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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활력을, 국민에게편의를

지식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등의급격한환경변화속에서글로벌시장에
서 초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생산적이고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법규·제도·관행등을혁신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에따라정부는1998년규제개혁위원회설립이후불필요한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05년은 선진국가 진입 준비를 위해 경제활성화 및 사회시스템
개혁을 위해 전 국가적 노력을 경주한 시기였습니다.  그간의 규제개혁이
양적으로는 큰 성과를 이루었으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여전히미흡하다는지적에따라수요자참여, 규제의품질개선에
중점을두고규제개혁을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민·관합동의『규제개혁기획단』을중심으로수요자의직접참여하에
기업환경개선효과가크고다수부처가관련된핵심덩어리규제를중심으로
규제에따른시간과비용감축을통한규제의품질개선을강도높게추진해
왔습니다.

이와같은규제개혁추진노력에대해’05.11월한국갤럽이경제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 총 327명을 대상으로「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의규제개혁의지및노력에대해서는대부분이공감하고있으며,
규제개혁성과에대해서도어느정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정부는강력한의지를가지고폭넓은여론수렴등을통해민간
부문과 함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경제계와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여러분과 특히 기업인
여러분께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충고를아끼지말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발 간 사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장



규제개혁백서발간에부쳐

작년의 규제개혁의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향후 규제
개혁의 이정표로 삼기 위해 이번에 2005년도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백서를통하여다시한번규제개혁에대해반성할것은반성하고, 성과에
대해서는더욱더발전시켜나갈수있는계기로삼았으면하는바램입니다.

지난한해동안정부는수요자가필요로하는규제개혁과제를수요자와
공동으로개선하는참여형규제개혁추진시스템구축을통해현장의수요에
부응하는규제개선방안을마련해왔고, 단순한규제완화가아닌질 위주의
규제개혁전략을적용함으로써국민이체감할수있는규제개혁이이루어질
수있도록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가2005년도백서에잘소개되어있습니다. 
2005년규제개혁추진방향, 덩어리규제및각종건의과제처리등기존규제
정비, 신설·강화규제심사에대한법령별·규제사항별심사내용, 행정규제
기본법개정및행정조사기본법제정, 외부전문가들에의한규제개혁추진에
대한평가등을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에서는 규제개혁관련 법령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및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추진성과및계획을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백서가공무원들에게는규제개혁업무지침서로서, 국민여러분
에게는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규제개혁 작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이 분야에 관심을
관심과애정을갖고지켜봐주신국민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발 간 사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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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의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형의 경제성장 전략을 선택하여 주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시장은 경쟁의 원리조차 습득하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를 띠었으므로,
단기간에많은경제주체들에게경제적만족을주기위해서는정부주도의성장전략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간의 성장잠재력이 커감에 따라 민간의 정부에 대한 각종
개혁요구가시작되었다. 그중정부의합법적권한인각종법령등에의한권한의재검토
요구, 즉규제개혁이중요한화두로등장했다.

규제개혁은정부의추가적인재정을필요로하지않고도민간의창의성과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경제주체들의 경쟁을
통하여현실적으로최선의자원배분이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규제개혁은시장경제
주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제시하고 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시장경제주체들로하여금선의의경쟁을하도록하고정부에의한부정부패의소지를
최소화시킬수있다.

우리나라의규제개혁작업으로는 1993년‘행정쇄신위원회’를중심으로약 6,000여
건의규제를개선하고 1997년에설치된‘규제개혁추진회의’를통해서도약 10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를선정·추진한바있다. 그러나당시의규제개혁작업은구비서류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존규제의심사, 신설·강화되는규제의사전심사등을지금까지추진하고있다. 

제1절 규제개혁의목표와추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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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정부규제의특징및문제점

우리나라행정규제는다른국가에비해다음과같은특징또는문제가있다고할수
있다.

(1) 규제의 양보다 질이 문제

현재 등록되어 있는 8,000여 건의 규제는 수가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는규제가많으며규제의내용이서로얽혀있고집행이경직적으로이루어지는등
기업과국민들이불편을느끼게하는규제의질이더큰문제이다. 

(2) 규제가 모호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며 비리발생 소지가 큼

우리나라의규제들은그기준과절차가모호하고불확실하며담당공무원에게과도한
재량을주고있어예측이불가능하다. 즉되는것도없고안되는것도없어안되는것을
되게 하려고 부패와 비리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분명하고 모호한 규제를 선진국처럼
투명화, 구체화함으로써되는것은확실히되게하고안되는것은확실히안되게하는
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3) 비현실적인 규제로 규제의 집행률과 준수율이 낮음

현규제가당위론과명분론에치우친나머지현실과동떨어진이른바‘법따로현실
따로’인 규제가 문제다. 즉 현실이 그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보다
국민정서나정치논리, 이상론에의해규제가양산되어준수율이낮다. 이러한지켜지지
않는규제들은없는것보다오히려나쁘다. 왜냐하면비리를불러일으킬뿐만아니라
선량하고정직한사람이오히려손해를보게만들어사회정의에어긋나기때문이다.

(4) 사전규제로 인한 비용 발생

우리나라 규제들은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사전규제방식(Positive Regulation)이 많다. 이렇게 소수의 문제자들을
막기위해 선의의 양심적인 다수 사람들에게 큰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
제도들이큰문제이다.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5) 중복규제가 많음

동일한하나의사업을추진함에있어여러기관이복합적으로얽혀있는중복규제가
많고또한이들중복규제의집행이분산된각행정기관의주관적판단과기준에의해
이루어짐으로써과잉집행되거나범정부적인일관성결여를초래하여문제가되고있다.

3. 규제개혁의필요성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을높여나가기위해서불필요한행정규제들의과감한개혁은필수이다.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필요하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불합리한국민불편을초래하는규제들을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강화하는
규제개혁이필요하다.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규제, 과다한재량을인정해주는불확실한규제들을개선함으로써각종부정
부패와비리의발생을원천적으로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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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들의 새로운 규제기법들과 규제개혁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선진국진입을위한초석을마련하여야한다.

4. 규제개혁목표및추진원칙

(1) 규제개혁의 목표

정부의 규제개혁은 우선 현존하는 기존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반드시경쟁을제한하거나과도한부담을기업이나국민에게주는규제를철폐하는데
초점이맞추어져있다. 
다만 보건, 환경, 안전 등 국민 전체의 공익 실현을 위해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는규제의수단과기준을합리화하여규제의질을대폭향상하려고하고있다.
또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결국‘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국민의 삶의
질’을향상시키는것이규제개혁의궁극적목표라고할수있다.

(2) 규제개혁의 추진원칙

1) 사전적규제는기준을설정한후사후적규제로전환

사전적이고 원칙적 규제방식(Positive System)에서 사후적이고 예외적 규제방식
(Negative System)으로전환한다. 즉사전적규제는원칙적으로폐지하되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위반자에대한적발, 처벌등을강화한다.

2) 주관적·추상적표현을배제하고, 객관적·구체적으로규정

상위법령의 위임을 일탈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재량권을부여하는규정은객관적·구체적으로규정한다.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3) 준수율이낮거나규제효과에비해비용이더큰규제는폐지또는개선

준수율이낮은비현실적인규제는기준을현실화하거나다른정책수단으로대체하고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여 주어진 규제목표에 대해 최선의 규제수단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정비한다. 또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위해규제일몰제를적용한다.

4) 다수의기관에중복 제출토록하는규제는주된규제로통합·정비

중복규제에 대한 심사시 관계부처의 소관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하고
One-Stop-Service가가능하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

5) 선진국보다과도한규제는우선적으로폐지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해당 부처가 외국에서도 동일(유사)한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경쟁국에비해과다하거나불합리하다는것을객관적으로입증할경우경쟁국수준으로
규제를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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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기구 구축

1998년 규제개혁 추진체계를‘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
기관별로 자체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범정부적인규제개혁을일관성있게추진하고있다.

(2) 추진기구

1)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2) 중앙행정기관별규제개혁추진단

정책홍보관리실장, 실·국장, 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부처별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의 신설·강화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집행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다.

3)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규제개혁추진체계에맞추어지역실정에맞는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조례, 규칙에근거한규제의정비및조례, 규칙제·개정시사전심사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제2절 규제개혁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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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체계도

2. 규제개혁위원회의구성및기능

(1) 구성 및 기능

1) 위원회설치근거및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활동하고있다.

2) 기능

䤎규제정책의기본방향과규제제도의연구및발전
䤎규제의신설·강화등에대한심사
䤎기존규제의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시행
䤎규제의등록·공표
䤎규제개선에관한의견수렴및처리
䤎각급행정기관의규제개선실태에대한점검·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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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중앙부처 규제개혁추진단 행정자치부

전
문
위
원
·
조
사
요
원

전
문
연
구
기
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심사기구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민간위원장)



3) 구성

국무총리(당연직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12인, 정부위원6인등총20인으로
구성되어있다.

(2) 회의 운영

1) 소집

위원장은회의일시·장소및부의사항을정하여회의개최일7일전까지각위원회에게
서면으로통지하며, 회의는격주개최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매주개최한다.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규제개혁위원회의구성과위원명단

한 덕 수

이 용 섭

정 세 균

김 영 주

권 오 승

김 선 욱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김 상 훈

정 진 승

오 연 천

이 영 남

강 응 선

최 성 래

박 재 묵

박 주 현

김 병 호

송 보 경

김 유 환

남 영 숙

한국 CFO협회 회장

KDI 국제정책 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지디지털(주) 대표이사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과)

동부한농화학(주) 사장

충남대학교 교수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자치 정보화 조합 이사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이화여대 교수

한국교원대 교수(환경교육과)

한 명 숙

정 해 주

국무총리

(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위 원 장

정부위원

(6)  

민간위원

(12)  

구 분 성 명 현 직



2) 의결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써공개하지않을수있다.

4) 회의출석

위원회의심의안건과관련이있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의심사등과관련하여소속공무원또는관계
전문가로하여금위원회에출석하여그의견을진술하게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할
수있다. 또한규제개혁위원회전문위원및조사요원도필요한경우위원회에출석하여
발언할수있다.

5) 조정및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설명또는자료·서류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또는관계
공무원의출석및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에대한실지조사
등의조치를할수있다.

(3) 심사절차

1) 부처별규제정비계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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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제출

각종 관련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의결䭘 䭘 䭘



2) 신설·강화규제심사

(가)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신설또는강화하고자하는경우에는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운영하여야하며, 해당분과위원회는심사요청일로부터10일이내에당해규제가
국민의일상생활및사회·경제활동에미치는파급효과를고려하여고려할때위원회의
규제심사를받아야할규제(중요규제)인지여부를결정한다. 

중요규제가아닌사항에대해서는분과위원회의의결로써심사절차를종결한다.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연장이불가피한경우위원회의결정으로 1차에한하여 15일의범위내에서
연장이가능하다.

(나)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이에대한사유를명시하여규제개혁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
부터20일이내에심사를완료하고그결과를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심사절차를거치도록요구할수있다.

䭖 䭖 䭖 䭖

䭖

의견수렴 부처 규제영향분석 부처 자체심사 심사청구

䭖

䭖

비중요규제 부처자체심사대로 시행통보

䭖
예비심사

중요규제 규개위심사·의결 결과통보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3. 분과위원회의구성및운영

(1) 구성 및 기능

1) 분과위원회설치근거및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행정규제기본법제28조)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조사·연구및기타위원회가위임한사항을처리한다.

3) 분과위원회의구성

경제1분과, 경제2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4인, 정부위원 3~4인 등 7~8인으로
구성되어있다.

(2) 회의 운영

1) 회의소집

위원장의소집요구가있는때, 또는분과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
당해분과위원장이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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䭖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

䭖 긴급성
판단

심사
청구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통보

사후 규제
영향분석서

제출

일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청구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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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

분과위원회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회의는공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당해분과위원회위원장이공익보호
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분과위원회의의결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분과위원회구성표

민간위원

정부위원

민간위원

정부위원

민간위원

정부위원

김 상 훈(위원장)

정 진 승

오 연 천

이 영 남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강 응 선(위원장)

최 성 래

박 재 묵

박 주 현

산업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김 병 호(위원장)

송 보 경

김 유 환

남 영 숙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12개기관)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9개기관)

국가청렴위원회, 방송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법제처, 병무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20개기관)

경제1

경제2

행정사회

구 분 분 과 위 원 소 관 부 처

2004년 4월 현재



4) 회의출석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의심사등과관련하여소속공무원또는관계
전문가로하여금위원회에출석하여그의견을진술하게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할
수있다. 전문위원및조사요원도필요한경우분과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발언할수
있다.

5) 위원회의결로의제되는분과위원회의결사항

중요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위임한사항에대해서는분과위원회의의결로써위원회가의결한것으로본다.

4.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규제개혁추진기구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추진기구

1) 규제심사위원회

(가)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 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사항,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등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추진상황점검및평가에관한
사항을심의한다.

(나)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민간인, 전문가및공무원
등 10인~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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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규제개혁추진기구도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 정책홍보관리실장

분야별 분과위원회

규제개혁 총괄부서

장관



2) 규제개혁총괄부서

(가) 기능

규제개혁총괄부서에서는규제개혁업무총괄조정, 각분과작업반에대한지도·조정,
규제개혁추진상황점검·평가, 정부내규제개혁관련부처간협조업무를담당하고있다.

(나) 구성

정책홍보관리실장을중심으로혁신(법무) 담당관, 정책평가담당관등이담당하고있다.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행정부시장·부지사

규제개혁업무총괄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시·군 규제개혁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실무총괄

실·국장

실·국 규제업무총괄

시·군

총괄 : 부시장·부군수

반장 : 기획실장

기획관

규제개혁실무추진팀

지방자치단체의규제개혁추진체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기구

1) 기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기존규제에대한정비계획를수립·시행하고, 새롭게도입되는규제또는기존에
존재하는규제를강화하는경우규제영향분석에기초하여타당성을심사하고있다.

2) 구성

시·도, 시·군·구별로설치되어있는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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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추진환경

2005년은 선진국가 진입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경제활성화 및 사회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도 경제운용 목표인 5% 성장,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비생산적이고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법규·제도·관행등을혁신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2. 2005년도규제개혁중점추진방향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아,
지난해규제개혁장관회의·규제개혁기획단설치등규제개혁시스템을보강하여창업
및공장설립, 물류·유통시설관련규제등8개의전략과제에대해종합적인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2005년도에는보다강화된규제개혁추진시스템하에서다음과같은방향으로
규제개혁을추진하고자한다. 「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에최우선을두고, 기업·
국민등수요자요구에부응하는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한다. 기업의투자환경개선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기획단, 각 부처, 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
일선규제등을입체적으로정비할예정이다.

둘째경제단체와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지방순회규제개혁간담회등을통해
기업활동및일선현장관련규제개혁을지원하고자한다. 이와함께기업애로해소센터
등각부처에설치된규제관련기업불편사항처리기구의운영도활성화계획이다.

제3절 2005년규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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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확정된 규제 정비방안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신속하고철저하게이행할계획이다.

3. 2005년도규제개혁추진계획

(1) 기존규제의 전면 정비

1) 덩어리규제의정비

다수부처가관련되고규제개혁파급효과가큰덩어리규제를분기별로8~10개선정,
매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마련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수요자 시각에서 BPR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통과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고 비규제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 각 분기별 규제개혁 주요 전략과제(안) >

·1/4분기: 주택·건축규제, 건설산업 규제, 육상·해상·항공 운송규제, 직업훈련
제도개선, 문화예술규제

·2/4분기: 전자상거래규제, 신제품·신기술 개발규제, 의료서비스 규제, 금융정보
이용규제

·3/4분기: 관광·레져산업 활성화, 실버산업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규제, 각종
표시·광고규제

·4/4분기: 금융산업 진입·영업규제, 통신산업 영업규제, 전자정부 활성화,
의무고용제도개선, 각종부담금제도

2) 부처개별규제정비

현재 등록된 7,900건의 규제중 1,000여건을 정비하되, 하반기에 규제개혁 효과가
가시화될수있도록상반기에집중정비할계획이다. 이와함께각부처는업계·국민
등의 의견수렴(국민제안 공모)을 통해 정비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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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

자치단체는2004년말에마련된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모델에따라규제정비계획을
상반기에수립하고하반기에조례·규칙을일제정비할계획이다. 주요정비대상규제는
상위법령위반및위임일탈규제, 법령미근거규제, 복잡한인허가절차규제및규제
내용이포괄적인규제, 행정기관자체확인가능한서류제출규제등이다.

이와함께지자체의빈번한유권해석의뢰및부처의불명확한해석등질의회신문제,
민원접수 거부·지연처리 등 자치단체의 부작위 행태 등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불합리한관행및행태개선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에 의견을 구하는「사전의견
청구제」를도입하고불분명한규정에대한최종적인유권해석을위해법제처에「법령
해석심의위원회」를설치할계획이다.

4) 유사행정규제정비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공공기관 등이 정관·내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준공공기관은특별법에의해설립된기관, 행정기관의권한을위탁받아집행하는산하
단체, 협회, 법인등규제와관련성높은기관을말한다.

(2)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

개선하기로 확정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확실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가능한
후속조치를6개월이내로완료하여국민이피부로느끼는규제개혁체감도를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규제개혁전략과제의후속조치추진상황을코드화하여관리하고,
기업, 경제단체등과합동으로규제개혁후속조치추진상황을점검해나갈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민원처리 지연, 소극적인 법규 해석 등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하여 일선기관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말에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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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그동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을 부처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중심으로운영토록하여부처의규제심사권한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또한 규제의 신설·강화시 유사한 기존규제의 폐지·완화를 검토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총량제를 실시하여 신설규제의 증가를 최소화해 나가고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판단기준인규제영향분석의내실화를통해규제의품질을개선해나갈계획이다.

우선규제영향분석전문가양성을위해미국환경청등에전문가를파견하여훈련을
시키고, 환경부등주요부처의규제영향분석매뉴얼작성을지원할예정이다. 각부처도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토록 하여
규제영향분석책임성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이와함께지금까지규제개혁추진상나타난제도상의문제점개선을위해상반기중
「행정규제기본법(97년제정)」개정안을마련하여9월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완료(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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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공표토록의무화하고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사무의등록·공표에더하여
등록되는 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자료를인터넷을통해국민에게상시공개하는것을내용으로
하는‘규제등록및전산화계획’을수립( ’98.3.23)하고, 전산시스템개발을거쳐’99.2.22
이후인터넷(http://www.rrc.go.kr)에규제등록사무를외부에공개하고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규제등록 웹서비스는 정부의 규제사무를 부처별·유형별·법령
별로분류된통계와함께규제사무명·내용에대한용어검색을통해관련규제목록과
내용을실시간으로검색할수있도록하는등의기능을제공하고있다. 또한인터넷규제
신고센터와연결되어있어검색후즉시규제신고가가능하도록하였다. 국무조정실홈
페이지(http://www.opc.go.kr)에서도동일한내용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사용자의
편의성을제고하였다.

제4절 우리나라행정규제의현황

집필자: 양찬희사무관(T. 2100-2423, ych2002@opc.go.kr)



2. 등록대상규제사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동법령에근거하는고시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규정한경우에는하위법령이나규정상의규제사무를기준으로하도록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상위법령상의규제사무를기준으로등록하도록하였다.

또한, 규제의근거규정이다른경우는유사·동일규제라도별개의등록단위로하고,
동일법령상의규제조항을복수의부처에서각각처리하면서(1개기관허가, 1개기관협의
등) 국민에게별도의신청등을요하는경우에는각각의규제로등록토록하였다.

3. 규제사무의등록현황

이와 같은 규제사무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바, 등록된 규제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98.8월 기준으로 총
10,717건이었다. 이후기존규제사무의폐지와새로운규제사무의신설등증감변화를
거쳐 2005.12 현재최초등록대비 2,700건이감소한 8,017건의규제사무가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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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0건 12건 1건 48건 12건 0건 49건 49건

국무조정실 0건 6건 0건 7건 0건 0건 13건 13건

공정거래위원회 75건 100건 3건 9건 20건 1건 91건 166건

국가청소년위원회 23건 4건 0건 15건 1건 0건 18건 41건

금융감독위원회 548건 202건 128건 82건 303건 107건 2건 550건

국가보훈처 85건 18건 3건 4건 45건 9건 -29건 56건

재정경제부 500건 183건 66건 117건 255건 188건 -77건 423건

국세청 27건 0건 0건 0건 10건 0건 -10건 17건

관세청 220건 2건 28건 0건 132건 30건 -132건 88건

조달청 27건 4건 2건 0건 22건 2건 -18건 9건

통계청 10건 0건 1건 0건 7건 0건 -6건 4건

통일부 57건 5건 0건 0건 18건 23건 -36건 21건

외교통상부 40건 8건 0건 0건 7건 6건 -5건 35건

법무부 88건 48건 0건 0건 6건 1건 41건 129건

국방부 37건 1건 1건 0건 16건 9건 -23건 14건

병무청 29건 3건 3건 0건 3건 20건 -17건 12건

행정자치부 484건 47건 8건 9건 183건 198건 -317건 167건

경찰청 382건 14건 2건 30건 141건 51건 -146건 236건

교육인적자원부 269건 71건 79건 0건 133건 73건 -56건 213건

과학기술부 426건 49건 19건 8건 225건 62건 -211건 215건

기상청 28건 1건 0건 0건 14건 1건 -14건 14건

<표1> 중앙행정기관별규제수변동내역
(단위 : 건, 2005.12.31 기준)

최 초 규제수 변경 현 재

소관부처 (98/08/31) 증 가 감 소 증감소계 등록규제수

등록규제수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05/12/31)

총 계 10717건 2322건 887건 1116건 5097건 1928건 -2700건 80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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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401건 94건 55건 22건 161건 136건 -126건 275건

농림부 682건 142건 31건 46건 330건 56건 -167건 515건

농촌진흥청 14건 1건 0건 1건 9건 0건 -7건 7건

산림청 254건 24건 10건 58건 118건 85건 -111건 143건

산업자원부 667건 115건 37건 66건 375건 68건 -225건 442건

중소기업청 84건 18건 16건 0건 51건 2건 -19건 65건

특허청 60건 2건 7건 0건 27건 2건 -20건 40건

정보통신부 370건 90건 16건 51건 194건 63건 -100건 270건

보건복지부 1625건 166건 19건 180건 771건 409건 -815건 810건

식품의약품안전청 256건 22건 0건 2건 160건 6건 -142건 114건

환경부 643건 206건 37건 62건 208건 110건 -13건 630건

노동부 335건 146건 95건 18건 185건 51건 23건 358건

건설교통부 900건 243건 156건 26건 415건 54건 -44건 856건

철도청 53건 0건 2건 0건 26건 1건 -25건 28건

해양수산부 763건 210건 55건 48건 387건 72건 -146건 617건

해양경찰청 122건 22건 1건 0건 57건 13건 -47건 75건

중앙인사위원회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문화재청 133건 8건 5건 0건 65건 2건 -54건 79건

방송위원회 0건 32건 1건 0건 0건 0건 33건 33건

국가청렴위원회 0건 3건 0건 0건 0건 0건 3건 3건

소방방재청 0건 0건 0건 207건 5건 17건 185건 185건

최 초 규제수 변경 현 재

소관부처 (98/08/31) 증 가 감 소 증감소계 등록규제수

등록규제수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05/12/31)

총 계 10717건 2322건 887건 1116건 5097건 1928건 -2700건 8017건

제4절 우리나라 행정 규제의 현황





제2장 규제개혁전략과제추진개요

규제개혁전략과제추진개요

부처개별규제정비

유사행정규제정비

규제개혁건의과제수렴·개선

제 1절

제2절

제3절

제4절





1. 추진배경

국민의 정부 등 참여정부 이전에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경제·사회여건의변화에따라새로운규제정책이필요하게되었다. 과거
정부에서 각 부처 공무원 중심으로 법령 상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개별 규제별로
검토하여규제를개선하였으나참여정부에서는한걸음더나아가경제계, 이해관계자의
충분한의견수렴및현지실태조사등을통한현실성있는규제대안을마련하는수요자
중심개혁, 개별규제 보다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 기업·연구원 등
민간이 개선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개혁, 규제 준수 비용과 시간을
감축하는대안을마련하는등규제의질을제고하는개혁을추진할것이요구되었다.

이를위하여정부는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중점을두고기업활동을제약하는
덩어리 규제들을 수요자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규제개혁
기획단」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04. 8. 27)

규제개혁기획단은 공무원과 기업 등 민간직원의 비율을 절반씩 되도록 구성하여
민간의관점에서요구가직접반영될수있도록하였고, 추진방식도현장에서일선기업,
집행담당공무원, 이해관계자등과면담등을통해자료를수집하고문제를발굴하는등
현장중심으로추진하고있으며마련된개선방안에대해서도전문가,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수렴을거쳐현실성있는방안을마련키위해노력하고있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규제개혁국민제안공모, 경제단체,
개별기업, 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통로를통해건의사항을수렴하여이중여러부처에
관련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른바 핵심 덩어리 규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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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손진욱사무관(2100-8754, peda21@opc.go.kr)



2. 전략과제추진절차및방법

규제개혁기획단은분야별로3개팀(팀장 : 국장급공무원)을두고있고, 프로젝트팀제
방식으로운영하는데과제별로5~7명규모의T/F를구성하되기업파견직원은현장의
경험, 피규제자와의의사소통의원활함등을활용할수있도록기업으로부터의견수렴,
현장조사등을담당하고, 연구원은전문가입장에서대안마련, 관련전문연구검토를,
공무원은과제추진기획, 관계법령검토, 관계부처협의, 공익적입장에서의의견조정
등직원별특성에따른역할분담을통해효율적으로추진하고, 과제완료후에는T/F를
재구성하여다음과제를추진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전략과제의추진은해당과제에대한개선방안마련, 확정, 후속조치관리등의단계를
거치게된다.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 자치단체 등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 운영실태,
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대상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규제와 관련된 규제 적용 사례, 불합리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 해당
규제의근거법령및관계법령의취지, 내용, 이력등에대한검토, 관련규제를둘러싼
시장상황, 사회적·경제적환경등정책환경에대한검토를거쳐개선대안을마련한다.
마련된 대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적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최적
대안을가지고간담회, 공청회등을통해관련사업자, 시민단체등의의견수렴을하여
이를개선안에반영한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개선방안 확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관계
부처 협의는 개선방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등실무급협의부터시작해서과장급, 국장급, 1급 등단계적으로쟁점에대한
협의를실시하고그결과를관계차관회의를통해최종조정하여국무총리가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확정하게된다.

확정된 개선방안이 부처에 통보된 후 부처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하는데 시행령 이하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개선
완료, 법률은 3개월 내에 국무회의 상정 완료할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이행점검 전담반을 통해 그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며 규제개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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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실시간확인할수있고그상황은국민에게도동시에공개된다. 한편으로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련 규제의 수요자 집단인 관련 협회, 관련 전문가 집단 등에도
보내지고, 규제개혁기획단홈페이지를통해일반국민에게도공개된다. 

3. 전략과제추진결과

규제개혁기획단은 2년간(’04.9~’06.8) 52개 전략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04년에
공장설립개선방안등8개전략과제, 05년에25개전략과제를추진하였다. 이하에서는
05년도추진과제중05년도2/4분기이후추진한과제중15개전략과제의주요내용을
소개한다.(2005년도1/4분기추진한8개과제는2005년규제개혁백서에기록)

(1) 교통관련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이광열사무관(Tel. 2100-8757, L8535@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자동차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2005년도에는1,500만대를넘어섰지만도로확충
및교통안전시설강화등으로교통사고발생건수는오히려감소하고있는추세

○자동차수의급속한증가와함께운전면허소지자도크게증가하고있지만, 자동차
등록관리, 정비, 운전면허등의관리시스템은크게변하지않고과거체제를유지

○교통관련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교통법규 준수율, 교통사고
사망자등질적인면에있어서는다른OECD국가와비교하여아직도낙후

2) 규제실태및문제점

○자동차, 교통관련법률로는건설교통부, 환경부, 경찰청등이관장하는21개법률이
있으며, 관련규제는총263건임.
- 주요규제항목은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에규정하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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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이자동차안전과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강제이행규제가대부분
- 과태료부과·징수및위반자에대한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은규제, 환경·
기술변화로사문화된규제등이존치

○불합리한자동차등록제도및검사제도의중복운영, 법규위반자에대한비효율적인
관리, 비현실적인운전면허제도등문제점발생
- 자동차의 등록 및 강제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에게부당한피해발생

- 자동차 검사업무 관장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자동차운행자에게 중복 검사 및
사업자에게는중복규제등으로불편초래

-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통관련
전산정보망의기관별운영으로정보공유가미흡함에따라과태료징수, 강제처리
등중복위반자에대한효율적인관리가어려움

-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자동차구조 및 법령상의 단순암기사항 등 실제 운전에
도움이되지않는내용이다수편성·운영

3) 개선방안

○자동차등록절차의현실화
- 자동차 이전등록은 15일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미신고시 행정
관청은매매사실을인지하기가어려워과태료처분이곤란하므로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전산망을 정비, 양도인이 매매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관청이
매매사실을인지할수있도록제도도입

- 자동차소유자만이차량등록증을제출하고자진말소또는폐차를할수있도록
되어있어소유자가행방불명, 잠적시에말소·폐차등이곤란하므로가족또는
이해관계자가차량소유자의말소불가사실을입증하여처리할수있도록허용

- 자동차전산망에저당권자의주민등록번호가입력되어있지않아채무를상환하고
저당 해제시 저당권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자동차전산망에
저당권자의주민번호또는사업자번호등입력

○방치차량에대한신속한처리
- 방치차량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강제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점유자 또는
행정관청에서강제처리가곤란, 방치차량이증가하고있으므로폐차장, 정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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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차량도방치차량의범주에포함하여강제처리가가능하도록조치

○자동차관련조세제도정비
- 자동차가생활필수품화가되었는데도불구하고세액이과도하며, 배기량에따른
자동차세 부과에 따라 중고차와 신차간의 조세형평에도 저해가 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관련세액을낮추는종합정비방안마련

○자동차검사제도의합리적개선
- 자동차의정기검사제도와정밀검사제도의수검항목과기준이유사함에도자동차
관리법(건설교통부)과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에서 이를 이원적으로 운영,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현행 정기검사와 통합된
종합검사제도로시행하고정밀검사시행지역이아닌경우현행정기검사제도를
유지하며, 종합검사관련 지정사업자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해서는 건설
교통부와환경부가공동부령을마련통합시행

- 2001년부터 승합차 구분기준이 7인승이상에서 11인승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등록된 7~10인승 자동차중 일부가 승합차로 존치되어 승합차
기준으로정기검사를받고있으므로이를승용차기준으로조정하여적용토록개선

○자동차정비사업관리의효율화
-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정밀검사관련 모든 정보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정비
업계가정보이용시전산사용료를높게(건당1,100원) 받고있으므로이를인하하고,
교통관리공단에대한조직과기능을종합적으로재검토실시

- 자동차검사는일정한인력, 시설, 장비를갖춘경우에만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은기본적인요건을갖추지않은채민간의지정정비업소를지정하여
출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에 있어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공단의출장소를섬지역등에서만예외적으로유지하고단계적으로폐지

○중고차매매과정의불합리한규제개선
- 중고차량 매매시 매매시점과 이전등록시점간의 기간차이로 인하여 책임보험
공백기간이 발생, 비고의적인 책임보험 미가입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전등록기간(15일)만큼보험유예기간을명확히규정하여공백기간발생에따른
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

- 중고자동차의성능·상태점검을교통안전공단, 진단보증협회, 자동차종합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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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업자 및 단체
등에도중장기적으로성능·상태점검자의자격기준및시설·장비기준을충족한
경우허용할수있도록기준마련

- 성능점검기록부상 항목별 기재사항이 양호, 수리필요 등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등성능점검이형식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이를구체적인수치로
기록될수있도록개정

○폐차절차의합리적개선
-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말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중에
압류등록이설정되어있을경우폐차대상차량은압류의실익이없으므로공공
기관이압류한경우에는말소등록이가능하도록개선

- 폐차요청시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경우는 자동차종합정보망을
통하여행정기관내부적으로확인이가능하므로구비서류에서제외

○상습법규위반자동차에대한번호판영치제도입
- 법규위반차량에대한강제처리를위하여정기검사미검사차량, 책임보험미가입
차량 및 속도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등 차동차관련 다른 과태료가
일정금액(100만원) 이상인차량에대해서는번호판영치제도도입

○자동차관련각종범칙금, 법규위반사항관련정보통합
- 교통관련 전산정보시스템이 건설교통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기관별로 분산
설치·관리되고있어중복위반자에대한관리가곤란하므로단기적으로는지방세
이외의 과태료 등에 대한 세외수입전산망을 정비하여 중복위반자 관리를
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전체자동차관련전산망연계운영

○상습법규위반자, 고액체납자에대한관리·처벌강화
- 기초자치단체별 세외수입전산망을 통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1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주의 실태 파악후 정기검사 미실시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번호판을영치하고운행사실이확인되면형사고발등처벌을강화하며
번호판미영치차량에대해서는경찰전산망에등록한후지속적인적발강화

○운전면허연령기준완화및종별구분개편검토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제2종 18세, 제1종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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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2종은 17세 이상, 제1종은 19세
이상으로완화

-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경우 적성기준의 시력과 학과시험 학격점수이외에는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 1종과 2종의 구분을 폐지하고, 면허의
종류도대형, 중형, 소형, 이륜및특수등5종류로통합·조정하는방안검토

○운전면허시험제도개선
- 학과시험이실제운전에필요한항목보다는자동차관련법령을중심으로출제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자동차 구조부분 등은 시험항목에서 제외하고
신호관련 규정 등 안전운전에 밀접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500개 정도의
문제은행을구성·공개하며합격선은상향조정하는방안검토

- 연습면허보유자, 신규취득자에대한교육시교육생1인당교육시간을1일3시간으로
한정하고있음에따라이미운전면허증을소지한사람도도로주행연습을받고자할
때 1일 3시간의제한을받고있으므로운전면허증소지자에대해서는시간제한을
받지않고도로주행연습을할수있도록개선

- 장내기능시험은 요령만 터득하면 통과할 수 있어 실제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하거나 기능시험을
폐지하고도로주행시험을강화하는방향으로조정

- 교통전문학원에 대한 합격률, 학사관리, 교통사고율 등 전문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요자들의 학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찰청
홈페이지에교통전문학원의교육성과등공개

○적성검사, 갱신등운전면허관리개선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65세이상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있으나
적성검사가형식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국민불편을야기하고있으므로건강보험
건강검진등정기적으로받고있는신체검사결과로이를대체하고적성검사신청
또는갱신면허수령시사지운동(삼색식별, 시야검사는제외) 확인으로갈음

- 도로교통안전공단에 특혜를 주고 있는 교통안전교재 제작 및 교통 법규위반자
교통안전교육에대하여전문성이있는교통관련기관에도제작할수있도록하고
교육에대해서는중장기적으로인터넷을통한사이버교육제도도입

○자동차의속도제한조정
- 도로의 종류에 따라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최고속도제한이 원활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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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저해하거나법규위반자를양산할우려가있으므로도로굴곡·노면, 사고
실태 등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최고속도를 탄력적으로
상향하는방안검토. 단, 공동주택지역및학교주변은속도제한엄격운영

○주정차위반개선
- 구도시또는오래된공동주택주변은주차시설이충분치않아불편이많으므로
지역주민보유 비업무용 차량에 한하여 편도 2차로이하의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지역별교통상황등을고려하여야간주차를인정하는제도활성화

○도로점용허가절차간소화
- 각종건축허가등과관련하여도로점용허가시경찰서장과협의절차로민원처리가
지연되고있음에따라자치단체는점용허가사실만을경찰청에통보하고, 경찰은
통행이나교통사고를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에만개선요청

○과태료및범칙금인터넷또는신용카드납부
- 서울시의경우인터넷또는신용카드를통하여주정차과태료등을납부할수있도록
하고있으므로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다른자치단체로확산및조기도입실시

- 도로교통법위반범칙금등은지로인터넷납부가가능함에도이용률이저조함에
따라홍보를강화하고경찰청은카드사업자와협의하여카드사용도입검토

○범칙금납부방법개선
- 무인단속카메라에속도위반으로적발될경우경찰서를방문하여범칙금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되어 처벌이 오히려 미흡해지는 등
불합리한점이있음에따라범칙금의과태료전환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위반자는
경찰서방문요구없이금융기관등을통하여범칙금을납부하거나이의신청이있는
경우에만경찰서를방문토록개선

4) 추진일정

○교통관련규제개선대상부처별세부추진계획수립(’05. 6월)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찰청등

○관련법령정비등후속조치(’05. 12. 31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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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처간법령조정및법령전면개정등이필요한과제또는중장기로선정된
과제등은개별과제에따라추진일정이다소변경될수있음.

(2)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집필자: 류한영사무관(Tel. 2100-8795, chuntong@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창업용이도(145개국) 비교·분석 보고서「Doing
Business in 2005」에따르면우리나라는창업용이도가매우낮은것으로평가됨. 

○세계은행발표자료는절차별처리기한을단순합산한것으로실제소요기간과는큰
차이가있으나, 
- 이번기회에다른조사대상국가에비해부담이큰것으로드러난창업자본금등
일부사항은개선필요

○재정경제부가 대외경제위원회에‘제도와 관행의 국제표준화 방안’의 세부추진
과제로기업창업의원활화방안을국무조정실에서추진하는것으로보고(’05. 4. 6) 
- 기업창업의원활화방안은창업절차간소화, 창업비용및창업자본금수준인하,
업종별창업절차간소화로구성

2) 창업절차및비용의현황

(가)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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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보고서중우리나라창업용이도

구분 창업절차 창업기간 창업비용 창업자본금

절차 12단계 22일 $2,239 50백만원

순위 113위 28위 67위 126위

비고 - - 1인당 GNI의 18% 1인당 GNI의 332%



○조사한바에따르면, 실제주식회사설립및사업자등록절차는세계은행이발표한
창업절차와상당한차이가있음.
- 회사명의 중복확인, 회사직인 확정, 취업신고 등 창업절차가 아닌 부분을
포함하고있으며, 통합신고가가능한4대보험신고를각각의절차로산정

- 상법상 주식회사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발기설립이냐 모집설립이냐에
따라등기의사전절차에차이가있음.
䤃주식회사 설립의 대부분은 차지하는 발기설립은 9단계의 사전절차를 거치며,
소요기간은2~3일정도임.

䤃모집설립은 주주모집, 창립총회 등 4개의 사전절차가 추가되며, 설립중인
회사의상황에따라준비기간도추가됨.

䤃설립등기이후에는사업자등록, 4대보험신고의절차를거쳐야하고각각 10분
정도소요

(나) 창업비용

○법인설립등기를위해은행에최소한예치되어야하는금액인창업자본금은상법상
주식회사가5천만원(유한회사1천만원)이상이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벤처기업은2천만원이상이며, ‘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따라소기업(50인미만)은자본금 규정이
적용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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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절차

등

기

발기

설립

모집

설립

①발기인 구성 ②정관작성(공증)  

③주식발행사항 결정 ④발기인의 주식인수

⑤주금납입 ⑥임원선임 ⑦성립경과조사

⑧법인등록세 납부 ⑨설립등기

①발기인 구성 ②정관작성(공증)  

③주식발행사항 결정 ④발기인의 주식인수

⑤주주모집 ⑥모집주주 청약 ⑦발기인의 주식배정

⑧주금납입 ⑨창립총회 ⑩임원선임

⑪설립경과조사 ⑫법인등록세 납부 ⑬설립등기

등기소, 

공증사무소, 

은행, 구청등

2~3일

설립중인

회사에 따라

차이

절 차 세 부 절 차 처리기관 소요기간



- 미국, 영국등다수의국가들은법인설립을규제하는요건으로자본금납입여부를
규정하기보다는설립후회계감사시에자본금유무를확인하고있음.
䤃조사대상 145개국 중 107개국이 1인당 GNI의 100%이내이며, 창업자본금
요건이없는나라도47개국

○등기관련비용은공증비200천원, 주금납입수수료20천원, 등기수수료15천원으로
총소요비용은235천원임.
䤃서울에서 자본금 1억원 정도의 주식회사를 법무사에 맡겨 설립할 경우 실제
등기관련비용은750천원정도소요

○법인등록세는 자본총액의 0.4%(대도시의 경우 3배 중과)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하는중소기업은법인설립등기시등록세면제
- 세계은행자료는자본금1억원정도의주식회사를서울에설립할경우2,000불이
소요되는것으로산정했으나, 실제비용과는다소차이가있음.

䤃등록세(0.4%, 대도시3배중과)와교육세(등록세액의20%), 채권구입(자본금액의
0.1%), 인지세등을포함하여등록비용은1,600불정도임. 

- 소프트웨어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수도권에
한정되어부과되는것이므로검토대상에서제외

䤃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업종, 유통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창고업등은법인등록세
중과대상에서제외(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3) 개선방향

(가) 창업절차 개선

○법인설립등기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각각 신청하고 법인등록세도
본·지점지자체에각각납부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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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및4대보험신고절차

절 차 세 부 절 차 처리기관 소요기간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신고 세무서 10분

4대보험신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3개 기관중

10분
고용·산재보험신고 1곳



○본점및지점소재지등기소및시·군·구를각각방문해야하는불편초래
⇒①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지점 관련 등기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사법부)
②법인등록세와 같이 복잡한 계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방세는 고지서를

인터넷으로발급하고납부할수있도록하는등지방세납부제도개선추진
䤃등기의동시신청제도도입시기와연계하여개선추진
☞상업등기법제정, 지방세법및시행규칙개정필요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다수의서류를제출토록하고있으나,
- 모든서류를직접제출하도록하고있어방문에따른시간소요
- 더욱이등기시제출하는정관, 창립총회의사록등은별도의공증을받도록하고
있어부담가중

⇒금년 중 전자공증제도, 관련서류의 전자문서화 등을 포함한 온라인 등기제도
도입을검토(사법부)
☞상업등기법제정안에반영하여추진중

○4대보험신고는통합하여인터넷을통한신고가가능하도록운영하고있으나, 
- 사업자등록은관련첨부서류의인터넷을통한접수곤란등을이유로 방문접수를
하고있어민원인의방문에따른불편초래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의 첨부서류 간소화, 관련 전산망 설치, 온라인 접수·
처리방안의도입검토등개선방안마련
☞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필요

(나) 창업비용 경감

○법인설립시최저자본금규정은설립에따른비용부담외에는의미가없고, 소기업의
경우에는특별법*의규정에의하여사실상창업자본금규정을적용받지않음.
䤃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8조의2제1항
䤃최저자본금제도를최초로도입했던영국, 프랑스(’04)는관련규정폐지
⇒금년중 법무부가 최저 자본금의 축소 및 폐지를 포함한 상법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목표로작업추진
䤃법무부는상법중회사편개정을위해금년7월부터특별분과위원회를두어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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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제도 개선,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등 단기
과제에대한개선안을금년중마련할계획임.

☞상법제329조개정

4) 추진일정

○창업자본금제도개선등상법중회사편개정은법무부가’05. 12까지개선안마련
○설립등기제도관련개선은법무부가’06. 3월까지개선안마련
○지방세납부제도는행자부주관으로’07. 12월까지시스템구축완료하여추진

(3)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김금찬전문위원(Tel. 2100-8808, keumck@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정보통신기술이비약적으로발전됨에따라, 이를활용한인터넷쇼핑, 모바일금융
등비대면온라인전자상거래가급증
䤃온라인쇼핑업체는3,489개로전년대비3.6% 증가
䤃거래규모(B2C)는7조7,681억원으로전년대비10.1% 증가

○우리나라의경우정보통신인프라구축이잘되어있어전자상거래발전가능성이
매우큰편이나, e-비즈니스준비수준, 정보화지수등은인프라구축수준에미치지
못하는것으로평가
䤃초고속인터넷보급률25%로세계최고수준이나, e-비지니스준비수준은세계
14위, 정보사회화지수는세계8위임.

○규제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복규제를하는사례가있어온라인거래의특성에적합하며합리적인수준으로
규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2) 규제실태및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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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기본법으로는 전자거래기본법(산업자원부)이 있으며, 이 밖에
전자상거래를지원하거나규율하는분야별법령이있음.
- 소비자보호(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전자금융(재정경제부) : 전자금융거래법(입법추진중)
- 개인정보이용(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TV홈쇼핑, 광고(방송위원회) : 방송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전자상거래와관련하여종래규제를존치한채, 전자상거래관련규제가추가되어
중복규제문제가발생하거나온라인거래특성을감안하지않은관행적규제로인해
전자상거래활성화기반형성저해하는사례발생

○또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의 신설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고, 전자
상거래와관련된개인정보보호제도의합리성미흡한경우가많아개선필요

3) 개선방안

(가) 중복 및 오프라인 규제개선

○부가통신사업신고와통신판매업신고의일원화
- 전자상거래사업중부가통신사업신고대상을명확히규정하여신고대상을축소
-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통신판매업신고시시·군·구청에함께신고토록간소화
- 온라인으로통신판매업신고가가능하도록시스템구축

○방송상의표시광고에대한중복규제조정
- TV홈쇼핑사업에대한방송위원회의방송규제와표시광고법에의한공정거래위원회
규제및식품위생법등에의한식품의약품안전청규제간중복조사및제재가없도록함.

○중고자동차온라인판매제한완화
- 자동차매매업등록없이통신판매를단순알선에한하여제한적으로허용

○지정정보보호안전진단기관이용의무폐지
- 매출액 100억원이상이거나일일평균이용자가 100만명이상인전자상거래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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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안전진단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
하던것을자율적으로실시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그결과를제출하도록함.

○공산품안전인증검수의무완화
- 통신판매중개업자는판매업자에서제외하고, 통신판매업자가인증및품질기준에
위반됨을알고상품판매를중지한경우에는처벌을면제

(나) 온라인 거래기반 조성

○공인인증사업개방등공인인증제도경쟁기반조성
-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이 충족되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있는
사업자의진입을허용(필요시등록제도로전환)

- 공인인증업무준칙신고시요금은제외하도록하여경쟁제한성우려해소

○금융모바일IC칩발급절차개선
- 금융거래 실명이 확인된 고객이 은행계좌를 모바일 금융칩에 담고자 할 경우,
은행이체거래시보안수준의적용을전제로무선실명인증처리를허용

○모바일(휴대폰) 신용카드무선발급절차개선
- 신용카드 재발급시 무선으로 휴대폰 IC칩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도 고객을 대면하여 자필 서명에 의한 정보활용동의서를 받던 것을
무선상에서 개인비밀번호(PIN)를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ARS를 통한
비밀번호등록시확인할수있도록함.

(다) 소비자보호제도의합리화

○결제대금예치제도적용예외인정
-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적용을면제

○약식모바일계약서교부인정
- 계약자와소비자가다른경우소비자에게계약서를송부하고, 계약자에게휴대폰
단문메시지(SMS)를전송하였을경우계약자에게계약서를송부한것으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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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한사유명기방법구체화
- 청약철회가불가능한재화의경우, 철회가불가능하다는사실을재화포장기타
소비자가쉽게알수있게 명기하였는지여부를쉽게판단할수있도록기존의
유권해석사항과심결례를인터넷등을통해공개

(라) 업체수집 개인정보보호 규제개선

○합리적인개인정보보호준수의무부여
-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반면, 업종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내용을획일적으로규정하여의무이행이곤란하므로정보수집방법, 업종특성
및규모를고려한동의획득방법및개인정보관리책임자지정의무등차별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타인에게개인정보의수집·관리등을위탁하는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바, 위탁사실 고지대상을 합리화하고
고지방법등을개선

○불명확한규정의정비
- 법령의개별·구체적위임이없는정보보호지침이행을 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
있고시정명령대상이구체화되어있지않은점을개선하여법령에근거하지않은
지침이행에대해서는의무사항을권고사항으로수정하고시정명령대상을구체화

○개인정보보호실효성확보
- 소비자개인정보도용방지를위한노력의무를국가에부여하고, 도용방지를위한
사업자의협력의무부과(도용방지를위한진위여부확인과관련된정보제공등)

4) 추진일정

○부처별세부추진계획수립(’05. 6월)
○관련법령정비등후속조치(’05. 7월~11월)
○추진상황점검·평가(’05. 12월)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4) 신기술 신제품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임찬석전문위원(Tel. 2100-8796, lcsldk@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서는`과학연구-기술개발-제품
혁신a의선순환이국가경쟁력을결정
-05년IMD 발표에따르면, IT분야를중심으로한과학·기술인프라가우리나라의
순위상승을주도
䤃국가경쟁력29위(작년35위), 과학인프라15위(19), 기술인프라2위(8)

○GDP대비R&D투자비중*은선진국수준이지만효율성은낮음
䤃03년한국2.64%(160억불), 미국2.62%(18배), 일본3.12%(8배), 독일2.5%(4배)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의 3배 규모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으나 (미국
1.7배, 독일2배, 일본2.8배), 상용화비율은저조

- 01년이후민간R&D 투자액및연구원수에서중소기업비중이감소세로전환

2) 규제실태및문제점

(가) 규제실태

○신기술·신제품 개발 규제 관련 법률로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등7개부처에29개가있음.

○관련규제는총 195건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 신기술및제품안전인증, 지식
재산권관리, 사업화시인허가등으로구성

⇒기존규제를전면재검토하여신기술·신상품개발이촉진되는연구와상품화의
선순환여건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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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1 02 03

13.7 14.5 20.5 28.8 28.0 23.6

23.4 28.8 35.3 48.8 47.1 42.2

R&D 비중(%)

연구원 비중(%)



○추진단계별규제건수는사업화시에적용되는규제가가장많고, 다음으로마케팅·
인프라·연구개발순임.

(나) 문제점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제외한 연구인력 및
시설등과학기술인프라취약
-민간기업전문연구인력의효율적인운용과연구시설에대한규제완화필요

○정부지원 각종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수행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비효율적인업무처리, 주관연구기관및참여기관의자율성과인센티브제약

○신기술·신제품개발후관련규정의미비로인하여사업화가지연되거나, 시험및
인증제도가업계의요구를미반영
-특허의상용화비율이 26.6%에불과한실정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호협력
모델모색필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복합기기의 시장창출, 인·허가 등에서도 마케팅활동을
제약하거나과도하고중복적인규제존재

3) 개선방안

(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䤧연구개발인력운용의자율성제고

○병역특례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타 전문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경우
병역특례지정기관에한하며관리기관의승인등이필요
※현행전문연구요원의파견가능여부및방법(승인또는통보)
⇒①동일법인내지정기관과비지정기관간파견근무허용(승인)
②별도법인의 지정기관간 파견근무의 자율적 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합 계 인프라 연구개발 사업화 판매/마케팅

195건(100%) 33건(16.9%) 29건(14.9%) 96건(49.2%) 37건(19.0%)



중장기적으로검토(예: 승인→통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연구개발 목적의 긴급한 해외출장시 귀국보증서를
요구하는등서류가과도하고허가절차가복잡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해외출장시 귀국보증제도(귀국보증서, 인감증명 및
지방세납세실적제출) 폐지

○첨단 부품·소재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전담요원자격범위가한정*
䤃자연계분야의학사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사이상자격의전담요원이70% 이상
⇒4년이상장기간동일분야근무경력자를기술개발전담요원으로인정하고, 전담
요원의비율완화(70% →50%)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최소한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원은
연구전담요원에의편입을제한(연구개발전담사실을증명하는경우제외)
䤃연구전담요원수 : 대기업은 10인, 중소기업및해외연구소는5인, 연구원창업중
소기업및벤처는2인이상

⇒임원(기술이사)의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요원편입허용

䤧연구시설에대한규제완화

○기업부설연구소등을설립하기위해서는물적요건으로서독립된연구공간요구
- 다른부서와구분할수있도록벽면전체를경량칸막이등고정된벽체로구분하고
별도의출입문을갖추도록요구

⇒별도의 실험실이 필요없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고정벽체 및 별도
출입문확보폐지등독립된연구공간관련제한완화

○대덕연구개발특구내소규모건축물의경우(85㎡이상) 관할시·군·구의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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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전문연구요원의파견가능여부및방법(승인또는통보)

지정 기관·연구소 비지정 기관·연구소

동일 법인 통보 불가 : ①

별도 법인 승인 : ② 불가



와과기부의승인등이중규제
⇒일정규모(예:330㎡) 이하의건축물에대해서는관할시·군·구에만건축허가를
받도록하고과학기술부는신고로완료

䤧R&D 관련보증제도개선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용역과제 수행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요구
-일정금액(3천만원) 이상의 선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보증보험 외 다수의
인보증을요구하고있어중소·벤처기업에게부담

⇒정부발주용역과제의이행계약및선급금보증보험인수조건완화

(나) 정부지원 연구개발의 효율성 향상

䤧연구과제선정의공정성·합리성강화

○연구과제선정평가및결과평가시사제지간, 과거및현재재직기관, 최종학적등
이해관계자의범위를폭넓게설정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보다 축소하여 명확하게 규정(학위교수 및
학생관계, 친인척관계, 현재직기관등)

○과제선정평가시구체적인평가결과를공개하지않아탈락한기업의불만과공정성
시비발생

⇒평가의구체적인결과를공개함으로써평가의공정성및투명성확보(평가항목별
종합점수, 종합평가의견을평가항목별로구체적으로공개등)

○과제의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키워드 검색에 의한 중복시 과제로 선정
하지아니하는불합리발생

⇒키워드 검색에 의해 중복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내용검토를 통해 핵심내용이
중복되지않는경우허용되도록세부절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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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중한사람이연구아이디어를가로채기위하여고의로탈락시킨사례도발생

▶키워드는중복되지만과제내용이중복되지않는경우에도전문기관이감사원감사

등의이유로과제를탈락시키는사례발생



○정부가발주하는용역을수행하기위한제안서를제출할때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
⇒계약서 사본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거나, 전산발급 온라인
시스템구축

䤧다년도협약과제평가의합리화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상대평가 원칙)하여 후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연구개발중단가능
⇒정부지원연구과제중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단계평가를 내실화(연차평가
폐지)하고과제규모에관계없이공정한과제평가실시

○다년도협약과제이더라도 조기에 완료되거나, 실패가 확실한 경우에도 당초 연구
개발일정을고수함으로써비효율발생
⇒조기완료시 연구개발 일정을 용이하게 단축하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실패에대한용인이가능하도록개선방안강구

䤧정부지원연구개발수행의자율성제고

○과제선정통보후과제내용및예산조정등과제계획서수정과참여기업과의계약
문제등으로협약체결지연

⇒연구개발과제선정·통보후1개월이내에협약을먼저체결하고연구개발계획서
수정등은사후적으로수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이아닌경우인건비는계상하되실제로는지급하지않고있어,
자금여력이낮은소프트웨어연구기업등의경우재정적인어려움발생
⇒기술창업벤처기업, 소프트웨어연구기업등에한하여인건비의지급이가능토록
하는방안검토

○연구비카드제 시행(’02년 이후)에 따라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다른 별도 시스템
운영으로카드관리및집행내역전산입력등부가업무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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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경우협약체결지연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

가협약을우선적으로체결한후사후적으로보완



⇒①사용한도액제한완화등개선방안검토
②연구비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정산 면제 또는 간소화 등 연구비카드제 부담
완화를위한세부기준마련

○연구개발과제의신청부터수시·중간·최종보고에이르기까지절차가너무많고
복잡하여행정업무에과도한시간투입
⇒규정에 없는 중간보고 요구 등 과제수행 과정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할수있도록전문기관의기능과역할명확화

䤧기술료징수및인센티브체계개선

○출연정률기술료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상품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료를
요구하여안정적인자금지원효과가미흡

⇒출연정률기술료과제의업계부담완화방안검토
<예시> 개발전문기업(기술창업벤처기업등)에한해출연정률기술료사업이더라도

매출정률기술료를선택할수있도록하거나, 기술료납부기간을연장또는
일정기간유예

○전문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연구기관
에대한인센티브부족
- 개정된공동연구개발규정에서는연구개발재투자이외는사용비율을삭제하였
으나각부처에서는미반영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기관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기관운영경비사용비율확대등)

䤧연구과제사후관리의합리화로연구성과제고

○공동연구참여기관의연구수행및관리에대한의무가주관연구기관에일임
- 연구비집행및정산, 기술료징수에따른책임및의무등주관연구기관의부가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C 기업은연구비카드제시행이후정산소요기간이2배로늘었고전담직원을별도로

배치하는등의애로호소

▶과제수행도중에과제관리부처가이관되면서매출정률기술료를적용받던과제가

출연정률기술료를적용받게되는사례도발생



업무발생및참여기관의도덕적해이발생

⇒참여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에 따른 사후관리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
기관이공동으로대응하도록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
연구기관이소유하도록되어있어공동연구참여를기피
- 연구개발결과를공동소유시공유자의동의없이는제3자실시가불가능하여참여
기업이실시하지않는경우연구성과확산을저해

⇒연구개발결과의 소유에 대하여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참여당사자간에세부내용을합의토록개선

○지식재산권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지식
재산권양도가가능하여지식재산권이용저해

⇒실질적으로기술이전이되지않을것이명백하거나기술이전계약이체결되더라도
연구성과의실시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 기간에관계없이공인된평가기관에
의한기술가치평가를토대로지식재산권의이전이가능하도록개선방안검토

(다) 신기술·신제품 사업화 촉진

䤧신기술의료기기기술심사개선

○신기술로개발한의료기기에대한기술심사기준이없어서제조품목허가에과다한
기간이소요됨에따라신제품개발에장애
⇒신기술의료기기에대하여적정한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새로운기술심사
기준및시험방법마련을위해근거규정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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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성공과제임에도참여기업이기술실시계약미체결시주관연구기관에‘기술료전액환수

및연구책임자에대한과제참여제한’통보사례발생

▶연구수행도중참여기관의대표자가부도등의이유로잠적하는경우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이사실을전문기관에입증곤란

국내중소기업의경우외국업체의특허로열티공세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기술과는

별개로크로스라이센싱이가능한특허의확보를시도하면서정부출연기관등이보유하고

있는미활용특허의이전을요구



䤧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의탄력적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및기술개발촉진을위해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을받은
경우의무사용, 자금융자등의지원가능
- 신기술로개발된변압기철심재료인자구미세화강판(Laser Core)의활용도제고
를위한인증기준미흡

⇒자구미세화강판(Laser Core) 등신기술고효율에너지제품의특성이반영되도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를탄력적으로운용

䤧디지털무선전화기의신규주파수분배

○새로운 무선 정보통신기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주파수분배와제품사양규정필요
-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Cordless Phone)와 달리 디지털 무선전화기에
대해서는사용주파수가미분배되어내수기반확대곤란

⇒제한된 주파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선전화기에 사용
가능한주파수분배방안을중장기적으로검토

䤧신기술제품의광고를위한새로운시험방법허용

○신기술제품의特長을광고하기위해현행법규나일반적으로인정된시험방법이
아니라전혀새로운시험방법이필요
- 공인되지 않은 신규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성능을 비교·광고할 경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등에저촉소지

-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며, 상당부분 주무부처의
판단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내부지침작성·운영중)

⇒①광고 등을 위해 현행 법규나 시험기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시험방법의사용을관련시험기관에신청할경우, 기술적타당성등을검증후
인정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C회사는KT, NT를획득한신기술로의료기기를개발하고제조품목허가를신청하였으나,

동제품을평가할수있는기술심사기준이없다는이유로허가를받는데3년이소요됨에

따라경쟁외국회사가시장을선점



②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전혀 새로운 시험방법을 통해 신기술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광고할 경우, 이를 정당한 비교·광고로 허용하도록 광고실증
방법에관한현행내부지침을고시로법제화

䤧신기술의료기기의임상시험제도개선

○제조품목허가를받으려는의료기기가기판매되고있는제품과거의동일한기능을
함에도불구하고별도의임상시험을요구
- 현행은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간이심사를 받을
수있도록되어있으나, 실제운용시에는동규정에대한해석상분쟁야기

⇒제조품목허가시간이심사기준을보다구체적으로명시

䤧신기술공산품안전검사기준개선

○크레용·크레파스에 향료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특허 등을 활용한
신기술상품화불가능

⇒크레용·크레파스에도 인체 무해한 향료는 사용 가능하도록 공산품 안전검사
기준개선

䤧전자파적합등록 (EMC) 인증제도의합리화

○전세계적으로 IT 발전에 따라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기기들의 전자파장해
또는전자파보호를위하여전자파적합등록필요
- 전자파적합등록은 정통부에서, 안전인증은 산자부에서 담당하여 업계의 이중
부담발생
※전파법 제57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EMC를 면제하고 있으며,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전자파적합시험결과에한하여인정

⇒전파법령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한번만
전자파적합시험을받으면결과를그대로활용하는상호인정방식도입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지자체를 방문하여 면허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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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E회사는안정성이입증된식용향료를사용하여향기나는크레파스를제조하는

신기술(발명특허)을보유하고벤처기업인증및신지식기업으로선정되었으나, 크레파스에

향료사용을금지하는획일적규제로상용화곤란



납부한다음인증신청을하여야함에따라불편초래
⇒수기납부서식을 활용하여 인증기관 인근의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면허세를
납부한후인증을받도록개선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제품의 경우, ̀ 先통관 後인증a에 따라
부적합제품이국내유통

-현행전산제공중인통관자료는사후관리에큰도움이되지않고있으며, 정부기관간
정보공유에별도의이용료부담
⇒①실질적인사후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통관품목의세부내역통보체계구축
②사후관리성과에따라세관장확인물품(先인증後통관)으로지정방안검토

䤧전기용품안전 (Safety) 인증제도개선

○국내에서생산하거나해외에서수입하는모든전기제품에적용되는안전인증시험
및 인증 권한이 3개 비영리기관(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원, 한국전자파
연구원)에지정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안전인증시험및인증서발급을45일이내에처리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인증업무가지연
⇒안전인증 처리기간(45일 이내)을 전기용품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고, 제품의
특성에맞게각각의처리기간을단축

䤧의료기기제조품질관리 (GMP) 인증제도개선

○의료기기제조업체에대해품질관리(GMP) 인증을의무화하고있으나, 해외수출을
위해GMP와거의동일한ISO13485 인증을이중부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공신력있는 ISO 인증을 이미 받은 경우, 추후 GMP
인증시에절차및비용을간소화하는방안마련

䤧특허활용활성화방안등제도개선

○대기업의휴면특허는상당부분이미활용상태로유지에애로가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개발된기술의낭비를초래

- 중소기업의경우자체기술개발의어려움으로외부기술도입을통한신기술확보가
필요
⇒대기업의휴면특허를중소기업이활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및인센티브제도
마련

○중소·벤처기업이개발한특허는대기업으로부터침해당하더라도장기간의소송과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이에따른재정적부담등으로인하여중도포기
- 중소·벤처기업의특허가제대로보호받을수있거나소송이전에적정한방법
으로분쟁해결방안모색필요

⇒대기업과중소·벤처기업간특허분쟁에관한상담, 조정또는중재강화등중
소·벤처기업에게실질적인지원방안마련

(라) 신기술제품 시장창출 및 인허가 절차 개선

䤧신기술·신제품인증유효기간및구매지원기간확대

○신기술을제품화하기위해서는최소 1.5~2년이소요되나신기술인증유효기간이
3년이내로제한
- 이에따라‘공공기관의신기술인증제품구매촉진’등각종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제약

⇒신기술(NET) 인증유효기간은 10년 이내, 신제품(NEP) 인증유효기간은 6년
이내로통합·조정하는방안마련

○중소기업우선구매제품의우선구매지원기간이신기술인증일또는특허등록일로부터
2년이내로제한
- 기술개발후 제품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신기술·특허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지원효과미흡

⇒신기술우선구매제품의구매지원기간을최초사업화추천일로부터3년까지확대

䤧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활성화

○중소기업이개발한기술개발제품(산업표준화법에서의단체표준제품포함)을 정부
등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규정
- 그러나, 하위법규에 세부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정부구매가활성화되고있지않음.

⇒하위법규에공공기관이실질적으로단체표준제품등기술개발제품을우선구매
하도록세부근거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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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5개부처에산재되어있는신기술관련7개의인증제도를2개유형으로통합·운용

방안확정(’04. 11. 25,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KT, NT, EM, EEC, IT, ET, CT 䭖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䤧신기술인증제품공공기관구매촉진을위한제도개선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품목을 신기술인증제품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구매인센티브를상이하게운영
- 구매대상신기술인증제품을정함에있어생산자와공공기관간분쟁및민원발생

⇒단순부분품과 핵심부분품으로 구분하되, 핵심부분품을 채택한 완성품은 20%
우선구매대상에포함토록개선

○중소기업진흥제품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품목과 신기술
인증제품이중복되는경우공공기관구매에혼선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제품의 20% 의무구매가
곤란하며, 20% 의무구매를강제하는경우에는업체간공정한물량배분이곤란

⇒단체수의계약기간중에는신기술인증제품20% 의무구매제도는적용하지않고,
<단체수의계약제도 : 2006년말까지 유지>, 단체수의계약 기간종료 이후부터
신기술인증제품을우선구매

○공공기관의신기술인증제품에대한수요정보가생산자에게전달되지못하고있어
정보의비대칭이발생
- 수요자의 독자적인 구매행위로 인하여 품목탐색에 관심 부족, 구매대상 품목의
누락, 생산자의판매활동제한등이우려

⇒각공공기관의구매대상예정품목을인터넷에공시하여공공기관의구매활동과
병행하여생산자의판매활동을촉진

䤧신기술융·복합기기시장창출지원

○최근 IT와 BT의 융합으로 IT기기(휴대폰, 가전제품 등)와 의료기기(맥박·혈당
·체지방측정기등)가융·복합화된신제품이개발또는출시중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공공기관의신기술인증제품구매촉진운영요령’(산업자원부공고)

- 대상품목의범위규정

1. 신기술인증제품

2. 신기술인증제품이부분품으로포함된완성품

3. 신기술인증기술이적용되어제조된제품

4. 신기술인증기술을적용하는시공법

- 1호는20% 우선구매대상, 2호~4호는적격심사에서가점적용대상



- 현행법령에따르면의료기기를제조또는판매를하고자할경우각각허가또는
신고를해야하므로관련제도개선필요

⇒인체에 위험이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단순기능이 부가된 융·복합기기(자가진단용 생활의료기기)의 경우, 제조 또는
판매에관한예외규정마련(예: 등급외분류, 판매신고폐지등)

䤧신기술정보통신기기시장창출기반조성

○무선LAN 등 소출력 무선기기의 안테나출력 허용편차 (상한 20%, 하한 50%
이내)를규제함에따라연구개발이지연되고제품의기술적인특성이제한
- 기술발전에 따라 출력이 낮은 상태에서도 무선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도록
설계되어허용편차하한치를벗어나도성능에문제없음.

⇒무선LAN 등소출력무선기기의안테나출력허용편차의하한규제를폐지

䤧치료재료상한가고시제도개선

○치료재료의 상한가를 치료목적에 관계없이 개별제품별로 고시함에 따라 실제
유통가격은개별제품의상한가이하에서형성
※치료재료: 항암제, 진통제등의injection pump 등9,300여개
- 후발신제품가격은대부분기존제품보다낮은수준으로설정되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상한가는지속적으로하락
※막대한개발비를투입하여우수치료재료를개발하여도개발비를제대로환수
못하여신기술제품개발유인을약화

⇒①치료재료 제품군별로 유형화하여 기준가격 설정등 가격결정시스템 및
절차개선

②신기술우수치료재료의개발을촉진할수있도록법·제도적지원방안검토

䤧의료기기품질규제의합리화

○국내의료기기의내구연한에대한규제가없어, 외국에서중고의료기기가지속적으로
수입되는문제발생
⇒의료기기의유통시품질확인을받도록하거나정기적으로검·교정을받도록관련
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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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현재시판중인헬스케어폰의경우, 단말기는이동통신대리점에서, 헬스케어모듈은

의료기기전문점이나의료기기판매신고를한곳에서만구입가능



䤧위성영상시장창출활성화여건조성

○첨단 위성체 제작, 위성영상 후처리기술 발전 등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위성영상을활용한상용화기회확대및서비스향상기반조성필요
- 위성자료를 해상도와 보안시설 등을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이용하거나외국으로부터구입하는경우실효성이낮음.
※국내기술또는외국업체로부터제공가능한위성자료의해상도는61cm까지이나
일반인에게제공또는판매하는자료의해상도가2m 이상인경우인적사항등
기록유지

- 위성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처리기간에 대한
기준도불명확

⇒①인적사항등기록유지가필요한위성자료의해상도를제공가능한기술수준
등을고려하여규제완화(2m→1m)

②유형별위성자료의처리절차구체화

䤧연구용·견본용제품수입품목허가절차면제대상확대

○연구용·견본용으로반입되는제품에대해일반적인수입과동일한수입품목허가
절차를적용

⇒연구용·견본용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용과 구분하여 수입품목 허가
절차를면제

䤧경미한사항변경허가등간소화

○의료기기의경우, 최초허가받은사항에경미한변경(외형, 포장단위 [예 : 25㎖→
50㎖] 등)이있어도매번변경허가필요
- 제품의물성, 기능, 기본사항은동일함에도외형, 포장단위를변경하기위해정식
허가와동일한절차를밟도록하는것은비효율적

⇒의료기기의외형, 포장단위등안전성이나유효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미한
사항변경시변경허가에서신고로절차간소화

○의료기기 기능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외형이 다를 경우, 동일한 품목허가를
반복적으로받아야함.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허가받기위해서는수입업자로서의시설및품질관리체제, 기술문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구비해야하지만, 관련제조업체의협조가없이는허가요건을갖추기어려운실정



- ‘동일제품군’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번에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동일
제품군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하여논란발생

⇒한번에품목허가를받을수있는‘동일제품군’에대한판단기준을객관화·명확화

䤧의료기기위탁제조허용범위확대

○의료기기 제조공정의 위탁대상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나 특수전문기술
(도금, 주물, 단조등)의공정을수행하는자등으로제한
- 제조허가를받지않은단순조립업체에의위탁이보편화되어있고, 법규상인정된
제조업체경쟁관계로위탁곤란
⇒ 수탁업체가 일정자격(ISO13485, KGMP 등 인증 획득)을 갖추고 있을 경우
위탁이가능하도록위탁범위확대

䤧해외수출관련허가제도개선

○현행법규상해외업체에의료기기OEM 또는ODM 공급시제조품목허가를받아야함.
- 국내판매가목적이아니라순전히해외업체에공급하기위한것임에도불구하고
시간과비용부담및수출지연의요인
⇒국내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해외업체에공급하는의료기기에대해서는
제조품목허가면제또는절차간소화

4) 추진일정

○부처별세부추진계획수립(’05. 7.20 )
- 내부지침등은결정즉시시행

○관련법령정비등후속조치(’05. 9.20 )
-시행규칙이하개정사항은원칙적으로1개월이내
-시행령이상은원칙적으로2개월이내국무회의상정

○민관합동추진상황점검후속조치(’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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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F사제품의경우외양만다른물리치료기3종반복허가시, 추가시험비용 ; 800만원

정도 (@400만원×2종)

⇒연구용·견본용의료기기수입에대해서는일반용과구분하여수입품목

허가절차를면제



(5) 관광·레저 산업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김철민전문위원(Tel. 2100-8796, domino@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관광산업은세계최대의단일산업이자최고의고용산업으로평가되고있음. 지식
정보산업, 환경산업 등과 함께 21세기 대표적 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부각

○관광산업이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커짐에따라각국은관광산업을국가정책
의우선순위에두고세제및재정지원을강화하고각종규제를완화하는추세

○특히국제관광시장에서동북아지역이세계최대의잠재관광시장으로급부상함에
따라동북아각국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관광·레저산업을전략산업으로육성
하기위한적극적인관광진흥정책을추진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관광·레저산업발전의중요성은인식하면서도관광산업
활성화를위한체계적지원부족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인식과함께소비·향락산업이라는인식이공존하고있어
인프라구축이미흡한실정

○외래 관광객 유치와 국민 관광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약화및관광수지적자심화

2) 규제실태및문제점

○관광·레저산업의 육성 및 투자확대를 저해하는 입지·시설,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가광범위하게산재

○관광·레저산업과관련된법은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등이있으며관광진흥법이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관광산업의기본법에해당하고세부적인관광산업을규율하는법으로는관광숙박
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등이있고

○관광사업의 업종별 진입규제는 일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카지노업 등)을
제외하고는줄어드는추세이나수도권·상수원·국유재산·자연공원등의복합적인
입지제한으로인해관광자원의효율적개발이곤란

○관광사업의 투자 및 인허가 기준이 경직적이고 이미 운영중인 사업장의 효율적
활용을저해하는행정적규제가산재

○복합적인 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간 연계개발을 저해하는 한편, 개발을 전제로
허가된지역내에서도행위제한이과다

○관광·레저산업을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지원하기위한법률·시책들이지속적
으로마련되어왔으나관련부처에서는관광·레저분야를사치·향락, 환경유해
산업으로인식하여규제함으로써정책의실효성저하

○특히대규모투자가필요한경우가많음에도불구하고다른산업분야와달리입지·
세제등에있어정책지원이불리

3) 개선방안

(가) 진입 및 입지관련 규제완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경포대(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지역내 집단시설 지구는
효율적인개발을목적으로지정되었으나자연경관과어울리는종합위락시설계획
수립이 제한되고 개별 건축들도 층고 제한(숙박시설 5층, 상업시설 3층), 건폐율
등의토지이용규제가심해횟집·여관중심으로황폐화가속
- 공원지역중집단시설지구에대해서는용적율을현행 150%에서 200%까지허용
하되, ’03년 이전 기존 시설 개축시에는 300%까지 허용하고 층고제한은 폐지
하되, 건폐율을축소하여용적률기준부합

○도립 및 군립공원과는 달리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서는 상업시설지와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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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를분리하고허용시설을엄격하게제한하여복합시설설치등사업시행자의
시설선택권이제약되었으나,
- 국립공원에서도상업시설지와숙박시설지를통합운영하여양지역에서상가등
상업시설과여관·호텔등숙박시설을사업자가선택하여설치할수있도록허용

○근린공원내설치되는유원시설의경우개발율과건폐율이각각40% 및10% 이하로
제한되고있으나
-주제공원의 특성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20%까지, 개발율을 최소 50%까지
상향조정하고근린공원에서주제공원으로전환허용

○관광숙박업, 편의시설업등관광객만을위한시설만이입주할수있었던관광지·
관광단지에직원전용숙소, 관광진흥목적의연구시설, 연수시설, 관광관련물류·
유통시설등을허용하고
- 테마파크·리조트등종합휴양업장의경우에는판매, 의료, 집회시설의설치를
추가허용

○현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전체 계획 면적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 산지·농지·도로등의전용협의및전용부담금을모두납부하여야만
공사착수가가능하였으나,
- 전체계획지역내에서단계적인조성사업시행을허용하고, 이에따라전용부담
금을단계적으로납부하도록개선하여업계부담을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은04년도규제개혁의일환으로약76%가해제될전망이나존치
구역의범위가획일적이라는지적이있음. 
- 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권자를건교부장관에서실질적지정권자인해양수산부
장관으로변경하여수산자원보호라는지정목적에따라관리

- 획일적으로적용하고있는거리규정등(연안육역500m, 하천양안300m 이내,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조정을우선시행한후문제점등을도출하여탄력적으로조정하는방안검토

○관광진흥법상외국인전용카지노의허가요건으로국제공항·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광역시·도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허가요건중 국제
공항또는국제여객선터미널이있는시·도에한하여허용하는기준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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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허가 절차의 개선

○지금까지관광지나관광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는△권역별계획반영△관계부처
협의△도시관리계획변경△관광지지정△조성계획승인△사업계획허가△건축
허가및개발행위허가등의복잡한절차가필요
- 모든절차를조성계획중심으로일원화하여조성계획승인이이루어지면관광지지정,
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지구단위계획변경등모든도시관리계획이의제되고

- 아울러조성계획승인시시설계획에포함된건축물의건축허가나토지형질변경
등개발행위허가는별도로받지않도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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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절차개선

①기본계획수립 (6개월)

②권역계획 반영 (8개월)

③관계부처 협의 (2개월)

⑤관광지 지정신청 (8개월)

⑥관광지 지정(2개월)

⑦조성계획 수립 (8개월)

⑧조성계획 승인 (2개월)

⑨사업계획 승인 (15일)

⑩건축/개발행위 허가 (2개월)

④도시관리계획변경(10개월)
㉠

㉡

㉢

㉣

㉤

↓

↓

↓

↓

↓

↓

↓

↓

↓

①기본계획수립 (6개월)

②권역계획 반영 (8개월)

③관계부처 협의 (1개월)

④조성계획 수립 (8개월)

⑤조성계획 승인 (2개월)

⑥건축/개발행위 허가 (2개월)

* 협의기간 1개월로 명시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 생략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별도로 허가)

↓

↓

↓

↓

(변경 전) : 4년 이상 (변경 후) : 27개월



○관광지나관광단지의경우조성계획의수립시제2종지구단위계획이의제되도록
되어있으나조성계획의변경에대해서도의제되는지여부가분명하지않아자치
단체에서혼선이발생
- 관광지등의조성계획을최초승인하는경우뿐만아니라변경승인하는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의변경이의제된다는점을명시적으로규정

(다) 시설기준의 개선

○콘도등관광시설과스키장등체육시설을설치·운영하는경우클럽하우스와같은
관리시설을별도의건물로설치하도록하고있으나,
- 관리시설이 복합건물내에 위치하여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갖추지않아도됨을명시하여업계부담완화및이용객편의증진

○관광단지를설치하는경우 3종류이상의숙박시설, 2종류이상의휴양·놀이시설
등 종류별로 시설기준을 의무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많으나,
- 관광단지운용에불가피한최소한의시설을제시하되시설종류별수기준은폐지
하여주변여건등에따라사업자가필요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개선

○같은 유원시설업장내에서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허가를 받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장사용이불가능하여운영비용이증가하였으나,
- 1인의 사업자가하나의휴양업장및유원시설업장에서인근에복수의음식점을
운영하는경우에는조리장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개선

○외국인은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소에서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외국에출국하고자하는내국인이선물용으로구매하는것은불가능하여다른상품
을사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으나,
- 출국내국인도출국시인도또는관세환급등을조건으로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소에서관광기념품을구매할수있도록허용

(라) 영업활동 규제 및 지원제도 개선

○콘도미니엄·가족호텔, 리조트 등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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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에버랜드·드림랜드 등) 및 관광호텔(신규)·수상호텔·전통호텔 등의
경우에도회원을모집할수있게하였으며,
- 콘도등관광시설과마찬가지로체육시설인스키장, 골프장등의회원모집금액
총액제한제도를폐지

○18홀 이상만 회원제가 가능하였으나 18홀 미만의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허용하고현재법이따로있어각각분양할수밖에없는관광·체육시설의
회원권을패키지화(골프장+콘도등)하여하나의상품으로분양하는것도가능

○관광지(단지) 이외의 관광사업자의 경우 관광사업의 부대시설의 매각이 허용되지
않아투자비의안정적인회수가곤란하나
- 관광사업자가부대시설의토지및관광시설을처분할수있도록개선

○현재 관광종사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받은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교육으로인정하나관광영업자(예 : 관광호텔대표)의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의의무교육을따로받아야하는불편을초래
- 관광영업자의위생교육도관광진흥법상교육으로대체할수있도록허용

4) 추진일정

○부처별세부추진계획수립·제출(’05. 7. 20 )
- 내부지침등은결정즉시개선시행

○관련법령개정등후속조치이행(’05. 9. 30 ) 
- 시행규칙·고시등은1개월이내개정완료
- 법률·시행령은2개월이내국무회의심의완료

○이행상황합동점검및평가(’05. 12 )

82

83

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6) 행정내부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손진욱사무관( 2100-8754, peda21@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참여정부출범이후지속적으로정부혁신을위해새로운제도도입및운영
- 정책품질을향상시키고행정능률을제고하기위한혁신을지속적으로추진

○그러나각종평가에서정부부문경쟁력은국가경쟁력순위에미치지못해정부부문
개혁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IMD 국가경쟁력지수(05) : 국가경쟁력29위정부
효율31위, WEF 국가경쟁력지수(04) : 국가경쟁력29위공공부문41위)

○정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부처의자율성과탄력적운영을위한제도를개선하고
있으나부수적인협의절차, 불합리한기준등에의해개선성과도출에한계

○복잡한내부행정절차간소화, 기준정비등을통해각부처의자율성과책임성을
제고하여행정능률향상필요

2) 규제실태및문제점

(가) 규제 현황

○내부규제는행정규제기본법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규제심사, 규제정비가이루어
지지않아상대적으로불합리한규제가다수존재

○행정내부를 규정하는 법률은 정부의 조직, 인사운영, 재산관리 등 정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않기때문에법령보다는각종지침등으로세부적사항까지규정
- 부처간협의절차, 기준등업무처리를위한사항을규정하여각부처, 자치단체에
실질적인영향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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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정원, 예산, 재산관리 등 일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가, 소관업무의집행에관한사항은소관부처가규정

○공단, 공기업, 출연기관등의인사, 예산, 조직운영등에대하여도지침으로규정

(나) 문제점

○인사제도를획일적이고형식적으로운영하여비능률적
- 중앙인사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진제도, 전보제도, 평가제도, 교육훈련 등을
획일적으로규정하여자치단체의자율성·능률성제약

- 각부처파견등인력운영시중앙인사위원회와협의, 중앙인사위원회에각종통계
보고등불필요한절차를의무화하여비능률발생

○경직적이고형식적인예산·회계운영
-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의예산항목이과도하게세분화되어있어예산
운영이경직적

- 물품관리등이비현실적으로엄격하게규정되어일선에서는형식적으로운영

○공기업, 출연기관등의경미한사항에대해서도지도감독부처의승인, 협의, 보고
등을하도록함으로써산하기관등의책임성·자율성확보미흡

3) 개선방안

(가) 인사 제도 개선

○중앙부처가별도정원을운영할경우중앙인사위원회의파견승인을단계적으로정비

○지방교육행정기관의5급이상정원의책정·조정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승인을
폐지

○공채직렬중인력수요가적은기계, 전기, 화공등에대해서부처장관이특별채용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요가 적어 공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협의를받을필요가없도록공채직렬축소등제도운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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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공무원을부처에서채용하는경우채용예정자적격여부등에대한세부
적인사항은부처장관이정할수있도록개선

○승진후보자명부를매년1월, 7월정기적으로작성하고있음에도전입, 교육수료등의
사유발생시조정토록하여승진등인사요인이없는데도명부를작성하거나조정하던
것을승진심사직전에조정할수있도록개선

○승진을위한경력평정에있어다른직군의근무경력의환산율이낮아전직한공무원은
승진에있어서현저하게불리하던것을민간의유사경력환산율을감안하여타직군의
환산율이상향되도록개선

○민간근무휴직대상공무원을45세이하로제한하여46세이상의공무원에게직무
연수기회를 부당하게 제약하던 것을 48세로 상향조정하되 3급과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50세까지인정

○시도별교육훈련기관이설치되어있음에도행자부소속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5급
이상지방공무원교육을주로담당하던것을지방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은원칙적
으로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되 5급 승진반, 국가 주요시책 등 통합교육이
필요한분야만중앙교육기관에서일괄실시

○자치단체의경우과간이동을전보로보고, 1년이내전보를제한하였으나광역자치
단체의경우전보의개념을국간이동으로개선

○휴직기간이6개월이상이어야충원이가능하도록정하고있어소규모조직의경우
원활한 업무수행 곤란하였으나 지방공무원에 부분근무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관의경우는활성화

(나) 예산·계약·물품관리 제도 개선

○세목이과도하게세부적으로나누어져예산의탄력적운영을저해하고동일성격의
사업을여러세목에서집행할수있는등구분의실효성미흡하던것을세목을폐지
하거나유사세목으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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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NBS-NET), 예산집행(NAFIS), 예산배정·전용(FIMSYS)가 다른 프로
그램으로운영되고있어동일한사항을프로그램마다별도로입력하는등비효율적
으로운용하던것을프로그램통합또는운영이통합될수있도록시스템정비

○국가공무원당직시당직비가1만원으로낮게설정되어있던것을원칙적으로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당직은 폐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당직에 대해서는
당직비단가를현실화

○소속기관이 임차·운송·보관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던 것을 소속기관 등이 자체적
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허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을소속기관이하지못하고중앙부처가하던것을
소속기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
도록권한위임

○키폰, 팩스, 컴퓨터, 정수기등필수사무용품도물품정수를정하여운영하고, 산하
기관의정수책정을중앙부처가승인하도록하던것을정수관리대상에서컴퓨터,
팩스 등 정수를 기관 필요에 따라 변동하여야 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에대한정수책정승인제폐지

○불용처리기준이 비현실적고 내용연수가 비현실적인 것을 물품내용연수를 현실화
하고조달청사전협의및중앙부처승인대상을500만원이상의불용물품으로상향
조정

○수수료, 과태료, 조세, 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제도화되지않아금융기관방문현금납부등의번잡한절차로국민불편유발하던것을
국세·관세를제외한각종공과금을중장기적으로신용카드, 직불카드, 온라인결제
등으로납부하도록하는대신현금수납창구폐지등을통해징수비용절감

(다) 민원처리제도 개선

○영업관련등록·신고민원(397종)의경우시설·장비요건의구비여부를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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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민원처리전에현지확인을하고있으나, 관계법령상에규정된시설·장비가
없으면사업을경영할수없을정도의기본사항을그요건으로규정하고있어현지
확인의 실효성 희박하였던 것을 등록·신고민원은 원칙적으로 현지확인을 하지
않도록개선

○사실확인서 발급제도 관련 개별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거나 전산자료 등 객관적인
문서 등으로 사실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실확인제 유지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거나현실적으로필요성이낮은사항을확인대상에서폐지

○자치단체별로대형생활폐기물에대해일부자치단체가주민이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 전화신고후수거인의현장방문시수수료납부등불편야기하였으나
인터넷을활용한배출신고·수수료납부,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배출스티커판매
등의제도도입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고 부적합사항을 시군
구에통보하여시군구에서개선명령·전기공급을정지함에따라신속한처리곤란
하였으나한국전기안전공사가직접개선명령을할수있는범위확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엽경채류(26종)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위하여 시료
수거가 19:00-02:00사이에 경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기적인 야간 수거
검사가이루어지지않아부적합한농산물의유통을효율적으로차단하기곤란하던
것을보건환경연구원농약검사실등잔류농약검사부서는수거된검체를바로검사
할수있도록근무시간조정

○법적근거없이여권발급대행업자(여행사)에대한등록절차, 대행증발급, 제한조치
등에대한사항이운영지침으로운영중이던것을‘여권대리수속을위한증명서
발급에관한운영지침’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

(라) 자치단체 업무처리 자율성 확대

○자료, 통계등을자치단체등으로부터지속적으로빈번하던것을제출자료를대폭
폐지하고 정기적인 제출자료는 최소화하며 제출된 자료는 D/B화하여 관리 및
활용의효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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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건의가 중앙부처에 접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이루어지지않고있던것을건의창구를행정자치부로일원화하고건의안에
대한이행여부를모니터링

(마)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운영개선

○정관또는내부규정으로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의운영에관한경미한사항도
지도감독장관에게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자율·책임운영을저해하던것을일정
금액이하의차입, 사업계획, 예산, 총사업비변경은장관승인절차를생략, 경미한
조직·인사·보수·회계규정, 국유재산의 일정규모 이하의 전대, 예산집행실적,
예비비사용계획의장관보고등은삭제

○1년 단위로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하도록 함으로써 담당하는 직원의 부담과
행정낭비 유발하던 것을 직책을 기준으로 재정보증을 일괄하여 5년 단위로 가입
하도록개선

4) 추진일정

○관련법령정비등후속조치완료(’06. 6. 30)

○민관합동추진상황점검·평가(’06. 9)

(7)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최보선전문위원(Tel. 2100-8767, choi1sun@yahoo.c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1960년대이후정부주도의산업화기반조성을목적으로산업단지개발을시작한
이래, 산업단지는국가와지역경제활성화의주요거점으로서의역할을담당

88

89

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최근 IT·지식기반산업중심의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 산업단지정책도
‘개발·공급자’에서‘(산업)집적·수요자’중심으로 변화하여, 맞춤형 산업용지
개발등민간에의한개발욕구가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는단계임.

○그러나, 적기적소의 산업단지개발로 투자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등 기업의 니즈
(Needs) 충족이필요하나, 관련법령과제도는이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는실정임.

○따라서그동안의산업환경의변화와기업의수요에맞도록산업단지개발및관리
시스템에대한개선필요

2) 규제실태및문제점

(가) 규제 실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와 민간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규제가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절차가중복되고공공개발과비교하여민간개발의불평등한규제가다수존재

○산업단지개발과관련된기본법으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있고, 관리와
관련된기본법으로는산업집적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있음.

(나) 문제점

○공공개발에 비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현장수요에 맞는
효율적인산업입지공급이곤란

○산업단지개발단계에서이루어지는각종인허가및승인절차가중복되어개발지연
원인으로작용

○산업단지지정권자에따라산업단지체계가분리되어있어, 산업단지의효율성을저해

○입주업종의 지나친 세분화와 복잡한 업종변경 절차로 인해 환경변화에 탄력적인
대처가곤란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노후화와입지여건의악화로해제및재개발이필요한산업단지가다수발생하고
있고, 산업환경변화로입주기업의수요가급변하고있어기존의관리시스템으로
대처하기에는한계

(다) 개선방안

䤧수요자중심의산업단지개발체계구축

○산업단지개발체계일원화
-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를단일한산업단지체계로통합
- 신규 산업단지 지정권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되, 지정면적을
기준으로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지정권한부여

- 다만, 국가산업정책상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일정한절차(例. 국무
회의심의)를거쳐건교부장관이산업단지지정가능

○민간의산업단지개발사업참여활성화
-민간의경우에도산업단지지정권자에직접지정요청을할수있도록하되, 동시에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지정요청관련서류를제출하도록개선

- 사업시행자선정방식으로필요한경우경쟁입찰방식을병행할수있도록개선, 단
실수요기업과산업단지내토지소유자또는토지소유자조합이개발하는경우는
제외

- 민간시행자의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중 공사진척율관련 사항을 삭제하되,
민간실수요자개발인경우로한정

䤧산업단지개발절차의간소화

○산업단지개발체계일원화
- 산업단지개발계획에대한협의시, 실시계획승인시에협의가필요한사항을표기
토록하여실시계획협의사항간소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시의제처리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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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법률 내 용 비고

하천법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제30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용도폐지(제30조)



○산업단지준공검사권한의위임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직접 준공
검사를할수있도록개선

䤧산업단지개발여건개선

○개별공장의연접산업단지로의지정가능성확보
산업단지개발지역과연접해있는기존개별입지공장이단지포함을원할경우허용
하되, 연접여부및단지포함기준등산업단지지정에따른구체적인사항은별도로
규정

○지형도면고시기간의완화
지형도면의고시시한을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정한사업시행기한내로조정

○면허세및발급수수료의면제
-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부과되는면허세·수수료·사용료등을면제

- 등기소 등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근거를산입법에규정

○산업단지준공인가전사용요건명확화
준공인가전사용에대한구체적기준을마련

○공공시설에대한규제개선
- 산입법상인수대상공공시설에폐수종말처리시설을포함.
- 폐기물 설치기준을 조성면적 50만㎡ 이상이면서 동시에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지방재정법 행정재산및보존재산의 용도폐지(제82조)

산집법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3조)

지적법 도시개발사업등의 신고(제27조)

소하천정비법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제10조)

소하천점용의 허가(제14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제30조)

수질환경보전법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승인(제49조)



2만톤이상(재활용폐기물제외)인경우로완화
- 폐기물처리시설중 발생량이 미미한 퇴비화·사료화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 소각시설은가연성폐기물이일정량이상(例. 50톤/일)인경우에만설치토록하되,
인근지역의산업단지와공동설치·운영을허용

䤧입주및관리의합리화

○산업단지의관리기본계획수립시지자체참여활성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시(변경포함)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거치도록개선

○산업용지의업종별배치규정완화
전체 면적중 일정비율 이상의 유휴부지가 있는 구역에 한해 별도의 업종별 배치
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허용

○입주업종및용도변경절차의개선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입주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항목으로규정하여입주가능업종의유연성확보

- 관리권자가직접지정권자를포함한관계장관의의견을들어변경승인을하도록
절차간소화. 단, 산업단지가준공인가를얻고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수립되어
있는경우로한정

○산업단지지정해제의명확화
- 일부해제와전부해제로구분하여산업단지해제절차와기준을마련하되, 해제에
따른개발이익환수방안도같이검토

○산업단지재개발체계의합리화(재개발: 재정비&구조고도화사업)
- 정비사업을전면재정비와부분재정비로구분하여, 부분재정비절차는대폭간소
화하는방안을마련(건교부)

- 구조고도화추진계획중기반시설의정비가필요하여산입법등다른법률에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지정권자에게 부분재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할수있도록하고, 요청이있는경우지정권자는최우선적으로부분재정비
계획을수립하도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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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관련법령정비등후속조치이행(’06. 06. 30 ) 

(8)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

집필자: 김신전문위원(Tel. 2100-8823, shinnyl@opc.go.kr)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공공정보등인프라는다른선진국들에비해양호하지만정보의이용
은활성화되지못함.
- 정보의적절한활용이제약됨으로써신용사회정착이지연되고, 소비자의불편이
초래되는등막대한사회적비용이발생

- 금융산업에축적된개인신용정보의활용이미흡한한편, 정보주체에대한보호는
불충분

○축적된 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정보등에대한규제의합리화가필요

2) 규제실태및문제점

○공공정보의이용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금융회사등의정보
수집·이용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신용정보법) ’에의해주로규율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당해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의해 정보주체 본인
또는정당한이해관계자의열람·제공

- 개인신용정보는상거래관계의설정·유지판단목적으로만제공·이용할수있으
며, 여타의경우사전동의필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제한으로 정직한 소비자가 자기정보를 제공해 혜택을 얻을
기회가제한되고, 축적된정보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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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대한과도한규제로인해개인신용정보의적절한활용을통한소비자
혜택확대및금융산업경쟁력제고곤란

3) 개선방안

(가) 공공정보 활용도 제고

䤧정보주체의자기결정권보장및편의제공근거마련

○본인이 자기정보에 대한 적절한 이용을 통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정보에
대한열람권을철저히보장(공공기관의자의적해석에의한열람제한금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서류제출 등의 편의를 위해 본인 요청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직접전송편의를제공

○열람청구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던 것을 인터넷으로도 허용하며, 열람에 응해야
하는시한을단축

䤧이해관계자에대한주소정보제공범위확대

○주민등록법상 채권추심관련 초본발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해관계자인 금융회사
요청시주소화일제공을허용

○통지의무등이부과되거나소비자이익에필수적인통지를해야하는사안에대해
서는이해당사자에게주소정보를제공
- 국민의자발적주소정비편의를위해당사자가 G4C에서사전등재된자기주소
필요자를선택해, 변경주소를일괄전송해줄수있는시스템구축

(나)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및 이용활성화

䤧필수공공정보의집중·이용확대

○확한 신용도 평가를 위해 4대 공공보험 악성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 징수효율화를위해체납자의금융자산조회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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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이해관계인이변경전주민등록번호를제시하는경우에도주민등록초본에
대한발급을허용

○사전등록된신용정보법상의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등)가본인동의하에
주민번호변경사실(유무)만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홈페이지) 구축

○회원동의시신용카드사가해외카드사용승인시출국여부확인을요청하면출입국
관리소를통해출국여부를확인(실시간)

○금융거래시 본인 동의하에 상대방의 해외이주 신청사실을 확인(열람·발급)할 수
있는시스템구축

䤧신용사회구축에필수적인정보의확인시스템구축

○법률상주민등록초본발급이가능한정당한이해관계자의경우변경전주민번호로
초본발급이가능토록개선

○금융회사등이경우본인동의하에주민번호의변경사실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
구축

○증가하는신용카드해외위·변조범죄를막기위해본인동의하에신용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용에 대한 승인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출국여부가 자동 체크되도록
시스템구축

○금융회사대출후이를갚지않고해외에이주하는것을막기위해본인동의하에
해외이주신청사실을확인(열람·발급)할수있는시스템을G4C에연계해제공

䤧개인신용정보회사(CB) 기능활성화여건조성

○CB의활성화를위해종전1년간으로제한되어있던신용정보보유기간을신용정보
법상기간인5년간보유할수있도록개선

䤧금융관련신용정보이용활성화등

○금융사가업무처리위탁·분사화·매각등업무수행이나구조개선과정에서필요
범위의정보가이동하는경우등에는별도고객동의절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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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제공관련 동의방식을 서면 외에도 다양하게 인정하되 입증책임을 금융
회사에부여

○금융사가 자사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사고객에게 소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분석·이용할수있도록개선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 목적, 기준, 범위 등 불분명하거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요소가있어이를명확화, 구체화

(다) 신용정보 관련 정보주체 보호장치 강화

䤧자기정보관리·이용실태확인권리강화

○자기정보 관리·이용실태에 대한 확인가능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많으므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수시조회허용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신용평점에대한무료확인기회제공

○신용정보가영업에이용되는경우본인이언제든지동의를철회하거나이용중지를
요구하면응하도록개선

○기업과소비자간분쟁이있어소비자가대금지급을미루는상황에서연체가되는경우
분쟁해결시까지는당해연체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에집중할수없도록개선

4) 추진일정

○부처별세부추진계획수립(’05. 9. 20 )

○원칙적으로법령개정사안은2개월이내국무회의제출, 시행규칙이하는 1개월
이내완료

*일부사안은사안의특성을고려해별도기한설정

○시스템구축사안은예산, 구축소요시한고려해별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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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추진사항점검·평가( ’06. 1 이후매달) 

(9)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원동환전문위원(Tel. 2100-8798, imadeus@opc.go.kr)

1) 검토배경

○국민소득의증대, 소비자의웰빙(well-being) 추구등으로인하여식품소비성향이
‘삶의질’위주로고급화, 다양화
- 농업·양식기술 개발과 수입자유화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 및 공급선 다변화로
시장이종전생산자에서소비자중심으로전환

○농수산물유통구조도소비자의기호에맞추어크게변화하고, 식품위생및안전에
대한각종규제도강화
-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종전의 유통구조에서 산지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전환

- 소비자의식품안전요구에대응하여국내농수산물품질표시, 친환경표시등각종
제도가도입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유통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규제의합리화필요

2) 개선방안

(가) 규제현황

○농수산물유통에관한기본법으로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있으며,   
- 식품안전및가공과관련하여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농산품품질관리법, 축
산물가공처리법, 식물방역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및검역법등7개부처19개
법률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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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소비지시장, 생산지집산·출하, 품질가공, 수산물등총172건의규제가
존재하나, 식품안전등과관련된품질가공규제가과반수이상차지

(나) 문제점

○소비지도매시장중심의전통적유통기능이위축되고있으나, 새로운유통질서가
아직까지미정착
- 도매시장은 경매에 의해 기준가격 형성, 신속한 대금정산과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확보에기여하나, 다단계유통으로증가된비용이소비자에게전가

- 최근, 고품질의농수산물은위탁상장수수료를부담하는도매시장대신대형할인
점, 백화점, 홈쇼핑등직접공급추세

○산지에서는생산자의시장교섭력이취약하고, 출하의효율성도낮음
- 소농구조의생산특성으로인하여소비지도매시장및대형할인점에대한생산자
판매가격이낮아지고,

- 생산자출하조직미비로소량출하에의한고비용발생과공동출하및적기출하
등효율적인출하곤란

- 산지경매후소비지도매시장에서또다시경매하는이중경매문제발생

○불합리한 식품위생 및 안전관련 제도들이 다수 존재하여 식품가공산업 및 소비
활동을제약
- 친환경표시, 품질표시등인증제도가지나치게다원화되고, 제도운영및관리가
부실하여소비자의신뢰성저하

- 농산물수입신고가중복되어행정비용과다
- 식품의가공, 검사, 품질분야에비현실적인규제가상존하여식품가공산업의발전저해

○상품적 특성이 다른 수산물을 농산물 중심의 법체제로 운영하여 수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초래
- 연근해산어획물이 1차경매되어거래되고있는산지위판장에대한법적근거가
미흡하고, 

- 수산물포장이나가공공장의환경관련규제가기업활동에장애로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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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소비지 생산지 품질가공 수산물

172건(100%) 46건(27%) 21건(12%) 92건(53%) 13건(8%)



(다) 개선방안

○정가·수의매매의확대
- 정가·수의매매가가능한범위확대

○도매시장법인의매수금지완화
- 매수금지완화로도매시장활성화도모

○1차상장·경매된농수산물의거래제한완화
- 산지나타도매시장에서1차경매를거친물품에대하여원칙적으로경매에서제외

○동일시장내유통주체간거래금지위반시처벌완화
- 현행형벌벌칙을과태료로전환하여처벌완화

○시장도매인제도입확대
- 연구용역을실시하여, 06년중단계적도입확대방안수립

○도매시장법인의영업범위확대
- 도매시장외장소에서의거래를허용
- 도매시장법인이농수산물전자상거래사업, 농수산물수출사업, 물류센터등겸영
가능사업을확대

○판매위탁상장수수료자율화
- 장기적으로출하자와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간에자율적으로수수료를결정할
수있는방안마련

○도매시장법인의지정기간연장
- 지정기간을5~10년으로완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소매매장면적비율제한적용범위명시
- 국고지원이아닌자체자금에의한소매매장이추가증설되는경우에는소매매장
면적비율제한이적용되지않는다는것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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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내산지유통센터에대한농지조성비부담완화
- 농업진흥지역내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립시농지조성비면제또는감면

○왕겨·쌀겨등의재활용신고폐지
- 소량의왕겨·쌀겨재활용에대한폐기물재활용신고폐지

○산지유통센터의입지규제완화
- 물류시설등과함께산지유통센터를쉽게설립할수있는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

○농산물의품질인증제도개선
- 농수산물품질인증표시제도의통합추진및관리내실화방안마련검토

○농축산물수입신고일원화
- 농축산물의 수입신고를 세관신고와 동시에 처리토록 일원화하고, 관련 자료를
관계부처가공유할수있는체계구축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입
- 쇠고기·수산물에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권장사항으로추진

○원료의원산지표시효율성제고
- 가공식품의 경우 표시대상원료가 주원료가 아닌 경우 원산지를‘수입산’으로
표기하도록조치

○수입원료의수입신고필증개선
- 용도란에‘자사제품 제조용’으로만 기록하게 하고 직접가공용 및 위탁가공용
표기는삭제

○떡류제조용정부관리양곡공급시단일미제공
- 부정유출을 방지하는 공급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한 후, 떡류제조가공용 수입
쌀을단일미로공급

○식품유통의품질유지기한제도도입
- ‘유통기한’을‘유통기한’표시품목과‘품질유지기한’표시품목으로 구분하여

100

101

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표시하는방안을변질이어려운품목부터단계적으로도입·시행

○건강기능식품의제형제한개선
- 제품형태에관계없이유용한기능성요소가있는원료나성분을사용한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인정

○인삼포장규제완화
- 내수용인삼중홍삼·백삼·태극본삼의포장에대한제한을완화또는폐지

○품목제조보고의개선
- 품목제조보고시 영업기밀유지를 위해 원료명만 기록하고 배합비율은 삭제(사용
량기준이있는식품및첨가물은제외)

○자가품질검사제도의개선
- 식품안전이나위생과직접적관계가없는성분검사항목은자가품질검사항목에서
제외

- 위탁자가실시한위탁제품에대한검사결과를자가품질검사로인정

○원유집유장의자체검사원충원기간연장
- 충원기간을30일이내에서60일이내로연장

○산지위판장의생산지도매시장으로전환
- 일선수협의산지위판장을‘생산지도매시장체계’로전환하여제도화

○수산물포장·용기판매·사용규제폐지
- 수산물포장·용기의판매및사용자율화

○굴패각처리제한완화
-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합동으로 굴 패각의 퇴비 재활용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비료의공정규격상‘부산물비료’에포함되도록추진

○굴가공시설행위제한규제완화
- 국립공원구역내기존굴가공공장증·개축시건축연면적제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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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부처별세부시행계획수립·제출(’05. 10월)

○관련법령개정등후속조치이행(’05. 1월)

○이행상황합동점검및평가(’06. 1/4분기)

(10)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

집필자: 김준하서기관(Tel. 2100-8826, holygem@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는 구매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광고시장
규모는약6조7천억원으로추산(04년기준)
- 표시의무제도는소비자에게중요한정보를강제로표시하게하는것으로, 소비자
의안전과관련되는규제가대부분
*식품등의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등
- 광고는사업자의중요한영업활동의하나이지만, 소비자에는중요한정보취득원
으로서기능

○최근소비자권리의식확대로표시·광고관련규제가증가하고있고, 시대변화에
맞지않는규제도상존
- 식품·의약품부문은관련표시기준에따라각종표시규제를하고있으며, 효능·
기능성과관련하여엄격히광고를규제

- 방송광고의경우최근경쟁환경전환에따라영상산업발전의중요한역할을수행

○표시·광고규제는소비자에게유용한정보가원활히제공될수있으면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이보장되는방향으로개선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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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실태및문제점

(가) 규제실태

○표시·광고관련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등
15개부처가114개의법령으로규제
*주요법률로는^표시광고법_, ̂ 소비자보호법_, ̂ 식품위생법_, ̂ 먹는물관리법_,
^약사법_, ̂ 의료법_, ̂ 방송법_등이있음.

○표시·광고관련일반법인̂ 표시광고법_은소비자를속이거나잘못알게할우려가
있는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규제
-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비교광고, 비방표시·광고행위를일반적으로규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방지하고, 신체·재산상의 위해 등을
방지하기위해국가의표시·광고기준제정의무를부여

-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약사법등이해당분야를규율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등의광고에대한사전심의제운용및일반식품의기능성
표시·광고의엄격한제한

○방송광고관련기본법으로는방송법(방송위원회)이있으며,
- 광고판매제도운영과관련해서는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적용됨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운용및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등

(나) 문제점

○일부 분야의 경우 표시·광고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자유로운 사업활동
저해및소비자에대한충분한정보전달곤란을초래하고있으며,
- 합리적인이유가없이비교광고및광고매체를제한하는경우도있음.

○광고에대한사전심의제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에대한보완장치가마련되어있지
않고중복규제등으로인한사업자부담발생
- 사전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협회에 의한 자율심의의 경우 신규
사업자에대한진입장벽의역할을할우려

- 허위·과장광고에대해공정위와산업별소관부처간의중복규제가능성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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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의자율성을저해하는방송광고규제존속
- 방송광고내용에대한사전심의제및광고주의선택권을제약하는패키지식판매
등으로인해불필요한부담발생

3) 개선방안

(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 기능강화

○의료기관표지판에대한표시사항및의료광고범위합리화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는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표시·광고에대한제한을완화하는개선방안마련
(05년말까지)

○약국표지판에대한표시사항합리화
- 약국 표지판에 표시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표시는
약국개설자에일임

○약국에대한광고범위합리화
- 광고금지사항을규정하고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약국개설자에일임

○소비자제품선택에도움이되도록화장품에대한비교광고허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실험의결과를인정하는경우에는동물실험자료를인용하여
동물용의약품의안전성·유효성등을보장하는표현허용

○동물용의약품의명칭표시에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신고하거나허가받은범위내의
성분이나기능을강조하기위한보조문구사용허용

○소비자제품선택에도움이되도록동물용의약품에대한비교광고허용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는‘원양산’과 함께 어획한 수산물의‘해역명’을
원칙적으로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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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품선택에도움이되도록정수기에대한비교광고허용

○대한변호사협회의광고횟수·광고총액제한은금지하고,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
해당광고가법률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크게해치거나피해를줄우려가
있는경우에한정해서제한할수있도록법령을정비

(나) 불합리한표시·광고규제개선

○̂ 허위표시·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와그적용대상식품_에
대법원판결(대판2005도1105) 취지에맞는기준을마련하여반영

○식품에대한식품영양학적기능표시제한개선
- 일반식품도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되지않는범위에서기능성관련표시를할수
있도록표시·광고범위를글로벌스탠다드에맞게개선방안마련

○의약품및건강기능식품등의광고에대한사전심의제개선
-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의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법률적근거를마련하여시행

- 사전심의 대상의 적정화(사후심의로의 전환), 사전심의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권리구제절차마련등으로사업자의부담을완화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

○건강기능식품제품명칭사용규제개선
- 건강기능제품유형을주표시면에별도표시할수있도록허용

○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대한지리적표시방법개선
- 포장하지않거나낱개로판매하는수산물등의지리적표시는해당제품을다른
제품과구분·진열한후, 구분·진열된전체에대해할수있도록개선

○광고규제관련중복처벌방지를위한종합적인개선안을마련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을 동의한 경우 수신자에 따라 달라지는 동의시기 표시에
갈음하여, 발송일 현재 동의했다는 사실 여부만 전자우편 본문란에 표시할 수
있도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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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10톤미만의차량에대해서는화물자동차뒷면에대한차량총중량표기
의무면제

○법무사의휴업·영업정지기간중의간판철거의무제폐지

(다)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계량기판매업자에대한표시관련처벌범위개선
- 허위표시된계량기의판매와관련한판매자의책임범위를판매자가이를알았
거나알수있었음에도판매또는진열한경우로조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표시관련규제범위개선
- 허위의우수산업디자인표식을붙인제품의판매와관련한판매자의책임범위를
판매자가이를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판매또는진열한경우로조정

○정보통신망표준인증표시관련규제범위개선
- 허위로표준인증표시된제품에대한판매자의책임범위를판매자가이를알았
거나알수있었음에도판매또는진열을한경우로조정

○식품표시관련규제범위개선
- 표시기준에부합하지않은식품의판매와관련한판매자의책임범위를식품판매
업자가이를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판매또는진열한경우로조정

○의약품표시관련규제범위개선
- 허위표시된의약품의판매와관련한약사의책임범위를약사가허위표시의사실을
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판매또는진열한경우로조정

○건강기능식품과관련한행정조사요건의구체화

○약국명칭으로사용할수없는특정한의료기관을구체화

○농산물에대한지리적특산품과관련한행정조사요건의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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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구매행위와관련한경고문구표기에대한구체적인지침마련

○사전심의대상인광고의범위를필요최소한으로축소하고, 여타광고는사후심의로
개선(필요시사후제재조치등을투명하게정비)

(라) 방송광고 규제개선

○방송광고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심의규정을정비

○TV홈쇼핑에 대해서는̂ TV홈쇼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_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방송심의에관한규정_등은적용배제

○방송광고대행수수료지급체제를현재의강제적Commission방식에서Commis-
sion 또는Fee방식을광고주가선택할수있는개선방안을마련

○정책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광고주의 권익을 저해하는 끼워팔기 영업방식 개선
방안을마련

4) 추진일정

○부처별세부추진계획수립·제출(’05. 12월)

○관련법령개정등후속조치이행(’06. 9월)

○추진상황점검평가(’06.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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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

집필자: 박병석사무관(Tel. 2100-8824, bsparki@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기여하는등국민경제에서중요한위치차지
-’04년건설투자는117.7조원으로GDP의18% 수준
- 건설산업은고용유발효과가높은산업으로, 건설분야취업자수는전체취업자의
8.2%인182만명(※취업유발계수: 건설업20.8명/10억원, 제조업14.4명/10 억원)

○건설업 면허개방 이후 건설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5만 여개의
건설업체가활동중
- 일반건설업체수는’97년 3,896개사에서’03년 12,996개사, 전문건설업체수는
23,925개사에서37,120개사로증가

○이와같은국가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경직적업역구조와운(運)에의해좌우되는
입찰제도등이건설산업발전에걸림돌로작용
- 우리나라건설기술수준은선진국보다미흡한것으로평가
- 해외시장규모가매년5% 성장함에도불구하고, 해외수주물량은오히려감소
(’97년140억불→’04년75억불)

2) 규제실태및문제점

○건설산업에관한기본법으로는건설산업기본법이있으며, 
-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40개의
법률이있음.

- 건설관련규제는총454건으로건설단계별로기획·설계→발주·입찰→시공
→감리·안전등에대한규제로구분할수있음.

○건설단계 및 분야별로 업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영업활동에
대하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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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업- 시공업- 감리업등건설단계별로업역구분
-시공업은 일반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5종으로 세분되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업등은별도법률에규정

○입찰과관련해서는건설투자의약40%를차지하는공공공사의경우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로낙찰자결정
- 500억원이상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사업은 최저가 낙찰제, 기타 공사는
적격심사제를적용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은적격심사·가격·설계점수를종합평가
※국가기관의경우30억원이상건설공사는조달청중앙집중조달제도에의해발주

○기타부실공사방지및공사안전을위한각종제도를운영
- 100억원이상의PQ대상22개공종의공공공사및300세대이상공동주택은제3자
책임감리의무화

- 공공건설공사프로세스의안정화를위해입찰, 계약이행, 하도급, 감리, 하자등과
관련한보증제도를운영

- 건설현장안전및환경보호를위한각종규제운영

○건설산업의경쟁력저하원인으로국내건설산업의업역및입찰제도등에문제가
있는것으로지적(건설산업선진화기획단 ’05. 1)
-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영업범위 제한, 건설업의 건축설계업 겸업 제한 등
지나친업역보호정책으로생산체계유연성부족

- 현행 입찰제도의 운찰제(運札制)적 성격*과 부실업체의 난립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미흡
*적격심사제및최저가낙찰제에서의저가심의제가요행에의해낙찰자결정되는
방식으로변질
*타 입찰자의 평균입찰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저가심의제로 인해 담합
유발

3) 개선방안

䤧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편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가) 일반건설업(5종)과전문건설업(25종)간겸업제한개선

○일반·전문업체간겸업금지(7개전문건설업종제외*)및수급범위제한과전문건설
업종의지나친세분화
*철강재설치, 준설, 삭도, 승강기설치,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업
- 일정규모로 성장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면허를포기해야하므로일반업자로의전환에장애가되며, 전환시수주범위
제한으로축적된기술력사장

- 도로·교량등시공물별로특화된건설업자로의성장을저해하며업역관련분쟁
심화

- 위장계열사설립·전문건설업자격대여등에의한겸업제한회피로규제의실효성
없이건설시장의혼란만야기

⇒①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업종 구분체계 재조정(유사분야
또는기술인력등이중복되는부분통폐합)

*예)토목건축공사업 폐지,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공사업을
조경공사업으로통합등

②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시 중소 및 전문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조치강구

나) 설계와시공의상호피드백(feed-back)을통한건설산업경쟁력강화

○건축설계업개설요건이지나치게엄격하여건설업체의건축설계업참여가제한됨.
*건축설계업개설요건: 상호에건축사사무소를사용하여야하며,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는건축사자격증이있어야함.(이에대한해외사례없음)
*토목설계의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설계
겸업가능
-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공법이 설계과정에 환류되지 못하며, 건축사사무소
가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설계경험 축적이
어려워설계기술발전에제약

- 대형건설사의경우규제회피를위해사실상의계열사형태로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있어규제실효성없이불필요한비용을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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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가발주자등의지위에있는경우시공과설계분리의원칙을위한동규제
의실효성저하

⇒①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공법이 설계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건축설계기술발전종합방안마련

②사실상의 계열사 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비용을제거할수있는방안마련

③설계자가발주자등의지위에있는경우에건축물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
방안마련

다) 전기및정보통신공사분리발주의무제개선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분리발주가의무화됨에따라부작용도발생
*민간공사에까지분리발주의무제를규정한외국사례없음
- 발주자의공사관리능력이적은경우시공연계성저하로인한공사지연, 비용증가
및하자책임분쟁발생

- 인텔리전트빌딩등의경우와같이건설시공과전기·정보통신공사가유기적인
연관성을가지고시공되어져야하는경우공종구분이사실상곤란하여분리발주
가부적합

- 수의계약이 대부분인 민간부문공사, 특히 한 회사가 건설·전기·정보통신 공사
면허를모두가지고있는경우, 분리발주의무제는거의실효성이없다는지적이있음
⇒실태조사(’06. 1/4분기)후분리발주예외규정을확대하고공사의특성이나요구
되는기술적전문성등에따라최적의발주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분리발주
의무에대한단계적개선방안마련(’06. 상반기)

䤧 하도급제도 개선

가) 저가하도급심사제도합리화

○하도급금액이 낙찰가 대비 82%미만인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하도급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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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의무화됨.( ’04. 12, 건산법개정)
- 발주청이심사를기피하여계약금액조정을강요하는사례가예상되고, 이에따라
이중계약서작성등의부조리발생우려
*82% 기준에따르면거의대부분이심사대상에포함(03년전문건설업실태조사
결과)
⇒낙찰가대비하도급금액비율등에대한실태조사실시후합리적인하도급저가
심의기준마련(06년1/4분기중) 

○하도급가액의직접조정보다는저가하도급으로인해공사수행능력이나품질확보
에문제가있는지를심사

○실태조사시저가하도급심사회피를위한이중계약서작성등으로인해발생하는
문제(경영투명성저하, 탈세문제등)를종합적으로검토

나) 하도급관리체계의투명화및하수급인보호제도개선

○원사업자는하수급자에게대금지급보증서를교부하도록되어있으나수수료부담
등의이유로교부기피*

*하도급계약대비지급보증서교부실적이10.2%(’03)에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발주자에게직접제출하게하거나교부여부를발주자가
확인토록개선

䤧 입찰제도 개선

가) 최저가낙찰제도개선

○’05. 1월부터 100억원이상공사에까지최저가낙찰제를확대할예정이었으나유보
되었으며,  ’04. 8월저가심의제강화이후최저가낙찰제가운찰제로변질되었다는
비판대두
*저가심의제란입찰서상제시된공종별비용내역이평균보다 10%이상낮은공종
수가총공종수의10%이상일경우낙찰에서배제하는방식
⇒①단순가격심사로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현행 저가심의제를 공사중단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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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방지하기위한계약이행능력심사제로개선
·저가심의 대상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공사비 절감사유를 설명할 수
있거나공사이행보증강화등으로계약이행능력이확인되는경우낙찰자로선정

·전문성·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수요기관, 조달청, 전문가등으로‘저가심의회’
구성·운용

②시행이유보(’04. 12)된최저가낙찰제의시행확대
·구체적인시행범위와일정은재정경제부에서마련

나) 적격심사제개선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와턴키공사등을제외한모든공사는입찰가격과시공능력
등을종합심사하는적격심사제적용
- 그러나 입찰참가업체 대부분이 시공능력 점수 등은 만점이고 낙찰하한선(예정
가격의88%)에근접한입찰가격을제시할수록낙찰되는등기술능력과관계없이
운에좌우됨.
*예정가격: 조달청의표준품셈에의한예비가격의상하2% 내에서제시한15개의
가격중입찰자들이추첨한4개의평균값으로정함.

- 이에따라업체를많이만들어입찰할수록낙찰확률이증대함에따라부실건설
업체양산

⇒①시공능력평가시시공품질이확보되도록심사기준및배점방식을조정하여
변별력을강화하되, 입찰참가의진입장벽이되지않으면서객관성을확보할
수있도록조정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현 5등급)하고, 지역
가점제축소및공사규모별시공경험반영

·기수행된공사에대한사후평가요소(하자발생비율, 사용자품질평가등)를
심사기준으로추가

②신인도(산업재해율, 환경규제위반등) 분야가입낙찰에결정적영향을미치지
않도록조정

③일정가격(예정가격의88%)에의근접도에따라높은점수를주는현행방식을
가격경쟁력이제대로반영되도록개선하여운에의해낙찰여부가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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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최소화
·품질·가격경쟁력을동시에반영하여단위비용대비최고가치를제공하는
자를낙찰자로선정하는입낙찰제도의단계적도입방안마련(’06.상반기)

·새로운제도시행전우선적으로낙찰하한율하향조정(5%p내외)

다)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제도개선

○턴키입찰은철도, 항만등 100억원이상대형공사의설계와시공을일괄하여발주
하는방식이나,
- 최저가낙찰제를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턴키입찰이남용된다는비판이있으며,
1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가 대다수(03년 74.4%)를 차지하여 중견업체들의
수주기회미미

⇒①턴키입찰대상공사발주여부에대한검토절차도입
·입찰전턴키발주대상여부에대해체계적으로검토하고, 평가기준등을사전에
작성하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교통부)에서심의

·미관 등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건축공사는‘현상
설계공모’후 설계·시공 분리발주(턴키대상에서 제외)하고 턴키대상 공사
심의기준을구체화

○과도한 설계비 부담(공사비의 3~5%) 등으로 소수 대기업에 의한 수주 독점* 및
가격담합우려
*01년~’04. 9월간총142건의공사중상위6개사가73건(51.4%) 수주
- 소수업체만이입찰에참여, 가격경쟁미흡으로턴키공사의낙찰율이매우높음.
(03년94.4%)

⇒②중소·중견기업의턴키공사입찰참여기회확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에 있어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와 하자 책임
구분이용이하고공정관리에지장이없는공사인경우분할발주

·입찰시제출도면·서류등을보다간소화하고, 지질조사및기타입찰참여자에게
공통으로요구되는기초조사의경우발주기관주도로공동조사할것을권장

·설계보상비증액및보상업체수(현행3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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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및지자체등발주기관별로이루어지는설계평가과정에서평가위원의
전문성부족, 과도한로비등으로평가결과에대한신뢰성및공정성시비빈발

⇒③설계평가의적정성·공정성제고
·미관등주관적요소가작용되는사항외에는경제성지표등객관성있는
지표를 마련하며 주관적 평가에서 일부 평가자에 의해 평가가 좌우되지
않도록그기준을정비

·각 부문별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 및 배점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객관적인
근거없는평가에의해낙찰자가결정되지않도록그기준을정비

·주요자재, 구조형식, 적용공법등에대한VE(Value Engineering)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를 경제성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관련 경제전문가를
위원에포함.

·설계평가결과공개및이의신청절차구체화

䤧 보증제도 개선

가) 보증기관의계약이행검증강화및연대보증제폐지

○보증기관은주로담보설정등으로보증사고에따른위험을회피하고있어적절한
계약이행가능성에대한검증이미흡
- 낙찰금액 등을 고려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덤핑입찰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연대보증인제는연쇄도산의부작용과함께보증심사를소홀히하게되는
문제점내포

⇒①저가낙찰등수익률이낮은공사수주가증가하는업체에대해서는신용평가
등급별로보증제한예고제등을실시할수있도록관련정보제공등여건조성
*보증제한예고제 : 추후 수익률이 낮은 공사 수주시 보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미리당해회사에경고하는제도

②우선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연대보증이가능토록특례설정
*학교, 재해복구 등과 같이 완성이 시급한 공사, 연속적으로 시공이 이루어
지지않을경우후속공사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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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체결 후 보증방법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문화(연대보증인을
이행보증서로대체하는경우등)

④하자보증을단계적으로실손보장형으로전환하는방안마련및구조물특징
에 따른 하자보증의 다양화(성능보증 기타 수요기관 요구에 따른 하자보증
강화등) 추진(’06. 상반기)

⑤최저가낙찰제확대에대응한보증강화방안마련
·공사이행보증 대상공사(현행 5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 및
이행능력확인필요공사에대한보증금액상향조정등

나) 보증·보험취급기관확대

○건설관련 보증시장은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 2개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보증관련시장기능이취약
* 은행은BIS 규제로건설보증기피, 손보사는금감위미허가로진입불가
⇒건설관련보증(보험) 취급기관을확대하기위한로드맵수립(’06. 상반기)
·보증시장여건을고려한개방일정을관계부처와협의하여제시
·건설공사관련보증을보험으로도가능케하거나손보사, 은행등도보증상품을
취급할수있도록개선

䤧 감리제도 개선

가) 부실시공책임주체의명확화

○책임감리대상공사는손해배상보험(공제)을의무화하고있으나가입기간을공사중
으로한정하고있음.
- 하자발생이부실감리에기인하는경우책임추궁곤란

⇒①감리자의 책임과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메뉴얼화) 하여 부실시공 발생시
감리자도책임질수있도록계약문서에명문화

②감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기간을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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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까지확대
·책임기간을감리자는감리계약(착공~완공) 기간으로하고, 감리업체는하자
담보책임기간범위내로함.

③부실시공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품질검사 및 확인에 대한 기록을
작업단위로 시공자, 감리자가 서명함으로써 향후에도 추적이 가능토록 정보
시스템구축

④부실시공에대한감시체제마련(신고편의및인센티브제공등)

나) 감리전문회사육성및감리자선정의투명성강화

○총공사비가100억원이상인교량, 댐등22개공종의건설공사및발주기관이필요
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에책임감리시행
- 감리회사선정시당해공사의설계실적이있을경우가점(2점)을부여, 설계자가
감리할경우설계오류의지적이곤란하며타감리업체가입찰참여를기피

⇒①저가수주공사등감리강화가필요한공사에대해서는감리대가기준을상향
조정하고감리능력강화방안마련

②감리입찰시당초설계자에대한가점제도를폐지하되, 감리업무중설계자가
수행하는것이효율적인부문은설계자가수행하거나설계자의협조를받아
수행토록제도화

③감리전문회사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개선
·발주청이원래기준과다른기준을정하여적용할경우홈페이지에사전고지
하며낙찰자선정후최종평가결과를인터넷등에공개

다) 감리자의교체및평가의명확화

○감리업체가기투입된감리자를교체하여타입찰에참가시키는현상이발생하여
감리부실화초래
⇒①감리자의교체요건에대한심사강화및고의교체시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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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리사후평가제도입및사후평가내용을감리입찰시활용
·감리전문회사및감리원에대한사후용역평가를실시하여우수감리자우대
방안을마련·시행하며사후평가항목에사용자의품질평가분야추가

䤧 기 타

가) 건설현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선

○건설업은 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설치·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수급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주간 협의체와 유사한
기능을수행

⇒건설업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대상에서제외하고, 사업주간협의체가실질
적인기능을수행하도록개편

나) 건설공사시험실및시험장비설치기준완화

○건설공사품질시험을품질검사전문기관이대행하는경우에도시험실및품질관리
자의의무배치기준을과도하게적용
- 중소규모건설업체는품질관리기술자확보가곤란한실정
⇒시험실의의무설치폐지및발주기관과협의후설치유무결정
·품질관리자의배치기준완화

4) 추진일정

○관련법령정비등후속조치(’05. 12월~’06. 5월)

○추진상황점검·평가및대책보완(’06. 6월~’0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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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종 부담금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진정용사무관(Tel. 2100-8799, forest@opc.go.kr)

1)추진배경(정책환경)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해 관련 원인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외의금전부담으로준조세의일종으로,
- 부담금은결국기업부담을가중시켜경영환경을악화시키는주요인이되고있으며
국민들에게도큰부담이됨.
※중소기업1개사준조세부담(04년中企協조사) : 연간약1억2,500만원(조세의
125.3%, 당기순이익의45.7%, 연구개발비의98.4%)

○우리나라에는현재102개의특별부담금*이있으며, 04년징수액은10조원에달하여
국세수입(111조원)의약9.1% 수준이며, 
*특별부담금 : 부담금관리기본법상부담금(법정부담금중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제외)
- OECD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조세및사회보장기여금부담률은낮은반면,
부담금을많이활용하고있으며징수규모도과다한수준
※OECD 국별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순위(’03) :
①스웨덴(50.8%), 프랑스(44.2%), 독일(36.2%), 영국(35.3%), 일본(25.8%),
한국(25.3%)

※GDP 대비부담금징수규모(’03: 조세연구원) : 일본0.2%, 한국1.2%.

○징수와 사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정부재정 운용에
대한기업과국민의불신이가중되고있으므로, 각종부담금정비를통해기업과
국민부담을경감하고, 정부재정의효율성을제고함.

2) 규제실태및문제점

○현황
- 각종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1. 12월‘부담금관리기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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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운용하고있으며, 1961년최초부담금도입이후종류와규모가지속적으로
증가하여2004년말현재총102개에징수액10조원에달함.

- 소관 부처별로는 환경부(25개), 건설교통부(23개), 농림부(9개) 순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징수액규모로는산업자원부(22.8%), 환경부(18.1%), 재정경제부(16.1%) 순임.

○문제점
- 동일한부과대상또는특정분야에유사부담금을중복부과하거나,
- 정책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이 낮거나 정책목적 달성 또는 환경변화로 효율성이
떨어진부담금계속존치하며,

- 부과조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거나 부과목적 또는 부과액 대비 징수규모가
과다한경우등부과대상, 부과요건, 산정기준및부담률등이불합리하고,

-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효율적인부담금관리제도운용이미흡

3) 개선방안

○유사한취지로부과되는부담금의중복성해소
- 과밀부담금과교통유발부담금중복부과해소 : 과밀부담금을징수하는경우에는
초기일정기간(예: 5년) 동안은교통유발부담금을감면

- 산지전용시 예치보증금 이중부담 해소 : 개발행위이행보증금에 산림복구비용
예치금이이중계상되지않도록법령에명시하고, 기예치된산림복구비용예치금
해당부분에대해서는반환조치

-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동시부과시 부담경감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기반시설부담금이동시에부과되는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일부감면
(예: 10%)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품은 폐기물
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폐지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은 폐지하되,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대한비용은수질환경보전법을보완하여징수

- 축산폐수배출기준위반시제재체계일원화 : 배출허가기준위반시허가대상시설
과신고대상시설에대한제재체계를일원화(과태료)

○부담금의정책적유효성및합리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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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징수실적없는부담금제도폐지추진: ①4개*의수익자및손괴자부담금
우선폐지, ②최근3년이상징수실적없으며, 향후징수가능성이적은부담금의
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폐지하되, 내년1/4분기까지각부담금별실태조사한
후폐지여부결정
*사방사업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농어
촌도로정비법및하수도법에의한손괴자부담금

- 손괴자부담금과원인자부담금통합: 수도법, 도로법에의한손괴자부담금을원인
자부담금으로통합

- 시설부담금부과기준개선: ①기존시설물소유자에게시설부담금부과시의견
청취기회부여, ②기존시설물소유자에게는산업단지(유통단지) 지정으로증가
되는편익의범위내에서부담금을부과하도록법령에명시

-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부가금 개선 :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부가금에
대한 지출은 우선 대중골프장 투자에 사용하여 연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부가금의폐지방안마련

-수질개선부담금의형평성제고: 먹는샘물과기타샘물간실질부담액차이대폭축소
-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개선 : 학교용지비용확보방안을별도마련한후, 학교용지
부담금을폐지

- 출국납부금(국외여행자납부금)운영개선 : 관광진흥개발기금이수행하는사업중
직접지원사업(국내관광객유치지원등)의비중을확대하고, 부담자와의연계성을
강화(문화관광부)

○부담금의불합리한세부사항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운영 개선 : ① 사업주의 부담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부담금과초과채용장려금의수지균형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운영할수
있는종합적인개선방안마련, ②부담기초액산정시업계참여확대방안강구

- 경유자동차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개선 : 교통세개편과연계하여, 내년상반기
까지종합적인추진방안검토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운용개선: 여유자금규모등을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및전력연구개발사업을확대하는등기금사업적극추진

- 기간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부담경감: ①부담금부과의투명성및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 부과근거 및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② 타사접속
료의 이중부과 해소방안 마련(출연금 약 150억원 감액효과), ③ 당기순이익의
일정범위내로출연금한도를정하도록부과기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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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부담금관리·운영방안마련
- 부담금 신설억제 및 일몰제 법규화 : ①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부과대상과의
연계성검토등부담금신설심사를강화하여신규부담금설치를억제, ②부담금
부과 신설 심사시,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하
여는존속기한을법령에명시하는부담금일몰제법규화

- 부담금부과형평성및효율성제고 : 유사부담금간부과수준의적정성, 부담금
과다징수여부등에대하여주기적으로검토할수있는평가체계마련

- 부담금부과실적및사용내역공개: 매년전년도부담금운용내역을소관부처와
예산처에서인터넷등을통해일반국민에게공개

4) 추진일정

○부처별세부시행계획수립·제출(’05. 12. 15)
- 시행규칙·고시등은1개월이내개정완료
- 법률·시행령은2개월이내국무회의심의완료

○관련법령개정등후속조치이행( ’06. 2월)

(13)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집필자: 강상기사무관(Tel. 2100-8758,  kangsg@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 협의·이행을 거쳤음에도 시공시 환경
훼손논란발생등제도의실효성한계
- 대형국책사업뿐만아니라중소규모의건축·개발사업도영향평가문제로지연
·표류사례발생

○사업자는영향평가의과다, 비용과중, 사업지연등의부담호소
- 연간 1,329건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1,058억원 소요, 사업지연비용 5조
4,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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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심사기관(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서는 평가서 부실작성, 평가대행업
체의전문성부족등문제제기

2) 규제실태및문제점

(가) 현황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한규제는총28건

○1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4개의 영향평가서 작성,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시
시간필요

1) 실제평가서작성일수(환경영향평가의경우4계절조사등에소요)
2)  3)법정일수: 주민공람, 설명회·공청회 기간, 협의기관의 평가서 검토·통보

소요기간

(나) 문제점

○영향평가제도가 과다하여 평가서 작성에 과도한 시간·인력·비용 소요 등
국가·사회적부담가중

○영향평가협의절차의불합리한운영으로제도에대한불만원인

○영향평가서부실작성, 평가대행업체의전문성부족등평가서의신뢰성문제다수
발생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계 평가서 작성 주민 의견수렴 행정기관 협의 등

28건 8건 3건 17건

구 분 총소요일수 평가서작성1) 주민의견수렴2) 행정기관협의3)

환 경 480~515일 1년 70~105일 45일

교 통 235~270일 120일 ″ ″

재 해 205~240일 90일 ″ ″

인 구 ″ ″ ″ ″



3) 개선방안

(가) 환경영향평가

○중복되는환경영향평가항목일부폐지
- 사회·경제환경분야평가항목중교통·문화재항목폐지

○국가환경DB 활용으로평가서작성기간단축및부실방지
- 평가서작성자가활용할수있는환경DB(환경조사자료, 국가환경측정망자료)
구축·제공

○불합리한협의의견에대한이의신청절차개선
- 환경부에 산업계·공익위원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이의신청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해심사의공정성제고

○조건부협의제도도입
- 조건부협의제도를도입하여중대한보완사항이아닌경우사후보완을조건으로
영향평가협의완료조치

○경미한사업계획변경시환경영향저감방안작성생략
- 경미한사업계획변경으로환경영향저감방안작성을생략하도록사업계획변경
의기준명시

○평가서부실작성방지및평가대행자책임강화
- 환경영향평가서부실방지방안마련하되①평가대행기관을환경부(지방환경청)가
지정(비용은 개발사업자 부담) ②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계획서」로변경③개발계획설계자의평가대행금지④부실평가시평가대행
사업자및책임자에대한벌점제도입을검토

- 택지, 도로, 골프장등사업유형별로평가서표준모델을연차적으로사업자에게
작성·제공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및협의기준초과부담금투명화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오염배출허용범위 협의기준 및 초과부담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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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마련하여공표
※협의기준: 환경영향평가결과를기초로설정한환경오염물질배출기준

○사전환경성검토에스코핑(scoping) 제도도입
- 중요항목에 대해 집중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전환경성검토에 스코핑(Scoping)
제도도입

(나) 인구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폐지
-인구영향평가를폐지하고필요한평가항목을환경영향평가로통합하되인구평가
항목의대상지역및사업을조정
※대상지역: 수도권지역
※대상사업: 일정규모이상의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개발사업

(다)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폐지
-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하되 대신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에대하여적용기준을차등화

-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처리대책을 작성하여 사업
승인기관에서검토

- 시설물의 경우 건축허가 서류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처리대책을
첨부하여건축위원회에서심의·검토하되유발교통량이적은시설물을제외

(라)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폐지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홍수·토사·사면안정에 대한 방재대책기준(우수유출
저감대책수립기준포함)을제정하여사업자가설계시적용할수있도록제공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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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월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개선방안결정(’05. 12. 22(목)

○개선방안에대한세부추진계획수립(’06. 1. 23 )

○개선방안에대한후속조치사항이행(’06. 12월)

(14) 국·공유재산제도 개선방안

집필자: 서병찬전문위원(Tel. 2100-8767, chan456l@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䤧국(공)유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유 자산으로 공공재·환경재·비축재·재정 수입원

등의다양한기능수행

○용도별로행정재산, 보존재산및잡종재산으로구분되며, 유형별로는토지, 건물,
공작물, 유가증권등으로구성
※행정재산은 공용(청사·학교 등), 공공용(도로·하천 등), 기업용(철도·통신
등)으로구성되고, 보존재산은문화재·사적지등

※잡종재산은 행정·보존재산 이외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주된 정책대상이면서도
관리가가장부실한것으로평가되어옴.

○국·공유지는 국토면적의 30.4% 수준(국유지가 22.7%, 2.3만㎢)으로 국민경제·
생활에중요한비중을차지
※외국의국토면적대비국유지비율: 미국24.8%, 일본23.6%

䤧그 동안 국·공유재산 관리정책은 소극적인 유지·보존 위주에서 적극적 매각·비축 및

활용중심으로전환되고있음.

①정부수립이후조세등의재정수입부족분충당및경제개발투자재원조달등을
위해국·공유재산을적극매각

②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조세 등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국·공유
재산의보존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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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부터국유재산관리계획을도입하여국·공유지매각을제한하고유지·
보존중심으로정책기조를전환

③그러나, 유지·보존위주의정책만으로는한정된국토의효율적이용및국민의
다양한행정서비스요구충족에한계가있음에따라
- 1994년부터국·공유재산관리정책방향을소극적유지·관리로부터확대·활용
위주의적극적관리로전환추진
※국유재산 매각 대금을‘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확보’등에
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 ’94)

※유휴국유지등의활용도제고를통한재정수입증대및국민편익증진을위해
국유지개발신탁제도도입(’94)

※기타국민편익증진및국·공유지활용도제고를위해임대료체감제도도입,
시설물설치기준및교환요건완화등의제도개선추진

䤧그러나, 아직 국 공·유재산 관리가 유지·보존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공

유지의활용도가저조한수준이며

※경찰청등 15개기관이263만평의유휴행정재산보유. 잡종재산중임대등으로
활용되지않고있는토지가77%(4.2억평)[ 감사원감사,  ’05. 8 ]

○일본인명의재산 등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부진, 무단점유토지 과다 등의 관리부실
문제도지속적으로제기
※일제침략, 한국전쟁 과정에서 재산공부 멸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지게 된
역사적요인도작용

2) 규제실태및문제점

䤧매각·교환등을통한국공유재산가치제고미흡

○국·공유재산보유필요성에대한근본적인검토없이, 매각기준을너무엄격히하여
국토이용의효율화에한계

○국·공유재산매각시유효입찰인정요건, 감정평가대상재산등의기준이엄격하여
원활한매각에어려움

䤧대부제도의탄력성부족에따른활용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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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용도 구분, 대부료율 산정기준 등 대부료 체계가 너무 단순하여
현실적합성이저하

䤧 국공유재산관리체계의효율성부족

○국·공유재산관리담당자의전문성이취약하고, 적극적재산관리행태를유도할수
있는유인이부족

○국·공유재산관련정보공유제한등으로국공유재산관리업무처리의효율성이저하

3) 개선방안

(가) 보존부적합 재산 등의 매각기준 완화

○국·공유지를건물바닥면적의2배이내매각후, 잔여토지가보존부적합
※재산에해당되고위치·형태·용도등으로보아잔여토지를동일인에게매각하는
것이합리적인경우일괄매각허용

(나) 공공목적의 매각 기준 보완

○주민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체명의로 국·공유지를
매입할 경우 수의매각 허용. 다만, 당해지역에 활용가능한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을우선적으로매각

(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

○정보처리장치(자산관리공사On-Bid 등)를통한국유재산매각입찰시 1인이매각
예정가격이상으로입찰에참가할경우2회입찰부터유효한입찰로인정하고공유
재산매각에대하여도06년말까지도입방안검토

(라) 감정평가절차 간소화대상 기준 상향조정

①2개이상감정평가를받는국유재산의추정예정가격기준을상향조정(300만원)
→시1천만원, 시외500만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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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정평가 제외 대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 또는 시가표준액
(건물)을기준으로예정가격결정

(마) 공(공)용·공익적 목적의 교환요건 완화

○공(공)용또는공익적목적으로국·공유재산과사유재산을교환할경우재산종류
(동종또는유사재산) 요건을완화

(바) 대부료 산정 재산용도의 세분화

○전수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06년말까지국·공유재산대부료산정기준(재산용도
및대부료율등)을보다세분화·합리화

(사) 경작용 토지 대부료 산정방식 개선

○06년말까지경작용대부료산정방식을개선

4) 추진일정

○관련법령개정등후속조치이행(’06. 9월)

○추진상황점검평가(’06. 4/4분기)

(15) 소프트웨어산업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유영상전문위원(Tel. 2100-8799, heyyoo@opc.go.kr)

1) 추진배경(정책환경)

○소프트웨어(S/W)산업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산업핵심 인프라이며, 미래의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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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S/W 시장규모는03년5,700억불수준이며, 07년에는7,200억불수준으로
연6.4% 성장전망

○국내S/W산업시장규모는97년5조에서05년25조수준으로급격히성장
- IT서비스분야, 디지털콘텐츠및패키지S/W 분야에전체적으로총6,300여기업
및약20만명의S/W 개발자종사

○공공기관의S/W 개발발주액은2003년전체국내S/W 시장의약16%로높은수준
이며, S/W 기업및시장환경조성에큰영향을미침.

○국내대기업들의계열사위주S/W사업발주정책이중소기업에게는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세계적인S/W기업으로의성장에제약으로작용
- 영세한다수중소기업은퇴출되지않고기술보다는가격경쟁으로생존

○따라서공공부문의계약합리화, 경쟁기반확대및지원체계개선등을통하여S/W
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특히‘제값주고받기’환경조성을유도할필요성대두

2) 규제실태및문제점

○S/W산업에관한기본법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부)」이고, 이밖에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법, 청소년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관련
- 동법령은청소년유해성심의등일부사항을제외하고는지원사항위주로규정되어
있으며, 기업들도규제로인한불편을호소하는사례는타부문에비하여적음

○그러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등 일부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어 업체간
공정경쟁을제약
- 중소S/W기업에대한일부지원기준이타업종에비해불리하게적용되는사례도잔존

○일부공공기관에의한S/W 사업계약관행이S/W산업발전에부정적으로작용
-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무리한 과업내용 변경 및 무상 유지보수 등
불합리한조건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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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발주대형S/W사업은제안서작성에큰비용이소요되나탈락자에대한
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참여업체의부담으로작용
- 장기계속용역계약의경우지체상금부과의기준이불명확하여혼선초래

○외국인우수인력유치절차, 정보통신공사업의수주제한등일부규제가중소S/W
기업의영업활동에제약으로작용
- 게임등급분류심의시심의위원의선정및심의과정등에서투명성을확보할수
있는절차미흡

3) 개선방안

○품질인증수행기관의다양화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만을 S/W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서비스의 질
저하및공정한경쟁을제한

⇒품질인증기관지정시필요한시설·인력등지정기준과지정절차를구체화하여
지정을확대할수있는기반을조성

○S/W산업지원제도개선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지원시제조업은최고3억원(1년사업의경우1억원)을
지원하고있으나S/W사업의경우최고5천만원으로제한

⇒사업지원시S/W사업분야도타업종과동일하게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대상 평가시 우대조건에 신기술·신제품 관련
인증이제외

⇒사업지원대상평가시IT 등신기술·신제품관련인증도우대조건에포함.
-벤처기업확인신청후부적격으로통보받은경우6개월이경과되지않으면동일한
유형으로재확인신청이불가능

⇒부적격통보후6월전이라도벤처기업요건이충족되면재신청이가능하도록개선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05. 12월현재GS 인증실적

비고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GS시험 7 99 189 171 267 733

GS인증 6 27 31 54 125 243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한제도개선
- 중소 S/W사업자의 참여지원을 위한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제한제도가
대기업간공정경쟁을저해

*대기업인 S/W사업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사업자를말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호관련별표1)
⇒대기업사업금액의하한을5억원으로일원화하되시행초기인점등을감안하여
단계적으로통합

○공공기관발주S/W사업에대한표준계약서작성
- S/W사업관련공공기관과의계약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을적용토록
하고있으며이외의별도표준계약서는부재

- 건설·엔지니어링 중심인 타 기술용역과 달리 S/W사업 특성상 현행 기술용역
계약조건적용곤란

⇒S/W용역계약일반조건(표준계약서)을 업계 참여하에 제정하고 각 부처가 준수
하도록조치

○과업내용변경에따른계약금액조정기준마련
- 발주자요구에의한과업내용변경이빈번하게이루어지나개발범위및과업내용
변경에대한세부기준이없어분쟁소지가큼

⇒S/W과업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쟁시 과업내용변경에 대해
객관적판단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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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분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 2천억원 이상

매출액 2천억원 미만

1단계(현행) 

10억원 이상

7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단계

5억원 이상

2단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인S/W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정통부고시)

대 상 업 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1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7억원 이상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5억원 이상



○하도급제한규정의개선
- 공공기관발주시스템통합사업(SI)의하도급시발주관서의승인을요구하는규정
이 없음에도, 발주관서의 승인없는 하도급은 부정당업자의 지정요건으로 작용
하여입찰참가자격을제한

⇒일정규모이상의하도급인경우승인근거조항신설
- 발주관서가하도급을명시적으로승인해주지않는경우가있어암묵적으로수행
함으로써부정당업자지정사유를지닌채사업하는결과초래

⇒S/W사업에 한하여 수급자가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발주자가 승인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없는경우승인으로인정

○특정모델이아닌공통사양으로사업발주
- 공공기관사업발주시제안요청서에S/W의특정모델혹은특정확장자명을명시
함으로써개발자가특정모델구입을위하여고비용을부담하여야하거나패키지
S/W의사용이제한되는사례발생

⇒발주시 제안요청서에 특정 모델 및 특정 확장자명을 명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하되, 시스템운용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예외인정

○하자보수및유지보수기준의명확화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공사의하자보수는규정되어있으나, 용역
의하자보수에대해서는명시적인규정이없어발주관서가하자보수기간이외의
하자보수나유지보수에대해서도무상으로제공하도록계약체결유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용역사업에대한하자보수근거조항을삽입하되, 민간
부문의계약에대해서는공청회등의견수렴을거쳐단계적으로시행

○S/W사업제안서보상기준마련
- 공공기관발주의경우제안서작성비의일부를보상할법적근거는있으나세부
기준이마련되지않아보상이이루어지지않음

⇒S/W사업제안서 보상 지급대상사업, 지급대상 제안서, 수령자, 지급기준, 예산
책정등관련세부기준마련

○장기계속용역계약지체상금부과제도개선
-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S/W
사업자에게과도한부담을주는사례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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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용역계약사업에서지체상금은총계약금액이아닌지체된연차별계약
금액을기준으로부과하도록개선

○S/W 기술자의등급및자격기준개선
- 공공기관 발주사업 대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S/W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사업대가기준을준용함으로써경력보다는창의성을중시
하는S/W산업에부적합

⇒S/W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가산정 노임단가의 기준이 되는 S/W산업 기술
자의등급및자격기준을마련

○게임물심의제도개선
- 등급심의결과에대한판정근거를구체적으로통보하지않아이의신청등신청자
의사후시정및영업활동에지장초래

⇒희망등급신청과상이하게결정·통보하는경우판정이유를구체적으로명시
- 등급분류신청인에게불리한등급심의결정을하는경우에도신청인의의견청취
없이결정

⇒신청인에게불리한결정을하는경우사전에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되아케이드
게임을제외하고우선실시

- 등급결정이 관련업계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이에 관여하는 예심
위원이나소위원회위원의인선과운영규정이미흡

⇒예심위원및소위원회위원인선규정과예심운영규정등을마련
- 온라인게임의경우, 20일 이내에내용변경사항을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빈번한내용변경으로신고대상건수가지나치게많아업계의부담으로작용

⇒내용변경신고대상범위를합리화하여업계의부담을줄이면서신고제도의실효
성을높이도록개선

○외국인우수인력유치절차의개선
- 외국인E7사증(비자) 발급신청시관계중앙행정기관(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등)의
추천이필요하나채용기업의매출액등의기준으로인하여신규사업자는외국인
기술인력의채용이곤란

⇒신규기업의경우자본금, 기술력, 매출액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추천이가능
하도록개선

- 외국인을고용하고있는법인의경우, 법인성격의변화가없는대표자변경시에도

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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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어과태료부과사례발생
⇒외국인 고용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의무를 삭제하되, 산업연수생의 보호,
관리의측면에서산업기술을연수시키는대표자변경시신고의무는존치

○정보통신공사수주제한의완화
- 정보통신공사 발주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S/W
개발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주 후 S/W
사업자에게하도급을주게되어S/W사업자의채산성악화

⇒기술적 특성에 따라 S/W 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
사업을등록하지않은S/W사업자도참여가능하도록개선

○불명확한자료제출규정의개선
- 정통부장관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관계물품·서류등을제출하게할
수있으나, 자료제출요건을‘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행정조사의예측가능성을침해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위배되는 혐의를 발견한 경우 등에 한정하되, 타 업체의 위반사례
조사를위한사업자의협력의무는부여

4) 추진일정

○부처별세부시행계획수립·제출(’06. 1월)

○관련법령개정등후속조치이행(’06. 1월)
- 시행규칙·고시등은계획제출후2개월이내개정완료
- 법률·시행령은계획제출후3개월이내국무회의심의완료

○추진상황점검·평가및대책보완(’0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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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지난1998년에발족된이후에중앙행정기관의기존규제에대하여
1998년, 1999년 2회에걸쳐기존규제의50%를감축한바있다. 당시에는외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써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취해졌고, 국제사회에서도획기적인정부개혁조치에많은찬사를보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규제 50%의 정비조치는 규제개혁이 양적으로
한정되어추진되었다는일부지적이있었다. 이에따라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2차
기존규제 일제정비를 끝으로, 기존규제에 대한 전수정비보다 개별 주제별 개혁방안
마련, 신설·강화규제의사전억제작업등에중점을두어규제개혁을추진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2004년부터과거의일률적인50%감축목표
설정보다는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정비토록 하였고, 특히, 2005년
부터는 정부업무 평가에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2.5점을 반영하게 되어 추진실적이
우수한부처는정부업무평가에서높은점수를부여받도록하였다.

40개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였는데2005년도에는기존규제7,875건중1,076건을정비하기로하여정비율은
13.7%이다.

아울러각부처가주도적으로기업또는국민생활에큰불편을초래하고파급효과가
큰46개분야를규제개혁중점분야로선정하여, 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선정된
과제는관련공무원, 이해당사자등수요자, 관련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필요시T/F 구성)하고, 지자체, 업계등현장을직접청취하거나민원·규제개혁
건의사항등을분석하여수요자또는현장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였다.

제2 절부처개별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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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845 151 17.9 

경찰청 236 21 8.9 

공정거래위원회 163 20 12.3 

과학기술부 225 9 4.0 

관세청 121 51 42.1 

교육인적자원부 185 18 9.7 

국방부 13 1 7.7 

국세청 20 4 20.0 

금융감독위원회 552 80 14.5 

기상청 14 1 7.1 

기획예산처 0 7 0.0 

노동부 356 62 17.4 

농림부 503 31 6.2 

농촌진흥청 8 2 25.0 

문화관광부 262 32 12.2 

문화재청 77 7 9.1 

방송위원회 33 5 15.2 

법무부 125 12 9.6 

병무청 29 10 34.5 

국가보훈처 46 2 4.3 

보건복지부 820 84 10.2 

산림청 133 25 18.8 

산업자원부 416 80 19.2 

소방방재청 186 29 15.6 

식품의약품안전청 141 21 14.9 

여성가족부 50 2 4.0 

외교통상부 35 9 25.7 

중앙인사위원회 0 1 0.0 

재정경제부 402 44 10.9 

정보통신부 262 34 13.0 

조달청 11 2 18.2 

국가청렴위원회 3 1 33.3 

중소기업청 60 15 25.0 

통일부 21 7 33.3 

특허청 39 4 10.3 

해양경찰청 73 4 5.5 

해양수산부 604 66 10.9 

행정자치부 167 52 31.1 

환경부 639 70 11.0 

합 계 7875 1076 13.7 

부 처 명
등록규제수(A) 정 비 계 획

(’04년말) 건 수(B) 비 율(B/A)

(1) 개별규제정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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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규제개혁중점분야

부 처 명 건 수 규제개혁 중점분야

보건복지부 3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및 급여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건설교통부 2 항공운항 및 점검규제 개선, 도로연결·점용 규제개선

환경부 2 수질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사업장폐기물 관리 개선

해양수산부 1 선원의 교육훈련 및 승무기준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3 수시공시제도 재정비,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제고,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활성화

농림부 2 농축산물 유통규제 개선,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및 농지전용 규제 완화

산업자원부 1 열사용기자재(관류보일러)의 검사기준 및 절차개선

재정경제부 2 금융지주회사 설립규제 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업 육성

노동부 2 산업안전분야 검사·검정제도 개선, 근로자건강진단규제 합리화

문화관광부 1 관광 및 체육 분야 법정교육제도 개선

정보통신부 2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마련, 무선국 허가제도개선

경찰청 3 운전면허제도개선, 민간경비 건전육성,사행행위등규제 정비

과학기술부 1 방사선이용업체 검사규제 정비

소방방재청 1 소방분야 규제 합리화

교육인적자원부 2 방송통신고 설립·운영 자율, 대학교원 인사제도개선

행정자치부 1 옥외광고물 분야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 지주회사 제도 활성화, 하도급분쟁의 효율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 2
의약품 제조 관련 복합민원처리 개선, 의료기기 제조·수입 관련

품목류별 품목허가제도 도입

산림청 1 산지전용 관련 허가제도 개선

법무부 1 외국인력 채용범위 확대

문화재청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제도 개선,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규제 개선

관세청 1 관세징세제도 개선

중소기업청 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제도 개선

해양경찰청 1 선박구난자격 기준 완화

병무청 2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전문·산업기능요원 인력제도 개선

통일부 1 남북한 반출입 분야 규제 개선

국세청 1 연말정산 간소화 등 원천징수 분야 개선

국방부 1 군사기지·시설보호 관련 규제정비

28개 46건

제2절 부처 개별규제 정비



2. 주요정비내용

① 금융·세제 분야 : 총 179건

·증권사에파생결합증권취급및신탁업을허용하여금융산업의균형발전및금융
시장의자금중개기능제고(재정경제부)

·신용정보업자에대한수수료한도규정을폐지하여차별화된서비스제공및업계
수익구조개선유도(금융감독위원회)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금 사후정산기간을 단축(3개월 → 1개월)하여 업체의
자금부담을경감(관세청)

② 산업·통신 분야 : 총 191건

·창업투자회사의조합에대한의무출자비율완화(5%→1%) 및연차별투자의무비율
폐지로투자활력제고(중소기업청)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를 허가대상에서 인증대상으로 완화하여 홈네트워크를
활성화(정보통신부)

③ 건축·교통 분야 : 총 172건

·건축허가 전에 부지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사전결정
제도를도입(건설교통부)

·운전면허소지자에대한정기적성검사기간을연장(3개월→6개월)하여검사대상
자(연간300만여명)의편익증대(경찰청)

④ 사회·법무 분야 : 총 179건

·공무원·교사 선발시 국가유공자 등 가점합격자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일반
국민의공무담임권침해최소화(국가보훈처)

·국민입국신고서및외국인출국신고서폐지로공·항만이용객(연간1300만여명)의
편의제고(법무부)

⑤ 노동·보건 분야 : 총 167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건설현장특성에맞게사용토록허용하여건설업자(총 6만
8천여개소)의자율적재해예방활동유도(노동부)

·교도소등수형시설수용자에대한건강보험적용을가능토록하여수용자의건강
권및의료이용권보장(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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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분야 : 총 188건

·제조일로부터5년미만의팽창식구명뗏목의검사주기를연장(매년1회→5년동안
2회)함으로써해운기업의부담완화(해양수산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인 선정 및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로 민원인
(연간11만여명)의편의제고(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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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협회, 공사, 공단 등 준공공기관은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거나의무를부과한다. 이러한규제는국민들에게실질적인부담과직접적인영향을
주지만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준공공기관에의한규제에대한정비가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이에 정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체감도를제고하기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상의행정규제는아니나정부산하기관, 유관
단체, 법인, 협회등준공공기관의정관, 내규등의형식으로규정되어국민들에게실질
적인부담을주는규제, 즉유사행정규제에대한정비작업을추진하였다. 

각년도별구체적인내용들을살펴보면, 2000년도에는투자·출자기관, 협회등의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행정규제 1,675건을 1,208건으로 줄였는데 이 수치는
제1단계정비작업으로는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다고볼수있으나, 800여개에달하는
정부산하기관을감안할때유사행정규제에대한정비실적은미흡한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표적인 분야에 대한 시범정비를 통해 유사행정 규제
정비모델을마련하고이를토대로본격적인유사행정규제정비작업을추진하였다.

2001년에는 건축, 해양수산, 산업자원, 문화관광,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유사행정
규제122건을발굴하여이중69건을폐지하고53건은개선하였다.

이어, 2002년도에는 2000년도 부처 중심의 유사행정규제 정비결과 및 2001년도
시범정비작업결과를분석하여대표적인준공공기관 12개를선정하고, 동 기관에해당
하는유사행정규제를유형별로정리하여「유사행정규제정비모델」을마련하였다.

제3 절유사행정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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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래 위와 같은 유사행정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당초기대에못미칠뿐만아니라국민들의규제개혁체감도역시크게개선
되지못하였다. 또한 그동안행정의효율성제고를위해행정기관의권한을위탁받아
집행하는기관및대상업무가증가됨에따라유사행정규제가증가하고, 경제사회환경
변화로불필요하거나불합리한규정이나타남에따라준공공기관을대상으로유사행정
규제를재정비할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유사행정규제의 집중적인 정비작업을 위해 2005년 1월「유사행정 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산하단체·협회, 법인,
특별법에의해설립된기관등규제와관련성이높은기관들을대상으로, 준공공기관이
정관·내규를운영하는과정에서국민생활에불편을끼치거나회원에게부당한부담을
주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일제 정비하여 규제개혁 효과의 저변확대를
이루고자하였다.

2. 기본원칙

유사행정규제정비를위한기본원칙은세가지로, 법적합성의원칙, 적정성의원칙,
순응성의 원칙이 있다. 법적합성의 원칙은 정부산하기관 등 법정단체에 의한 유사
행정규제는관련법령에규정된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자발적단체·협회에의한
유사행정규제는민법및소관부처「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규칙」의취지내에서이루어
져야한다는내용이다. 

적정성의원칙은법적으로적합한유사행정규제라할지라도구체적인규제의수준과
방법은그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되어야
함을말한다. 마지막으로순응성의원칙에따르면, 알기쉽고보편적인용어를사용하여
피규제자가쉽게이해하고준수하는데에어려움이없어야한다. 또한 지식정보화등
규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규제의 내용과 방법을 적시에 보완하여야 하는데 전자적
방법으로의서류접수등이그예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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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성과

(1) 총괄

2005년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509개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행정규제
재정비를 추진한 결과, 총 754개 규정상 유사행정규제 2,297건을 검토하여 이 중
1,006건(44%)을 정비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비대상 1,006건 중 257건(26%)을 폐지,
749건(74%)을개선하였다. 다만금융분야의유사행정규제는주로회원사간협의를통합
자율규제가 대부분으로 정비율(15.9%)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유사행정규제정비성과를보면다음과같다.

(2) 주요 정비내용

䤧주무관청의협회에대한과도한간섭폐지·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해산은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가능한데도 승인·허가를
받도록한규정이폐지된다. 한국자연보전협회의협회지부설치시주무관청의승인을
받도록하는정관역시폐지하였으며,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주무관청의정관변경
허가사항이 아닌 사항(예 : 수출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체결 및 해외주재원의 임기)도
허가를받도록하고있는규정을폐지하였다.

분 야
대 상 정비대상 총 유 사 정 비 계 획

기 관 수 규 정 수 규 제 수 존 치(%) 폐 지(%) 개 선(%)

재경금융 32 125 429 361(84.1) 20(4.7) 48(11.2)

건설교통 29 55 193 92(47.7) 35(18.1) 66(34.2) 

산업기술 92 129 259 76(29.3) 42(16.2) 141(54.4)

환경노동 26 53 512 325(63.5) 76(14.8) 111(21.7)

문화복지 136 152 360 159(44.2) 16(4.4) 185(51.4)

농림해양 143 186 432 235(54.4) 59(13.7) 138(31.9)

일반행정 20 34 74 29(39.2) 8(10.8) 37(50.0)

기 타 31 20 38 14(36.8) 1(2.6) 23(60.5)

계 509 754 2,297 1,291(56.2) 257(11.2) 74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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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화생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추천에 의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주무
관청의승인을받도록하는규정과환경관리공단의보수규정에있는직원의특별공로
퇴직급여 지급결정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는 규정 역시 예산승인과 중복된 규제로
폐지하였다. 또한 주무관청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한국기상협회의 정관도
해당기관의자율성을침해한다는이유로폐지하였다.

䤧위임·위탁업무관련규제개선

위임 및 위탁업무 관련 규제는 회원에 대한 과잉제재 규제와 위탁업무 수행상
불명확한 규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회원에 대한 과잉제재 규제란 한국농림식품
수출입조합의 자율지도사항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회비미납회원에 대해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경비협회의 교육훈련
규정,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수탁업무인 각종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는회비부과규정이해당되며이규정은폐지되었다.

위탁업무 수행상 불명확한 규제는 변리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30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근무하지않을경우명의대여행위로간주하는대한변리사회의정관이있으며
이는개선되었다. 아울러정부로부터위탁받은원자력안전규제업무를법적근거없이
타기관에 재위탁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수탁업무 처리규정도 폐지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보육사업의 입주승인시 임의처리 등 오해발생 소지가 있는
기준(예 : 사업성·기술력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역시
삭제되었다.

䤧협회와회원(사)간의불합리한규제개선

협회와회원간의불합리한규제는크게네가지로구분된다. 회원자격관련불합리한
규제, 회비관련 부당한 규제, 회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회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규제이다. 먼저, 회원자격관련불합리한규제는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의
협회가입은회원의자율적인사항임에도협회가입을의무화하는규정, 각종 협회의
탈퇴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통해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모두 폐지되었으며
한국생약협회의회장후보자를회원으로한정하는규정을외부인사도영입할수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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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관련 부당한 규제는 한국육가공협회의 회원 탈퇴시 납부한 회비를 일체 반환
하지않던것을납부회비의잔여기간에비례해서반환할수있도록규정을개선하였고,
미납회비가있는회원의자격을승계한자에게이전회원의미납회비를납부토록하는
의무를 폐지(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하였으며, 특별한 사업수행 등을 위한 특별회비를
이사회의결(긴급한경우이사회의결생략) 등을거쳐납부토록하던것을자율적으로
납부토록개선(발명진흥회)하였다. 

회원(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한국목욕업중앙회 회원이 관계당국에 서류를
제출하는경우소속회및상급회를경유하여제출토록하는규정, 협회가주최하는모든
행사에의무적으로참석하도록하는규정(대한안마사협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회원의 직장 및 거주이동 등 신상변경 사항까지 신고토록 하는 규정 및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의 규정중 협의회 산하 시도협의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결산서를 중앙
협의회의승인을받도록하는규정등이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회원의권리를과도하게제약하는규제는각협회의정관중협회의결시
일반적으로가·부동수인경우부결임에도의장이결정토록하는규정을폐지하였다.
또한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중앙회에서계약결정방법을일률적으로정한것을조합이
자율적으로결정토록위임하였으며한국경비협회의회장입후보자의선거기탁금미반환
규정은득표율에따라반환토록개선하였다.

䤧국민생활관련규제개선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국산업안전
공단)하였으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경우 검사기준표는 검사자가 휴대할 수 있음에도
검사 신청자에게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행정 편의적인 것으로 폐지되었다.
직원채용확정후기관운영상불가피한경우에는채용을철회할수있도록하는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의인사관리규정역시폐지되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부과하던것을고의, 상습또는부정한방법이아닌경우고지서발송전
자진납부시부가통행료를면제하였고국립공원관리공단의국립공원입장권반환시
20%를 공제하던 것을 전액 환불토록 개선하였다.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미납요금에대한연체료부과기준을현행월단위에서일단위방식으로개선하는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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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공사 시설물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금지하는내용은과도한권리제한규정으로보고폐지토록했다.

䤧기타합리성이떨어지는규제개선

우선상위법령에위반되는규제를살펴보면, 공단재산의사용허가취소사유중타법상
과태료 처분에 의한 취소는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삭제하였고, 정보통신윤리
위원회는국가계약법상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제한기간은1월이상2년이하이나, 6월
이상 3년 이하로 과도하게 정한 규정을 개선하였고, 한국전산원은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상 기관장 후보자 모집공고 기간은 2주이상 이나, 10일로 단축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또한경찰공제회(경찰공제회법상운영위원회위원은대의원회에서선출된
자로 하고 있으나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하고 있는 규정 개선)와 프로그램조정
심의원회(정보통신부고시에연구비사용실적을허위로제출하였을경우연구과제참여
제한기간은2년이나, 3년으로강화하여운영하는규정개선) 역시상위법령에위반되는
규제를개선하였다.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실효성을 위해 정비되었는데, 대한지적공사의 신규 채용자에
대한학력및연령제한기준을개선하고한국마사회의채용결격사유로‘사상이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등 개념이 모호한 규정이 그 예이다. 이 외에
종합금융협회는경영실적자료의영업창구또는협회비치는동일한내용이전자매체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므로 폐지하였으며, 한국증권 선물거래소는 파생상품 수탁시
투자위험 설명 대상자중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는 제외토록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을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정내용이 불명확한 규제로 자금지원 등 각종 신청시 구비서류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등 불분명한 규정 및 회원제재시
제재요건·절차·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모호한 각 협회의 정관을 개선하고
채용금지자로‘○○기관 근무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자’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각
기관인사규정을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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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행정규제정비시스템구축

2000년부터 실시된 유사행정규제는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걸치면서 체계화된
정비시스템을구축하게되었다. 첫 번째단계는신설·강화되는유사행정규제에대한
사전심사체계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산하 준공공기관의 각종 규정 제·개정시 유사
행정규제의 신설·강화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정관, 위임·위탁
업무 운영규정 등의 신설·강화 규제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유사행정규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이를 방지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올릴수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사행정규제의 합리적 운영 관리단계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산하
준공공기관의정관, 내규등의운영과정을상시점검·모니터링하여개선하여야하며,
특히행정권한위임·위탁기관의업무처리방법이나과정을중점적으로점검하게되어
있다. 또한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준공공기관의불합리한규정및운영실태에대한
의견을접수받아처리하는시스템역시구축되어실효성있는정비작업을추진한다. 

마지막단계는준공공기관의각종규정을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내부인사규정등
대외공표가부적절한규정제외)하여일반국민및회원사가규정을열람하고불합리한
내용이있는경우개선을요청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이단계는국민들의
실질적인참여와피드백을위한단계이다.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1. 개요

각종규제로 인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 등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여전히핵심적인규제정비가미흡할뿐만아니라기업들이현장에서겪는
애로도여전하여기업과국민의피부에와닿는규제개혁체감도는높지못하다는의견
이제시되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국민·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현장중심의규제개혁을추진하기로하고다양한경로를통하여규제개혁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경제5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건의과제를 수렴하여 이의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업애로의 원스톱처리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일반국민들의규제애로및규제관련건의사항을제안받아
처리하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핵심·덩어리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국민제안현상공모등을실시하고있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기업들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총 망라하여 제안받아 규제
개혁기획단의전략과제및각부처별개별추진과제로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제4 절규제개혁건의과제수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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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5단체건의과제

집필자: 김보열사무관(Tel. 2100-2466, bbdy69@opc.go.kr)

(1) 건의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5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
으로건의과제를수렴·개선
- 이에따라그간12차례에걸쳐562건의규제개혁건의과제를접수하여이가운데
367건(65.3%)을개선키로의결

○규제개혁기획단 출범(’04. 8)이후 덩어리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과제발굴등의차원에서3차례에걸쳐기획단에규제개혁과제건의(’04. 10,
’05. 4, ’05. 10 )
- 04. 10 경제5단체수도권공장총량제폐지등219건건의
- 05. 4 경제5단체집중투표제관련등60건건의
- 05. 10 경제5단체공장입지등75건건의

(2) ’04. 10월 건의과제 처리 경위 및 결과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 선정시 참고 및 부처에 송부하여 개별규제 정비계획에
반영토록지시
- 각부처의개별규제정비계획을국무회의에보고(’05. 1. 18)

○개별규제정비계획반영·기추진전략과제에반영된결과
- 수용32건, 일부수용30건, 불수용86건

○기획단전략과제추진시검토과제: 71건
- 대기업 차별(6), 금융(9), 기업공개(2), 조세부과(4), 산업재해(10), 산업안전·
보건(19), 폐기물(6), 조합(2), 환경인·허가(19)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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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개선

Ⅰ. 입지·공장설립·토지이용 부문

1.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불수용

2. 개발행위 허가 완화 불수용

3.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제한 폐지 불수용

4.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완화 불수용

5. 농림지역 내 공장입지 허용 불수용

6. 자연녹지지역 내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건립 규제 완화 불수용

7. 공장설립 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무 개선 일부수용

8. 공장설립 관련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제한 불수용

9. 지구단위계획시 도시계획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선 불수용

10. 2종지구단위계획 절차 간소화 및 연접개발제한 폐지 일부수용

11. 공장증축에 따른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불수용

1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담 완화 불수용

13.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 완화 수 용

14. 농지조성비 부담완화 및 소급납입 적용 금지 일부수용

15. 공장진입로 개설 관련 산업용지 분할 수 용

16.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일정면적내에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증설허용 일부수용

17. 공장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불수용

18. 군용비상활주로로 인한 공장확장 애로 불수용

19.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지역에 대한 수도권심의 제도 개선 불수용

2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불수용

21. 연접개발 예외규정의 기준 확대 불수용

22. 문화재 지표조사의 기간 및 기준 명확화 수 용

Ⅱ. 공정거래·대기업규제 부문

1.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불수용

2.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 개선 불수용

3.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지분률 규제 불수용

4. 지주회사가 자회사외 국내주식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금지 불수용

5. 자회사가 다른 국내주식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금지 일부수용

6.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개선 일부수용

7. 기업 CP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수 용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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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세제 부문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허용 불수용

2. 수도권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 일부수용

3. 연구·인력개발·투자촉진 세액공제 중복지원 허용 불수용

4. 「기술개발전담부서」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불수용

5.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불수용

6.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불수용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확대 불수용

8.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 할증과세의 영구 폐지 불수용

9.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10. 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11.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R&D 지원세제 확대 불수용

12.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불수용

13.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용역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불수용

14.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특례규정 적용 불수용

15. 납세자 경정청구 기간 연장 일부수용

16. 사업소세 적용기준 개선 전략과제추진시검토

17.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불수용

18. 석회석에 대한 지역개발세 변경추진 철회 불수용

19. 물류시설용 토지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 일부수용

20.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제도 개선 전략과제추진시검토

2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불수용

22.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부인제도 폐지 불수용

23. 소방시설 갖춘 공장의 공동시설세 중과세 완화 불수용

24. 신보법상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에 기업이 폐업한 때 추가 불수용

25. 실명확인 생략할 수 있는 금융거래 범위 확대 불수용

26. 신탁겸영은행의 공탁의무 폐지 수 용

27. 외국인의 장외시장 참여제한 완화 일부수용

28. 유가증권 개념의 포괄화 및 유가증권 범위의 확대 일부수용

29.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범위 조정

30.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비율 폐지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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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금보험료제도 개선

32. 고객예탁금의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33. 유사보험 건전성 강화 및 보험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34.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제한 개선

35. 기업공개요건 개선 일부수용

3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일부수용

37. 상장폐지제도 개선

38. 공시제도의 개선

Ⅳ. 무역·외환·관세 부문

1. 소화기 등 위험물의 부두내 반입·장치 허용 불수용

2. 컨테이너 적재 운행차량 높이 제한규정 개정 일부수용

3.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간소화 불수용

4. 동위원소 및 방사성장치 제품 수출절차 간소화 불수용

5. 독성화학물품 수출검사 수수료 부과 개선 일부수용

6. 수입화물 검사비율 완화 불수용

7.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수 용

8. 수출보험공사 지급보증서 은행간 통용 원활화 불수용

9. 상계에 의한 수출입 대금결제 신고 개선 일부수용

10. 해외송금 입금처리 신고 개선 불수용

11. 재수출감면 대상물품 요건 완화 불수용

12.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국내제작 곤란 물품 요건 명확화 불수용

13. 재수출면세물품 양도시 납세의무자 명확화 불수용

14. 보세공장 수출용 원자재 사용신고 개선 불수용

15. 외투기업 보세공장에 대한 관세면세제도 확대 불수용

16.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일원화 불수용

17. 철강 기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 불수용

18.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소요량의 산정 중 부산물의 공제 불수용

19.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 사후관리 제도 폐지 불수용

20. 수입신고전 반출신청 절차 개선 불수용

Ⅴ. 주택·건설 부문

1.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변경 신고제도 불수용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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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불수용

3. 임대주택 분쟁조정대상 개선 불수용

4. 분양전환시 감정평가비용 부담제도 불수용

5. 사업자보유택지에 대한 경락률 적용규정 불수용

6. 임대주택건설자금의 대출금리 불수용

7.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회계제도 불수용

8. 60㎡이하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불수용

9.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페지 일부수용

10. PQ제도 폐지 일부수용

11. 국가대상 발주계약시 연대보증요구 개선 수 용

12.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높이 제한 개선 일부수용

13.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신인도 감점 전사업장 일괄적용 개선 불수용

14. 재건축아파트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개선 불수용

15. 신규주택 입주자의 취득세·등록세 부담 불수용

16. 민자사업 처리기한 단축 수 용

17. 도시철도 민자사업 건설용역 매입부가세 부과 개선 불수용

Ⅵ. 유통·물류 부문

1. 물류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일부수용

2. 대형점 출점 인허가시 이중 부담 부과 및 중복 심의 개선 수 용

3.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거래피해 보상제 의무 조항 개선 일부수용

4. 물류업체 현장근무 인력난 해소 불수용

5. 컨테이너 차량의 운행제한 완화 불수용

6. 철도청 사유화차 검수제도 개선 일부수용

7. 우체국 택배의 차별적 우위 시정 일부수용

8. 택배 집배송차량 정차 단속기준 현실화 수 용

9.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입지 허용 불수용

10. 물류시설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율 인하 불수용

11.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 조성원가 분양 수 용

12. 물류센터내 방화구획 설치기준 완화 수 용

13. 물류센터 캐노피 면적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수 용

14. 물류시설 임시투자 세액공제 범위 추가 확대 일부수용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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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류업체 부가가치 증대 지원의 특별세제 감면 불수용

Ⅶ. 인력·노동 부문

1. 4대보험 요율 회사부담분 인하 불수용

2. 산재보험법상 고령자 휴업급여 제한

3.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4.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개선

5. 파견근로자 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 폐지 수용(‘06년)

6. 기간제 근로계약 제한 폐지 불수용

7.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 완화 불수용

8.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불수용

9.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 파업기간중 임금보전 관행 근절 기추진

10.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 불수용

11.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수용(‘06년)

12. 정규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 불수용

13. 의무고용제도 개선 불수용

14. 기준훈련 인정기준 완화 수 용

15.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이용시 훈련과정 인·지정신청서 제출 면제 수 용

Ⅷ. 안전·보건 부문

1.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련 각종 검사·교육 최소화 기반영

2.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방법 개선

3.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개선

4. 전기설비에 대한 중복검사 완화

5. 가스용품(연소기류) 정밀검사 규제 완화

6. 산재 요양신청서상 근무중 치료 명시 수용(’05년)

7. 산재통계기준의 합리화 기추진

8. 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9.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근거한 산업재해율 통계 개선 기추진

10. 개인지병, 천재지변 등은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11.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조건 제한

12. 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수시유해요인조사 개선

13. 근골격계질환 예방규정중‘근로자 대표’와‘노사협의’문구를 삭제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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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조건 개선 전략과제추진시검토

15. 산재의 업무상 재해유무 판정기준 개선 수용(’05년)

16. 산업안전감독관제도 폐지

17. 비현실적인 산업보건기준 개선

18.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예외규정 조선업 확대 적용

19.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폐지

20.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기준 개선

21.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를 위한 중재자의 범위 법규화

2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선 수용(’06년)

23.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의 전환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24. 조선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제도 폐지

25. 안전관련법규 중복규제 개선 및 통합

26. PSM 이행능력평가 관리제도 개선 수용

27. 전기설비 검사주기 완화 전략과제추진시검토

28. 유해위협방지계획서 확인심사 횟수 조정 수용

29. 위험물안전관리자 수 조정 기반영

30.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기준 개선

31. 관리대상 유해물질 명칭 등의 게시 개선

32. 압력용기 및 안전밸브 재검사 주기 완화

33. 고압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및 검사주기 개선

34.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내 단위공정별로 전환

35.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36.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는 신고대상서 제외

37.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개선 기반영

38. 근골격계질환 통계 개선 전략과제추진시검토

39.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수용(’04년)

40. 안전검사 및 성능검사의 중복검사 개선 기반영

Ⅸ. 환경·에너지 부문

가. 1. 고기능성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2. 폐기물부담금 이중 부과 개선

3. 합성수지제 1회용제품 사용규제 개선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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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9ℓ 먹는샘물 PC용기의 빈 용기 보증금 제도화 일부수용

5. 판매업자의 정의와 회수의무 명확화 불수용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함유 폐기물 처리기준 완화 건의 전략과제추진시검토

7. 폐인트 저장용기의 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자원절약 불수용

8.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 허용

9. 건설폐기물 보관 및 수거체계 개선

10.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개선 일부수용

11. 건설현장 오염토사 처리방안 개선 불수용

12. 재활용의무대상품목(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시행시기의 1년 연장 불수용

13.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측정 방법 개선 불수용

1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종 산정방법 및 제도 개선

15. 굴뚝자동측정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개선

16.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 측정결과 적용방법 개선

17.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일부수용

18. TMS 초과 및 (운영사업장)개선명령 기준 개선

19.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 특례인정

20.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기준시점 변경

21.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의 가동중지시 표준산소농도 미적용 기준 완화

22. TMS설치시설에 한해 자동온도측정 기록지 사용 및 보관의무 면제

23. 비산먼지관련 규제 합리화

24. 악취방지 개선기간의 연장

25. 악취방지 개선계획서(조치계획서 포함) 제출기간의 연장

26. 지정악취물질의 재설정

27. 악취배출시설 범위의 축소

28.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축소

29. 악취측정방법의 개선

30. 폐·하수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의배출허용기준 체제 개선 기수용

31.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개선

32. 폐수배출허용기준 지역 적용 완화

33. 수질배출시설 허가/신고제도 완화

34.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의 완화 수용(’06년)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3)’05. 4월 건의과제 처리 경위 및 결과

○기획단전략과제포함과제는기획단에서추진(60건)
- 포함되지않는과제는부처에통보하여검토결과제출

○부처검토결과및기추진전략과제에반영결과
- 수용7건, 일부수용3건, 불수용10건

○기획단전략과제추진시검토: 40건
*기업공개(5), 금융산업(10), 과세(3), 산업재해(7), 산업안전(12), 폐기물(2), 조합(1)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35. 소음·진동 규제기준 합리화 방안 일부수용

36. 환경분야 지도점검기관 통합 전략과제추진시검토

37.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시험결과를 환경부에서도 인정 일부수용

38. 환경시험·분석 관련 정부규격 통일화 (중기) 불수용

39. 환경법령 위반에 의한 신인도 감점제도 개선 불수용

40.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기간 연장 일부수용

Ⅹ. 기타 부문

1.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의 개선

2. 협동조합 참여제한 규제 개선

3. 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입찰참여 제한 완화

4.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 부활 불수용

5.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요율 적용 불수용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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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개선

1. 기업경영·회계 부문

·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변경시 3%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 폐지

· 의결권과 관련한 수종의 주식 발행 허용

·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사유 추가

·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상향조정

·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비상장법인 제외

2. 금융·세제 부문

· 투자회사의 담보제공 금지 개선

· 신탁겸영은행의 공탁의무 폐지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방법 제한 개선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 상품 판매비율 제한 폐지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직원수 제한 폐지

· 카드사용등록제 개선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의무 폐지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직원의 他업무 취급금지 폐지

·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시 회원의 사전동의 개선

· 신용카드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완화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 적용유예기간 연장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지방세 감면 승계 허용

3. 입지·건설 부문

· 택지지구 가스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개선 수 용

· 민간산업단지 지정 요건 완화 수 용

· 스티로폴 샌드위치패널 사용적용기준 확대 일부수용

· 아스콘에 대한 추가검사 면제 불수용

4. 노동·인력 부문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완화 불수용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축소 불수용

· 대기업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제한 개선 수 용

· 외국인고용시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폐지 불수용

· 대기업에 외국인고용허가제 적용 일부수용

· 전문연구요원 배정 제한 개선 불수용

· 기준외훈련 지정기준 완화 수 용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금융산업 영업규제)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기업공개 시장제도)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불합리한 과세제도)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신청시 HRD-Net 입력으로 대체 수 용

5. 산업안전·근로복지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대상사업장 개선

· 산재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개선

·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산재 치료종결 이후 치료시 재해자에게 치료비 부과

· 산재요양자에 대한 관리 제도화

· 근골격계질환 심사시 인간공학전문가 참여 제도화

· 사업장 감독기준을 업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산재요양신청서에 근무중 치료 명시 수 용

·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폐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대한 산업안전규정 개선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주기 단축 철회

· 발끝막이판 설치의무 개선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제도’개선

· 방폭성능검정 인증기준 완화

· 강제혼합식버너에 대한 정밀(제품)검사관련 규제 완화

·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 검사방법 개선

· 기존건물 내(內) 증축건물에 대한 내화규정 적용 제외

· 자동화재탐지 대상에서 벽체 open하는 공장 제외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조정

·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입회조항 폐지

6. 환경 등 기타 부문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조건완화

· 스티로폴 샌드위치패널 폐기물부담금 개선

· 의약품 도매업의 중소기업 범위 상향조정 수 용

· 협동조합의 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각종 조합활동)

· 도장시설 총탄화수소(THC) 농도규제 폐지 불수용

· 해양환경오염사고시 개별법에 의한 중복처벌 완화 불수용

·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규제 완화 불수용

· 경쟁입찰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재무상태 평가방법 개선 불수용

· 경기북부지역 무허가(무등록) 염색공장 양성화 일부수용

· 수입신고수리 내국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 연장 불수용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안전·보건관련)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산업재해 관련)



(4) ’05. 10월 건의과제 처리 경위 및 결과

○건의과제75건검토결과수용18건(24%), 일부수용11건(14.6%), 추후(중장기) 검토
21건(28.0%), 수용곤란25건(33.3%)

○수용과제: 산업단지지정시공유수면매립절차완화, 공동주택발코니제도개선등

○일부수용과제 : 공장증축에따른허가절차간소화(3개인허가절차를의제처리에
추가), 조선업에어호이스트완성검사(수용)와정기검사(수용곤란) 개선등

○수용곤란 과제는 수도권 개발 제한·시장질서 유지 등 정책성 규제, 안전·환경
규제등규제가필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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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개선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 수용곤란

2. 도시첨단산업단지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일부수용

3. 공장증축에 따른 허가절차 간소화 일부수용

4. 창고 및 사무실 공장규제면적에서 제외 중장기검토

5. 자연보존지역내 공장건축면적제한 완화 중장기검토

6. 생산시설 합리화 필요시 공장 증설 제한 완화 일부수용

7. 산업단지 지정시 공유수면 매립절차 완화 기수용

8.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부담 완화 수 용

9. 관리지역 내 건폐율 완화 수용곤란

10. 신규주택 입주자의 취득세·등록세 부담 완화 추후검토

11. 사원임대주택 매매제한 완화 기수용

12.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 허용 추후검토

13.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추후검토

14. PQ대상공사 축소 및 PQ·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항목 개선 추후검토

15. 공동주택 발코니제도 개선 수 용

16.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재검토 수용곤란

17.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재검토 수용곤란

18. 중소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기수용

19.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 인정 일부수용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20. 대기업계열 사모펀드에 대한 제한 폐지 추후검토

21. 동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투자제한 폐지 추후검토

22. 부당공동행위 합의 추정요건 엄격화 수용곤란

23. 조사연기 신청사유 추가 수용곤란

24. 자료 영치권 행사요건 명확화 기 수용

25. 집중투표제 관련 규정 보완 수용곤란

26.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 지분제한 완화 수 용

27. 외국인 등록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추후검토

28. 택시 운전기사 자격요건 완화 수 용

29. 부품·소재 개발전문기업 기술개발전담요원 요건 완화 수 용

30. 고충처리위원 강제선임 폐지 수용곤란

31.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화 폐지 추후검토

32. 불성실 공시제도 개선 (기업공개 · 시장분야) 추후검토

33. 비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제외 추후검토

34. 중소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수용곤란

35.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철회 수용곤란

36. 수도권소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존속 수용곤란

37.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영구 폐지 또는 감액 수용곤란

38. 내국신용장의 개설에 대한 개선 기수용

39. 철강재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및 조기 무세화 중장기검토

40.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율 유지 및 적용기간 연장 수용곤란

41.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허가절차 완화 수용곤란

42. 수출 원피(原皮)스크랩 및 동물의 털 가공장 수출검역 절차 완화 기수용

43.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보유업체에 대한 GMO검사 면제 수용곤란

44. 재수입 물품 수입 신고시 수출면장 원본제출 생략 수 용

45. 원양어선 수리부품 수입관세 무세화 중장기검토

46. 성실 납세자 차별화를 통한 통관 간소화 확대 일부수용

47. 간이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병행신청 허용 수용곤란

48. 물류하역용 특수 물류장비의 수입관세율 인하 수용곤란

49. 조선업 에어호이스트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개선 일부수용

50. 고소작업대 차량계하역운반기계에서 분리 추후검토

5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 일부수용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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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와이어로프 사용금지규정 세분화 수 용

53. 안전보건진단 대상규정 현실화 기수용

54.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단계적 조치의 대상선정 기준 개정 일부수용

55.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적용 개선 수용곤란

56. 특별 안전보건교육 시간 과다 추후검토

57. 사외이사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제외 추후검토

58. 위생관리교육 등 법정교육 개선 추후검토

59. 택배업체에 대한 차량증차 허용 수 용

60. 유통합리화 시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차별 철폐 수용곤란

61. 화물운수업체/주선업체의 실운전자에 대한 운임공제 제도 개선 수용곤란

62. 약국 및 안경업소의 개설 수용곤란

63.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제도 개선 중장기검토

64.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연기 수용곤란

65.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완화 기 수용

66. 철스크랩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수용곤란

67.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부담금 일부수용

68. 폐유보관시설에 관한 기준 일원화 수 용

69. 고주물사 신고제 전환 수용곤란

70. 시멘트소성로용 사용한도의 현행 유지 중장기검토

71. 외국 공인기관의 방폭성능검정 인증을 받은 수입 전기기계·기구의 시험성적서 제출의무 폐지 수용곤란

72.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시험결과 인정 일부수용

73. 환경시험·분석 관련 정부규격 통일화 일부수용

74.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제도 개선 추후검토

75. 차량광고면적 규제 개선 수용

건 의 과 제 명 검토결과

제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개선



3. 국민제안공모
집필자: 강상기사무관(Tel. 2100-8758, kangsg@opc.go.kr)

(1) 국민제안 공모개요

䤧 목적

- 정부는수요자입장에서기업활동이나국민생활과밀접한핵심덩어리규제개선을
위한규제개혁추진

-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공모

䤧 시기 및 방법

- 2005. 4. 1에서6. 15까지참가자격및방법, 분야의제한없이누구나참여

(2) 국민제안 공모실적

1) 공모현황

○총572건의국민제안이접수되었으며
- 제안자는개인503건, 기업, 협회6건, 자치단체공무원63건등이고
- 내용별로 기업투자환경 37건, 토지·건축 101건, 재정·금융 72건, 국민편의
223건등임.

2) 공모심사내용

(가) 심사기준

○아이디어의 참신성, 제안의 파급효과, 제안의 실현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고려

(나)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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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위원회
- 기획단의민간위원 6인으로구성된 1차심사위에서규제개혁과제 224개를예비
선정, 2차심사위원회에서100개의과제를선정하여본심사위원회에상정

○본심사위원회
- 전문성과경력등을고려한경제계2인, 규제전문가2인, 규제개혁기획단및조정
관실국장3인등7인으로구성

- 예비심사를거친100개과제중우수제안후보38개과제추천
- 관련부처와국무조정실각심의관실에서과제의해결가능성, 유사제안사례여부
등을최종검증후수상과제결정

(다) 공모 심사결과

○우수제안선정결과
- 총15개제안(우수상5개, 장려상10개) 선정

○우수상(5)
- 컨테이너와일반야적화물병행보세창고허용
- 소방등안전관련유사계획서의통합작성활성화를통한관련절차개선
- 공장설립관련규제지역, 사업, 단지, 절차별인·허가제도의모듈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개선
-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에부가세·공급받는자가표시되도록개선

○장려상(10)
- 고용보험지원금수령을위한제출서류간소화
- APT단지내소형열병합자가발전시스템도입시주택법비적용
- 중복규제하는건축관련각종위원회통·폐합
-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폐지
- 혼인신고와전입신고를상이한기관에하는것에따른문제
- 식품관련업소위생교육실시기관지정등의업무지방이양
- 면허증교부제도개선(이·미용사, 조리사)
- 행정구역의경계지역주민의불편사항개선방안
- 산재요율분류표상‘건설기계관리사업’의업종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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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의등록요건완화

○시상및포상
- 수상자에대하여상장및상금(우수상각일백만원, 장려상각오십만원) 수여

3) 국민제안공모후속조치

○국민제안중우수제안(102건)을관계부처에서검토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조치

4. 규제신고센터운영

김선길사무관(Tel. 2100-2431, areo21@opc.go.kr)

(1) 개요

정부는1998년부터규제개혁위원회를민관합동으로구성하고규제개혁추진과정에서
국민과기업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는등국민과함께하는규제개혁을추진하고
있다.

본위원회에서는규제개혁과제의선정과개혁방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각계의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전화신고·방문접수등다양한방법으로규제개혁관련제안사항을접수받고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대한상공회의소 등에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하고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규제민원 처리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기업애로해소센터의
처리방식을도입하여기존의이첩위주에서탈피, 원스톱으로처리하여국민들로부터
좋은평가를받고있다. 

일반국민을비롯한기업과단체들이규제의폐지또는개선등건의사항을쉽고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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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제출할수있도록규제신고센터에전담직원을배치해운영하고있으며제안제출
방법은다음과같다.

< 규제개혁관련제안사항제출방법>
- 우편: 서울종로구수송동146-1 이마빌딩308호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방문: 규제신고센터(서울종로구수송동146-1 이마빌딩308호)
- 전화: 02-722-9797
- ＦＡＸ: 02-2100-8872, 인터넷: http://www.rrc.go.kr

(2) 규제개혁 제안사항 처리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1998년부터2005년까지8년간다양한경로를통해총10,855건의
규제개혁제안을 접수하였다. 그중 인터넷접수가 5,341건(4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편(29.4%), 전화(8.9%), 팩스(7.5%), 방문접수(5.0%) 순이었으며, 특히
2005년의경우인터넷접수가전체건수의88%를차지하는등인터넷국민제안비율이
갈수록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  접수방법별규제개혁제안현황 >

일반국민들의 규제개혁관련 건의과제 수렴 및 개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전담조직 없이 운영함으로써 이첩위주의 처리, 정책참고 등 수용율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기업애로해소센터의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있다.(원스톱처리, 현장방문원칙, 1+1+1원칙등)

일반국민들의 개별규제애로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규제심사와 관련된 제안사항은 규제심사에 반영 또는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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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5,341건
(49.2%)

총 10,855 건
(100%)

우편
3,185건
(29.4%)

전화
968건
(8.9%)

팩스 814건
(7.5%)

방문 547건(5.0%)



동일민원이나 단순 질의사항 등은 상담창구에서 즉시 처리하는 등 처리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처리방식보다 반영률, 해소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2005년 총 접수된 규제개혁 건의사항은 750건으로서 그중 722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고28건은처리중에있다. 처리완료된722건중265건은개별규제애로로서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전담조직을 통하여 직접 원스톱으로 처리하였고 그중 163건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마련하였다.(수용율62%)

규제심사와 관련된 제안사항은 총 207건으로서 이중 70건에 대하여는 규제심사에
반영하거나 기존규제 정비 및 핵심과제 등으로 반영하였고 23건은 이첩, 94건은
정책참고로처리하였다. 나머지 270건은단순질의나동일민원성격의건의사항으로서
상담창구에서즉결처리하였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지난 8년간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10,855건의 제안을 접수·처리함으로써
규제개혁추진에대한각계의관심을제고하고, 처리방식변경을통해수용율을높임
으로써국민과함께하는규제개혁을이루는데어느정도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고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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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관련제안처리현황(2005)

접수건수
완 료

추 진 중 반 영 율
계 반 영 정책참고 이 첩

207 187 70 94 23 20 34%

규제애로처리실적(2005)

접수건수
완 료

추 진 중 해 소 율
계 해소 정책참고

273 265 163 102 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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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행정일반 403 재정경제 497 건 설 216

국적·출입국 46 전 매 140 수자원 22

법 무 114 금융·통화 147 보건·위생 587

민 사 30 농지·농정 238 의료·약사 260

형사·교정 5 축 산 39 사회복지 230

지방행정 277 산 림 97 환 경 426

경찰·교통 617 수 산 37 노 동 307

소방·민방위 174 무 역 12 관 광 17

군사·병무 125 상·공업 140 운송·물류 963

국가 보훈 32 공업소유권 58 해운·항만 58

체육·청소년 94 에너지 367 정보통신 126

교육·학술 451 국토·도시개발 262 외무·여권 9

문화·공보 523 주택·건축 1,435 기 타 236

과학·기술 21 토지·지적 257 계 10,105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기획예산위원회 3 국 방 부 49 조 달 청 21

여성가족부 2 행정자치부 822 통 계 청 2

중소기업특별위원회 0 교육인적자원부 481 대검찰청 1

국무조정실 34 과학기술부 13 병 무 청 86

국무총리비서실 2 문화관광부 543 경 찰 청 627

국정홍보처 0 농 림 부 272 기 상 청 0

법 제 처 5 산업자원부 565 농촌진흥청 0

국가보훈처 33 정보통신부 133 산 림 청 95

공정거래위원회 58 보건복지부 1,022 중소기업청 36

비상기획위원회 0 환 경 부 437 특 허 청 30

국가청소년위원회 46 노 동 부 310 식품의약품안전청 42

금융감독위원회 85 건설교통부 3,059 철 도 청 19

재정경제부 518 해양수산부 91 해양경찰청 4

통 일 부 1 예 산 청 0 문화재청 13

외교통상부 28 국 세 청 97 부처 공통 3

법 무 부 176 관 세 청 43 기 타 198

계 10,105

< 분야별규제개혁제안현황 (1998~2004) >

< 소관부처별규제개혁제안현황 (1998~2004) >



그러나, 제안의내용면에서볼때규제개혁과직접적으로관련된제안보다는개인의
편의에 따른 주장이 많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개선
제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해주기도한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규제
신고센터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여보다내실있게운영해나갈계획이다.

그림< 규제개혁제안처리현황 (1998~2004) >

5. 기업애로해소센터
김선길사무관(Tel. 2100-2431, areo21@opc.go.kr)

(1) 개 요

1)설치배경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활동 여건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
하지만, 그간의 규제개혁은 법령중심의 총론적인 개선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개별
기업들은 그 개선효과를 체감할 기회가 적었고,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기업애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시행하여도소극적인법적용이나행정편의위주의집행으로그효과를떨어
뜨리는것이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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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고
5,734건
(56.7%)

부처이첩
3,384건
(33.5%)

처리과제
총 10,105건

기존 규제정비 및
핵심과제 반영
987건(9.8%)



특히, 기업애로민원의처리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등일선집행기관은사후감사를
의식하여명확한법규정이나상급기관의유권해석또는지침이없는한, 안되는것으로
해석하는등민원을적극적으로처리하지않았으며적극적처리를유도하기위한시스템
또한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소관부처의 경우에도
집행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아 민원인이 소관부처에 제기한 민원을 다시 집행기관에
이첩하는등기업민원처리와이를해소하기위한제도개선에소극적이었으며, 기업
애로를원천적으로해소하기위해법개정, 개선지침시달등의제도개선을건의해도
반영률은극히미미하였다. 

아울러, 상급기관인 국회·청와대·총리실 등이 범정부적인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직접처리하기보다는소관부처나지방자치단체에이첩
하거나, 소관부처 의견을 받아 회신하는 통로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어서, 결국
민원인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불가사유만 반복해서 듣게 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가중되는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기업민원처리시스템의문제점을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2004년
4월부터기업애로해소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2) 기업애로해소센터의구성

센터는전문성제고를위해각부처와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총9명으로구성되어
있으며, 접수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단계별로 관계부처
협의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3) 기업애로해소센터의민원처리원칙

(가) 이첩하지 않고 직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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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협의기구

단 계 협 의 기 구 주 재 비 고

1 단계 실무대책회의 규제개혁조정관 관계국장회의

2 단계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 정책차장 관계 기획관리실장회의

3 단계 관계부처 차관회의 국무조정실장 관계차관회의



접수된 기업애로는 과거와 같이 소관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검토하여
해결방안을확정하여시행하고있다. 예를들어법령또는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은부처와
협의하여시행토록하는한편, 단순질의사항도센터에서직접파악하여답변하고있다. 

(나) 철저한 현장주의

접수즉시책임담당관을지정하고, 책임담당관이민원인에게확인전화를통해접수
사실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한 후 추가적인 민원내용을 청취하게 된다. 특히 제기된
기업애로와관련하여구체적인사업현장이있는경우책임담당관이필히현장을방문
하여기업의애로를상세하게파악하고있다. 

(다) 민원인·소관부처·센터가 공동 해결

현장확인·사실조사·초기해결방안마련과정에서소관부처와민원인이함께사안을
검토하게 되며, 관계부처 회의에도 민원인이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같이 공유 하고
개선방안을함께토의하고있다. 

(라) 신속한 처리 : 1+1+1원칙

■접수일로부터1일이내에전화로앞으로의일정·방향등설명
■단순행정조치사항등은1주일내에처리완료
■부처간이견사항이있거나, 법령개선사항은1개월내처리완료

(마)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존행정청위주의공급자입장에서탈피하여철저하게수요자인기업의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종 판단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며민원기업인과식사등사적인만남은지양토록수시로교육하고있다. 

4) 기업애로해소센터업무처리절차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단 계 별 주요 업무처리절차

䤎인터넷 기반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요원 배치

䤎제출방법 :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䤎신고센터에 접수 즉시 책임담당관 지정

䤎책임담당관은 배분 즉시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실시

- 향후 처리방향 및 일정 등 안내 (1차 답변으로 간주)

접수 및 배분

책임담당관 지정



(2) 운영실적

센터는종래의민원처리방식과는달리관계부처에이첩하지않고, 직접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원스톱 처리방식과 철저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등 새로운 민원처리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2004년 76%, 2005년에는 77%의 고객만족도를 보이는 민원
처리방식의혁신사례로평가받고있다. 센터는파악된개별애로사항에대해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있다. 특히, 여러부처와관련되거나개별부처및지자체에서처리되지
못하고있는기업애로해소에역점을두고있다. 

1)기업애로접수및처리실적

2005년까지 총 1,017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하였고, 이중 978건의 처리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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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별 주요 업무처리절차

䤎현장이 있는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필히 현장조사 실시

- 가급적 소관부처 담당관, 민원인과 동행

䤎전문가 자문, 외국사례 조사, 자료 수집 등 실시

䤎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개선방향 실무협의

- 필요시 부처 실무자·민원인과 함께 회의 개최

䤎실무협의를 통해 개선안이 도출되면 민원인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시행토록 조치

- 검토실익이 없는 건의는 민원인에게 설명 후 종결

䤎규제개혁조정관 주재 국장회의 개최

- 일반적인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확정

䤎부처 이견이 있는 사항 등 중요사항은 차관회의에 상정

䤎중요 안건 처리를 위해 국조실장 주재 차관회의 개최

- 여러 부처에 걸친 사항,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 파급효과가 큰 사항 등

䤎회의에 민원인도 참석하여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해소방안을 논의

䤎해결방안이 확정된 사항을 부처 및 민원인에 통보

䤎부처별로 법령개정·제도개선·행정조치 등 후속조치

䤎부처별 후속조치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 사안별 점검 및 연말 일제점검 실시

䤎처리완료된 민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부처 협의 및

개선안 도출

관계국장회의

개최

관계차관회의

개최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하였다. 처리완료된 978건 중 596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61%의
해소율을보이고있으며법령및규제관련사항342건을발굴하여개선하였다. 

< 기업애로접수및처리실적>

처리결과별로유형을분석해보면법·제도개선사항이62%를차지하고있으며, 집행
개선이17%를차지하고있다. 

< 처리결과별분석>

2) 접수된기업애로민원의유형별분석

지금까지 접수된 기업애로를 안건 유형별로 분석하면, 규제사항이 702건으로 69%
이고비규제사항이315건으로31%를차지하고있다. 

< 내용별분석>

관계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전체의 2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부(9%),
산업자원부(7%), 지방자치단체(7%), 재정경제부(6%), 노동부(4%) 순으로접수되었다. 

< 관계부처별분석>

그리고접수형태별로분류해보면, 인터넷신청이59%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여
국무조정실과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를통한민원처리방식이정착하고있음을알수
있다. 그밖에도 우편(17%), 방문(9%), 현지접수(8%), 팩스(2%), 이관(3%), 전화(2%) 등
다양한수단을활용한신청이이루어지고있다.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구 분 합 계 규 제 비규제

안건수 1,017 702 315

비율(%) 100 69 31

구 분 합계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 노동부 기 타

안건수 1,017 257 80 73 67 62 45 433

비율(%) 100 25 8 7 7 6 4 43

총 접 수
처 리 완 료

처 리 중
계 해 소 정 책 참 고

1,017 978 596 382 39

구 분 합 계 법·제도개선 집행개선 기 타

안건수 1,017 628 174 215

비율(%) 100 62 17 21



< 접수형태별분석>

3) 주요해결사례

(가)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제한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나) 관계기관입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에서‘품목별물동량’을예측하여전국항만개발계획을수립하고부두별
기능을 특화하여 전용부두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므로, 취급화종 제한을 철폐할
경우에는항만시설의사용에대한체계및하역질서가문란해지고, 화물별로하역
에필요한시설및장비등에대한중복투자로낭비요인이되어항만운영측면에서
혼란과무질서초래

○운영세칙의취급화물중‘청정화물’이라는모호한용어에대한해석차이로부두
운영회사간논쟁이야기되고있는바, ‘항만하역요율표’상의화물분류를기본전제
로하되, 관련업·단체의의견을들어개념명확화필요

○현재까지의 부두별 취급화물의 틀을 기본골격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특정화물의
물동량이폭주하여당해취급부두의수용한계를넘을경우에는타부두에서도일시
적으로취급할수있도록운영세칙에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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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인터넷 우 편 방 문 현 지 팩 스 이 관 전 화

안건수 1,017 602 173 91 83 25 23 20

비율(%) 100 59 17 9 8 2 2 2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시설운영세칙」은군산항의각부두별·선석별취급화물종류를

제한하고있어부두시설일부의유휴화, 항만이용화주의물류비증대, 산업구조와수출입

화물의종류및양태변화추세에부응하지못하는등의문제

→항만운영의효율성제고및이용자위주의운영이가능할수있도록동운영세칙의

개정을건의



《해양수산부》
○다른항만에비해군산항의경우부두별·선석별취급화물의종류가너무세부적
으로지정되어항만시설이경직되게운영되고있는것으로판단

다) 해소방안

○부두별·선석별 취급가능 화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정화물의 개념을‘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존 부두(선석)에서 취급하지 않는 화물’로 제한하던 것을
‘비산먼지등의발생으로타화물에위해하지않는화물’로개념을재설정

○다른부두에서취급하는화물이라도화물폭주등부두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다른
화물도취급할수있도록하는등부두운영의탄력적운영이가능하도록규정마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시설운영세칙」개정: ’05. 11월

(나)목적을 상실한 사방지 지정해제를 통한 공장증설 허용

가) 건의요지

나) 관계부처입장

《산림청》
○사방사업법령에‘사방지주위가산림외다른목적으로개발되어사방지로존치할
필요성이없다고인정될때’사방지의지정해제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개발이구체적으로이루어진후사방지로더이상존치할필요성이없다는사유로
지정해제신청시해제권자인남양주시장이조사·확인후판단하여처리할사항

《남양주시》
○공장신설승인을 위한 산지전용협의(허가)를 하면서 사방지부분인 산 55번지 외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공장부지를매입하여공장신축공사추진중사방지로인해효율적인공장배치가곤란.

사방지주위의토지가산림외다른목적(공장설립승인)으로이미개발되어있어, 사방사업

법령상지정해제요건에해당하고사방지해제시에옹벽과배수로등을설치하여우수및

토사유출을방지하는등재해피해를최대한예방할계획이므로사방지지정해제건의.



1필지1,700㎡는해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다하여이를제척하고공장신설승인
신청된민원임.

○사방지의지정해제는사방지주위의토지가산림외다른목적으로개발되어사방
지만 남은 경우로서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사방지의 지정해제권자인
시장이인정한경우에한하여해제할수있으나공장신설승인에따른경우는사방
사업법에서규정한해제사유에해당되지않아해제불가. 

다) 해소방안

○산림청과남양주시는, 공익보호목적상개발의제한은불가피한사항으로사방지
지정의입법취지만을고려하여법령을축소해석함.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공장부지 일부를 사방지가 막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공장배치및가동이곤란한상황
- 사방사업법이 주변이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할 실익이 없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하고있음에도미해제

⇒현지확인결과주변이모두개발된상황이므로관계부처회의를통해사방지를
해제토록조치

(다) 상수원 주변 목장용지의 골프장 전환 허용 건의

가) 건의요지

나) 관계부처입장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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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개선

댐상류18km 지점에위치하는목장용지를골프장으로개발하고자하나골프장

입지기준(문광부고시)의거리제한에위배되어허가를받지못하고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지를감안할때, 오염물질발생량이많은목장보다는환경친화적인골프장이더

바람직하므로, 예외규정을두어합리성이인정되는경우골프장을허용할수있도록개선

건의



○지난 `95년 상수원 수질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 20㎞내에서는 골프장의
입지를무조건금지하고있어, 환경부에서당해건의에대해서불가입장

《문화관광부》
○특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는, 환경보호정책차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주관부처인환경부가동의할경우고시를개정하여건의사항을수용

다) 해소방안

○1·2차 대책회의를 거쳐 골프장이 목장용지보다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객관적으로입증되면건의사항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성에대해서는양부
처가모두원칙적으로동의하고개별사항들에대해협의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이 저감되는 경우에는 전환
허용(골프장입지기준개정,  ’05. 12)

(라) 공업용 전분의 수입관련 규제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나) 문제점

○골판지상자와종이제조공정에사용되는공업용전분은국내산옥수수사용과는
무관하므로, 국내농업산업보호라는양허관세제도의기본목적에부합되지않음

○제지업계의경우공업용전분의일부(12,000톤)에대해수입추천을받고있으나연간
약7만톤을사용하는골판지상자제조업계는수입추천을받지못하여형평성문제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제지또는골판지상자를

제조하면서상당량의옥수수전분을사용하고있으나, 옥수수전분은‘양허관세대상

품목’으로적용받고있을뿐아니라골판지제조용으로는수입추천도해주지않아,

직수입하는경우고율의관세(230%)를적용받음으로써, 국제경쟁력이취약해지고있는바

이의규제개선건의.



다) 해소방안

○내소비공업용전분의경우원료인옥수수를전량해외수입하고있어국내옥수수
농가보호를이유로양허관세대상품목으로더이상관리·유지하는것은불합리
하므로양허관세대상품목에서제외
- DDA, FTA협상전략에 맞추어 2008년 이후 전분을 공업용과 식품용으로 구분
하고공업용전분에한해양허관세대상품목에서제외하는방향으로농림부추진

○양허관세대상품목에서제외하기전까지는공업용전분을제지업, 골판지포장업등
기업의당해연도총소요량중상당량을시장접근물량내로수입추천을확대

(마)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건의

가) 건의요지

나) 문제점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정한기반기설의설치
기준이신규건설여부·시설의종류등과관계없이일률적으로규정
- 동 규칙이 시행된 2003년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규모변경 등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변경시새로운규정이적용되어막대한비용이드는기반시설을새롭게
설치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

○동 사안의 경우 일일 진입차량이 약600여대로 현 시설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도로폭이안전상문제가있을만큼협소한것도아니며, 규정에따라폭을확장할경우
도로법면등을새롭게설치하여야하는등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등실익이없음

178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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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법령의적용을받아길이6.2km 폭8m규모의진입로를설치하여골프장을운영.

전체면적의1/14정도에해당하는부지확장을추진중이나, 2003년부터시행된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따라진입도로폭을10m로확장하여야하나, 교통량이많지않고

안전에도문제없는도로를규정상의이유만으로막대한비용을들여확장할필요가

없으므로, 기존법령에의해허가받은골프장은개정법령을탄력적으로적용할것을건의



다) 해소방안

○종전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이미설치된체육시설중
일정한부지면적의증가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하는경우경과조치신설이필요
⇒변경면적이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10% 미만인경우진입도로폭에관한
설치기준적용에서제외토록당해규칙에예외조항을신설

(바) 가축의 도축 및 육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의 식용·비식용 구분

가) 건의요지

나) 관계부처입장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별표1 ‘가축의도살·처리및집유의기준’에의하면
식용에제공하기위한장기등은위생용기에담아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가축의도축및육가공과정의부산물에별도의표기기준을규정할필요는없음

다) 해소방안

○일부우·돈지가공장의경우, 원료를허가·신고한도축장, 축산물판매업소등이
아닌 중간 수집상으로부터 취득하고 있고 일부 도축장 등에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을 식용·비식용 구분 없이 중간 수집상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식용
지방이축산물의표시기준에따른표시없이유통되고있는사례가있음을감안하여

○우·돈지 가공장의 경우 원료는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도축장·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또는축산물판매업소로부터취득하도록하고, 가공장또는식육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가축의도축및육가공과정에서발생된부산물(지방, 뼈)이식용·비식용으로구분표기없이

출하유통됨에따라폐기물재활용에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국민보건위생상에도문제가

있으므로부산물의식용·비식용구분표기건의



포장 처리업소에서는 식용지방을 생산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준수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따라표시후유통하도록행정지시조치

(사) 체육시설 회원모집시 투자비한도제한 폐지

가) 건의요지

나) 관계기관입장

《문화관광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체육시설회원의정의및권리보호와
체육시설업의 승계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투자비 범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것이타당함.

○체육시설회원모집관련질의시투자비범위내에서하도록일관된회신

《서울시광진구청》
○문화관광부의일관된유권해석에따라투자비범위내로제한

다) 해소방안

○문화관광부에서는 당해 규제를 폐지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무분별한
회원모집방지및회원의권리보호에문제가있다는사유로법령에위배되는유권
해석을통해이를해결하려하여기업들의불편이가중되었음. 

⇒법령개정취지에맞게제도를운영하되, 회원의권리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는
별도의법령개정을통해보완하도록조치

(아) 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상 매매업자의 서명(날인)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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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1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체육시설회원모집총금액의

투자비한도제한규정이삭제되었으나, 문화관광부에서는관계법상의타조항을근거로하여

그이후에도유권해석을통해이를제한하고있어개선을건의



가) 건의요지

나) 관계부처입장

《건설교통부》
○매매업자가 양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경우(양도인의인감이날인된위임장및인감증명서첨부)에는매매계약의
체결에있어서양도인을대리하여「자동차양도증명서」의작성가능

○또한 관계법령에‘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인을 대리하여「자동차양도
증명서」작성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인 매매업자가 서명(날인)
하는것이가능. 다만, 매매업자는양도인의대리인이므로‘양도인을대리하여자동차
양도증명서를작성’함을분명히표시하면가능함.

다) 해소방안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자 중개거래는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 행위를 매매업자가
대리권범위에서할수있음

○매매업자가 매도인을 대리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자동차의 명의이전 시 해당 자치단체에서 양도증명서상 매도인 서명(날인)난에
반드시매도인의서명만요구하는것은개선필요
⇒건설교통부에서각지방자치단체에지침을시달, 개선

(자) 자연녹지내 기존공장의 설비증설 허용 건의

가) 건의요지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양도인으로부터매매계약체결등소유권이전을위한일체의

행위를위임받은경우에도일부자치단체에서는「자동차양도증명서」의매도인

서명(날인)란에매매업자의서명(날인)으로대체하는것을불인정

⇒이의개선건의



나) 관계부처입장

《환경부》
○자연녹지로지정된지역에서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사업장은건축할수
없는 바, 자연녹지로 지정되기 이전의 1~3종 사업장은 기존의 시설만 가동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허가 시기를 기준으로 한 용도지역을 계속 적용받는 것은 용도
지역의취지상허용할수없음.

○따라서 현재 2종사업장인 기업은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설비의 증설이 어려우나,
다만「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수계수 개정고시」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의하면‘배출시설에설치된방지지설에서제거된먼지의전량이원료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는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산정을다시하면증설이가능할수있음

다) 해소방안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수계수 개정고시에 의하면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제거된먼지의전량이원료또는제품으로회수되는경우종산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바, 민원기업은 소석회비료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전량
회수하여가동중인공장임.

○따라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사업장의 종별구분을 2종 사업장
에서3종또는4종사업장이하로낮출수있으며발생량이감소된만큼증설이가능
하므로자치단체와협의하여공장증설

(차) 도로점용기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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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석회비료생산공장을운영중생산량증가를위해설비증설을하고자하나공장부지(91년

설립당시준농림지역)가2000년도시계획의변경으로「자연녹지지역」으로지정되어

대기오염배출시설의증설이어려우므로자연녹지지역지정이전에허가받은공장에한하여

공장설비증설이가능하도록개선건의



가) 건의요지

나) 관계기관입장

《건설교통부》
○도로점용(연결) 허가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특정
부분을유형적·고정적으로사용하게하는공물사용권을설정하여허가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막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도모한다는공익성등을감안하여연결허가의금지구간은반드시적용필요

○따라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정 전(’99. 8. 8. 이전)에
허가된시설물의허가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도로점용(연결) 허가에대한권리나
의무가상실되는것으로서, 허가자가허가기간이후계속해서점용하고자할때에는
도로관리청에새로운점용허가(흔히연장이라함)를받아야하며, 이때의허가기준은
현규칙과도로점용허가시부과된조건을적용하여야함.

○다만, 국가기간도로인국도의원활한소통과, 도로이용자의안전, 도로구조의보전
등공익적목적과국도변도로점용(연결)시설에대한재산권등사익을조화시킬수
있는합리적인개선방안을마련계획

다) 해소방안

○점용허가시설의전국적실태파악및기허가시설중허가갱신이불가한점유시설물
등에대한현황정리와더불어도로점용·연결허가제도개선을위한연구용역실시
및제도개선방안마련

○동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허가기간이정하여진도로연결허가를받은
시설이허가기간이만료되어새로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시설물의용도에변경이
없는경우에한하여종전의규정을적용하여허가할수있도록경과규정마련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95년주유소진·출입을위한도로점용허가를받아’05. 5월기간만료에따른연장신청을

하였으나, ’99. 8월에제정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연결허가의금지구간)에부합하지않음을이유로점용기간연장을불허. 이는

경과규정미비에따른과다한규제이므로점용기간연장허가가가능하도록제도개선건의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개정

(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점검방법 및 시기 개선

가) 건의요지

나) 관계기관입장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의작동기능점검은평소관계인이수시로소방시설에대한점검및정비를
통해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이 정상작동 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가기 위한 것이므로,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작동기능
점검을종합정밀점검에포함하는것은곤란

- 다만, 작동기능점검시사용되는점검기구에대해서는전문가등의의견수렴을거쳐
개선예정

○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시기중복문제개선예정

다) 해소방안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등이작동기능점검을하는경우에이용하는소방시설별
점검장비의범위를축소하도록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상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정밀점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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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중작동기능점검을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현실적으로자체

점검을할수있도록제도개선건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이상반기일경우에는상반기에작동기능및종합정밀점검을동시에

실시하여정기적인소방시설유지관리에어려움이예상되고, 또한대단위사업장의경우

상반기에동시점검시과도한점검기간이발생하여소방시설유지관리업무에애로

→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작동기능점검과종합정밀점검시기를상반기에는작동기능점검,

하반기에는종합정밀점검을실시하도록개선건의



중복되지아니하도록점검시기를조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조치

(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 수리 건의

가) 건의요지

나) 관계기관입장

《화성시》
○폐기물관리법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25㎏이상인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준수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개선된방지시설이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준수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관련자료의제출필요

○변경허가와유지·관리는연속선상에있는문제이므로, 허가를하기위해서는관리
기준을준수할수있는시설인지여부를미리판단해야함.

《환경부》
○관할행정기관에서사업자의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서검토시대기오염방지를
위한다이옥신저감시설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는것은바람직하나, 신고서수리
여부는 현행(접수 당시) 규정에 따라 시설 변경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결정
하여야할것임.

다) 해소방안

○시간당처리능력25㎏이상200㎏미만인기존소각시설에대한다이옥신배출기준은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시간당처리능력30㎏인폐기물처리시설(소각보일러)을60㎏의시설로변경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를하였으나, ‘변경된폐기물처리시설의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관한자료제출’등민원서류보완을요구. 시간당처리능력25㎏이상200㎏

미만인산업체폐기물소각시설에대해서는2007년부터다이옥신측정을하도록되어

있는바현시점(2005년)에서의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에관한자료제출요구는

부당하므로신고수리를요청



’06. 1. 1부터적용되며, ’07. 1. 1부터24개월이내에1회이상자가측정하여야함.

○관할행정기관에서사업자의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서검토시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다이옥신 저감시설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06.1.1이후 적용되므로, 시설
변경내용의적합성검토이외의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을준수할수있는지여부에
대한관련자료의제출요구는부당

⇒기준적용시점판단오류로집행개선토록함.

(파) 사설 안내표지 설치 제한 완화

가) 건의요지

나) 관계기관입장

《건설교통부》
○출입자가 많고 먼거리 운전자와 응급 및 긴급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사설 안내
표지판이필요하나일반병원은주로당해지역거주민이나지역에익숙한사람들이
이용하여 사설안내표지판 불필요하므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사설안내표지설치대상을‘의료법에의한종합병원’으로만규정

○응급실이구비되지않는병원및입원시설이없는치과병원등모든병원에대해
사설안내표지판을설치확대를할경우에는난립을초래하므로, 병원의종별기능
및특성등을감안하여선별적으로검토함이타당

다) 해소방안

○일반병원중에서긴급한환자에대한안내가필요한‘응급시설을갖춘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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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내설치하는사설안내표지의설치대상범위가의료기관의경우에는‘의료법에

의한종합병원’으로한정되어있는바, 병원은몸이불편한환자및응급환자들이찾는

곳이므로병원안내표지를설치하여쉽게병원을이용할수있도록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을‘의료법에의한종합병원’에서‘의료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으로범위

확대건의



대해서는사설안내표지설치를허가하도록관련규정완화
⇒「도로표지규칙」및「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개정

3) 기업애로해소센터고객만족도조사결과

2005년 센터 자체조사를 통하여 센터 이용기업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77%의
만족도를 보여 2005년 정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가 64.5%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다. 

< 고객만족도조사결과>

4) 향후운영방안

(가) 그간 운영에 대한 평가

그동안의센터운영을통해부처간복합애로를원스톱으로해결하는새로운기업민원
처리시스템을정착시키고센터의업무처리에대해77%의만족도를달성하는등기업의
규제개혁만족도제고에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편, 센터의업무절차의효과성, 부처의적극적인기업애로처리마인드확산면에서는
조금 미흡하였다. 센터 업무처리절차에 있어서는 전문성 및 편의성, 처리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으며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기업민원처리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한노력도미흡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따라서, 2006년도에도부처간중복애로의처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 센터업무
효율성제고, 적극적인기업민원처리마인드확산을위한보완대책을강구하여추진할
필요가있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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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합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비 고
친절성 신속성 편의성 공정성

2004년도 3.82 4.02 3.75 4.05 3.44 5점 척도

2005년도 3.85 4.20 3.98 3.88 3.32 5점 척도



(나)앞으로의 추진계획

가) 센터이념과원칙의확산

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기업규제개혁에대한기업의체감도를높이기위해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애로해소센터의 이념과
원칙을각부처와지방자치단체로확산시키기위해적극노력할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접수된 애로중 법·규제 관련
사항과제도관련사항은국무조정실이부처와협조하여직접처리하고, 일반적인사항은
센터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기획단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식을정립해나갈계획이다. 

나) 기업애로해소센터업무처리절차개선

조속한 착수 및 검토를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 처리기한을 단축(20일→15일)하고
부처와의 협조 강화, 수시 실무회의 개최,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율을
높이고(60%→65%), 미해소 애로 및 장기처리민원에 대해 처리과정, 검토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충분한대화와설명을통하여기업애로처리의공정성을높여나갈계획이다. 

다) 소관부처후속조치확인점검의강화

개선방안이 확정된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 부처의 후속조치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
지지않아센터를이용한기업인들이후속조치지연에불만을토로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행령이나규칙을즉시개정하지않고연말에한꺼번에
개정하여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점검하는 등, 부처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미진한 사항은 적극 독려하여 기업인들의
애로가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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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개선



제2장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개요

《기업애로민원신청방법》

○우편및방문: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 이마빌딩308호

기업애로해소센터☎110-755 

○인터넷 : http//www.opc.go.kr (국무조정실홈페이지)

http//www.rrc.go.kr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 

○전화 : 1688-1472, (02)722-9797

○팩스 : (02)2100-8872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심사

개요

재경금융및공정거래분야

산업자원분야

건설교통분야(건설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농림및해양수산분야

환경분야(환경부)

교육·문화분야

노동·여성·청소년분야

보건복지분야

통일·외교및국방분야

일반행정분야

제 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6절

제 7절

제8절

제9절

제10절

제11절

제12절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1분과, 경제2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회의를
거쳐 2005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423건을 심사하여
이중 422건(29.7%)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권고된대상규제에대해서는이를법령에서삭제또는개선하는등규개위의권고를
이행하였다.

< ’05 부처별신설·강화규제심사결과>

제1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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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규제심사결과
부 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재정경제부 13 23 2 21

금융감독위원회 9 22 1(조건) 21

공정거래위원회 5 11 3 8

기획예산처 1 5 5

관세청 2 2 2

통계청 1 8 3 5

산업자원부 35 154 12 142

중소기업청 10 20 1 19

특허청 4 5 5

건설교통부 61 165 14 29 122

과학기술부 12 32 8 24

정보통신부 9 24 1 16 7

기상청 2 5 2 3

농림부 17 71 1 21 49

산림청 10 27 3 13 11

농업진흥청 2 2 1 1(조건)

해양수산부 59 193 7 55 131

해양경찰청 4 17 12 5

환경부 42 120 2 28 90

교육인적자원부 12 67 2 19 46

문화관광부 17 49 3 17 29

문화재청 3 19 5 14

방송위원회 5 17 5 12

노동부 16 62 3 10 49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2005년도 규제심사결과
부 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여성가족부 2 2 2

국가청소년위원회 2 4 2 2

보건복지부 40 114 6 36 72

식품의약품안전청 25 73 9 36 28

통일부 1 2 1 1

외교통상부 1 2 1 1

국가보훈처 4 12 4 8

행정자치부 7 14 1 13

소방방재청 17 53 1 15 37

경찰청 2 4 4

법무부 4 20 2 7 11

국무조정실 1 1 1

중앙인사위원회 1 1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1 1

계 459 1,423 57 367 999



1. 재정경제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시행령개정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개정안, 보험업법시행령개정안, 증권거래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신탁
업법시행령개정안,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간접자산 투자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
13개의법령에대해신설7건, 강화7건, 내용심사9건등총23건에대한규제를심사
(중요5, 비중요18)

○심사대상 23건중 2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하고, 21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재정경제부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7건임.

제2절재경금융및공정거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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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영호사무관(Tel. 2100-2428, yhl0484@opc.go.kr)

< 재정경제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 10)

제 267차 경제1분과

(2005. 1. 28)

제 272차 경제1분과

(2005. 3. 3)

원안의결 3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신설 1

*중요 1

신설 1, 강화 3

내용심사 1

*중요 3, 비중요 2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간접자산 투자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정안

관세법 개정안

계

예비심사

(2005. 3. 3)

제245차 경제1분과

(2005. 4. 8)

서면심사

(2005. 6. 9)

제 279차 경제1분과

(2005. 7. 1)

예비심사

(2005. 7. 20)

예비심사

(2005. 7. 20)

예비심사

(2004. 4. 20)

예비심사

(2005. 9. 15)

-

원안의결 4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1

개선권고 2

강화 2, 내용심사 2

*비중요 4

신설 2

*비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신설 1

*비중요 1

내용심사 2

*비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1

*비중요 1

신설 7

강화 7

내용심사 9

*중요5, 비중요 18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시행령개정안(신설1,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이사장및시장감시위원장자격기준(내용심사)
- 국내외금융관련기관에서 15년이상근무한자, 금융·경제관련분야에서 2급
이상의공무원의직에있었던자, 국내외대학또는연구기관의금융·경제관련
분야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15년이상있었던자, 기타이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이사장 및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의자격요건을정함.



☞통합거래소이사장및시장감시위원장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법상규정된
자격요건을 구체화 한 것으로 위임근거법규 및 증권선물위원 자격 등 다른
입법례를 기초로 시행령 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거래소주식보유제한운영기준(내용심사)
- 법상제한되는주식보유로인정되는특수관계인*이란본인과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3 제2항내지제4항에서정한관계가있는자로규정하고, 법상제한되는
주식의보유**는증권거래법시행령제10조의4 각호에해당하는경우로규정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6촌이내의 부계혈족, 3촌이내의 모계혈족 등 으로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임원, 계열회사및그임원등으로규정

**자기계산으로주식보유, 법률또는계약에의해주식의인도청구권보유등

☞증권·선물통합거래소의공익성이유지될수있도록법상신설된동일인의주식
보유제한규제의세부운영기준을구체화한것으로증권거래관련일반적인규제
기준인증권거래법시행령내용을준용하여특수관계인의범위및소유에준하는
주식보유를규정하고있어그적정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시장효율화위원회심의대상(신설)
- 거래소, 증권거래법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등*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대상 전산투자를 규정(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 및 그
부대설비개발에소요되는비용이100억원이상인투자)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 한국증권전산

☞유사·중복전산투자방지, 전산시스템의연계성강화등을위해거래소등시장
유관기관의 거액 전산투자에 대해 지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그동안주요전산시스템신설·변경등에소요되는투자금액을기준으로
심사대상을100억원이상으로설정하고있는규제내용은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
원안대로의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강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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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분야



䤧심사내용

○금융기관의미승인주식보유에대한시정조치(신설)
- 금융기관이법제24조에서정한다른회사주식소유규제를위반하여초과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게 법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조치권부여

- 주식처분명령미이행의경우처분시까지매1일당보유주식장부가액의3/10000
이하의이행강제금부과근거신설

☞제24조승인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법위반행위에대한벌칙/과태료
부과 이외에 승인 없이 주식을 소유한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조치권의
신설이불가피하며, 공정거래법및은행법등다른금융관련법령의유사제도와
비교할 때 시정조치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세부 규제내용의
적정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3) 보험업법시행령개정안(신설1. 강화3,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판매허용보험상품의범위및일정조정(강화)
- 2005. 4월 일괄 시행 예정이던 2단계 방카슈랑스 종목(개인보장성보험 등)을
3차례(’05. 4월~ ’08. 4월까지)에걸쳐단계적으로시행

< ’05. 4월이후>
- 제3보험중순수보장성(소멸형)상품* (특약부** 제외) 허용(생보·손보공통)

*생·손보중간영역인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중만기시에환급금이지급되지않는상품

** 질병+사망특약등

<’06. 10월이후>
- 제3보험중환급형상품(특약부제외) 허용(생보및손보공통)

<’08. 4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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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 일반개인보장성보험상품허용
- 손보: 일반장기보장성보험상품및개인용자동차보험상품허용

☞당초계획대로2단계방카슈랑스상품이확대될경우불공정판매등방카슈랑스
시행상의문제점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보완책을마련할
필요성이인정되고, 방카슈랑스도입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상품별허용
시기를합리적으로조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영업기준강화(강화)
- 점포별보험상품모집인을2인이내로제한한규제의유효기간을2006. 3. 31일로
한정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정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제한을현행49% 이하에서25% 이하로강화

※2003. 8월 1단계방카슈랑스시행당시규제개혁위원회심사과정에서동규제의특수성을감안하여

일몰조항(2006. 3. 31까지) 신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점포당 모집인원 제한(2명)은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불공정행위방지등을위해한시적으로운영함이바람직하고, 동규제의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일몰조항을 삭제하기 보다는 규제 유효기간을 2008. 3. 31까지
연장하도록하고,

- 1단계방카슈랑스시행결과은행의보험자회사판매비중이크게높은문제점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보험자회사판매비중감축과규제의실효성및공정성등의제고를위해정부안중
합산되는개별자회사등에대한25% 제한규정은삭제하도록개선권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보험계약자에대한설명의무부과(신설)
- 보험상품판매시은행등의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의주요보장내용및환급금,
은행 등이 수취하는 모집수수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부과

☞보험상품의불완전판매확대등1단계방카슈랑스시행결과나타난문제점등을
해소하기위하여방카슈랑스채널에대한보험상품설명의무를강화할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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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만, 모집수수료를금융기관의설명의무항목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
보험사와의형평성, 보험계약자의활용도등을감안할때규제의실효성이크지
않을것으로판단되어수수료항목조항을삭제할것을개선권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및보험사간표준제휴계약기준도입(내용심사)
- 은행등금융기관이표준제휴계약서보다불리하게보험회사와보험계약체결의
중개또는대리계약체결을금지

☞은행 등 금융기관과 보험사간 불평등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정한표준제휴계약서보다불리한내용의제휴계약체결을규제하기위한것으로,
우월적인지위에있는은행등금융기관의불공정행위를예방하고관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제휴계약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함. 다만, 법제처와협의하여구체적인위임내용을시행령에명시하는방안
을강구하도록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보험상품신고의무(강화)
- 보험상품에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의 신고
기준을강화(판매보험상품의기초서류를금융감독위원회에사전신고토록하고,
기초서류는사업비한도등금융감독위원회가정한기준을충족할것)

☞금융기관의과도한수수료요구등으로보험료인하효과가미흡한운영상의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비한도규제등을통해방카슈랑스보험상품의보험료인하및소비자의편익
제고가가능하다는측면에서규제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4) 증권거래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2,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사업보고서제출의무(강화)
- 연결재무제표제출기간연장대상을모든법인에서자산총액2조원미만법인으로
축소하고, 분기보고서의감사인검토대상범위를자산총액1조원이상에서5천억원
이상으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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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연결재무제표제출지연을방지하고분기별사업보고서의정확성제고를
위해관련규제를강화하는것으로,

- 증권거래법상사외이사선임, 공시의무강화등의적용대상이자산총액기준2조원
이상이고, 강화규제적용대상이크게확대되지않는점등을감안할때규제내용의
적정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장외신용파생상품거래의동일인위험한도신설(강화)
- 장외신용파생상품거래의 거래 상대방(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위험액이 재정
경제부령이정하는한도를초과하지않을것

- 장외신용파생상품거래시동일인위험한도를자기자본의5/100로규정

※실무협의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된 신용파생상품거래 위험한도(자기 자본의 20%) 규제를

철회하고일몰조항설치권고를수용

☞증권회사에 대해 장외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면서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신용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동일인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의위험총액이규제한도(자기자본의30%)를초과하지
않더라도신용위험이특정인에집중될경우경영불안요인이되므로이를규제할
필요성이인정되고, 

- 시장여건이성숙된단계에서동규제가거래의장애요인이되지않도록일몰조항을
두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규제수준도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경영권에영향을주는행위(내용심사)
-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회사의 자본금 변경, 회사의
배당결정, 회사의합병및분할, 주식의포괄적교환및이전, 영업의양수·양도,
회사의해산등으로규정

☞법상 예시된 임원의 선임·해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변경과
유사한주요경영행위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구체화한것으로, 외국의입법례
등을 참고로 법에서 예시된 내용을 포함한 경영상의 중요한 행위유형을 구체적
으로명시하고있어규제내용의적정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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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제한대상유가증권확대(내용심사)
- 주식워런트증서(ELW) 및주식연계증권(ELS), 기타파생결합증권중주식을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권리행사결과 주식보유가 되는 경우에 내부자
거래제한대상으로추가

☞내부자거래규제를회피하면서내부정보를이용할가능성이있는신종유가증권을
규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유가 증권의 경우
거래가격이기업내용에따라결정된다는점에서주식, 주식관련채권, 주식옵션
등과유사하므로내부자거래규제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5) 신탁업법시행령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신탁회사의내부통제기준(신설)
- 신탁회사이사회가내부통제기준의제정및변경을결의하도록하고, 동내부통제
기준을은행등여타금융기관과동일한수준으로의무화

☞부동산신탁회사 등의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하여 신탁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수익자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 고객재산을위탁받아실적배당원칙에따라운용
결과를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신탁회사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고, 동 내부통제기준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의기준을준용한것은신탁회사의도덕적해이가능성이은행보다더크다는
점을감안하면규제면에서는적절한조치로평가되어원안대로의결

○외국금융기관의신탁업폐쇄시인가(신설)
- 신탁업 폐지를 인가받고자 하는 외국금융기관은 폐지의 사유, 주주총회의 폐지
의사록등을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동폐지가건전한금융질서를저해하는지
여부등을심사

☞외국은행국내지점이합병등으로신탁업을폐지하는경우금융감독위원회가관련
법령위반 여부, 고객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고 신탁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신탁회사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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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을영위하는외국금융기관에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으로적절한조치인
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6)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국유재산임대시보증금예치대상및예치금액규정(내용심사)
-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범위내에서보증금을예치하거나이행보증조치를취함.

☞본규정은국유재산임대료체납증가에따라국가의채권확보등을위해국유
재산법에도입(’04. 12)된보증금제도를구체화한것으로, 

- 보증금 예치대상을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체납건수 78건(21.6%), 체납
금액33억4천만원(79.2%))인경우로결정한것은체납건수및체납금액, 보증금
부과로인한국고손실감소, 소액임대인의부담등을고려할때적정한선이라고
판단되며,

- 보증예치금을사용료의100분의50범위로하면서이행보증조치제도를도입하여
임차인이현금과보증보험중에서예치금의형태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임차인의
부담을덜어주고있음.

- 보증금제도의도입이임차인에게다소부담을줄수있지만, 국유재산사용에
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보증금 산정방식이 민간보다
불합리하다고판단할수없으며, 

- 국유재산의사용료체납이증가하고있어국가의채권확보및임차인의책임의식
고양방안등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원안대로의결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제한경쟁입찰에의할계약과제한사항등(강화)
- 제21조제1항에제10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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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재정경제부장관이고시하는)고시금액미만의물품의제조·구매또는용역(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사업및건설기술관리기본법제2조

제3호의규정에의한건설기술용역은제외한다)의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에한해경쟁입찰을실시함.

☞동규제는䥛단체수의계약제도의폐지(’06.말)에따른중소기업의애로해소(판매
소득연5천억원감소추정)와䥛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등현행제도의미미한
판로지원효과를보완하기위해, 

- 민수시장에대하여는중소기업제품의구매를강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䥛중기청장 지정품목(142개 품목)
에서의대기업입찰참여제한이외에, 䥛비지정품목에대하여도대기업의입찰
참여를제한코자하는것으로

- 적용규모를‘2.1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제한경쟁의 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금액(13만 SDR, WTO 조달협정)을 규정하고 있어
무리가없는것으로보이며, 규제자체를임의규정으로하고있어2.1억원미만이라
하더라도필요한경우기관의판단에따라일반경쟁계약을할수있는여지를
두고있어원안대로의결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04. 10. 8)의 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심사시필요성에대하여이미원안동의한사안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강화)
- 뇌물을받은공무원의범위에감독전문기관감독자, 검사전문기관검사자, 기타
입찰·계약관련위원회참가민간인을포함.

☞경쟁의공정한집행과계약의적정한이행을위해도입된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
자격제한취지를살리고, 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규제라판단되어
원안대로의결

8)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대부계약관계서류의보관의무(신설)
- 대부업자는대부계약서, 대부계약대장, 자금수수내역, 담보관련서류를대부계약
체결후2년간보관해야함.

☞대부업자로하여금대부계약서등계약관계서류를계약체결후2년간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의결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고액현금거래보고기준금액설정등(내용심사)
- 보고요건: 금융기관등이5천만원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상의
현금(외국통화제외)등을지급·영수한경우

- 보고절차: 30일이내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
- 보고의무기준금액: 5천만원*(단, 공과금영수액제외)

*부칙에서2008. 1월부터3천만원, 2010. 1월부터2천만원으로하향조정됨명시

- 보고방법: 보고서식의내용과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등보고수단규정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의 기준금액 설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및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결정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고객주의의무신원확인사항의규정등(내용심사)
- 일회성금융거래의기준금액을설정하고신원확인사항에관하여규정
·일회성금융거래의기준금액: 원화2천만원, 외화1만달러
·신원확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거래당사자의신원확인사항의규정과일회성금융거래기준금액설정은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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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및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수있는수준으로결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10) 간접자산투자운용업법시행령부칙제2조시행규칙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MMF 매입·환매기준가격산정방식변경(내용심사)
- MMF의 매입·환매시 매입·환매청구시점 이후에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미래
가격(매입·환매청구당일종가)을적용

☞금번에제정되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부칙제2조의유효기간에관한
규칙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부칙에서MMF의매입과환매시적용할
기준가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11) 관세법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승객예약정보제공(신설)
- 세관장은테러·마약등국제범죄방지업무를수행하기위해우리나라와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저장하거나제출하여줄것을선박회사또는항공사에게요청할수있고,
과실로승객예약정보를제공하지아니한자에게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이미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등다수선진국에서도입·시행하고있고, 국제항공
협정에서도권고하고있는사항이며, 또한법무부도 04년출입국관리법개정을
통해항공사등의예약정보시스템의자료를열람하고있으며, 이미항공사등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세관공무원이 접근해 열람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미미한점등을고려해원안대로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2. 금융감독위원회
집필자: 이영호사무관(Tel. 2100-2428, yhl0484@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신탁업감독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등
9개의법령에대해신설 4건, 강화 11건, 내용심사 7건등총 22건에대한규제를
심사(중요1, 비중요21)

○심사대상22건중1건에대하여는조건부동의하고, 21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금융감독위원회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4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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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퇴직연금감독규정 제정안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2. 24)

예비심사

(2005. 3. 9)

예비심사

(2005. 3. 24)

예비심사

(2005. 6. 7)

예비심사

(2005. 7. 20)

제 281차 경제1분과

(2005. 7. 22)

예비심사

(2005. 10. 28)

예비심사

(2005. 11. 28)

원안의결 4

원안의결 3

조건부동의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5

원안의결 2

강화 4

*비중요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강화 1

*비중요 1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강화 2

*비중요 2

강화 1

*중요 1

내용심사 3

신설 2, *비중요 5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 금융감독위원회소관법령별심사결과>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강화4)

䤧 심사내용

○지급여력금액(자본) 산정기준(강화)
- 후순위채무의지급여력인정기준을납입자본금범위내→자기자본의50% 이내
(기발행후순위채무는만기까지적용유예)

- 투자주식(자회사 발행주식 제외)에 대한 지분법 회계적용시 공정가액이 장부
가액을초과하는금액을지급여력금액에서차감

☞기준적용유예기간부여등에따른파급효과최소화, 다른금융권역의규제내용
및 국제적인 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 규제강화의
필요성및적정성인정

○비상위험준비금적립및환입기준(강화)
<적립기준>

- 적립한도: 경과보험료×50% →경과보험료×보험종목별적립비율
- 매기적립액: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예정이익률(5%)의 50%~100%→ 보험

종목별보유보험료×적립기준율의35% ~ 100%
<환입기준>

- 경과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경과위험손해율이 보험종목별 기준을
초과하는경우

-‘이익잉여금을초과하는결손을보전하는경우’→삭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계

예비심사

(2005. 12. 23)

-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1

조건부 동의 1

강화 1

*비중요 1

신설 4

강화 11

내용심사 7

*중요 1, 비중요 21



☞비상위험준비금적립기준변경의파급효과및국제적인운용기준등을종합적으로
감안할때규제내용의적정성인정

○표준신계약비 산출시 종신보험에 예외적으로 적용된 보험기간(25년 → 20년) 및
보험료납입기간(10년→20년) 변경(강화)

☞보험종목간형평성제고및보험계약자의해약환급권확충등기준변경의파급
효과를감안할때규제강화의필요성및적정성인정

○이익원천별손익의보고주기를연 1회에서분기1회로단축하고, 보고기한을분기
종료후45일이내로규정(강화)

☞보험사손익내역에대한시장규율제고를위해공시확대의필요성이인정되고, 기
작성보고서를전자방식으로제출할예정으로있어규제내용도적정한것으로판단

2)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내용심사4)

䤧 심사내용

○방카슈랑스보험상품의예정신계약비산정기준, 모집수수료지급기준등세부신고
기준마련(내용심사)
- 보험회사는방카슈랑스보험상품의예정신계약비를표준신계약비의100분의70
이내로설정(일반손해보험이외상품)

- 보험회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예정신계약비
대비최고지급율을설정·신고(일반손해보험이외상품)

- 보험회사는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등이다른모집채널상품에비해높지
않도록설계등

☞보험소비자의이익제고, 보험사의재무건전성악화방지등을위하여신고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다만, 환급형 제3보험상품 허용시점인 2006.
9월말까지동신고기준의운용실태를종합검토하여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할것)

○은행등금융기관과보험회사간불평등한제휴계약체결을방지하기위하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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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등주요준수사항을중심으로표준제휴계약체결기준을마련(내용심사)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6월전까지서면통지

- 보험모집비용, 보험모집전산구축비용등은금융기관이부담하고, 제휴계약에서
정한모집수수료이외에성과급지급금지

- 부당판매로보험계약이취소될경우이로인한일체의비용을금융기관이부담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계약정보는원칙적으로보험회사가소유
- 이해관계사항은반드시제휴계약서에명시하고, 별도의이면계약금지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는
업무제휴관행을개선하기위해계약기간, 비용분담, 부당판매책임, 보험계약정보
활용등세부부문별로명확한기준을제시하고있어규제내용도적정한것으로
평가되어원안동의

○금융기관의보험상품판매시동종또는유사한보험상품중3개이상을비교·설명한
후설명내용에대한확인서를수령토록하고설명내용을다음과같이규정(내용심사)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청약철회및취소에관한사항및보험료에관한사항등

☞보험회사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금융기관의불완전판매비율* 등을감안할때
보험상품의설명방법및설명내용의적정성이인정됨.

*방카슈랑스채널의불완전판매비율은8.8%로서기존채널(4.4%)의두배

○금융기관의모집인제한규제(2인)의 예외로인정되는보험설계사채용기준을 2년
이상모집경력이있으며해촉된지6월이상경과된자를대상으로채용기간을1년
이상으로규정(내용심사)

☞2년 이상 경력자 채용을 통해 모집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채용대상을 해촉후
일정기간 경과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설계인 관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기간을최소1년이상으로설정함으로써보험설계사의안정적인고용을
유도하는등세부채용기준이적정한것으로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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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강화1) 

䤧 심사내용

○비상장은행의수시공시항목에‘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69조)’상
상장법인의수시공시항목중실효성이있다고판단되는항목을추가(강화)

☞현행비상장은행의수시공시항목이제한적이기때문에이를상장은행수준으로
확대하여예금자보호와경영투명성을제고할필요성이인정되고, 비상장은행이라
하더라도재무구조변동등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은상장은행과유사하기
때문에공시의무를동일하게부과하는것은적절한조치로평가됨.

4) 신탁업감독규정개정안(강화1, 신설1)

䤧 심사내용

○신탁회사이해상충방지체계의구체적기준마련(강화)
①고유부문과구분되는신탁전담부서설치
②고유부문과신탁부문간임·직원의겸직금지
③신탁재산에대한별도의장부와기록문서보유
④미공개신탁정보의고유부문및타인에대한제공금지
⑤고유부문으로부터신용공여를받은자에대한대출, 유가증권매입등금지

☞부동산개발초기에수탁받은거액자금중집행되지않은여유자금의운용결과는
부동산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관리되어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됨.

○신탁회사가유가증권을대여하는경우유가증권대여거래총액을각신탁상품별로
신탁재산의50% 이내로제한(신설)

☞현재까지신탁회사의유가증권대여실적이전혀없다는점(2004년말현재해당
유가증가증권 보유액은 41.6조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관련 투자증권의 대여
한도가 투자증권의 50%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동 제한은 정상적인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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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이없는수준이며, 건전한신탁질서확립과수익자보호를위해서도필요한
조치인것으로인정됨.

5)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개정안(강화2)

䤧 심사내용

○금융기관의업무위수탁시사전보고대상을확대하는한편, 보고생략사항에대하여
약식보고제도입(강화)

☞현행Positive 규제를Negative 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전환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능력이 취약한 일반 개인 등 제3자와의 업무 위수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신인도 확보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감독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여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 이를통해부적합한업무위수탁을사전에방지하고업무
위수탁실태파악이가능하므로그필요성이인정됨. 

○금융회사에대하여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마련하도록의무를부여(강화)

☞금융회사의 신인도 확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회사스스로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만들어준수토록한것으로업무위수탁에
따른리스크의체계적관리, 책임소재명확화및절차의투명성확보등을위해그
필요성이인정됨.

6)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개정안(강화1)

䤧 심사내용

○그동안기타조치로서금융기관에대하여만조치하고있는주의조치를금융기관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운용(정리보고 대상에 포함) 개선하는 한편, 2회이상의
주의조치를 받은 임직원이 3년이내에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제재근거명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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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제재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있으나, 상호저축은행등과같이내부통제기능이상대적으로열약한금융
기관에대하여경미한위법·부당행위의반복적발생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켜
이를사전에차단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7) 퇴직연금감독규정제정안(신설2, 내용심사3)

䤧 심사내용

○퇴직연금사업자등록시인적요건(연금계리·전산·운용)과물적요건(전산설비)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와첨부서류를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내용심사)

☞연금계리·전산·운용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을 위한
절차를규정하는것으로, 전산설비구축및프로그램개발등에일정비용소요가
예상되나, 개별 금융업법령 등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므로
추가적인비용은크지않을것으로추정되어원안의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의 지표로서 신용등급과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고, 신용등급은 투자적격(BBB-이상)이며, 자기자본비율은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기준이상을적용(신설)

☞금융기관의재무적안정성과원리금보장능력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와
합리적인기준을설정한것으로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적립금운용방법유가증권으로국내외상장주식·투자회사주식, 국채·지방채및
국내외투자적격채권, 국내외수익증권, 투자적격공모ABS·MBS, 투자적격CP,
ELS(손실 40% 이내) 등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인을 지배·종속회사로 규정하여
동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적립금운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적립금운용
방법으로RP매수, 장내외파생금융상품및발행어음·표지어음을규정(내용심사)

☞증권거래법상유가증권을위험성, 시장성, 유통성등을기준으로운용에제약이
없도록범위를한정하고, 기타 필요항목을운용방법으로추가함으로써적립금의
효율적운용을도모할필요성이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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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확정기여형과 개인 퇴직
계좌에서간접투자운용방법별위험자산의총투자한도를40%로설정(내용심사)
- 확정급여형 : 주식,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및 파생펀드 등 30%, 혼합형간접투자
증권, 고위험간접투자증권및외국투자적격채권등 40%, 동일인주식 10% (총
주식10%), 동일법인사채등5%, 동일계열사채등15%, 사용자와계열회사등사채
등5%

- 확정기여형: 외국유가증권30%, 사용자와계열회사등사채등10%, 동일기업발행
유가증권30%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는
적립금운용방법은위험자산으로규정하여일정투자한도를규제할필요성이인정됨.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를다음과같이설정(신설)
- 약관 시행 10영업일전 금융감독위원회앞 보고 및 감독원장의 변경명령(협회의
표준약관제정및보고, 약관의작성기준)

- 분기별·연별업무보고서및감독원장요구자료의제출
- 퇴직연금사업자의서비스종류, 약관등의인터넷공시

☞퇴직연금소비자보호, 건전한시장질서유지및시장규율강화를위해그필요성이
인정됨.

8) 신탁업감독규정개정안(신설1, 강화1)

䤧 심사내용

○신탁자금의운용기준을다음과같이설정(강화)
- 신탁계정과의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경우 고유계정의 유가증권 중개업무를 금지
하되, 고액(3억원이상)의특정금전신탁이거나장내거래주식운용은예외인정

- 신탁계정과의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경우 신탁자금으로 고유계정 보유 유가
증권의매입을금지하되, 수탁액이3억원이상인특정금전신탁은예외인정

- 계열회사가발행한유가증권의보유한도를원칙적으로수탁고의10%로설정하되,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으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는
한도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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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금의 유가증권 운용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3억원 이상의 특정
금전신탁고객은신탁회사의재량적운용을통제할수있고, 장내거래주식은가격
결정이투명하여이들을통한이해상충가능성이거의없는점등을감안하여, 고유
부문에대한부당지원, 고유부문의부실이전및계열회사지원가능성등을방지할
필요성이인정됨.

○신탁경영금융기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심사기준을 적정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향후에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우려가없을것등으로규정(신설)

☞현재금융권별적기시정조치대상재무건전성비율을감안하면동심사기준은이를
다소상회하여적정한수준인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9)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강화1)

䤧 심사내용

○현행난외거래에대해서는‘고정이하확정지급보증’에대해서만충당금을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여타 난외거래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충당금 적립대상을
확대(강화)

☞신BIS기준 및 미국회계기준 등에서 신용리스크를 수반하는 난외거래에 대해서
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타당성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3. 공정거래위원회
집필자: 김석중사무관(Tel. 2100-2467, ksj1903@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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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5건, 내용심사4건등총11건에대한규제를심사

○심사대상 11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5년도 총 신설·강화 등의
규제는4건임.

< 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령별심사결과>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강화1, 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출자총액제한졸업제도중부채비율에의한졸업기준을폐지(강화)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은 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위해도입되었으나, 동기준자체가재무건전성과관련된지표로서소유
지배구조개선을목적으로하는출자총액제한제도와부합하지않으므로졸업기준
구체화와더불어동제도를폐지하는것은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계

제 271차 경제1분과
(2005. 2. 25)

예비심사
(2005. 6. 2)

예비심사
(2005. 6. 21)

예비심사
(2005. 11. 14)

제 285차 경제1분과
(2005. 12. 2)

-

원안의결 2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8
개선권고 3

강화 1, 내용 1
*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2
*비중요 2

강화 5 
내용심사 4
신설 2

*중요 2, 비중요 9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내용심사)

☞금번개정안에서구체화된공시대상정보의경우증권거래법상공시대상체계를
따르고있어그내용이적절하며,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인회사로서청산중에
있거나1년이상휴업중인회사는규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등기업부담경감을
위한최소한의조치를두고있으므로원안의결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의법률을새로적용받게되는용역사업자의범위를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사업자로설정(내용심사)

☞용역(서비스)분야의사업체수(약244만개)는전체산업의80%이상을차지하고있는
만큼용역분야에대해서도하도급법을적용받도록하는법개정시규제의필요성을
인정한바있음. 그러나용역사업의특성상실제하도급거래가이루어지는분야는
일부서비스업종에한정되어있으며사업규모도타서비스업종에비해큰편이므로,
현실적으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 사업규모, 대상업체 수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신설2, 강화3) 

䤧 심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에 해당되는
요건으로소비자의생명·신체상의위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문제와소비자의
구매행위를현저히오도할가능성이있는문제를추가(강화)

☞소비자가알아야할중요한정보에대해서는사업자로하여금반드시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현행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생명,

216

217

제2절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분야



신체상의 위해) 등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규정함으로써표시·광고를둘러싼분쟁소지를방지할수있다고판단되어
원안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
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업자등에게관련실증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이에
따라사업자등이제출해야할기간을현행30일에서10일로단축하고, 기간내에실증
자료를제출하지않고계속하여표시·광고행위를하는경우에는자료제출시까지
당해표시·광고행위의중지를명할수있음.(강화)

☞현행실증자료제출기간이다소길어허위광고의감소에기여하지못하고이로인해
소비자피해를방지하지못할우려가있으므로제출기간단축및기간내미제출시
중지명령등동제도를보완할필요성은인정됨. 다만실증자료제출기간을지나치게
단축할 경우 부정확한 자료제출과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단축
기간을15일정도로완화하도록개선권고

○사업자등의표시·광고행위가부당하거나자율규약에위반하는지여부등을심의
하는등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방지하기위한조직(자율심의기구등)을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되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는 예외) 아울러, 자율심의기구는 표시·광고행위를 심의함에 있어
불공정한판단을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사업자의표시·광고및소비자에대한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따를것을명할수있음.(신설)

4)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강화1) 

䤧 심사내용

○상품판매나 거래분야에 있어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행위시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정보사항에 자격증 분야, 전화
정보서비스분야,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종분야, 토지분양업종분야, 렌털서비스
업종분야를추가함.(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정보부족으로소비자의구매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으로 고시하여, 사업자가 상품의 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변화와 함께
다양한 업종이 생겨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업종을 중요 정보사항으로 추가하는데에 따른
공청회개최·관련부처협의결과이견이없으며, 관련사업자단체의반대의견이
없으므로원안의결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선불식통신판매의거래안전을위해소비자가결제대금을예치할수있는제3자의
범위(자격요건등)를아래와같이설정(내용심사)
-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등에의한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업자
-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신용사업부문)
- 상법 제170조에서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정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금또는기본재산이각각5억원이상으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재무건전성등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추어야하며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하고금융기관에결재대금을보관하여야함.

☞소비자의 거래안전장치로 도입한‘제3자에 의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필수요건으로서 은행법등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금융기관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치 않으나, 민간사업자(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법인)에대해서는일정한요건을규정할필요가있음.
그러나 본개정안중 민간결제대금예치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정부(재정경제부)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전자금융거래법안」중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등록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전자
금융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은 소관부처(재정경제부)에서 규정하는것이 타당하므로
향후「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본시행령상의 민간결제대금 예치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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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규정은「전자금융거래법」에의한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자등록요건을
인용하는내용으로개정할것을조건으로원안의결

○결제대금예치제도가면제되는소액거래의범위를10만원미만으로정함.(내용심사)

☞거래의원활을기하고사업자의부담을경감할수있는소액거래의범위를법에서
규정한최고한도액(10만원) 수준으로정하였으므로원안의결

4. 기획예산처
집필자: 이영호사무관(Tel. 2100-2428, yhl0484@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용심사
5건을규제심사(비중요5)

○심사대상5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기획예산처의
2005년도총신설규제는0건임.

< 기획예산처소관법령별심사결과>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5)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계

예비심사

(2005. 2. 5)

-

원안의결 5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䤧 심사내용

○투융자회사의자본금규모(내용심사)
- 투융자회사의자본금은100억원, 최저순자산액은50억원으로규정

☞투융자회사의특성(대규모투자, 장기투자회임기간, 공익성등)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효율적인투자를위해서시행령(안)의자본금규모및최저순자산액은적정한
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개정전에도투융자회사의자본금은현행과동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투자회사의최저순자산액은10억원

○주식청약서기재사항(내용심사)
- 투융자회사를 모집설립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작성하여청약자에게제공
·투융자회사의목적, 상호및소재지
·투융자회사가발행할주식의종류와수
·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및발행가액
·투융자회사가유지하여야하는최저순자산액
·투융자회사의공고방법
·정관에서존립기간또는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내용
·주식의양도에관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도록정한때에는그규정
·자산운용회사의명칭및주소
·발행하는주식의배정방법및납입기일
·납입을맡을금융기관과납입장소
·이사후보자및감사후보자의성명및주소등

☞주식청약서 기재사항은 구 증권투자회사법에서 증권투자회사의 모집 설립시에
제공하여야하는주식청약서의기재사항과동일한사항으로, 법에서위임한범위
내에서발행하는주식및주식발행절차에관한기본적인사항만을기재토록하고
있어원안대로의결

○발기인의주식의무취득비율(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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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융자회사가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식의무취득비율을 투융자회사
자본금의100분의10으로규정

☞법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한사항으로투융자회사설립시발기설립이
아닌모집설립방식을통해일반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경우, 발기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법의 유사사례 등과 비교할 때 적정한
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부동산투자회사법,선박투자회사법등도동일하게규정

○투융자회사의자금차입및사채발행한도
- 투융자회사가일정한목적을위하여자금을차입하거나사채발행을할수있는
비율을자본금의100분의30으로정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막대한 자금투자를 신주
발행에 의해서만 조달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자금투입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어자금차입을허용하되, 일정한한도를설정하여
과도한 차입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준
설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투융자회사의신주발행조건(내용심사)
- 투융자회사가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산정조건을 다음과
같이정함.(안제34조의4)
·당해 투융자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5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산정

·당해 투융자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산정하되투융자회사주식의공정한가치가반영될수있도록이를
가감하여정할수있다.

☞법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한사항으로상장주식의경우증권거래법
상의상장회사등의일반공모증자규정을준용하도록하였고, 비상장주식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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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일반적인투자회사의경우와같이기준가격을기초로하여산정하되신주
발행의자율성을살리면서투융자회사의가치를적정하게반영할수있도록규정
하는등합리적으로규정하고있어원안대로의결

5. 관세청
집필자: 이순아사무관(Tel. 2100-2429, leesa@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 등 2개의
법령에대해강화2건에대해규제를심사(중요1, 비중요1)

○심사대상2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음.

< 관세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강화1) 

䤧 심사내용

○여행자휴대품의 반송제한 대상물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반송기간·반송방법·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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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6차 경제1분과
(2005. 5. 20)

제 282차 경제1분과
(2005. 9. 13)

-

강화 1, *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강화2
*중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계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절차등제한내용에대해세부기준을정하며, 규제의존속기한을폐지함.(강화)
- 반송제한대상물품의범위규정 : 상용품과다반입자·빈번출입국자로지정되어
특별관리중에있는자가반입하여유치되는물품으로한정(단, 살아있는동·식물과
부패또는변질로장기간보관이곤란한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식품등은제외)

- 반송기간제한: 유치일로부터1개월간반송을불허
- 반송방법 및 절차 제한 : 취득가격 100만원이상 상용공산품에 대해서는 반송
방법을B/L반송으로제한, 반송절차를정식EDI 반송신고로제한(유치서에의한
간이반송불허)

☞본규제는2차례에걸친경제1분과위의규제심사(’03. 3. 5,  ’03. 4. 23) 및규제개혁
위원회사무국의실태조사(’03. 3. 11~12)를통해규제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
동의된 사항이나‘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규제유지여부를재검토’하기로결정된바있음. 
따라서상용품의과다반입상황에커다란변화가없는현실을감안할경우규제의
필요성은상존하는것으로판단되며, 과세율과반송율을기준으로한규제수단의
성과및체화량증가등의부작용등을함께고려할경우농수축산물및한약재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효과가 입증된 상용공산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연장코자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2)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강화1) 

䤧 심사내용

○공항으로입국하는여행자중신고대상물품을반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하고 신고대상물품이 없음을 구두로 신고할 수
있도록한것을신고대상물품을소지하지아니한경우에도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제출하도록의무화(강화)

☞신고서 제출 확대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테러위험성이 높은 시점을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원안의결하되규제강화의효과와국민에게미친영향등에대한분석·
평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향후에(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종료 후) 규제개혁
위원회에보고하도록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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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청
집필자: 이영호사무관(Tel. 2100-2428, yhl0484@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통계법전부개정법률안에대해신설2건, 강화6건등총8건에대한
규제를심사(비중요8)

○심사대상 8건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통계청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2건임.

< 통계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통계법전부개정법률안(신설2, 강화6)

䤧 심사내용

○지정기관의지정및철회(강화)
- 통계청장은 기관·법인 등의 신청에 의해 지정기관을 지정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평가및의사결정등에널리활용되는통계를생산하는기관등이제1항의
규정에의한신청을하지않거나새로운통계를작성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국가
통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직권으로지정기관을지정할수있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통계청장의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은경우등에는지정기관철회를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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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통계법 전부개정 법률안

계

예비심사
(2005. 11. 18)

-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신설 2
강화 6

*비중요 8

신설 2
강화 6

*비중요 8



☞통계작성기관으로지정되기위해서는통계작성기관이지정을신청하는경우에만
가능해 정부의 정책수립·평가 등에 활용되는 통계가 통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작성된통계의신뢰성확보가곤란한경우가있고, 

-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가통계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기관이없어각종정책수립에필요한정보획득이곤란한문제점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국가운영에 필요한 국가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통계청장이국가통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직권으로통계생산기관을지정
하는 것이 필요하고, 철회사유에 새롭게 포함된 사항들(䥛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청장의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은경우, 䥛통계작성기관의장이표준분류
내용 변경 등에 대한 통계청장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은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효율적인통계생산을위해필요하지만, 

- 직권지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민간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직권지정은공공기관등에한해지정하며, 지정절차도국가통계위원회
의결을거쳐행하도록개선권고

○통계정책책임관의지정·운용(신설)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할할
통계정책책임관을지정·운용하여야함.

☞통계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의 생산과 보급, 국가통계의
품질확보등을위해통계전담직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통계품질진단의실시(강화)
- 통계청장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대한품질진단을실시하여야하고, 통계작성기관의장은소관통계에
대한자체품질진단을실시하여야함.

☞통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해소, 국가통계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통계작성기관
에서실시하고있는각종통계의통계작성절차(조사기획, 모집단및표본, 조사
표설계, 조사직원관리, 조사실시, 자료처리및이용)에대한적합성심사와자체
품질진단과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UN, OECD, IMF, 유럽통계청,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제도를도입·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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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승인및철회(강화)
- 새로운통계를작성하고자하는통계작성기관의장은그작성에관하여미리통계
청장의 승인의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승인을얻어야함.

- 승인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 승인당시에비해정부의각종정책수립등에
활용되지않는경우, 통계로서의가치가사라졌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
경우등에는통계작성의승인또는지정철회사유규정

☞통계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하며,
정책의 수립 등에 반드시 필요한 통계라면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통계승인을
해주는것이국가통계의품질유지에기여되는것으로판단되고,

- 국가의정책수립등에활용되는국가통계는공공재의성격을지니고있고, 통계조사
과정에서조사대상자에게부담을주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공익목적이나
통계조사가중복되어민간에부담을주는통계는승인대상에서제외할필요가있고,

- 사회·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필요한통계가다르고, 활용의가치가낮은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함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통계의지정철회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행정자료및통계마이크로데이터제공(신설)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 통계작성
목적으로행정자료를제공을요청할수있고, 통계작성또는학술연구의목적으로
통계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고자하는자가청구한경우에는타탕성을심사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제공 가능하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마이크로
데이터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보관·유지·관리하여야함.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취득·관리하고 있는
문서등)를제공받는것은통계의개발과작성에소요되는비용절감, 조사에따른
국민의부담경감및중복조사제한을통한응답률제고에필요하고, 
- 통계마이크로 데이터의 활용은 통계조사에 투입되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 경감, 가공통계의 생산필요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조사된자료를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법이라판단되며,

*호주, 네델란드, 아일랜드등도학술목적등에사용할수있도록데이터제공에관한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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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환경의 변화, 표본 및 응답자가 변경되면 동일한 결과를
재생산하기곤란하거나재조사가불가능한경우가있고, 경제통계의경우장기시
계열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작성된 통계마이크로
데이터를선관주의의무에따라보관하도록할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자료제출명령(강화)
- 통계작성기관의장은이법에의한통계를작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법인등에게관계되는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명하는
때에는사전에통계청장의승인을얻어야함.

☞지정통계와일반통계개념이국가통계로통합됨에따라기존에지정통계에한해
부과되던 과태료(자료제출 불응 등의 경우에 부과) 부과 대상이 확대(90종→
266종)됨에따라

- 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력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통계조사까지조사에불응
했다고과태료를부과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어, 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계조사의 경우 조사에 불응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어 과태료부과 대상통계 범위를 지정통계수준으로
축소하도록개선권고(과태료부과대상통계를대통령령에구체화하기로통계청이
수용)

○통계자료의보급(강화)
- 통계작성기관의장은통계자료를널리활용하도록하여야하고, 통계청장은통계
데이터베이스의구축, 연계및통합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음.

☞통계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연계를통해통계자료의원활한보급및이용확대를
도모하고, 통계DB미구축으로인한통계자료훼손등을예방하기위해통계작성
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입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과태료부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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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자료의제출거부또는방해하거나허위자료를제출한자
- 응답거부, 기피, 허위응답한자
- 통계마이크로데이터를목적외사용한자

<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승인이나협의없이통계를작성하거나작성을중지또는변경한경우
- 표준분류를사용하지않거나다른분류를사용한경우
- 자료제출명령시행에관해사전에통계청장의승인을받지않은경우
- 통계자료또는통계자료소멸을공표하지않은경우
- 통계마이크로데이터보관의무등을위반한경우

< 1,000만원이하의과태료>
- 통계작성사무개선요구등에응하지않은경우
- 표준분류내용변경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 행정자료를통계작성이외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
- 통계작성기관이통계청장의자료제출요구에불응한경우

☞과태료 금액 상승은 95년에 정해진 과태료 금액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해
현실화함로써 법규준수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금액별 과태료 부과대상이
통계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작성되었고,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도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통계종사자에대한교육실시: 사전협의과정에서철회권고(통계청수용)

- 사무국은 새로운 통계작성 및 보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통계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고있는규제는규제의효과가불확실하다고판단되어
당해규제를철회할것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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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원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등35개의
법령에대해신설32건, 강화71건, 내용심사51건등총154건에대한규제를심사

○심사대상154건중12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하고, 142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산업자원부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32건임.

제3절산업자원분야

집필자: 이순아사무관(Tel. 2100-2429, leesa@opc.go.kr)

< 산업자원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규정(고시)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68차 경제1분과
(2005. 1. 7)

예비심사
(2005. 1. 18)

제 269차 경제1분과
(2005. 1. 28)

제 270차 경제1분과
(2005. 2. 4)

제 271차 경제1분과
(2005. 2. 25)

제 272차 경제1분과
(2005. 3. 3)

예비심사
(2005. 4. 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6

원안의결 2

신설 3

강화 1
*비중요 1

강화 1

내용심사1

강화 2
내용심사 1

강화 6, 내용심사 11
* 중요 3, 비중요 14

내용심사 2
* 비중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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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칙 개정안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4. 12)

예비심사
(2005. 4. 30)

예비심사
(2005. 5. 31)

제 278차 경제1분과
(2005. 6. 10)

예비심사
(2005. 6. 10)

예비심사
(2005. 6. 10)

제 280차 경제1분과
(2005. 7. 8)

제 281차 경제1분과
(2005. 7. 22)

예비심사
(2005. 7. 28)

예비심사
(2005. 7. 28)

예비심사
(2005. 8. 8)

예비심사
(2005. 8. 12)

예비심사
(2005. 8. 29)

예비심사
(2005. 9. 8)

예비심사
(2005. 9. 13)

예비심사
(2005. 9. 13)

예비심사
(2005. 9. 16)

예비심사
(2005. 9. 16)

예비심사
(2005. 9. 2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8

원안의결 1

개선권고 5
원안의결 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4

원안의결 7

원안의결 3

원안의결 1

원안의결 4

원안의결 4

원안의결 5

원안의결 5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1

원안의결 4

강화 1
*비중요 1

강화 2, 내용 6
*비중요 8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4, 강화 9
*중요 2, 비중요 11

내용심사 3
*비중요 3

강화 1
*비중요 1

신설 3, 강화 2
*중요 2, 비중요 3

신설 1
강화 2

강화 4
* 비중요 4

강화 3, 내용심사 4
* 비중요 7

내용심사 3
* 비중요 3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신설 4
*비중요 4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내용심사 2
*비중요 2

신설 3, 강화 8
*비중요 11

내용심사 4
*비중요 4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안(신설3)

䤧심사내용

○설치사업자는당해관리시설에반입되는방사성폐기물에대해발생자로부터반입
수수료 징수하고 징수한 반입수수료 중 일정부분을 유치지역에 납부토록 의무화
(신설)

☞유치지역에대한지속적인재정지원방안으로써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계량에 관한법률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정안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공산품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계

예비심사
(2005. 10. 4)

예비심사
(2005. 10. 10)

예비심사
(2005. 10. 13)

예비심사
(2005. 10. 17)

예비심사
(2005. 10. 17)

예비심사
(2005. 10. 20)

예비심사
(2005. 11. 15)

제 285차 경제1분과
(2005. 12. 2)

예비심사
(2005. 12. 13)

-

원안의결 8

원안의결 4

원안의결 7

원안의결 5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원안의결 8

개선권고 12
원안의결 142

신설 4, 강화 4
*비중요 8

강화 2, 내용심사 2
*비중요 4

강화 5. 내용심사 2
*비중요 7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강화 1
*비중요1

신설 1
*비중요1

강화 1
*비중요 1

강화 6
*중요1, 비중요 5

내용심사 8
*비중요 8

신설 32
강화 72

내용심사 50
*중요 20

*비중요 134



○유치지역의 국고보조금사업·지방교부세사업·지방양여금사업 중 5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유치지역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입(신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중 하나로, 실제
수혜대상범위가제한적이고, 유치지역내주된영업소를두고있는중소기업체에
대한육성시책이라는정책적배려의성격이큰점을감안하여원안대로의결

○이법시행을위해필요할때에는지원금및반입수수료중납부금액의사용또는
지원사업에관한업무에대해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하거나조사할수있도록
하고, 허위보고, 허위자료제출, 조사거부, 방해등에대해1,000만원이하의과태료
부과(신설)

☞지원사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고 및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행정조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사요건 및 절차를 개선하여 조사요건을 명확
하고구체적으로규정하도록개선권고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해외산업단지신고대상범위를확대하여10만㎡이상의경우에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함.(강화)

☞해외산업단지개발현황파악과이에따른관리방안마련을위하여신고대상확대의
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2차례에 걸쳐 원유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발전용연료(중유·LNG)의환급을폐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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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3. 01 : 9.75 →15.48원/㎏, 
*’07. 01. 01 : 15.48 →21.21원/㎏

☞에너지이용의왜곡시정에특별회계재원확보및타에너지원과의부과금형평성과
부과금인상에따른가스요금인상압력은공급비용절감, 가스공사의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상쇄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고, 발전용연료에 대한 부과금
환급의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보조금지원방식인현행부과금환급제도의폐지가필요한것으로판단함.

4)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승용자동차(LPG차량 및 경차 제외) 중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이 1,000대 이상
자동차제작자(수입자동차의경우적용시기유예하여‘10년부터시행하고’09년에
적용시기를 재검토)는 기준평균연비(km/ℓ)를 배기량에 따라 달성하도록 하고
(1,500cc이하 12.4, 1,500cc초과9.6) 경차판매량및기준초과달성분은크레디트를
부여하여당해연도부족군에사용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 기준평균미달시에는개선명령을하되기준평균에미달되더라도전년과같거나
향상되었을경우또는개선이행계획서를제출하고, 동계획을이행했을경우개선
명령을아니할수있으며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자에대하여그내용을공표
하기전에소명의기회를부여하여그내용을공표

- 공표내용은 제작자명, 대표자명, 세부동일차종현황, 기준평균연비 미달현황 등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검사기준관련사항강화

☞자동차제작사의연비향상을위한연구·개발및생산, 판매노력이요구됨에따라N
’02년도에도입된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의시행의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
의결하되지속적인제도개선이필요한사안이므로’06년 평균소비효율제도운영
결과및개선명령사항등을규개위에보고하고(’07년1/4분기중), 개선명령이행기간
(’08. 12. 31)이후’09년1/4분기중본제도에대한규제순응도조사를실시하도록함.

5)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䤧심사내용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자격요건을규정(내용심사)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안전관리책임자또는안전관리원의자격을가진자1인이상
채용,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해가스시설시공업제1종또는제2종에등록하고그에
필요한기술인력을채용,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양성교육이수자또는사용시설
점검원의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를 수요자수3천(공동주택의 경우 4천) 마다
1인이상채용

☞법신설에따라대행자의자격기준을정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하되시행규칙공포
후1년의적용기간동안소비자에대한추가부담정도및안전성향상추이등제도의
효과를조사·분석하여규제개혁위원회(경제1분과위)에보고할것을권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및책임·의무에관한사항’을추가(강화)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대한안전관리업무규정의준수의무가규정됨에따라안전
관리업무대행과 관련된 사항을 안전관리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원안의결

○정압기에설치하는계량기의경우신규설치만신고대상이었으나, 변경공사도신고
대상에포함하도록함.(강화)

☞변경공사시 설비의 재배치에 따른 위치변경, 큰 관경으로의 배관교체 또는 증설
등이이루어지므로신고를통한안전점검의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의결

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강화6, 내용심사11)

䤧심사내용

○법 위임에 따라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요건과 서류 및 변경등록 사항
등을규정(내용심사)
- 등록요건은제조시설(제조업자에한함), 내수판매량30일분에해당하는양의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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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가소비수입업자20일분)
- 등록서류는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품질시험서
- 변경등록기간은사유발생30일이내이며, 변경등록사항은성명및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저장시설의소재지및규모및제조시설소재지및제조능력

☞현재석유제조·수출입업을영위하고있는업체를기준으로하되석유대체연료의
보급규모가소량인점, 과도한부담의우려등을고려하여최소한의기준을적용코자
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등록요건과종류및변경등록사항등을규정(내용심사)
- 종류는대리점, 주유소, 판매소로구분하고, 판매업의등록요건으로판매업별저장
시설, 수송장비기준설정

- 판매업의등록서류규정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저장시설현황, 수송장비
명세서

- 변경등록기간은사유발생30일이내로하고변경등록사항은성명및상호, 대표
자영업소소재지, 등록시설의소재지및규모로함.

☞기존의석유판매업과비교하여완화된기준을설정한것으로석유대체연료의품질
및사업자관리, 유통질서의혼란방지를위해필요한규제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보고·검사대상을20㎘이하모든일반판매소에게자료제출의무를부과하고, 석유
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및판매업자의보고·검사사항및기한규정(강화)

☞20㎘이하모든일반판매소에게자료제출의무를부과하는것은규제의실효성측면
에서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현행대로운영하도록개선권고

○석유대체연료의 유형을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로규정(내용심사)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생산·수입현황 및 외국의 사용현황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서원안의결

○석유대체연료에대한수입부과금부과기준을규정함.(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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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1리터당
14원, 천연역청유:10원(’06. 1. 1부터시행, 천연역청유는’09. 1월부터부과)

☞대체연료가부과금관련법규의미비로면세되는경우가격경쟁력을갖추고 저가로
유통됨으로인한유통질서저해및국가경제적으로비경제적연료를선택하게되는
왜곡을유발할우려가있어규정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아원안대로의결
※천연역청유의경우사용을위해일부시설교체등의투자가불가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징수시기를3년간유예

○품질검사시부과금납부확인서의제출을의무화(강화)

☞부과금납부확인서를품질검사단계에서제출하게함으로써고의적으로부과금을
체납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불가피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석유저장시설 규모의 최소기준을 현행 내수판매
계획량의60일분저장시설에서60일분또는1만킬로리터중큰양의저장시설(시행
일부터1년이내에갖추도록할것)로정함.(강화)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저장시설을 구비토록 함에 따라 내수판매량을 최소한으로
하면서저장시설구비없이국내에서석유제품을구매하여정상적인대리점업자와
경쟁하는모순이발생하므로이를개정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사업의등록또는신고를한날부터6월이내에사업을개시토록하고휴·폐업사유
발생후30일이내에서류를제출하도록함.(내용심사)

☞법개정으로사업개시기간및휴·폐업신고의무가규정됨에따라(’04. 10. 22) 하위
규정에서시행시기및신고기한을규정한것으로원안의결

○석유비축대행업자의시설기준을원유또는석유제품 1만㎘이상의저장시설, 석유
가스3천톤이상의저장시설로규정(내용심사)

☞비축대행업을하기위해서는직접수입하여야하므로수출입업과동일한기준을
설정한것으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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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명령대상인신고대상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의종류및신고대상자범위
를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으로월10킬로리터이상사용자로정함.(내용심사)

☞용제(solvent) 및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크실렌, 메탄올은 유사휘발유의 주된
원료로사용되는것을신고대상으로규정한것으로타당성을인정하여원안의결

○비축대상 석유대체연료로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를규정하고, 비축의무량산정을위한기준물량산출방법
규정(내용심사)

☞석유수급상의위기발생시석유대체연료로파급될가능성을고려, 일정한비축의무를
부과하고있는법규정에따라비축의무부과대상을규정한것으로원안의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연료에 석유대체연료
추가하고부생연료유를차량연료로판매하는것을금지하며석유판매업자의취급
대상석유제품이 아닌 정제연료유의 판매를 금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상호를사용하여판매하는행위를금지(강화)

☞석유유통질서확립을위해기존규정을명확히하고, 석유대체연료를포함시키는
내용으로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의결

○판매업 신고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판매시설없이변칙으로차량으로만판매하는행위를금지
하고자함.(강화)

☞이동탱크저장시설 허가만을 득하여 석유판매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신고시완공검사필증사본을첨부토록하여차량만으로판매하는변칙행위를
방지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품질검사 수수료를 1리터당
0.3원이하의범위에서고시는금액으로함.(내용심사)

☞품질검사의대상및방법, 수수료를석유제품에준하여설정한것으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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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의무량산정을위한물량의범위를공장, 수입기지의저장탱크, 저유소, 해상
구축물, 송유관부속 저장시설,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인 유조선, 해상구축물,
연안선박으로규정(내용심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 한 것으로 산출방법 및
물량범위를설정한것으로원안의결

○행위금지의예외로써정제업자·수출입업자상호간의초과판매량이전년도생산량과
수입량을합계한양의1/100미만인것까지허용하고정제업자·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석유가스,
석유제품의원료로사용되는석유제품, 기타고시하는제품) (내용심사)

☞국내석유수급조절및유통비용절감등을위해석유정제업자및수출입업자간에
판매범위를1/100로규정하는것에대해원안의결

○석유정제업자에대한과징금의부과상한액이상향조정(2억→20억)됨에따라석유
정제업자에대한과징금금액상향조정(2억→10억)하고석유대체연료사업에대한
의무위반시행정처분기준·과징금부과기준·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강화)

☞법령위임에따라행정처분기준, 부과금및과태료의금액을구체적으로규정한
것으로원안대로의결

7)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활성화를위해부품·소재수요업체도투자조합의결성
주체가될수있도록법이개정됨에따라부품·소재를수요하는기업등으로증권
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및 코스닥상장
법인은조합을설립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투자조합결성주체로서부품·소재수요기업의일정자격을시행령에서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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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고 있는 것은 조합결성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상의
안정성및책임성을담보하기위함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에서투자의무비율로정하도록법이개정됨에
따라조합출자금의100분의51이상의금액으로의무투자비율을규정(내용심사)

☞법률에서 100분의 50을초과하는범위에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 시행령에서
법취지를고려하여최소한의기준을설정한것으로원안의결

8)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를 추가하고 형광램프용
안정기(직관형40W)의최저소비효율기준및안정기내장형램프의목표소비효율을
상향조정(강화)

☞전기드럼세탁기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전체적으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풍기의경우여름철피크전력과밀접한관계가있고연간보급대수가 200만대
이상인점을감안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 형광램프용안정기는04년도에 40W형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이조정됨에 따라, 세트로 사용되는 안정기의효율기준
을조정하는차원에서, 안정기내장형램프의경우, 1~2등급제품이전체의 90%
이상을점유하고있음을감안하여제품선별의기준으로서타당성확보를위한
기준조정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9)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3, 내용심사6)

䤧심사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안전인증및인증취소절차및대상부품을규정(내용심사)
- 승강기안전부품을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완충기,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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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방지장치포함), 승강장문잠금장치등5종으로규정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인증 기준으로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시험·검사에 대한 안전기준, 생산
체계에대한적합성여부를판단하는생산체계평가기준을정함.

- 안전부품제조업자에대한공장검사는매2년마다실시하며안전인증서에기재된
제조공장에서승강기안전부품을생산하고있는지의여부, 안전인증서에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안전인증을
받은안전부품의안전기준및생산체계평가기준의준수여부등을확인

- 제조업자는자체검사를실시하고승강기안전부품의품명및모델, 검사연월일및
검사장소, 검사자의성명, 검사수량, 검사내용, 검사결과등을기록하여야함

- 기표원장이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승강기안전부품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승강기안전부품의잦은
고장등으로소비자보호원장또는검사기관의장의요구가있는경우에실시할수
있도록함.

-안전인증의표시는국내에서제조하는제품인경우인증을받은후출고전에이를
표시하고, 외국에서국내로수입하는제품인경우에는통관전이를표시하도록함.

☞승강기 사고시 인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5가지 부품을 강제인증대상 안전
부품으로 규정하고 공장검사는 인증 받은 부품이 적정하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2년마다확인하는것으로, 인증부품의지속적인관리를위해필요성이인정되며
인증사후관리를위해제조업자의자체검사및시판품조사의요건및절차를법
위임에따라명확히하는것으로원안의결

○안전인증의지정기준으로인증업무를수행하는전담조직을갖출것, 별표 1의기준
에적합할것(5인이상의전문인력), 지정취소된경우그날로부터2년이경과할것,
제조업자, 검사기관등으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지아니하고, 독립성을지닐것,
관련시험항목에 대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정하고지정신청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정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등의서류를
제출하도록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때,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때등에는인증기관의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
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인증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를규정하고, 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을구체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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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제품의 사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도록하되유사법령을준용하여필요최소한의수준으로규정한것으로판단되어
원안의결

○승강기보수업의보험배상한도액을상향조정하여사고당배상한도액을1억원이상
에서2억원이상으로, 1인당배상한도액을1억원에서2억원이상으로, 연간배상한도
액을2억원에서4억원이상으로강화(강화)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배상한도액을 현실화한 것으로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의결

○승강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정기검사를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에
신청하여 그 검사에 합격한 관리주체로서 최근 3년간 자체점검실적이 양호한 경우
(전항목“A”)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정기검사는원칙적으로1년에1회실시) 하도록하고
유효기간연장신청은연속하여 2회까지가능하도록하며, 부적합사항이있는승강기,
최근 3년간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승강기, 특별관리대상승강기로지정중이거나
지정해제후3년이경과되지않은승강기는연장을불가하도록함. (내용심사)

☞‘승강기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에 관한고시’에 규정되어 시행되어 온 사항으로,
법제처권고에따라시행령에상향규정하여원안의결

○제조업자가2일이내에제공하여야하는보수용부품으로, 엘리베이터(22개품목)
및에스컬레이터 (10개품목) 규정하고, 정당한사유없이부품을제공하지않거나
제공을지연한경우에는5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보수업영역확보를위한부품공급기피및이에따른유사부품사용증가등의
문제를해결하기위해법에명시적으로부품공급의무가규정됨에따라(’04. 12. 31,
의원입법), 업계토론회 및 공청회 등 관련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 부품을
구체적으로규정한것으로타당성을인정하여원안의결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검사대상승강기 전기도면
(완성검사시), 안전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승강기부속품목록(승강기안전부품
인증번호포함)을추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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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기계·전기설비의 성격이므로, 전기도면을 통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인증시 확인된 승강기부속품의 유지·관리상태 검사 및
확인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보수품질우수기업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보수업등록증
사본,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현황, 보수계약서사본)하도록 하고, 현장실사를 병행
하여실시할수있도록하며,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 선정된업체
가관련법규를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 선정된업체에의하여관리되는
승강기가 보수부실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보수품질 경쟁 촉진 및 업체간 차별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보고하여야할‘중대한사고’를사고발생일로부터7일이내에48시간이상의입원을
요하는부상, 골절, 심한출혈·신경·근육또는힘줄손상으로인한파상, 신체에
2도나 3도의화상또는신체표면에 5%이상의부상, 내장의손상으로정의하고,
사고발생 통보방법을 정하며, 사고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2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사고의범위, 사고통보방법및사고조사반구성과관련된사항을‘항공사고조사
위원회운영규정’을참고하여규정한것으로적정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10)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비상시개발해외자원의반입명령제도가신설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관련절차로
개발해외자원의반입을명하기전에당해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대상자원, 반입물량,
반입시기, 반입가격, 반입조건등에대하여협의하도록하고, 융자금을회수하여야
하는경우에는당해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기한을정하여융자원리금을상환하도록
통보하고, 융자업무대행기관으로융자원리금상환결과를보고하도록함.(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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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시 해외자원개발 반입명령권이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절차를시행령에규정한것으로적정하고합리적인조건으로해외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반입을 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와의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융자업무대행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어원안대로의결

1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신설4, 강화9)

䤧심사내용

○국내인정기관으로부터인정받은인증기관및국외소재인정기관으로부터인정받은
인증기관이국내인증업무에대한인증현황을산자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함.(신설)

☞외국계 인증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인증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신고의무를 부과
하여관리공백상태에있는외국계인증기관의현황및인증실태를파악을통한
ISO인증의신뢰성을제고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현재 임의인증제도인‘안전검정제도’를‘자기적합성선언 제도’로 강화하여 자기
적합성선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제조하거나수입하도록의무화(강화)
- 신고시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득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기적
합성선언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함.)

- 신고한 공산품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기간·방법등에따라검사를할수있도록함.

- 용기와 포장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할수없도록하고확인표시없는공산품은사용·판매를금지함.

- 판매업자는신고하지않거나표시하지않은공산품을판매또는판매를목적으로
진열및보관을금지함.

☞현행 안전검정제도가 임의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검정실적이 저조하며 일부
공산품의 경우,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제재나 리콜 등의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므로제품안전관리가필요한일부공산품에대하여안전관리를강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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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적합성선언제도의필요성이인정되나, 대상공산품은위해사례조사결과및
제품검사의필요성등을검토, 필요최소한의범위로한정하여야할것이며제조·
수입업자가신고하지않은대상공산품을판매하였다고하여판매업자를처벌할
수있도록하고판매업자로하여금(제조업자의)신고여부를일일이확인토록하는
것은과도하므로, 하위법령규정시그대상을최소화하도록개선권고

○현행공산품안전검사를안전인증제로강화하되, 대상공산품을축소조정(강화)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에 대해 국내제조업자는 출고 전에, 외국제조업자는 통관
전에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은자체검사를실시하고그기록을작성·보관하도록함.

- 안전유지를확인하기위하여공장또는유통중인대상공산품에대해연1회이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우수한경우에는전부또는일부를면제)

- 인증받은 공산품은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금지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판매·사용금지

- 거짓등부정한방법으로안전인증을받은때, 안전기준에부적합하게제조된때
등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6개월내에 인증표시 사용금지 또는 개선
명령을할수있도록함.

☞현행강제검사제도로안전검사가이루어지고있으나안전검사시제출했던제품
(시료)보다품질이떨어지는제품이시중에다량유통되어근본적인위해저감을
위해 제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
시스템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 다만 이러한 인증대상공산품은 위해사례 분석에
따른필요최소한의범위로한정하여야할것이며공장에대한정기검사주기를연
1회이상으로일률적으로규정하는것은품목별검토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
부적절하므로이에대한사항은하위법령에서규정하도록개선권고

○안전인증기관은국제기준에따른적합성평가체제에맞게수행할능력이있는국내
법인중에서지정하고, 거짓등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때, 업무정지기간중에
안전인증을행한때, 정당한사유없이인증을행하지아니한때등의경우에는인증
기관의지정을취소하거나1년이내기간동안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
수있도록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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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전검사제도를안전인증제도로개정하면서안전인증기관을지정하기위한
것으로안전인증도입의취지에맞도록기관을지정하기위한필요성이인정되어
원안의결

○현행권고사항으로운영중품질표시를의무화(강화)
-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표시기준
(산업자원부고시)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와 그 밖의 표시(품질의 표시
등)를하도록하고거짓품질의표시및임의변경, 제거를금지함.

- 판매업자는 품질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안됨.

☞소비자안전과재산에피해를줄우려가큰공산품에한하여의무화의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의결

○14세미만의어린이가주로사용하는공산품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유해화학물질
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함유되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확인된 경우 당해사실을 언론매체 또는 정보망
등을통해공표할수있도록하고해당공급자에게당해어린이제품에대한판매의
중지·개선·수거또는파기를권고할수있도록함.(신설)

☞어린이용제품에대한위해방지를위한공표및조치로원칙적으로동의하되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관련규정을보완하도록개선권고

○판매업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자기적합성선언대상공산품·품질표시대상
공산품·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서관련기준에서사용할수있는어린이의
연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이를 판매
하지않도록함.(강화)

☞안전관리제도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안전인증·자기적합성선언·품질표시·
어린이 보호포장 등의 제도도입에 따라 기존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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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모델별로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포장을하였음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고제조·수입
하여야하며, 어린이보호포장기준을준수하고있음을나타내는표시를하도록의무화
(강화)
- 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등이 없는 공산품을
판매하거나진열·보관하여서는안됨.

☞어린이보호포장을적합하게했는지를판단하고, 사후관리시에이를확인함으로
써계속적으로어린이보호포장의준수를유도하기위한신고제도에는동의하나
제조·수입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 하였다고
하여 판매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업 자의)신고
여부를일일이확인토록하는것은과도하므로, 하위법령규정시그대상을최소
화하도록개선권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으로지정되지않은공산품(특정외공산품)에대한위해사실을
인지한경우,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조사를할수있도록하고조사
결과어린이·노약자·장애인등의안전에관계되는등위해사실이확인되는경우, 그
사실을언론매체또는정보망을통해공표할수있도록함.(신설)
- 또한사실을공표한경우또는안전위해가발생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당해공급자에대한수거·파기또는수리·교환·환불등필요한조치를권고할
수있도록함.

☞신종제품에 대하여 위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법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전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의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자기적합성선언대상공산품·품질표시대상공산품 또는
어린이 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공급자에게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보고하게할수있도록하고, 조사목적달성이어려운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정공산품의
설비등을검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을할수있도록함.(강화)

☞안전관리제도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안전인증·자기적합성선언·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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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포장 등과 관련된 규정의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보고 및 검사의
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의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표시를 아니하거나 변경한 경우 등의 경우 제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 또는
개선을명할수있도록함.(강화)

☞불법·불량 공산품에 의한 위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보고·검사결과에따라특정공산품이소비자의생명·신체의위해·재산의손해
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언론매체또는정보망등을통해그사실을
공표할수있도록함.(신설)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보고·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하게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성이 인정
되므로원안대로의결

○법에추가되는규정에대한과태료조항을신설(강화)
- 자기적합성선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품질표시를하지
않은경우등에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서류를비치하지아니한자및안전인증을행한기록을작성·보관하지아니하
거나거짓으로작성·보관한자에게는5백만원이하의과태료

☞불법·불량 공산품에 의한 위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신·재생에너지발전·공급전기의발전원별기준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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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원별 표준공사비·운전유지비·투자보수비 및 제세
공과금, 설비이용률·수명기간·사고보수율 등을 감안한 설계치 및 실적치, 원별
기술상용화수준및시장보급여건등을규정함.(내용심사)

☞발전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비용요소와 시장보급여건, 발전사업자의 실적 등을
기준가격산정시고려하고자하는것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발전차액산정을위한자료요구에응하지아니할경우, 1회위반시경고, 2회위반시
시정명령, 이행하지아니할경우지원중단을하고거짓으로지원받은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발전차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내용심사)

☞법규정에따라시행규칙에구체적인처분절차를규정한것으로원안의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기술인력 및 등록절차 등을
규정(내용심사)
- 등록기준을사업별로정하여태양에너지의경우인력(기술인력3인이상), 자본금
(개인 : 4억, 법인 3억이상), 풍력은인력(기술인력 4인이상), 자본금(개인 : 5억,
법인 4억이상), 지열에너지는 인력(기술인력 4인이상), 자본금(개인 : 4억, 법인
3억이상), 모든에너지의경우인력(기술인력 6인이상), 자본금(개인 : 8억, 법인
6억이상)을갖추도록함.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인력 기술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규정함.

☞기술인력과 자본금 요건이 타 법령상의 유사업종에 비해 과도하고 경쟁제한적
요소가있으므로, 최소한의요건규정만을규정하도록개선권고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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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정하는매기간마다에너지의효율적사용여부등에대한에너지진단을
받도록하고진단결과사업자가‘에너지관리기준’미준수시에는에너지관리지도를
실시하며에너지진단미이행시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강화)

☞국가적인에너지사용량절감및에너지사용의효율화를위해에너지진단의필요
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하고진단대상및범위, 진단주기, 진단기관의자격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종합대책(04.12.28)」에서확정된내용을법에반영한사항)

1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신설3, 강화2)

䤧심사내용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공공성·중립성을 보장할 사업자에게 전담하여 운영하도록
단수사업자를지정(강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전자문서의 중계·보관·증명을 전담하여 수행할
전담사업자의 지정에 따른 효율성 및 공공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바 복수로
지정할 경우 인프라구축 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나, 그 편익은 전담지정에 따른
경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무역유관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복수 기반시설 구축으로 인한 보안 및 상호연계문제 등이
발생할가능성이높음을감안하여일정자격을갖춘사업자를지정하여전담운영
하도록할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함.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에 있어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 등 인프라의 공공적·
중립적 운영을 위해 업무준칙신고, 역무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금지 등의 의무를
기반사업자에게부과(신설)

☞전자무역기반시설이라는 공적 인프라를 운영하는‘전담사업자’의 공공성 및
중립성확보의필요성을고려하여, 업무준칙신고및이용자에대한부당한차별
금지의의무를부과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함.

○기반사업자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및 보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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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전자무역문서에대한증명의정확성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 업무준칙
의신고·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 신고한업무준칙을준수하지않는경우등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기반사업자에게시정조치를명할수있도록함.(신설)
- 산자부장관은전자무역문서의중계, 보관등업무의안전성과증명의정확성확보및
이용자의보호등을위하여기반사업자에대해자료제출, 현장검사등을할수있음.

☞「행정조사제도 개선방안」(’04. 12,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라 자료제출, 현장
검사시조사의절차를명확하게규정하도록개선권고

○L/G(화물선취보증서) 와 D/O(화물인도지시서)등 8종의 전자문서는 전자무역기반
시설을통해유통하도록의무화(강화)

☞N : N간반복·유통되는무역문서를중계·보관·증명함에따라문서의원본성을
보장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중계가 필수적이므로 일정수준의 중계
의무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문서의 양식통일 등을
고려하여문서별(8종)로유예기간을설정하도록하고기반시설을통하지않은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준이 과도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이를완화하도록개선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전자무역활성화차원에서민간사업자의서비스개발을지원할
수 있으며(전자무역전문 서비스업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한정하기
위하여지원을받고자하는사업자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함.(신설)

☞시장형성단계임을고려하여, 인프라를활용한다양한서비스의개발을촉진하기
위해일정요건을충족하는사업자가등록을한경우필요한지원을하고자하는
것으로원안대로의결

15) 계량에관한법률개정안(신설1, 강화2)

䤧심사내용

○계량기를제조또는수입하는자는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한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도록 의무화(구조검사는 폐지)하고, 국가(기술표준원)가 수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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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요건을규정(강화)

☞구조검사가 사실상 형식승인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됨으로써 구조검사
제도를활용하는사업자는거의없는상태이며, 형식승인을통한상호인정제도가
국제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현행 16개 품목 중 단순한
계량기(분동, 추등)의경우일반적인형식승인기준및절차를따르도록하는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사기준 및 승인절차를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할것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자체검정 업무를 행한 때, 자체점검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
자체검정사업자지정취소및업무정지(1년이내)요건규정(신설)

☞자체점검사업자지정제도의적정한운영을위해지정취소및업무정지등사후
관리근거를마련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자기적합성확인을받지아니하고, 실량표시상품에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한자에
대해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강화)

☞자기적합성선언제도의도입에따라허위표시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한것으로
제도의신뢰성확보를위해과태료를부과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16)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강화4)

䤧심사내용

○주요분기점, 구부러진지점및그주위50m 이내에설치하도록하고있는도시가스
배관라인마크를관말지점에도설치하도록함.(강화)

☞굴착공사시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위해
공급관끝에도일정한표시를하도록하는것으로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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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지의 지진감지장치 성능기준을 규정(가속도계의 성능, 속도계의 성능,
기록계의성능) (강화)

☞’02년한국지진학회연구용역결과에따라지진응답계설치및운영기준을준용하여
성능을담보하도록하는것으로, 필요성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밀폐식보일러의설치장소를제한하여방, 거실, 그밖에사람이거처하는곳과목욕탕
등환기가잘되지않아보일러배기가스가누출되는경우질식우려가있는곳에는
설치를금지하되배기통이이탈되지않는구조로제작된경우또는환기구가외기와
직접통하도록설치되어환기구가확보된경우에는설치를허용(강화)

☞분리된 보일러실이나 다용도실, 베란다 등에 설치되지 아니하고, 집안내부에
설치·사용되는밀폐식보일러의경우환기구가확보되지않은상태로가동되기
때문에 배기통이 이탈되는 경우 가스가 바로 집안에 유출되어, 사망사고를 불러
오고있음을감안하여안전조치후설치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배기통을설치할때가스보일러와배기통의연결부에내열실리콘등내열성을갖는
재료로마감조치를하도록함.(강화)

☞석고붕대로마감조치를하는보일러가대부분이어서장기간사용시갈라지고틈이
생겨가스누출의위험이큼에따라이를예방하고가스보일러의안전한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내열성을 갖는 재료로 마감
조치를하도록규정한것으로그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1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3, 내용심사4)

䤧심사내용

○안전인증의 처리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절연내력 등 중요시험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때, 정기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때, 자체검사를전혀실시하지않은
경우등에는인증을취소할수있도록하고, 절연거리시험등안전기준에부적합한때
6개월 범위내에서 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하며, 표시사항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부적합한때, 자체검사의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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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보관하지않은때등에는개선명령을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안전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관의 처리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위임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취소, 사용금지 조치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중결함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금지조치, 안전에미치는영향이미비할
경우개선명령을발할수있도록한것으로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현행전기세탁기, 냉장고, 램프용안정기등216개의안전인증대상품목을확대하여
신개발품·신제품등으로안전위해성이높은15개품목신규로지정(강화)
- 음식물처리기, 전기욕조(발욕조, 반신욕조), 주방용전동기기(전기칼갈이, 전기깡통
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8품목)

- 방전램프(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무전극램프), 조명기구용
조광기(5품목)

- 전기훈증살충기, 프로젝터(2품목)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과 제조업체의 지정요청, 미국 및 EU 등 주요
선진국의사례를참고할때지정범위확대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모델별·수입물량별로안전검사를받도록하고, 제품시험수수료는인증시와
동일하게적용하며, 검사를받은자는안전검사필증을해당제품에부착하여판매
하도록함.(내용심사)

☞중고전기용품에대한안전검사의절차를규정한것으로적정성인정되어원안의결

○정기검사전부면제및일부면제의근거를마련하여연속하여2회이상자체검사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때 차기1회의 정기검사를 전부면제하고 2회이상 제품검사에
합격한경우또는자체검사에합격한경우에는합격사항을면제(내용심사)
- 또한인증기관이연1회이상정기검사를추가로실시할수있는경우로유통중인
전기용품을조사한결과안전인증을받은전기용품이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인정된 때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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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및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규정한것으로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인증대상전기용품이인증또는검사를받지아니하였거나, 인증또는검사를받지
아니한용품에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한경우에는파기또는수거명령을
할수있도록하고, 유통중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법규정사항을구체화한것으로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안전검사를받은자’는안전검사현황, 수입수량, 판매수량및판매처를산업자원부
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강화)

☞수입 중고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법에 도입되어, 불법·불량제품 조사시
필요한자료를요구할수있도록규정됨에따라, 필요한자료를정한것으로원안
의결

○전기용품제조업자는자체규정에따라자체검사를실시하고, 자체검사기록은 3년
이상보관토록기간을설정(강화)

☞정기검사는1년또는2년(품질우수업체)에1회실시하므로제조업자가자체검사를
실시한검사기록은3년이상보관토록하는것으로원안의결

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공사
금액’을「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산정되는공사계약의추정가격으로
하고‘유치지역에주된영업소가있는자’를입찰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낙찰자의
경우계약체결일)까지유치지역에주된영업소를두고있는자로규정(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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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은국가계약법령의해석규정을준용하고, ‘지역사업자의기준’은「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의관련규정을준용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보고 및 조사시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등을 한 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따라위반행위별부과액을대통령령에서규정하여관리사업자가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때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500만원,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부과(내용심사)

☞종별 과태료 부과액을 규정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관련규정을이관한것으로원안의결

○폐기물반입자에게징수할수있는수수료율을규정(내용심사)
- 수수료는처분비에해당하는수수료(처분수수료)와지역지원에사용하는수수료
(지원수수료)를합하여설정하고, 처분수수료는전기사업법시행령제55조에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승인·고시하는금액으로하고, 지원수수료는200리터용량의
드럼당63.75만원으로함

- 지원수수료의지자체귀속비율은100분의75로함.

☞처분수수료는 현행대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징수하고 지원수수료는‘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대한지원규모를감안하여,
동일한수준에서특별법의수수료를규정한것으로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
의결

1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범위, 안전기준규정고시제정안(내용심사1)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등 7종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정함.(내용심사)

☞음용시중독사고등을예방하기위해법에새로이규정된어린이보호포장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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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을구체화하는내용으로, 해외사례를토대로사고가능성이높은품목을규정한
것으로적정한것으로보여원안의결

20)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법개정안(신설2, 강화2)

䤧심사내용

○재제조제품에대한인증제를도입하여인증제품은공공기관에우선구매를요청할수
있도록하고품질인증을득한재제조사업자는재제조표시를하고, 원제품의상호
또는상표를삭제토록하며인증을득하지않은자는인증표시나이와유사한표시를
하지못하도록함.(강화)

☞에너지절약제품에대해우선구매를요청할수있도록함으로써에너지절약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자 하며, 인증제 자체가 임의제도이기 때문에 규제
비용보다는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및품질제고측면에서규제편익이더클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되 원제조업자 등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하위법령에서제품의대상범위를구체화하도록할것.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에신고의무를부과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현황 및 인증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신설), 신고를
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인증기관에대해서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강화) 

☞인증신뢰성확보를위해신고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 인증현황등기본적사항에
대한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환경경영체제인증의신뢰성확보를위하여실태조사를실시할경우관련인정기관,
인증기관, 기업등에관련자료또는의견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특별한사유가
없는한따르도록하고, 실태조사등에따라부실인증의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이에 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국내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이현저히저하된다고판단되는때에는관계인정기관에게당해인증기관의
인정취소를요청할수있도록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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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뢰성확보를위한관리권한을강화하는차원의규제로, 인정기관에게인증
기관에대한부실인증등의정보를제공하여시정을요청할수있도록할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21)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4)

䤧심사내용

○제조업등을영위하는기업으로서본법의지원대상이되는기업의요건을기업의
매출액또는생산액이일정비율이상감소하거나상당부분을차지하는품목의생산
액또는매출액이일정비율이상감소하였을것, 기업소속의일정수이상근로자가
실직, 부분실직, 또는그위험에처하였을것, 무역피해의주된원인이협정상대국
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기인하였을 것,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취지에타당할것으로규정함.(신설)
- 조정기업에해당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산업자원부장관에게지정
신청하고 무역위원회와 조정계획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하고무역조정기업이지정신청을하는기업의경우소속근로
자의무역조정근로자해당여부에대한확인을동시에신청하도록함.

☞법제정취지에따라회생가능한기업을선정하여구조조정활성화차원의지원이
되기위하여일정한조건및절차의필요성에따라규정한것으로국제사례에비춰
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제조업등을영위하는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지원대상이되는요건으로완전
실직또는부분실직에처하였거나그위험에처하였을것, 무역조정기업으로지정된
기업,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납품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의 하청
생산기업, 협정체결로 인해 해당제품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을 것, 무역조정계획이 근로자의 경쟁력확보 및 전직 등의 취지에
타당할것으로규정(신설)

☞FTA 등으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비춰
봤을때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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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지정요건을갖추지아니하게된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이내에무역조정계획의이행을하지아니하는경우, 휴업·
폐업또는파산등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동안기업활동을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무역조정기업지정을취소하거나지원사업을종료할수있도록함.(신설)

☞지정을 받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정지하는것으로, 지원의취지에비춰봤을때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
원안대로의결

○무역조정기업은 지정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 이행의
착수보고서를, 3년이경과한후3월이내에동완료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고, 무역
조정지원시책의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기업, 무역피해기업, 관계기관등에그사업에대해보고를명하고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함.(신설)

☞계획서 작성비용이 소요되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성실히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편익이발생하므로원안대로의결

22)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신설2, 강화3)

䤧심사내용

○주택법제24조에따라시도지사가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는때에는당해공사
에서전력시설물의감리를할감리업자를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따라시·도지
사가지정하도록함.(강화)

☞공동주택건설공사는공공성이크며실소유자와건설업체가분리되는점등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주택감리자를 지정하도록하고 있는것과 같이시·도시지
사가공동주택의전력시설물감리업자를선정하도록하여감리업자선정에따른
부조리를 예방하고, 책임감리를 달성하며, 이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할수있다는점등을감안하여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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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감리원배치및배치신고의무를법에상향규정하고,
위반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신설2, 강화2)
- 감리업자가감리를하고자할때는감리원배치기준에따라소속감리원을공사
착공전에배치하여야하고감리원을배치한때에는14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
신고(변경신고포함)하도록 하며, 배치하지 않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경우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 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도록하고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신고 및 완료보고서 제출을 통해 책임감리 및 이중감리방지의 편익이 기대되며
타법상감리제도와동일한내용으로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2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신설2, 강화3)

䤧심사내용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등제조업외의사업을영위하는자도입주계약시제출한
사업계획서에의한사업준비를완료한경우사업개시신고를하도록하고신고하지
않은경우에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강화)

☞현재제조업에대해동일한의무를부과하고있으므로, 산업시설구역내에입주한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여 입주계약시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사후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비제조업 영위자도 사업개시신고 전에 용지 및 건축물을 처분할 경우 그 가격을
취득가격기준으로양도하도록하고분할된산업용지를취득한자가이를처분할
경우에도, 공장 등 설립완료신고 전에 처분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함.
(강화)

☞현재제조업에대해동일한의무를부과하고있으므로, 산업시설구역내에입주한
비제조업의경우및분할된용지를취득하는자에도처분시판매가격을원취득
가격으로하도록하여공장설립과무관하게시가대로처분하는것을방지할필요
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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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영위자도제조업영위자와같이사업개시신고후산업용지를분할하고자
하는경우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면적이상으로분할하도록함.(강화)

☞산업단지의 슬럼화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용지 분할시 일정규모
이상으로분할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과소면적으로산업단지를분할하여사용
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영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적정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임대사업자가법상의무임대계약기간전에산업용지등을처분하고자하는경우,
관리기관에게 취득가격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다른자에게임의로양도하는경우에관리기관이양수인과입주계약을체결
하지않을수있도록함.(신설)
- 3~5년의 의무임대기간전에처분하여시세차익을누리는투기목적의임대사업
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기간 전에 용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취득
가격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용지 등 구입 전에 입주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관리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때 선의의 양수인이 의무임대
기간전에처분될용지는계약하지않도록함.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
사업자의 입주를 허용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법정 임대계약기간 전에 이를
처분하고, 매수차익을 보는 투기성 임대사업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의불가피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농공단지내에서과태료처분에도불구하고공장등을양도하지아니한자에대해
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공장등의철거조치를명할수있도록함(단, 부지소유권이
관리권자(시·군)에게있는경우) (신설)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철거조치를명할수있도록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24)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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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불공정무역행위의혐의가있어이를조사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
직권으로조사할수있는데직권조사가필요한경우를구체적으로규정함(내용심사)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공정무역질서가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이저해된다는충분한근거가있는경우

☞법규정을시행령에서명확하게규정한것으로직권조사가필요한경우를구체화
하여적용하려는것으로적절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법상에규정된‘불공정무역행위의중지’및‘그밖에필요한조치’를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는 잠정조치 대상 물품의 수출, 수출목적의
제조·수입, 수입한 물품의 국내판매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반입배제(수입,
통관절차후국내유통금지)로구체화(내용심사)

☞법상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가능한 시정조치 중 잠정적으로 불공정
행위를막을수있는수단을열거한것으로적정한것으로판단돼원안대로의결

25)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3, 강화8)

䤧심사내용

○생물무기의개발, 지원, 권유하는행위를금지하고, 생물무기개발목적으로생물
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이하
‘개발등’) 하는행위를금지(강화)

☞우리나라가‘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에
1987년에 가입함으로써 BWC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행을
위한핵심사항으로생물무기개발등을금지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개발 등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적합한시설을갖추어신고하도록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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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로이용가능한생물작용제등을개발하는자는일정한안전시설을갖추어
신고토록하여국가차원에서관리를강화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생물작용제또는독소의의도적유출을방지하기위해시설사용전에보안관리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에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
방침, 보안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자체점검방법, 종업원 보안교육
등을포함시키도록하고계획서제출자및종사자는계획을수행하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함.(신설)

☞상시적이고업체실정에맞는보안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자체적으로실시하도록
하여, 외부유출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제도도입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
의결

○생물작용제및독소의개발자등에대한정기·수시검사및자료제출·설명요청에
응할의무를부과하여생물작용제및독소의개발등을신고한자에대해의무준수
여부등에관하여정기및수시로검사를받도록하고생물무기금지협약시행을
위해필요한경우에자료제출이나설명요청을할수있도록함.(신설)

☞정기또는수시로검사할수있도록하여국제의무준수여부를확인하고대통령
령에서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업체부담을 최소화하여 시행토록하여 원안
대로의결

○기존의 화학무기에 적용되던 수출입허가 등의 규제를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도
적용하여개발등의정지, 폐지신고, 폐기의무부과, 생물작용제및독소의수출입
허가, 비밀보호의무, 장부비치의무를부과(강화6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화학무기와 같이 위험성이 검증된 생물작용제 등에
대해서도동일한의무를부과하여관리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

○과태료 액수를 상향조정하여 다음의 경우 3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 보안관리계획을수행하지아니하거나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서류제출
요구에응하지아니한자에게는1,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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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실행계획서제출하지아니한자, 계획서변경명령에위반한자, 화학무기
금지협약의검증부속서에따는국제사찰의대상이되는시설을소유또는운영하는
자가관계시설명세서및설계도면등의제출명령에위반한자

☞법제정시(96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액수를
현실화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함.

26)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4)

䤧심사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으로 인력·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장비 등의
요건과지정절차등을정함.(내용심사)
- 인력및기술능력: 중급기술사(정보통신기사등경력2년이상) 경력자12인이상
보유

- 재정능력: 보관소의건전성담보를위한최소비용으로자본금80억
- 시설·장비: 기본기능(핵심기능) 구현설비로송·수신및보관설비, 시점확인
·증적관리설비, 시설·정보보호설비, 증명설비, 관리·백업설비

- 보관소의 지정(갱신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임·직원의 호적
(등) 초본, 정관, 법인등기부등록, 지정요건증빙서류, 사업계획서)를규정

- 지정의유효기간은2년으로하고유효기간만료일30일전까지갱신하도록함

☞보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능력, 시설·장비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기준을 준용하여 정한 것
으로적정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법위임에따라지정취소·업무정지및과징금부과기준을규정(내용심사)
- 지정취소기준: 거짓으로지정받은때→지정취소, 업무정지기간중업무수행→
지정취소, 1년이상업무를하지아니한때→업무정지1년, 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때→업무정지3월~1년

- 과징금부과기준: 1년이상업무를개시하지아니하거나개시후1년이상업무를
하지아니한때→1억원, 준칙신고, 변경신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2천
만원, 지정기준, 임원결격사유, 서비스제공거부에대한시정명령불이행→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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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문서보호조치, 업무수행방법절차부적절→1억원을부과

☞법 위임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구체화한것으로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의무 중 하나인 업무준칙 신고내용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이용약관, 손해배상절차, 이용자와의독립성유지방법및절차) (내용심사)

☞업무준칙신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관소의 신뢰성 확보 필요에
필요한것으로보여원안대로의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자료제출및보고의범위를지정기준준수여부, 전자문서
내용훼손·변경 방지 여부, 정보보안의 준수 여부, 이용자의 정보보호 준수여부,
보관소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하기위해필요한사항등으로정함.(내용심사)

☞자료제출및보고의범위를규정한것으로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27)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신설4, 강화4)

䤧심사내용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위하여유통산업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여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유통·물류기업 또는 유통·물류
단체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함.(신설)

☞실태조사실시에따른비용이소요되나, 유통업조사를통해정책효과및미비점을
파악하는정책적의의가클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점포의 상호·법인명·대표자명, 관리자의 법인명·대표자·성명·
주소등을신고하도록하고있는바신고한사항중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관리자
에관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신고하도록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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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유지·관리업무를담당하는관리자의변동상황을신고토록하여책임성을
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유통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의기능을담당하고자하는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정한기준에적합한기관을유통연수기관으로지정하고있는바, 거짓기타
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한경우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신설)

☞유통연수기관지정취소에관한사항이고시에규정되어있어, 이를법률에규정한
것으로적정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유통관리사자격이취소된자는취소일부터3년간시험응시를제한(강화)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상향규정한 것으로 타법의 유사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물류표준설비인증을받은자가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등에는그인증을취소하거나3월의범위안에서기간을정하여인증을정지할수
있도록하고거짓또는부정한방법등으로물류표준설비인증이취소된자는그
취소일로부터1년간물류표준설비인증신청을할수없도록함.(신설)
- 지정받은 인증심사기관, 인증검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등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12월의범위안에서기간을정하여물류
표준설비인증업무를정지할수있도록함.

☞인증제도에대한사후관리근거가없어, 취소·정지에관한내용을규정한것으로
원안대로의결

○도매물류센터 운영자, 지정유통 연수기관을 보고대상에 추가하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지정유통연수기관도사업실적, 교육실적등을보고하게
할수있도록함.(강화)

☞지원및지정을받은기관의운영실적을파악하여관리를위한자료로활용하기
위한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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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자에대한벌칙부과를과태료부과로전환
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함.(강화)

☞벌금규정을과태료로완화하여처벌규정을현실화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인적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이 법을위반하여징역의
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등을규정(신설)

☞체인사업자 지정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2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안(강화2,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고온, 고압의가연성가스및독성가스제조플랜트에설치·사용되는압력용기의
제조공정안전성확보를위해등록대상으로추가(강화)

☞압력용기가독성가스제조공장에서사용되는것을감안할때, 등록하도록하는것
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고압가스수입업등록제도가도입됨에따라시행령에서등록대상범위및기준을
마련하여 등록대상범위는 독성가스의 수입업으로 하고 등록기준은 고압가스
수입업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업소의 위치변경,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 수입고압가스 종류변경시에는 변경
등록하도록함.(내용심사)

☞법위임에따라등록범위및기준을정한것으로타사업과비교했을때적정한
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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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운반자등록제도가도입됨에따라등록대상범위및기준을마련하여등록
대상범위는 허용농도가 100만분의1미만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개이상을 상호연결하여 차량에
고정한이음매없는용기에의해고압가스를운반하는차량으로하고, 등록기준은
고압가스를운반하는차량이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으로하며,
고압 가스운반차량의 교체, 상호 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변경,
고압가스운반차량의수량변경시에는변경등록하도록함.(내용심사)

☞운반차량의등록범위를독성가스운반차량과대형차량으로한정하고, 등록기준은
기존의고압가스운반차량의시설기준을준용토록하는것으로적정성을인정하여
원안대로의결

○반도체제조공정에서사용되는가스7종(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등)을추가
로특정고압가스로지정하고사용하고자하는자로일정규모이상의저장능력을
가진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갖추도록함.(강화)

☞반도체제조공정에서사용되는맹독성가스를특정고압가스로지정하여관리하는
것으로이미반도체공정에서사용되는가스가지정되어관리되고있는상태이므로
안전관리상의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2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5,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특정설비대상에CNG자동차충전을위한완속충전설비및LPG자동차정비·폐차시
잔류가스를안전하게회수하는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2종을추가(강화)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설비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2종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안전성확보에기여함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의 변경허가 대상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을 추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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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시 부적격자(한정치사자 등)에게 사업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
하고, 사업자가허가또는등록없이상호를변경함으로써야기되는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해소한다는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의결

○외국용기재등록제도가도입됨에따라재등록주기를3년으로규정하여3년마다
기술검토및공장심사를받도록함.(내용심사)

☞재등록제도를운영하고있는외국의사례(미국2~3년, 중국4년, 일본5년)와외국
제조업체의 공정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의결

○매5년주기로실시하고있는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를석유화학사업자의안전관리
수준에따라매5년의범위안에서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주기로차등화(강화)

☞사업자의 안전관리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안전관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석유화학사업자의안전관리수준에따라차별적인주기를적용하도록
한것으로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고압가스수입신고시고압가스의종류및양이기재된서류를첨부하여가스안전
공사에신고하도록함.(내용심사)

☞고압가스수입신고제도가도입되어신고절차를규정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고압가스판매소의시설기준에지자체에서정한안전거리, 용기보관실면적등을
규정하고 지자체는 세부허가기준으로 동 기준의 최대 2배 이내에서 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도록함.(강화)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허가기준을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정함으로서 발생하는
위임범위일탈및남용문제해소하기위해법령상포괄적으로위임되어있는허가
기준을명확하게규정하도록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검사기관지정기준중하나인‘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의한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지아니한경우’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마련하여1회위반시에사업정지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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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10일, 2회위반시에사업정지또는제한20일, 3회위반시에사업정지또는제한
60일, 4회위반시에지정취소를할수있도록함.(강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
받을것’이요건으로규정됨(’02. 7. 24)에따라위반시에구체적인처벌규정이없어
이번개정안에반영하는것으로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30) 계량에관한법률개정안(신설3, 강화2)

䤧심사내용

○계량기에대한형식승인이취소된경우와계량기를수리, 변경한경우형식승인
번호및표시를제거하여야하며(신설), 이를위반하여형식승인번호를삭제하거나
소인하지아니한자에게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강화)

☞형식승인이취소된경우나계량기를수리, 변경한경우기존에받았던형식승인
번호를삭제하도록하는내용이현행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어이를법에상향
규정하고, 이를따르지않을경우에대한과태료부과의근거가없어이를규정한
것으로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사위등부정한방법으로자기적합성선언을받은때적합성선언표시를제거하여야
하며, 자기적합성선언의표시를제거하지아니한자에게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수있도록함.(강화)

☞사위등부정한방법으로자기적합성선언을받은때도그표시를제거하여야하는데,
이명령을위반한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기준이없어이를규정한것으로원안대로
의결

○계량기 사용자는 검정증인이 표시된 계량기에 대하여는 계량기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수없도록검정증인된봉인을파손하는것을금지하고, 위반시2년이하의
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신설)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에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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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의결

○기준기를 제작하거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준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준기가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에대하여검사를
받도록함.(신설)

※기준기 : 계량기의 검사기준이 되는 계량기로, 계량기 제조업체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시·도공무원이계량기검사시활용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에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의결

31)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신고기준을강화하여분야별전문인력3인이상보유, 연간
매출액이2억원이상, 종합디자인분야는3개이상총9인이상, 연간매출액6억원
이상인회사로함.(강화)

☞기준 강화에 따라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업체(약 300개로 추정)가 전문회사의
자격을상실할것으로예상되나, 제외되는소기업체에대해서는창업인큐베이터
등의지원제도를마련하여전문회사로서의자격을갖출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
므로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강화의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32)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산업자원부장관및노동부장관은부정한방법으로무역조정지원을받은기업또는
사업시행자에대하여이미지원된것에대하여반환을명할수있도록하고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징수할수있도록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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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및사업시행자에대하여환수및추가징수가필요하므로원안대로의결

32) 공산품안전검사기준고시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가스라이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및 부동액의 안전
기준을강화(강화)
- 조정식 가스라이터의 최고 불꽃높이를 150㎜에서 120㎜로 낮추고, 내열온도
요건을55℃에서65℃로상향조정

- 인라인롤러스케이트의경고문구중‘경고! 헬멧등안전보호장구를반드시착용
한후사용할것’을추가로표시토록규정하는등주의·경고표시강화

-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의 어는점을 사계절용(어는점 -25℃) 하나로 통일
하고표시사항에‘주요성분명’을추가하고위험표시를신설하여유해물질에대한
표시를강화

- 부동액표시사항에‘주요 성분명’을 추가하고 위험표시를 신설하여 유해물질에
대한표시강화

☞여름철 일회용 가스라이터 폭발로 인한 화재 및 사용자의 화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기준(ISO 9994)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의 경우 사고가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제품결함으로인한사고의개연성은거의없는것으로조사되어사용자의
안전수칙준수를유도하기위해주의·경고표시를강화하며, 유리세정액은하절
기용을겨울에주입하거나가을에주입한것을겨울철까지사용하는경우세정액이
얼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계절용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며, 부동액의경우내용물의주요성분인에틸렌글리콜이나프로필렌글리콜을
특히어린이가부주의로마실경우발생할수있는중추신경계이상등의중독사고
예방을위해서는표시강화필요성이있어원안대로의결

3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6)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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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 허가시 적용하는 안전거리, 도로폭
등을시설기준에서규정한최소기준의2배이내에서정하도록하고기타시설기준
을두고자할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도록함.(강화)
- 사업소 부지와 접하는 도로폭을 규정(충전시설 8m이상, 판매시설 5m이상)하고
판매시설의주차장면적은11.5㎡이상으로규정

☞최소한의기준을설정하여허가기관의재량권에일정기준을설정해준다는점과
현재전국지자체의도로폭설치현황및건교부규칙등을감안하여 LPG 판매
업소의 도로폭은 기 보고한 바와 같이 4m로 설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권고

○용기판매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추가
하거나, 용기충전사업자가타종류의사업을추가하거나변경하는경우(용기충전
사업, 자동차용기충전사업, 탱크로리충전사업) 변경허가를받도록함.(강화)

☞허가받은사업을추가하거나변경하는경우변경사업에대한허가의근거가없어
이를명확히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위반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강화하고법규위반
사업자에대한과징금을상향조정(강화)
- 품질기준1회위반시사업정지또는제한30일, 2회위반시60일, 3회위반시허가
취소하고, 과징금산정기준을연간매출액또는저장능력기준으로사업정지1일당
3만원~ 80만원으로상향조정

☞부탄가스에대한특소세가인상됨에따라탈세를목적으로자동차연료용부탄에
프로판을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품질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과징금액수를현실화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

○액화석유가스나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kcal/h
이하연료전지를허가대상가스용품에포함.(강화)

☞차세대대체에너지로개발되고있는연료전지기술기준을국제규격에부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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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업체의기술개발을지원하고, 연료전지확대보급시안전수준이미달되는
제품에 의한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의결

○고압호스(5년) 및 염화비닐호스(7년)도 권장사용기간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우수제품의경우권장사용기간의연장이가능토록규정(강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고압호스
등의고무사용제품에대해적정사용기간정보제공으로노후가스용품을적기에
교체토록하여가스사고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공급자는안전공급계약체결을확인할수있는스티커를제작하여소비설비또는
용기보관실에부착하도록함.(강화)

☞안전공급계약관계의식별을위한것으로이해되어원안대로의결

34)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내용심사8)

䤧심사내용

○광해방지사업계획에포함해야할사항으로광해방지사업을추진할광산의개요,
사업의 필요성, 대상사업 및 사업물량, 사업별 사업비, 사업시행자, 사업기간을
규정하고, 승인없이사업계획의변경이가능한경미한변경사항으로총사업비의
15% 이내의 감소 또는 총 사업내용의 20%(사업비기준)이내의 변경의 경우를
정하며, 광해방지사업계획은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사업단에 제출하며
광해방지사업의사업기간은당해회계연도이내로함.(내용심사)
- 승인취소의사유로임의양도라함은공사의전부또는중요한부분(부대공사를
제외한본공사)을도급공사계약으로시행하는경우로하고, 취소의절차는1차로
경고및개선지시(1월이내), 2차로업무정지(1개월이내), 3차로승인취소로규정

☞법에서정한광해방지사업의계획수립에대한승인및취소의절차를규정한것
으로승인이없이도변경이가능한경미한사항과취소절차를단계화하여규정하여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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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의무자의기술능력부족등으로시행할수없는광해방지사업으로장기간
의사업효과검증이필요한경우, 전문기술을요하는경우로오염토양개량, 오염
수질개선, 지반침하방지및복원등을규정(내용심사)

☞전문기술이부족한광해방지의무자의사업시행에따른문제를최소화하기위하여
전문사업의범위를규정하여광해방지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원안
의결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을갖추어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하고, 준수사항으로시공중인사업장에공정표, 자재수불부등의각종
서류를작성·비치하도록함.(내용심사)
- 신청대상자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하여신고한지하자원개발·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산림·환경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하자원 개발·광해방지 등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의연구소등을규정

- 등록기준으로자본금(법인및개인1억원이상), 기술능력(기술사1인, 기술사또는
박사 1인이상, 산업기사이상또는특급기술자이상 4인이상(총 6인)), 시설·장비
기준(6개 사업구분별로 필수적인 장비, 임대가능(복구장비, 수질측정기 등))등을
규정

☞광해방지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을갖추어등록하도록한법의위임에따라자본금및기술능력기준, 시설·장비
기준을 유사법령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준수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의결

○광해방지사업자는1.31일까지사업추진실적을광해방지사업단에제출하여야하고
준공도서, 품질기록, 구조계산서, 완성검사증사본를첨부하고, 광해방지사업자는
관련서류를5년간보존하도록함.(내용심사)

☞광해방지사업의성과관리·분석과차년도예산편성을위해사업실적을보고하도록
규정함에따라, 시한과첨부서류를규정한것으로원안의결

○긴급광해 사고시 광해발생 개요, 피해의 확대방지조치 및 긴급대피조치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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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날로부터10일내에보고하도록함.(내용심사)

☞사고·천재지변등으로인한긴급광해의조치를위한근거조항이마련됨에따라그
절차를규정한것으로선조치후승인에따른보고사항을규정하여원안대로의결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을 광해복구비 등 광해방지사업계획의
30%, 산림·토지등의복구비예치금전액(산지관리법제38조에의한복구비예치
금), 긴급광해방지비용의30% 로정하고, 산림(산지) 또는토지복구는개발연수를
감안하여산정하도록하며, 부담금미납시에는부담금의5/100를가산금으로징수
하고, 이행보증및정부지원을중지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농림부 및 산림청 등에서 각각 시행하던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위해부담금부과근거를마련하여재원을통합하기위한것으로
현행광해방지사업의자부담부분과관련법령에의한산림복구비예치금(산림청)
및 용지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건교부)을 통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폐수정화시설, 먼지날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오염토양의개량·복원및정화시설은사용전검사를받도록하고광해방지시설
설치시에는완성검사를실시하고, 검사후 2년이경과할때마다성능검사를실시
하도록함.(내용심사)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공정별
검사를 완성검사와 성능검사로 정하고 검사대상 시설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요구되는설치설비로규정한것으로원안의결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태료금액을규정하여광해방지사업을시행한사업자가
사업추진실적을보고하지않은경우1천만원, 사업관련서류를일정기간동안보관
하지 않은 경우 800만원,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광해방지사업단의 업무에
대한검사를기피·방해한경우500만원의과태료에처함.(내용심사)

☞법에서 위임한 종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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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청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등총10개의법령에대해신설1건, 강화9건, 내용심사
9건등총19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3, 비중요16)

○심사대상 19건중 1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하고, 18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중소기업청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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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 중소기업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단체수의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계

예비심사
(2005. 3. 4)

예비심사
(2005. 3. 5)

예비심사
(2005. 3. 7)

제 274차 경제1분과위
(2005. 4. 8)

예비심사
(2005. 5. 7)

예비심사
(2005. 10. 7)

예비심사
(2005. 10. 7)

예비심사
(2005. 10. 7)

예비심사
(2005. 10. 11)

예비심사
(2005. 12. 1)

-

원안의결 3

원안의결 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8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내용심사 4
*비중요 4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3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1
강화 9

내용심사 9
*중요 3, 비중요 16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창업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행위를금지(강화)

☞창투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등이 행하는 간접투자 행위는 창업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간접투자 자산운영업법상 간접투자로 보지 않고, 간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록일 후 3년까지 창투사가
목적이외의 간접투자행위를 할 경우 간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투자자의 손해
발생가능함에따라이를금지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원안의결

○업무집행조합원은투자하고남은창업투자조합재산을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간접투자자산법에 의한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에
출자금총액의100분의5이상을초과하여투자할수없도록함.(강화)

☞조합결성후 3년간자유로운자산운용이가능하게됨에따라창업지원목적보다는
단기거래등수익성이높은상장주식매매에치중할우려에따라이를일정비율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투자자보호 및 창투조합의 목적에 따라 운용될 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의결

○창투사가경영및자산건전성기준에미달하여출자자보호등을해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을 자본 잠식률
‘100분의50이상’으로규정(내용심사)

☞창투사는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 자본금의 50%를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
하도록하고있는바, 자본잠식율이50%이상인경우정상적인사업수행이불가능한
것으로볼수있으므로타당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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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4)

䤧 심사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의등록요건및변경등록사항을규정(내용심사)
- 등록요건은출자금총액이10억원이상, 출자1좌의금액이100만원이상, 유한책임
조합원의수가99인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의출자지분이출자금총액의100분의
1이상,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으로 하고,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출자금총액, 출자1좌의금액, 출자의시기및방법, 유한책임조합원의모집계획,
자산운용계획및배분계획등이기재된결성계획서를중기청장에게제출하고조합
결성 완료시 중기청장에게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이내에 한국벤처투자
조합의 규약, 조합원 명부,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등록신청서를제출하도록함.

- 변경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칭 및 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및주소, 조합원별출자금액및출자좌수, 조합의존속기간을정함

☞법개정에의해한국벤처투자조합의등록의무가신설됨에따라(’04. 12. 31), 창업
투자조합과동일하게등록요건을규정하여투자조합결성의일관성유지하기위한
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한국벤처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의금지행위로금융실명거래법상의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및조합의주식을취득하거나소유하는행위, 창업보육센터,
투자상담을위한사무실을제외한부동산을취득·소유하는행위, 당해업무집행
조합원이결성한투자조합상호간거래행위, 투자조합명의로제3자를위해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에 관한 이면계약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로 정하고,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이결성한벤처투자조합, 당해업무집행조합원의특수관계인, 업무
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주요출자자(100분의 5이상의 지분소유자)와의 거래를
금함.(내용심사)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운용할때조합목적과위배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의무를규정(창업
투자조합과동일함)한것으로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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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조합의해산사유로결성목적이달성되었다고조합원전원이동의하는
경우, 업무수행이곤란한경우조합원총수및조합원총지분의각과반수의동의를
얻는경우를정하고, 해산한때에는7일이내에중기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도록
함.(내용심사)

☞해산사유및절차를구체적으로정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청산한 경우 청산인은 결과보고서를 중기청장에게 제출
하도록하며 조합원별 재산배분내역, 업무집행 조합원에 배분한 투자수익 내역,
임·직원에게지급한성과금내역을포함하도록함.(내용심사)

☞법령에서 정한 성과배분방식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한 것으로
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창업보육센터가‘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에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이상’을
임대하지못하는경우지정을취소하거나지원을중단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창업보육센터는시설임대가어려운창업자들에게저렴하게장소를제공하고, 경영,
세무, 기술지도등의지원을위해지정·운영중이며이를위해각종세제혜택및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실율이 3개월이상 40%이상인 경우
지원중단등의처분을통해지원목적을확보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4) 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개정안(강화3)

䤧 심사내용

○지방조합 또는 연합회 소관물품이 규정위반으로 지정제외될 경우, 해당지역의
구매물품은경쟁입찰방식에의하도록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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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의판로확보및수익보호라는제도의목적을고려할때지정제외
사유에따라소관물품이지정제외된경우에는조합및연합회가더이상단체수의
계약에따른이익을향유하지않도록운영하는조치가필요하며, 특히단체수의
계약제도 자체의 경쟁제한성에 따른 각종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지정 제외된
조합의해당구역은경쟁계약에의하도록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구매기관이 특정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업체만 납품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여
납품을요구할경우, 조합은계약을체결하지않도록함.(강화)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납품을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하청생산 및 연고배정 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특정업체만
납품가능한조건’이라는규정은어떤종류의계약조건을말하는지가불명확하므로,
본항을감사원감사결과등을반영하여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도록개선권고

○지방조합이계약체결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연합회가계약하는경우에는, 계약
물량을 지방조합에게 배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 해당 지방조합 회원사에 배정
하도록함.(강화)

☞연합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위반으로 소관물품이 지정제외된 지방조합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지도·감독권이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방조합이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합회가‘조합원사에게 직접
배정토록하여불공정배정등의규정위반에대한감독의실효성을확보할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의결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을 인증한
제품은우선구매하도록하며, 성능인증은신청서제출→공장검사→제품검사의
절차로하되 신기술인증, 특허·실용신안 등을받은 제품중 시험·검사를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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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시험연구원에서별도의성능검사없이인증서를발급하도록함.(내용심사)
- 시험연구기관이 성능인증을 한 내용은 성능보험사업에 의해 담보하도록 하고
제품의수리또는교체비용, 기타손해보상을위해필요한비용으로중기청장이
인정하는것으로성능보험제도를도입

☞기술개발제품에대한우선구매제도에성능인증및성능보험제도가도입됨에따라
이에대한절차및법위임사항을규정한것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의결성계획서및등록신청서기재사항에‘투자심사업무를전담
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대표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성명, 주민
번호, 약력, 투자경력)을기재하도록함.(강화)

☞실질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 펀드매니저를 결성계획서와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함으로써창투사등에게펀드매니저의중요성을강조하고, 존속기간
동안성실한 운영을담보하는 간접적편익이 기대되며, 창투사 등의회사중심이
아닌펀드매니저중심의펀드문화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창업투자조합의결성계획서및등록신청서기재사항에‘투자심사업무를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대표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약력, 투자경력)을기재하도록함.(강화)

☞실질적으로펀드를운영하는대표펀드매니저를결성계획서와등록신청서에기재
하도록함으로써창투사등에게펀드매니저의중요성을강조하고, 존속기간동안
성실한운영을 담보하는간접적 편익이기대되며, 창투사등의 회사중심이아닌
펀드매니저중심의펀드문화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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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법 위임에 따라‘장애인기업의 요건’및‘장애인고용비율’을 구체화하여, 장애인
기업의요건으로는상법상의회사로서장애인이당해회사의대표권있는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회사(다만, 회사대표가수인인경우에는장애인인공동대표가소유
하는주식의수가비장애인공동대표가소유하는주식의수보다많은회사), 소득세
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하며,
장애인고용비율100분의30분으로함.(내용심사)

☞본법의지원대상이되는장애인기업의요건을규정하는것으로, 현행법상확인이
가능한수준으로적용(지원)가능대상을최대화하여규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
의결

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신설1, 강화2)

䤧심사내용

○벤처기업 요건을 개편하여 1단계 혁신능력평가를 폐지하고, 유형별 요건을 강화
하여벤처투자기업의최소투자금액기준을설정하고(대통령령에서구체화), 연구
개발기업은사업성평가를의무화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으로부터사업성이
우수한것으로평가받은기업으로요건을정하며, 신기술평가기업은폐지(강화)

☞개정안은기존의벤처확인제도가가지고있던신뢰성부족등의문제를해결하고자
혁신능력평가제를폐지하고, 유형별요건을개편하는것으로시장여건및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07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남은
기간동안벤처확인제도의타당성을제고하고자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벤처확인기관의장은벤처기업의투명성확보를위해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
따라 당해기업의 동의를 얻어 확인된 벤처기업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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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기관이정부에서민간기관으로변경됨에따라, 확인된벤처기업의동의
를얻은경우에는일정범위의정보를공개하도록하여벤처기업의신뢰성및확인
절차의투명성을제고하도록하는것으로원안의결

○벤처확인기관의장은벤처기업확인및확인취소에필요한자료를기업에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벤처확인기관의벤처확인업무에 대해 자료를요구할
수있도록함.(강화)

☞벤처확인기관이 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확인 및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권자를 변경하고, 확인기관의 실적을 중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적정한감독이이루어지도록한것으로보여원안의결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공공기관이중소기업간경쟁에의하지않을수있는예외사유로이법률또는타
법률에서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품을
구매하는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응찰한자중적격자가없는등의사유로
유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외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재입찰하고자
하는경우, 기타공공기관의특별한사정으로인해기타방법으로구매하고자하는
경우로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참여할수있는자격으로법에의해지정한
중소기업자간의경쟁제품을직접생산하거나제공할수있는설비를갖추었을것,
타법에서 허가·인가 등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을
것으로정함. (내용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부처
협의를거쳐경쟁제품을지정·공고하도록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시낙찰
자를결정하기위한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정하여고시하고, 구매기관또는
제품의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별도의기준을정할수있도록함.

☞04년도에 규제심사를 거쳐 개정된 동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면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무화에따른자격기준및절차등을규정한것으로타법령및중기간
경쟁제도의법적취지를고려하여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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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청
집필자: 이영호사무관(Tel. 2100-2428, yhl0484@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특허법시행규칙개정안, 실용신안법시행규칙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특허실시사용에관한규정개정안등 4개의법령에대해신설
4건, 강화1건등총5건에대한규제를심사(비중요5건)

○심사대상 5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특허청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4건임.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특허법시행규칙개정안(신설1)

䤧 심사내용

○특허료추가납부또는보전에의한특허출원과특허권등의회복(신설)
-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특허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20호2 서식, 보전기간만료일등에특허발명이실시중이었음을증명하는서류
1통등을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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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특허권 수용·실시등에 관한 규정

계

예비심사 (2005. 8. 11)

예비심사 (2005. 8. 11)

예비심사 (2005. 8. 11)

예비심사 (2005. 10. 6)

-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5

신설 1, *비중요 1

신설 1, *비중요 1

신설 1, *비중요 1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실시중인특허발명의특허권자가특허료를납부하지아니하여그특허권이소멸
된경우일정기간내그권리를회복할수있도록특허법이개정됨에따라동법의
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어원안대로의결

2) 실용신안법시행규칙개정안(신설1)

䤧 심사내용

○등록료추가납부또는보전에의한실용신안권출원과실용신안권등의회복(신설)
- 실용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용신안권자는「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2 서식과보전기간만료일등에등록고안이실시중이었음을증명
하는서류1통등을제출하여야함.

☞실시중인등록고안의실용신안권자가등록료의납부나보전을하지아니하여그
실용신안권이소멸된경우일정기간내그권리를회복할수있도록실용신안법이
개정됨에따라동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어원안대로의결

3)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개정안(신설1) 

䤧 심사내용

○등록료의추가납부또는보전에의한디자인등록출원과디자인권등의회복(신설)
-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디자인권자는「특허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 서식, 보전기간만료일등에등록디자인이실시중이었음을증명하는
서류1통등을제출하여야함.

☞실시중인등록디자인의디자인권자가등록료의납부나보전을하지아니하여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 기간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법이
개정됨에따라동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어원안대로의결

4) 특허권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신설1, 강화1) 

䤧 심사내용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의약품수입을위한재정청구요건(신설)
- 우리나라가수입국의지위에서외국에서강제적인실시를허락하여생산된의약
품을수입하기위해서는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함
·국내에그의약품의생산시설이없거나부족할것
·전시·사변, 이에준하는비상시또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에따라
재난사태가선포된때일것

☞금번에개정되는특허권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은개정특허법의시행에
필요한재정절차및청구절차등에관한구비서류등을규정한것으로, 최빈국의
의약품접근확대를위한WTO 일반이사회의‘TRIPS와공중보건에관한결정문’의
국내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들을규정하고있어원안대로의결

○신청서제출(강화)

< 통상실시권 재정청구시의 제출서류 > 

·특허발명의특허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와합리적인조건하에통상실시권에관한
협의를하였으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사실등을입증하는서류

< 의약품 수출에 대한 재정청구시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 >

·기재사항: 제출서에의약품을수입하고자하는국가명, 의약품의명칭및수량
·제출서류 : 의약품이수입국국민다수의보건을위협하는질병을치료하기위한
것임을입증하는자료, 수입국이재정을청구하는자로부터의약품을수입하겠다는
의사를확인하는서류등

< 의약품 수입에 대한 재정청구시 제출서류 >

·제2조의2 각호의사실을입증하는서류

< 재정서 변경 청구시 청구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기재사항: 재정을받은특허번호, 재정을받은발명의명칭, 청구인의성명및주소등
·제출서류: 재정서변경이필요한원인및그원인을증명하는서류

☞특허법개정안을반영하여통상실시권재정청구시제출서류, 의약품수출·입에
대한재정청구시제출서류, 재정서변경시의제출서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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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제출이필요한서류들이특허권자등의권리보호, 재정신청권남용방지에
필요한자료라고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 2005년도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2005년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시행
규칙,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61개의법령에대해신설48건, 강화53건, 내용심사64건등총165건에대한규제를
심사(중요26, 비중요139)

○심사대상 165건 중 14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29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2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교통부의
2005년도총신설규제는46건임.

제4 절건설교통분야(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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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집필자: 김보열사무관(Tel. 2100-2466, bbdy69@opc.go.kr)
교통분야집필자: 김석중사무관(Tel. 2100-2467, ksj1903@opc.go.kr)

<  건설교통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3.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

4.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6. 고속국도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 24

예비심사
2005. 1. 24

예비심사
2005. 2. 2

제 270차 경제1분과
(2005. 2. 4)

예비심사
2005. 2. 28

예비심사
2005. 3. 11

원안의결 1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개선권고 1

신설 6, 강화 9
*비중요 15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강화 1
*비중요 1

신설 2, 강화 1
*중요 3

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4

내용심사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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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예비심사
2005. 3. 15

제 151차 본회의
(2005. 3. 8)

제 273차 경제1분과
(2005. 3. 25)

제 274차 경제1분과
(2005. 4. 8)

제 274차 경제1분과
(2005. 4. 8)

예비심사
2005. 4. 15

예비심사
2005. 4. 15

예비심사
2005. 4. 20

제 275차 경제1분과
(2005. 4. 22)

제 275차 경제1분과
(2005. 4. 22)

제 275차 경제1분과
(2005. 4. 22)

예비심사
2005. 5. 18

예비심사
2005. 5. 18

제 276차 경제1분과
(2005. 5. 20)

제 276차 경제1분과
(2005. 5. 20)

제 276차 경제1분과
(2005. 5. 20)

제 277차 경제1분과
(2005. 6. 3)

제 277차 경제1분과
(2005. 6. 3)

예비심사
2005. 6. 8

예비심사
2005. 6. 20

7.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8.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 기업도시개발법 특별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

11. 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안

12.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3.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개정안

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5. 교통안전법 개정안

1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7.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18.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9.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정안

2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정안

21. 철도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3.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4. 임대주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6.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7
개선권고 2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철회권고 3
원안의결 4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철회권고2, 개선
권고2, 원안의결7

원안의결 3

원안의결1, 개선
권고1, 철회권고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신설 1
*중요 1

신설 1, 내용심사 8
*중요 1, 비중요 8

내용심사 8
*중요 2, 비중요 6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1
*비중요 1

강화 3, 신설 4
*비중요 7

강화 1
*중요 1

신설 1
*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5
*비중요 5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2
*비중요 2

강화 4, 내용심사 7
*비중요 11

강화 1,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2

강화 4
*중요 2, 비중요 2

신설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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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8. 측량법 개정안

29.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

3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3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안

3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36.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7. 지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8.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9. 하천법 개정안

40. 발코니 설치기준 고시

4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44. 종합물류업자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계

제 279차 경제1분과
(2005. 7. 1)

예비심사
2005.  7.  4

제 281차 경제1분과
(2005. 7. 22)

예비심사
2005. 8. 8

제 282차 경제1분과
(2005. 9. 13)

제 283차 경제1분과
(2005. 10. 6)

예비심사
2005. 10. 10

예비심사
2005. 10. 19

제 284차 경제1분과
(2005. 11. 4)

제 284차 경제1분과
(2005. 11. 4)

제 284차 경제1분과
(2005. 11. 4)

예비심사
2005. 11. 25

예비심사
2005. 12. 1

예비심사
2005. 12. 5

예비심사
2005. 12. 15

서면심사(12. 22)

제 286차경제1분과위
(2005. 12. 23)

제286차 경제1분과
(2005. 12. 23)

-

개선권고 2

원안의결3, 개선
권고1, 철회권고2 

원안의결 9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2, 개선
권고3, 철회권고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9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원안의결2
개선권고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4
개선권고 29
원안의결 12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신설 10
*비중요 10

강화 1
*비중요 1

신설 1
*중요 1

신설 2, 강화 2,
내용심사 2, *중요 6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7
*중요 1, 비중요 6

신설 1,강화 2
*중요 1,비중요 2

신설1,강화4,내용심사4
*중요 1, 비중요8

신설 2, 내용심사 7
*비중요 9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신설 2
*비중요 2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강화1,내용심사2
*중요1,비중요2

강화 3
*중요 2,비중요 1

신설 2
*비중요 2

신설 48
강화 53

내용심사 64
*중요 26

*비중요 139



2. 2005년도신설·강화규제세부심사내용

1)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신설6, 강화9)

○건축신고 대상을기존의 연면적합계가 100㎡(단독주택은 330㎡)이하 건축물에서
단독주택 관련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타 건축물과 신고대상 면적을 동일하게하여
단독주택의 신고대상 확대 및 건축물 변경 일괄 사용승인시 연면적이 5천㎡이상
건축물의경우에는변경되는각층바닥면적이50㎡이하이어야하도록규정함으로써
일괄승인범위축소(강화)

☞단독주택은 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로써 일반건축물과
동일한수준(건축허가)의건축설계·감리가필요하고현실적으로단독주택에대한
기준도일반건축물과동일한건축신고·허가기준을적용하므로법적용의형평성
및안전을위해적절한것으로판단되고,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5천㎡이상 건축물의 일괄사용승인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는건축물의안전성확보와위법건축물발생의방지차원에서적절한것으로
판단하여원안의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기존의 6층이상인 건축물 및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에서3층이상인건축물및연면적1천㎡이상건축물로확대(강화) 

☞내진설계의무대상기준을현행건축법상구조계산의무화대상건축물(3층이상,
1천㎡이상)과동일하게적용코자하므로적절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내진설계의무대상건축물차지비중: 전체건축물의2%(현행) →15%(개정안) 추정

○지하층에 피난·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확보 조치로써 직통계단 설치기준
강화(강화) 

☞지하층에설치하는다중이용시설의안전확보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감사원개선과제(’03.12.19)및소방방재청규제강화요구사항: 지하층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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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전체 화재건수의 4.4%이나 인명피해는 전체 사망자의 28%, 부상자의
11.7% 차지

○바닥면적 합계가 3천㎡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선큰을 설치하고, 피난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선큰부분에 설치
하도록함.(신설) 

☞지하층 화재발생시 피난·대피의 원활화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인 3천㎡이상 건축물은 동법의 상주감리 및
비상용승강기, 방화구획설치대상에해당하므로적절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옥상광장또는 2층이상의층에있는노대기타유사한것의주위에는높이 1.1m
이상의난간을설치토록되어있는바1.2m 로제한기준조정(강화)

☞건축물로부터추락및안전사고방지를위한조치로써필요성이인정되며, 동시에
현행타법령(주택건설기준, 오피스텔건축기준등)과형평성·일관성확보를위해
적절하므로원안의결

○건축물별로 대지안의 피난통로 설치를 규정하였는 바,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m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3m 이상, 그밖에용도의건축물은유효너비1.5m 이상(신설)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피곤란 및 건축물에 접근곤란으로 대피와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는바, 소화활동시 필요한 통로 확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최소기준으로써, 적정한것으로판단하여원안의결

※유사준용예: 비상계단폭90㎝
※외국의사례(미국시카고시) : 건축물용도와거주인원에따라출구수와통로너비
결정(최소출구너비는0.91m(36인치) 이상이원칙

○맞벽건축가능지역에대해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외는합의서만첨부하도록되어
지역제한이없었으나합의서첨부를조건으로준주거지역및너비10m 도로에접한
일반주거지역으로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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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제도는도시미관향상및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해도입된제도임에도
불구하고상업지역및대로변이외의주거밀집지역등모든지역에서합의서첨부시
맞벽건축이허용됨에따라주거환경악화등부작용이발생함에따라합의서첨부에
의한 맞벽건축 허용지역을 준주거 및 너비 10m도로에 접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도시미관향상및주거환경개선을도모하기위한사항으로판단되어
원안의결

※감사원 개선권고(’01. 5) : 맞벽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시행상의 혼선이
있으므로맞벽규정의합리적개선

○연결복도는하나의대지에수개동의건축물이건축되는경우와도로등건축이금지
된공지를연결하여건축물간에설치하는경우로한정(신설)

☞연결복도는도시미관향상및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해도입된제도이나, 현행타
법령의규제회피수단으로일부활용되고있어필요성이인정되나, 
동 개정안은 개발하고자 하는 다수 필지의 총면적이 개발행위 허가기준 이하일
경우에도적용되어합리적인건축활동마저제약할소지가높으므로난개발방지및
다양한 건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연결복도건축을허용하도록개선권고

○건축물(기숙사제외)의각부분의높이는채광을위한창문등이있는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다세대주택은 4배)이하 범위
안에서건축조례가정하는높이이하로하고, 채광을위한창문등이있는벽면으로
부터직각방향으로건축물각부문의높이의1배(구0.8배) 이상으로하여공동주택의
일조권을강화(강화)

☞동개정안은다세대주택및공동주택의동지일기준2시간연속일조확보가가능한
기준으로써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외국의일조기준적용(동간거리) : 영국(약2.0배), 일본(약2.2배)

○현행일조권배제지역인어린이공원, 근린공원등을이용자의일조권보호를위해
일조권적용지역으로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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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및근린공원을‘건축이금지된공지’에배치함에따라도시내소규모
공원의 일조권 확보 미흡하였는 바, 현행 일조권 규정을 어린이·근린공원에도
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기계식주차장및철골조립식주차장공작물(높이8m이하)에대하여도인근주민의
일조보호등을위하여일조권규정을적용(신설)

☞공작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이 아닌 민법상 이격규정(50㎝)을 적용하고
있어인접주민간일조분쟁발생및주거환경악화를초래하였는바,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건축면적과연면적산정시기준을단독주택및공동주택의발코니부분과지하층
중일정부분이상을포함토록하여면적산정기준강화(강화)

☞발코니의 건축면적 제외로 인해 주거지역 건폐율이 실제로 상업지역 수준(70~
80%)에달해주거지역의고밀화등열악한주거환경을초래해왔던점을감안할때
이를포함하는것은현행법적용상의형평성및주거환경악화를방지하기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동 개정안은 사업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하층
3층이상거실면적만을연면적(용적율)에산정하고있어적절한것으로판단되므로
원안의결

○건축신고시대수선의경우에는구조안전확인서를제출토록의무화(강화)

☞대수선의 경우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이었으므로 대규모 대수선의
구조안전을확인하기위해서는동개정안이적절하나, 개정중인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200㎡이상의 대수선을 허가대상으로 강화하였으므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004.12.3) 허가대상에대해서만구조안전확인서를제출토록개선권고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을첨부토록의무화(강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고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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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인정되며현행건축법에의한사용승인전완성검사의무화규정을명문화
하는조치로써원안의결

2)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신설1, 강화2)

○회전문의설치기준을옆면5㎝이상, 밑면바닥3㎝이상, 회전반경은140㎝이상, 회전
속도8rpm초과금지등으로구체화(강화)

☞동 개정안은 회전문 설치의 최소안전기준(회전반경, 회전속도, 전자감지장치
의무화등)을규정하고있어적절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한국소비자보호원건의사항(’04.4):자동문(회전문)에의한안전사고가빈발하므로,
자동회전문에대한안전기준및안전관리제도마련을위한건축법등관련법령
개선건의

○과거에는공연장의복도설치기준만규정만있었던것을용도별로구분하고나아가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유흥주점, 장례식장 및 노유자시설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접하는복도의유효너비를새로이규정(신설)

☞건축물 용도·면적에 따라 복도 유효폭을 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축물
면적·층수에 따라 복도 및 출입구 유효폭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판단하여원안의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세대간 경계벽 및 간막이벽 설치를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따르도록함.(강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실제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이용하여 여러 세대가 임대형태로 사용하므로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과 동일한
경계벽및간막이벽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적용토록하는것이
적절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3) 도시개발법시행령(강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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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요건을 도시개발 규모가 100만㎡ 이상인 경우에서 330만㎡ 이상인
경우로정함.(강화)

☞사업자 편의를 위해 공청회 개최요건을 강화코자 하나, 도시개발시 발생하는
용지취득 문제(토지소유자·세입자 등)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공청회를통한합의과정이필요하고 100만㎡~330만㎡개발사업의경우
인구2~5만명정도의생활권을형성하여교통·환경·교육등에있어주변지역에
대한파급효과가크므로해당지역외인근주민·관련전문가·이해단체등의의견을
폭넓게수렴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철회권고

4) 주택법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신설3, 강화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가능한날부터수도권내과밀억제권역및성장관리권역은5년, 기타지역은
3년의기간에달하는기간동안전매를금지(신설)

☞전매제한기간은통상적인분양권보유기간과현행세법상실수요자로간주하는
과세면제기간을고려, 동개정안의취지에타당한수준으로판단되며, 또한분양가
규제에의한단기전매차익에의한투기수요등부작용보완조치로써, 동제도의
실효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분양권계약~ 입주시까지통상2.5 ~ 3년소요
※소득세법상주택실수요자에대한양도세면제기간: 3년주택보유자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에대한우선공급대상중청약1순위자, 40세이상, 10년이상
세대주로있었거나, 과거10년이내에다른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였을경우가장
우선공급대상자로설정(강화)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는 우리나라의 평균주택구입년한 등을 감안한
장기무주택자로간주되므로, 동제도취지에부합하는수준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다만,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공급배정비율의 적정성·
효과성 여부는 동 제도의 시행후 1년이내에 규제순응도 조사를 하여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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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보고토록함.

○과거10년(기존5년) 내국민주택등의분양당첨자에대한청약1순위자격제한(강화)

☞동개정안시행시과거6~10년내당첨자의청약권리및기대이익을심대하게침해
할소지가있으며, 청약과열방지효과도낮고, 소급적용문제와법적인안정성을
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철회권고

※25.7평이하수도권내일반청약1순위자(185만명) 중과거6~10년이내당첨자수
(추정)는48천명으로2.59%를차지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당첨자의재당첨을수도권내과밀억제권역및성장관리권
역의경우는10년간, 기타지역은5년간제한(신설)

☞재당첨 금지기간을 투기수요와 지역상황에 따라 수도권내 과밀억제·성장관리
권역은 10년, 기타지역 5년 등 차등 적용하여 적절할 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에 따른 이익(사회적 프리미엄) 향유의 형평성 확보 및 분양가 규제
도입의실효성차원에서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분양가상한제주택의분양가격산정기준설정(신설)

☞기업의연구개발및친환경적건설기법도입등민간건설공사의주택품질제고를
유도하기위해, 분양가상한제산정시건축비의현실화와가산비용포함은적절한
조치로판단되며, 분양가산정의현실화로민간건설업체의주택공급확대및주택
품질저하를방지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의정책목적과실효성을제고하는데기여
할것이므로원안의결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인정비율의 효과성·적정성은 동 개정안 시행후
2년이내규제순응도(소비자만족도등) 조사를하여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

5)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신설2, 강화1, 내용심사1)

○부동산투자회사예비인가시자료제출명문화(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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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제는 건설교통부지침으로 기운영되던 예비인가제도가 규제법정주의에 의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제도화됨에따라이루어지는후속조치로지침에기재되어있던
제출자료를시행령에기술하는것에불과하며, 인가등에필요한기본자료이므로
원안의결

※동규제신설로‘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인가지침’은폐지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각 대금을
미리 확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양도인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포함하는
계약조건금지(강화)

☞REITs에 부동산을 매각한 양도인이 추후 반환청구권을 활용하여 일반주주에게
불리한가격으로부동산반환을요구할경우공모로모집된일반주주가원금손해
등상당한피해를볼수밖에없으므로, 투자자보호차원에서필요한규제로판단
되어원안의결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는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검사인으로선임될수없으며, 당해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를현물출자에대한검사인의조사로갈음할수없음(신설)

☞현물출자되는부동산의객관적인평가를위해필요한제도로써원안의결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위탁업무 외에 타업무를 겸업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자산
관리·회계·조직·인력 및사무공간을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업무와 구분함. (신설)

☞동 규제는 자산관리회사에게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위탁업무외에 타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산관리회사가 주업무인 부동산투자회사
(REITs)의위탁업무를부실하게운용할것을우려하여도입된규제로써필요성을
인정하나, 사무공간분리는물리적규제로써실질적인효과는적은반면, 자산관리
회사의자율경영을지나치게침해할소지가있으므로삭제할것을개선권고

6) 고속국도법시행령(내용심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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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에서긴급통행제한을실시할수있는기준①특정지점의노면적설량이
10㎝이상인경우②특정지점의평균시간당적설량이 3㎝이상인상태가 6시간
이상지속되는경우③교량의10분간평균풍속이초당25m 이상인경우. 

다만, 복층형 교량중 상부교량의 경우에는 교량의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20m
이상인 경우 ④특정 지점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어 정체되는 구간이 25㎞이상
누적되거나 정체시간이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써 조기에 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⑤기타 천재지변 또는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현저하게증가하는경우규정(내용심사)

☞고속국도 관리자의 긴급통행제한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에 대한 심사로써,
대부분기준이축적된자료를근거로타당성있게규정되었다고판단되나④특정
지점 정체시 진입통행제한권 부여’의 경우, 통행제한권 발동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긴급사태로 한정한 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유를 불문하고 도로 정체시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동 기준은 규제위임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토록하고, 아울러 ⑤기타천재지변또는대형교통사고에대한진입통행제한권
부여’의 경우에도 천재지변은 피해가 대규모이며 긴급사태 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이루어져있으므로도로통제의신속성이필요하나, 

대형교통 사고라 함은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수한 대형교통사고에 한정해서만 예외적으로
고속국도관리자가진입통제권을발동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기술하도록개선권고

7)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신설1,내용심사1)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인증 받을 때, 효력정지 기간중 업무수행, 타인에게 대여,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규모가큰철도사고를일으킨때, 철도의안전및질서유지를위하여행한
명령·처분에위반한때는자격취소또는1년이내의자격인증의효력정지(신설)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격취소 및 효력 정지기준을
규정함으로써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의내실을기하고자격관리를철저히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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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자격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항 중
‘규모가 큰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판단 우려가
있으므로보다구체적으로규정토록개선권고

○법제81조의규정에서정한이행의무위반자나금지행위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
부과·징수(내용심사)

☞철도안전및철도사고법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로법집행의실효성차원에서
규제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신설2) 

○건설업등록시금융기관등의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재도입(신설)

☞건설업활동에필요한최소한의재무능력과자본형식화를방지하기위해재도입
및상시화필요성이인정되며, 건설업의재무건전성과부실·부적격업체의사전
스크린을위한동제도의재도입에대해원안의결

○건설업등록시사무실보유요건재도입(신설)

☞사무실보유요건은 페이퍼컴퍼니난립에 의한 건설산업부실화 방지를 위해 도입
되었으나, 동제도는건설산업의건전화에직접적인실효성을갖는다고보기곤란한
물리적인 진입제한 규제이나 당장의 폐지는 04년말 구축된 건설산업 정보망의
정확성미비와동요건의폐지에따른부작용발생이우려되므로사무실보유요건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보완및입찰제도등의개선이이루어지는기간동안한시적으로
도입, 부실업체의퇴출을위한보완수단으로활용(규제일몰제적용: 3년)토록개선권고

9)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시행령(신설1, 내용심사8)

○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분양승인용도·규모의건축물’을1.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써 20실이상 일 것 2.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건축하는건축물중주택외의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합계가3천㎡이상일
것3.바닥면적합계가3㎡이상으로써임대후분양전환을조건으로임대로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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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분양전환시임대자에게우선순위를부여하는것을포함)으로구체화(내용심사)

☞분양승인 대상건축물 규정대상은 법 취지와 부합성·명확화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신탁계약및대리사무계약절차및방법구체화(신설)

☞분양건축물피분양자보호라는동법의취지에부합하며, 현행신탁업법을준용한
수준으로써원안의결

○시공 연대보증 건설업자의 요건을 산업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건설업자로서자본금이연대보증대상건설공사의계약금액이상인자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연대보증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이상이고, 연대보증
대상건설공사에해당되는용도의건축물시공한실적이있는자로정함(내용심사)

☞후분양 건축물의 공사중 부도·중지에 따른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필요성 인정.
다만, 시공연대보증건설업자요건인자본금또는건설실적은분양보증의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한조치이나, 

일부요건은다소과도하여건축분양사업의위축소지가있으므로후분양건축물
분양보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 개정안중 건설실적(수주·시공 실적)요건은
원안의결하되, 자본금요건은건설실적요건과형평성및건설분양사업의위축을
방지하는차원에서, 완화하여적용토록개선권고(동개정안시행이전까지규제개혁
위원회에보고) 

○분양사업자(시행자,분양대행사), 시공업체의 명칭 등 분양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규정(내용심사)

☞분양계약서포함내용을명확화·구체화함으로써분양사업자와피분양자간분쟁을
최소화하는한편, 공정한건축물 분양질서확립을 위해적절한 것으로판단되어
원안의결

○분양사업자는분양계약등을체결하고남은부분에대해최초분양신고면적의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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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분양된경우, 분양신고면적중미분양부분의면적이3천㎡미만인경우, 청약
자격을제한하여우선적으로공개모집한시설중미분양분은수의계약할수있으며
이경우건축허가받은전체물량등을신고하여야함.(내용심사)

☞건축물공개분양및투명성제고차원에서수의계약요건의구체화를위해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위법 취지와 위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원안의결(법리적인 문제는
법제처심사및규제개혁위원회협의를조건부로원안의결) 

○설계변경시사전동의사항및방법, 사전통보사항, 사전통보방법규정(내용심사)

☞피분양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통보절차와방법을구체화하는사항으로, 분양관련분쟁의사전방지와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설계변경
열거항목중‘연면적이증가하는경우’는피분양자전원에게경제적부담을준다고
보기는곤란하므로피분양자전원의동의를얻어야하는설계변경사전동의사항
중에서‘연면적이증가하는경우’조항은삭제토록권고

○분양대금 납입방법에 대해 분양대금 납입비율 및 시기, 중도금 납입시기 결정
방법을구체화(내용심사)

☞분양대금 납입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분양자의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적절한조치이며주택등에비해공공성이상대적으로적은분양건축물특성을
감안하여분양대금납부비율을완화하여규정하고있어원안의결

○분양광고내용및방법(내용심사)

☞분양광고 내용과 광고방법, 정정사항의 공표방법 등이 통상적인 규제수준으로
판단되어원안의결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10일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을
위반행위가행하여진신문등간행물, 분양사업장또는전자매체에공표하고공표는
토·일·공휴일을제외한평일에게재하며, 공표제목에는시정명령을받은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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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게표시하여야하며, 위반행위가이루어진분양광고크기의4분의1이상으로
함.(내용심사)

☞분양대상건축물에대한상세한정보제공을통한투명성제고와피분양자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피분양자 보호를위해
정정 사항 등 공표방법·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분양광고 정정사항의 공표방법
등이통상적인규제수준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10)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내용심사8)

○개발이익의개념및추정에관한사항규정(내용심사)

☞기업도시개발을통한국가균형발전등공익성을제고하기위해, 지역별낙후도에
따른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개발이익 환수비율(방식)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원안의결

○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해개발구역안에서관할시장·군수의허가를받아야할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및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또는공작물의설치, 죽목의벌채및식재에해당하는경우로구체화
(내용심사)

☞기업도시개발의원활한추진을위한동법의취지를감안시, 필요성이인정되며동
개정안은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내‘행위허가의 대상’(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내용을준용하고있으므로적절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기업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한시행자지정기준규정(내용심사)

☞동 개정안은 기업도시(100~200만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민간
시행자의진입을제한하거나투자를위축시킬소지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되므로
원안의결

○기업도시개발계획승인요청시축적 5천분의1 이상인지형도또는지적도에개발
계획을명시하여작성한도면,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 관할시장·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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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및이의반영여부에관한사항을제출서류로규정(내용심사)

☞기업도시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개발계획승인요청시제출서류를구체화
하며, 개발계획승인시필수적인서류로판단되어원안의결

○기업도시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실시계획승인요청시제출서류를구체화
(내용심사)

☞실시계획승인시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기준을 산업교역형: 500만㎡(위원회 심의를 거친경우
330만㎡완화),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혁신거점형: 330만㎡
(위원회심의를거친경우 165만㎡완화)로정하고, 시행자는기업도시의유형별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산업교역형 30퍼센트, 지식기반형 20퍼센트, 관광
레저형 50퍼센트, 혁신거점형 30퍼센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함
(내용심사)

☞민간시행자의 직접적인 산업투자를 촉구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필요성이인정되며, 기업도시유형별최소면적기준및주된용도의토지배분
비율은기존신도시및공업도시개발사례를감안한수준으로판단되고민간시행
자에대한직접사용토지의무비율수준은민간시행자에게과도한부담을준다고
보기곤란하며, 기업의산업투자 유도를통한기업도시 개발의실효성 제고차원
에서원안의결

○선수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이후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행자가 공사완료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공급하거나시설물을이용하게한후에는당해토지를담보로제공해서는
아니됨을규정(내용심사)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부도 및 파산을 하거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분양자등의
피해를방지하기위한조치로써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조성토지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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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지역’이라함은건설교통부장관또는시장·군수가투기우려가있거나예상
된다고판단하는지역이라고구체화(내용심사)

☞그러나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포괄위임 및 자의적인
판단소지가높으므로삭제하고실체적, 절차적요건을구체화하도록개선권고

11) 자동차안전기준규칙(강화3)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일반형 제외)도
좌석안전띠설치를의무화(강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경우 운행
행태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과 동일하고, 또한 교통사고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좌석 안전띠 설치범위를 확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대상차량: 2,046대(연간230대), 설치비용: 대당25만원(연6,000만원)
다만, 현재좌석안전띠설치및착용실태등에대한관리점검이제대로이루어지고
있지않는현실에서이에대한보완대책마련필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의 범위를 차량총중량 10톤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16톤이상또는최대적재량이8톤이상인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까지
확대(강화)

☞최고속도제한장치는과속으로인한대형교통사고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긍정적
측면과함께, 차량속도를물리적으로제한함으로써도로상의교통흐름이저하될수
있고사회적물류비용의증대를가져올수있는측면이있음그러나대형자동차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속도제한장치부착대상차량을대규모교통사고유발가능성이있는차량으로
확대하여사전적안전장치를강화할필요성이인정되고, 실제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대상을확대하더라도이에따른추가적인비용부담은없으므로

(※신규제작차량이모두전자식엔진을장착하고있어자동차전자제어장치(EC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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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만설정하면되므로별도의비용불필요) 원안의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시내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중시내일반버스에사용
되는승합자동차의경우에는운전자의조작에의하여상하로이동하는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의무화(강화)

☞버스운전자에대한폭행등안전운행을방해하는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는상황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로써 보호격벽 설치는
필요하다고판단되며, 이는노사간단체협약사항으로이미합의된바있고근로자
근무여건개선을위한사업자의의무사항으로볼수있음다만, 운송사업자로하여금
격벽시설설치를의무화할경우현재적자경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버스운송
업체에부담을가져올것으로예상됨.

※시내일반버스: 24,807대
※설치비용(단가) 

·기존보호봉: 대당10만원수준
·상하이동식격벽시설: 대당500만원
·고정식격벽시설: 대당30~50만원

그러나동개정안에는보호격벽시설을상하이동식으로한정하고있어버스업계의
자율선택권을제한하는측면이있으며또한기술적으로도신규제작차량에만설치
가능하도록되어있어, 실제보호격벽시설을모두갖추는데장기간(9년)이소요되어
신속한보호격벽시설설치가어려우며, 사업자입장에서도과도한비용부담을초래
하는등실효성이미약하다고판단됨.

또한 보호격벽시설은 폭력 등 위험상황발생시 운전자에게 버스운행중단 등의
긴급조치에필요한시간을제공하는정도의기능을충족하면되고실제보호격벽을
설치하는경우운전자의부상이나졸도시신속한긴급구조등안전조치에오히려
장애가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기술적인보완장치도필요함.

이와함께보호격벽시설은운전자의폭행사고예방을위한근본적인대책이되지
못하며 시민과 운전자의 의식수준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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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따라서, 보호격벽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되 운전자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버스업계의부담을최소화하고설치방법도다양하게선택할수있도록
설치방법을획일적(상하 이동식)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일정수준의 격벽시설을
설치토록개선권고(※상하로이동하는문구삭제) 

1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신설1, 강화1)

○시장·군수·구청장은개발행위허가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원상회복을명할
수있으며, 명령을받은자가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이를대집행할수있도록위반에대한처벌구체화및강화(강화)

☞개발사업지구내에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규정이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역복합개발지구내 특정사업으로부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별도의회계처리를해야하도록정함(내용심사)

☞사업간지원이불가능했던개발체계를지역복합개발지구방식으로변경함에따라,
명확한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의무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발이익의 범위와 산출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임의
결정하여타사업에투자하지않을경우, 지역복합개발지구방식제도가유명무실화
될우려가있으므로하위법령에서개발이익의범위와산출기준을규정할수있는
근거를마련토록개선권고

13)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내용심사1)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미 제출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바,
투자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임
(내용심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제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투자보고서 열람·비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및‘금융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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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기준’등과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되어 적절하다고 판단
되므로원안의결

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강화1)

○주택재개발사업의경우분양목적으로건설하는주택은국민주택규모가전체건설
하는주택세대수의100분의80이하범위안에서하고, 임대주택은전체세대수의
100분의 25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 주택
세대수의100분의40이하가되도록할것을규정(강화)

☞국민·임대주택건설 상한비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규모 상한비율
(80%)은 서울시 조례등 지자체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준용한 수준이고 임대주택
규모면적제한상한비율역시저소득주민의재정착률제고와주거복지차원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이나 임대주택 건설비율(전체 세대수의 25%)은 재건축
사업(용적률증가분의25%, 전체면적의5~15%)에비해과도한수준이므로, 현행
서울시조례(17%) 범위내에서완화·운용하도록개선권고

15) 교통안전법(신설3, 강화4)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교통시설을설치하거나교통수단을운영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교통안전진단 실시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법에의하여설립된교통안전공단또는교통안전전문기관이실시함. 

아울러 교통안전진단 비용은 교통시설설치자 등이부담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교통안전진단에필요한비용의산정기준을고시. 아울러지정행정기관의장
등은교통안전점검결과안전에문제가있거나교통사고가빈발하여이를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특별교통안전진단을실시하게할수있음.(강화)

☞교통시설설치자및교통수단운용자에대해사전에교통안전진단을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교통시설 설치 및 교통수단 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예측하여교통사고예방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다는측면에서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정기 안전진단은 3년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므로업체의비용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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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하위법령 개정시 타법령과의 형평성, 외국의사례 등을 감안하여
교통안전진단대상범위를최소한으로규정필요

○시·도지사등은주거지·학교지역및상점가등의교통환경을안전하게조성하기
위하여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자동차운행을 규제하는등 교통정온화
(靜穩化)기법을적용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을교통안전지역으로지정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지역안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에 대하여 속도·통행제한
등의필요한조치를지방경찰청장에게요청할수있음.(신설)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긍적적인 측면은 있으나 기존의 타
법령과 중복된 규제로써 현행 법령으로 대체가능하고, 경찰청 및 도로관리 공단
에서도교통안전지역이나보행자보호구역등은자동차를규제하는도로교통법에
법적근거를두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을제시하여철회권고

※기존의유사법령
·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금지및제한)
·도로교통법제11조의2(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24조의2(보행자전용도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14조(보행자전용지구의지정과운용등)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8~21조(보행우선구역의지정, 보행시설물의설치등)

○차량등의사용자는차량등의안전한운행을위하여교통안전관리자를고용할수
있도록권장사항으로되어있는현행규정을교통수단운영자는교통수단의안전
운행에관한기술적인사항을보좌하는교통안전관리자를두도록의무화(강화)

☞업계의경쟁력강화와규제완화차원에서’99. 2월 폐지(자율화)하였던동제도를
재도입하는것은행정의 신뢰성및 실효성측면에서 문제가있고, 특히 현재산업
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해상시근로자50인이상의운수업체(차량,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을의무화하고있으므로별도의규정불필요하다고판단되어철회권고

○교통수단운영자는교통수단의운행상황또는사고상황이기록된운행기록지또는
또는 기억장치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장 등이 운행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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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응하여야함.(신설) 

☞교통사고 예방및사고조사, 안전진단 및 점검 등 안전운행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자료를확보하기위한조치로써필요성인정되어원안의결

○지정행정기관의장등은교통사고율이일정기준이상인교통수단운영자나운전자
등을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도록의무화(신설) 

☞새로운교육제도를신설하여업체및운전자에게시간적, 경제적부담을주는것
보다는 기존 교육제도의 프로그램을 보강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되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운수업계에서도 기존 교육제도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 따라서 현행개별법령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제도와 중복되며
운전자 에게 새로운 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등의 비효율적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교육 제도의 미비점을개선·보완(이론 및 현장실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철회권고

○건설교통부장관이교통안전관리자의자격을취소할수있는요건을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의
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된날로부터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또는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자격을부정한방법으로취득한때등으로기존
요건보다강화(강화)

☞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자자격취소요건을타법령에준하여정비하는것으로써
유사법령과의형평성등을고려할때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유사법령(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자격기본법제18조(결격사유),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3 (감리원의결격사유)

○차량등의사용자가교통안전계획을수립하지아니하거나성실하게작성하지않은
경우또는수립후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교통안전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거부·방해한 경우, 교통사고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기존의 과태료 부과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상한액도3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인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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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며
과태료 상한액의 인상규모는 유사한 사례의 타법령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
(현행과태료300만원은1984년도에책정)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유사법령의과태료수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9조: 긴급안전점검을거부·기피·방해한자는1년
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16)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강화1)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공제대상도로를조정하여지역내소통을담당하는시·군·
구도, 도시계획도로는공제대상에서제외하고광역기능을수행하는법상광역도로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도로는 공제대상으로 추가하며 도로관계법령에
의한도로와혼란을초래하는진입도로개념삭제(강화)

☞공제대상조정에따른사적비용증가와공적편익증가를분석한결과편익이보다
크므로공제대상재설정은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17) 주차장법시행령(신설1)

○300대이하의기계식부설주차장에대해지자체가주차장확보율,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실태등을고려하여지자체조례로설치를제한할수있도록설치금지근거
조항마련(신설)

☞설치제한규모인 300대이하도부설주차장인근설치가능기준및설치의무면제
(비용부담으로 대체, 주변 공용주차장 무상이용)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적절한
수준이므로원안의결

※규제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및 규제순응도를 실시하여
2005년12월까지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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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골재채취법시행령및시행규칙(내용심사)

○골재채취단지의관리비징수에대한징수항목및정산등규정(내용심사)

☞단지내의 골재채취와 환경보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하는 골재공영관리제도의
도입을위해단지관리비징수필요성인정은인정되나‘그밖에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라목)’은 포괄 위임으로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이높으므로삭제토록개선권고

19)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등(내용심사5)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철도운영자및철도시설관리자는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기준및절차의시행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의 내부규정이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부규정의 변경을
요구할수있음.(내용심사)

☞철도차량운전규칙(건설교통부령)은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으로써
운전취급에대한세부사항을모두규정하기는어렵기때문에, 철도운영자등(철도
공사)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자체 운영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구 철도청에서는 철도청 훈령에 의해 운영하였고, 현재는 철도공사에서 자체
사규(운전취급규정)로운영중인제도임.

○철도차량제작자 및 철도운영자 등은 신규로 제작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철도
차량의설계, 제작, 유지보수및운영환경등전반에관한위험도분석및평가를시행
하여야함. 위험도분석의대상·절차·기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함.(내용심사)

☞기존철도차량의결함, 안전사고요인등의위험도를분석하여그결과를신규로
제작되는철도차량의설계등에반영함으로써차량의결함을보완하고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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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철도차량의 고속화, 자동화 등
철도운영환경이날로복잡해지고있어이에대한안전성이요구되고있는점과
위험도분석이 외국에서도일반화되고 있는추세임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도본
제도를도입시행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철도운영자등은최초승인요청시철도차량의종류별로유지관리에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유지관리계획을문서로 수립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변경시에도같음.(내용심사)

☞철도차량의 제작시부터 폐차시까지 전과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철도차량관리의무자(철도공사)로 하여금
차량유지관리에관한전반적인계획을수립시행토록의무화할필요성이있고, 현재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는 철도 차량 유지관리
계획을법제화하는것이므로원안의결
다만, ‘유지관리계획을 문서로 마련하여야 한다.’를‘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자구수정필요.

〈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운영자및철도시설관리자는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열차운행의안전관리및
운영등에필요한세부기준및절차(업무규정)를정하여시행하여야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이 정한 업무규정이 이규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명할수있음(내용심사)

☞철도차량운전규칙(건설교통부령)은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으로써
운전취급에대한세부사항을모두규정하기는어렵기때문에, 철도운영자등(철도
공사) 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자체 운영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수없으며(회송의 경우와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특별한 사유로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 객차의 중간에는 연결할 수
없고파손차량·동력이없는기관차또는 2차량이상에무게를부담시킨화물을
적재한화차는객차에연결할수없음(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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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에화차를연결할경우객차와화차간의자체강도및제동장치등기계적인
차이로인해여객의승차감이저하되고, 열차분리등의철도사고발생위험이있음.

☞구철도청훈령및국유철도운전규칙(건설교통부령)에의해여객열차에는화차의
연결을제한하여왔고, 여객의안전과편의를위하여여객과화물을분리하여운행
하는것이원칙이므로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20) 철도건설법시행령(내용심사1) 

○국가이외의자(원인자)의요구에의해운영중인철도노선을이설하는경우에는원인
자가이설비용전액을부담하고, 원인자의요구에의하여건설중인노선에역사를
신설하는경우에는타당성조사결과경제성이있는경우원인자가신설비용의절반
(50%)을부담한다. 단, 역사진입도로설치비용은전부(100%)를부담. 또한운영중인
노선에역사를신설하는경우에는원인자가신설비용(역사진입도로설치비용을포함)
전액을부담한다.(내용심사)

☞철도는국가기간산업이며대중교통수단으로써공공성이크기때문에건설비용은
국가가부담하는것이원칙임. 그러나, 댐건설등으로운영중인노선을이설해야할
경우또는도시발전, 개발사업시행등으로인한철도이용자증가로새로운역사가
필요한 경우에는「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인자가 건설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부담하고있음. 
현재 원인자 요구에 의한 철도건설비용의 부담비율은 정부 지침(예산편성 및
사업비관리지침, 기획예산처)에의해운영되고있는바, 현행제도를법제화하여
비용부담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21) 철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내용심사2) 

○철도사업자의법령위반으로사업정지처분을하게될경우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
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때에는사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법에서
정한 한도액(1억원이하)이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을
설정(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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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법령위반시 사업정지 처분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이용자가 받게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이며, 과징금부과금액도법에서정한한도액(1억원이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설정된것으로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철도사업자가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대한처분기준을법에서정한기간(6월이내) 범위내에서위반행위의종류별로
처분기준을설정(내용심사)

☞국가가직접운영하던철도사업을‘한국철도공사’및법에따라면허를받은일반
사업자가 경영할수 있도록 철도사업법이 제정(’04.12.31 공포)됨에 따라 철도
사업자의 법령준수 및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재조치이며, 사업정지 처분기준도 법에서 정한 기간(6월 이내)내에서
경중에따라적정하게설정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2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강화4, 내용심사7)

○건설기술자교육훈련대상에레미콘공장등에근무하는건설기술자추가(강화)

☞레미콘공장등의제품품질향상을위해교육의무화가필요하다고하나, 제품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의무화 보다는 운영중인 철강구조물 공장인증제를 엄격히
관리하고, 레미콘·아스콘품질점검 및 부실업체처벌 등을강화하는 것이보다
적절하며, 교육수요에대한충분한근거가부족하므로철회권고

○외국기술을 도입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외국도입기술 실적을 신고토록
의무화(강화)

☞외국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필요하나, 동 규정은 일부기술에 대해 중복
규제로써, 이중적으로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관리의 혼란과 피규제자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현체계하에서 외국도입 건설기술신고대상 범위확대 등을
산자부와협의하여건설기술현황을파악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어철회권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건설신소재, 건축공법 및 설비관련 고도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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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조세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산자부장관에게신고해야함

○건설공사의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에10층이상16층미만건축물건설공사, 총공사
비가5억이상인건설공사또는연면적이660㎡이상인건축물의건설공사도포함.
(강화)

☞‘10층이상16층미만건설공사’의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추가는감사원지적에따른
법령정비로써대규모사업장의안전예방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나, ‘총공사비가
5억이상또는연면적이660㎡이상인건설공사’의경우에는현장관리자가1~2인에
불과한소규모공사까지포함하는것으로소규모공사의경우규제내용이지나치게
과도할수있고, 또한, 현재도발주자가공사난이도, 위험도등을고려하여중소규모
공사라도안전관리계획수립을요구할수있을뿐아니라, 건축사감리, 발주청공사
감독, 노동부 재해예방 기술지도(월 1회)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에포함하는것은적절치않으므로철회권고

○인증받은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해서는 인증받은 날부터 1년 6월이 되는때에 공장
인증기준에적합하게유지하고있는지를조사토록하고, 인증받은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또는이전하는경우는3월이내에공장인증을다시받도록함.(내용심사)

☞사후관리조사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인증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 6개월은적절하다고판단되고나아가공장자체가양수또는이전된경우에는
공장의제작능력에대한재신뢰가필요하므로원안의결

○품질검사전문기관에대한위반행위별처분기준(내용심사)

☞법상처벌근거규정을시행령에서구체화하는것으로, 그동안세부처벌규정미비로
인해법위반기관에대하여처벌을못하던불합리성을재정비하는것이므로원안의결

○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을사용하게하거나감리원증을대여한때는현재8개월
업무정지를24월로상향조정(내용심사)

☞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써건설공사의품질과안전확보책임을부여받은감리
원의위법행위에대해서는처벌규정을상향할필요가있으므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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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입법사례(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3년의업무정지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시험등의내용을누락하거나허위로작성한때2월의업무정지(내용심사)

☞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써감리보고서는감리업무수행의적정여부및부실공사
원인규명을위한판단근거가되므로감리보고서의미제출·중요내용누락·허위
작성등불성실감리에대한제재가필요하므로원안의결

○경력등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00만원 이하에서 300
백만원이하로) 및12월의업무정지신설(내용심사)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건설기술자의 경력 등은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관련입찰제도등에중요한판단자료이므로, 허위신고자에대해서는과태료를상향
조정하고, 재발방지를위해1년정도의업무정지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건설기술인력교육기관의지정및취소요건을구체화하여규정(내용심사)

☞교육기관의지정및취소요건을구체화하는것으로교육과정운영을위해최소한의
교육전담인원은필요하다고판단되나, 자본금규정은교육내실화와는직접관련이
적고, 진입장벽으로만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하고 또한,
사이버교육 등 강의실이 필요없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강의실규정을배제하여다양한교육방식이발전될수있도록개선권고
하며아울러취소요건중‘년간교육실적 200명미만인경우’는교육수요가없는
교육기관의 지정취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200명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교육
수요가존재하는소규모교육을위축시킬소지가있으므로, 삭제토록개선권고

○건설공사등의부실벌점산정방식및측정기준변경, 부실벌점기준추가(강화)

☞①평균부실벌점산정방식변경과관련하여현행은발주청이임의로점검횟수를늘려
평균부실벌점을 낮출 수 있어, 부실벌점의 실효성이 없고, 발주청과 업계간 부패
소지가높은실정이므로점검횟수를공사건수로변경하여부실벌점산정의객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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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필요가있고②PQ시불이익부과기준변경과관련하여서는건설공사의품질
향상을위해누적평균부실벌점이2점미만인경우에도PQ시불이익을줄필요성이
인정되고③부실벌점기준추가와관련하여성실한설계감리및책임있는안전검검을
유도하기위해부실벌점기준에추가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감리전문회사의양도·양수및합병신고시첨부서류규정(내용심사)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양도·양수여부 및 합병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2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강화1, 내용심사2)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3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는30%이상의금액에상당하는공사를직접시공토록규정하고직접시공
의무가 있는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며이의위반시직접시공의무미이행시는영업정지 6월을
부과하고직접시공계획서미제출시는과태료150만원을부과(내용심사)

☞건설산업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입찰브로커화 방지와 일괄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영업정지6개월및시공계획서미제출시과태료150만원부과는동제도의실효성
및동법내형평성확보차원에서적절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법제29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건설업자가도급받은공사를계획·관리및
조정하는경우라함은, 당해공사현장에서인력, 자재, 장비, 자금등의관리, 시공
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등을수행하고이를위한조직체계등을갖추고있는경우
로써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여일괄하도급의범위명확화(신설)

☞동 개정안은 현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관한지침(건경58110-453)」을시행령에상향규정하는사항으로써법체계
보완및근거를명확히하기위한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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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때에는 영업정지 4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로 2명 사망한 때에는
영업정지2월또는2천만원과징금으로처분기준강화(강화)

☞건설공사의부실방지및안전확보를위한동법의실효성제고를위해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개정안의처분기준은 동법내 유사행위처분기준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한수준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24)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강화4)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각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제출서류 중 공인회계사가
작성한임대사업자의재무관리상태진단서류를포함(강화)

☞매년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등을받아오던대규모건설임대사업자의경우에는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규모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의무가아닌상황에서공인회계사의재무관리서류를제출을요구받을경우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부실진단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제도도입의실효성이없으므로철회권고

○시장·군수·구청장의임대조건조정권한을강화하여신고내용이최근물가또는
전월세가격변동과비교하여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도포함(강화)

☞공공건설임대주택의경우최초보증금·임대료만제한할뿐상승률은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상한선 5%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있는 바, 이로 인해
물가 및 전월세 증가률 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되는
추세임. 따라서일정수준이하로상승률을제한하여저소득임차인의부담을완화할
필요가있으나‘비교기간, 대상, 지역’및‘물가종류’등을구체화하여시장·군수
·구청장의제도남용을제한하도록개선권고

○매입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을현행3년에서5년으로연장(강화)

☞민간 전월세주택을 제도권화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위해 매입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자금지원이 없고 대규모 임대수요 확보 등 사업
불확실성이높은순수민간건설임대의경우에도안정적인임대공급을위해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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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입임대주택의 규제수준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일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금지원, 세제
혜택 등에 비해 공적 의무가 거의 없어, 동 제도를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인식할
뿐만아니라양도소득세, 법인세감면등이5년이상의임대사업요건을규정하고
있어, 임대의무기간을확대하더라도선의의임대사업자의경우에게는큰무리가
없을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임대주택의임차권양도및전대요건을강화하여투기과열지구에서퇴거하는경우
에는당해임대주택에6개월이상거주한경우에한정(강화)

☞거주기간제약을통해서불법적인투기행위를방지하는데는한계가있으며, 생업
등으로부득이하게임차권을양도및전대해야하는임차인에게는과도한규제라고
판단되고또한, 임차권양도및전대의최종승인권자인임대사업자가현장확인등의
심사절차를강화할경우불법양도행위를방지할수있으므로철회권고

2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신설)

○표준바닥구조이외의바닥충격음차단구조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정기준
적합여부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도록
의무화(강화)

☞금번 개정안은 규제법정주의에 의거 현행 고시로 운영되던 인정제도를 법령에
명확히규정하는것으로원안의결

26) 건축사법시행령(강화1)

○건축물의허가, 사용승인등과관련된업무를대행받은건축사가현장조사·검사·
확인을하지아니한때는업무정지6개월규정(강화)

☞개정안내용이허위및부실진단결과와상관없이모든미확인행위를처벌대상
으로하고있어다소지나치며, 건축물붕괴등문제발생전현장확인여부를파악
하는것이현실적으로한계가있어규제의실효성이미흡하고, 기존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고려하지않았으므로개선이필요함과아울러현장확인여부와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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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진단에 따른 부실발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
처벌조항을개정토록개선권고

27)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시행령·시행규칙(내용심사2) 

○도시의 개발, 관광·산업단지의조성, 철도·도로·공항·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가 당해 개발계획에 반영해야할
「대중교통시설계획기준」을설정(내용심사)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도로·철도·지하철등의 교통
관련시설을 건설할 경우, 이와 연계하여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을 당해개발(건설)
사업계획에반영토록한것은대중교통의활성화와효율성측면에서그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할「대중교통 시설계획 기준안」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운영하는데있어필요한일반적인사항으로써그내용이적절한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러한시설기준은개발지역의여건, 사업목적에따라신축적으로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법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것을개선권고(시행령안제11조제1항제3호나항)

- 도시철도역이나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시설등의주변개발사업시행시고려해야
할사항중‘나. 대형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등교통유발도가높은시설의입지’를
‘대형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연계성’으로수정(※입법취지를명확히표현) 

○대중교통시설계획을반영해야하는대규모개발사업의범위를사업지구의면적이
25만㎡(75,625평)이상 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개발사업과
도로·철도·도시철도·비행장및공항, 항만시설등의건설사업으로설정(내용심사)

☞대상사업의 면적(25만㎡이상)기준과 인구(5천명이상)기준은 상호 연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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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규모설정에대한과학적·논리적근거가부족한것으로판단됨.
䤎사업지구의특성및입지여건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인기준설정

- 따라서 사업지구의 특성, 기존도시와 신도시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현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교통영항평가가 실시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기준을 준용하여 교통영향평가시
대중교통시설에관한사항을좀더구체적으로반영하는방안이합리적일것으로
판단되어

개발사업의규모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정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반영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기존도시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사업등은대중교통시설의설치와연관성이적고교통영향평가시
주민편의를위한대중교통개선대책이반영되고있으므로대상사업의범위에서
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개선권고

28) 측량법(신설3, 강화3)

○측량업자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에 대한 취업 및 퇴직상황, 그밖에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사항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는바, 동규정을위반하여보고를
거짓으로한자와보고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2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신설)

☞측량기술인력의체계적인경력관리와기술자이중등록방지를위해, 동개정안의
필요성이인정되며과태료규정은동개정안의실효성확보와동법내유사규정
과의형평성확보를위해적절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성능검사대행자등록시결격사유범위확대(강화)

322

323

제4절 건설교통분야

사업지구 개발면적 비고

택지개발·도시개발 20만㎡내외 주택용지비율45%, 용적률200%기준

재개발·재건축 10만㎡내외 용적률 200~250%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시, 측량법과 관련이 있는 법률위반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등록을 금지하여 사회정의를 실현코자 하나, 동 개정안에 열거한 법률(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들과측량법간, 그리고성능검사대행자의업무수행간직접적인연관성을규명하기
곤란하며, 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는과도한규제로판단되어철회권고

※입법예고시 제출의견(법무부) :모든 법률위반에 대하여 업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는직업선택의자유침해로과도한규제임. 

○측량업자등록시결격사유범위확대(강화)

☞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는과도한규제로판단되어철회권고

○등록된성능검사대행자가폐업을한때는시·도지사에게신고토록의무화(신설)

☞현행법규정의미비사항을보완하기위한조치로써원안의결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대여금지(강화)

☞부실측량예방및부문별한측량기기의성능검사방지를위해,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대여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개정안은 성능검사 대행자에 대해
측량업자와동일하게규정을적용하므로적절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측량산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측량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매년측량업자의자본금등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토록의무화(신설)

☞측량업자의 경영능력 및 용역수행 실적 등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성은인정되나동개정안은측량업자에게매년자본금등의신고를의무화하고
있어측량업자에게과도한부담을줄수있는행정편의적규정으로삭제토록하고
아울러, 측량산업정보종합관리의근본취지에부합하도록내용, 시기및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시행령등하위법령에서규정·위임토록개선권고

29)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신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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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의집수구역안으로써침수가능지역내에는지하보행로, 지하광장, 지하도
상가등을설치제한(신설)

☞유수지는 강우가 집중되는 곳이므로 보행자 안전위험 및 지반약화 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수가능지역내에서의 지하도로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지하도로내에수도공급설비, 하수도, 공동구기타도시계획시설이설치되어있거나
설치가필요한구간에는지표면에서4m 이내에지하도로설치를제한(신설)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공동구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4m정도의 지하공간이
필요하므로적절한기준이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지하보행로설치기준을지하보행로너비(최소6m이상), 천장높이(3m이상) 규제(신설)

☞①지하보행로너비최소6m이상은실내에서기분좋게걷거나도중에멈추어설
수 있기위해서는 최소 3m 정도가 필요하고, 상품 진열 등을 감안할 경우 6m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되고 ②천장높이 3m이상은 여유있는 활동공간 확보 및
지하공간내의화재대응및폐쇄성을완화하기위해적절한기준이라고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도상가의설치기준중지하도상가내점포총면적을지하보행로면적과지하광장
면적을합한면적이하로제한, 지하보행로와접하는점포면의길이를3m이상으로
제한, 지하도출입시설에서 3m이격하여 점포설치, 점포 모서리에 2m가각 전제,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제한, 지하도 상가내 가스취급업,
위험물 취급업·악취업종·주류판매업·공연장 및 극장·그밖에 위생, 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도의 조례로 금지하는 업종에 대해 업종
제한(신설)

☞지하도상가의설치기준중지하도상가내입점점포용도제한은지하공간내에서
대규모위해를야기시킬수있는업종의금지는필요하나, 주세법상주류판매업을
일체금지할경우일반음식점진입이불가하므로이를재조정하도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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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출입시설의 설치기준을 출입구의 너비는 2m이상, 출입구가 있는 지상
보도의 최소너비는 2m이상, 에스컬레이터 설치 의무화, 지하도 출입시설의덮개
설치 의무화(지역여건상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하도
출입시설간의내측간격은100m이내로제한(신설)

☞원활한보행및비상시접근성등을위해서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지하보행로와인근건축물의지하층연결로에는너비 2.0m이상의지상출입계단
설치의무화(신설)

☞지하층 연결로는 지하도로 및 인근 건축물의 양시설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 등 재난시를 대비하여 최소한 쌍방통행에 필요한 2m이상의
지상출입계단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지하역광장의설치기준을지하광장을 1개소이상설치, 면적은지하도상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지하광장의 천장높이는 지하보행로 천장 보다 30㎝이상 높게
설치토록기준설정(신설)  

☞폐쇄된지하공간의특성상쾌적한공간확보를위해지하광장을 1개소이상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며, 면적은 지하도상가면적의 10%이상으로 적절한 수준(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결과)이며 지하광장 성격상 개방성 및 쾌적성 확보가
중요하므로천장높이제한필요(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연구결과)하므로원안의결

○지하도상가면적의100분의2이상의면적에채광창등설치의무화(신설)

☞일반건축물의 경우 채광창을 100분의 10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
시설임을감안할때적절한기준이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지하보도광고물이5㎝이상돌출되지않도록규정(신설)

☞보행자안전및미관을위하여광고물돌출기준은필요하며, 지하공간내안전관리
및시야확보등을위해서는조명광고물(최소두께17cm필요) 설치가제한될필요가
있으므로적절한기준이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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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도이용시설에사용되는배관등설비의보온재와내부마감재는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제한(신설)

☞지하공간특성상화재발생시대규모의피해가발생하므로화재위험이높은배관
등의내부마감재를불연재료로제한하는것은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강화1)

○임야취득요건을강화하여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임업등을영위하기위해토지
를취득하고자할경우연접한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을삭제하고토지소재
시·군으로한정(강화)

☞농지 취득요건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적 임야거래를 차단하기
위한실효성있는제도로판단되어원안의결

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내용심사1)

○건설공사관련금품수수행위에대한영업정지처분기준을설정(신설)

☞동개정안은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의2 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된세부시행기준을
신설하는조항으로, 금품수수액수의구간설정은경실련, 법원판례등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금품수수액과 영업정지 처분기간 간의
적정성은준거할만한입법사례미비로판단이곤란하므로일정기간(2년) 개정안대로
시행할것을원안의결

※2년동안건설분야뇌물수수실태등을면밀히파악, 그결과를토대로합리적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동개정안의범위내에서보완적인정책수단(경고등)의
도입을검토하되, 이와관련한법기술상의문제는법제처와협의

3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시행령및시행규칙(신설2,강화2, 내용심사2)

○개발계획수립시공원·녹지확보기준(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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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제는법개정시도입한‘도시공원및녹지확보계획수립의무’규제에대한세부
기준을정하는것으로내용심사에해당하고개발사업규모및공원확보비율은동법
규제심사결과를충실히반영하여‘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등’의
기준을준용하였으므로원안의결

○도시자연공원구역내행위허가기준마련(내용심사)

☞동규제는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등에대한세부기준을정하는것으로규제
수준은개발제한구역내행위기준을준용한것으로, 수림보전이주요목적인도시
자연공원구역의 특성과 개발제한구역과 29.6%정도가 중첩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산지보전효과가 큰 식목용 임업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없다고판단되므로동개정안에추가토록개선권고

○공원시설중골프장·골프연습장설치기준강화(강화)

☞골프장 규모를 6홀에서 9홀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입지규제 방식(면적
제한방식, 시설총량제한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므로, 일단 관련조항을
개정치않고, 현행규정을유지토록하고, 추후현장실사및심층있는연구결과를
토대로입지규제방식등을재논의토록철회권고

○근린공원에설치하는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및운동시설은해당공원시설면적의20퍼센트를초과할수없도록제한(신설)

☞근린공원의지정목적인도심내녹지공급과도시민의휴식공간제공을위해적정한
시설배치는필요하다고판단되나규제수준(20% 초과금지)의경우, 대도시(서울시)
근린공원내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등의비율이전체시설의약 16.3%
정도로써, 상한기준보다낮으므로과도하지않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오물또는폐기물을지정된장소이외의곳에버리는행위등도시공원등에서의
금지행위신설(신설)

☞도시공원내 녹지보호 및 도시민에게 건강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조치로써
필요한사항을규정했으나, ‘이륜이상의바퀴가있는동력장치를이용하여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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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행위 및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의 경우,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레져용 전동차(4륜형 영업용 배터리카, 65km/h) 등을
제한해야 하나,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조차(최고속도
40km/h)도제한할우려가있으므로, ‘노약자및장애인들의전동휠체어’는출입이
가능토록개선권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가설건축물은 층수는 3층
이하로써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아닌구조로써판매및영업
시설등으로의분양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아니어야하며,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건축물 또는 단기가설공작물은 존속
기간이3월이며연중6개월을넘을수없으며, 허가목적이교육, 종교, 문화, 예술,
과학및산업등의발전을위한것(강화)

☞① 층수 및 재료제한과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의 층수 및 재료제한은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 기준과 일치시키는 조치로써 입법미비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나②단기가설건축물, 단기가설공작물의존속기한설정은경기, 집회,
전시회등은지자체여건및성격에따라행사기한이다양하므로일괄적으로존속
기한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자체 조례로써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단기시설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강화1, 내용심사1)

○토지거래계약의허가시첨부서류로토지취득에필요한자금조달계획을포함(강화)

☞동 개정안은 토지취득시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확인·적발하여, 토지거래의
투명성과토지시장의안정성확보를위한규제로써필요성은인정되나동개정안은
규제의실효성의문및개인정보의침해, 과도한벌칙규정등으로시행시부작용
발생이우려되고, 이에대한보완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으므로최근의토지시장
여건과정부정책기조의일관성을위해동개정안을일정기간시행하되,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토대로실효성검증·보완을조건부로원안의결
※’06년말까지규제순응도조사결과를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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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토지는2년등토지이용목적별의무보유기간설정(내용심사)

☞동개정안은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실수요자위주의거래를유도함으로써, 동
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필요성이인정되며, 적정성여부는토지이용목적별허가
기준(실수요성 등)과 평균 보유기간 실태를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원안의결

34)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강화1)

○투기과열지구내에서사이버모델하우스설치(강화)

☞사이버모델하우스설치는청약과열을막고, 일반국민인청약자들에게보다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는다소부담이되더라도, 필요한규제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3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내용심사7) 

○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시설설치대상을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로정하고
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을시행령별표에구체적으로설정(내용심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현행「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시설이외에 항공기와 선박을 추가한 것으로써 육상교통
수단외에 해상, 공중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현행「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을체계적으로
보완하여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제고하는내용으로써적정함. 

다만,버스사업자의비용부담을고려하여재정지원을받지않는일반형시내버스
에는휠체어승강기설치는권장사항으로규정(시행령별표2)하고있으나, 휠체어
승강기이외에모든시설의설치를의무사항으로규정(시행규칙별표 1)하고있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와 함께 일반형 시내버스에
설치해야할편의시설의범위에논란의소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함.
따라서버스에설치해야할이동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중일반형시내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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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반 현실여건을고려하여 사업자에게과다한 부담을주지 않으면서교통
약자의이동편의를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의무사항을합리적으로조정하도록
개선권고

○교통약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교통이용정보등의제공을위해버스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등여객시설교통사업자는휠체어, 점자안내책자,보청기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가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교통정보
제공을요청할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내용심사)

☞현행「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중 여객시설에서의
교통정보제공관련조항을이관한것이며, 교통약자의여객시설이용편의를위해
필요 성은 인정되어 원안의결. 다만, 장애인에 대한 안내서비스는 여객시설
종사자가 수행 가능하나 수화통역은 전문 통역사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실질적인운영방안마련이필요

○시장또는군수는외곽이간선또는보조간선도로로둘러싸여있는주거지역, 학교
주변의주택밀집지역등을보행우선구역으로지정·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사방500m 최대1,000m를넘지않는범위안에서보행우선구역을지정할수
있음(내용심사)

☞보행우선구역의지정기준은외국의사례에준하여설정한것으로써적정한범위로
판단되어원안의결. 다만, 보행우선구역지정·운영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
위해서는「시범지구」를 지정 실시한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법령에서정한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지않거나설치기준에적합하지아니할경우,
교통행정기관은 1년의 범위내에서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조치를명하여야함. 다만, 천재지변기타기술적인곤란등부득이한사유로
1년이내에필요한조치를취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1회에한하여1년의
범위내에서시정기간을연장할수있음(내용심사)

☞법에서 위임한 범위(1년)내에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설정하였고,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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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신축성을부여하는등내용이적정하고, 관련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였기
원안의결

○이동편의시설의설치·관리와관련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의요구에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의 적합여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자에게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내용심사)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와 한도액(200만원)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였고
과태료기준 및 절차도 현행「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집행의 연속성과 유사법령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액(3천만원이하) 범위내에서이행강제금산정기준을설정(내용심사)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기시행중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정한기준을준용함으로써, 집행의연속성을기하고
유사법령간형평성을유지할수있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교통사업자는신규면허또는등록을받은날로부터1년이내에1회의교육을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4시간으로한다. 교육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내용심사)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관련법및정책
- 이동편의시설의설치·관리에관한기술
- 기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교통사업자에게시간적, 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교육시간을정하
였고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견을반영(입법예고안은8시간이었으나4시간으로
축소)하는등적정한수준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다만, 연간 신규면허·등록사업자 수를 고려하여, 통신교육등 교육방법에 대한
합리적시행방안마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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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대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신설1, 강화2)

○매입임대사업자등록요건을2호이상에서5호이상으로규정(강화)

☞동 규제강화는 매입임대주택제도의 정상화 조치로써 IMF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지나치게완화된등록조건을환원하는것으로미분양해소등정책목적이이미
달성되었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혜택이 5호이상 임대사업자로
조정되었으므로, 등록조건강화는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및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적용기준을60㎡에서60㎡~85㎡까지로확대(강화)

☞60㎡초과~85㎡이하공공건설임대주택의경우에도서민주거안정을위해국가로
부터국민주택기금및택지를저렴하게지원받고있는현실에서지나친임대료는
적절치않다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임대보증금보증수수료를임대사업자와임차인이각각50%씩부담(신설)

☞동규제는모법에서규정한임대보증금보증제도의보증수수료부담비율을정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을예방하기위해도입된일종의보험제도임. 보험사고원인자에게보험수수
료를 부과하는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사고발생원인이 주로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위험부담율
등을재검토하여임차인부담을최소화하도록개선권고

※합리적근거에의해임차인의부담이적은방향으로수수요율을조정한후그
근거자료와함께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

37) 지하수법시행령및시행규칙(신설1, 강화3, 내용심사4)

○지하수상부보호시설에지하수이용시설안내문을부착의무화(신설)

☞현재 지하수보존·관리는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 관리대장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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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실제 위치파악이 어렵고, 오래된 시설은 관정소유자조차도 파악하기
곤란하여지하수관리가어려운실정이므로지하수관정의위치를알려주는안내문
설치는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허가/신고준공시확인사항으로시설의위치, 시설설치내용, 양수설비내역, 지하수
시설설치기준을정하고시정명령또는필요조치절차로써3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시정명령토록함.(내용심사)

☞동규제는준공확인및시정명령제도도입에따른, 구체적인확인사항과시정명령
절차등을규정한것으로제도시행상필요한규정이라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굴착행위 변경신고시 굴착깊이 또는 굴착지름 및 시공업체명을 신고토록 의무화
(내용심사)

☞동규제는굴착행위변경신고제에따른, 신고사항을구체적인규정한것으로제도
시행상필요한사항을규정했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지하수에영향을미치는굴착행위에‘지중열을냉·난방에너지원으로이용하기위한
지열냉난방공사’를추가하여신고토록의무화(강화)

☞지열냉난방시스템을시공키위해서는토지굴착(10m~500m)이필요하며, 지하수에
상당한영향을미치므로, 지열냉난방공사를‘지하수에영향을미치는굴착행위’로
간주하는것은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사후관리대상시설및주기를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은 2년, 기타
허가시설(지하수법)은5년으로규정(내용심사)

☞수도법상저수조청소등이 6개월정도임을감안할때, 지하수사후관리주기는
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으로‘오염지하수정화를위하여지하수관정에
유기물질또는특정화학물질을주입하는행위’추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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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정화를 위해 화학물질을 주입은 기술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이 인정
되므로지자체장의허가를받아전문가가투입하는것이적절하므로원안의결

○토지굴착목적등이종료한경우, 해당지하수관정을원상복구기간을1월이내의
기간으로단축(강화)

☞원상복구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확률이 높으므로 원상복구 기간을
단축하는것은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지하수 관련 교육대상·주기·교육위탁기관·내용 등 교육의무에 대한 구체화
(내용심사)

☞교육의무화 규제는 법 규제심사시 철회되었으나, 의원입법에 의해 신설된
사항으로금번규제심사는교육대상, 주기등에대한내용심사임. 교육주기(3년)를
검토한 결과,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판단되고, 
우선적으로최초등록업체기술인력에대해서만기본교육또는전문교육을시키는
것이타당하며, 추후교육성과를분석한후교육주기등을재조정토록개선권고

○굴착행위신고시제출해야하는서류에‘토지를사용·수익할수있는권리를증명
하는서류’를추가(강화)

☞토지소유자가모르는상태에서굴착행위가이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
규제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3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시행령·시행규칙
(신설1, 내용심사8)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한법인의사원·임원또는분사무소의책임자가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
(강화)

☞중개법인 개설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규정으로써, 중개법인의 법정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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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해필요성이인정되고신고절차(10일이내)도법무사, 공인
노무사등현행법령과비교하여과도하지않은수준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법제27조1항규정에의한부동산거래의신고절차중거래당사자공동신고, 전자
문서에의한신고가가능함등을규정(내용심사)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공평과세 기반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정책취지와현행입법례를감안하여, 신고내용·절차가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
원안의결

○협회의공제사업및공시절차구체화(내용심사)

☞공제사업의 내용 및 절차가 현행 입법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법에서정한과태료의부과기준구체화(내용심사)

☞동법 제51조의 과태료 부과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규정하고
있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토록의무화(내용심사)

☞동법제15조(중개업자의사용인의신고)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화사항으로신고
기한·절차(10일이내)도 동법 시행령 및 현행 입법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원안의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기준을건설교통부령에서정하도록함에따라자격정지의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및횟수등을참작하여자격정지기간을2분의1의범위안에서가중또는
경감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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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개정안은소속공인중개사의자격정지기준을동법의위임범위이내에서위반
행위의경중에따라차등규정하고있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이취소된자는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토록 함에 따라시행령에서 7일이내에 반납토록 하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당해법인의대표자또는임원이었던자가등록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중개사등록증을반납해야함.(위반시과태료50만원)(내용심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기일 등은 현행 입법례를 준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는
판단되어원안의결

○법에서위임된업무정지의기준을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구체적으로정하면서
등록관청은위반행위의동기, 결과및횟수등을참작하여업무정지기간의2분의
1의범위안에서가중또는경감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동개정안은업무정지기준을동법의위임범위이내에서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
차등규정하고있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중개업자는법제38조(등록의취소)의규정에의하여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취소된
때에는중개사무소간판을제거하여야하며, 법제39조(업무의정지)의규정에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중 중개사무소 간판을 제거하거나
업무정지사실을당해중개사무소의출입문에표시하여야함.(내용심사)

☞동개정안은무등록중개행위등불법행위발생소지차단및중개의뢰인의피해를
방지하여공정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한필요성이인정되고등록의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법 중개업자에만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써, 현행 유사
입법례와비교하여과도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39) 하천법(신설2, 강화1)

○하천에관한금지행위에토석·쓰레기·동물의사체등을버리는행위등을추가(강화)

☞하천의수질오염방지와유수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필요조치로

336

337

제4절 건설교통분야



판단되어원안의결

○하천또는인근에서하천공사와관련이없는다른공사를시행하는자가그공사로
인하여하천을훼손하여하천공사를유발한경우, 훼손부분을복원토록의무화(신설)

☞하천공사를유발한원인제공자가당연히부담해야되는사안을규정하는것으로
원안의결

○하천및하천환경에관한조사연구‘기술개발및교육’홍보그밖에하천문화의건전한
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한국하천협회를설립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신설)

☞동규제는‘한국하천협회’만을하천법상협회로인정하는진입규제로다양한협회
설립이가능토록‘한국하천협회’명을삭제토록하고, 협회설립조건도합리적으로
결정토록개선권고

40) 발코니설치기준고시(신설2)

○발코니구조변경시스프링클러가없는경우에는바닥두께를포함하여높이가90㎝
이상인방화판또는방화유리를설치(기존아파트의2층이상~10층이하만해당)토록
의무화(신설)

☞동규제는스프링클러가없는기존아파트의2층이상 10층이하만해당되는규제로
아래층화재의수직확산을방지하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고, 기존의거실부분만
확장한다고 할 경우, 방화판(알미늄판) 설치에는 세대당 10만원정도의 비용만
소요되고, 방화유리의 경우에도 50만원정도면 되므로 비용측면에서도 과도하지
않다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사업주체는발코니를거실등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단열창설치및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등을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제출토록의무화(신설)

☞동규제는발코니를구조변경하는경우에소요되는비용을공개토록하는것으로
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위해필요한규제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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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건설에관한기준규정(강화2, 내용심사1)

○100세대이상은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규모를 40㎡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락·취미활동·작업등을위한시설, 화장실, 급수시설및남녀가구분된공간,
취사시설을확보해야함.(강화)

☞동 규제강화는고령화추세에맞춰, 노령층복지증진등을위해추진되는것으로
경로당이 노인생활공간으로써 활성화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주택법이사업주체가대통령령이정하는호수이상의주택을공급하고자하는경우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규모는 2,000세대
이상으로정함.(내용심사)

☞동규제는주택법에도입(’05. 1. 8)된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적용대상을정하는
것으로 제도도입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체등급평가 능력보유(고급 기술자)
등을 고려할 경우, 우선적으로 2,000세대 이상(’04년기준 14건)만 규제대상으로
선정한것은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보육시설설치대상을 500세대이상에서 300세대이상인주택단지로확대하면서
동시에 보육시설 면적도 300~500세대미만은 30인,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인이상으로확대(강화)

☞①보육시설 설치대상 확대(500세대→300세대)는 최근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 대부분이며(04년 300세대이상 401건, 70%), 이들 단지에서도 보육시설
수요가높은점을감안할때, 공동주택내보육시설확충을위해규제대상을300세대로
확대한것은적절하다고판단되나,

②보육시설정원(300세대이상 : 30인, 500 세대이상50인)은명확한기준이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며, ‘300세대이상은 20인 및 500세대 이상은 40인이
적절하다’는용역결과와도상이하므로각각20 및40인으로정하도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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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강화1, 내용심사2)

○법15조에서정한시설물의보수·보강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는경우등에
대한과태료의부과기준구체화(내용심사)

☞유사입법 등의 과태료 부과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의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매5년마다5일이상의보수교육을이수토록의무화(강화)

☞동 개정안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도입하는 규제로 보수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진단 부실간의 직접적인 인과성 규명이 미흡하고 동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따른평가로정책목적이달성가능하므로철회권고

○법15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한시설물의보수·보강등조치를완료한민간관리
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시·군·구청장의확인을받도록의무화(강화)

☞동 개정안의 통보시기·방법·절차 등이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원안의결

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강화3)

○개발행위허가를제한할수있는적용지역확대(강화)

☞택지개발법·도시개발법등현행유사입법례와비교하여과도하지않은규제로
판단되어원안의결

○대지가2이상의용도지역·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에걸치는경우그대지중당해
부분의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330㎡)이하인토지부분에대해서는용적률
및건폐율은가중평균값을적용하고, 기타건축물의건축제한등은그대지중가장
넓은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지구또는용도구역에관한규정을적용(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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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에 따른 법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와 사업성저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330㎡이하인 대지의 경우에만
용적률·건폐율을가중평균값으로적용하는개정안은삭제하고그대지중가장넓은
면적을차지하는용도지역등에관한규정을따르는현행규정을유지토록개선권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조건미이행자에대한원상회복명령과미이행시이행예치
금을활용한행정대집행을명시화하는조치부과(강화)

☞동법내개발행위허가의이행담보제도와유사한내용으로써이행강제절차를명확
화하는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44) 종합물류업자인증등에관한규칙(신설2) 

○종합물류업자인증신청자격요건을다음과같이설정(신설)
-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3개 대분류사업)분야별로 각1개 이상씩 총
3개이상의사업(세분류사업)을영위하여야함.

- 각사업별(세분류사업)매출액이30억원이상또는해당물류기업총매출액의3%
이상되어야함.

- 해당물류기업총매출액중‘제3자물류’매출비중이20%이상되어야함.
(전략적제휴기업은구성기업별각20%)

☞자격요건별기준을검토한결과
- 각분야별1개이상(총3개이상)의사업영위요건에대해서는종합물류기업으로써
갖추어야할기본적인사업요건으로써적정함.

- 매출액 요건은 각 사업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의 사업체도 3%요건만 충
족하면되므로매출액에대한제한은사실상없는것으로보임.

〈 예 시 〉

·A기업=100억(운송업)＋50억(시설운영업)＋30억(서비스업)
⇒각사업체모두30억원을충족하여인증신청가능

·B기업=1억(운송업)＋0.1억(시설운영업)＋1억(서비스업)
⇒각사업체모두총매출액(2.1억)의3%(6백만원)를충족하여인증신청가능

340

341

제4절 건설교통분야



-제3자 매출비중 요건은 기존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매출비중 분포현황 등 기초
자료가없어기준설정의적정성여부판단은어려운상황이나선진국(60~70%)에
비해 크게 낮은수준으로써 규제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며 종합물류업에 대한 기본적 요건은 가능한
상위법령에규정하는것이바람직함.

○인증을받은종합물류업자는매년정기적으로검사를받아야함. 정기검사거부, 정기
검사결과 인증기준 미달, 정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의장은인증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증을취소할수있음.(신설)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규정해야할사항이므로상위법령에반영을추진하고본안건은철회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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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부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비파괴검사
기술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과학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 원자력법개정안,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제정안 등 12개 법령에 대해 신설
24건, 강화7건, 내용심사1건등총32건에대한규제를심사(비중요규제32건)

○심사대상 32건중 8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과학기술부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24건임.

제5절과학기술및정보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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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오현사무관(Tel.2100-2455, obara@opc.go.kr)

< 과학기술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비파괴검사기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과학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제 221차 경제2분과위
(2005. 6. 10)

제 224차 경제2분과위
(2005. 7. 14)

제 231차 경제2분과위
(2005. 10. 21)

제 231차 경제2분과위
(2005. 10. 21)

2005. 4. 27 
예비심사

2005. 5. 11 
예비심사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6
개선권고 4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강화 2
*비중요 2

신설 6
*비중요 6

신설 10
*비중요 10

신설 1
*비중요 1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신설1, 강화1)

䤧심사내용

○실시계획의승인및준공검사(신설)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첨부서류: 위치도, 지적도등본, 계획평면도및실시계획도서, 문화재의보존에미치는
영향에관한서류, 환지계획서등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및준공검사와관련하여실시계획승인신청시제출
하여야할서류, 준공인가신청시에제출하여야할서류등은대체로법에서위임한
사항을정하려는것으로타당하다고판단됨. 다만, 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치는
서류는「문화재보호법」의 관련조항(제74조 등)에 의하여 별도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법 시행령에서 이들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과중복규제의문제가발생하므로삭제할것을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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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원자력법 개정안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퇴직연금급여사업운
영규칙 제정안

계

2005. 5. 11 
예비심사

2005. 5. 16 
예비심사

2005. 5. 31 
예비심사

2005. 11. 25
예비심사

-

원안의결 2

원안의결 3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원안의결 24
개선권고 8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3
*비중요 3

신설 24, 강화 7
내용심사 1
*비중요 32



아울러, 환지계획서의 경우, 필요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실시가
가능한바, 이법시행령에서별도로중복규제할필요가없으므로삭제토록권고함.

○건축행위의규제등(강화)
- 전용주거구역등여타용도지구: 종전「대덕연구단지관리법」규정과같음.
- 산업시설구역(신설) : 첨단기술기업의생산활동을위해조성되는구역으로숙박
업소, 유흥업소등건축행위제한

☞산업시설구역은 첨단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구역으로서
동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상의‘일반공업
지구’에서의행위제한등유사입법례등과비교할때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
의결함.

2) 원자력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설계수명만료된발전용원자로의주기적안전성평가방법등(강화)
- 평가보고서제출시기
·설계수명만료시계속운전을하고자할때에는5년내지2년이전에평가보고서제출
·계속운전을하지않고자할때에는영구정지를위한운영변경허가를신청
- 계속운전시평가내용
·수명평가와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추가함
·그밖에과학기술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현행)
- 계속운전시안전성평가기준강화

○최신운전경험과연구결과를반영한기술기준을활용하여평가

☞원자로의 설계수명은 통상 30년으로 되어 있으나, 유지·관리기술의 발달로
10~20년연장가능. 따라서, 설계수명을초과한발전용원자로를계속해서가동
하기위해서는그전제조건으로안전성이보장되어야하므로이를위해기존의
11개평가항목외에‘수명평가’와‘환경영향’등 2개평가항목을추가하는등그
기준을강화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됨. 다만, 현행시행령제42조의3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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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내용중‘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제12호)’은구체적이고명확하지않으므로삭제할것을개선권고함.

○핵연료물질사용자의핵연료물질에의해오염된물질의처리현황등보고의무(강화)
- 핵연료물질사용자는핵연료물질의재고량에관한사항이외에핵연료물질에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저장·배출 및 처분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월 이내에
보고토록함.

☞핵연료물질사용자가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저장·배출 및
처분현황을보고하도록하는것은방사선안전관리를위해타당한조치로판단
되어원안의결함.

3)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신설6)

䤧심사내용

○우주개발전문기관에대한지정기준및승인(신설)
- 우주개발전문기관의지정기준
·우주물체의제작·실험등을수행할수있는인력및설비보유
·우주관련연구개발또는우주개발사업을직접수행한실적및경험
·우주물체의발사·추적·운용(우주센터)에필요한인력및설비보유
-우주개발전문기관은 우주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함.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시설보안 등을 위해 우주개발전문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우주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승인받도록함도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우주물체의등록절차등(신설)
- 예비등록시에는예비등록신청서와발사계획서제출, 등록시에는등록신청서제출
·(예비)등록내용변경시등록변경통보서를제출
- 우주물체예비등록및등록신청서: 시행규칙별지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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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예비등록또는등록변경통보서: 별지제2호서식

☞우주물체의사용용도, 안전성및사고예방등사전점검을위한예비등록과우주
물체 관리 및 국제등록을 위한 등록시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별지서식 (예비)등록신청서에등록처리기간이누락되어있으므로
등록처리기간(예비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서 30일, 예비등록변경통보서 및
등록변경통보서 15일)을명시함과아울러, 등록증교부에관한조항이누락되어
있으므로관련조항을추가할것을개선권고함.

○우주발사체의발사허가절차등(신설)
- 발사허가를얻고자하는자는발사계획서를첨부하여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청
·과학기술부장관은 30일이내에 허가신청서의 적합성여부와 심사계획을 통보,
필요시기간을정하여보완·시정요구

·법에서경미한사항을변경시에는신고토록함에따라신청인의주소, 성명등의
변경시에는신고토록함.

·발사계획서에포함될내용을정하고세부사항은고시로정함.
- 각종신청서양식규정
·우주발사체의발사허가신청서: 별지제4호
·발사허가변경신청서: 별지제5호
·우주발사체발사허가증: 별지제6호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별지제7호
- 발사허가시고려사항으로발사체운송계획의적정성과발사장주변지역상황으로
정함.

☞발사허가신청시제출서류및발사허가절차등을규정하는것으로타당한조치로
판단됨. 다만, 허가신청서및변경허가신청서에대한과학기술부장관의처리기간
(우주발사체발사허가1년, 변경처리기간을180일)을명시할것을권고함. 아울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서 첨부서류(별지4)의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통하여당해법인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
것을개선권고함.

○우주사고에따른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액명시(신설)
- 탑재중량1톤미만: 4,000만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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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중량1톤이상: 6,000만SDR

☞우주발사체의발사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사고발생가능성을고려하여손해배상
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한법률에따라최소배상한도액을정하였는바, 외부전문
기관의 자문, 선진국의 보험금액과 비교할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우주사고조사위원회 및 국가안전보장관련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자격요건
(신설)
- 법제16조제5항의사고조사위원회의위원자격을정함.
·대학부교수이상의직에5년이상, 우주관련분야10년이상
·변호사자격10년이상, 4급이상공무원으로2년이상, 그밖에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자

-국가안전보장관련 우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은 상기 우주사고조사
위원의자격요건을준용

☞‘우주사고조사위원회’와‘국가안전보장관련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을정하려는것으로서유사입법례의위원자격을감안하면적정한것으로
판단되어원안의결함.

○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신설)
-법제29조제3항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시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서면
으로납부통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를참작.

☞행정의실효성확보를위한과태료의부과절차등을정하려는것으로서타당한
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4) 비파괴검사기술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신설10)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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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활용산업에대한실태조사의대상·방법등(신설)
- 조사대상 : 신기술·신형장비·기술도입 등 산업적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비파괴검사국제규격및국제기술동향파악과적용에관한사항, 비파괴검사업의
발전관련사항

- 조사방법: 통계, 문헌, 현지조사등
- 실시시기: 매년실시등

☞법에서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의수립을위해비파괴검사기술을활용하는산업
등에대해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 시행령에서실태조사방법과
대상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실태조사의 시기는
‘매년’실시에서‘매2년마다’실시할것을개선권고함.

○비파괴검사업의등록기준등(신설)
- 기술인력: 5인이상(기술사등필수기술인력1명포함)
- 장비기준: 6개검사관련장비를확보하도록함.
- 등록신청서처리기한은30일로함.

☞비파괴검사업 등록시 기술인력은 현행‘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준을
준용하고있고, 장비기준등은관련업계, 이해관계인및자체심사의견을반영하여
적정한것으로판단됨. 다만, 별표1의장비기준은사업자가등록한검사방법별로
필요한장비를확보하도록 명확히부기할것을개선권고함. 아울러, 등록처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것을개선권고함.

○국가기술자격에준한검사자및책임자의자격요건(신설)
- 검사자의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자격취득자, 원자력법에의한방사성
동위원소면허취득자, 비파괴검사자종사자교육이수자및외국자격취득자

- 책임자자격요건 : 비파괴검사기술사, 기술능력과현장경험을갖춘자(기사 5년,
산업기사8년이상)

☞법에서검사자의자격요건을비파괴검사종목기술자격취득자이외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함에따라, 비파괴검사자의자격요건을현실여건을고려하여외국기술
자격취득자,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취득자중관련종사자등으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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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은타당한조치로판단됨. 또한, 비파괴검사책임자의경우, 기술사이외의
자격요건을시행규칙에서정하도록함에따라현장에서의검사업무를총괄관리
하기때문에현장근무경험이5년이상인기사등으로하는것도필요한조치로
판단되어원안의결함.

○교육훈련의종류및실시(신설)
- 비파괴검사자, 책임자가수료하여야할교육훈련종류, 시간등을정함
·기본교육, 전문교육, 관리교육등

☞산업및기술수준발전에따라검사자및책임자의검사능력도향상되어야하며,
발주자역시품질보증을위해검사자의자질향상및높은기술자격수준을요구
하고 있어, 자격취득후 비파괴업무 종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훈련은필요하며, 유사입법례를참고할경우적정수준인것으로판단되어
원안의결함.

○발주자의안전설비설치대상및기준, 보고의무(신설)
- 비파괴검사시근로자보호를위해안전설비의설치대상과기준을정함.
·설치대상 : 방사선비파괴검사를 5년 이상 계속하는 대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인사업장

·설치기준 : 전용 이용시설(「원자력법」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작업자의 선량한도
기준을초과하지않도록적합하게설비한상시고정시설) 차폐시설또는차폐물
(사업장내에서일정기간한시적으로설치한임시간이시설)

☞법에서 비파괴검사시 방사선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설치를명할수있도록함에따라안전설비설치대상및시설기준을
정하려는것으로서필요한조치로판단됨. 다만, 안전설비설치대상이, ‘대기업
또는상시근로자300인이상을사용하는발주자’로되어있는바, ‘대기업’이라는
표현 을‘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준 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명확히규정할것을개선권고함.

○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신설)
- 과태료부과절차를규정
·위반행위조사·확인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및수납기관·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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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및이의제기기간등을명시한과태료납부통지서를처분대상자에게통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의한의견진술기회부여

·과태료금액을정할때해당위반행위동기나결과등참작, 부과기준금액의1/2
범위안에서이를가중또는감경가능

☞행정의실효성확보를위해도입된과태료부과절차를정하는것으로서적정하다고
판단되어원안의결함.

○사업자의검사자관련사항보고(신설)
-비파괴검사자를고용한사업자가검사자의인적사항, 기술자격및근무기간등을
과학기술부(비파괴검사협회에위탁)에보고시보고시기및관련서식을정함.

·보고시기: 매년1월말까지

☞검사자의자격및경력에대한관리체계구축으로비파괴검사전문인력의양성계획
수립 및 필요시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검사자 보고는
필요하다고판단되나, 법제11조에비파괴검사업등록시인력기준을제출하고, 등록
사항의변경시등록을변경하도록규정하고있고, 검사인력변경시보고하지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므로 매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법
제11조와 제15조의 검사자의 인력 관련사항은 중복우려가 있어 검사업체
등록기준에명시된인력이변경되거나, 인력기준이외에검사자를추가로고용할
경우에한정하고, 매년보고의무를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사업자에대한등록취소등처분기준(신설)
- 사업자에대한업무정지처분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구체적으로정함
·처분내용: 등록취소, 3~9월이내업무정지등

☞검사대상물의안전성향상과무자격자의검사업무수행등으로인한사고등을
예방하기위한업무정지등법에서구체적으로정하도록규정한위반행위별처분
기준은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비파괴검사협회의정관변경인가신청(신설)
-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파괴검사협회가 정관 변경시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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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규정하고정관변경신청시관련첨부서류를정함.
·첨부서류: 변경이유서, 개정정관, 이사회또는총회회의록, 기본재산의처분시관련서류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에서
정관변경시인가를받을수있도록관련절차와서류를규정하는것으로서적정한
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비파괴검사업체의보고사항(신설)
- 사업자의성실한검사수행여부판단을위하여사업자에게아래사항을보고하도록
함.

·비파괴검사 용역 개요 등 사업자의 절차이행 과정설명서, 검사계획서의 사본,
검사결과서의사본, 기타입증자료

☞비파괴검사를부정한방법으로검사한경우그사실내용을확인하여필요한행정
조치를취할수있는근거자료로활용하기위해일정한사항을보고하도록한것
으로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5) 과학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연구기획평가사의자격제한(신설)
- 연구기획평가사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금치산자등일정한자에게는자격을
제한함

·자격제한대상: 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
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받고그유예
기간이만료되지아니한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제고및연구수행주체의R&D기획능력향상을위해
도입되는 국가자격인 연구기획평가사의 자질확보를 위해 금치산자 등 일정한
자에게자격을제한하는것은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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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신설1, 강화1)

䤧심사내용

○특정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신설)
-과학기술부장관은다음의경우 3년이내의기간동안특정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
제한할수있음.

·출연금등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하지아니한자
·출연금등의사용실적을대통령령이정하는보고기한내에보고하지아니한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실시하는 자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술료를납부받은기관이기술료를정해진용도에사용하지않은경우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규제의
투명성제고를위해상위법령화하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전략기술수출승인및승인취소(강화)
- 전략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일정한경우승인을취소할수있음

< 수출승인요건>
·수출기술의전략기술해당여부
·전략기술수입국가등이수출제한지역및거래부적격자해당여부등

< 수출승인취소요건>
·승인된전략기술이수출제한지역으로유출될가능성이있는경우
·승인이후국제정세의변화또는안보상수출통제사유발생등

☞현행은승인요건은고시에, 취소사유는시행령에규정되어있으나규제의투명성
제고를위해이를상위법령화하려는것으로원안의결함.

7) 원자력법개정안(신설1, 강화2)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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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및통제교육실시(신설)
- 원자력관계사업자및원자력관련연구를수행하는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는
안전조치및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을받도록함.

·교육대상: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연구소등200여명

☞원자력안전 및 통제교육은 IAEA「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국제적으로핵투명성과신뢰성확보를담보하기위해필요한조치로서원안
의결함.

○분기별생산전력량에대한자료제출(강화)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원자로의운영으로생산된매분기별전력량을과학기술부
장관에게제출토록함.(자료제출대상: 한국수력원자력(주))

☞현행은시행령에규정되어있으나, 규제의투명성제고를위해상위법령화하려는
것으로원안의결함.

○비상대응계획의수립·시행(강화)
- 원자력관계사업자와 방사성물질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비상대응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대상기관: 65개기관)

·핵물질사용기관(한국수력원자력등) 3개, 사용 및판매기관 43개, 운반수탁기관
19개등

☞IAEA의「방사성물질안전운반규정」을 반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방사성물질관리 및 운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불의의사고에체계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
의결함.

8)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유사명칭사용에대한과태료(내용심사)
- 과학기술부장관은과태료부과시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및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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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서면으로명시하여납부자에게통지
-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기회부여

☞법률에서위임한과태료의부과기준및절차를투명하게정하려는것으로서원안
의결함.

9) 과학기술인공제회퇴직연금급여사업운영규칙제정안(신설3)

䤧심사내용

○퇴직연금급여적립금운용방법(신설)
- 적립금은안정성과수익성을최대로증대할수있도록운용방법을정하고, 별도의
계정으로구분하여계리

·운용방법: 금융기관예입및금전신탁, 투자신탁등수익증권매입등

☞안정성과수익성을고려하여운용방법을정하고, 퇴직연금적립금의투명한관리를
위해별도의계정으로구분하여계리토록하는것은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
의결함.

○회원의퇴직연금급여를받을권리의담보제공금지의예외사유(신설)
- 예외적으로담보로제공할수사유 : 무주택자인회원이주택을구입하는경우,
회원또는그부양가족이6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담보로제공할수있는사례는유사입법례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정하고
있는사항을준용하고있는것으로서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과학기술인공제회가회원및과학기술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할사항(신설)
- 적립금의운용수익등운용현황
- 운용관리업무수행에관한사항, 적립금운용사항등을정함.

☞회원으로하여금적립금운용사항에대해감시·감독할수있도록운용수익등을
통보하는사항과퇴직연금급여사업의부실운영을방지하기위해운영실적등을과학
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는것으로서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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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부
집필자: 최승원사무관(02-2100-2454, ch5809@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파법중 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등 9개 법령에 대해 강화
9건, 내용심사15건등총24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1건, 비중요23건)

○심사대상24건중 16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 1건은철회권고, 7건은원안대로의결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정보통신부의2005년도신설규제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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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전파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

예비심사
(2005.  2. 15)

예비심사
(2005.  5. 30)

제 220차 경제2분과위
(2005. 5. 27-5. 30)서면심사

제 222차 경제2분과위
(2005.  6. 24)

제 228차 경제2분과위
(2005.  9. 23)

제 233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0)

제 237차 경제2분과위
(2005. 12.  9)

제 238차 경제2분과위
(2005. 12. 16)

제 239차 경제2분과위
(2005. 12. 23)
제 161차 본회의
(2005. 12. 23)

-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8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4

원안의결 3
개선권고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6
철회권고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9
*비중요 9

강화 5
*비중요 5

강화 3, 내용심
사 3, *비중요 6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중요 1

강화 9
내용심사 15
*중요 1, 
비중요 23



(2) 2005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한정보통신망상의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범위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로서정보통신서비스부문전년도(법인의경우에는전사업년도) 매출액이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기준 3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로 규정
(내용심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청소년보호책임자를임원또는청소년보호관련담당부서의장이겸직하는
경우가많으므로부담이거의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2)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지원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업화 함으로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신기술에의한순매출액의2%를기술료로징수하도록규정(내용심사)

☞고시에정한비율과같이법률의위임사항에따라시행령에정해그근거를명확히
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의결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내용심사9)

䤧심사내용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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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통보할수없을경우에는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조치를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 위치정보시스템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내용심사)

☞허가시필요한구비서류를정한것으로개인위치정보주체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
사항이라고판단되나구비서류중정관은심사할대상이아니므로삭제토록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여부를 3월 이내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회 연장의 기간이 불명확 하므로‘2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하나만 있으면 되므로‘법인등기
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규정할것을개선권고

○위치정보사업을양수하여인가를받고자하는자는양수인가신청서에양도·양수
계약서사본, 양수인의정관, 법인등기부등본및양도·양수관련증빙서류, 양수인
의재무구조를확인할수있는서류, 양수인의사업현황, 양수후의사업계획서등을,
위치정보사업자인법인의합병또는분할인가를받고자하는자는합병·분할인가
신청서에합병·분할계약서사본, 합병·분할당사자의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
합병·분할 당사자의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합병·분할 당사자의
사업현황, 합병·분할 후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합병또는상속등으로
그권리와의무를이전받은자는30일이내에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등의
사실, 위치정보사업자등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그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목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함. (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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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합병·분할, 상속등으로위치정보사업자등의권리관계에변동이있을경우
이를인가신청(신고)하도록하는것은적법한권리관계등을확인하기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인가 신청시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계획서만 필요하므로 나머지 구비서류는 철회할 것을 개선권고함.(재무구조, 사업
현황은 사업계획서로 확인가능). 이 경우 사업계획서는 규칙 제2조 제1호의
사업계획서로할필요가있음. 아울러사업의양도등을받은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통지할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안 제18조제3항 중‘이용 및 제공목적’,
‘관리적·기술적 조치사항’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개인위치
정보주체가 알아야 할‘사업개시 일시’, ‘이용약관 변경여부 및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으로개선권고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휴지·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 휴지또는폐지하고자하는사업에관한주요설비의
내용을기재한서류, 허가서(위치정보사업의전부를휴지또는폐지한경우에한함),
휴지또는폐지사유서, 개인위치정보주체에대한휴지또는폐지사실의통지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위치정보사-승인,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해야하며,

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지하거나폐지하고자하는위치정보사업자는휴지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및 그 사유,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개시일시를포함한다) 등을서면또는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에의 30일
이상게시의방법등으로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함.(내용심사)

☞휴지또는폐지의사업내용및설비내역은허가(신고)내용과동일하므로불필요함.
다만, 일부휴지의 경우 정보주체 보호 및 서비스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봄. 따라서제7조1호, 2호및제12조제1항1호, 2호를‘일부휴지하는경우그
사업의내용과그에따른설비의내역’으로할것을개선권고함. 아울러허가서와
휴지또는폐지사유서를제출하는것은실익이없으므로철회할것을개선권고함.
한편, 위치정보사업자의개인위치정보주체통지의경우, ‘전부휴지또는폐지할경우
그사업내용’과‘폐지의사유’를통지하는것은실익이없으므로이를‘일부휴지의
경우그사업의내용’, ‘휴지의사유’로개선권고

○위치정보사업자에대한각위반행위에대한처분의기준이사업의정지인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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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지기간을 합산토록 하고,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수없도록규정(내용심사)

☞법률의위임사항을위반유형및위반의정도등을참작하여규정한것으로, 개인
정보주체의 정보보호를 위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나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여그처분이사업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1년까지정지를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이는 현재이용자를위하여휴지의경우에도 6월을초과하지
못하도록하고있는점, 1년간사업정지를당할때사업자가입는피해등을고려해
볼때과도한처분이라고판단되므로총합산기간을‘6월을초과할수없다’로
개선권고

○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고자하는경우
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기간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통지
하여야하며, 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20일이내에과징금을정보통신
부장관이지정하는수납기관에납부토록함.(내용심사)

☞법령에서위임한과징금부과기준, 납부방법, 가산금등에대하여규정한것으로타
법령의예를볼때타당한것으로판단됨. 다만, 납부시체신관서로한정하는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타 법령의 예를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지정하는수납기관으로정할것을개선권고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30일전까지이용약관을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이용약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10일 전까지 이용약관 및 변경내용을 정보
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내용심사)

☞법률에는 단지 이용약관 제출의무만 있고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다만, 위치정보주체의보호와공공이익등을위하여사업개시전에또는이용
약관을변경하기전에요금및조건등을사전검토할필요가있으므로제출일자를
사업개시전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일자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다만, 변경시변경된이용약관만제출하면되므로이용약관및변경내용을이용
약관으로정할것을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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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등은개인위치정보주체가개인위치정보의수집의범위등의내용중
일부에대하여동의를유보한때에는유보한사항이서비스제공을위하여반드시
필요한경우가아닌한거부하여서는아니됨(내용심사)

☞위치정보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개인위치정보
주체의동의를얻어야하며, 개인위치정보주체는동의를하는경우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
시행령안제15조는불필요한규정이므로철회할것을개선권고

○위치정보를보호하고오용·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관리적·기술적조치의내용과
기록관리실태를점검하는공무원은점검 3일전까지점검일시, 점검자인적사항,
점검내용, 점검근거및목적등을그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통보하여야하며, 위치
정보사업자 등은 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내용심사)

☞사업자로 하여금 행정행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을 위하여 사전에 점검통보를
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판단됨. 다만, 위치정보사업자의자료제출규정은법률에
근거가없는규제의신설이므로철회를개선권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은법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
긴급구조를요청하고자하는경우긴급구조가필요한개인위치정보주체의성명및
연락처, 긴급구조를요청하는배우자등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및개인위치
정보주체와의관계, 긴급구조기관의긴급구조상황여부판단에필요한사항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를요청하는경우, 개인위치정보요청사실의자동기록·
보존장치, 개인위치정보의누설·변조·훼손방지및무권한자의접근방지를위한
안전장치등의위치정보시스템을통하여이를행하여야함.(내용심사)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등이긴급구조를요청할때제출할사항의규정은법률의
근거없이신설된규제로철회권고. 동규정은법률의취지상긴급구조기관이배우자
등으로부터긴급구조요청이있을경우긴급상황여부를판단 하도록하고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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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항을‘긴급구조기관이파악하여야할사항’으로변경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
판단됨.

4) 전자서명법개정법률안(강화5)

䤧심사내용

○공인인증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작성표준과 업무지침에 따라 인증업무
준칙을작성해야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공인인증기관이신고한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작성표준및지침에위배되거나가입자및이용자의불만이나피해를발생
시킨경우인증업무준칙변경을명할수있음(강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준칙 작성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작성표준과 지침을
따르도록하는것은인증업무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나
가입자및이용자의불만이나피해를준경우업무준칙변경을명할수있도록한것은
‘불만’등의개념이주관적이므로구체화가필요하고업무준칙이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작성표준을 따르고 있다면 준칙변경을 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불필요하므로 철회를
개선권고

○정보통신부장관이공인인증업무와관련하여시정명령대상기관에등록대행기관을
추가하며, 보호진흥원이업무수행과관련하여자료요청시공인인증기관이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발급할 때 신원확인을 하지않은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장애발생시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
하지아니한경우에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함.(강화)

☞정보통신부장관이관리·감독권이없는등록대행기관에대해직접시정명령을할수
있는법적근거가없고, 행정기관이아닌보호진흥원이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되므로 철회를
개선권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한
‘특정공인인증서요구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공인인증기관및등록대행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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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보호진흥원이 전자서명인증 관리업무 수행시
공인인증기관에직접자료를요청할수있고, 공인인증기관은이에응하도록함. (강화)

☞자료제출을요구를할수있는기관은공인인증기관만해당되는데공인인증기관과
계약 등에 의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등록대행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과도한규제라고판단되며, 정보통신부장관이공인인증기관지정, 검사등과
관련 자료를 요청하므로 지원업무를 하는 보호진흥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중적인규제라고판단되므로철회할것을개선권고

○누구든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제한된 용도를 초과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양도·대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하여서는아니됨.(강화)

☞공인인증서의부당한이용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보호진흥원이요청한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장애발생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특정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자, 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를추가함.(강화)

☞보호진흥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관련조문을삭제하므로철회를개선권고

5) 전파법중개정법률안(강화3, 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심사할당받은주파수의이용기간을 10년의범위내에서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도록하고, 기존심사할당받은자에대해서는법시행후5년의이용기간을
부여토록함.(*대가할당시주파수이용기간은20년이내) (강화)

☞심사할당 주파수에 대한 이용기간 설정은 이용기간이 정해진 대가할당 주파수
와의형평성제고, 한정된주파수자원의효율적이고공평한이용을촉진하기위한
것으로, 기존사업자의주파수는00년전파법개정으로심사할당으로간주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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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이미5년이상경과된점을고려할때, 5년의이용기간을추가부여하는것은
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요건을 주파수 분배가 변경된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취소된경우와종합유선방송사업또는전송망사업의허가가취소된경우,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의 정비를 통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제고할필요가있는경우등으로구체적으로정함.(내용심사)

☞전파자원을공평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주파수의회수·재배치가필요
하나, 정부의재량행위를최소화하기위해그요건을구체적으로정하는것이므로
타당함. 다만, 이용실적이저조한경우의이용실적에대한판단기준, 주파수대역
정비요건이제시되지않아대통령령에서구체적으로정할수있도록수정할것을
개선권고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시에도 당해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음.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강화)

☞전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대가에의한주파수할당시심사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할당대가 미납시 할당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의실효성확보차원에서적정하다고판단됨. 다만, 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에
있어사업자가예측가능하도록예상되는매출액, 할당대상주파수및대역폭등을
고려한산정기준및방법을대통령령에서구체적으로정하도록개선권고

○무선국시설자가무선국의운용휴지기간만료이전에무선국의운용을개시하고자
하는경우신고하도록함.(강화)

☞무선국시설자가휴지기간중무선국을재운용하고자할경우에허가기관에신고토록
하는 것은 전파사용료 기피방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의결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인증기기를 변경시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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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신고위반자에대해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토록함.(내용심사)

☞형식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규칙으로 운용중인 인증기기
변경신고 규정의 상위 입법화, 규정미비로 불합리하게 처벌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것으로개정안은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주파수회수또는재배치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
하거나무선설비의변경·운용제한또는운용정지를명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으로타당함. 다만, 무선국취소요건을‘주파수의회수또는재배치를시행
하기위해필요한경우’로한것은, 주파수를회수·재배치한결과무선국허가를
취소할필요가있게된것이므로‘주파수를회수또는재배치한경우’로수정하도록
개선권고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강화1)

䤧심사내용

○정보통신부장관은정당한권원을가지지아니한자가전송한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을침해할것을목적으로전송된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할것을
목적으로 전송된 정보 등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그
취급의거부·정지또는제한등을하도록명할수있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프로그램또는정보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된
경우에이를심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시정요구를할수있고, 시정요구에
응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부장관에게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그
취급의거부등을하도록하는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부정복제물등에대한정보통신부장관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토록함.(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S/W부정복제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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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 권고적
성격의시정요구를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고, 미이행시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절차를규정하는것은적정하다고판단됨.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온라인사업자에대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현행과태료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올리는개정안은’02.12.30 과태료조항신설후시정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례가 없는 실정에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격한과태료상향조정은적정하지않으며, 타법유사규제(전기통신사업법상전기
통신사업자에대한시정명령위반시 1천만원의과태료부과등)를 비교검토시현
단계에서는 1천만원이하가적정수준인것으로판단되므로 1천만원이하로조정할
것을개선권고

7)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2년 이상기존가입자에게 2년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지원을 허용하고, WiBro,
W-CDMA 등신규통신서비스에대한보조금은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하는한도
내허용하며, 별정통신사업자에대해서는단말기보조금한도를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1인당지원하는범위로한정하는등단말기보조금금지기한을2년연장하
되보조금허용대상확대하고, 사업자의이용자가입시점등정보제공은통신위원
회가 요청을 하는 경우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로규정함.(내용심사)

☞일몰제시행의소기목적이달성된것으로보임에따라현행단말기보조금일몰제를
적용하자는일부논의도있었으나, 시장에서의유효경쟁확보및신규통신서비스에
대한지원필요성등을고려할때정부안이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다만,
향후규제일몰제의추가적인연장은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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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청
집필자: 오현사무관(Tel.2100-2455, obara@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기상업무법전부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등2개법령에대해
신설5건등총5건에대한규제를심사(비중요5건)

○심사대상 5건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기상청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5건임.

1)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신설3)

䤧심사내용

○기상측기제작업자등의시설기준및자격(신설)
-기상측기의제작·수입·설치또는수리를업으로하는자는일정한시설기준또는
자격을갖추어야함.(위반시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기상측기의제작또는수입단계에서부터설치, 수리및사후보증수리단계까지
기상측기의철저한관리체제를구축하고기상측기의정확도및신뢰도제고를
위해기상측기제작업자등에게일정한자격을갖도록규정한것은필요함. 

다만, 기상측기제작업자가적정한시설기준또는자격을갖추었는지여부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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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안

기상업무법 전부개정안

계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 4. 22)

2005. 5. 2 예비심사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3

신설 2

신설 5
*비중요 5



확인방법을규정하지않고있어규제가불명확하므로이를명확하게규정(예 :
신고, 등록등)할것을개선권고함.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량기 제작 또는 수리 및 계량증명업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등록하도록규정하고있음.

○기상측기의검정및검정대행기관관리(신설)
-기상측기를제작, 수리, 설치및수입한업자는제작등을한기상측기에대하여
기상청장의검정을받아야함.(검정유효기간은5년범위내에서부령으로정함)
※위반시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법안제29조제1항제2호)
- 기상청장은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을지정하여검정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대행하게할수있음

- 기상청장은검정대행기관의적정성유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출입·조사할수
있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청할수있음.

-허위등으로검정대행기관지정을받거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검정대행
기관은취소할수있음.

☞기상현상을측정하는기상측기의성능은기상관측자료의품질에직결되는매우
중요한사항이므로제작된기상측기에대해성능을입증할수있는검정제도및
검정대행기관지정제도는필요한것으로판단됨. 다만, 기상측기와계량기가동일
측정단위를사용중인기기의경우, 향후이법과계량에관한법률에의하여중복
적용되어중복규제의소지가있으므로, 계량기인경우에는이법에의한검정을
받지않도록할것을개선권고함.

○과태료부과(신설)
-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기상측기 제작 등을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상측기제작후검정을받지아니한자에대해1천만원이하의과태료

☞행정의이행성확보차원에서필요성이인정되므로과태료부과조치는타당한것
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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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업무법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기상등긴급방송요청권(신설)
-기상청장은 기상재해의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 등의 정보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사업자에게신속한방송을요청할수있음.
- 이경우요청받은방송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에게기상등정보의신속한제공이필요하므로타당한조치라고판단되어
원안의결함.

○기상등교육·훈련기관지정및지정취소(신설)
-기상청장은 기상관련 공무원, 기상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에대하여지정취소할수있는근거마련

< 지정취소사유>
- 거짓, 기타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 교육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1년에3회이상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기상등관련분야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기관지정과관련하여법안과같이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취소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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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부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안,
인삼 산업법시행규칙개정안, 양곡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농어촌정비법시행 규칙개정안,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시행령개정안,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개정안,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농지법시행령개정안등17개법령에대해신설16건, 강화35건, 내용심사
14건, 누락6건등총71건에대한규제를심사(비중요71건)

○심사대상 71건중 21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하고, 49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의원회의심사를거친농림부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16건임.

제6절농림및해양수산분야

집필자: 오현사무관(Tel.2100-2455, obara@opc.go.kr)

< 농림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4.22)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4.22)

제 220차 경제2분과위
(2005.5.27, 서면)

제 225차 경제2분과위
(2005.8.19)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9.9)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3

원안의결 8
개선권고 3

강화 5,
내용심사 1

내용심사 2

내용심사 2

신설 2
강화 5

신설 1
강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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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동물용의 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계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 9. 9)

제 230차 경제2분과위
(2005. 10. 14)

제 234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8)

제 235차 경제2분과위
(2005. 11. 25)

2005. 4. 20 예비심사

2005. 7. 22, 예비심사

2005. 11. 10 예비심사

2005. 12. 12 예비심사

2005. 12. 3 예비심사

2005. 12. 3 예비심사

-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5
철회권고 1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5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4

원안의결 2

원안의결 6

원안의결 3

원안의결 49
개선권고 21
철회권고 1

강화 3

신설 3
강화 6

강화 4
내용심사 3

신설 6

강화 1
내용심사 1

신설 1

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1

신설 1
내용심사 1

누락 6

내용심사 3

신설 16
강화 35

내용심사 14
누락 6

*비중요 7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강화5,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농업협동조합설립인가에필요한조합원출자금기준상향조정(강화)
- 지역조합3억원이상→5억원이상, 품목조합2억원이상→3억원이상

☞출자금납입기준은2000년에정해진기준으로, 그간의물가상승등여건변화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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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규모화촉진을위해출자금확대가필요하며, 이로인해자율합병등으로
조합재무구조의건전화및사업규모확대로조합원실익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
판단되며, 상향조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지역농협 58개소(5.2%),
품목조합은2개소(5.7%)에불과하고이해관계자인지역조합및품목별조합에서도
수용한사항이며기준미달조합은경과조치를두어시행일(’05.7.1)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 연장)에 인가기준을 충족하면 되므로 출자금
상향조정은타당한조치로판단됨.

○04년법개정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규모이상조합은상임이사(1인)를두도록
규정(강화)
- 개정법에 따라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를 두도록 대통령령에
규정. 단, 법시행일2년이후(2007.7.1) 새로조합장이선출되는조합은1,500억원
이상으로하는경과규정둠.

☞농협법에의하여조합경영의전문화를위해상임이사가도입되었으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은 제도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2천억원
이상조합으로규정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필요한조치라고판단됨.

○04년 법개정에 따라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간년도에
외부회계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1회)를받도록규정(강화)

☞갈수록규모화및전문화되어가는협동조합의현회계제도는회계전문가가아닌
조합원의자체감사로서는, 여러한계가발생함. 따라서일정규모(자산규모500억원)
이상인909개조합(68.5%)에대해외부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도록규정하는
것은 협동조합 회계제도의 선진화 및 조합경영의 투명화에 기여하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불신 해소 및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외부
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범위규정은필요하다고판단됨.

○중앙회는부실조합및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조합은농림부장관의
동의를얻어회원가입거절이가능하도록함.(강화)
- 중앙회의회원가입거절기준
·100㎡이상사업장및중앙회와호환가능한최소한의전산조직구비
·제명회피목적의탈퇴후2년미경과(이사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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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관위배로중앙회및회원조합에피해를입힌후 2년미경과등(이사회
결정)

☞중앙회의회원가입을거절하기위하여는중앙회및그회원조합의발전을저해할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이어야 하는 바, 단순히 사무실 면적기준 등을 갖추지
않았다고하여 회원발전을 저해할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의
최소기준을 100㎡로 하고 있으나, 현재 품목별 조합의 사업장 최소 면적은
256㎡이므로 규정의 실효성이 없고, 사업장의 면적 등으로 중앙회 가입을
거절하고있는입법례등이없는점을고려할때, 사업장최소기준을100㎡로하는
것은철회하는것이바람직함.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전산조직’보다는‘전산설비’가호환가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어그취지에
맞게수정할것을권고함.(‘전산조직’→‘전산설비’로수정).
중앙회회원가입거절기준중‘제명회피목적으로탈퇴후2년미경과’, ‘법령·
정관 위배로 중앙회 등에 피해를 입힌 후 2년 미경과’조합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는것에대해서는타당한조치로판단됨.

○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및내부통제기준에포함될사항을정함.(강화)
- 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
·금융기관에서10년이상종사한자
·농업분야석사이상으로서관련분야5년이상종사자및이와동등한경력을가진자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5년이상경력자
·최근5년간법령에의한주의·경고이상을받은사실이없는자
- 준법감시인의업무범위
·준법감시인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준법감시업무
외의다른직무를담당하여서는아니된다.

- 내부통제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
·업무수행상준수하여야하는절차
·내부통제기준위반자의처리
·내부통제기준의제정또는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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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에대하여준법감시업무이외에일체의다른직무를겸할수없도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도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법감시에
영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다른직무를겸할수있도록허용할것을개선권고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9조의4의규정에의하면, 준법감시인에대하여는위험
관리에관한업무, 감사업무등을겸할수있도록하고있음

○중앙회사업전담대표이사및전무이사의자격요건을정함.(내용심사)
- 농업·축산대표: 신용부문을제외한중앙회10년이상근무및이와동등한경력
- 신용대표 : 농업·축산경제부문을제외한중앙회및금융기관 10년이상근무및
이와동등한경력

- 전무이사: 중앙회10년이상근무및이와동등한경력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전문경영을 위하여 전무이사제도를
도입함에따라전무이사를기존대표이사수준으로자격을규정한것으로써타당한
조치로판단됨.

2)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공제규정기재사항및공제책임준비금의적립기준을정함.(내용심사)
-공제규정기재사항: 공제사업실시, 공제상품, 공제계약, 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

-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 지급사유 발생 또는 신청지연 등의 사유시 적립
기준, 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등

☞종전에는법률에의하여‘공제규정기재사항’, ‘공제책임준비금적립기준’등을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투명성이 결여되었으나(훈령으로 규정) 이를 농림부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상위입법화하려는것으로규제의투명성제고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판단됨.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조합감사및중앙회에대한제출기한을정함.(내용심사)
- 자산규모500억원이상(외부회계감사대상조합)
- 조합감사에게결산총회1주일전까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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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장에게결산승인후2주내제출
- 대의원1/3이상요구로감사를실시한조합의경우에는감사종료후2주일내제출

☞주식회사등도총회개최1주일전에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제출토록하는점등을
고려할때, 조합감사보고서도총회개최1주일전에제출토록하는것은형평성이
있는기준으로판단됨.

※주식회사 등도‘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개최1주일전까지감사자료를제출하도록되어있음

3) 양곡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정부관리양곡의매입자격및매입자격제한기준을정함.(내용심사)
- 법에서위임한정부관리양곡을매입할수있는자격기준을정함.
·관수용: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등급식을국가예산으로운영하는기관
·가공용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주류제조업(쌀소비 월간
10톤이상이고제조시설면적100㎡이상)

·공공용 : 수급권자, 무료급식 단체, 초중등교육기관 등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자격기준을설정

- 부정한행위를한경우1년이내의기간동안정부관리양곡을매입할수없도록함.
·‘농림부장관이정한양곡관리대장등을비치하지않거나, 거짓기장또는기장을
하지않은경우’등

☞현재농림부장관의 지침으로 시행중인 사항을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화하려는것으로타당한조치라고판단됨
다만, 규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수정할것을개선권고
·‘농림부장관이 정한 양곡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작성하지아니한경우’

○법에서위임한양곡의표시사항및거짓·과대의표시·광고의범위(내용심사)
- 양곡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을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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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품명, 중량, 원산지등표시
·표시방법: 글자크기, 위치, 표시문자등을규정
※표시위반시: 200만원이하과태료
- 법에서위임한거짓·과대의표시및거짓·과대의광고에대한범위를정함.
·표시사항과표시방법등을사실과다르게한표시·광고
·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지아니하고‘최고’,‘특’등의표현으로현혹시키거나현혹
시킬우려가있는표시·광고등

※위반시: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4)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안(신설2, 강화5)

䤧심사내용

○민간인증기관지정유효기간설정(강화)
-농림부장관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유효기간을 지정한 날로부터
5년으로하며, 5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내에서연장할수있음.

☞인증기관의유효기간을설정하여인증능력구비여부를정기적으로심사하여부적
격한인증기관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소비자피해를방지하고, 인증기관의신뢰
도를높여민간인증을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정부인증업무의민간이양을촉진
하며, 국제여건에맞는인증기관지정기준을설정하여국내인증농산물이국제시장
에서 동등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설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외국인증기관의유효기간: 일본·미국5년, 캐나다3년, 독일1년등)

○친환경농산물관련행정형벌(3천만원이하의벌금등)의대상이되는부정행위추가
(강화)
- 인증품에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내용과다르게표시를하는행위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당해
농산물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운반또는진열하는행위

- 인증품이아닌농산물을친환경농산물로광고또는선전하거나인증품을친환경
농산물인증을받은내용과다르게광고또는선전하는행위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나 유사한표시
또는친환경농산물로오인할수있는외국어표시를하여판매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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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부정유통에따른생산자와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는 행위, 미인증품 등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선전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입농산물의 부정 친환경농산물 표시 등에 대해서도
국내산과동일하게규제할필요가있어타당한조치로판단됨

○인증신청의자격제한(누락강화) 기준을정함.
- 인증신청자격이제한되는자
·부정행위로형이확정된자
·인증기준미달등으로인증취소처분을받은자
- 상기자는형의확정또는인증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1년간인증신청을할수
없음.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한 제한기간 없이
즉시인증신청을할경우에는행정처분의실효성이저하되고이로인해소비자
피해가우려되므로, 이를방지하기위해일정기간(1년) 인증신청을제한하는것은
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지위의승계시지위승계자에대해신고의무를규정함.(신설)
- (현행)친환경농산물의인증을받은자또는인증기관이사업양도, 사망,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자또는인증기관의지위를승계함.

- (신설)인증기관의지위승계자는농림부장관에게그사실을신고,
- (신설)친환경농산물인증받은자의지위승계자는해당인증기관에신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또는인증기관을양도, 사망, 법인의합병등을통해
지위를승계할수있도록하였으나, 지위승계여부를확인할수없어친환경농산물
의인증관리가부실해지고이에따른부적합품유통, 정부운영「인증정보제공시스
템」의신뢰저하및소비자의혼란이우려됨. 따라서지위승계자에대한자격구비
여부등을점검하여체계적인인증관리를할수있도록지위를승계받은자가신고
토록의무를부여함은타당한조치로판단됨. 
다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의지위승계시에는해당인증기관에신고토록
하였으나, 해당 인증기관이 지정취소를 당한 경우 지위 승계자가 신고할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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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되므로신고대상에농림부장관을추가하도록개선권고함.

○친환경농산물표시의변경·사용정지또는판매금지등명령(강화)
- (현행)인증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검사하여 잔류농약 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표시변경의명령등을할수있도록되어있음.

- (개정)사후적검사방법이외에생산·유통과정등을조사하여인증기준미이행등의
행위를현장에서직접확인한경우에도표시변경의명령등을할수있도록추가

☞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현장에서인증기준위반행위를적발한경우표시변경
등조치를취하여인증기준미달품이유통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타당한
조치로판단됨. 특히화학비료사용여부판별을위한사후검사기술이없고, 잔류
농약도일정기간이경과하면농약성분이없어지기때문에생산·유통현장에서
객관적으로인정기준을위반할경우조치가필요하여원안의결

○보고및점검등(신설)
-농림부장관은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받은자에대해그업무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할
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사무소등을출입하여관계서류나시설·장비
등을점검하게할수있다.

- 인증기관및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는관련문서를비치·보존하여야함.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위해
인증기관과인증받은자에대해인증기준준수여부를점검할수있도록하는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 제18조의 3 제2항의‘관련문서’는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자료등관련문서’로구체화하도록개선권고함.

○과태료의부과대상확대(강화)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경우

·보고·자료제출또는점검행위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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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시신고의무등을이행하지않은자에대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행정
의 이행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생산자(농민)에대한보고·자료제출요구시이에불응한생산자(농민)에대한과태
료부과는인증기관에서분기 1회이상의현지점검을통한조사, 부적합품생산시
인증취소등의조치가가능하고, 생산농가의영세성을감안하여3백만원의과태료
부과는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5)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신설1, 강화10)

䤧심사내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대상확대등(강화) 
- 도축장에서운용중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대하여평가를실시
- HACCP 자율적용대상에‘가축사육농장’을추가
- 고시로운영중인HACCP 변경지정을상위입법화
- 시행규칙으로운영중인HACCP 지정전사전교육및종업원에대한교육을상위
입법화하고, 사육단계HACCP 도입에따라농업인을교육훈련대상에추가

- HACCP기준원에대하여필요한명령이나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당해시설과장부·서류기타의물건을검사할수있도록함.

☞선진위생관리시스템인HACCP를가축사육단계를포함한축산물의생산·도축·
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도입, 도축장별로 차이가 심한 HACCP 수준의 평가,
HACCP 교육의 강화, HACCP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HACCP 기준원에 대한
지도·감독등을통해축산물의위생수준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필요한조치로
판단되어원안의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설립과관련하여일정기간내민간의역할이확대될수
있도록노력요망.

○축산물의포장·유통의무화를위한법적근거마련(신설)
- 소비자보호원에서 비포장축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지적·개선요구하여
닭·오리고기등에대해포장유통의무실시하도록함.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향상 도모, 수입산과의 차별화, 소비자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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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선택권보장등을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됨. 다만, 개정안과같이포괄적
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대상영업자, 시행
시기등을법률에구체화시켜규정토록개선권고함.

○항생제등잔류위반농가타인명의로가축출하를금지(강화)
- 축산물의위생적관리와품질향상을도모하고소비자에게안전축산물을제공하기
위하여항생제등잔류위반농가에대하여규제검사를고의적으로회피하기위한
익명또는타농가명의로가축출하를금지하도록함.

☞항생제등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되는축산물의유통을차단하기위하여규제
검사대상농가들이익명또는타농가명의로가축을출하하는것을금지하고자
하는것으로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허가사항변경시변경허가를받도록함.(강화)
- 시행령으로운영중인아래변경허가대상을상위입법화
·변경허가사항: 영업장소재지변경, 도축대상가축종류변경등

☞변경허가대상을시행령에백지위임하고있었던것을법으로상위입법화하려는것
으로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축산물가공업및식육포장처리업자품목제조신고(강화)
- 축산물가공업품목제조보고를신고로전환
- 시행규칙으로운영중인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보고를신고로전환

☞축산물가공업등품목제조보고를제품생산후에할수있음을영업자가악용하여
고의로법령을위반했을경우에사후적인행정처분의실효성이없기때문에이를
시정하기위해사전에신고하도록함은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허가의취소등(누락강화)
- 위해축산물에대한자발적회수사실미공개또는위해축산물의회수·폐기등
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허가취소등행정처분시행

☞축산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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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국민에게알리고회수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이에대한
처분사항이누락되어행정의실효성확보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과징금처분(강화)
- 영업정지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받은자가과징금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
아니하는때에는당초영업정지처분을할수있도록함.

-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도축장에서 HACCP를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여영업정지처분조치

☞과징금처분은이용자의편의등을위해서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처분에 불응시 동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내리는것은본말이전도된것이기때문에현행대로할것을개선권고함.
다만, 도축장의 HACCP의무적용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HACCP를 작성·
운용하지아니한경우영업정지처분을하도록과징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는
것은필요한조치로판단됨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위생교육실시(강화)
- 위생교육대상자에법에의한명령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를추가

☞식육판매업자의위생교육정례화, 위반업소의보수교육의무화등축산물위생·
안전성제고를위한위생교육확대는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유통기한이 경과한 포장식육 및 위해평가 미완료 축산물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강화)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포장육 형태의 식육에 대하여도 표시된 유통기한을
준수토록함.
-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축산물에대한위해요소를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아니한축산물의경우에는위해평가가완료될때까지제조·판매등을
일시적으로금지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가공품 및 포장육의 경우에 유통기한 경과시 판매 등의
금지가가능하나포장육형태의식육에대해서는유통기한경과시판매금지등이
불가하여이를보완하려는것으로타당한조치로판단됨. 국민의건강을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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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있는축산물의경우에위해평가가완료될때까지제조·판매등의일시적
금지조치도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영업소폐쇄대상확대(누락강화)
-영업소 폐쇄 대상에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하거나, 정당한이유없이6개월이상휴업한경우를추가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 영업자의성명, 영업자명칭·상호·소재지

☞휴업후재개업신고없이영업하는경우, 휴업신고없이사실상폐업을한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
영업자의성명, 영업장의명칭또는상호, 영업자의소재지와같이중요한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하고, 영업장면적,
축산물운반용차량수변경미신고는제외토록개선권고함.

○과태료상한액인상및포장유통의무위반자등과태료부과(강화)
- 과태료상한액을1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조정
- 축산물에 대한 포장유통 의무 위반자, 규제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익명또는타농가의명의로가축을출하한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

☞축산물에대한포장유통의무화, 축산물에대한규제검사를회피하기위해익명
등으로가축출하금지에따라실효성확보를위한과태료부과는타당한조치로
판단됨.
규제의 실효성, 타 법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과태료 상한액 인상도 필요한
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6)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3)

䤧심사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절차등(강화)
-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제도도입에따른행정절차마련
·농어촌민박사업을하려는농어촌지역주민은민박지정신청서주민등록등본, 토지
및건물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신청(처리기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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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의운영·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사항은시·군별로정하여
운영토록함.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규칙
에서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에따른행정절차를마련하려는것으로타당한조치로
판단됨. 다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변경)신청시 제출서류인‘주민등록 등본’,
은전자정부구현에따라시도행정정보시스템으로확인·조회가가능할경우에는
첨부 하지 않도록 할 것과 민박사업자지정신청서에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기재토록할것을개선권고함.

○농어촌민박의규모및시설기준(강화)
- 규 모 : 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단,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경우에는면적의제한을받지않음)
- 시설기준: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각1조이상비치

☞현행농어촌민박은객실 7실이하로만운영하도록하고숙박시설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객실에대한기준이모호하고, 개별객실에대한면적제한이없어
대형화·상업화된시설이농어촌민박으로운영되는문제점이있어농어촌민박의
규모를주택연면적기준으로제한하도록함으로써전문상업시설이농어촌민박
으로편법운영되는것을방지하려는것으로타당한조치로판단되며
농어촌민박 주택규모를 150제곱미터미만으로 제한한 사항은 농림부의
관계자회의 개최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 현재 운영중인 13천여 농어촌민박의
규모(134제곱 미터), 농어촌지역 주택 규모(150제곱미터미만이 전체의 90%
이상)등을감안하면, 적절한것으로판단됨.

지정문화재로지정된경우에면적의제한을받지않도록한사항은지정문화재로
지정된경우의재산상불이익및관리를위해일정한수입원이있어야하고, 현
상태로 운영을 해야 하는 관계로 상업화·규모화에 따른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으며, 전통가옥에서의 숙식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점에서타당한것으로판단됨.
소방시설인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비치하도록한것은숙박객안전
및사업자의재산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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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의위반행위에대한처분(강화)
-농어촌민박사업자당해주택거주, 농어촌민박규모및시설기준등을위반시에는
시정명령내지지정취소등의처분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규모(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비치)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내지 지정
취소하도록한것으로,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등단계별로처벌하고자하는
것으로농어촌민박의건전한운영을위해서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7)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안(신설3, 강화6)

䤧심사내용

○신약등의재심사및위반시행정처분등(신설)
- 재심사기간및대상
·신약 등의 시판후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품목허가후 4년 내지
6년후에해당신약등을재심사

- 검역원장이 재심사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범위, 재심사 자료의 요건, 조사
자료의작성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도록함.

- 재심사를받고자하는경우품목별안전성·유효성관련자료, 부작용등안전성
정보관련자료등을작성한후검역원장에게제출

- 재심사결과에따라통지일로부터1월이내에품목변경허가신청등조치토록함.

☞약사법 제26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신약 등의 안전성·
유효성등재심사를실시토록규정하고있어재심사절차·시기등세부사항을
하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물용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후, 시판과정에서 이상반응, 부작용이 발견될 수 있고,
축산물에잔류후인체섭취시사람에게위해우려가있어일정기간경과후안전성
등을 재심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 규칙개정안의 상위법인
약사법제26조의2제1항에의하면‘의약품’에대해서만재심사를받도록하였고,
‘외약외품’에 대해서는 재심사관련 사항이 없음으로, 개정안 제7조의 2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의‘동물용의약품등’을‘동물용의약품및동물용의료기기’로
수정할것을개선권고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아울러, 재심사는품목허가후4~6년이후실시되는점을감안하여, 재심사기간
도래시기를사전에검역원에서통지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안제7조의2
제2항후미의‘기입하여야한다’를‘기입하여야하며, 재심사신청기한도래시이를
통지하여야한다’로수정할것을개선권고함.

○동물용의약품등품목허가제한(강화)
-안전성에문제가확인된제제의수입금지등신속대응을위하여시행규칙으로
정하는제조·수입품목허가제한대상을검역원장이고시로정할수있도록함.

- 국민보건에위해가우려되는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등의감염소지가있는
원료를 사용·함유한 것으로써 검역원장이 정하는 품목을 제조·수입품목허가
제한대상에추가

☞수입금지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규칙 별표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광우병 등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감염소지가있는원료사용및함유품목등에대하여품목허가를제한하는
것은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동물용의약품등제조관리자의준수사항(강화)
- 동물용의약품등제조관리자가당해제조소의제조관리업무에종사하지아니할
경우제조관리자가이를신고하도록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한 제조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체는 제조관리자를 두며,
제조 관리자 변경시 규칙 제24조제4항에 의거 제조업체는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실제 제조관리자가 제조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제조업체는제조관리자퇴직등에도계속근무하는것으로하는위법
사례가발생하고있고, 이로인해제조관리자는이중취업, 면허대여등의사유로
처분을받을우려가있어농림부에서는규제를강화하려함.

제조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제조관리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것은제조관리자로하여금제조업체의불법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
제조관리 자의 보호측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이미 제조업체에
제조관리자 변경신고의무(개정안 제24조 제4항)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분
조항을두고있기때문에중복규제로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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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제조업체에대한관리실태강화를통하여문제해결이바람직하므로동
조항을삭제할것을권고함.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자의준수사항(강화)
-우수한고품질의동물용의약품을생산·보급할수있도록‘제조및품질관리기준
(GMP)’에적합판정을받은후제조·판매토록함.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는제조및품질관리기준를준수하여야하며,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자는생물학적제제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을준수토록규정

- 다른사람의특허권을침해한것으로판명된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금지토록함.
- 허가된제조소외의장소에동물용의약품등의보관금지

☞현재‘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검역원 고시)’에서
권장하고있는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을상위법령에반영하여법적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우수한동물용의약품을생산보급하도록하는것으로타당한조치로
판단되며, 동물용의약품신기술보호를강화함으로써신제품개발촉진등을위해
특허침해를방지토록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판단됨.
또한, 허가된제조소외의장소에서보관하지않도록하여제품의변질을방지토록
하는것도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동물용의약품등수입품목허가(강화)
- 동물용의료기기및동물용의약외품중위생용품의제조및수입품목신고시제출
서류에‘성상’에대한자료를추가함.

- 동물용의약품수입시생산국정부가확인한‘제조증명서’를첨부토록하고있으나
판매증명사항도추가함.

- 최초로동물용의약품을수입하는경우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수입자및판매업의
시설기준령제8조규정에의하여수입에필요한시설등을갖추고이를확인할수
있도록관련서류제출을품목허가신청서상에포함함.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외품(위생용품)의 수입품목신고시 유사제품과의
명확한구별을위해性狀에관한자료제출은필요하다고판단됨.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신청서 구비서류 제출시 생산국 정부가 확인한‘제조
증명서’에서‘제조 및 판매증명서’제출로 강화하는 것은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차원에서타당한조치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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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시 시설기준령에 의한 시설(영업소, 시험실,
창고)을갖추도록하고있어, 최초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시에관련시설에대한
서류를함께제출토록하는것은민원편의도모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됨.

다만, 안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최초 수입시 수입자가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되어 있으나, 시설기준령 제8조에서는 시험기구뿐만 아니라 창고,
영업소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시험기구에 관한 서류’를‘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시설·설비내역서’로변경할것을개선권고함.

○동물용의료기기의수입업허가(신설)
- 동물용의료기기를수입하고자하는자는수의과학검역원에수입업허가신청서및
구비서류를제출하고, 수입업허가를받도록규정

·구비서류: 6월이경과되지않은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등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품질 및 성능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위하여동물용의료기기수입시품질관리시설등을갖추고수입업허가를
받도록하는‘의료기기법’에따라세부절차를정하는것은타당한조치로판단됨.

다만,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허가신청서 구비서류중 진단서는 자연인은 확인
필요가있으나법인은필요하지않으므로‘법인의경우는제외한다’를추가하고,
진단서 인정시점을‘진단서로써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진단서로써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할것을개선권고함.

아울러, 법인등기부 등본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를추가할것을개선권고함.

○동물용의약품등판매질서준수및위반시행정처분등(강화)
-동물용의약품등취급자준수사항을동물용의약품에서동물용의약외품및의료
기기로확대하여적용함.

·제조·수입품목미허가(미신고) 제품의판매, 판매목적의저장·진열금지
·판매업소외장소에서판매금지및진열금지
·판매촉진목적의현상품및경품류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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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의취급자준수사항에주의동물용의약품을판매하는경우판매일자,
수량, 용도및판매처(실수요자) 등에관한기록을1년이상보존토록규정

- 출고된제품이안전성등에문제가있을경우지체없이회수토록하고그기록을
2년이상보관토록하는의무를동물용의약품에서의약외품및의료기기로확대

- 동물용의약품운반용차량등에이를식별할수있는표지판을부착토록규정

☞허가(신고)제품의 판매시 준수사항을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로확대하여무허가및유통기간경과제품의판매를금지토록하는
사항은농가등소비자의피해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나, 

동물용의약 외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그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현상품 또는
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금지 규정과 허가(신고)된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은 동 규칙개정안의 상위법인
약사법제41조제1항과의료기기법제17조에는관련규정이없는사항으로써위임
범위를일탈하였기에철회토록권고함.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시 수불현황의 1년간 작성·비치의무 준수, 불량제품의
회수 기록 보존을 동물용의약품에서 동물용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확대하는
준수규정, 주의동물용의약품(인체나동물에위해를줄우려가있다고정한품목)
판매시 판매 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이상
보존토록규제를강화하는안은동물용의약품의오남용방지를위하여필요하나
시행준비기간을고려하여부칙에6개월의유예기간을두도록개선권고함.

가축방역상목적으로농가에출입하는동물약품운송차량에대하여식별표판을
부착토록의무화하는규제강화안은동규칙에동물용의약품도매상등판매업
소의시설및설비요건에동물약품운송차량이포함되지않아관리대상이아니며,
전염병발생지역등의입·출입제한관련사항은타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관련규정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며,

동물용의약품의배송이주로물류회사택배를이용하는현실여건을감안하여동
규정을철회할것을권고함.

○동물용의료기기의수리업신고(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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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료기기수리를업으로하고자하는자는수의과학검역원에수리업신고
및구비서류를제출하고수리업신고수리를받도록함.

·구비서류: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등

☞의료기기법에서동물용의료기기의수리업에대해신고제도를도입하여제출서류
등하위절차를규정하는것으로써타당하다고판단됨. 

다만,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구비서류중 진단서는 자연인은 확인
필요가 있으나 법인은 필요하지 않으므로‘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진단서 인정시점을‘진단서로써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진단서로써
발행일로부터6월이경과되지아니한것(법인의경우를제외한다)’로명확히규정할
것을개선권고함.

- 아울러, 법인등기부 등본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를추가할것을개선권고함.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및임대업의신고(강화)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이‘동물용 의료기기판매업과 임대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임대를업으로하고자하는자는시·군·구에임대업신고를하도록함.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과 임대업으로 구분하고, 신고토록 함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시 제출서류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원안의결함.

8)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강화4, 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수의사·동물병원에대한지도·명령(강화)
- 현행
·농림부장관은수의사와동물병원에대하여다음사항에관한지도·명령
①수의사또는동물병원기구·장비의대국민지원지도와동원명령
②동물병원에대한공중위생상위해발생방지등을위한기구·장비의구비및
시설개선의지도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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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발생의방지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행하는지도와명령

- 개정
·농림부장관외에시·도지사와시장·군수도지도와명령을할수있도록함.
·수의사및동물병원에대하여업무개선의지도와명령을할수있도록근거신설

☞수의사법개정으로농림부외에시·도및시·군에서도수의사또는동물병원에
대하여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지도·명령의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하는것으로서, 기존시설개선뿐만아니라업무개선을위한지도·명령도할수
있도록추가하고, 동물병원외에수의사에대하여도지도·명령을할수있도록하는
것으로써타당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함.

○수의사면허효력정지사유추가(강화)
- 현행
·면허효력정지사유(1년이내) : 불필요한검사·수술등과잉진료행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정당한이유없이진료거부등

- 개정
·면허효력정지사유에①허위·과대광고행위②동물병원개설자격이없는자에게
고용되어진료하는행위를추가
* 면허효력정지15일(1차), 1월(2차), 6월(3차)

☞동물병원의 허위·과대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격이없는자가수의사를고용하여불법으로동물병원을개설하는사례가있어
유사한의료법령과같이면허정지처분사유를추가하는것은타당하여원안의결함.

○수의사국가시험과목개편(내용심사)
- 현행
·수의사국가시험은수의내과학등10개과목에대하여실시
*시험과목 :수의내과학·외과학·약리학·산과학·전염병학·공중보건학·수의
법규·생리학·병리학·해부학(시행령제9조)

- 개정
·수의사국가시험은4개분야별과목에대하여실시
*시험과목: 기초수의학·예방수의학·임상수의학, 수의법규및축산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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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시행령으로규정되어있는국가시험과목을의료인국가시험등유사한시험과
같이시행규칙에규정하여수의학의발전과사회적요구에부응한탄력적인운영이
가능하도록하고,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의연구용역결과 (’04)를 반영하여시험
과목을 4개분야별 과목으로 변경하고 시험내용과 출제 범위는 시험관리기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도록하려는
것으로서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동물병원개설시시설기준(내용심사)
- 현행
·동물병원개설시 갖추어야 할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등
시행기준을시행령별표에규정

- 개정
·동물병원시설기준중중요사항(시설종류)만시행령본문에규정하고, 시설종류별
세부기준은시행규칙별표에규정하고, 일부시설은면제
①수의사이외의 자가 개설시 갖추어야 할 시설에서‘기동장비 및 기동장비 보관
창고’를제외

②양축농가의현장진료를전문으로하는동물병원은농림부장관이정하는바에
따라일부시설면제

☞진료시설·장비의 개발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시설기준중중요사항(시설종류)은시행령본문에규정하고세부기준은의료법과
같이시행규칙별표에규정하되, 일부시설은제외하여개설자부담을경감하려는
것으로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수의사외의자의진료행위범위(내용심사)
- 현행
·수의사이외의 자도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사육하는동물에대한무상진료행위가능

- 개정
·수의사외의자가할수있는무상진료의범위에‘사고등으로부상당한동물의구조
를위하여행하여지는응급처치행위’추가

☞부상당한 유기동물·야생동물 등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소독·지혈 등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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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는수의사외의자도할수있도록함은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진단서서식신설및폐사진단서보존의무(강화)
- 현행
·진단서에는병명등8개항목을기재하고, 그부본을3년간비치하여야함.(동물의
종류·품종, 병명, 발병연월일, 치료소견, 진단연월일, 동물소유자성명등)

- 개정
·진단서기재항목을삭제하는대신서식을신설하고, 폐사진단서도부본을3년간
비치하도록규정

☞동물병원종사자와이용자의편의도모를위하여진단서및폐사진단서의서식
통일, 폐사에따른분쟁증가에대비하기위하여폐사진단서의보존기간을설정
하는것은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진료부기재사항추가및보존의무(강화)
- 현행
·진료부에는병명등5개항목을기재하고1년간이를보존하여야함.
*기재사항:가.동물의품종·성별·특징및연령, 나.진료연월일, 다.동물의소유자
또는관리인의성명과주소, 라. 병명과주요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처치)

- 개정
·진료부기재사항에‘사용한마약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품명과수량’을추가하고
1년간이를보존하도록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의사법시행규칙상의 진료부 기재사항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법령위반사례를방지할필요가있으므로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9)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신설6)

䤧심사내용

○우수농산물관리인증기준등규정마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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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농산물인증기준(영제14조의2)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의해생산된농산물
·우수농산물인증교육이수자가생산한농산물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처리된농산물
·이력추적관리대상으로등록된농산물
→동기준모두충족시우수농산물인증을받음

- 우수농산물인증대상품목결정(영제14조의3)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대상품목선정
- 우수농산물인증의절차(영제14조의4)
·절차·방법등세부규정은농림부령에위임
- 우수농산물인증의신청절차(시행규칙제15조의2 및제15조의3)
·인증기관에우수농산물인증신청
·인증기관장은심사반을구성, 인증심사
·인증적합판정시우수농산물인증서교부
- 우수농산물인증품표시방법(시행규칙제15조의4)
·인증품 표시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인증의
표지를붙임

- 유효기간의연장(시행규칙제15조의5)
·우수농산물인증의유효기간연장은농관원장이정한품목군별유효기간연장의
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음.

☞개정 법률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기준, 대상품목
결정, 신청 및 인증 절차, 우수농산물인증품 표시방법, 유효기간 연장 등 하위
법령에세부사항을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규정하는것으로타당한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행령제14조의2 우수농산물인증의기준중제1항제2호는‘당해농산물이
법제7조의 2 제1항의규정에따라교육을받은자에의해생산된것일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농림부장관이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농업인또는공무원등에게교육실시를규정한사항으로, 우수농산물인증신청시
농업인의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동 교육관련
사항은삭제를권고함.

392

393

제6절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절차등세부규정마련(신설)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절차(시행규칙제15조의6)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농관원장에게지정신청
·농관원장은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지정기준에적합여부를심사하여지정여부결정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지도·감독(시행규칙제15조의7)
·농관원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 대하여 우수농산물
관리업무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 장부또는서류등의확인등지도·감독할수있음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지정취소등처분기준(시행규칙제15조의7 및제15조의8)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지정 후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에
미달할경우지정취소또는6개월이내의사업정지처분조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잘못 적용할 경우 지정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사업정지처분조치

☞우수농산물인증제도는농산물의수확후관리단계까지안전성을강화하는제도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법에 위임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기준 등 제도이행을
위한세부사항을규정한것은적정한것으로판단됨. 다만시행규칙안제15조의
7‘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위한지도·감독’조항은우수농산물인증제도가처음시행
되기때문에정부의지도·감독필요성은인정되나, 법률에지도·감독에대한위임
근거가미흡하며, 필요시사업자에대한자료의제출요구, 장부또는서류의확인
등은행정편의적으로운용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동조항은삭제할것을권고함.

또한 시행규칙안 제15조의 8‘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항은 현장에서 실제 처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나, 법률에 위임
근거가없어향후상위법개정시위임근거를마련할것을권고함.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지정절차등세부규정(신설)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농관원장에게지정신청
·농관원장은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기준에적합여부를심사하여지정여부결정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을위한지도·감독(시행규칙제15조의10)
·농관원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
수행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취소등의처분기준(시행규칙제15조의11)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지정받은 후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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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또는6개월이내의사업정지처분조치
·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인증업무를하지아니할때는지정취소처분

☞우수농산물인증제도는친환경인증제도등과는다르게민간인증제도로운영하는
제도로서,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규정은
친환경인증제도의민간인증기관지정기준과유사하게규정하여적정한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행규칙안 제15조의 10‘우수농산물인증기관을 위한 지도·감독’조항은
우수 농산물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에 지도·감독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고,
필요시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 또는 서류의 확인 등은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높기때문에동조항은삭제할것을권고함. 

또한 시행규칙안 제15조의 11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항은 현장에서 실제 처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나, 법률에 위임
근거가없어향후상위법개정시위임근거를마련할것을개선권고함.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등(신설)
- 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시행규칙제15조의12 내지제15조의13)
·생산단계부터판매단계까지이력추적이가능하도록정보가기록·관리되고, 이력
추적관리농산물과다른농산물이구분관리되어야하며, 각단계별로리콜등사후
관리체계가갖추어져있는농산물
→동기준을모두충족하였을경우생산·유통·판매자는이력추적등록을받게됨
- 이력추적등록의절차(시행규칙제15조의14)
·농산물이력추적을원하는생산·유통·판매자는농관원장에게등록신청을하고
농관원장은등록여부를결정하고등록된자에대해등록증교부

- 농산물이력추적대상품목결정(시행규칙제15조의15)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이력추적대상농산물의품목을선정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 위해사건 발생시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한 재발방지 조치를 위하여 ’06.1.1부터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개정법률 ’05.8.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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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절차, 품목결정 등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법에위임된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여적정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
의결함.

○농산물이력추적등록사항, 표시방법등(신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시행규칙 제15조의16
및제15조의17)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관리해야할 사항으로
농관원장이고시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표시방법(시행규칙제15조의18)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
용기의표면등에농산물이력추적관리표지를붙임.

- 유효기간의연장(시행규칙제15조의19)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유효기간연장은농관원장이정한품목군별유효기간
연장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자를위한지도·감독(시행규칙제15조의20)
·농관원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산물이력
추적관리등록자에게자료의제출등을요구할수있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시행을위한등록사항, 관리기준, 표시방법, 유효기간의
연장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다만, 제15조의 20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자를 위한 지도·감독’조항은 법률에 지도·감독의
위임근거가 없고 필요시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 또는 서류의 확인 등은 행정
편의적으로운용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동조항은삭제할것을권고함.

※농림부장관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등의
품질 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사후관리가가능한바, 필요시지도·감독을추가로신설할사유는미흡

○원산지표시단속강화를위한처분및공표명령도입에따른세부규정(신설)
- 원산지표시등의위반자에대한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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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등의미표시경우: 표시이행
·원산지등의허위표시경우: 표시정정
·원산지등의표시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경우: 표시삭제또는표시정정
- 공표명령의기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공표할것을명할수있음)
·표시위반물량: 30톤이상
·표시위반물량의판매가격환산금액: 3억원이상(가공품의경우6억원이상)
·최근1년내에시정처분을받은횟수: 3회이상

⇒공포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반사항 등을
게재하여야함.

- 원산지표시등의위반자에대한처분기준고지방법(시행규칙제24조의4)
·위반업체의대표, 상호및주소, 위반자의성명, 주소및주민번호와위반품목의
물량및위반내용과함께시정방법과그기한을고지

☞법제18조의2 규정에의해원산지표시등위반자에대해시정처분및공표를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자에대하여는표시이행, 표시정정및표시삭제등처분규정을정하고, 표시
위반물량이 과도하거나 위반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위반자가 직접 위반 사항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자체 규제심사시 공표기준의 표시위반물량을 50톤→30톤 이상, 판매가격의
합계가 5억원→3억원 이상 또는 가공품은 10억원→6억원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타당한것으로판단됨. 다만, 시행규칙안제24조의
4 ‘처분의 고지’는 행정관청에서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시행령안제27조의3에근거가미흡하므로위임근거를명확히마련할것을개선
권고함.

10) 인삼산업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1,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후지정신청에대한경과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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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자체검사업체가 지정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체검사업체
지정신청을할수없도록함.

※자체검사업체 : 홍삼, 태극삼,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중
일정한시설·기준을갖추어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장으로부터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면, 직접제조한홍삼등을자체검사할수있음.(인삼산업법제17조)

☞인삼자체검사업체가 지정취소된 후 재지청신청에 대한 유예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없어, 지정취소된후곧재지정신청을할우려가있는점, 자체검사
업체의 검사업무에 대한 책임감 고양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취소된 후 2년
이내에재지정신청을할수없도록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원형태극삼의제조기준및검사기준(내용심사)
- 제조기준은머리·몸통·다리및다리의잔뿌리까지수삼원형을갖추어야함.
- 검사기준은직삼의기준에준하되, 머리·몸통·다리및다리의잔뿌리까지수삼
원형을갖추어야함.

※태극본삼은잔뿌리가제거된상태이나, 원형태극삼은잔뿌리보존

☞제조·판매되는 인삼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인삼제조업체의 수익증대에 기여
하고, 인삼수요자로서는인삼선택의폭을넓혀주는것으로바람직하다고판단
되어원안의결함.

1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부채농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농지 및 농업용시설을 임대기간중 제3자에게 매도
금지(신설)
-한국농어촌공사는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지등을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임대할수있으며, 공사는임대기간중에는당해농지등을제3자에게
매도할수없음.

☞한국농어촌공사가임대기간중제3자에게매도할수없도록함은당해농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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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영농및환매권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
의결함.

12) 한국마사회법시행령개정안(신설2, 강화1,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경마장개보수시대체경마장추가경마시행승인(내용심사)
- 경마장의개보수등으로경마를시행할수없는경우그시행하지못한일수이내
에서다른경마장에서추가경마를시행할수있도록하고, 농림부장관의승인을
얻도록함.

☞경마장개보수등으로인해장기간경마를시행할수없는경우마필관계자의
생업 및 경마산업의 계속성을 위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 경마를
시행할수있도록함은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광고등경고문구표기대상(신설)
-법률에서마권의지나친구매행위가유발할수있는폐해등에관한경고문구를
광고에 표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광고의 범위를 마권구매와 관련된 포스터,
신문·잡지·옥외전광판광고로규정함.

☞마권의지나친구매행위가유발할수있는경고문구표기대상광고를관련포스터,
신문·잡지·옥외전광판광고로규정함은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경마장, 장외발매소내사실확인조사(누락강화)
- 법에서마사회가경마장의질서유지와경마의공정성유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사실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도록규정함(경마장3개소, 장외발매소32개소)

☞다수인이사용하는경마장등의질서유지및경마의공정성확보를위해마사회가
영조물운영주체로서질서유지차원에서최소한의사실조사를할수있도록함은
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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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신설)
- 과태료부과시위반행위조사후서면으로통지및10일이상의의견진술기회부여
- 징수절차는농림부령으로정하도록함.

☞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판단됨

13)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개정안(신설1,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마권및광고의경고문구표시내용및방법(신설)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과
표시방법을정함.

·경고문구의내용: 마권구매가유발할수있는폐해등에관한주의를환기시키고
이를예방할수있는내용이포함되도록함.

- 표시방법: 마권과구매권은뒷면에표시, 포스터등광고는광고면하단에선명한
색상으로표시

·경고문구의내용과표시방법등에대한세부사항은마사회가정함.

☞법에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과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에서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내용과
표시방법을정하려는것으로써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과태료징수절차(신설)
- 과태료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이의방법
및이의기간을기재하도록함.

☞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위해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14)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누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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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심사내용

○축산자조금별유사명칭사용금지(누락)
- 농림부장관의자조금사업계획의승인을받지아니한자는한우자조금,육우자조금,
양돈자조금 등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개정안에서
육우자조금추가)

※자조금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을위해축산업자로부터의거출금과정부의축산
발전기금에서지원하는자금으로조성됨. 현재 6개축산단체별로한우자조금등
6개의자조금이있음.

☞임의단체에서 자조금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축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함은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축산단체의의무거출금조성여부에대한투표결과보고및공표(누락)
- 축산단체에서‘의무거출금’을조성하기위해서는축산업자로구성된대의원회에서
납부여부에대해투표를실시하여야하는바, 이경우투표결과를농림부장관에게
보고및10일이내에공표하도록함.

※거출금의종류
- 임의거출금: 축산업자가자발적으로납부하는거출금
- 의무거출금: 축산업자가의무적으로납부하는거출금

☞축산단체에서자조금을설치하기위해서는농림부장관으로부터자조금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축산단체에서
거출한 금액의 100%이내에서 보조지원을 하므로, 투표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거출금을납부해야하는축산업자를위해공표하도록함은자조금설치의투명성
확보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축산단체의대의원선출및거출금납부여부투표실시등(누락)
- 축산업자는자조금사업이그설립목적에부합하지아니할경우대의원의변경을
요구할수있는바, 이경우에축산단체는60일이내에대의원을다시선출하여야
하며새로선출된대의원으로거출금납부여부에대한투표를실시하도록하고,
투표결과거출금납부여부에대해부결된경우에거출금수납을중지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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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가자조금을그목적에부합되게사용하지아니할경우, 권한을위임받은
대의원을다시선출할수있도록함과, 새로선출된대의원으로거출금납부여부
등에대해투표를실시하도록함은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축산단체의자조금의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공시(누락)
- 축산단체는농림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자조금의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을
공시하도록함.

☞축산단체가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은 자조금의
조성및운용에대한투명성확보등을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자조금거출및운영에관한지도·감독(누락)
- 농림부장관은자조금관련업무·회계및재산등에관해보고하게하거나서류
제출을명할수있으며, 감독상필요한명령과조치를할수있음

☞정부에서축산단체의거출금액의100%이내에서으로축산발전기금으로지원하고
있으므로자조금거출및운영에관한지도감독은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
의결함.

○과태료부과(누락)
- 과태료(300만원~1000만원이하)
·자조금명칭과유사한명칭사용한자
·대의원선거미실시
·자조금조달및운용사항미공시등

☞행정의실효성확보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15) 농지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농지전용허가심사기준구체화·명확화(내용심사)
- 현행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구체화·명확화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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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해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개정안)
건축물의경우는건폐율등건축법의규정, 건축물의기능·용도및배치계획

☞농지전용허가심사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은 허가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개입여지를줄여줌과동시에허가신청자의허가여부에대한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주는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시설조정(내용심사)
- 현행농지전용허가제한사항이2003. 1. 1부터시행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에의한용도지역별행위제한과상충되어이를조정하려는것임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에 500㎡이하의 휴게음식점은 농지전용이 가능토록되어
있으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의하면농지전용이불가능하므로이에
맞추어개정

- 농지전용허가제한면적기준을현행7단계에서5단계로완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관리지역’의세부용도지역지정이완료되지
않은경우에는종전의농지전용제한규정을적용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에맞추어조정함으로써법률간의상충을방지하고허가제한
면적기준을5단계로단순화하여완화함은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내용심사)
- 농지보전부담금(종전의‘농지조성비’)의단위(㎡)당금액을전용하는농지의개별
공시지가의 30%로하고, 이경우부담금이과도하게증가하지않도록상한액을
정하며, 상한액은농림부장관이결정·고시하도록함.

·공시지가의30%에해당하는금액이농림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상한액)을
초과하는경우, 고시금액을기준으로부과(50,000원)

※개별공시지가의30% 및상한금액은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침(’05. 12. 12)

☞개정 농지법(’05. 7월 공포)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안에서
시행령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연구용역결과, 국가재정
운용계획및현행농지조성비징수수준을고려하여부과기준을정하고,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사항으로써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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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청
집필자: 오현사무관(Tel.2100-2455, obara@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산지관리법시행령개정안, 산지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산림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자연휴양림조성관리 및 운영요령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산지관리법
개정안,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개정안등10개법령에대해
신설7건, 강화15건, 내용심사5건등총27건에대한규제를심사(비중요27건)

○심사대상 27건중 1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3건은 철회권고하였고,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산림청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7건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중 개정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안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산지관리법 개정안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안

자연휴양림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개정안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계

제 215차 경제2분과위
(2005. 3. 25)

제 215차 경제2분과위
(2005. 3. 25)

제 215차 경제2분과위
(2005. 3. 25)

제 225차 경제2분과위
(2005. 8. 19)

제 234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8)

제 234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8)

2005. 5. 20 예비심사

2005. 8. 25 예비심사

-

원안의결 1건
개선권고 5건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1
개선권고 13
철회권고 3

강화 8

강화 3

강화 2

신설 6

신설 1
강화 1

강화 1
내용심사 2

내용심사 1

내용심사 2

신설 7
강화 15

내용심사 5
*비중요 27
총 27 건

<산림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산지관리법시행령개정안(강화8)

䤧심사내용

○공익용산지의지정대상확대등(강화)  
- 공익용산지의지정대상에해안경관및해안사구의보전을위하여필요한산지를추가

☞경관이수려하고보전가치가높은해안가주변의산지와해안사구의보전을위하여
꼭필요한산지에공익용산지로지정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산지전용제한지역의지정대상확대(강화)
- 산지의난개발방지및도시주변생활환경의보전을위하여필요한산지를지정할
수있도록함.

☞산지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제한대상은‘명승지·
유적지 그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산지’로규정하고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필요한산지’도산지전용허가제한대상지역에포함하는것은그위임의
한계를벗어난것으로볼수있으므로철회권고

○임업용산지에서의행위제한(강화)
- 산림경영시설의 허용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현실화하고, 수도원·
기도원을종교시설에서제외하도록법령화하는등허용행위를보완

☞부패방지위원회의권고에따라임업용산지에서의행위제한의일부를강화또는
완화하는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수도원·기도원을 명시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사용되는시설인지여부를유권해석을통해서판단하도록개선권고.
행위제한 시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별도의 행위제한에
관한적용예를두어이영시행당시허가·협의등이신청된것은종전의규정에
의하도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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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강화등(강화)
- 산지전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신청자에게 해당 허가구역의 경계를 페인트로
표시하도록함.

-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이 발생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벌채된 수목 등을
반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추가로
산지전용허가를받지않도록하는등산지전용허가기준을강화

☞허가구역의 경계침범 및 불법형질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석허가와 같이
경계를표시할필요가있음. 자연친화적인산지전용을유도하고편법·탈법적인
허가를방지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등의요구를반영하여산지전용허가기준을
일부강화하는것은타당함. 다만, 행위제한시점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으므로
부칙에별도의행위제한에관한적용예를두어이영시행당시허가·협의등이
신청된것은종전의규정에의하도록개선권고함.

○산지전용신고대상강화(강화)
- 누에사육시설, 농기계수리시설·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가공
시설의신고대상면적을농림업종사규모에따라차등적용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내 신고로 가능한 시설에서 누에사육시설, 농기계수리
시설·창고, 농축수산물의창고·집하장또는가공시설을제외

☞부패방지위원회의 개선요구에 따라 농림업종사규모별로 산지전용신고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함. 국립수목원완충구역의 보전을 위해
국립수목원의의견을반영하여기존의제한시설에일부시설을추가하는것이므로
타당한것으로판단됨. 다만, 종전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를필한시설은
별도로다시허가또는신고를하지않도록부칙에의제규정을두도록개선권고.
또한, 이영시행당시허가·협의등이신청된것은종전의규정에의하도록 개선
권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및감면등(강화)
- 허가취소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취급수수료등을공제함.

- 농림어업인이설치하는660㎡미만의주택인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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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허가 등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것으로보게되는경우에당해업무의수행에필요한취급수수료를공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함. 다만, 허가 신청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취급수수료를 공제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농림어업시설등양도시용도변경승인(강화) 
- 산지전용이완료된후5년이내에농림어업인의주택및부대시설및농림어업용
시설을농림어업인이아닌자에게양도하는경우에는승인을받도록함.

☞농림어업용으로 전용된 시설이 비농림어업인에게 탈법적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용도변경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규제법정주의에의거, 상위법령(산지관리법)에먼저근거를마련한후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하므로철회권고

○채석허가및토사채취허가(강화)
- 채석경제성평가의 조사기관중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
사무소를제외

- 소위‘알박기’등탈법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채석장인근300미터안의가옥및
공장의 동의를 2/3로 완화하는 대신 대규모 발파 등에 의한 소음·진동·분진
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계단식으로채석토록함.

☞응용이학분야는채석과는무관하므로제외하는것은타당함. 알박기등탈법사례를
방지하고, 대규모 발파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채석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채석장 인근 300미터안의 가옥주 등의
동의를‘전원동의’에서‘2/3 동의’로완화하는것은바람직하나, 대상지의특성등을
고려하지않고획일적으로2/3로완화하는것은채석장과가까운곳에있어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이 동의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석장과의 거리, 기존
또는신규채석장여부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기준을마련할것을개선권고함.

2) 산지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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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심사내용

○농림업인입증의객관성확보(강화)
- 농업인입증을위하여농지원부등을제출하도록하고임업인의대상을현실에
맞게조정하는등농림업인의입증을객관적으로하도록함.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농림어업인용 주택·부대시설을 위해
산림전용시‘농지원부’등자료를제출토록하는것으로, 농림어업인입증의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규칙 제7조는‘농림어업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써 농림어업인에게 별도의 자료제출의무를 법률에 근거없이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철회할 것을 권고함(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과정에서필요시에농지원부등자료를제출토록함.)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토사채취허가시제출서류(강화)
- 입목축적조사서는1년이내작성된것으로하며산지전용허가신청시평균경사도를
새로이제출하도록하는등산지전용시제출서류를보완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협회가 확인한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및 골재협회가
주관하는소정의교육을이수한확인서를제출하도록함. 

☞입목은매년생장하므로축적량이달라질수있으므로1년이내에조사·작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부패방지위원회의 개선요구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시 시설
설치조건에대한판단과정에서의부패요소를제거하기위해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도록하여객관적인허가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므로타당함. 골재채취업
등록업무는 지자체의 권한임(골재채취법 제14조)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골재
협회에등록증사본을확인토록권한을부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토사
채취 등 허가서류에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을
강제하는효과가발생하므로관련조항을삭제할것을권고함.

○산지전용지·채석지등의복구(강화)
- 토질이척박하거나폐석적치지인경우에는충분한객토를하도록하고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함.

- 절개면의 높이, 소단높이·폭 등 복구설계서승인기준을 산지전용인 경우와
채광·채석인경우로나누어달리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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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채석인경우에는각각의소단에는평균깊이1미터이상으로써너비3미터
이상으로구덩이를파고수목을식재하도록함.

- 이러한기준을정하는데있어필요한사항은산림청장이고시할수있음

☞산지전용지·채석지등의복구에관한기술적인사항을규정한것으로타당하다
고판단됨. 다만, 시행규칙에세부적으로정한사항을또다시고시에서정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파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규칙에서 정한
사항중민원인의이해를돕기위해도면으로표시할필요가있는사항에한하여
고시할수있도록개선권고함.

3) 산림조합법시행령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산림조합중앙회회원가입제한(강화)
- 부실조합
·부채가자산을초과하거나거액의금융사고나부실채권이발생
·예금등채권이나외부차입금에대한상환이정지상태인조합
·외부로부터자금지원없이는채권지급과차입금상환이어려운조합
- 부실우려조합
·재무상태취약으로부실조합이될가능성이농후한조합
- 부실조합또는부실우려조합이해산또는분할의방법에의해재설립된조합

☞산림조합법제89조에서위임한바에따라부실조합등의범위를적정하게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부실우려조합’을 선정함에 있어 주관적 가치판단 이
개입될 소지가 크므로 중앙회의 회원가입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 부실우려조합의 선정시 중앙회가 산림청장의 동의를
얻도록개선권고

○외부감사인에의해회계감사를받게할수있는대상조합범위(강화)
- 직전회계연도말자산이회원조합의평균자산규모이상
- 직전회계연도말순자본비율이2퍼센트미만
※금감위에서각협동조합건전성기준으로순자본비율2%이상을요구(상호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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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제12조제1항)
※대상조합범위(04년기준)
·전체144개조합의51%인73개조합(평균자산규모이상59개, 2%미만14개)

☞전년도의회계연도말회원평균자산및순자본비율은통상3월에파악됨. 따라서
1~2월에는 회계감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러한 기간에 긴급하게 회계감사를
해야할사정이발생한경우에도회계감사를할수없음.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자료에 의하여 회계
감사를할수있도록개선권고함.

4)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신설6)

䤧심사내용

○과태료부과(신설)  
- 재선충병방제관련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의부과권자로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으로정함.

<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금액>
·100만원: 방제사업을위한토지출입요구에불응, 국가의방제조치에비협조
·200만원: 소나무류생산·유통자료의불비치, 감염시관계공무원의지시에불응
☞특별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을구체화하여정하려는것으로써타당한것으로판단됨

○타인토지출입시고지(신설)
- 재선충병이발생한산림소유자등은재선충병을방제하기위해2일전에연접한
토지소유자에출입사유를통지하도록함.

☞연접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재선충병 구제·예방을 위해 출입사유를 사전에
통보하도록하는것은토지소유자등의권한을존중함과아울러사전에그이유를
설명하여토지소유자등의협조를구하는것이신속히조치해야할방제사업을
위해필요하므로타당한조치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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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명령의이행(신설)
- 시장등이감염목의소유자등에대해임목의벌채·파쇄등의조치를취하도록
방제명령통지시에방제조치를7일내에하도록함.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초기에 방제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방제조치를취하도록하는것은필요한조치로판단됨. 
다만, 지역여건(방제면적 및 방제수량, 진출·입 용이성 등)과 방제방법(벌채,
훈증, 소각, 파쇄, 소독, 농약주입등)이상이함에도일률적으로7일이내에방제
명령을 이행토록 하고,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측면이있음. 따라서방제명령이행기간은시장·군수·구청장이14일의
범위내에서이행에필요한적절한기간을부여하도록개선권고함.

○반출금지구역연접지역에서의소나무류벌채또는굴취(신설)
- 반출금지구역과연접하는지역에서산지전용등개발행위를하는경우소나무류의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연접지역:반출금지 구역과 경계를
접하는시·군·구)

- 벌채·굴취되는소나무류가감염목이거나감염우려목일경우훈증·파쇄·소각처리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소나무류 벌채 등에
관한사항을개발계획에포함하도록하고, 감염되었을경우소각등처리하도록
하는조치는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피해지역의산림관리(신설)
- 소나무류조림및육립금지거리를피해지역으로부터10㎞이내로함.
- 감염목벌채후소나무류이외의수종으로조림을하여야하는기간을3년이내로함.

☞매개충의 연간 이동거리(연간 최대 5㎞), 벌채 후 남겨진 산물이 매개충의
산란장소로 2년간 이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림 등 금지거리를 피해지역
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산사태 등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 수종으로 조림하는 경우에는 산림법과 동일하게
3년이내로하도록함은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소나무류취급업체에대한단속(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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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취급업체가작성·비치하여야할생산·유통자료의서식을정함.
- 단속과정에서감염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최소한의시료를무상으로수거할수
있도록함.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비치해야할 관련 서식을 정하고,
재선충병검사를위한시료의무상수거는타당한조치로판단됨. 다만, 단속대상인
소나무류 취급업체를‘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로 구체적으로
표시할것을개선권고함.

5) 산지관리법개정안(신설1, 강화1)

䤧심사내용

○농림어업용주택·부대시설의비농림어업인에게매각시용도변경의승인(강화)
- 농림어업용주택·부대시설로전용한자가비농림어업인에게일정기간(5년) 안에
명의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용도변경의승인을받도록함.

- 농림어업용 시설로 전용된 시설이 비농림어업인에게 매각되어 탈법적으로
전원주택 등으로 용도변경되어, 산림훼손 및 부동산투기등의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있으므로이를예방하기위해비농림어업인에게매각하여용도를변경할
경우산림청장의승인을받도록함은필요한조치로판단됨. 

다만, 개정안제21조제1항제2호는농림어업용주택·부대시설의매매에대하여
산림청장의승인을받도록오해할소지가있으므로, 용도변경의승인임을명시할
것과, 용도변경의 승인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할것을개선권고함.

○산채·야생화·관상수의재배등목적의산지전용시지목변경금지(신설)
- 산지전용을한경우로써산채·야생화및관상수의재배등의경우지목변경금지

☞산채·야생화·관상수의재배와같이다시산림으로복구가예정되는일시적인
산지전용의경우에도, 지적법상의지목변경신청을통해산림이외로지목변경후
이를개발용도로사용하는등산지의난개발및부동산투기를유발하는사례가
있어, 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6)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개정안(강화1,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입목축적조사방법(강화)
- 전용면적1만㎡미만: 전수조사가능
- 표준지(400㎡이상/1개) 면적비율: 현행전용면적의2%에서5%로상향조정
- 표준지개소수세분화및조정
- 필요시담당공무원이표준지현지조사를통해조사결과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재조사를명할수있도록함.

※전용하고자하는산지의헥타르당입목축적이관할시·군·구의헥타르당입목
축적의150%이하여야산지전용가능

☞전용면적이 1만㎡이하소규모인경우표준지조사외에전수조사방법도할수
있도록함은적정하다고판단됨. 표준지는전용하려는산림전체를대표할만한
곳이므로유사사례의경우처럼5%로조정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표준지개소수세분화및조정은일선담당자의자의적판단을최소화할수있도록
하여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제 3조
제4항에서‘필요한경우담당공무원이재조사를명할수있도록함’은법체계상
고시에서는규정하기에는적정하지않으므로본조항은삭제하도록권고함.

○평균경사도측정방법(내용심사)
- 현행: 평균경사도산출방법및구체적인기준없음
- 개정: 평균경사도측정시수치지형도또는실측방법을이용. 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수치전산파일)를이용시격자는10m×10m로설정

※전용하고자하는산지의평균경사도가25이하이어야산지전용가능

☞산지전용시 검토사항인 평균경사도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것으로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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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만㎡ 5~10만㎡ 10~20만㎡ 20만㎡

현행 5개 이상 10개 이상 20개 이상

개정 5개 이상 10개 이상 15개 이상 20개 이상

<  표준지개소수세분화및조정 >

개소수



○산자락하단부, 산정부용어명확화(내용심사)
- 산지전용은 표고 100분의 50미만이어야 가능하며, 표고는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산정부(山頂部)의높이로규정되어있어, 산자락하단부, 산정부의용어를
명확히규정

※산자락하단부 : 전답, 취락등산지이외의다른용도로이용되는토지가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용
허가·신고를받아다른용도로이용되고있는토지로연결되는것은제외함)으로서
그지역과연결되는산지의최고지점

※산정부 : 전용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복합사면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경계선으로부터1km의범위내에서최고의지점을말함.

☞산자락하단부 및 산정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업시행자와 허가기관간 해석과
관련된마찰이발생하는등의문제가발생하여관련용어를명확히규정하려는
것으로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7) 자연휴양림조성관리및운영요령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자연휴양림의시설기준(내용심사)
- 현행
·형질변경가능면적(자연휴양림지정면적의5%이하)
·건축물연면적(자연휴양림지정면적의0.5%이하)
- 개정안
·휴양시설설치로형질변경가능한산림면적을10ha이하로, 휴양시설중건축물의
연면적을1ha이하로함.

☞금년 7월부터 주 5일근무제가확대됨에 따른국민의 산림휴양수요에대처하기
위해시설기준을현실에맞게사실상확대조정, 완화하고자하는것으로써타당한
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함.

8)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2)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䤧심사내용

○특수개발지역의해제(내용심사)
- 특수개발지역의해제사유중‘공익사업’의범위를다음과같이구체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의한국방·군사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및그부대시설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방침에 따라‘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으로
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휴양림조성계획의승인취소등(내용심사)
- 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사유중‘법에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운영한
경우’를‘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휴양림 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아니하고관리·운영하는경우’로개정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방침에 따라 구체화·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함.

3. 농촌진흥청
집필자: 오현사무관(Tel.2100-2455, obara@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우량비료인정기준제정안,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개정안등
총2건의고시에대해신설1건, 강화1건등총2건에대한규제를심사(비중요2건)

○심사대상 2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하고, 1건은 조건부동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농촌진흥청의2005년도총강화규제는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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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우량비료인정기준(고시) 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우량비료지정취소(신설1)
- 우량비료로지정된후일정한사유에해당되는경우우량비료지정을취소할수
있도록함.

< 지정취소사유>
- 시비효과저하
- 토양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사유발생시
- 지정할때와비교하여품질이저하될수있는사유발생시등

☞우량비료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기득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규제에해당되는바, 규제법정주의에의거법령에규정되어야하므로, 동조항을
철회할것을권고함.

2)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고시) 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판매기록의무화대상농약확대(강화)
- 기존 고독성농약외에국제적으로위해우려문제제기된아래농약을판매기록
의무화대상농약으로추가(현행224품목→243품목으로확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우량비료인정기준(고시)제정안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고시)개정안

계

2005. 6. 3 예비심사

2005. 6. 3 예비심사

-

철회권고 1

조건부동의 1건

철회권고 1
조건부 동의 1

신설 1

강화 1

총 2건
*비중요 2

<농촌진흥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구매자의 주소·성명 및 판매수량을 기록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장부를
익년말까지보존하여야함.

·추가 농약(19개 농약) : 로테르담협약대상 농약, 스톡홀름협약 대상농약,
네오아소진(Neoasozin) 농약등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농약을 확대하는 것은 취급·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문제발생시추적시스템을마련하기위한것이며시급히시행되어야할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농약판매업소 등의 판매수량 기록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않은측면이있는점을감안, 우선고시에규정·시행토록하되, 시행후
즉시상위법인「농약관리법」관련조항을개정할것을권고함.

4.해양수산부
집필자: 최승원사무관(02-2100-2454, ch5809@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2005년도에는‘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정안’,‘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안’,‘선박안전법전부개정안’,‘어촌어항법시행령 및시행규칙 제정안’등
59개법령에대해신설65건, 강화72건, 내용심사56건등총193건에대한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93건중 55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 7건은철회권고, 131건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양수산부의 2005년도 총 신설
규제는65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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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도선법중 개정법률안

2.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13차
경제2분과위
(2005. 1. 21)

제 214차 경제2분과위
(2005. 3. 11~3. 14)

서면심사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원안의결 5

강화 4
*비중요 4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해양수산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3.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4. 단일선체 유조선의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기준(고시) 제정안

5.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안

6.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9.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잠정기준 제정안

10. 어업허가 및 사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1.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12. 어획물운반등록 등에 관한규칙
개정안

1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14.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5.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16. 해운법중 개정법률안

1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18.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19.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5. 3. 15)

예비심사
(2005. 4. 1)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 4. 22)

예비심사
(2005. 4. 29)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 4. 22)

제 218차 경제2분과위
(2005. 5. 13)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 4. 22)

제 218차 경제2분과위
(2005. 5. 13)

제 218차 경제2분과위
(2005. 5. 13)

제 218차 경제2분과위
(2005. 5. 13)

예비심사
(2005. 5. 18)

예비심사
(2005. 5. 31)

제 221차 경제2분과위
(2005. 6. 10)

제 221차 경제2분과위

예비심사
(2005. 6. 15)

제 223차 경제2분과위
(2005. 7. 7)

제 223차 경제2분과위
(2005. 7. 7)

제 223차 경제2분과위
(2005. 7. 7)

제 223차 경제2분과위
(2005. 7. 7)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개선권고 2

신설 2
*비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강화 1
*비중요 1

신설 1
*비중요 1

강화 2
*비중요 2

신설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3
*비중요 3

강화 2, 내용심사 2
*비중요 4 

강화 1
*비중요 1

강화 3, 내용심사 1
*비중요 4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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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20. 도선법중 개정법률안

21. 부선의 구조 및 설비등 기준 개정안

22.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개정안

23.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고시) 개정안

24. 카훼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기준(고시) 개정안

25.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26.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중
일부개정령안

27.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2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29. 선원법 개정안

30. 선박직원법 개정안

3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개정안

3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33.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규정 개정안

34.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35.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

36.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37.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개정안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5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3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예비심사
(2005. 7. 14)

예비심사
(2005. 7. 14)

예비심사
(2005. 7. 14)

예비심사
(2005. 8. 23)

예비심사
(2005. 9. 5)

예비심사
(2005. 9. 15)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 9. 9)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 9. 9)

예비심사
(2005. 9. 15)

예비심사
(2005. 9. 21)

예비심사
(2005. 9. 21)

예비심사
(2005. 9. 21)

제 228차 경제2분과위
(2005. 9. 23)

예비심사
(2005. 9. 29)

예비심사
(2005. 10. 17)

예비심사
(2005. 10. 17)

예비심사
(2005. 10. 17)

예비심사
(2005. 10. 17)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2
*비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5
*비중요 5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2
*비중요 2

강화 4
*비중요 4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2
*비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제6절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38. 선박법 개정안

39.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40.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41.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42.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안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44. 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안

45. 남북한간 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고시 개정안

46. 수로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47.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고시) 개정안

48.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개정안

49.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고시) 개정안

50.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
식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과 품질
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

5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개정안

52.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개정안

53.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24)

예비심사
(2005. 11. 7)

제 233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0)

제 232차 경제2분과위
(2005. 10. 28)

제 233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0)

제 235차 경제2분과위
(2005. 11. 25)

제 236차 경제2분과위
(2005. 12. 2)

제 236차 경제2분과위
(2005. 12. 2)

제 237차 경제2분과위
(2005. 12. 9)

제 237차 경제2분과위
(2005. 12. 9)

예비심사
(2005. 12. 15)

예비심사
(2005. 12. 15)

예비심사
(2005. 12. 16)

예비심사
(2005. 12. 16)

예비심사
(2005. 12. 16)

제 238차 경제2분과위
(2005. 12. 16)

예비심사
(2005. 12. 28)

원안의결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5
철회권고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26
개선권고 11

원안의결 19
개선권고 13

원안의결 15
개선권고 6

원안의결 1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비중요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신설1, 강화 3
내용심사 7
*비중요 11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강화 22, 신설 10
내용심사 5
*비중요 37

신설 32
*비중요 32

신설 13, 강화 3
내용심사 5
*비중요 2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6
*비중요 6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2
*비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내용심사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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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선법중개정법률안(강화4)

䤧 심사내용

○총톤수 6천톤이상선박의선장으로 5년이상승무한경력이있는자에게도선사
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하던것을필기시험시행일로부터5년이내에 1년
이상승무한경력이포함되도록변경(강화)

☞과거5년간사고분석에따르면사고자는모두필기시험일기준5년이내1년이상
승선자로서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대표적인 과도한 진입규제
이므로철회권고

○2년이내에3회의견책을받은도선사는업무정지3개월, 3회의업무정지를받은
도선사는면허를취소하도록함. (강화)

☞도선사로하여금사고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고사고예방을위하여규제강화의
필요성을인정하여원안의결

○선장이도선사를승무시키고자하는때에는항만별로지방해양수산청장이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사 승·하선 구역에서 승·하선
시켜야하며도선사는이에응하여야함. (강화)

☞항만의효율적운영과해양사고방지등을위하여도선구중일정범위를정하여
그범위안에서승·하선토록하는것은바람직함. 다만, 선장및도선사로하여금
승·하선구역을준수하도록하는것은개정안제20조보다는제25조에규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개선권고

제6절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계 -
원안의결 131
개선권고 55
철회권고 7

신설 64
강화 73

내용심사 56
*비중요 193



○도선사승·하선구역에서도선사를(가) 승무하지않았을경우와, 선박운항의안정을
위하여필요한경우에보고하도록하였으나정당한이유없이보고를거부·방해또는
기피한자에대한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부과근거조항수정(강화)

☞승·하선구역 준수에 대한 과태료 보고 및 검사의 행정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부과는타당하며, 사업장출입시권한을남용하지않도록서면으로출입
목적, 출입자등이기재된서류를교부하도록한관련조항제29조를수정하도록
개선권고

2)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신설2, 강화3)

䤧 심사내용

○대기오염방지를위하여오존층파괴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배출규제및대기오염방지설비를설치토록하고, 선내발생폐기물소각시에는
승인된소각기로소각을의무화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규제및기름·유해
액체물질적하해양시설에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설치하여야함. (신설)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73/78)의 기준에 맞게 배출 규제 및 방지 설비
설치로국제신인도제고및외국항이용시출입금지등불이익사전예방을위해
규제신설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6에서정하는연료유의품질기준에미달하거나제2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황 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박
급유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당해연료유로부터채취한대표샘플과함께선박소유자에게제공하여야함. 

선박급유업자(제2항의단서의선박급유업자는제외한다)는연료유공급서를3년간
회사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내에
보관하며 당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당해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대표
샘플을보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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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선박급유업자또는선박을임검하여연료유공급서및그사본을
검사하여공급된연료와실제사용하는연료가동일한지여부에관하여확인할수
있도록함. (신설)

☞선박에공급되는연료유의품질확보와기준에맞는연료유사용으로대기환경
오염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해양오염방지설비의검사에대기오염방지설비의검사를추가함. (강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등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대기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선박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교체·개조또는수리기타필요한조치를명함.(*현행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기
오염방지설비에대한조치명령을추가함.) (강화)

☞기준에맞지않는대기오염방지설비를규제하여적합한설비를갖추도록조치하기
위한것으로규제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해양오염방지법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일지에기재하지아니한자및동기관일지를3년간보관하지아니한자, 연료
유공급서(사본)를 3년간보관하지아니하거나대표샘플을 1년간보관하지아니한
자, 유증기배출제어장치운전에관한기록을유지하지아니한자등대기오염방지
관련위반에대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조항을추가함. (강화)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오염방지 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과태료부과조항을추가하는것으로적정수준이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3)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신설2)

䤧 심사내용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정리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법시행후1년이내에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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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신고토록함. (신설)

☞제정된 법률의 취지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잔존선가를
지급하면서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인망 어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어선을정리하고자희망하는자에한하여신청을받아불법어선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신청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써규제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정리대상어선의계류를정당한사유없이회피하거나방해한자는300만원이하의
과태료(*10일미만 50만원, 10일이상~20일 미만 100만원, 20일이상~ 30일미만
200만원, 30일이상300만원)를부과함. (신설)

☞정리대상어선가액의중복산정방지, 정리실효성확보등을위해서시·도지사가
지정하는항·포구에어선을계류토록하는것은타당하며, 행정의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4) 단일선체유조선의상태평가검사등에관한기준제정안(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선체
유조선의계속운항을판단하는상태평가검사기준및상태평가검사신청시필요한
구비서류를규정함. (내용심사)

☞단일 선체 유조선의 상태평가검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국제협약에 따른 서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유조선의 안전사고로부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5) 국제선박등록법개정안(강화1)

䤧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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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으로서각종세제혜택을받기위하여, 현행선박법(국적취득), 국제선박
등록법(취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50%면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지방교육세,농특세,재산세 추가면제) 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국제선박등록으로 국적취득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해결하도록하면서제주도내개항을선적항으로할것과국내항과외국항간또는
외국항간운항할것을의무화, 등록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그사실이있은날로
부터1월이내에변경신청하도록함. (강화)

☞과거 국제선박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3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던 것을
1단계로축소하여시간과비용을절감하고, 변경시한설정은국제선박의효율적
관리를위해필요한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6) 수산업법시행령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어업의면허를받은자가면허를받은사항중성명, 주소, 대표자, 선명(船名)을
변경하고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70만원의과태료를부과(강화)

☞과태료금액은법에정한범위내에속하고, 어업면허(유효기간10년)의적정관리
등어업질서확립을위하여필요한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7)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신설1, 강화3)

䤧심사내용

○어촌계의설립에있어창립총회의의사는어촌계원자격이있는자중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 3분의2 이상의출석과출석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왔으나 이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함. (강화)

☞어촌계설립시의결정족수를강화하여설립후어촌계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기
위해필요성인정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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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적기시정조치를
받은조합의조합장은그적기시정조치의이행을완료한때에는이를확인할수있는
자료를동법제21조의규정에따른기금관리위원회에제출토록함. (신설)

☞법률에근거없는규제이므로철회권고

○개정수협법 제16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조합의 기준을
직전연도말자산규모가300억원이상인조합으로규정. 다만소규모조합에대하여는
외부감사실시에따른비용부담을고려하여외부감사의대상에서제외함. (강화)

☞일선수협의업무중신용부문비중이높고갈수록규모화및전문화되어가는현
회계업무에대하여회계전문가가아닌조합원의자체감사로서는체계적인통제가
미흡함. 조합회계의투명성을제고하여안정적운영과경영정상화강화를위하여
전조합에대해외부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도록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나,
조합의 재정규모, 신용사업 비중 및 타 조합과 비교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300억원이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이사의자격을조합또는중앙회,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에서상근직으로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산업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서
상근직으로10년이상종사한자, 수산업관련연구기관·교육기관또는상상회사에서
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서정관제1호및제2호에규정된자와동등이상의자격이
있다고인정하는자로규정(강화)

☞상임이사제도입의법취지에맞게신용사업및공제사업전담상임이사는조합
또는중앙회,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에서상근직으로 10년이상종사한경력이
있는자로한정할것을개선권고

8)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조합으로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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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개정(04.12.31)으로직선조합장중심의조합운영에대한효율적통제를
위하여일정자산규모이상의조합에대하여상임이사제를도입하도록함에따라
그기준을정하려는것으로조합의자산규모와도입목적등을고려해볼때신용
사업의규모가비교적큰자산규모500억원이상인조합에대하여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규모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9)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발급등에관한잠정기준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선박소유자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행하는정기검사, 중간검사를받아야함. 
이 기준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검사, 협약적합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및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연료유에포함된황성분등이기재된별지제3호서식의연료유공급서를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대표 샘플과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함.(신설)

☞협약발효(’05. 5. 19) 대비국적선보호를위해임시로제정하는것으로, 동협약
내용은 법에 수용할 내용이므로 법 개정시간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고, 협약발효를위한필수사항이아닌수수료조항은삭제하도록개선권고

10)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수산업법 개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업의 명칭과 양식물 및 생산종묘의 종류,
시설기준(시설장비 :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조·고수온방지시설, 월동시설, 기타
부대시설·장비) 등을규정하고이에대한허가신청서및구비서류를정함. (강화)

426

427

제6절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환경보전법등관계규정에적합한시설
* 기타부대시설·장비: 관리사, 창고, 기계실, 현미경등

☞시설및장비중수질오염방지시설규정이모호하고명확하지않아이를명확히
규정하여줄필요가있어‘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의
2관련별표3의2제1호및비고, 제50조관련별표10의제1호규정에의한시설및
조치’로개정할것을개선권고하고, 또한같은부분중기타부대시설·장비는
어업인스스로어업경영을원활히하기위하여자율적으로조치하거나행정관청
에서어업지도(교육)를통하여해결할수있는부분으로굳이규칙에서정할필요
가없다고판단됨으로철회할것을개선권고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14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9중1.연근해어업마.근해안강망어업, 자.연안개량안강망어업, 카.근해자망어업,
타.근해통발어업, 파.연안자망어업, 하.연안통발어업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부여(강화)

☞수산자원 보호,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필요함. 단, 부대조건 부여는 법률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이므로 부칙에 3년의 규제일몰제 적용하여 존속기간을
두고, 조속히법령을정비할것을개선권고

11) 신항만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신설1)

䤧심사내용

○승인받은 신항만건설사업계획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함.
(신설)

☞기존에시행령에규정되어있던사항을상위규범인법률에규정하려는것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취지에맞는합당한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12) 어획물운반등록등에관한규칙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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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변경및폐지신고는폐지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신고하여야하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첨부하여반납할수없을경우에는
그사유서를첨부해야함. (내용심사)

☞폐지신고를 일정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등록증
반납은 등록폐지된 등록증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반납할수없을경우에는사유서로대체가능하며미제출에따른불이익
처분이없으므로타당한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13)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강화3)

䤧심사내용

○주변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등 불명확한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기준을삭제토록하고, 품질관리, 유통중위생상문제에대한관리체계를생산·
출하 과정의 품질관리체계와 유통중 사후관리체제로 변경하는 등 산지유명도,
상품의차별화요건을추가함.(강화)

☞산지특산물과다른수산물과의차별성이인정되는수산물중에서품질심사후
품질인증을함으로써소비자의욕구에부응하고어업인의소득증대에기여할수
있을것이므로타당한기준이라고판단됨. 농산물품질인증의기준과유사하여
원안의결

○유전자변형수산물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는수산물에대해서는‘유전자변형
수산물포함가능성있음’으로표시하도록추가함.(강화)

☞유전자변형 생물체 개발에 앞서 있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이 향후 동 물품의
교역을 확대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까지 표시토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7조에서도 같이
규정하고있음. 다만, 유전자변형수산물에대한검사방법이미개발상태, 유해성
자체에대한논란이있는점등을감안하여존속기한5년을설정하여운영하도록
개선할것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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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자격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검역)시 자격취소
(자격정지 3월), 검사기관의공신력저해시자격정지 6월(1월) 등검사원(검역관)의
자격취소및정지기준신설(강화)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은사람이먹는식품으로써검사원(검역관)은국민의건강,
소비자의신뢰확보, 국가신인도제고, 어업인의소득증대등을위하여그품질,
위해물의혼입여부등을검사기준에따라정확하고철저하게하여야함. 따라서
이를어기거나부정한방법으로검사(검역)를한경우그에대하여응분의조치를
하는것이필요하며, 타법령의경우와비교하여적정한수준이라고판단됨. 

다만, 검사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검사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소속 검사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오가 없는 검사원의 자격을 정지
시키는것은‘자기책임의원칙’에반하여검사원에게연대책임을부과하는것으로
법적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음. 따라서이조항은철회할것을개선권고

14)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강화2,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품질인증 표시항목중 생산연도, 무게(식품위생법에 규정) 등을 삭제하고, 생산자
(생산자단체)의명칭, 주소, 전화번호, 친환경수산물여부등은추가토록함. (강화)

☞제조공정 서류는 수산물가공업 등록시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제조공정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시항목 중 생산자
명칭과연락처는소비자의알권리및신뢰도확보차원에서필요하다고판단되고,
친환경수산물표시는어업인및소비자모두에게이로운점임을감안할때합당한
조치라고판단됨.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표시할 수
있도록개선권고(*품질인증유효기간2년)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내용으로 사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장의주소(지번),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또는냉장·냉동실등의주요시설
등을규정함. (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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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상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고기준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신고가
아니라 단순히 변경신고만 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요시설의변경은품질과직결되므로신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
다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냉장·냉동실, 어유(간유)
가공업의경우자숙솥, 압찰기, 분해조, 정유조, 저유조, 냉장냉동업의경우냉동
기기’로개선권고

○수산물등에대한검사및이식용수산물검역의검사원및검역관의자격전형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으로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90점이상으로함. (내용심사)

☞검사원 및 검역관은 식품의 안전성과 수생질병을 검사·검역하는 자로 국민의
건강과수중생태계를보호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 기준은현행예규에서정하고
있는 것을 부령으로 상위입법화 하는 것으로, 실기시험 기준이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나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고,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었던점을감안할때타당한기준이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식용으로서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해물질 검사 실시를
추가토록함. (강화)

☞현재 이식용(수입) 수산물 중 판매용 활어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중금속,
항생물질)를하고있으나, 낚시터방류용어류및양식용치어에대하여는안전성
검사를실시하지않고검역(질병검사)만실시. 양식용치어의경우양식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낚시터 방류용 어류는
낚시인들이 식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식용으로서의안전성확보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을보다명확히하여‘낚시터
방류용어류’로개선권고

15) 선박설비기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선원실면적증대, 레이다반사기성능기준보완, 검사용접근설비의설치대상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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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과선박에설치하는취사용및난방용액화석유가스설비기준및설치기준
신설등선박의시설기준을규정(강화)

☞선원실면적은국제노동기구의국제해사협약을수용하는것임. 액화석유가스설비
관련사고예방을위해육상설비외에선박에대해서도규정하려는것이며, 레이다
반사기기준관련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사항을수용하는것임. 국제해상인명안전
협약의 규정에 따라 대형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검사시 검사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검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접근설비 설치 및 지침을 작성·비치를
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의결

16) 해운법중개정법률안(강화3,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외국인이국내항과외국항간에서해상여객운송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해양
수산부장관에게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도록함. (강화)

☞외국인도최초입항전국내항에서준비가갖추어진다음에취항하도록할필요가
있으며, 외국인이경영하는여객선도우리국민이이용하므로여객의안전과재산
보호를위하여일정수준의조치를하도록할필요가있음. 
항공법등유사입법례와비교하여도적정한수준이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강화)

☞여객선은 도서주민의 생활교통수단으로써 공익성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그
휴업기간을제한할필요성이있고, 항공법, 철도법등유사입법례와비교하여볼
때적정한수준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현행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을, 한국
해운조합이운항관리규정에대해심의를하도록추가함. (강화)

☞운항관리규정은 여객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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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타당성여부에대하여심의를받도록해야할필요성이있고, 현재고시로
운영중인사항을상위입법화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등에대하여행정제재를할수있는경우에대하여‘이
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에위반하거나면허또는등록에붙인조건에
위반한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관련 법률 위반시
면허(또는 등록)의 취소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해당 조문을 일일이 열거
명시함. (내용심사)

☞현행 법률에 행정제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그범위는현재시행령제9조제1항관련별표1에서규정하고있는근거
규정을 옮겨온 것이며,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와 예측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그내용도타당한것으로판단됨. 

다만, 사업정지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것과관련규정을보다명확히하기
위하여 안 제21조 제1항과 안 제38조의 본문의 내용 중 안 제21조 제1항의
본문을‘--一部또는全部의정지(당해事業者가保有중인旅客船의一部에대한
港灣에의 入·出港의 정지를 포함한다)를 命하거나 3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를‘--일부또는전부의정지(생략)를명할수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정지가당해사업의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기타공익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로 개선하고, 안 제38조의 본문 중‘--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과징금을부과--’를‘--사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그사업의정지가당해사업의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기타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부과--’로개선권고

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강화1)

䤧심사내용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것을추가로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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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어업여건을고려하고일정한지역을정하여동력기관이
부착된보트또는잠수용스쿠버장비의사용을허용할수있도록함. (강화)

☞동력보트나잠수용스쿠버장비를이용하여레저차원을넘어선과도한유어행위를
제한하여어업인과의마찰을방지하고, 어족자원을보호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18)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어도설치협의서에 첨부할 서류에 어도설치계획서, 어도설계도,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를 규정하고, 어도설치후15일이내에어도설치결과서를제출(사진첨부)
하고어도시설사후관리부를비치하여매년 1회이상점검및기록을유지토록함.
(내용심사)

☞설치할어도와설치한어도에대한적절성여부를평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사본을첨부하도록개선권고

19)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강화1,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안전관리책임자자격요건에안전관리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추가함. (내용
심사)

☞훈령으로운영해오던것을상위입법화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판단되나요건을
명확하게 하여‘승선경력 또는 선박운항분야 경력, 안전관리체제 등에 관한
지식을갖춘자’로개선권고

○안전관리대행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요건에 안전관리대행선박의
소유자를추가함. (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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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신소유자가 선박등록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종 증서를 교부할 때,
안전관리대행등록증도재교부하여주면되므로철회권고

○사업장및선박에대한확인·진단등을할수있는요건에기타해양수산부장관이
법또는법에의한명령의위반여부및안전관리체제의적정한시행여부를확인
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추가함.(강화)

☞지도감독할수있는요건을명확히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개선권고

20) 도선법중개정법률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도선사의 정년이 65세로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정년 연장이
가능한것을정년연장을폐지(*법률개정후면허받은도선사부터적용)함.(내용
심사)

☞국무총리주재규제관계장관회의결정사항(’05. 3. 31)으로도선사의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고 유능한 도선사를 확보하고, 도선사 노령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21) 부선의구조및설비등기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종전에는유인부선에2개의구명부환및최대탑재인원과같은수의구명동의를
비치토록 하였으나, 예선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의 규모를 예선과 부선의
최대탑재인원을 합산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구명설비의 비치기준을
변경(강화)

☞본기준은부선에관한규정을정하고있으므로, 예선에대한규정을정하는것은

434

435

제6절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법리상맞지아니하고,‘선박구명설비기준’에반영해야할사항이라고판단되어
철회를권고

22) 강선의선체구조기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강선의선체구조기준의창구덮개판치수산정시적용되는하중상향조정1~1.75ton/
m2→2~3.5ton/m2, 창구코밍 부식여유두께 상향조정 5mm→6mm로 규정하고,
창구덮개구조산정기준의목제창구덮개를지지하는간이보가강재인경우최대허용
처짐은 스팬의 0.0044배, 강제창구덮개의 최대 허용 처짐은 스팬의 0.0056배로
규정함. (강화)

☞선박의안전확보를위하여국제협약사항을수용하는것으로, 타당한조치라고
판단되어원안의결

23)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검정기준(고시) 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대상품목을현행137종에서144종으로확대
(7종추가)함.(강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제도는 제조업체의 생산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IMO 등 국제기구 결의사항 등 이미 채택되어 발효중인 국제기준을
준수하기위해형식승인대상품목을확대, 성능시험기준을추가하는것은타당한
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24) 카훼리선박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고시) 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차량갑판과 램프갑판 두께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현행 갑판 두께를 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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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규정이 없는 것을, 차량갑판, 램프갑판 두께 산정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카훼리선박의복원성기준도현행24m 미만카훼리선박의복원성기준판정기준이
없는것을 24m 미만카훼리선박의복원성기준판정기준을신설하여적용토록함.
(내용심사)

☞선박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는것은필요함. 현행
규정은 미비하지만, 1964년 이후 선박검사기관에서는「한국선급 적용지침」을
적용하여갑판두께를검사하고있어, 동사항을고시에반영하기위해개정하는
것이며, 카훼리선박은차량을탑재하여운항하므로전복사고의위험이상존하고
있어안전운항을위해서는명확한기준에의한복원성확인이필요함. 

2001.4월 이후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선박검사기관에서는 개정안의
복원성 기준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중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원안의결

25) 선박직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외국인해기사의승무자격증교부신청및교부, 승무자격증의발급을위한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소형선박의 기준톤수
변경에 따른해기사 면허의 변경은소형선박톤수를 30톤→25톤하고 톤수변경시
해기사면허도변경토록하며, 25톤이하는소형선박조종사, 26~30톤은6급항해사,
6급기관사이상으로변경하고면허변경유예기간은3년으로규정(내용심사)

☞국제협약(STCW, 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에
따른 승무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라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발급을위한세부절차를규정한것으로써적정하다고판단되며, 국제
톤수제도변경에따라소형선박의톤수조정은적정하며, 소형선박톤수조정에
따라해기사면허변경등을위하여유예기간3년을둔것은적정하다고판단되어
원안의결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은 조직 및 운영계획, 교육시설 현황,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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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자격, 담당과목·시간, 교육과목및교육시간, 교육기관의예산내역, 정관
등을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청토록하고,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선박및항만보안에관한사항등을교육토록함(내용심사)

☞외국인해기사의승무자격증제도도입에따라한국국적의외항선을타는외국인
해기사가 알아야할 국내법령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외국인해기사의교육기관지정및해제절차, 국제협약및국내해기사자격취득시
요청되는수준(법령에대한시험)보다완화된최소한도의법령교육은필요하다고
판단되어원안의결

26)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일부개정령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갑판상의 화약류 적재방법에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6m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적재할것을추가하고, 화약고종류를변경(밀폐형, C형, A형)하고, 설치요건만을
규정, 구조조건등을삭제하여단순화, 선박내고압가스의충전행위를금지하여
국제협약을준수토록규정(내용심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험화물의 해상
운송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7) 선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내용심사5)

䤧심사내용

○국제협약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외국항 입출국시 소지의무에 따른 선원신분
증명서의교부, 재교부및교부제한등의세부절차등을규정(내용심사)

☞국제협약(ILO)에따라’05. 6. 1일부터외국항출·입국선원은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므로, 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한 세부절차 및 내용은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수준에서이루어져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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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가입등체불임금청구및지급절차등을규정한것으로, 체불임금
청구는파산선고등으로부터2년이내, 체불임금지급은보험업자등은청구일로부터
7일이내로규정함. (내용심사)

☞육상근로자는임금채권보장법( ’98.7)에임금을보장받고있어, 노사정합의(’04.
8)에 따라 선원임금보장을 위해 도입된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시행을위한하위법령의세부절차는적정하게규정되어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
원안의결

○쟁의행위가 금지된 위험물 운송선박의 위험물 종류를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방사선물질, 화약류, 산화성물질, 부식성물질, 유해성물질 등 총 7종으로 규정
(내용심사)

☞선원의노동권보장을위하여포괄적으로제한하던쟁의행위를명확히규정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선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규제 법정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원안의결

○선원 교육과정에 고속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
승무원이교육받도록함.(내용심사)

☞국제협약‘고속선안전에관한국제코드(HSC Code)’에따라국제항해에종사하는
고속선승무원의교육과정신설은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선원건강검진기관을병원에서의원급으로확대함으로써의원의시설기준을정하고,
해양청장에게신고토록함.(내용심사)

☞의료법에따라의원의시설기준을정하고, AIDS 등검사를위해시설기준적합
여부를해양청에신고토록한것은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28) 선박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강화1)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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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미만어선, 추진기관이없는선박, 호수·하천안에서항행하는선박을제외한
모든선박의무선설비비치를의무화함. 면허어업또는연안어업종사하는현존
어선은 기 설치 장비 인정하고, 신조어선은 건조시부터, 기존 선박은 2007~
2009년까지단계별시행(강화)

☞다른 선박간에 기본적인 통신수단을 확보하여 충돌사고 등 긴급시 교신이
가능토록 하여 해상에서의 인명,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화의
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29) 선원법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건강진단 미수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함.
(내용심사)

☞규제개혁기획단의‘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05.3)’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건강
진단 미수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로전환하며부과수준을완화하는것으로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30) 선박직원법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당해선박직원을계속승무시켰을경우3백만원이하과태료부과 (내용
심사)

☞규제개혁기획단의‘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05. 3)’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을과태료로전환하는것으로서, 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31)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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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심사내용

○수산업법개정(’05. 3. 31)에따라육상해수양식어업이신고어업에서허가어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립예정지내에서 새로운 권리 설정제한 예외대상자로 육상해수
양식어업을추가(내용심사)

☞보상비증가, 불필요한분쟁예방등을위하여시행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
매립예정지내의권리설정을제한하고있으나, 해상종묘어업또는구획어업등
타허가어업과의형평성, 기허가받은어업의권익보호, 매립사업자와불필요한
보상비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허가어업으로 바뀐 육상
해수양식어업을권리자에추가하는것은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공유수면매립으로인하여피해가예상되는구역의범위를매립예정지에인접한
공유수면으로한정하였으나, 인접한토지를추가함. (내용심사)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공유수면뿐만아니라이미인접토지소유자까지권리자로
인정하고 있고 매립으로 인해 인접 토지에 대한 피해 발생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원안의결

32)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강화4)

䤧심사내용

○공유수면매립면허시 제출하던 서류 일부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 제출토록
규정(*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강화) 

☞매립면허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부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시 제출하도록 하여 매립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무분별한
매립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시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토지이용
계획서를제출토록추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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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토지이용계획이 매립면허시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원안의결

○공사시행을위한실시계획인가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및매립면허의토지이용
계획이변경된경우토지이용계획서를제출토록추가(강화)

☞매립공사시행을위한실시계획인가단계에서임의로토지이용계획변경을방지
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당연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신청시토지이용계획서를제출하도록함.(강화)

☞매립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토지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나, 제출서류를 개정안‘토지이용
계획서’보다는‘변경전·후토지이용계획서’로명확히할것을개선권고

33) 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관한규정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선원법시행령」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등운영과관련한사항을규정함.(내용심사)

☞’05. 3. 31 개정·공포된선원법시행을위하여고시를제정하는것으로서, 선원의
체불임금지급보장을위해선원법및시행령에서위임한범위안에서규정하고,
타법의유사사례를볼때고시제정안은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34) 항만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원활한예선운영을위하여선·하주단체에서추천하는예선이용자3인, 예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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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추천하는예선업자대표 3인, 예선사용자대표와예선업자가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내용심사)

☞예선운영협의회에 각 분야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항만이용자의 의견이
골고루반영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 특히도선사를포함토록한것은
현지에서 예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 협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이므로원안의결

35) 도선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도선운영중앙협의회는위원중에서호선하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
9인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은선주단체에서추천하는자 2인및하주단체에서
추천하는자1인을포함한도선이용자대표3인등해양수산부장관이위촉하는자로
하며, 지방협의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에서지방해양수산청장이위촉하는홀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은관할
도선구의 도선이용자대표 3인이내,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인 이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관련 담당과장 및 도선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추천하는해운항만전문가2인이내등에서지방해양수산청장이위촉하는
자로함.(내용심사)

☞항만이용자의의견수렴을원활히하여도선이용자의권익을향상시키고자하는
사항이므로원안의결

36) 도선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도선약관의 기재사항중 도선이용자의 특정도선사에 대한 선택·기피에 관한
사항을추가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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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도선사운영협의회의 약관중 도선이용자의
권익보호를위하여도선사이용의선택, 기피사항을추가하는것으로원안의결

○도선구역(별표제4호), 강제도선을받아야하는도선구(별표제5호), 도선구간(별표
제6호) 등을확대함. (강화)

☞부산신항개장에따른도선구역의확장과, 불합리한목포항의도선구간재조정,
울산항 항로고시 변경에 따른 도선구간을 제조정하여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보호를위하여개정하는것이므로원안의결

37) 위험물선박운송기준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국제해사기구에서병독을옮기기쉬운물질을담는용기에대한시험기준을새로이
정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세균등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담는 용기의
시험기준을 신설하고, 2개의 물리적 성상을 갖는 위험물은 성상별로 세분하여
국제연합번호를부여하며, 대형금속용기에담아운송할수있는위험물의범위를
확대지정함.(*대형금속용기사용가능위험물1,427종에612종을추가함) (내용심사)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이 국제협약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위험화물의 취급 및 해상운송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물수출입업체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서국내법을정비하고자
하는것이므로원안의결

38) 선박법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선체밖에 추진기관(일명 船外機)을 붙인 선박과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중
추진기관을설치한범선을등록대상선박으로추가함. (강화)

☞소형레저용선박에대한소유권을공시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고, 국민소득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향상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레저용 선박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가입 등 안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소형 레저용 선박을
등록대상으로규정하여이러한문제점등을해소하고자하는것이므로원안의결

○소형선박이제10조의규정에위반하여선박국적증서의비치를하지아니한선박법
위반자에대하여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토록함. (강화)

☞등록대상으로규정된소형레저용선박의체계적관리를위하여미등록시과태료
를부과하고자하는것으로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39) 낚시어선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소형낚시어선을 총 톤수 3톤미만으로 규정하고, 낚시어선 승선정원과 승객
준수사항은갑판실외부에부착토록하며, 강풍·태풍·해일·풍랑주의보시, 시계
1㎞이내제한시, 기타해상상황악화시에는출항을제한(내용심사)

☞낚시인구의급증과소규모어선의안전사고증가추세등을감안할때3톤미만의
낚시어선을 관리하기 위한 지정제도는 소규모 낚시어선의 승객 안전관리에
필요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낚시어선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승객 구명조끼 미착용
10만원, 승선정원또는고시사항미게시10만원) (내용심사)

☞낚시인구의 급증과 소규모 어선의 안전사고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
낚시어선지정에따른‘승객의구명조끼미착용’,‘정원초과, 준수사항미게시’등
위반시에법제23조제2항에 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해과태료
부과는승객안전관리에필요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40) 어촌어항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신설1, 강화3, 내용심사7)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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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인한국어촌어항협회의‘정관의제·개정’‘해산’‘회장의선임’등에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고, 협회의‘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매
회계년도사업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토록함. (신설)

☞법제57조의규정에의해설립되는한국어촌어항협회는어촌및어항의발전을
위한기술개발, 조사·연구, 홍보등정부의위탁사무를수행하는점을감안한
다면, 정부의지도및관리·감독을위하여정관변경등에대한인가또는승인,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 제57조에서는 협회의 정관기재
사항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시행령안은
법률이정한위임범위를초과하고있고, 일부내용은규제개혁단의’05년도준공
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완화대상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므로 정관의 변경 인가,
보고의무, 시정요구는다른법률과비교검토시법률에서규정하여야할사항
으로판단되는바향후법률개정시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개정안은철회할
것을권고

○어항개발사업허가 신청의 우선순위(*1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2순위 : 수협,
어촌계, 3순위 : 한국어촌어항협회, 4순위 : 민간사업자)와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시검토사항, 허가신청서식및허가절차등을규정(강화)

☞어항개발사업을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시
검토사항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함. 다만, 안 제24조
제3항의 어항개발사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법의 위임근거가 미흡하고, 민간
참여의제약이될우려가크므로삭제를개선권고

○어항시설의사용또는점용의허가시우선순위를정하고, 어항관리규정(훈령)에서
정하고있는허가기준을시행령에상위입법화(강화)

☞이해관계자의어항시설사용또는점용허가신청에따른허가절차등을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34조의 허가기준중 제1호의 허가우선
순위는법의근거가미흡하고, 경쟁제한적요소가있으므로삭제를개선권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금지행위에 어항구역내 어선수리소(선양장)외의 장소에서
선박의수리또는도색작업금지, 어촌관광구역안에서의어구건조, 선박의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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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등어촌관광기능저해행위금지를추가함.(*법령위반시2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 (강화) 

☞어항내 금지사항의 신설(어선수리소 이외에서 선박수리 또는 도색작업, 어촌
관광기능저해행위) 필요성은인정되나, 해양수산부의자체규제심사시제시된
바와 같이 규제사항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어렵고,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어 삭제를 요구한 사항으로, 자체 규제심사
결과가타당하므로동조항의철회를권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승인이 아닌 신고대상 또는 공고 및 열람의
제외대상이되는경미한사항의범위를규정(내용심사)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승인받은수협, 어촌계등의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중
대통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할경우승인이아닌신고토록함으로써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원활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판단됨. 

다만, 시행령제10조제1호와제2호는논리적모순이있으므로시행령안제10조
제1호의조문을‘사업의명칭, 목적, 사업의개요등단순한사항의변경’으로수정할
것을개선권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의준공보고서서식및준공확인필증의서식을정하고, 어촌종합
개발사업 완료시 책임감리대상사업으로써 당해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준공검사조서를첨부하여제출하는경우준공확인을받지아니하도록함.(내용
심사)

☞하위법령에위임된어촌종합개발사업의준공확인을위한서식및절차, 철저한
시공감리를 실시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준공확인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수협, 어촌계등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준공확인필증을받기전어촌종합개발
시설을사용하고자할경우사업승인기관에준공전사용신고및허가절차등을세부
규정(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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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촌계 등이 조성 또는 설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준공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승인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승인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정하여사업시행자의편익을도모하려는것으로적정함. 또한자체규제심사시
사용신고서의처리기한을14일에서7일로단축하여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자
하는것으로원안의결

○법 제9조제1항에 위임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 목적외의
용도로사용, 다른자에게양도·임대또는사용시승인절차와사용승인기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건축물 면적의 30% 이하를
목적외로사용등)를규정(내용심사)

☞법제9조에위임된어촌종합개발시설의당초목적에사용할수있는목적외사용
승인절차와승인이필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규정을비교시적정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승인신청시 처리기간을
7일로정하는등세부절차를규정(내용심사)

☞활용가치가 떨어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절차를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폐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
(*준공전사용신고의경우의처리기간은3일임)

○법 제31조의 규정의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처분의 제한 등의 사항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및 등록규칙을 준용토록 규정
(내용심사)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등록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및등록규칙을준용하도록규정하려는것으로
적정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어항시설의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의처리기간은 7일, 권리의무의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은3일로규정(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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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등의 사항은 기존 법령의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으로적정하게규정되어있음. 다만, 어항시설의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 처리기간 현행 7일 → 3일,
권리의무의승계신고: 처리기간: 현행3일→1일) 

41)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개정안(신설1, 강화1)

䤧심사내용

○「선박투자회사법」개정으로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선박운용회사의허가요건으로사업계획은수지전망이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건전한 금융질서에 합치되어야 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주주는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 이상을소유하거나사실상지배력을행사할
수있어야하는주주로규정(강화)

☞선박운용회사는 투자자 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선박금융을 조성하는
선박투자펀드의실질적인운영주체로선박투자회사를설립하여선박을확보하고
이를운용하여발생한수익을투자자에게분배하는역할을하고있음.
주요주주의요건을강화한것은소수의주요주주에의한경영권독점및그에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선박운용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소유 제한
등의내용을규정하여궁극적으로는투자자의투자위험을없애고자하는것으로
선박운용회사의 사업계획과 주주요건을 관련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투자자보호에필요한사항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선박운용회사는 설립자본금 중 일정금액(40억원) 이상을 최저순자산액으로 상시
유지하여야함. (신설)

☞「선박투자회사법」제34조의 2는 선박운용회사가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최저순자산액을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어설립자본금중
일부를 최저순자산액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투자자보호에기여할것으로판단됨. 이와관련, 최저순자산액(순자본)을
40억원으로 규정한 것은 자본금의 위장납입·납입후 출자자에 자본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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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자산매수등의투자자본금을회수하는폐단을방지하여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함으로써투자자보호에필요한금액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42) 선박안전법전부개정안(신설10, 강화22, 내용심사5)

䤧심사내용

○해상에서의안전운항을위하여 2톤미만선박등에대하여도감항성및최소한의
안전기준을지키도록함.(강화)

☞2톤미만 선박 등과 13인 이상 이용하는 수상호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대하여도 안전검사를 추가하여 해상에서의 선박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원안의결

○정기검사시 일정기준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선체두께를 계측하도록 함.(*강화
플라스틱선을제외한선령10년이상선박) (강화)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검사준비사항으로 규정된 것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선저구조부재에 대한 계측으로써 규제강화의
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유조선, 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 제외)은 선체구조
부재의두께확인선박검사를추가로받아야함. (강화)

☞SOLAS 협약에 의한 강화된 검사(ESP)를 수용하여 타 선박에 비하여 선체의
피로도가심하여쉽게선체손상을입을수있는산적화물선과사고시대형해양
오염을발생시키는선박에대한안전확보를위한것으로원안의결

○부선등 구조물을 예인하는 예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예항검사를 받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예항검사에 합격한 예선에 대하여는 예항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예항검사합격증명서를교부토록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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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등구조물의예항과관련하여과도한예인시발생할수있는충돌, 좌초등의
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한것으로규제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나, 검사에대해
부령으로정하도록하고위임범위를정하지않고조건을부과하는것이타당하지
않으므로이를삭제할것을개선권고

○대형 해양사고 및 유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시 출항정지된 국적선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할수있도록함. (강화)

☞특별검사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특별점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제적신뢰도를향상시키도록하는것으로원안의결

○선박을건조하거나개조하는경우도면승인을받도록함. (강화)

☞선박건조의신뢰도를높이고부실건조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것으로원안의결

○선박을건조하는경우승인된도면에따라건조하여야하며, 건조검사를할수없는
도입선박에대하여도건조검사에준한검사를받도록함. (강화)

☞선박건조의신뢰도를높이고부실건조를미연에방지하며, 도입선박의검사미필에
따른 운항중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선박검사증서등에기재된조건을준수하도록규정함. (강화)

☞해당 선박이 지켜야 될 항해 조건을 준수하며 운항하게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로해양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것으로원안의결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사업장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우수사업장으로지정될수없도록함.(강화)

☞우수사업장의취소후일정기간재지정을받지못하게함으로써우수사업장으로
하여금철저한제조및정비를하도록하여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품질확보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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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제고를위한것으로규제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나, 
취소후우수사업장으로재지정될수없는기간2년은과도하므로1년으로단축
할 것과 민원인에게 적용되는 우수사업장 지정기준을 고시에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시행규칙에서정하고, 지도감독강제의무를필요시하도록할것을
개선권고

○형식승인을받은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을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의변경승인을받도록하고, 성능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받도록함. (내용심사)

☞형식승인 변경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1항의‘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으로수정하여현행과같이시행규칙으로정할것을개선권고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시험을거쳐야 하며, 이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및
효력정지에관한요건을정함. (강화)

☞형식승인시험능력이부족한지정시험기관에대하여지정취소등을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안전성 확보 및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규제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구조적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형식승인시험을 거쳐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함.
(내용심사)

☞컨테이너의 구조변경시 새로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변경절차를규정하기위한것으로써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컨테이너소유자는 컨테이너의 상태와 안전승인판의 표시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수점검기준에 따라 보수점검을 하고 그
점검사실을표시하도록함. (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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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수송및취급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써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정점검 법인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강제의무를필요시하도록개선권고

○누구든지안전승인판이부착되지아니하거나증인이표시되지아니한컨테이너를
해상화물운송에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 파손·균열등으로인명과선박의안전에
위협이될수있는컨테이너를발견하면지체없이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고토록
함.(강화)

☞컨테이너의수송및취급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써규제
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현행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시로
만재흘수선기준을정하도록함. (*현행24m이상선박→12m이상선박, 12m이상
여객선및위험물산적운송선박→여객선및위험물산적운송선박) (강화) 

☞전복등해양사고가 24미터미만선박의과적이원인이되고있어이들선박의
과적을방지하여안전항해를할수있도록대상선박범위를확대한것으로규제
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선박의항해상위험방지를위하여복원성유지에관한기준및대상선박범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로 복원성기준을 정하도록 함.
(*현행24m이상의연해구역항행선박→12m이상선박) (강화)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한 선박의 복원성기준 및 대상선박의 범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하는것으로원안의결

○선박소유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선박에구명신호서
등항해용간행물을비치토록함. (강화)

☞국제협약(SOLAS)을 수용하고,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해도, 항해지침서,
등대리스트, 항로고시, 조석표 등의 항해용 간행물을 비치토록 하는 것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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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나, 안전에관련된비치하여야할항행물의종류는
대통령령에서, 비치방법은해양수산부령에정하도록개선권고

○선박소유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선박의항해선교의
시야를확보하여야하고, 선교와조타기가설치된장소간에통신장치를설치토록함.
(강화)

☞국제협약(SOLAS)을 수용하고, 선교의 시야확보 및 선교와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간의의사소통으로선박의안전항해를위한것으로써규제강화의필요성이
인정되므로원안의결

○하역장치및하역장구를갖춘선박소유자는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이를표시하여야함. (강화)

☞선박에서 적·양하에 사용되는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하여 제한하중 등을
규정하여 하역작업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하고,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상위 입법화 하는 것으로써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원안의결

○선박소유자는 하역장구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하역설비기록부에 기록을
하여야하고, 하역장치및하역장구에관한서류를선내에비치하여야함. (내용심사)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상위 입법화하는 것으로써 하역장구의 안전성
확보로화물의하역작업시인명의안전을위한사항으로원안의결

○운송중선박또는승선자에게위해를미칠수있는화물을운송하는화주는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토록 함.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결핍을
일으킬수있는산적화물운송시가스또는산소농도를측정할수있는기기및그
사용설명서를선장에게제공함. 또한, 선장은소독을위하여살충제를사용할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안전조치를취하도록함. (강화)

☞국제협약(SOLAS)을 수용하고, 운송중 화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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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사전에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살충제사용시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원안의결

○선박소유자는화물및화물단위체의안전운송을위하여포장·저장또는고박등에
관한기준에따라확인및안전조치등을취하고운항토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받은화물고박지침서에따라적재및고박을하도록함. (강화)

☞현행해양수산부령(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제277호)에서규정된것을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박 및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원안의결

○선박소유자는산적화물을운송하기전에선장에게선박의복원성, 화물의성질및
적재방법에관한정보를제공토록하고, 해양수산부령에의한안전조치를취하도록
함. (강화)

☞국제협약(SOLAS)을수용하고, 산적화물의운송중화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
인명 및 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 등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
되므로원안의결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화성이 높은 연료유, 윤활유
등을사용할수없도록함. (강화)

☞국제협약(SOLAS)의관련규정을수용하고, 기관의화재사고예방을위한것으로
규제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이 법(제45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변경시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공단의임원은이사장을
포함 7인으로 하고 공개선임절차에 의하며, 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에해당하는자는임원으로될수없도록함. 임·직원은
직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도록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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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시의승인, 전문직종의유능한인재의임원임명, 공무원에임용될수
없는 자 등 임원의 자격제한 및 겸직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정한사항을상위입법화하는것으로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과 협정을 맺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하여그협정기간에대하여정하고, 공단및선급법인의요건및자체규정의
승인등에관한사항을규정. 또한, 선급법인규칙이이법보다완화되는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신설)

☞국제해사기구(IMO)의 정부대행검사기관(RO)에 대한 관련규정을 수용하고,
정부대행검사기관에 의한 선박검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를수행토록하는것으로규제신설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선체의 두께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계측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두께계측업체에서계측할수있게하고, 이에따른지정·감독및수수료등에관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도록함. (신설) 

☞선체의 두께계측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수행토록하는것으로규제신설의필요성이인정됨. 다만, 선박두께의
확인이 선박안전 등에 중요하므로 지정 및 취소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 검정 및 안전승인판에 검사증인 표시에 관한 업무를
고시로지정하는검정기관에대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이에대한지정및
감독등에관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도록함. (신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 이에따른감독등에관하여규정한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요건은 일반적으로
법률이나대통령령으로규정하는바컨테이너지정검사기관의지정, 취소요건은
대통령령으로정할것을개선권고

○위험물의검사또는승인에관한업무를고시로지정하는검사기관에대행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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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근거를마련하고, 이에대한지정및감독등에관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함. (신설)

☞위험물의검사또는승인과관련한업무에대하여대행기관으로하여금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 이에따른감독등에관하여규정한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요건은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은
대통령령으로정할것을개선권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정위반 등의 사유시 업무대행을
취소하거나정지할수있도록함. (신설)

☞현행 선급법인의 취소규정에 추가하여 공단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여
검사등업무를성실히이행토록하기위하여업무정지또는업무취소의필요성은
인정되나, 성실한 업무 미이행 등의 경우 자의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업무대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여업무정지등을처분할수있도록개선권고

○국가는 대행검사기관이 정부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시 정한
금액을한도로책임을제한할수있도록함. (신설) 

☞검사대행기관의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책임범위,
국가의 구상권 등을 규정하여, 대행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신설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선박소유자, 대행검사기관, 우수사업장 및 각종 형식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감독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보고할수있도록하며, 자료검토
결과에따라사전에해당기관에통지하고필요장소에출입하여선박또는시설
등에대한조사를할수있도록함. (내용심사)

☞현행 규정에 형식승인시험기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일부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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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고, 이들기관에대한관리·감독으로부적합선박또는시설등이없도록
예방하는것으로규제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항만국통제(PSC)는 국제협약(SOLAS)을 수용한 것으로 현재 국내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수리 등의 시정조치, 구조 및 설비
등의현저한결함시에는출항정지에관한사항등을규정함. (신설)

☞국제적인기준미달선박의운항을사전에예방함으로써해양사고에의한선박과
선원의사고를방지하고또한, SOLAS 협약당사국으로서협약규정을수용하기
위한것으로규제신설의필요성이인정되나, 항만국통제시사용되는국제협약은
대통령령으로, 기준미달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고시가아닌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도록개선권고

○선박의감항성, 거주설비등안전설비의결함발견시결함사항의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함선박의 출항정지 및 신고자 신분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신설)

☞한국원양어업협회 등의 의견처럼 거주설비, 위생설비는 고의신고 남발이
우려되므로향후제도운영후필요시추가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1단계에서는
감항성, 안전설비에관한부분에한정하여신고할것을개선권고

○공단또는선급법인의선박검사원자격은선박검사관(제71조)의자격을준용토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법령 등의 위반시에는 해당 기관에 해임
또는직무정지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 그결과를보고토록함. (강화)

☞현행 해양수산부령「선박검사원 자격등에 관한 규칙」(제207호)을 이관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박검사의 신뢰성 및 안정성과 검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한것으로규제강화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신설되는 조문에 따른 수수료 납부항목을 추가하고, 대행검사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는경우에는그기준을정하거나변경시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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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이와 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행기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여건등을고려하기위한것으로규제신설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
의결

○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 총
26호에대하여200만원의과태료부과조항을확대함. (강화)

☞법령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43)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32)

䤧심사내용

○용수업자의 용수업 면허의 부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수관련
영업자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 심층수·심층수관련제품등의무상수거및검사,
영업관계의장부나서류열람등의조치가가능토록함.(신설)

☞심층수관련영업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고 심층수 관련영업 시설
등에출입하여심층수관련시설및제품을조사하는것은심층수를환경친화적
으로개발·관리하고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타당하다고판단됨.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용수업면허의부관’이법제14조에는부관을붙일
수있는근거가없으며, 자의적인부관부여는바람직하지않으므로이를삭제할
것을개선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별 취수해역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년 취수가능한
최대용량과 시·군·자치구의 장의 신청에 의해 취수해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용수업 면허사항과 그 용수구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함. 시·군·자치구의 장이
취수해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해역과 관련된 권리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명시하고이에대한관련권리자의동의서첨부필요(신설)

☞용수업사업등의안정적추진을위해서는‘원료(심층수)’의확보가중요하나정부가
매년 고시를 통해서 취수 최대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부가 허가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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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는필요시에만취수가능한최대용량을고시토록개선권고. 
또한 제13조의‘취수해역의 지정 및 고시’는 현재 시·군·구의 신청만으로 되어
있으나, 심층수 관련 사업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취수해역의 지정시 해저광물 개발 등 기존 사업과
상충가능성등이발생할수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이를관계부처협의가아닌
제8조의‘심층수정책심의회’에서 검토할 예정인 바, 제8조의‘심층수정책
심의회’에‘심층수기본계획및연차계획, ‘취수해역의지정’등대통령령에서정하는
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심층수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둔다’로개정할것을개선권고

○용수업면허부여이전취수해역별로용수업자선정계획을공고하고, 용수업자의
취수상한설정, 용수업자선정의세부심사기준, 취수상한설정기준등에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에 대해서는 용수업
면허를제한하고, 용수업의유효기간은20년을초과할수없으며(*매5년마다연장
가능), 용수업의 양수인, 상속인 등은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고토록함. (신설)

☞심층수자원에대한국가의권리에기초하여국유재산사용권의영속화방지를
위한 용수업의 면허제도 도입, 20년간의 면허기간 및 5년의 연장기간 설정,
용수업양도시보고의무규정등은용수업의적절한관리·감독을위하여필요한
규제로판단됨. 다만, 제14조제5항용수업면허시부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는
세부심사기준, 취수상한 설정기준은 용수업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개선권고. 
아울러 제15조제4호 용수업 면허시 고려사항은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를
개선권고

○용수업자는실시계획을수립하고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 청구
가능. 확인을받은후용수업개시가능(신설)

☞용수업자의적정한관리를위하여생산시설의규모, 장치등이인가된실시계획
에따라설치되었는지를확인할필요성은있으나, 다만, 안제17조제2항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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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에 따른 행정기관의 확인 비용을 용수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유사입법(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편의적
이라고판단되는바이를삭제할것을개선권고. 아울러동법안제4항의표현이
모호한‘인가’등은‘인가절차및인가시검토기준’으로개선권고

○용수업자가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용수업면허혹은변경허가를받은
경우, 용수업면허의부관미이행, 심층수의수질이기준에미달한때등에는용수업
면허취소등가능토록하고, 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함.
(신설)

☞용수업자에게용수료의납입, 면허설정에따른관련의무의성실한이행을담보할
수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은심층수관련산업의발전과지속가능한심층수이용을
위해필요한조치라고판단됨. 
다만, 동법안제15조(용수업면허및용수업유효기간연장허가기준)에부관을
부여할수있는근거가미흡하므로안제19조제1항제3호에규정한부관의이행준수
규정은삭제할것을개선권고. 
아울러제19조제1항제5호의심층수수질이기준에미달시면허를취소하는것은,
심층수 수질이 사업자의 의지가 아닌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수해역을 지정·고시하여 사업을 전개한 용수업자에게는
과도한규제로판단되므로이를삭제할것을개선권고

○취수량을기준으로용수업자에대한용수료를부과·징수(신설)

☞물에 대한 사용대가는 타 법령에서도 지하수, 하천, 공유수면 등을 불문하고
징수하고있고, 재화에대한사용대가를지불하는것은타당하므로, 용수업자에
대한용수료부과는타당하므로원안의결

○먹는심층수제조업자, 먹는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을
먹는심층수평균판매가격의1000분의75를, 기타상업목적으로심층수를구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층수 평균공급 가격의 100분의 15를 부과·징수토록 하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담금과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할경우강제징수할수있으며징수한가산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납부토록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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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심층수 제조업자, 먹는심층수수입업자, 기타 심층수를 상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들은 심층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원인자부담
원칙’과‘수돗물우선정책’에부합되므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심층수의기준을고시하여야하며, 상업적으로유통되는심층수의원산지와성분
및함량등에관한표시기준설정가능(신설)

☞심층수에 대한 기준 설정은 심층수 용수업 등에 대한 지도·관리의 용이,
유사제품의차별화등을위하여필요한것으로판단되나, 법제4조정의에서처럼
‘바닷속깊은깨끗한자연상태의물’의기준을설정하는것은용이하지않으며,
심층수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심층수
수질기준설정은과학적인연구·조사를선행하여수질기준을조속히설정하되,
수질기준설정시에도사업자등에게영향을미치므로고시가아닌대통령령또는
해양수산부령에규정할것을개선권고

○용수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 및 급수
시설등을갖추어야함. (신설)

☞심층수의 취수 및 급수시설의 기준 설정은 깨끗하고 안전한 심층수의 생산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와 심층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용수업자는당해용수구역의심층수에대하여검사기관의검사를받아야함.
해양수산부장관은심층수검사의통일을기하기위하여심층수수질공정시험방법
을정하여고시하여야함. (신설)

☞심층수는 먹는심층수와 의약품·식품 등의 원료 등으로 활용되어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층수 수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정시험방법 고시, 심층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운영 등은 국민의
심층수관련제품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고국민건강에대한위해를예방할수
있으므로타당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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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업자·심층수관련 제품업자는 심층수 등의 검사결과를 관련제품에 표시
가능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상업적으로유통되는심층수의원산지, 성분및함량
등에관한표시기준을정할수있음(신설)

☞소비자로하여금심층수검사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하여양질의제품선택을
촉진케하는타당한조치라고판단됨. 다만, 법안제24조제2항과제28조는상호
중복, 상충될수있는바, 법령내용을재검토하여조문을명확히하던지, 조문을
통합할것을개선권고

○먹는심층수의성분, 제조방법, 보존방법및유통기한등에관한고시가능. 다만
수질기준에대해서는환경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바에따름.
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한먹는심층수의판매등금지(신설)

☞먹는심층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먹는심층수의 명확한 기준과
규격의설정이필요하며이를위반하는행위에대해서는엄격한제한이필요한
바이건규제는타당하다고판단됨. 

다만, 동법안제1항의‘제조방법, 보존방법’은사업자가자율적으로운영해야할
사항이라고판단되므로삭제할것을개선권고. 아울러먹는심층수의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지라도, 국민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 및
유통기한등을고시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할
것을개선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먹는심층수의수질검사와안전관리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
하며, 먹는심층수 제조업자는 먹는심층수에 대한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고시·도지사에게정기적으로제출해야함. (신설)

☞먹는심층수의제조및취급과정상의안전성을확보하여국민건강에대한위해를
방지하기위한것으로합당한조치라고판단됨. 
다만, 동법안제3항에규정된‘품질관리검사결과제출의무’의경우벌칙(제61조)에
제출의무 관련사항이 없고, 법 제10조에 규정된‘출입·검사·수거’등에 따라
공무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도점검이 가능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제4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먹는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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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제2항의먹는물관리법규정에따른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따를경우
별도로 먹는심층수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할 추가적인 실익은 없으므로
먹는물관리법을따르도록개선권고

○먹는심층수제조업자는품질관리인을두어야하며, 품질관리인은품질관리에관한
교육을이수하여야하고, 그자격은대통령령으로정함. 먹는심층수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업무를방해하여서는아니되며, 그로부터업무수행상필요한요청을
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신설)

☞먹는심층수의 제조과정과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품질관리인을 두고 품질관리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먹는심층수제조업자의
적극적인협조의무를규정한것은국민건강위해의방지를위해타당한조치로
판단되므로원안의결

○먹는심층수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아니한자와건강진단을받은결과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
있다고인정된자는그업무에종사하지못함. 건강진단의실시방법등과제조에
종사하지못하는질병의종류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함. (신설)

☞먹는심층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것은
먹는심층수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타당한조치라고판단됨. 다만, 건강진단의경우먹는심층수제조에직접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무요원, 운전원 등 먹는심층수의
직접적인제조에종사하지아니한사람은배제하고취수·정수또는배수시설등
직접심층수제조업무에종사하는자로한정할것을개선권고

○먹는심층수를제조하고자하는자는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함. (신설)

☞먹는심층수를제조하고자하는자로하여금적정한시설을갖추도록하는것은
제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보아 원안의결. 다만, 향후 시행규칙 제정시 이법 시행 이전에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을 고려하여 먹는 심층수의 안전성확보 및 지도감독을
위한최소한의시설로한정할것을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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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자가휴업등을하는경우시·도지사에게신고를하여야함. 한정치산자또는
금치산자등인경우에는먹는심층수제조허가를제한함. (신설)

☞일정한기준과자격을충족하는자에대해서만먹는심층수를제조할수있도록
하는 것은 먹는심층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먹는심층수의수질혹은먹는심층수생산시설이기준에미달된경우, 거짓또는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심층수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제31조 제1항, 제2항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 제32조 제1항 위반 등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며, 영업정지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
수산부령으로정함.(신설)

☞먹는심층수업제조업자에대해일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제조허가를취소하거나
영업장폐쇄또는영업정지를명하게할수있도록하는것은국민건강을보호하고
먹는심층수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됨. 
다만, 제1항 제4호의 법 제31조 제2항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
사항은 허가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법안 제61조에 처벌조항(1년이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벌금)이있으므로삭제할것을개선권고. 또한, 제32조제1항은
건강진단이행의무를부여한것으로인용조항을제32조제2항으로수정할것을
개선권고

○먹는심층수제조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서
설립되는법인이먹는심층수제조업자의지위를승계하며, 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
파산법에따른환가나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그밖의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설이나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종전
영업자의지위를승계함. 이경우종전의먹는심층수제조업자에대한영업허가는그
효력을 잃으며, 먹는심층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신설)

☞전 영업자와 법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후속 영업자와 일정 원인에 의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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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영업시설을 확보한 자에 대해서 전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먹는심층수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하며, 먹는
심층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된 먹는심층수에 대하여
통관절차완료전에관계공무원또는관계검사기관으로하여금필요한검사를하게
할수있음. 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인경우, 이법을어기어징역의실형을선고
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되지아니한자인경우, 제40조의규정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수입업 등록을
제한함.(신설)

☞먹는심층수수입업을하고자하는자에대한등록또는신고의무, 등록제한, 심층수
검사등의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됨. 

다만, 제1항과제2항의먹는심층수수입업의등록, 수입시신고조항은혼란을줄
수있으므로제2항을‘제1항에따라등록된먹는심층수수입업자가먹는심층수를
수입하고자할때에는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에게그
내용을신고하여야한다’로개선권고

○수입먹는심층수의수질이기준에미달된경우,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먹는심층수수입업등록을한경우등에는시·도지사가영업정지, 영업장폐쇄를
명하거나등록취소가능. 영업정지명령등의세부적인기준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신설)

☞먹는심층수수입·판매업에 대한 등록 취소는 먹는심층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먹는심층수수입·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적정한행정조치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먹는심층수수입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
때에는그양수인·상속인또는합병후에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서설립되는
법인이먹는심층수수입업자의지위를승계하며, 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 파산법에
따른환가나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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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설이나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종전영업자의
지위를승계함. 이경우종전의먹는심층수수입업자에대한등록은그효력을잃으며,
먹는심층수수입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1월이내에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바에
따라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신설)

☞전영업자와법적동일성이인정되는후속영업자와일정원인에의해서전영업자의
영업시설을 확보한 자에 대해서 전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허가에 따른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은먹는심층수의용기나포장의표시등에대해필요한기준설정
가능(신설)

☞일정한 용기나 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 등으로 먹는심층수 판매·소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다만, 법안 제28조의 검사결과의 표시와
중복되지않도록법령조문명확화필요

○수출용으로제조하는먹는심층수의기준·규격및표시기준은먹는심층수를수입
하는자가요구하는기준·규격및표시기준에의할수있으며, 먹는심층수제조업자가
수입하는자가요구하는기준·규격및표시기준에따라먹는심층수를제조하고자
하는때에는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증명하는서류등을해양수산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신설)

☞먹는심층수에 대한 기준은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고 수입국 기준에 적합한
먹는심층수를제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수출을활성화하기위한조치이므로
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층수의 조사,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해양환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경우에타인의토지에출입하거나, 타인이점유하거나사용하는시설등에
출입할수있으며장애물을일시적으로제거할수있으며, 타인의토지또는시설물에
출입하거나장애물을제거한경우에는이에따라발생한손실을보상하여야함. 출입
등을하고자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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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수의수질, 주변지형, 해양환경등에대한기초자료를기반으로심층수취수
해역의선정, 용수업면허등을위하여타인의토지등에출입시발생하는침해를
최소화하고적정한보상을위하여동규제는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심층수관련영업자는 취수장치의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층수관련영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조사등을실시할수있음.(신설)

☞해양의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선해양에 대한사전위해예방노력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보전노력이 필요한 바, 국가 및 심층수 이용자 등에게 해양환경보전
의무를부과하고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층수의 생산시설과 심층수 수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정을명할수있음.(신설)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우선시정명령을통해자발적인개선을기대하는것은타당한조치라고판단됨.
다만, 제51조(시정명령)을 제51조(취수중단명령)으로, 제62조 제1항 제6호의
과태료부과규정은벌칙규정으로개선권고

○심층수가아닌바닷물또는지하염수내지지하해수등의심층수로의판매금지(신설)

☞심층수허위표시등의금지는소비자가가짜심층수에현혹되는것을방지하여
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원안의결

○공익상필요한경우먹는심층수에관한광고를금지또는제한가능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금지또는위반이있는경우시정에필요한명령이나조치가능함. (신설)

☞먹는 샘물과의 형평성, 정부의 수돗물 우선정책 등을 고려하여 광고금지 및
제한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은용수업면허를받지아니하고영업을하는경우등에는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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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능, 시·도지사는먹는심층수제조허가를받지아니하고영업을하는경우
등에는영업장폐쇄가능(신설)

☞법규위반이지속될때과태료등의부과를통해간접적으로의무이행을강제할
수 있으나, 의무이행시 까지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공익 보호를
위해행정청이영업장등을폐쇄할수있는조치가필요하여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가능(신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비례성원칙에도부합되어합당한조치이므로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은용수업면허를받지아니하고심층수를취수한자에대해영업
행위로얻은수입또는납부하여야할용수료의2배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
부과가능.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능.
위반자가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징수(신설)

☞용수업 면허를 받지 않고 심층수를 취수한 자 또는 영업정지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게일정한과징금을부과함으로써부당하게취득한경제적이익의환수및
심층수관련산업의지속성을유지할수있으므로원안의결

44) 해양오염방지법전부개정안(신설13, 강화3, 내용심사5)

䤧심사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자에대하여정도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여 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허위 등
부적합한방법으로분석능력인증서를발급받을경우인증서를취소할수있음(신설)

☞표준화된실험절차에따라신뢰성있는국가해양환경자료를생산하게함으로써
효율적인해양환경정책을추진하는데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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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저유·폐유저장시설, 유조부선, 유해액체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계류
시설등의해양시설의소유자또는운영자는해역관리청에등록하여야함. (신설)

☞현행 해양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을
포함하여타법령에의거등록·신고등을통하여관리되고있어업무협의등을
통하여관리가가능하다고판단되며, 다만, 제25조의등록제를신고제로할것을
개선권고(*이법시행후기존시설은6개월(또는1년)이내에신고토록경과규정을
둘것, 아울러개정안제112조제4호벌칙(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규정은과태료규정으로대폭하향조정)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환경에 적합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설비를사용하거나설치하여야함. (신설)

☞선박에서의유해방오도료사용규제를위한 IMO 협약이행을위한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라등복족류의임포섹스(Imposex : 암컷의수컷화)를유발하는등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많은 피해를 주는 유기주석화합물(TBT; Tri-Butyl-
Tin)의사용을금지하기위해필요한규정으로판단됨. 또한국제협약에서요구
하는유해방오시스템검사, 국제증서발급을위한세부절차등의근거마련이
필요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골재채취사업,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해역이용중점검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신설)

☞안 제69조에 해역이용협의시‘해역이용중점검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해역
이용협의제도와해역이용중점검토제도의중복을피하려했으나사업자에게중복
여부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해역이용 중점검토대상 사업인
경우에는해역이용협의를제외하도록명확히규정할것을개선권고

○해역이용중점검토 대상사업자는 착공후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환경영향
조사를실시토록함.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는해양수산부및승인기관에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에따른조치를함. 착공, 준공, 3개월이상공사중지시해양수산부및
승인기관에통보하여야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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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검토대상사업 착공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환경
영향평가제도에비추어적정한것으로여겨지나, 승인기관이해양환경영향조사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사항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추가로 법 76조
제1항에 따라‘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가 하는 것은 승인
기관이조치하여야할사항을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것은적합하지않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아울러,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의 사업자의 통보조항은
해양에서는육지와달리폭풍, 태풍등기상여건에따라예측불가능한공사중지가
빈번할것으로판단되므로불가피하게공사를중지할경우에는통보를아니할수
있도록단서조항신설

○사업자는 해역이용 중점검토서의 등록 작성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작성대행자결격사유, 등록취소및업무정지처분근거를마련하고, 작성대행자는
등록증이나명의의대여, 일괄하도급을금지토록함.(신설) 

☞과학적·객관적인 중점검토서의 작성을위하여일정요건을 충족하는자를작성
대행자로등록하는등록제로, 작성대행자의결격사유, 등록취소및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을규정한것은해역이용중점검토제도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적정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이용협의 미이행 등의 경우 사업승인기관에 사업중지 등을
요청할수있고, 이에사업자및승인기관은응해야하며, 해양수산부및사업승인
기관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의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그이행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하여야함. 

협의내용을통보받은후사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이내에사업을착공하지
아니하거나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가발생하여협의내용에따라해당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서 또는 중점검토서를
재작성하여 재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함.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한정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또는단지지정자는지정일로부터매1년마다환경영향변화조사를
실시하여제출하도록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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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해역이용협의절차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수있는사항이아님에도사업자를직접규제하려는아래사항에대하여는
수정할것을개선권고

제75조제1항에 해역이용협의 등을 하지 않거나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기관의장에게사업중지등을요청할수있고‘사업자’및승인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승인기관장의문제로직접적인조치명령을받지않는사업자가이에응하도록
규정한것은법리적으로타당하지않으므로‘사업자’를삭제할것을개선권고

제2항의‘해양수산부장관’이직접사업자에게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출입조사·
확인은상기와같은사유로승인기관의장만하도록‘해양수산부장관’을삭제하도록
개선권고

제4항은협의내용통보후사업미착공, 사업시행이부적합하다고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한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중점검토 포함)의 재협의 절차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해역이용협의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승인기관과의
관계임에도사업자에게직접적으로재협의절차를진행하도록하는것은법리적인
문제가있으며, 또한해역이용협의가완료되었음에도승인기관의사정으로승인이
늦어져서 사업착공이 안된 경우에 재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규제로판단되므로, 제4항재협의조항은삭제할것을개선권고

○해양관리공단이정관을변경하는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
(신설)

☞특수법인인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기협회에서확보한자산을공단으로전환
할경우사유재산권의침해, 공단운영참여의어려움, 방제분담금의의무부과에
따른 기업의 자율성 침해 등의 사유를 들며 첫째, 분담금 용도를 방제사업에
국한하도록 한정하고, 둘째, 분담금 납부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셋째,
분담금납부자의공단운영참여보장을요구하나, 체계적인해양환경관리를위해
해양관리공단설립은타당하며, 따라서안제82조해양관리공단의정관의인가는
필요한절차이므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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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리공단의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공단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도록함. (신설)

☞국가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단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임원의 중요성을
감안할때임원의임면및결격사유규정은필요한규정으로판단됨.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여 다른공단법에도 규정하지
않은‘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
하지아니한자’,‘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 5년을경과하지
아니한자’,‘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3년을경과하지아니한
자’의규정은삭제를하고,‘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의규정에서5년의기간도
다른공단법에서적용한기간과같이2년정도로개선권고

○해양관리공단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신설)

☞국가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단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인하고, 사전에
부실경영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규정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리공단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그 사업에 관한
지시또는명령을할수있으며, 필요시공단의업무·회계및재산에관한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공단의장부·서류등을검사할수있음.(신설)

☞정부의 출자, 출연 또는 국고 보조 및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국가업무를
수탁하여수행하는공단의지도·감독은필요한규정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검인·검사·형식승인·성능시험또는검·인정및인증표시를받고자하는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79조의
규정에의한사업을위하여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자재·약재의비치또는방제
및방제선등의배치에따른수수료를징수할수있음.(신설)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약제등의검인·검사·형식승인·성능시험또는검·
인정및인증표시에대한수수료징수시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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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수수료요율의적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것으로원안의결

○해양관리공단의임원또는직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할수
없도록함. (신설)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 수행중 취득한 비밀을 사익(私益)을 위하여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요 국가기술 및 정보의 외부유출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피해방지를위해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선박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당해선박에비치하여야함. (강화)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2000년 6월 1일 수락하였고, 2003년 1월 1일에 이미
국제적으로발효하였는바, 관련규정의국내법근거마련은필요성이인정되므로
원안의결

○해양환경관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오염물질의
배출·방제·수거·준설등의처리실적서를작성·제출하여야하며, 그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함. (강화)

☞해양환경관리업자가사업수행중에발생한오염물질의적정한처리를유도하고
처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령이정하는바에따라위탁하고자하는폐기물을측정하고그결과를해양수산부
령이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함. (강화)

☞폐기물위탁자의신고시지정검사대행기관에서발급한성적서를제출함으로써
업체스스로환경위해성을증명토록하여자율성을높이고, 현행해양경찰서의
성분검사실시로검사기간과다소요및검사기관독점으로인한민원인불편해소
를위해필요한규정이라판단되므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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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위탁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처리
신고한것에한하도록폐기물의해양배출을제한(내용심사)

☞폐기물의 불법 해양배출 또는 불법투기를 방지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해그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해양폐기물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준설업을 신설하고, 해양관리업자는 해양
수산부장관또는해양경찰청장에게등록하여야함. (내용심사)

☞해양폐기물수거업 등에 대해 등록기준 등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업자의참여기회를보장하고이를활성화하기위한조치로써타당하므로원안
의결.

다만,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등과의 등록기준 등이 상이하여 법마다 중복적으로 수집·운반 차량을
확보하고등록하는불편함이있는바, 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의를토대로하위법령
제정시검토할것을부대권고

○해양관리공단에서 분담금을 징수하여 방제선 배치 등 방제사업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며, 공단에서관리하는분담금의사용용도는방제사업에한정하도록함. (내용심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제출한 방제선 배치의무자가 납부한 분담금은
방제사업등에만사용할수있도록요구한사항은어느정도타당하므로, 주로방제
관련사업에사용하도록‘제79조제1항제4호중’해양환경및‘을삭제하고‘방제에
관한교육·훈련·홍보’로수정할것을개선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해양시설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자
(해양폐기물수거업, 퇴적오염물질준설업)에게필요한보고나자료의제출을명할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장, 해수욕장, 하구역,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장소에출입하여서류, 시설, 장비를검사할수있고, 해양
경찰청장은해양환경관리업자(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배출업)에게필요한
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당해시설, 사업장에출입검사를할수있도록규정
(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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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양식장등의오염물질불법투기등해양오염방지를위한사전예방적
해양환경감시기능수행을위해필요한규정이라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조문신설에따라현행1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1천만원, 5백만원, 1백만원이하로
3단계로세분화하고, 해역이용협의강화관련신설조문의과태료는「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과 동일 수준으로 규정하여 형평성 유지하고, 기타
현행해양오염방지법에서누락된과태료를신설함.(내용심사) 

☞현행 법률에서 근거가 미약하거나 누락된 규정 및 신설된 규정은 형평성에
맞추어규정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45) 남북한간항로에대한선박투입제한고시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추천을 받아야 하며, 남북항로에
선박을운항하고자하는자는해운법제12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의
변경을신고하여야함. 운항기간은정기선은1년, 부정기선은6월의범위이내에서
운항목적을달성할수있는기간으로정함. (내용심사)

☞남북해운합의서및부속합의서가발효됨에따라남북항로의변화된여건을반영
하면서‘특정항로또는구역에의선박투입제한내용’을미리고시하고자하는것은
남북한간의특수상황을고려할때필요한조치임. 다만,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한국해운조합 추천(제4조)문제는 시장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나, 남북간 해운의
특수성(북측의일방적선사지정으로인한마찰문제등)을고려하여원안의결

46) 수로업무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6)

䤧심사내용

○일반수로조사신고와관련하여국립해양조사원장은현장기술지도가필요한경우
현장지도를 하게하며, 현장지도에 소요되는 비요은 수로조사 신고자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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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토록하며, 공사의종류별로수로조사실시항목을명시토록함.(내용심사)

☞일반수로조사의 면제범위 설정, 수로조사성과 심사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동의. 다만, 일반수로조사의 기술지도시 현장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수로조사 신고자가 부담한다는 규정 (시행규칙안
제5조 ③④항)은‘기술지도’는 해양수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며, 법에 비용부담 근거가 없는 점, 최종 성과심사시 수수료를
일반수로조사자가부담하는점등을고려할때, 일반수로조사신고자에게비용을
부담케하는것은적절치못하다고판단되어삭제를개선권고. 
또한, 일반수로조사시 공사종류별 조사항목과 관련한 규정 (시행령 안 제8조,
시행규칙안제6조)은 일반수로조사업무의운영을위해규정할필요성이있어
원안의결하나, 법상위임근거가명확치않으므로, 향후법개정시일반수로조사
항목을하위법령에서규정토록하는근거조항을삽입할것을개선권고

○수로조사표 이전신청은 14일전에 시행하고, 신청인은 수로조사표 이전경비를
납부해야함. 이전신청을받은국립해양조사원장은수로조사표이전여부를결정
하여그결과를신청인및협회에통보해야함. (내용심사)

☞법에서 위임한 수로조사표의 이전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다만, 시행규칙안 제8조 제2항의‘국립해양조사
원장의수로조사표이전여부결정권한’은상위법의위임근거가미약하여상위법령에
명확히규정할필요성이있으므로추후법령개정시이를반영할것을부대권고

○수로도서지판매대행업자지정신청서는해양조사원장에게제출해야하며,고시로
규정했던대행업자의지정요건을시행령에규정하고, 위반횟수에따라대행업자의
영업정지또는지정취소를할수있도록처분을세분화함. (내용심사)

☞해양수산부고시의상위법령규정과, 수로도서지판매대행업자로지정받기위한
구체적신청절차와의무위반에대한처벌규정등은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수로조사업 또는 해도제작업의 업종과 등록기준을 수로조사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해도제작업으로 업종 세분화하고 업종별 등록기준으로 장비와
기술인력을규정함. (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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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일반수로조사의 실시로 수로사업량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도록 수로사업 등록업체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종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등록기준의 수정은 현실적으로
적절하고타당한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수로사업자의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3월, 6월 및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규정함. (내용심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양정을 달리함으로써 수로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
하면서도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수로업무법위반에대하여위반행위의종류별로과태료를최고300만원에서최저
50만원까지규정(내용심사)

☞법의실효성확보수단으로써과태료부과금액의차등적용은적절한것으로판단
되므로원안의결

47)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고시) 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항만시설장비의 검사방법 및 기준(고시)중 설계기준의 풍속상향은 작업상태에
해당하는경우에는지면상에서20미터높이를기준으로최대순간풍속초당20미터
이상으로, 휴지상태(태풍)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면상에서20미터높이를기준으로
최대순간풍속은 서해안 : 초당 55미터 이상, 동해안·남해안 : 초당 60미터 이상,
목포 : 초당 70미터 이상, 울릉도 : 초당 75미터 이상으로 하며, 브레이크장치
검사항목은 태풍이나 돌풍을 대비하여‘주행장치에는 레일크램프 또는 휠브레이크
등을 설치하여 주행브레이크와 동시 작동되어야 하며, 최대순간 풍속 35미터의
바람에도 크레인이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검사항목 추가신설하고,
조명장치의커버및패킹의물성변화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방수형이어야하며,
커버및패킹은온도의변화에이상이없어야한다’로조문보완토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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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풍하중계수를기상이변등을대비하여시설장비의안전성확보를위해휴지풍
하중(휴지시)계수‘1.3’을‘1.5’로 상향조정하고, 휴지시 지진하중계수는
자연재해를대비하여제한적으로내진설계토록되어있는것을‘지진수평하중은
수직정하중의20퍼센트를적용’을적용하도록구체화함. (내용심사)

☞항만시설장비에설치된각종감지장치와태풍등자연재해를대비한설계풍속,
브레이크장치, 휴지시 풍하중 및 지진계수 등은 시설장비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치므로인적및자연재해로부터피해최소화를위해필요한기준이라고
판단되므로원안의결

48)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항만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장비관리자가설치신고한내용중상호
및설치위치변경사항이있을때에는15일이내변경신고서제출해야함.(강화)

☞시설장비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당초설치신고한내용중변경사항을관리청에
제출토록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항만시설장비의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며, 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시설장비중안전에중대한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장비 사용을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복구방안(대책) 등을강구하여관리청에보고해야하며, 시설장비관리자가시설장비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도록함. (강화)

☞시설장비검사기간을 명확히 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시설장비관리자 스스로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복구방안을 강구하여 관리청에
보고토록하고, 장비사용을중지하지않을경우관리청에서사용중지를명할수
있도록한것은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라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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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기준및이식용수산물검역기준(고시)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이식용수산물의 잉어헤르페스 바이러스병 등 3종의 질병 추가 및 총 27종의
질병을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질병기준수준으로검역기준을변경하고, 낚시터
방류이식용수산물의식용이용이점차증가에따른식용활어와동등한위해물질
(중금속, 항생물질) 검사항목및기준을신설함.(내용심사)

☞낚시터 방류 이식용수산물의 식용이용 증가와 국제수역사무국의 새로운
지정질병지정등에따른이식용수산물의검역기준을국제수역사무국에서정한
국제기준 수준으로 변경하여 이식용수산물에 의한 국내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낚시터방류 이식용수산물의
위해물질검사기준중‘식용활어에적용하는해당위해물질기준’은추가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용활어에 적용하는
해당위해물질기준’으로정할것을개선권고

50)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
세부기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건제품은 10개에서 13개로, 횟감용
수산물중 신선·냉장품은 10개, 냉동품은 7개로, 냉동수산물은 19개로, 조미
가공품은2개에서7개로확대하고, 품목별공통기준및개별기준을설정함.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대상품목 확대와 수산식품의 위생안전성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식품공전 등을 토대로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설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51)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개정안
(강화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䤧심사내용

○수산관계위반자에대한어업허가취소및해기사면허취소(강화)

☞어업자별로할당된배분량에대한포획량보고와관리대상수산자원의어획물과
그어획물의제품을지정된판매장소에서의매매또는교환을강제하고자하는
것은 불법어로 방지 등을 통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법에위임근거를명확히규정하지않고포괄적인규정에의해행정처분을
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취소관련별표Ⅱ개별기준1. 라목8,9호의3차
위반시어업면허또는해기사면허취소는향후수산업법개정을통해근거조항을
신설한후개정하는것이타당하므로개선권고

52)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에따른수송수요판단산정기간을1년에서3년으로연장
하고, 연안여객선고객만족 서비스평가를실시하여 서비스 부진항로에대해서는
신규사업자공고, 우수선사에대해서는응모시가점등의기회부여(내용심사)

☞선사의 서비스경쟁력 강화와 여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평가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만, 수송수요 판단 산정에
필요한서비스평가제도가해운법에근거가없이고시로새로운규제를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고시안을유지토록개정안을철회권고

○연안여객선전산매표시스템과예약예매시스템의활용을의무화함. (강화)

☞연안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을 활용토록 의무화하여 여객선 이용자 편의제고,
’06년부터도서민에대해여객선운임지원예정에따라투명한예산지원을위해
전산매표시스템의무화는필요하다고판단됨. 다만, 동제도의도입은위임근거를
명확히할필요성이있으므로법령개정시반영할것을조건으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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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 대체, 감선등의사업계획변경신고의경우 1년이상의계획과실적이있는
경우에한해수리토록함. (강화) 

☞빈번한사업계획변경신고로인해여객의불편을초래하고해운질서를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다만,
성수기 증선 이후 여객이 급격히 감소할 것에 대비, 감선할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아울러 동 규제는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흡하므로 향후
법령개정시반영할것을부대권고

53) 범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범선의 선수격벽의 설치는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제221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방화구조 및 방화조치에 대하여는 선박방화구조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함.
(내용심사)

☞선박 충돌시 침수로 인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선수격벽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나 범선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아울러 선박화재에 대비한 규정도 범선의 경우에는 없어 이를 반영
하고자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필요한기준이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5. 해양경찰청

*집필자최승원사무관(02-2100-2454, ch5809@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2005년도에는수난구호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에 대해 신설 8건, 강화 8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17건에대한규제를심사(비중요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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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17건중 1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해양경찰청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8건임.

(2) 2005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난구호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신설1, 강화1)

䤧심사내용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선박소유자가작성하여관할해양경찰서장의승인을
받아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함. 구조계획서 내용변경시 에는
지체없이해양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담당경찰로하여금유효성을확인토록
함. 선박소유자는연1회이상여객선비상수색구조통신훈련을하여야함. (신설)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승인, 비치, 변경신고의 경우, 수난구호법에는
여객선소유자에게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 비치의무만을 부여하였지
승인받도록규정하지는않았음. 
따라서 하위 규정에서는 작성서식에 따라 기재·비치하고 해경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구조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신고 등은
법령에서정한위임범위를초과하는것으로판단됨. 그러나사고시해양경찰청의
구조활동을위해서는비치서류의사실여부확인을필요로한다는점을고려하여
선박소유자가 구조계획서를 작성, 해양 경찰청에 신고하고, 해양경찰청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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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계

제 229차 경제2분과위
(2005. 9.30)

제 232차 경제2분과위
(2005. 10. 28)

-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1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신설 7, 강화 7
내용심사 1
*비중요 15

신설 8
강화 8

내용심사 1
*비중요 17



확인토록 하며, 향후 수난구호법 개정시 (변경)신고조항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조건으로 개선권고.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유효성확인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하고, 유효성확인에 따른 조치규정이 미흡하므로
향후법개정시지도점검에대한근거마련이필요함. 

다만, 비상수색구조계획서 비치여부의 확인·점검의 필요성과 담당자의 재량
행위 최소화를 위하여‘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의 여객선 비상수색
구조계획서를확인할수있도록’개선권고.

선박소유자에게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통신훈련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위임범위를초과하는것으로, 상위법에서규정하여야할사항으로판단되나
현행 고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법 개정을
조건으로동의하고, 비상훈련계획등이기재된계획서를작성하도록법제5조의
2에규정하도록한바, 동조항을별지서식에도표시하도록개선권고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선박에비치하지아니한때에는6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토록함. (강화)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 비치의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는것은적정하게규정되어타당하므로원안의결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신설7, 강화7,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과목을면제할수있는기관및단체, 기준및교육
과정을 규정하고, 조종면허갱신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함.
(내용심사)

☞운전면허증 전면에 적성검사 도래기간을 표시하여 운전면허증의 갱신불이행을
예방하고 있는 바, 별지 9호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증에도 갱신기간을
표시하여 면허갱신 불이행을 사전예방토록하고, 면허증 발급은 14일로 단축
개선되었으나, 재(갱신)교부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가능하므로개정안14일에서3~7일이내로처리기간단축을개선권고

○수상안전교육및위탁기관의지정절차등을규정함. (신설)

☞수상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요신청에대한업무처리기간이없는바, 별지제6호
서식‘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신청서’에업무처리기간(14일이내)을명기할것과,
지정취소시 취소통지서 교부후‘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서’를 반납하도록 별지
제8호 서식에 규정한 바, 시행규칙안 제8조 조문에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반납기간도명시(14일이내)할것을개선권고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정지 1~6월(1~3차) 및
지정취소(4차), 면허시험대행업무가미흡할때에는경고(1차), 3월(2차), 6월(3차),
취소(4차)토록 하며, 취소·정지 절차는 개선·보완명령(영 제12조)→미이행시
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통지→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대행기관지정서
반납으로규정함. (강화)

☞취소·정지절차에서 대행기관지정서 반납을 별지 제19호서식‘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취소·정지통지서’에 규정한 바, 시행규칙안 제13조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며 대행기관지정서의 반납은 대행기관 지정취소의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하고, 반납기간을명시(14일이내)할것을개선권고

○수상레저활동시 지시가 없는 한 호각이 부착된 구명동의, 레프팅시에는 안전모
착용을의무화하는등수상레저활동자의안전준수를위한안전장비를추가함. (강화)

☞수상레저활동자의안전확보를위하여적정한규제로판단되어원안의결

○무면허 조종금지 예외규정의 동승자 자격을 1급 조종면허취득자로서 주취조종
또는약물복용상태에서의조종이아닌경우로함. (강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동승자가 안전운항자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 또는 약물복용인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의 예외에서 배제
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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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는 기존 8가지 운항장비외에 위성항법장치(GPS),
구명동의등이부착된구명동의를구비해야함. (강화)

☞야간운항장비에 위성항법장치(GPS), 구명동의 등 비치의무는 야간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판단하여원안의결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정기준은 안전검사대상 레저기구는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정원, 그외기타는해양경찰청장이고시로정하며, 해난구조등부득이한사유로
임시탑재한경우에는정원초과금지의예외를적용함. (신설)

☞법에정원초과금지규정신설에따른정원초과의대상및산출기준을대통령령에
위임함에따라무리한과승으로인한안전사고방지를위해안전검사시책정된
정원을초과하지않도록하는것은적정한것으로판단됨. 다만, 등록대상이아닌
레저기구는해경청장이고시하는것은적정하나좌석수, 기구형태등을고려하여
산정하도록개선권고

○모터보트(20마력이상, 선내기제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30마력이상) 등의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기구신청서(양도증명서, 이해관계자등 3자의 동의서,
안전검사증사본첨부) 작성하여시·군·구에신청하여야하며, 시·군·구에서는
5일 이내에서처리하여야 함. 소유권(공유의경우그지분), 소유자이름및법인
명칭, 주소변경시,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변경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때 등
변경등록대상은사유발생20일이내에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작성, 시·군·구에
변경등록신청해야하며시·군·구에서는5일이내에처리하여야함.(*등록말소는
즉시처리) (신설)

☞수상레저에주로이용되는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의관리및재산권
보호등등록제도의도입취지에비추어등록대상을초기에최소화할수있도록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로 정한 것은
적정한것으로판단됨. 다만, 등록및변경등록처리기간이5일이내, 변경등록의
경우에는1 ~ 3일이내로단축할것을개선권고

○개인소유수상레저기구의보험(공제) 가입금액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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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사망시최고1억원) 이상으로정함.(신설)

☞보험(공제)의가입금액을자동차손해보험이상으로할경우최초보험에가입시
가입자의경제적부담이우려되므로가입금액한도를자동차손해보험수준에서
설정하도록개선권고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는검사만료일전후30일내하여야함. (강화)

☞법제37조에안전검사를실시토록하고검사대상및방법등은규칙에정하도록
위임함에따라, 세부사항을규정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 다만, 사업자및
개인이 안전검사를 신청시 안전검사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별지
제29호, 제30호서식에안전검사처리기간(14일이내)을명시하도록개선권고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기준에안전검사원5인이상요건에우수사업장·형식승인
지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를추가하여요건을완화하고, 법에시·도에서
대행기관지정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시·도에도지정신청토록
하며, 안전검사대행기관의보고사항및절차, 검사원수, 시설·장비기준, 점검,
관리감독 사항은 해경청 고시로 정하도록 함.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정지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정지절차를 준용하고‘안전검사
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통보후지정서를반납토록함. (강화)

☞안전검사대행기관의지정기준및취소등은법에위임된사항을규정한것으로
타당한것으로판단됨. 
다만, 취소·정지절차에서대행기관지정서반납을별지제34호서식「안전검사
대행기관 취소·정지통지서」에 규정한 바, 시행규칙안 제30조제3항 단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행기관 지정서의 반납은 대행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에만
한정하며반납기간을명시(14일이내)할것을개선권고

○법제45조에수상레저기구및선착장등수상레저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이에따른
사용정지 명령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 인명구조장비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대상항목과 안전점검 결과 원상복구,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등에관한절차를규정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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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이되는동력수상레저기구는법제37조에의하여안전검사를받게되나,
안전검사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의 레저활동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정비·원상복구절차와관련정비·원상복구명령을받은레저사업자가
이행계획서제출시처분관청이발부한명령서를첨부하도록규정한바, 
동명령서는행정기관에서확인이가능하므로명령서첨부조항은삭제할것을
개선권고. 

또한, 시행규칙제35조제4항에사용정지명령을받은사업자는사용정지표지를
부착의무를부여하고, 미이행시처벌할수있다고규정(별지제43호서식‘수상
레저기구사용정지’표지주의사항3)한바, 사용정지표지부착의무, 미이행시처벌
규정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에 규칙 제35조 제4항의
부착의무는사용정지명령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향후법령개정시반영할것을
조건으로조건부동의, 별지제43호서식주의사항3의처벌할수있다는조항은
삭제권고

○수상레저기구의국내산업보호·육성의기반을위한우수사업장인증제도도입에
따라인증기준, 필요한시설및인적기준에대한세부사항을정함. (신설)

☞우수사업장 인증절차는 국내 수상레저 관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것으로
법에규정된위임범위에서최소의절차를규정한바, 적정한것으로판단되나,
취소·정지 절차에서 우수사업장인증취소시 인증서 반납을 별지 제46호서식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취소·정지통지서」에규정한바, 시행규칙안제37조
조문에명확히규정하며우수사업장인증서의반납은인증취소의경우에만한정
하도록하고, 인증서반납기간을명시(14일이내)할것을개선권고

○국가·지자체 설립 시험·연구소,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기타 해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수상
레저기구의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지정하고, 영 제2조의수상레저기구를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하며, 타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또는 외국정부로 부터
안전검사, 인증, 형식승인등을받은수상레저기구는형식승인면제대상으로함. (신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수상레저기구 제조사업체가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구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형식승인 및 검정의 신청절차, 인증기준 등은 법에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지정취소·정지절차에서형식승인·검정기관지정서반납을
별지제56호서식「형식승인시험·검정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에규정한
바, 시행규칙안제43조본문에명확히규정하며, 지정서반납은지정취소의경우
에만한정하도록하고, 지정서반납기간을명시(14일이내)할것을개선권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안점검사제도의 신설 등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인명안전장비 미착용 80만원, 운항규칙 위반 80만원, 안전교육 미
이수30만원, 면허증미반납20만원, 수상레저기구변경등록미이행30만원, 수상
레저기구말소등록최고후기간내미이행20만원, 보험미가입30만원, 등록번호
판을미부착30만원) (강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 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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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2005년도에는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대한국민신탁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먹는물 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
42개(비중요규제로자체심사로가름한 12건)의법령에대해신설 13건, 강화 74건,
내용심사33건등총120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46건, 비중요74건)

○심사대상120건중2건에대하여철회를권고, 28건에대하여는개선을권고하고,
90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환경부의2004년도
총신설규제는12건임.

제7절 환경분야(환경부)

집필자: 김종민사무관(Tel. 2100-2451, kjmin@o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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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 제정안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1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15. 수도법 일부개정안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7.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 212차 경제 2분과위
(2005. 1. 7)

제 213차 경제 2분과위
(2005. 1. 21)

예비심사
(2005. 4. 8)

제 216차 경제 2분과위
(2005. 4. 15)

제 216차 경제 2분과위
(2005. 4. 15)

예비심사
(2005. 5. 3)

제 218차 경제 2분과위
(2005. 5. 13)

제 218차 경제 2분과위
(2005. 5. 13)

제 218차 경제 2분과위
(2005. 5. 13)

제 219차 경제 2분과위
(2005. 5. 20)

제 219차 경제 2분과위
(2005. 5. 20)

예비심사
(2005. 6. 7)

제 222차 경제 2분과위
(2005. 6. 24)

제 224차 경제 2분과위
(2005. 7. 14)

제 224차 경제 2분과위
(2005. 7. 14)

제 225차 경제 2분과위
(2005. 8. 8 ~ 8. 16 

서면심사)

제 225차 경제 2분과위
(2005. 8. 8 ~ 8. 16 

서면심사)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원안의결 3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4

원안의결 3

강화 1
*중요1

신설 3
*중요1, 비중요2

신설 2, 강화 1
*비중요3

강화 2
*중요1, 비중요1

강화 1
*중요1

내용심사 2
*비중요2

강화 2
*중요1, 비중요1

강화 6
*중요2, 비중요4

강화 3
*중요1, 비중요2

강화 5
*중요2, 비중요3

강화 6
*중요3, 비중요3

내용심사 2
*비중요2

강화 1
*중요1

신설 2
강화 3

내용심사 1
*중요3, 비중요3

신설 1
강화 1

*중요1, 비중요1

신설 1
강화 3

*중요1, 비중요3

강화 1
내용심사 2

*중요1,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8. 소음진동규제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19. 소음진동규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2.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중 경유밀도
고시 제정안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4.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25. 먹는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30.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제정안

3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3.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3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3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25)

예비심사
(2005. 8. 25)

예비심사
(2005. 9. 3)

제 226차 경제 2분과위
(2005. 8. 26)

예비심사
(2005. 10. 7)

예비심사
(2005. 10. 7)

제 227차 경제 2분과위
(2005. 9. 9)

제 227차 경제 2분과위
(2005. 9. 9)

제 229차 경제 2분과위
(2005. 9. 30)

제 229차 경제 2분과위
(2005. 9. 30)

제 230차 경제 2분과위
(2005. 10. 14)

제 230차 경제 2분과위
(2005. 10. 14)

제 231차 경제 2분과위
(2005. 10. 21)

제 233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10)

제 233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10)

제 233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10)

제 233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10)

제 234  경제 2분과위
(2005. 11. 18)

원안의결 2

원안의결 5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3
철회권고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
개선권고 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강화 4 내용심사 1
*비중요 5

강화 3
*비중요 3

강화 1
*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1
*비중요1

신설 1
*중요 1

신설 3, 강화 2
내용심사 2

*중요 4, 비중요 3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1, 비중요2

강화 1
*중요 1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 1, 비중요 2

강화 5, 내용심사 5
*중요 5, 비중요 5

내용심사 2
*중요1, 비중요1

강화 2,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강화 1
*중요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내용심사 3
*중요 1, 비중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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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37.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38.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3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40.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41. 사전환경성 검토구비서류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42.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계

제 235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25)

예비심사
(2005. 11. 25)

제 236차 경제 2분과위
(2005. 12. 2)

제 236차 경제 2분과위
(2005. 12. 2)

예비심사
(2005. 12. 5)

예비심사
(2005. 12. 6)

예비심사
(2005. 12. 6)

-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90
개선권고 28
철회권고 2

강화 1
내용심사 2

*중요2, 비중요1

강화 1
*비중요1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1, 비중요1

강화 3
내용심사 3

*중요3, 비중요3

강화 1
*비중요1

강화 1
*비중요1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2

신설 13
강화 74

내용심사 33
*중요 46
비중요 74

2. 2005년도신설·강화규제세부심사내용

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관리지역내공장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별표2의 2에 의해 관리지역 일정면적
이상의개발사업의인·허가, 승인시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하도록하는대상을
추가함.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이전에’관리
지역내청정지역에서공장증설시누적합계가5천㎡이상이되는경우사전환경성
검토협의대상으로함.

제7절 환경분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 다만, 증설 면적이
일정면적(1,500㎡) 이하인 경우에는 3종류의 서류(현장사진, 수질 보전관련
오폐수처리대책, 위치도 등)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고시「사전
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을개정하도록부대권고함.

2)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대한국민신탁법제정안(신설3)

䤧심사내용

○조사·목록작성·고시의무부과
- 국민신탁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공고하도록함.

☞국민신탁이보전할가치가있는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을체계적으로발굴하여
선정하기위한행정절차에관한사항이고, 국민들이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
대한조사결과를알수있도록하기위한절차사항이므로원안대로의결

○권리제한및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
- 국민신탁은 문화유산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자체와우선매수에대한협의를거쳐야함.

- 신탁재산을처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하는행위금지
- 신탁재산처분·양도, 담보금지, 제한·문화유산매수관련사전협의규정위반시
2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국민신탁이 관리하는 재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의 보전에 있어
국가·지자체의개입을위하여필요한사항이므로원안대로의결

○권리변동에따른통지의무부과
- 자발적협약·보호서약의당사자는당해재산의권리관계가변동되었거나변동될
것으로예상될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국민신탁에통지하여야함.

☞국민신탁의신탁재산보전활동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
의무부과사항이므로원안대로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3)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관리지역에1만㎡미만의개별입지공장에대해
특례지역배출허용기준을적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2호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에서동법
시행령별표20 제2호카목및별표27 제2호차목중별표20 제2호카목에의한
공장의폐수배출허용기준은특례지역기준적용

☞관리지역 내 개별공장 입주허용업종에 따른 폐수배출기준 적용이라는 점과 본
환경규제로비용부담이과도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본규제는환경보전을
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고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관리지역내1만㎡미만공장의신설시사전환경성검토대상추가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항및별표2의2에의해관리지역내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공장신설시사전환경성검토협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수요가 급증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며, 사전환경성 검토가
과도한규제는아니라는점을고려하여원안대로의결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속한 시일에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운영 가이드
라인과관련하여서류간소화, 주위의타공장에서받은사전환경성검토결과를
활용 및 사업비 규모 대비 검토보고서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분과위에
보고하도록함.

4)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관리지역에1만㎡미만의개별입지공장에대해
특례지역배출허용기준을적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2호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에서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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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0 제2호카목및별표27 제2호차목중별표20 제2호카목에의한
공장의폐수배출허용기준은특례지역기준적용

☞관리지역내개별공장입주에따른폐수배출기준적용이고, 비용부담이과도하지
않다는점을고려하여원안대로의결

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및검정대행자지정(변경)신청
- 실내공기질 분야 및 수질분야 총유기탄소 측정기의 정도검사 대행자 기준에
실내공기질분야4인이상, 수질분야5인이상을추가함.

☞타 분야의 기존 검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의결

○측정대행업등록
-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실내공기질 분야 3인 이상,
악취분야2인이상으로정함.

☞타 분야의 기존 검사대행 업자의 등록기준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의결

6)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강화6)

䤧심사내용

○환경측정기기형식(변경)승인
- 형식승인대상에실내공간오염물질측정기및수질분야총유기탄소측정기추가

☞타분야의기존측정기에대해형식승인및정도검사를하도록하는것과비교
하여적절한수준이므로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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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정도검사·검사대행자지정(변경)
- 실내공기질분야 기술인력 4인 이상, 장비(시료채취 기준장비 등) 21건이고,
수질분야기술인력5인이상, 장비(총유기탄소측정기등) 16건

☞타 분야의 기존 검사대행업자의 자격기준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의결

○측정대행업등록
- 등록기준에악취분야기술인력대기환경사등2인이상, 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하고,
실내공기질분야기술인력대기환경사등3인이상, 장비및차량을갖추어야함.

☞타분야의측정대행업자의등록기준등과비교하여적절한수준이므로원안대로의결

○측정대행업자준수사항
-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및시약소모대장기록및2년간보존의무신설

☞타 분야의 기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
대로의결

○측정대행업자등에대한행정처분
- 측정기록물관리위반, 산출근거허위산출, 부과금관련측정부실등의위반자에
행정처분강화

☞‘시료채취기록부등을작성, 보존하지않은경우’에대한행정처분이최초위반시
영업정지1월은법취지로볼때과도하므로1차경고후2차위반시영업정지토록
개선권고

○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
- 표준시료의측정결과의평가, 측정·분석능력, 기술인력, 시설, 장비등을평가·
검정하는종합정도관리제도도입, 검증서부여

☞신청기관에 한해 평가·검증하고, 검증서 발급의 근거마련을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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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도법일부개정안(강화3)

䤧심사내용

○하수처리장재이용수의사용료징수
- 중수도설치의무자가중수도수준의재이용수를공급받을경우, 설치의무면제,
사용료납부

☞중수도설치에갈음하여하수처리장방류수를재이용할수있도록하되, 사용료
징수를위한지자체조례제정근거이므로원안대로의결

○전문업체에의한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 제조업자,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자, 산업설비공사업자가담당하도록하고,
건축주시공은삭제

☞전문능력이있는자로하여금시공하도록하여부실시설로인한공공하수처리장
운영경비추가소요를방지하기위한사항이므로원안대로의결

○특정공산품의사용제한등
- 특정공산품(주방용 오물분쇄기인 디스포저)의 사용으로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경우제조·수입·판매나사용금지또는제한을명할수있도록함.

☞ 현재 하수관거 정비 실태에 비추어 하수처리장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원안대로의결. 다만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이수질오염에
미치는영향,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간의환경에미치는영향및국내하수처리
실태, 하수관거 정비실적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07. 5월까지)에
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8)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안(강화5)

䤧심사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누출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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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후 5년이 지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누출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함. 단, 누출검사를 받는
연도에는토양오염도검사를받지아니함.

☞설치후10년이지난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대해환경부령이정하는기준
및 방법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도록 개선권고. 또한, 유류 및 유독물의 흘림·
넘침으로인한토양오염방지대책, 주유소등유류저장시설에대한소방방재청과
환경부의 전체적인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개월 내에 위원회에
보고토록함.

○오염토양의정화, 반출신고및투기금지
- 오염토양을토양정화업자에게의뢰하지않고오염원인자가직접정화할수있는
경우로 군사활동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50㎥미만인 경우와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의한오염토양으로서5㎥미만인경우로함.

☞적절한기준이므로원안대로의결

○토양정화의검증
- 토양정화과정검증을생략할수있는경우로오염토양의양이1000㎥미만인경우와
중금속에의한오염토양으로서500㎥미만인경우로함.

☞사람및환경에실제미치는위해성을고려한적절한수준이므로원안대로의결

○토양관련전문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등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토양오염조사기관 관련, 토양정화검증 추가에
따라 기술인력에 기사1인을 추가하고, 누출검사가 정기검사제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기술인력및장비요건을강화함.

☞대부분의 토양오염조사기관에서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따른관련요건강화가적절하므로원안대로의결

○토양정화업의등록요건
- 시설은사무실50평방미터이상, 반입부지정화시설400㎡이상, 보관시설400㎡

498

499

제7절 환경분야



이상이고, 장비는시료채취기등5종이며, 기술인력은기사이상2인이상, 산업기사
2인이상, 해당분야졸업자3인이상으로함.

☞사무실규모를30 평방미터이상으로완화하도록개선권고

9)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강화6)

䤧심사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토양오염검사
- 설치 후 5년이 지난 특정토양오렴관리대상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따라3년또는6년주기의누출검사를받도록함.

☞설치후10년이지난시설에대해4년또는6년주기의누출검사를받도록하되,
준비기간을고려하여15년이상의시설은’06. 7. 1부터, 10년이상의시설은’07.
7. 1부터누출검사를받도록개선권고

○오염토양의정화, 반출신고및투기금지
- 반출정화의 대상을 도시지역의 건설공사 현장, 긴급사고, 오염토양의 양이 5㎥
이하인경우등으로정함.

☞반출정화의대상을명확히규정하기위해제19조의2 제1호‘--협소한경우’를
‘경우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로수정하고, 제4호(그밖에시장
·군수·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반출정화계획서의제출 시검토
후반려·보완요구에대한시한을정할필요가있어제출후 10일이내반려·
보완요구또는적정통보를하도록개선권고

○토양정화의검증
- 토양정화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계획의 제출하도록 하고, 토양정화계획서에
포함할 내용과 제출절차, 변경계획의 제출대상을 정하며, 정화검증수수료 산정
기준, 정화검증의절차및방법을정함.

☞토양정화검증업무의세부적인절차를규정한것으로적절하므로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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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의등록등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종사, 수탁받은 오염토양의
폐기물여부확인, 재위탁금지, 정화일지의작성·비치등을정함.

☞토양정화업자의준수사항을정한것으로적절하므로원안대로의결

○토양관련전문기관등의기술인력교육
- 모든기술인력은 3년마다국립환경연구원장이개설하는토양관리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규정

☞등록시이미교육을받은기술인력에대해서는토양정화기술의발전에따른장비
운영기술, 법령개정사항 등으로 교육내용을 축소하고 교육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선권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항목의‘가지역’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설정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중‘가지역’에 대한 TPH항목의 기준을 각각
500㎎/㎏, 1200㎎/㎏으로정함.

☞업계와협의를거쳐당초기준안을조정한것이므로원안대로의결.

10)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지역중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도시지역내자연녹지의경우10,000㎡이상인기반시설(화물터미널, 유통단지를
제외한유통업무시설)’추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도시지역자연녹지에서30,000㎡
미만 10,000㎡이상 규모의 유통기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므로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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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신설2, 강화3,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선박의배출허용기준
- 해양오염방지법상질소산화물배출규제대상인선박의소유자가준수하여야하는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설정함.

☞국제해사기구(IMO)의「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규칙」발효에 따라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오염방지법(제23조의
5)에서선박의범위를정하고(국회계류중), 환경부소관의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을정한것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함.

○자동차배출가스관련부품결함현황보고및시정
-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동안 수리실적, 부품결함 현황,
배출가스영향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으로시정하도록하며, 정당한사유없이시정하지않는경우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함.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판매한 운행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원인을 규명하고, 조사된 사항을 자체 시정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배출가스 결함사항에 대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엄격하게제한하도록개선을권고함.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인증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제조·판매·공급자는 보증기간동안
저감효율에대한인증을받도록하고,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거나,
결함으로저감효율을유지할수없는경우인증을취소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따라배출가스저감장치및저공해엔진의
인증제를 시행중이나 이 제도는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에 필요한 정책수단으로
수도권에국한할것이아니라전국으로확대할필요가있어원안대로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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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10억원의범위내에서매출액의100분의3을곱한액수의과징금을부과함.

☞자동차제작자가법규를위반하여불법적이익을얻는경우국가는형벌외에과징금
부과라는경제적제제수단을통하여법이행력을높일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
원안에동의함.

○수송용연료및첨가제등록
- 수송용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수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송용연료 또는
첨가제를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등록을
하도록함.

☞수송용연료및첨가제등록과관련하여수송용연료는현행규정과같이자동차
연료로하고, 첨가제등록제도의부활은철회하되제조기준적합여부의사전검사
근거를법에명확히규정하도록개선권고

○사업장종별규모의분류
-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종별규모분류근거를대기오염물질발생량으로함.

☞사업장의 종별 산정기준을 연료사용량에서 오염물질발생량으로 변경한 후
근거조항을법에마련한다는점에서원안에동의하나, 오염물질발생이후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 종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종전의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종 구분을 상향조정한데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처리기술의개발에활용할필요가있음. 따라서종기준변경에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오염물질 저감정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년 이내(’08.
6월까지)에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12) 수도법일부개정안(신설1, 강화1)

䤧심사내용

○정수장운영관리사도입(안제17조의4 내지제1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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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도사업자는정수시설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환경부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장운영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정수장운영관리사의 유사명칭
사용을제한함.

☞「정수장운영관리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환경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정수장운영관리사」의국가자격신설에동의함.

○위생상조치(안제21조)
- 다중이용건축물·공공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관의 검사 및 이에
따른세척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수질개선을위해노후된옥내배수관은수질검사및진단을통해필요시세척·
갱생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옥내급수관 세척 등으로 인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다중이용건축물과공공시설에대해서우선적으로세척의무를도입한다는
점에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함.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신설1, 강화3)

䤧심사내용

○재활용의무대상제품판매업자의회수의무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판매업자는 생산자 또는공제조합의 집하소까지 제품을
운반·인계하고실적을통보하도록함.

☞제품판매업자의물류망을통해회수가용이한제품의폐기물회수를촉진하기
위해서는의무범위및인계방법등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원안대로
의결

○용기의회수·재활용
-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는 빈용기 보증금 외에
취급수수료를지급토록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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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를직접회수하는소매점에수수료지급이라는인센티브제도를추가하여
빈용기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함.  다만 보증금의 지급대상자와 취급수수료의 지급대상자가
상이하므로해석상오해의소지를없애기위하여분리하여규정할필요가있음.

○빈용기보증금의사용용도
- 빈용기보증금의 지급 잔액을 빈용기회수율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익적목적에
사용하도록용도를정함.

☞해당업체의수익으로인정해주던미반환빈용기보증금을자원재활용의촉진등
공익용도로사용하도록하는것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재활용제품의사용시설및준수사항등
- 재활용제품중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RPF)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가
사용해야할시설및준수사항을환경부령으로정함.

☞재활용제품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적정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시설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의결

14) 자연공원법시행령일부개정안(강화1,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임산물채취협약
-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에서임산물이나해산물을채취할수
있는 자를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하고, 약초·버섯·산나물·
해산물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체결하도록함.

☞자연자원의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자연환경지구에서 임산물이나 해산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내용에대로임산물등의채취를허용하는방식으로타당성이있다고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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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의결. 다만, 운영과정에서체적인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주거용단독주택주민지원사업
-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에거주하는주민이주거용단독주택을증축, 개축,
재축 등을 하면서 급수장치, 배수시설,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지원대상을자연공원지정이전부터거주하여온주민으로한정함.

☞공원 안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
거주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주거용 단독주택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행정절차를구체화한것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과태료부과금액조정
- 과태료부과금액을위반행위경중, 위반횟수따라차등부과할수있도록조정함.

☞법에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은데따른처벌에있어서위반내용에따라차등을
둘수있도록조정한내용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15)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숙박시설설치제한
-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및밀집마을지구안에서호텔, 여관등숙박시설의
설치 행위를 제한. 다만,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제외되는민박을허용하고, 집단시설지구가지정되지아니한도서의
밀집마을지구에서여관및여인숙의설치를허용함.

- 해안공원및해상공원안에관광숙박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5층이하가될수
있다는단서조항을삭제함.

☞제7조 규정의 자연환경지구에서 숙박시설의 제한, 제8조 규정의 자연마을
지구에서민박외숙박시설의제한, 제14조제2호규정의공원사업시행기준에서
해안 및 해상공원의 숙박시설 설치시 3층에서 5층까지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다만, 제9조 규정의 밀집마을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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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또는집단시설지구미지정도서지역의여관, 여인숙을제외한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환경부 개정안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시설만을
제한하도록개선권고함.

16) 환경분야시험·검사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환경시험·검사전문인자격취득및취소
- 환경부장관은 환경시험·검사 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검정에합격한자에대하여는환경시험·검사전문인자격을부여하고,
환경시험·검사전문인자격을속임수등에의하여취득한경우이를취소할수
있도록함.

☞환경시험·검사 전문인 자격제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측정업무의
전문성및정밀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한제도라도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17) 먹는물관리법일부개정안(신설3, 강화2,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기타샘물수질개선부담금부과방식변경
- 기타샘물의수질개선부담금을샘물을사용한제품의샘물사용량에대해수돗물
개발비용범위안에서부과·징수토록함.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의 부과율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먹는샘물관련영업자의허가취소요건추가
-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허가취소요건에 먹는샘물외의 물, 허가받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입신고를하지아니한먹는샘물을넣은경우를추가함.

☞먹는샘물외의물을먹는샘물용기에넣어판매·제조·수입하는행위를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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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집행력을담보하기위한규정으로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검사기관지정및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구성·운영등
-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서 정수기에 대한 구조·재질검사, 정수성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정수기품질검사라고 정의하고,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검사기관및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함.

-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정하도록함.

☞검사기관의종류에정수기성능검사기관을추가하고, 시설·인력과검사기관의
지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에 두도록 개선권고하고, 정수기품질검사
정의부분에‘정수기품질 검사기관에서’라는 문구 삭제하도록 함. 또한,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설치근거는법에명확히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

○정수기수거검사결과필요시시정조치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시·지사가 판매중인 정수기를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하거나
개선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정수기의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할수있도록함.

☞정수기의 사후관리는 현행 제36조 규정의‘먹는물영업자에 대한 지도 및 개선
명령’으로충족시킬수있는사항이므로별도의규정을신설할필요가없어철회를
권고

○정수기제조업자등의소비자보호센터설치·운영및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부품
공급조치
-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실제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품공급 등
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 정수기품질검사기관, 정수기제조업자, 정수기수입·
판매업자는소비자보호를위하여소비자보호센터를설치·운영하도록함.

☞정수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에게부품공급및고장수리등의의무를부과한
내용에는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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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이 소비자보호의무대상 기관으로 포함된 것은 검사
기관의성격에비추어타당치못함. 다만,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사업자단체로서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하여 구매자에게 부품공급 및 고장수리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사업자단체의의무이행을정수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의의무
이행으로갈음한다는내용으로문구수정

○ 검사수수료납부
- 먹는물 검사기관, 정수기품질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환경부령이정하는검사수수료를납부하도록함.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에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의결

1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
(강화2,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범위확대
- 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범위와관련하여살충·살균제를담는용기로사용되는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제품의완충재로사용되는발포합성수지포장재를추가

☞살충·살균제의합성수지용기등과전기제품의완충재인발포합성수지를재활용
대상범위에추가하는내용에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재활용기준비용조정
- 재활용기준비용에 있어 실제로 재활용용도(고형연료)가 동일한 단일재질의
필름류포장재를복합재질포장재와동일하게조정

☞단일재질필름·시트형포장재의재활용기준비용을기타복합재질필름포장재와
동일하게조정하여재활용부과금의부과기준이되는재활용기준비용을조정할
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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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재활용기준비용설정
- 재활용의무가 부여되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기준
비용을설정

☞재활용기준비용설정이필요하여원안대로의결

1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06년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설정(시행규칙 별표4
제10호가목)
- 06년부터 재활용의무가 부여되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있어재활용기준율을2008년까지는65%로, 그이후에는80%로설정

☞2008년이후의재활용기준율의80%는EU의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의기준율
및관계부처의의견을감안하여75%로조정하도록개선권고

20) 유해화학물질관법시행령일부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유독물취급시설의정기·수시검사대상자변경함.
- 유독물을 연간 2천톤 이상 제조·사용자, 유독물중 가스·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 시설 설치자,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
사용자, 취급제한·금지물질중가스·액체상물질을 /100톤이상보관·저장시설
설치자로정함.

☞정기·수시검사대상사업체를독성및관리방법등을감안하여취급제한물질과
유독물로 구분하고, 제조·사용시설과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기준을 정한 것은
타당함. 다만, 개정안에 따라 검사업체를 확대할 경우 대상업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2개소→ 703개소)하므로 규제의 집행력 등을 감안하여 유독물 제조 또는
사용업체의규모를연간2천톤이상을5천톤이상으로조정하도록개선을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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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이행실태를 2006년 말까지
보고하도록권고함.

○사고대비물질취급자의자체방제계획수립대상
- 사고대비물질(56종)을일정량이상취급자는자체방제계획수립대상으로정함.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화학물질
특성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고려했고,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이 축소되었기에
원안대로의결

○규제대상환각물질에풍선류추가
-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칼라풍선에 대한 규제 필요성으로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를추가함.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유해약물로 고시된 사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것이므로원안대로의결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강화5, 내용심사5)

䤧심사내용

○화학물질확인내역서제출(안제2조내지제3조)
-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내역서를제출

☞확인증명제도(先확인, 後통관)를 화학물질 확인제도(先통관, 後확인)로 변경에
따른행정절차를정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유해성심사항목강화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시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 외 수생생태독성시험
성적서를추가제출

- 제출자료 중 기타 해당물질의 위험성, 유해성 및 안전성에 관하여 업체가
보유하고있는자료를추가하여첨부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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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심사와 관련한 국제적 요구수준과 산업계의 실태 및 시험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생생태독성항목의 추가는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유해성
심사와관련하여추가하는제출자료중제5호기타해당물질의위험성, 유해성및
안전성에 관하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삭제하도록권고함.

○유해성심사에필요한자료제출요청
- 취급및보관방법등안전성과관련된자료, 화학물질또는혼합물질분석방법,
시험자료, 기타위험성또는유해성과관련된연구자료를요구할수있도록함.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당해 물질의 분석방법 및 취급·보관방법에
관한 자료의 제출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유해성 심사와
관련한요구자료중제4호기타위험성또는유해성과관련된연구자료의경우
포괄적인내용으로삭제하도록권고함.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지정
-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의 상호인정 및 기관의
사후평가규정등을상위법령인시행규칙에규정

☞고시로 규정된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
규칙에규정한사항이므로원안대로의결

○유독물영업변경등록범위확대
- 보관·저장·운반시설의증감및제조·사용량증감의경우변경등록을받도록함.

☞유독물변경등록사유에서업종별로나누고, 감소사유를추가한사항은민원인의
편의를위한사항이므로원안대로의결

○유독물등의취급시설의검사, 안전진단및개선명령
- 일정규모이상의유독물취급시설에대하여정기·수시검사를실시하고안전상의
위해가우려되는경우안전진단및그에따른개선조치를명하여관리강화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의 미비점인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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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절차를정한사항으로타당성이인정됨. 다만, 정기·수시검사주기의경우
1년에서3년으로변경은현행처럼1년으로하도록개선을권고함.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수입허가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영업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영업자의허가내용통지사항규정

☞취급제한물질 및 유독물의 판매 및 사용에 따른 관리와 관련한 절차를 새로이
규정한것이므로원안대로의결

○취급제한·금지물질수출승인
- 로테르담협약이행을위해취급제한·금지물질을수출하는자에대하여협약에
따른수출절차에필요한관련서류를첨부하여수출승인을신청토록규정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과 관련한 절차를 새로이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의결

○자체방제계획수립
- 자체방제계획의 내용에 화학물질안전관리 인력,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을추가함.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과 관련하여 항목 및 절자를 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의결

○화학물질관리서류의기록및보존
-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과 관련된 보존대상서류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과 관련한 서류, 수입면장 등 통관관련 서류, 화학물질 성분내역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자, 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확인서로 정하고,
화학물질관리대장의기록·보존기한을2년에서3년으로연장함.

☞화학물질관리와관련한보존서류를정한것으로타당성이인정됨. 다만, 제1호
화학물질의제조또는수입량과관련한서류의경우내용이포괄적이기때문에
삭제하도록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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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의무사용량고시제정안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도로보조기층용에순환골재를10%이상사용해야하는공사의종류로
- 「도로법」에의한4킬로미터이상인도로건설공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1킬로미터 이상인 도로건설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15만제곱미터이상인용지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를정함.

☞‘순환골재의의무사용량’을정하는것으로의무사용제도도입초기인점, 지역별
순환골재 수급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용량 기준을 10%로 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의결

○적용배제사항
- 공사현장에서40㎞이내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없는경우, 공급량이부족한
경우, 순환골재가비경제적인경우에의무사용배제의판단기준으로함.

☞법 38조 ①항에서 발주자의 순환골재 사용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품질확보및수급상문제로의무사용의예외를인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 동조
②항에서상기단서규정을적용할때건설기술관리법상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또는‘설계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도록개선권고

2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일부개정안
(강화2,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서작성·제출의무대상사업추가, 규모변경및협의시기조정
- 신규평가대상사업추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등의제정에
따라5개사업을평가대상에추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중시행계획성격의
개발사업5개를평가대상으로변경,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대상사업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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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규모를20만㎡로확대추진(현행은10만㎡미만으로제한)
- 평가대상사업의범위(규모) 조정 : 도시지역에서시행하는도로건설사업의평가
대상규모 중 녹지면적(3만㎡)은 제외, 철도건설 사업의 평가대상 규모를 길이
1㎞이상에서길이4㎞이상으로완화, 도시공원의평가대상규모를공원시설면적의
합이 10만㎡ 이상에서 공원조성 전체 면적 25만㎡ 이상으로 변경,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내에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포함시킴

- 평가협의시기조정: 저유시설및석유비축시설의협의시기를해당사업인·허가
전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록 전으로 변경, 댐건설 및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협의시기를 기본계획 확정 전에서 실시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
공원사업의협의시기를공원계획결정전에서공원사업시행허가전으로변경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5개 개발사업 및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5개 개발사업을
평가대상에추가하는개정내용에동의함. 

다만, 20㎡이상의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근거법인「농어촌정비법」이개정되지
않아해당사업(현행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10㎡미만으로제한)이없으므로삭제
토록하고, 일정규모이상해안골재채취시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하고있는바,
중복평가방지를위해골재채취예정지, 골재단지지정시환경영향평가를받은경
우개발사업은영향평가를면제하도록하는단서조항을추가하도록하며, 평가대
상사업범위의조정및평가협의시기를조정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

○환경영향평가재협의및변경협의대상의규모변경
- 재협의(영향평가를 다시 함.) 대상사업 확대 : 재협의 대상의 사업계획 범위를
면적, 길이뿐만 아니라 폭·밀도·용적·용량 등도 포함하고, 공사가 7년 이상
장기간중지된후다시공사를재개하는사업도재협의대상에추가

- 변경협의(승인기관에의견제시) 대상사업규모강화 : 평가협의를받은사업계획
등을변경하는경우저감방안을강구하여협의기관과협의해야하는사업규모를
15/100 이상에서10/100 이상으로강화

☞재협의 대상사업은 폭·밀도·용적·용량까지 기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고,
7년이상중지된사업은여건변화를검토할필요가있고, 변경협의대상사업은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검토없이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모를
조정할필요가있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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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등의통보기한신설
- 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기관이사업계획등의승인시협의기관에
통보하는기한을고시내용과동일하게 30일이내로함.

☞고시에규정된사항을법령에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

○주민의견수렴대체범위설정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의견수렴절차를생략할수있는범위로사전환경성검토협의완료후3년이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설명회가 생략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사업규모가사전환경성검토협의당시의사업규모보다100분의
30 이내로변경된경우, 소각시설등과같이주민의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이큰
시설의입지가추가되지아니한경우로정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생략할수있는범위를정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2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평가대행자(변경) 등록
- 평가대행자가 최초 등록한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함.

- 평가대행자가 실험기기 및 장비로 환경현황을 조사하는 경우 정도검사 받은
장비를사용하도록함.

☞평가대행자가사용하는실험기기및장비에대한정도관리는필요하다고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함. 다만, 환경조사의 정밀도 유지라는 행정목적은 정도관리에 의해
달성할수있기때문에실험기기및장비가변동될때마다매번등록받도록하는
내용은과도한규제라고판단되어삭제를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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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취소및행정처분기준
- 정도검사를받지않은장비로환경현황조사시2차례의경고처분후3차업무정지
15일, 4차업무정지1월로정함.

- 2년이상평가대행실적이없는경우2차례의경고처분후등록취소에서1차경고
후등록취소로강화

-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6월
업무정지, 2차등록취소에서1차에등록취소로강화

☞평가대행자의 환경현황조사 시 정도검사를 받은 실험기기 및 장비의 사용의무
신설에따른행정처분기준신설과기타운영상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
원안대로의결

25)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추가(11개)됨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으로
공사완료후5년까지는1개사업을, 공사완료후3년까지는10개사업을추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제외)에 추가된개발사업의사후
영향조사기간을설정함에있어서유사개발사업의사후영향조사기간을감안하여
적정하게설정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에동의

26)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특정수질유해물질추가지정
- 유해성이검증되고공공수계에서검출되고있는‘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추가지정

☞1,2-디클로로에탄, 클로르포름은발암가능성(B2)으로위해도가높고,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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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상‘유독물’로분류된물질로서특정수질유해물질로추가하는원안대로의결

○배출허용기준설정·강화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은 0.01ppm이하로, 가, 나, 특례지역은
0.1ppm이하로 설정하고, 디클로로메탄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은
0.02ppm이하로, 가, 나, 특례지역은0.2ppm이하로설정하며, 납의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은 0.2ppm에서 0.05ppm으로, 가, 나, 특례지역은 1.0ppm에서
0.25ppm으로하고, 비소의배출허용기준을청정지역은0.1ppm에서0.05ppm으로,
가, 나, 특례지역은0.5ppm에서0.25ppm으로강화하되, ’08. 1부터적용하여2년의
유예기간부여함.

☞벤젠, 디클로로메탄, 비소의경우현행하천수질환경기준, 외국의예를고려할때
적절하나납의경우하천수질환경기준이 0.1ppm인점을고려하여청정지역은
0.1ppm, 가, 나, 특례지역은0.5ppm으로조정하도록개선을권고함.

27)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전부개정안(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생태·경관보전지역의행위제한완화
- 완충구역은건축물연면적100㎡이하,  전이구역은연면적200㎡또는330㎡이하

☞완충구역과전이구역에허용건축물의경우생태경관보전지역의취지와주민생활
및방문객의편의등을고려하여건축면적이정하여진것으로원안대로의결

○생태마을의지정기준·절차
- 생태마을 지정기준으로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 수려한 경관,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 주민의환경보전활동노력등을포함.

- 생태마을지정절차로시장·군수·구청장의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심의위원회의심사를거쳐지정

☞환경부 내부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해제 등과
관련한내용을시행규칙에규정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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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의설치대상지역및설치기준
-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 자연공원, 생태자연도 1등급, 야생동·식물특별보호
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일(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지역, 법제2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생태통로설치를위한조사연구
결과 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및기타환경부고시로정하는지역

- 생태통로의설치기준으로설치지점, 식생조성방법, 생태통로내부의피난처조성
등생태통로설치시준수할필요성이있는경우로정함.

☞생태통로의 설치 대상지역 및 설치기능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제7호야생동물이차량에치어죽는일(로드킬)이자주발생하는
지역및제8호법제2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생태통로설치를위한조사연구
결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는 지역 특정이 곤란하므로
‘제9호’에근거하여환경부장관이지역을고시할때참작할사항이라고판단되어
삭제를권고함.

28)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전부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완충·전이구역내에서행위제한완화
- 완충구역·전이구역내에서행위제한내용을정함.

☞생태·경관보전지역의보전, 지역주민의생활및방문객의생태탐방이조화될수
있도록행위제한내용을정한것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자연경관영향의협의또는검토대상, 협의방법
- 자연경관영향의협의또는검토대상에서보전지역의경우자연공원주변지역은
고도에 따라 1000m~2000m, 습지보전지역은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면적에따라500m~2000m, 도시지역내보전지역은300m로하고, 보전지역외
지역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24개
사업계획, 경관영향이 큰 특정시설물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은경관영향이큰44개사업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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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주변에서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거리는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생태·경관지역의경우경관보호대상의고도가아닌면적기준은
합리적이못하므로고도를기준으로최고봉 700m 이상은경계로부터 1000m,
최고봉700m 미만또는해상형은500m로정하도록개선을권고함. 보전지역외
지역에서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계획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협의대상에서 삭제하도록
개선을권고함.

○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대상사업확대
- 개발사업면적3만제곱미터이상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을추가

☞䥛부담금감축을통한국민부담완화필요성, 䥛법체계상문제점등을고려할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추후 법
개정을통해심도있는 검토를거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철회를권고함.

29)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강화1,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으로정함.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실내공기질적정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준이없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으로
충분한실태조사와위해성평가등을통해적정한기준이설정되었으므로원안대로
의결. 다만, 시행후2년이내에신축아파트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기준적합
여부및추가비용등을위원회에보고하도록부대권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사용제한에대한규제일몰제폐지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사용제한오염물질및기준에관한시행규칙제10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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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의규정의유효기간을2006년5월30일까지로정한부칙조항을삭제

< 건축자재에서사용되는오염물질>

※192차 경제2분과위원회(’04. 4. 2)에서 기준설정의 근거가 되는 측정자료(7개
건축자재)가부족하여업계의이행가능성이불투명하기때문에유효기간을두고
제도를운영하되, 환경부에서기준치의적정여부를검증토록개선권고함에따라
부칙에유효기간규정이마련됨.

☞환경부에서 200여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추가로 시험한 결과 기준 준수율이
93%에달해당초설정된기준이이행가능한수준으로부칙규정의유효기간폐지
요건을충족하므로원안대로의결

30)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강화3, 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전문정비업자정비대상차량
- 배출가스 검사결과 휘발유·LPG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의 200%를, 경유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의 120%를 초과하거나,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부적합판정을받은자동차로함.

☞정비대상차량 선정기준으로 경유차는 배출허용기준 120% 초과(부적합 차량의
57.3% 수준, 6만3천여대)이고, 휘발유차는배출허용기준의200%(부적합차량의
36.7% 수준, 1만9천여대)로정하고있는데, 전문정비업제도를처음도입하는점,
전문정비업체이용시비용및불편증가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확대필요.
따라서제3호의경우처럼정밀검사시기준에불합격한차량을일반정비업소에서
정비하도록한후재검사에서불합격차량에대하여전문정비업소에서정비하도록
하는것이일반정비업소와전문정비업소를분리하여도입한취지에합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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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접착제 일반자재

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4이상 1.25이상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이상 4이상



제1호 및 제2호의 휘발유·LPG 차량 허용기준의 200% 초과와 경유차량 허용
기준의120% 초과는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전문정비업자지정기준및절차
- 전문 정비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기준으로 시설·장비는 배출가스 측정
장비, 정비용기구, 부대시설 등으로, 인력기준은 정비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으로함.

- 시·도지사는서류검토및현지실사를거쳐지정서를발급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의결

○전문정비업자관리
- 시도지사는매년정비차량대수, 재검사합격률등을조사하여공보및검사기관에
게시하곡, 검사기관은 전문정비업자의 약도,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차량소유자에게제공토록함.

☞전문정비업자의 정비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정비와 관련된
정보를제공하기위한사항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전문정비업자행정처분기준으로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는
지정취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 업무를 하는 경우는
1월에서6월의업무정지를하도록하고, 전문정비업자의지정기준에미달할경우에서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지정취소,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는 1월에서
6월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는경고또는업무정지토록 함.

☞전문정비업자의준수사항신설에따른행정처분기준을신설한취지에는동의함.
다만, 지정받은전문정비업자가영업을하는동안시설·장비가전혀없는경우는
실제로발생하기어렵고, 법규정(제37조의 9 제1항제3호의환경부령으로정한
지정기준에미달하는경우)을확대한사항으로삭제를권고

○대기오염물질및특정대기유해물질추가지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에텔렌옥사이드, 스티렌, 디클로로메탄,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히드라진을대기유해물질로지정(9종)한후특정대기유해물질로지정(10종)함.

☞대기오염물질중위해성등에근거한기초조사, 전문가의검토및산업계에미치는
영향과대책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규제대상의대기오염물질로추가지정한
사항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제210회분과위원회(’04. 12. 10)에서산업계에미치는영향및대책을보완하여
재상정하도록철회권고한사안임.

○이륜자동차배출허용기준강화

- 2000년부터적용하고있는이륜차배출허용기준( EURO-1 수준)을단계적으로
강화하는내용을예시
·2006년부터EURO-2 기준(유럽2003년부터적용)
·2008년부터EURO-3 기준(유럽2006년부터적용)

- 3륜이상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신규제정
·2008년부터EURO-2 기준

☞유럽(주요수출지역)의이륜자동차기준을참고하여제작사및수입사와협의를
거쳐적용할수있는수준및일정을예고하여정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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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인적자원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재외국민등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 고등교육평가에관한
법률 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2개의법령에대해신설54건, 강화12건, 내용심사1건등총67건에대한규제를
심사(중요규제9건, 비중요규제58건)

○심사대상 67건 중 19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2건은 철회를 권고하고, 4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총신설규제는54건임.

제8절교육·문화분야

집필자: 서경석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  교육인적자원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9)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9)

제 264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9)

원안의결 4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3,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 1, 비중요 4

신설 1
*비중요 1

신설 1
*중요 1

강화 1
*중요 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규칙개정안(신설3, 강화1,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평가인정학습과정이수자등에대한학기당이수학점제한(강화)

☞평생교육 취지에 맞지 않고, 학습자의 학습계획을 제한하게 되므로 동 개정안을
철회하도록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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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정보공시)

재외국민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7.29 본회의 의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8.19 본회의 의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약대학제 6년제 연장)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의대 정원 감축)

계

제 265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6)

제 266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13)

제 229차 행정사회분과
(2004. 6. 30)

제 269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17)

제 271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31)

제 271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31)

제 276차 행정사회분과
(2005.11.  9)

제 278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2)

제 278차 행정사회분과
(2005.11. 2)

제 279차 행정사회분과
(2005.11. 30)

-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5

원안의결 9
개선권고 5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6
개선권고 19
철회권고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신설 16
*비중요 16

신설 8
*비중요 8

신설 14
*중요4, 비중요10

강화 4
*비중요 4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신설 8
*비중요 8

강화 1
*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신설 54
강화 12

내용심사 1
*중요 9

*비중요 58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의료인력양성분야학습자제한(신설)

☞의료분야전문대학졸업자들에게학위취득기회를부여하면서, 의료분야의전문성을
고려해 학습자를 제한한 것은 의료인력의 질(質)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
판단되어교육인적자원부의견에원안동의함.

○자격증취득학점인정시중복학점제외(신설)

☞자격증관련학습과목과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등에서이수한과목이중복되는경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학위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판단되어교육인적자원부의견에원안동의함.

○1개교육훈련기관에서취득할수있는학점인정기준(신설)

☞중복학점취득등을예방하기위해독학사면제과정과학점은행제를동시에시행하는
기관(광운대학교 전산사회교육원 등 10개)의 경우 이를 1개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교육인적자원부의견에원안동의함.

○대학졸업자등에대한학점인정기준설정(내용심사)

☞’98. 3월이전의각종학교(추계예술학교등33개) 졸업생들에게학점을인정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학점은행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의견에원안동의함.

2)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신설1, 강화3)

䤧심사내용

○산업대학의수시모집시복수지원금지등제한규정도입(신설)

☞산업대학에도 이중등록 제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수시모집 합격자들의 과도한
이동으로인해발생하는입학전형업무의혼란을예방하고, 산업대진학희망자들의
진학기회를 보장하며, 산업대와 일반대학(전문대 포함)간의 신입생 선발의



형평성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필요한제한이라판단되어원안동의함. 

○약학대학수업연한연장(강화)
-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이수하는기초·소양교육을2년으로, 전공교육을4년으로함.

☞약대진학 희망자들이 보다 성숙한 상황에서 학업전공과 직업분야로의 입문을
선택하게 하고, 약학대학은 인성과 적성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도입하려는제도로서,
䤎국제적으로도많은국가가6년학제를채택하고있고, 
䤎‘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건의(’02. 10)한사항이라는점
䤎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4.7. 13) 및 공청회 (’05.7. 5) 등을 거쳐결정된사항
이라는점에서원안동의함.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및 수의사 양성학과 모집단위 신설 또는 정원
증원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사전조정할수있도록함.(강화)

☞수의사에대한정원통제는의사정원축소와같은맥락이므로원안동의하되, 의무
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에대해서도정원을통제함은과도한규제로판단되므로
삭제할것을권고함.
⇒수용하겠음.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비율을 축소(10%→5%)하고 학사 편입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의료인관련양성인원축소

☞적정수준의의료인양성으로국민에게보다질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도입코자하는것으로
䤎‘의과대학정원10% 감축’은2000년 8월의료계파업시정부가감축을약속한
사항이라는점

䤎수차례의대통령직속‘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회의(2002. 8월, 10월등)와
부처간협의를통해결정된사항이며,

䤎정원감축방안의일환으로신입학정원 195명을2004년도에기감축하여이행
상태에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원안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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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교육법시행규칙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급식실시유치원은조리실과식품보관실을구비하여야하며, 1회급식유아가100인
이상인유치원에는영양사를배치하여야함.(신설)

☞연장제또는종일제로운영되고있는유치원(전체유치원의 90%)에서원생들에게
제공하고있는급식의위생과안전확보를위해필요한조치라판단됨.
䤎영유아보육법보다강화된시설기준을도입하고, 영세유치원들의부담을줄여주기
위해영양사배치기준을1회급식유아가100인이상인유치원등으로한정함.

䤎다만, 위생적인 급식시설이 조기에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유치원지원에필요한예산확보시간등이필요한바이를고려하여경과기간을
3년에서2년으로단축할것을권고함.

4) 고등교육법개정안(신설1, 강화2)

䤧심사내용

○수능부정행위자에대한응시자격정지기간(강화)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이전과 동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최대 2년간
응시자격을정지함.

- ‘2회 이상의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2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한경우등’은1년간응시자격정지

☞부정행위와자격정지기간의3가지유형및그개념을시행령및훈령등에다음과
같이보다명확하게규정하도록개선권고함.

○‘2회이상’및‘2년간’, ‘2인이상’의개념등을명확히규정
- 훈령등에규정할사항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① 당해시험 무효

② 당해시험 무효 및 차년도 응시 제한

③ 당해시험 무효 및 향후 2년간 응시제한

- 시행령에규정할사항 3가지유형



䤎시행령①~ ③에해당하는부정행위의구체적양태등을규정

○대학정보공시의무및공시자료제출의무부여(신설)
- 학교로 하여금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용이하게 해당정보에 접근·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함.

- 학교별공시자료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대학의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필요한것으로판단되지만,

- ‘적절한 방법’이라는 문구는 제3항에서 공개하여야할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
공개방법, 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삭제하고,

- 아울러, 해당정보에접근·열람하는주체가누락되어있는바, ‘누구든지’또는
‘제3자가’등적절한문구를삽입할것이며,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한 대학에 그 자료의 제출의무를 별도로 부과함은
불필요한규제로판단되므로이는철회할것을권고함.

○정보공시의무미이행에대한시정·변경명령(강화)
- ‘대학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정
또는변경을명할수있도록함.

- 정당한사유없이정보공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위반행위를
취소또는정지하거나학생정원의감축, 학과의폐지, 학생모집정지등의조치를
할수있음.

☞정보공시의무를 추가하는 경우 제2항에서 의무위반의 제재수단으로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감축, 학과의폐지또는학생모집정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은
과도한수준의규제로판단되므로, 정보공시항목추가부분은철회할것을권고함.

5) 재외국민등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16)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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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한국학교설립승인(신설)
-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재정지원 및 학력인정을 받는 한국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학교(한국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학교에
필요한시설및설비등을갖추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학교의공익성과운영의안정성보장및재외국민의학습권보호를위하여교육
시설·설비등최소한의기본요건을갖추어학교를설립·운영하도록할필요성은
인정되지만,

- 외국에서재정지원을받지않고자율적으로한국학교를설립하는경우도있을수
있으므로‘재정지원’문구는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한국학교의학교법인에두는임원
- 한국학교를경영하는학교법인에는7인이상의이사와2인이상의감사를두되,
당해학교의장및주재관1명이포함되도록함.

☞해외여건상 충족하기 어려운 국내 사립학교의 이사회기준(이사중 적어도 1/3은
3년이상 교육경험자로 구성) 대신, 정부가 설립자금의 50% 정도를 지원한 점과
대부분이교육비전문가로구성된점을고려할때, 재외학교의원만한운영을위해
해외공관의 주재관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여 이사회에 교육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동의함.

○한국학교학교법인의임원선임승인
- 임원은 공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되, 임원정수의 1/2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함.

☞부적합자의 임원취임방지를 위하여 취임시 공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한국
학교의 정체성 및 한국교육과정 유지를 위해 이사정수의 1/2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구성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동의함.

○한국학교학교법인의임원취임승인의취소
- 임원이다음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그
취임승인을취소할수있도록함.(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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䤎직무상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설립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때

䤎학사행정에관하여당해학교의장의권한을침해하였을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학교법인에게그사유를들어시정을요구한날로부터30일이경과하여도이에
응하지아니한경우에한함.

☞임원진간직무상분쟁·회계부정등으로학교를정상적으로운영할수없는경우
임원취임의승인을취소하고, 임시이사(안제20조)를선임하여학교를정상화할수
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동의함.

○한국학교학교법인의임원의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에대해서는학교법인의임원이될수없도록함.

☞공직부적격자의이사재선임방지를위한적절한규제로판단되어원안동의함.

○한국학교학교법인임원의보수제한
- 정관에서 정한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만지급

☞학교재정의건전하고효율적인운용을위하여그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동의함.

○한국학교재산처분에대한보고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관의 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고,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학교법인의재산중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은매도하거나담보에제공할수없음.

☞사립학교의존립및목적수행에필수적인교육용재산의변동상황파악을위해
필요한규제로판단되어원안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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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의예산과결산제출
-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공관의장을거쳐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재정운영의효율성및투명성을제고하고, 정부결산및재정지원자료로활용하기
위하여필요한제도로판단되어원안동의함.

○한국학교재산목록등의비치
- 학교법인은설립시에재산목록을작성·비치하여야하고, 매 회계연도종료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장부또는서류를작성하여그사무소에비치하도록함.

☞학교법인의재산및회계의투명성제고를통한건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동의함.

○학교법인해산승인
- 학교법인이그목적의달성이불가능하여해산할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함.

☞학교법인의임의적해산에의한폐해를방지하고, 학교법인의공공성확보를위한
적절한제도로판단되므로원안동의함.

○학교법인정관변경승인
-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함.

☞학교법인의 정관은 이사회 운영, 재산관리, 교직원 신분 및 학교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관변경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에 의한 승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동의함.

○학교법인의설립승인취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설립승인조건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의
달성이불가능할때에는설립승인을취소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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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의 존치로 인한
폐해발생방지를위해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동의함.

○학교법인의보고및조사관련의무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공관의 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과 재외
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감사또는조사할수있으며, 이에따른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도록함.

☞학교법인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한관할청의지도감독상필요한적절한규제로
판단되어원안동의함.

○한국학교교원임면보고
- 학교법인이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함.

☞법규정에따른임면절차준수여부확인및교원현황통계작성·활용등을위해그
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동의함.

○한국학교교직원해직등의요구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면직사유및징계사유에해당한때에는임면권자에게해임또는징계를요구할
수있도록함.

☞부정과 부당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운영과위계질서확립을위해필요한규제로판단되어원안동의함.

○한국학교의장에대한임명제한
- 임원취임승인취소또는해임된날부터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
한국학교의장에임명될수없도록함.

☞부적격자의학교장임명배제를위해필요한규제로판단되므로원안동의함.

6)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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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심사결과: 본회의상정⇒’05. 7. 29 본회의의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보완자료 등을 검토한 후 동 법률안에 대한 사무국
의견에 대하여원칙적으로동의

○다만, 절차상 이해당사자인‘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지
못하여의결은하지않음.

○향후 본회의에서‘대학교육협의회’의 책임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본회의에상정키로함.

7)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14)

䤧심사결과: 본회의상정

○참고인(학계2, 법조계2)의의견진술및교육인적자원부가제출한자료에대한설명을
들은후아래와같은개선권고사항등을첨부하여8.19(금) 본회의에상정키로함.

<지적사항>

○총입학정원제, 학부폐지문제, 특별전형시 장애인 우대조항 등은 법학교육과 법률 서비스의

질저하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

○제재조치 건의, 시정명령, 학생정원 감축 조치 등은 제재조항이 없는「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과중장기적으로형평을맞출것을권고

<개선권고사항(2건)>

○학생정원의 감축조치는 그 조건이 불명확하므로‘정상적인 법학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등의

표현을추가규정

○설치인가의 기준으로 제 2조(교육이념)를 고려토록 한 것은 다소 추상적이므로 법제처심의시

적절한용어로수정

<기타사항>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소속(대한변협) 및 구성문제는 국민의

권리제한이나의무부과사항이아님을근거로심사대상에서제외(사무국의견수용)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 교원확보요건, 시설기준등에대하여는원안동의

(사무국의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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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강화4)

䤧심사내용

○대학설립심사에서정성적기준강화(강화)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대학설립을인가하고자하는경우에설립자의육영의지,
교육과정, 학교운영능력 등의 사항도 포함하여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함.

☞고등교육의 질제고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대학설립인가 심사시 교사·교지·
수익용재산등양적인설립요건이외에설립자의육영의지및학교운영능력등
정성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일응타당성이있으나,

- 정성적기준으로서설립자의육영의지등은개념이추상적이므로, 질적지표의
개념과기준을보다명확하게구체화할것을개선권고함.

○동일법인이설치·경영하는산업대학·전문대학을통·폐합하여동일권역내에서
일반대학으로개편하는경우의특례인정(강화)
- 사립의 산업대학·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특별시 또는 동일한 도(광역시를 포함한다)내에서 설치·경영하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으로의설립을인가할수있음.

- 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2006학년도까지 산업대학은 25% 이상, 전문대학은 60%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여야 하고,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통·폐합전보다개선하여야하며, 연차별전임교원확보율준수해야함.

☞산업대학과전문대학간통합후일반대학설립을인가할수있는특례를인정코자
하는것으로서,
䤎일반대학설립시 요건(교사·교지·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100%를 충족토록
규정되어있는대학설립운영규정적용을 완화적용하려는조치인바,

䤎동일법인일 것과 동일권역일 것을 특례 인정의 요건으로서 정함은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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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를 통해 대학간 통합과 구조개혁을 지원한다는 대학구조개혁의 목적과
취지를고려한특례조치란점을감안할때, 그타당성이인정되며,

䤎산업대학입학정원을25%이상감축토록한것은,
䤎전문대의경우10%의추가감축시편제정원으로환산시, 20%정도의감축효과가
발생하는점에서일정수준의형평성을기할수있다는점, 

䤎교원확보율 산정시 일반대학은 20%까지 겸임·초빙교원을 인정하는 데 반해
산업대학(전문대학포함)은50%까지인정하는점,

䤎그럼에도 전임교원확보율이 일반대학에 비해 저조한 점(대학 55%, 산업대·
전문대40%)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타당성이인정됨.

■일반대학으로전환시전문대학정원을60% 이상감축토록한것은
䤎대학의수업연한이 4~5년, 전문대가 2̀~3년으로전문대학정원을 50%감축하여
일반대학으로 전환시 일반대학의 편제정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10%이상 추가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을 개선하기 위한것으로,
구조개혁과 특성화 촉진을 위한 특례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학생정원최소기준상향조정(강화)
- 시설기준 학생정원 최소규모를 대학은 10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하는대학은200명) 으로상향조정

- 교원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200명에서 500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200명으로상향조정

☞교육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설립인가시 학생정원의 최소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것으로서, 

■시설기준 학생정원의 최소규모를 대학은 4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학원대학
(장애인대학포함)은100명에서200명으로상향조정함은,

䤎영세대학의남설을방지하고, 
䤎대학운영의기본자금은학생등록금이란점에서대학의건실한운영과교육여건
개선을위해최소한의정원기준을상향함이필요하다는점, 

䤎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의 최초 제시안도 동 규모를 최소한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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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원규모로서제시한바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그타당성이
인정된다고판단됨

■교원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을 200명에서 500명(대학), 100명에서 200명
(대학원대학)으로각각상향조정하는것또한,

䤎OECD국가의경우교수 1인당학생수가평균 15.4명(’02년)인 데비해우리의
경우39.1명(대학, 04년기준), 75.6명(전문대)로열악한교육여건인바, 

䤎설립단계에서 부터 법정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원확보율을 제고하여 학생의
학습권보호및고등교육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것이란점에서그타당성이
인정되어원안동의함.

○대학신설시,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확보금액설정(강화)
-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확보하되, 신설의경우에는대학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이상을 확보하여야함.

- 단, 1개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기본재산이상을 확보하여야함.

☞대학설립시최소한의수익용기본재산을확보하도록함으로써부실대학의설립을
사전에방지하고교육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서, 

- 그간대학설립시준칙주의운용으로부실대학및미개교부실법인이양산된점,
관련정책연구에서도수익용기본재산의최소규모를상향조정하도록정책제안을
해온점등을고려할때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며,

- 규제의 적정성 또한, 학생1인당 학교운영수익에다 최소규모 학생정원(대학
1,000명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대학 100억, 전문대 70억, 대학원대학
40억인점에서타당하다고인정됨.

- 또한, 1개학교법인이수개의학교를설립·운영하고자하는경우, 설치학교별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은 동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원안동의함.

9) 학교보건법시행규칙등개정안(신설2, 강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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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심사내용

○교사(校舍)안에서의환경및식품위생의유지관리(강화)
- 학교에서환기시설을설치할때에는충분한환기가실시될수있도록기준신설
- 교실내부유세균및휘발성유기화합물등의유지·관리기준강화

☞교사안에서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에대한기준을종전보다강화하는것은
- 청정한공기의질을유지토록하고, 새학교증후군등실내공기오염을예방하며,
학생건강을위한실내공기의질관리를위해필요하여원안동의함.

○학교환경위생관리체계(신설)
- 환경위생및식품위생의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학교의장에게보고및자료
제출의무를부과하고, 점검결과기준에적합하지않은학교의장에게개선또는
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음.

☞새학교증후군 등 실내공기오염을 예방하고, 학생건강을 위한 실내공기의 질
관리를위해학교환경위생관리체계를확립하려는것으로서,

■건축법상모든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그건축물대지및건축물(설비)을
적합하게유지·관리하는것이원칙이란점

※건축법제26조: 건축물의소유자·관리자에대한건축물의유지·관리의무부과
䤎현행규칙상으로도제3조에서

▷환경및식품위생의유지·관리기준을정하고,
▷학교의장은매년점검을실시하며,
▷지도·감독기관인교육감및교육장은점검방법의지도및전문인력을
지원토록이미규정되어있는사항이란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측정하고 있으나,
연간 다중이용시설의 약 20%정도만 측정가능한 현실여건상 학교측정을
지원함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 학교의환경위생관리체계를학교자체에서유지관리및자체점검하고, 관할청은
지원및지도·감독체제로하는것은일응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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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감및교육장이학교의장에게환경위생등의관리를위하여필요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조의 2)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위임범위내에서규율될수있도록법제처심의시조정토록개선권고함.

○교사(校舍)의내부환경유지·관리(신설)
-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은「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
하여야함.

- 학교설립자는 학교시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공자에게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측정결과자료를제출받아「학교보건법」상의유지관리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
확인하여야함.

☞금번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서 개정되는 교사의 내부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신설학교 설립시 학교설립자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 학교의 쾌적한 환경위생관리와, 특히 신설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새학교
증후군’과 관련, 학교신축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농도를 전문기관에서
측정토록하고학교설립자로하여금이를확인토록함으로써개교이후제기될
수있는학생들의건강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것으로타당성이인정되어
원안동의함.

1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신설8)

䤧심사내용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유아·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교원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은교육상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기준을완화하여승인가능

- 고등교육기관 설립은‘대학설립·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상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기준을완화하여승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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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국내교육
기관보다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학교설립을 허용코자 하는 것으로, 경제자유
구역등의취지에비추어그필요성이인정됨. 

- 다만, 기준완화승인시‘교육상지장이없는범위안’이라함은추상적개념이므로
보다구체화된표현으로수정할것을권고함.
⇒‘최소한의교사, 교지, 교원확보’로수정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외국교육기관설립승인
- 외국교육기관을설립하고자하는자가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서류를갖추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승인함.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확보와 심의 및 승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명시할필요성이있고,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승인항목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 및 전공, 학생정원, 교육과정 등 포함)

8.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

9. 교사현황

10.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12. 교원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외국학교법인(본교)의 분교 설립계획 확인서

15. 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16.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사립학교 설립허가 신청시에도 유사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타당성이인정됨.

- 다만, ‘그밖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서류’는범위를지나치게확대시킬
우려가있으므로, 보다구체화하거나삭제할것을권고함.
⇒삭제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기준
-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는외국교육기관의설립에관한사항을심사함에
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해야함.

■설립자의자국내법적지위
■설립·운영하고자하는학문분야의국제적명성도
■설립·운영계획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교원확보계획의적정성
■설립자의설립의지및건학이념
■지역교육수요및입지조건
■그밖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항

☞세계적으로우수한외국교육기관을유치하기위하여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의
설립심사기준을규정할필요성은인정됨.

- 그러나, 교원확보계획은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에 기포함되어 있는 점, 설립
심사의 기준에 학교의 국제적 명성도나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의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실제 심사시 교원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의해 설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립심사의 기준으로
반드시필요한사항은아니라고판단되므로, 삭제를권고함.

- 또한, ‘설립의지 및 건학이념’의 개념이 추상적이므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학교의건학이념’으로수정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 ‘그밖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항’도, 범위를지나치게확대시킬우려가
있으므로, 보다구체화하거나삭제할것을권고함.⇒삭제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학생의정원
- 교원 및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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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함.
- 고등학교이하의외국교육기관에입학할수있는내국인입학생수는재학생수의
10% 이내로 하되, 개교초기(개교후 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내국인
입학비율조정위원회’에서30% 범위내에서조정하는비율이내에서외국교육
기관의장이정하도록함.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는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인사 등
7인~9인의위원으로구성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위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학교의장이정하도록하며, 초·중등교육법의규정에따른외국인학교는
재학생수의2% 이내에서학교의장이정하도록함.

☞고등학교이하의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내국인 입학생의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함은국내교육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하고, 그동안수차례의공청회와수십여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한 점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원안동의함.

- 또한, 교원 및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 또한 전체수급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함.

○학력인정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1학년~10학년) 교과 중 국어, 사회(국사포함)
(*초등 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를 포함하여 최소 2개 교과 이상을 내국인
학생이주당각2시간이상이수할수있도록편성·운영하도록함.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주당 2시간
이상의국어등의교과이수를의무화하는제도로서, 
-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수십여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정한것이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원안동의함.

○폐쇄승인기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외국학교법인 등으로부터 폐쇄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에대한심의를거쳐승인하여야함.

☞외국학교법인 폐쇄에 따른 부작용 및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의할
사항을규정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동의함.

○설립승인취소절차
- 외국교육기관에대한설립승인을취소하거나, 학과의폐쇄또는학생의모집정지
등조치를할경우에는‘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자문을받아결정하며,
이의가있는외국교육기관의장은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
있고, 이에대하여40일이내동위원회의자문을거쳐통보하도록규정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취소 등의 처분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한
사항은위원회의기능을규정한제4조제7항에옮겨규정하고,
䤎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제2,3항)은‘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삭제하여본조문전체를삭제할것 ⇒수용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지도·감독
- 외국교육기관의 매년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외국교육기관의장에게
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 재산목록등을제출하도록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외국교육기관의사무및재산상황을검사하게할수있도록함.

☞외국교육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황보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은인정됨.

-다만, 외국교육기관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토록함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하여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하는법제정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과도한규제로판단되므로삭제할
것을권고함.
⇒삭제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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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사유 2. 폐쇄예정연월일
3. 학생및학적부의처리방법 4. 교직원의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처분계획



11)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학교용지의확보및경비의부담
- 정부투자기관인 개발사업자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도가 경영하거나
출자한개발사업자가공급하는학교용지공급가액은초·중학교는조성원가의
100분의50, 고등학교는조성원가의100분의70으로함.

- 다만, 민간개발사업자의공급가격은종전대로감정가격으로함.

☞개발사업시행시학교용지공급가격산정의불합리성을해소하고용지가격급등에
따른대응책마련을위해도입하려는제도로서,
- 학교는도시기반시설임에도도로, 공원등타기반시설조성에들어가는비용과
이윤이포함된감정가격으로공기업으로부터용지를매입(조성원가의3배)하고
있어학교용지가격산정의불합리성을해소할필요성이있다는점

- 당정협의(4회)를거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5. 7. 13)에서결정된사안이라는
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원안동의함.

2. 문화관광부
집필자: 정상봉사무관(Tel. 2100-2446, sbj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민체육
진흥법시행령개정안,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등17개법령, 1개고시에
대해신설11건, 강화17건, 내용심사21건등총49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규제
44건, 비중요규제5건)

○심사대상49 중3건에대하여는철회권고, 17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하고, 29건은
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문화관광부의2005년도
총신설규제는9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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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청소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2, 내용심사4)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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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5. 영화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7.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고시 제정안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9.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0.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체육지도자
연수검정규칙 제정안

12. 공연법 개정안

13. 관광진흥법 개정안

계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제 251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9)

제 251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9)

제 253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23)

예비심사
(2005. 5. 21)

제 262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15)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제 270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24)

예비심사
(2005. 10. 12)

예비심사
(2005. 12. 21)

-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4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개선권고 2
철회권고 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29
개선권고 17
철회권고 3

강화2, 내용심사4
*중요 6

강화1, 내용심사1
*중요 2

강화2, 내용심사4
*중요 6

강화 1
*중요 1

신설 2
*중요 2

강화4, 내용심사2
*중요 6

신설 1
*비중요 1

신설 3
*중요 3

신설 4
*중요 4

강화1, 내용심사5
*중요 6

강화 4, 내용심사
4, *중요 8

강화 2
*비중요 2

신설1, 내용심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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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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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심사 21
*중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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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진흥센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소장과이사의자격(내용심사)

■청소년단체또는청소년시설에서10년이상청소년육성업무의경험이있는자
■대학에서고등교육법제8조의규정에의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
있거나있었던자로서청소년분야의학문을전공한자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규정에의한교장의경력이있는자
■3급이상공무원또는공공기관에서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
청소년업무에실무경험이있는자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자중에서이사회에서인정하는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5호의‘청소년업무와
관련된’을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청소년지도사의자격연수(강화)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에합격한자는5년이내에자격연수를받아야함.
- 청소년지도사의연수시간을20시간에서30시간으로확대

☞자격검정에 합격하였음에도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지도사 응시교과목 중 전문선택영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자격연수로
보완하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배치기준(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청소년 지도활동의 적정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의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사업계획서, 세입·세출결산서제출의무(내용심사)

☞제32조 제1항 제2호 규정중‘보조금액의 산출기초’를‘보조금의 사업내역’으로
하도록개선권고함.

○과태료부과대상(내용심사)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
청소년진흥센터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의과태료에처함.

☞유사명칭사용을금하여청소년들의혼란을방지하려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

○청소년지도사·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과정수수료부과(내용심사)

☞연수과정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제화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려는것으로서원안대로의결

2)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1,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청소년증의재발급수수료부과(내용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증을 재발급할 경우 5,000원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징수함.

☞재발급에따른수수료관련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

○청소년쉼터의설치기준(강화)
- 상담실또는사무실1개소이상을갖추도록하던것을상담실과사무실을분리해
각1개소씩구비토록함.

- 쉼터의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이 없었으나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중에서
2명이상두도록규정

☞청소년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원안대로의결

3)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2, 내용심사4)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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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의인증신청및통보(내용심사)
- 인증위원회의보완·개선을요구받고도응하지않을경우 5년이내에수련활동
인증을신청할수없음.

☞‘현장방문후 인증위원회의 보완지시를 3회이상 불이행시 5년동안 인증신청
불가’를규정한청소년활동진흥법과의형평성차원에서
- ‘인증위원회의보완·개선을요구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3회이상이에응하지
않을경우’로변경할것을개선권고함.

○주택단지의수련시설설치(내용심사)
- 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을2,000호이상건축하는주택시설사업계획, 대지조성
사업계획시수련시설을설치해야함.

☞민간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단위를‘2,000호’에서‘3,000호’로 변경할
것을개선권고함.

○한국청소년수련원의사업계획서, 세입·세출결산서의제출(내용심사)
- 한국청소년수련원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집행실적대비표, 검사를한공인회계사의의견서와감사의의견서,
기타결산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참고서류등을첨부하도록함.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업무지도, 감독 등을 위한 규정이므로
원안대로의결

○과태료의금액을상향조정(강화)

☞과태료금액을현실에맞게조정한것이므로원안대로의결

○수련시설의시설기준강화(강화)
- 청소년수련원의생활관숙박실을4인이상20인이하의규모에서4인이상10인
이하의규모로개정

- 유스호스텔숙박실은20인이하의규모였으나10인이하의규모로개정
- 신규 시설종류인 청소년특화시설이 만들어 짐에 따라 시설기준에 특화시설에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대한내용을추가
- 활동시설, 휴게실, 지도자실, 냉난방시설, 비상설비 및 기타 시설 등을 갖추고
청소년이필요로하는특성화·전문화프로그램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의환경개선등을위한것이므로원안대로의결

○인증심사원의자격및선발등(내용심사)
- 인증심사원의자격요건
■1급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 또는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과이론적소양을갖춘자

- 인증심사원의선발등
■인증위원회의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되며, 인증심사원은 직무연수후 인증
심사원으로의등록절차를거쳐야함.

- 인증심사원은 매2년마다 인증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재등록시
직무연수를이수해야함.

☞인증제도의효율적운영등을위한것이므로원안대로의결

4)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운동경기부등설치면제항목삭제
-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배치, 운동경기부 설치를
면제할수있는대상에서‘민법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규정(시행령
제17조제4항2호)을삭제함.

☞문화관광부에서동호삭제를철회
* 제17조4항2호를삭제하는것은재량의증대를가져오는것으로당초법제처의
재량행위투명화방안의취지에부합하지않음.

- 법제처 심사시‘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건으로철회요청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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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비디오물개념변경(신설)
- ‘유형물에고정되어재생하여볼수있는것(VHS 방식)’이라는기존의비디오물에
대한정의에온라인영상물의개념을추가시킴.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비디오물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비디오물과 관련된 규제(등록건수 : 8건)가

아래와같이강화됨.

1. 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시청제공의 목적으로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제작, 배급에관한정당한권리를가진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

등급분류를신청하여야함.(안제60조)  

1-1. 국가권위손상, 폭력·음란등을과도하게묘사한경우3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등급분류를보류할수있음.(안제60조4항)

1-2.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예, VHS→온라인 동영상)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동일한내용인지여부를미리확인받아야함.(안제61조)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등을하여서는안됨(안제55조)

* 현재 성인 PC방의 경우, 대부분 개인별로 칸막이가 된 방에서 PC를 통해

영상물을시청할수있도록되어있어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해당될수있음.

3. 비디오물 제작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등에는 종전의 비디오물 제작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제재처분의효과는양수인등에게승계됨.(안제56조3항, 4항)

* 온라인영상물 서비스업체(VOD 사업자)의 경우, 영상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DVD에 저장된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upload 하는 경우)하면 비디오물

제작업의개념에포함됨.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로 인해 문화의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제정시유의할필요가있어원안대로의결

○영화선전물의배포·게시의제한(신설)
- 영화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해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 선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여서는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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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수입, 복제하는 자는 상호 및 분류받은 등급을

표시하여야함.(안제58조)

5. 청소년관람불가비디오물에관한광고, 선전물을배포, 게시하고자하는자는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청소년에대한유해성여부를확인받아야함.(안제59조)

6. 등급분류를받지않았거나등급분류받은것과다른내용의것을제작·유통·시청

제공하여서는안됨. 등급구분을위반한시청제공은금지됨, 등급분류필증은영업의

승계의경우외에는매매또는증여할수없음.(안제63조)

7. 지방자치단체장은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등에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하거나6개월이내영업정지를명할수있음(안제67조)

8. 지방자치단체장은영업폐쇄명령또는등록취소처분을받고도영업을계속할경우,

영업소의 간판제거·삭제, 영업을 위한 기구·시설물의 봉인 등을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을 변경한 비디오물 등을

발견한때에는이를수거·폐기할수있음(안제70조)

9. 비디오물등급분류, 등급재분류, 광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여부확인신청을하는

자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함.(안제91조)

10. 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확인된광고·선전물을배포·게시하거나등급분류를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위반하여시청제공하는경우등5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

상호와 분류받은 등급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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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대한 광고·선전물은 특성상 자극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유해성 여부를 심의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나선전을하는경우에는심사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선정적이고자극적인
광고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화 선전물의
배포·게시를제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6) 관광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강화4,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국제회의기획업의변경등록사항(강화)
- 사무실소재지의변경, 영업소신설시여행업만변경등록토록한것을국제회의
기획업으로확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 1항5호 국제회의기획업의 변경등록사항에서 영업소
신설을제외하도록개선권고함.

○유원시설업의조건부영업허가관련신고사항(강화)
- 조건부영업허가의기간을정함.
䤎종합유원시설업을하고자하는경우: 5년
䤎일반유원시설업을하고자하는경우: 3년
䤎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안에 조건이행시에는 시설·설비내역서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해야함.

䤎조건부허가를얻은자가영업을개시하려고할때는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등의서류를첨부하여신고해야함.

☞부지확보, 시설 설치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유원시설업의 투자
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 충분한조건부영업허가기간이필요하다고판단됨.
- 기타서류제출사항도행정절차에필요한최소한의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과징금강화(강화)
- 법 제35조가 개정되어 과징금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됨에따라별표3의과징금액을일률적으로4배상향조정



☞과징금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법령위반행위 방지 등 건전한 관광사업을
조성하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관광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강화등(강화)
- 관광사업의휴업또는폐업을하고통보를하지아니한때, 4차위반시사업정지
6월→신고업종취소

-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시, 행정처분기준신설

- 카지노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연60일이상휴업한때, 행정처분기준신설
- 유원시설업자가안전성검사를받지아니한때행정처분기준강화
- 유원시설업자가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지
아니한때행정처분기준신설

☞‘관광사업의휴업또는폐업을하고통보를하지아니한때’에‘신고업종의경우
취소’하는것과관련하여
- 신고가취소라는행정행위의대상이되는지여부를재검토하여정비하는것을
조건으로원안의결(예: 취소대신영업장폐쇄등사실행위로변경등)

○유원시설업의허가신청및변경허가신고시서류제출(내용심사)
- 허가신청시첨부서류신설
䤎신청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기재한서류
■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등
䤎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대표자 변경시
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본적기재서류포함.)

☞본적부분을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유원시설업의허가신청및변경허가신고시서류제출(내용심사)

☞본적부분을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의시설및설비기준강화(강화)
- 방송시설및휴식시설설치의무, 화장실설치의무, 유기기구가정전·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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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비상조치필요시이용객대피시설(발전시설, 사다리등) 구비
- 종합유원시설업에음식점시설또는매점설치의무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서 승마시뮬레이션, 메달 밀어내기 등을
삭제하고몇개를추가

☞안전성을강화하기위해‘비상조치가필요한유기기구’외에유기시설을포함시키고,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사다리 등)’을
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술할것이며, ‘정전·사고발생등으로비상조치가필요한
유기기구’를명확화하고그기준을설정하도록개선권고함.

7) 관광특구통계전문기관기준고시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통계전문기관의기준(신설)
- 통계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법인으로한다.
䤎통계작성을담당하는조직및전문인력이확보되어있을것
䤎일정한신뢰도를갖춘관광통계관련정책연구또는관광통계추정등의실적이
있을것.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특구지정시 중요한 요소인
외국인관광객수산정의객관성, 신뢰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8)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신설3) 

䤧심사내용

○중재위원회사무처업무협의(신설)
- 중재위원회는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수립,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대하여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 제5조(예산 등) ① 중재위원회는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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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정하거나이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5조1항은‘중재위원회는법제12조에의한국고지원과관련한사무처의예산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5조2항은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협의문의내용(신설)
- 언론사가 피해자의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협의문에는 공표할 정정
보도의내용·크기와보도회수, 보도위치또는방송순서등을포함하도록함.

☞법에규정된협의사항을구체화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

○보도물의열람및수수료징수(신설)
- 언론사는피해자가보도의원본또는사본의열람또는복사를신청하는경우에는
이에응하여야하며, 소정의수수료를징수할수있음.

☞과도한수수료부과를방지하고타언론사와의수수료비교가가능하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언론사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표하도록개선권고함.

9) 국어기본법시행령제정안(신설4) 

䤧심사내용

○한국어교원자격부여(신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분야를 전공(45학점, 2급)·부전공(21학점, 3급)으로
학위를취득한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이수(120시간)하고검정시험에합격한
자(3급)에게한국어교원자격을부여

- 2급인자는5년, 3급인자는3년‘한국어교육경력’을승급요건으로정함.
■단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120시간)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3급)에
대해서는승급배제

-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12년이상 교육받은자에게‘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각과목에20% 가산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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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의자격요건을구체화한것으로그필요성이인정되지만,
- 외국어로서한국어교육분야를전공하지않고3급을부여받은자도, 일정기간의
경력요건(5년)을 갖추면 승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어 교육
경력’을「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1의비고」혹은「교원자격검정령제8조」와
같이 규정화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며, 필기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동일한외국어능력을가진다른응시자와의과도한차별이될수있으므로
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한국어교원자격취득자우대(신설)
- 공공기관에서국외에한국어교사를파견할때에는한국어교원자격이있는자를
파견하여야하며

- 문화부장관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를 채용할
때에는자격이있는자를우대하도록권고해야함.

☞모법의근거가미약하므로철회를권고함.

○국어능력검정시험우수자우대(신설)
-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에 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우수한자를우대하여야함.

☞모법의근거가미약하므로철회를권고함.

○국어상담소지정(신설)   
- 국어 상담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담전문인력, 상담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함.

- 국어상담소로지정되기를원하는자는문화부장관에게신청하고, 지정된기관은
운영결과를문화부장관에게매년보고해야함.

☞‘국어전문 기관·단체에서 근무한 경험’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며, 운영결과를
매년보고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으나그시기를보다명확히규정하고(예 : 매년
말), 신청서서식의‘자본금’항목을구체화·명확화하도록개선권고함.

10)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강화1, 내용심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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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심사내용

○인터넷신문의기준(내용심사)  
- 발행주체가 법인이며, 취재 및 편집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며,
일주일게재뉴스건수의30%를자체적으로생산하는경우등을인터넷신문으로
정하도록함.

☞언론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의
기준을설정한것으로서원안대로의결

○자료의신고·검증및공개(내용심사)  
- 일간신문 경영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발행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문발전위원회는 신고사항을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등의방법으로공개하도록함.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신고의무(전체발행부수, 구독수입등) 방법을구체화한것으로서원안대로의결.
* 신문발전위원회의규칙도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심사를받을것을권고함.

○인터넷신문개념추가에따른규제강화(강화)  
- 인터넷신문이‘정기간행물등’에포함됨에따라기존정기간행물에부과된등록
및변경등록등과같은규제를받게됨.

☞기존 정기간행물에 적용한 규제를 인터넷신문에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편집위원회구성(내용심사)  
-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활동등에종사하는근로자를대표하는편집위원의동수로구성함.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이므로 시행령안 제12조 1항은‘편집
위원회를구성하는경우구체적인구성방법은노사협의를통해정한다.’로변경할
것을개선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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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우선지원(내용심사)
- 편집위원회를설치하여정기적으로운용하는경우, 연간평균광고지면이50%를
넘지않는경우등에해당하는정기간행물에대하여는신문발전기금을우선적으로
지원할수있음.

☞모법의근거가미약하고여타입법례가없는차별적규제이므로시행령안제28조
2호·3호를삭제할것을개선권고함.

○기금의용도(내용심사)      
- 구독료지원사업, 언론보도피해자상담및구제지원사업등신문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기금의용도로정함.

☞고아원, 양로원등불우시설, 복지단체등의신문구독을지원하려는취지가인정되어
원안대로의결.

11)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및체육지도자연수검정규칙제정안(강화4, 내용심사4)

䤧심사내용

○1급경기지도자응시자격강화(강화)
-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면 1급 경기지도자 응시자격을 주던 것을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1년이상의경기혹은지도경력이있어야 1급경기지도자응시자격을
주는것으로변경.

☞우수한경기지도자를양성하기위해학위취득뿐만이아니라1년경력을요구하는
것으로그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자격부여응시대상자요건변경(강화)
-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의 평균성적이 70%이상이면, 2급경기·생활체육
지도자가되기위한연수및필기시험의일부를면제하였으나성적기준을80%으로
상향조정

- 학교체육교사가5년의지도경력이있으면2급생활체육지도자자격을얻기위한
연수및검정의일부가면제되었으나경력요건이3년으로완화되고, 3급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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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어 학교체육교사는 경력요건 해당시 무조건 2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얻게됨.

☞필기시험면제혜택이부여되는자격부여과정응시자격의성적수준을상향조정하여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원봉사지도자 및
체육관련경력자등과의차별을위한것으로학교체육교사경력의특수성이인정되어
원안대로의결.

○필기검정과락제실시방법변경(강화)
-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경우, 기존에는과락제를실시하지않을수도있었으나
완전히시행하는것으로변경

- 기존에는 자격검정에 불합격한 자는 4할 미만 취득과목만 다시 응시하게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전과목 재응시하여 평균 6할이상 전과목 4할이상
취득하여야합격하도록함.

* 과락제 : 평균점수가만점의 6할이상취득자중 4할미만취득과목이있는경우
불합격

☞국가가시행하는자격검정의공신력을증진시키려는것으로그필요성이인정되어
원안대로의결

○체육지도자양성종목추가(강화)  
- 경기지도자자격종목중당구, 바이애슬론, 스쿼시 3종목을추가하고생활체육
지도자2·3급자격종목을통일

- 2급 생활체육지도자에 요트 1종목 추가, 3급 생활체육지도자에 게이트볼 등
18종목추가(2·3급생활체육지도자양성종목이같아짐)

☞정가맹종목증가에따른자격종목추가로그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개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권한 위임 및 연간 운영계획서 포함내용 중
대상경기관련내용현실화(내용심사)  
- 개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으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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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경기의구체적인개최일시·장소를삭제하고일반적인개최일정사항포함.

☞연간 운영계획에‘고정환급률 투표권 및 고정배당률 투표권 각각의 예상 판매
금액’을 포함하고, ‘고정배당률 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을 추가할
것을개선권고함.

○체육진흥투표권연간발행횟수제한제도개선(내용심사)  
- 연간 발행횟수 300회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횟수를
승인하도록규정

☞‘체육진흥투표권은 연간 1,000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로 규정하되,
문화부는연간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의운영계획승인시‘종목간형평성유지,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수의 적정성, 사행성 방지 등’을 위한
방안마련여부및그적정성을확인·검토할것이며,
- 규제일몰제를적용하고,
- 문화부는‘수수료등의변경을통한소매인보호, 경기종목간균형발매실시결과,
고정배당률식투표권발행에따른매출액및사행성등’을검토하여1년(’06년말)
후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하도록개선권고함.

○고정배당률식투표권의환급률적용기준변경(내용심사)
- 고정배당률식투표권의환급률(50~75%)을개별회차단위에서사업연도단위로
적용

☞‘당해사업연도의환급금총액이같은기간동안의체육진흥투표권발매금액의
100분의50내지70’으로규정할것이며,

- 규제일몰제를적용하고,

■문화부는 연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승인시 환급률을 60%로
지켜야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고배당에 의한 사행성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환급률상황을점검할것.

■‘고정배당률투표권의분기별환급률정도, 사행성방지를위한환급기준의변경
(예, 월또는분기별) 검토’등을 1년(’06년말) 후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하도록
개선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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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배분기준보완(내용심사)
- 동일종목의주최단체가2 이상인경우주최단체와무관하게개최된해외경기를
대상으로발행한투표권의수익금은해당종목의각주최단체간균등배분

☞투표권의수익금배분을명확히하기위해기준을설정한것으로서그필요성이
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12) 공연법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야외에설치하는공연장에대한등록의무부과(강화)
- 기존에는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일정 요건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토록 함.(현재는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
대상에서제외)

☞공연법상 야외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문화부지침(문화관광부
공연86400-774, ’02. 9. 17)에는‘야외에설치하는공연장의경우에도연90일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야외음악당 등 야외
공연장은등록대상이된다.’고명시하고있고,

- 이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야외공연장은 실제 등록하고 있어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적 지원, 공연장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무대예술전문인실무경력자검정합격인정제폐지(강화)
- 일정기간이상의실무경력이인정될경우자격시험을거치지않고자격증을부여
(실무경력자검정합격인정제)하는제도를폐지

☞경력자일지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검정시험에 응시하게 하려는 것으로
국가자격증에걸맞는전문성을확보하고, 비경력자와의형평성을증진시키기위한
것으로원안대로의결

13) 관광진흥법개정안(신설1, 내용심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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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심사내용

○관광복권의내국인판매금지및동규정위반시벌칙조항신설, 내국인의관광복권
당첨시당첨금불지급(신설)
-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을 내국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하고, 이를위반할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을
부과하는벌칙조항을신설하고,

- 내국인이관광복권에당첨된경우에복권당첨금을지급하지않도록규정

☞관광복권은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및수용여건개선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
위하여외국인관광객만을대상으로판매하는것으로
- 당연히 내국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고, 내국인이 동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지급할필요가없으나이에대한일부논란이있었던바, 이를명확히
규정한것으로그타당성이인정됨.

- 한편, 관광복권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내국인에대한판매유혹이존재하며,

- 내국인에게 관광복권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바, 동규정의실효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벌칙조항신설이필요하다고
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大綱명시(내용심사)
- 현행관광진흥법제27조제2항에서는카지노사업자가준수해야할영업준칙을
문화관광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 법제처의포괄위임금지원칙관련문제제기가있어,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있는
영업준칙의대강을관광진흥법에규정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의 대강을
관광진흥법에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명확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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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청
집필자: 김자영사무관(Tel. 2100-2447, kjyo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등
3개의법령에대해신설5건, 강화 2건, 내용심사 12건등총 19건에대한규제를
심사(중요19건)

○심사대상 19건 중 5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하고, 14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문화재청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5건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시행령(신설5,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고도지정절차를규정하여지역주민의의견수렴시30일이상공람토록함.(신설)

☞고도지정은 고도내에 지구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제한을 가져오는 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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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계

제 248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26)

제 259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25)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3
원안의결 10

원안의결 14
개선권고 4
철회권고 1

신설 5,
내용심사 1
* 중요 6

강화 2,
내용심사 11
* 중요 13

신설 5
강화 2

내용심사 12
* 중요 19



주민의견수렴과정이반영되는사항으로서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 환경지구의 지정·변경·해제시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2이상 일간신문,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고30일이상공람토록함.(신설)

☞지구지정으로역사문화환경의보호·보존을위한각종행위제한이수반되어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이요구되는사항인바, 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지정지구내에서는토지및수면의매립·절토·성토·굴착·천공등지형의변경
행위, 수로·수질및수량변경행위, 소음·진동유발, 오염물질반출행위, 오수·
분뇨·폐수 등의 살포·배출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행위, 동물의 사육·
번식 등의 행위, 기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함.(신설)

☞고도지역의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현상 변경 및 개발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문화재보존구역에서의 각종 행위제한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시행령(안) 제 24조 1항 7호인‘기타
문화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는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삭제할
것을개선권고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내용을 규정하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도록함.(신설)

☞법체계상법률에서규정해야할사항이므로철회권고

○보존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사업시행자의 기술력보유인력·사업실적
증빙서류, 사업시행자의사업수행에관련된서류등)를규정함.(신설)

☞보존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신청절차·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구체적인 규제로서
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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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의서면통지, 10일이상의의견진술기회등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규정(내용심사)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으며,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강화2, 내용심사11)

䤧심사내용

○소유자가 국보 또는 보물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경우 재교부신청서에
의하도록서식을제정함.(내용심사)

☞재교부신청서식상의 항목은 재교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원안의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을 매년 1회이상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수있음(내용심사)

☞문화재청장이매년자격시험을실시해오고있으나, 시험주관기관과실시횟수에
대한규정이없어이를보완하는것으로서시험의원안의결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부정행위를한자에대하여당해시험일로부터3년간
시험응시자격을정지함.(강화)

☞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응시자격을제한하는것은시험의부정행위방지를위해
필요한사항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서도부정행위자에대해서는 3년간응시자격
박탈하고있어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취소시 성명, 자격종목, 처분내용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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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교부에관한사항을기록관리하여야함.(내용심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이취소된자가문화재수리를할수없도록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자격증 교부절차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와 등록시 시·도지사가 관리
하여야하는대장등을규정(내용심사)

☞법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가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필요한절차사항을정하는것으로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행위 중, ‘수계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또는제방축조공사등의행위’을‘수계에서행하여지는건설공사행위’로
보완하고,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역사적문화환경및경관에어울리지아니할위험이있는시설물의설치
·증설하는행위및토지와임야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로보완함.(내용심사)

☞문화재에영향을미칠수있는건설공사의범위를수계상류뿐만아니라수계하류도
포함하는것은문화재보존을위한필요조치로원안동의하나, 건설공사행위를보다
구체화하기위해‘건축공사또는제방축조공사등의행위’로수정할것을개선권고.
또한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이 보호되어야 문화재의 가치가
보전될수있으므로주변경관보호를위해지형을직접적으로변형시키는토지형질
변경행위를현상변경행위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해외단체가 외국박물관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출예정일 3개월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이허가를할경우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내용심사)

☞법률에서 위임한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보유자또는보유단체가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이수증교부를위해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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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심사에는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관계전문가등3인이상이참여하여야하고,
평가기록을5년간보존·관리하여야함.(내용심사)

☞행정지침(예규)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수
교육이수증교부의공정성·객관성을도모할수있어원안의결

○국가지정문화재소유자가국가지정문화재관리자선임, 소유자·소재지·보관장소
변경, 멸실·도난등에대한신고를시·도지사를거쳐문화재청장에게하던것을
시장·군수·구청장 및시·도지사를거쳐문화재청장에게하도록함.(내용심사)

☞관리자선임등각종신고서제출을시·도지사에게하던것을가까운시장·군수·
구청장에게하도록하는것은민원인의편의를위해바람직하나, 동규정은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접수시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진달하고, 시·도지사는문화재청장에게진달하도록조문을명확히
수정할것을개선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시행령안28조의2(등록문화재의현상변경
허가) 제2항, 시행규칙안 제35조의 3(등록의 신청) 제1항, 시행 규칙안 제35조의
8(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 제2항 등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조문을
수정할것을개선권고

○문화재 등록대상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한정되던 것에서 동산·유적지까지
포함되도록확대하고, 등록신청서서식을제정함.(내용심사)

☞법률에서 등록기준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모든 문화재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기준을새로이정한것으로써원안의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이전
또는외관변경, 건축물또는시설물이아닌문화재의보수등및손상을방지하기
위한행위)를허가대상으로하고, 허가신청서를제정함.(내용심사)

☞법률에서위임한현상변경허가대상행위및관련절차를상세히규정하는것으로
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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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굴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굴조사기관의 자격기준(인력기준 ; 책임자 또는 책임조사원 1명이상, 조사원
2인이상, 조사보조원3인이상, 보조원3인이상, 보존처리요원 1인이상/시설기준 ;
수장시설, 보존처리시설(위탁가능), 연구및정리시설)과행위정도에따른발굴제한
기간(6개월~2년)을정함.(내용심사)

☞보존처리요원의 경우, 당해 발굴기관에서 보존처리를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동요건을갖추지않도록할것을개선권고

○지표조사 대상인 건설공사를‘육지 또는 수중(내수면, 연안)의 지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각 지역에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면적을
완화하고, 지표조사전문기관도 육상과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요건을정함.(내용심사)

☞지표조사 대상사업을 육지와 수중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현실성 있게
완화한 것으로서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지표조사전문기관의 요건도 적정한 인력과 시설
요건이라고판단되어원안의결

4. 방송위원회
집필자: 정상봉사무관(Tel. 2100-2446, sbj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방송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방송프로그램등에관한편성
비율고시 개정안,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채널의 인정
기준·절차 고시 제정안 등에 대하여 신설 10건, 강화 5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17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규제14건, 비중요규제3건)

○심사대상17건중5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하고, 12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심사를거친방송위원회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8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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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송프로그램등에관한편성비율고시개정안(신설1, 강화2)

䤧심사내용

○지역민방의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편성제한(강화)
- 지역민방별로축소비율을차등화
■1차지역민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방송) : 70%이내→69%이내(1%)
■2차지역민방(경인, 청주, 전주, 울산, 경기) : 73%이내→71%이내(2%)
■3차지역민방(강원, 제주방송) : 80%이내→77%이내(3%)

☞시행시기를’05. 7. 1로하도록개선권고함.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의무(신설)
- EBS의경우당해채널의연간전체방송시간의0.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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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방송프로그램 등에 관한 편성비율고시
개정안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채널의 인정 기준·절차 고시 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송신 대상
방송고시 제정안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계

제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제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제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

제274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

예비심사
(2005. 12. 22)

-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2
개선권고 5

신설 1, 강화 2
*중요 3

신설 4
*중요 4

신설 3, 강화 3
내용심사 1
*중요 7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2
*비중요 2

신설 10
강화 5

내용심사 2
*중요 14
*비중요 3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정방송법 및 동법시행령에 지상파방송
사업자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의무를부과하였고, 이에EBS의경우교육용
애니메이션의특성을고려하여TV3사의30%수준을반영한것으로규제의필요성이
있어원안대로의결.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강화(강화)
-  KBS의경우, 전체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을2% 상향조정(평균30%→32%)
■KBS1TV : 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24%이상
■KBS2TV : 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40%이상

☞시행시기를’05. 7. 1로하도록개선권고함.

2) 방송의공익성제고를위한전문편성분야및해당채널의인정기준·절차고시
제정안(신설4)

䤧심사내용

○공익성방송분야채널인정신청자격제한(신설)
- 신청인및신청단위
■해당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대표
■등록된텔레비전채널단위
- 신청자격제한사유
■방송을개시한때로부터2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
■신청일 기준 과거 1년동안 당해 채널운영과정에서 방송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이상처분을받은경우

■공익성채널인정취소일부터1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인정 자격을 제한하는 ②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므로법령(시행령또는시행규칙)에직접규정해야하는바, 동고시에서는
삭제하고,  아울러, 제3조의제목도적절히수정하도록개선권고함.

○공익성방송분야채널인정절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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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방송분야 인정 신청을 위한 절차로서 신청서류의 제출, 신청접수기일 및
신청서류의반환금지등을정한것은그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공익성방송분야채널인정및인정취소(신설)

☞공익성방송분야채널인정및인정취소는상위법령에근거가없는규제이므로, 동
고시에서는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공익성방송분야채널구성의무(신설)
- 고시된공익성방송분야각각에해당하는채널구성의무부과
- 다만, 방송사업자의전송용량을감안하여고시된방송분야10개분야중8개분야
이상의채널송출시의무이행간주

☞현재채널구성에있어서오락성채널의구성비율이높고, 교양성채널의구성비율이
낮은점을해결하기위한규제로서채널구성의다양성확보로시청자의채널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익성 강화를 통해 시청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3) 방송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신설3, 강화3,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근거신설(신설)
-방송법 개정에 의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역사업권 징수근거 조항이
삭제됨에따라이에대한절차를규정한시행령제13조도법체계에맞게삭제하되,
위성방송사업자및홈쇼핑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에있어준용하던
지역사업권료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제13조)을 동일하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절차규정에신설

☞방송법 개정(’05. 5. 18)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으로일원화됨에따라시행령에서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
- 종전의 지역사업권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와 거의 동일한 규제로
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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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경영평가공표방법추가(강화) 
- 공사의자체방송을통한방송및공사의인터넷홈페이지게시
- 다른방송사업자및일간신문에의보고서제공

☞KBS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공표방법에 인터넷 게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터넷보급확대라는시대적추세를반영하는동시에, 
- 수신료를 받는 KBS의 경영상태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 및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종합·보도방송사업자의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단축(강화)
-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공개의신청이있는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종래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통보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04. 1. 29 개정)에 규정된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속한
정보공개여부결정을통한신청인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규제강화의
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과태료부과기준신설(신설)
- 법제75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특별한사유없이재난방송을하지아니한
자(1,500만원)

☞법의 위임의 범위(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에서 재난방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구체적으로정한것으로서
-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와직결되는방송사의재난방송을행할의무에비추어
볼때과도한수준의과태료라고볼수없어원안대로의결

○재난방송의무대상사업자확대(강화)
-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시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방송위원회에협조를요청하는경우에는방송위원회는방송사업자(종래종합편성
및보도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에게재난방송을행하도록요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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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방송법 제75조 제2항에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종합편성및보도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에서‘방송사업자’로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발생 예방 및 피해
최소화등을위하여규제강화의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방송광고중시보광고기준및방법신설과기존방송광고조정(강화)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䤎시보광고신설(회당10초, 매시간2회, 매일10회이내)
䤎자막광고축소(매시간6회→4회)
-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라디오채널포함.)
䤎시보광고신설(회당10초, 매시간2회)
䤎토막광고시간당총허용시간축소(5분20초→5분)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텔레비전채널
䤎시보광고신설(회당10초, 매시간2회)
䤎토막광고회당광고시간확대(1분20초→1분30초) * 총시간당3분제한은동일
-  케이블·위성방송·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䤎다른 유형의 광고를 포함, 시간당 광고 허용량(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시보광고자율편성

☞개정된방송법에따라방송광고중시보광고기준및방법신설과기존방송광고
조정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
- 다만, 방송광고에대한소비자과다노출문제, 불법광고성행에대한개선대책,
시보광고가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가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추진토록하고,

- 시행1년후각방송매체들의법상광고허용량과실제광고실적에대한결과분석
자료등방송광고전반에대한검토분석서를제출할것을권고함.

○특수관계자의범위조정(내용심사)
- 당초개정안: 방송법제8조제2항에의해1인지분제한비율(30%) 적용을받는
특수관계자의범위에서‘해당방송사업자’를제외

- 수정대안 : 최대주주와고용관계등포괄적으로연관성이있는개인의경우및
최대주주와 채무보증 등 상호 재정적 영향력이나 관련성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특수관계자범위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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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방송법시행령은소수주주의임원취임제한등기본권침해문제가있어
개선하는것이타당함.

- 당초개정안은방송법상의공공성확보취지를훼손할우려가있으나, 수정대안은
당초개정안에비해방송법상입법취지에부응하는것으로서이에동의함.

- 다만, 수정대안은 방송위원회에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입법기술상 보완이
필요하며, 법제처심의후그결과를위원회에보고토록결정

- 아울러, 방송위원회에대해사외이사제활성화등방송의공적책임강화방안을
강구할것을권고함.

4)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중계송신대상방송고시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중계송신대상방송(내용심사)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해당분야채널로한국문화방송분야는‘재단법인국제방송
교류재단의 아리랑 TV’를, 사회적소수 대변 방송분야는‘재단법인 시민방송의
RTV’를지정

☞방송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는 중계송신 대상방송은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한정하고있는바,
-’05. 9월말 현재 방송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총
140개법인183개채널중검토대상은영상홍보원의KTV 등15개채널임.

- 이 중 당연 중계송신 대상 방송인 EBS와 공공채널(국회방송, KTV, OUN)를
제외한8개채널중

■’05. 8월 등록되어 운영실적이 없는 국군TV와 지자체 채널인 TV서울, 종교
채널을제외하여아리랑TV와 RTV 2개채널을중계송신대상방송으로선정한
것은그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5)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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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상방송광고시주된상품이외의부수적인제품이나경품강조금지(신설) 

☞패스트 푸드류의 방송광고의 경우, 어린이 세트메뉴에 대한 내용을 내보내면서
사은품(장난감시리즈)을 끼워파는 등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잘못된
소비습관을유도할우려가있으므로,
-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신설의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의결.

○근거없이학습효과를과장하는학습교재등에대한방송광고금지(신설)

☞학원, 과외, 학습교재 등 사교육비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공교육의 부실화가
사회적인문제로대두하고있는상황에서
- 학원, 학습지 등을 광고하면서 학교의 공부보다는 학원, 학습교재 등 사교육이
학습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학교공부는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학습지에는높은관심을보이는것처럼묘사하는것등은소비자를오도
(誤導)하는것으로이를방지하기위한규제신설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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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등16개의법령에대해신설35건, 강화14건, 내용심사13건등총
62개건에대해규제심사(중요36건, 비중요26건)

○심사대상 62건 중 3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10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4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35건임.

제9절노동·여성·청소년분야

집필자: 서나윤사무관(Tel. 2100-2443, nayoon@opc.go.kr)

< 노동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5.6)

제 257차 행정사회
(2005.5.11)

제 257차 행정사회
(2005.5.11)

제 260차 행정사회
서면심사

제 260차 행정사회
서면심사

제 260차 행정사회
서면심사

원안의결 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신설 3, 강화 1
내용심사 2

신설 6

신설 1

신설 1
강화 1

신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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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9.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3.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16.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1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8. 직업안정법 개정안

19.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계

제 263차 행정사회
(2005. 6. 22)

예비심사
(2005. 7. 20)

예비심사
(2005. 7. 20)

예비심사
(2005. 8. 16)

제 225차 경제2분과위
(2005. 8. 19)

제 225차 경제2분과위
(2005. 8. 19)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 9. 9)

예비심사
(2005. 10. 26)

예비심사
(2005. 10. 26)

예비심사
(2005. 10. 31)

예비심사
(2005. 10. 31)

예비심사
(2005. 11. 9)

예비심사
(2005. 11. 9)

제 235차 경제2분과위
(2005. 11. 25)

제 236차 경제2분과위
(2005. 12. 2)

-

원안의결1
개선권고4

원안의결5
철회권고1

원안의결3

원안의결1

원안의결3
개선권고1

원안의결3
철회권고1

원안의결 3

원안의결 3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5

원안의결 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원안의결 49
개선권고 10
철회권고 3

내용심사 5

신설 2, 강화 3
내용심사 1
*비중요 6

신설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4

신설 2
강화 2

신설 3

강화 3
*비중요 3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2,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5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신설 4

신설 35
강화 14

내용심사 13
*중요 36
*비중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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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주는 매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은행을 통해 납부하고, 피공제자의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퇴직공제근로내역 및 공제부금신고서’에 작성·
제출하도록하며신고서에오류가있는경우지체없이정정신고하도록함.(신설)

☞공제증지를 공제회에서 구입하는 기존 납부방식을 은행을 통한 납부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매월 피공제자의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신고하도록한것은피공제자의근로내역및공제부금납부실적관리를전산관리
방식으로개선하기위한조치로서공제가입사업주의편의를증진하고공제회의
업무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개정안(신설3, 강화1, 내용심사2)

䤧 심사내용

○실업자직업훈련에 포함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훈련기준에 맞춰 실시하도록 함.
(신설)

☞훈련의질및훈련실적을제고하려는것으로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직업능력개발사업의비용을지원·융자받을수있는직업능력개발단체의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지자체출연 비영리법인, 대학 등으로
정하고 비용지원·융자신청 및 지원·융자 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내용심사)

☞직업능력개발단체의대상범위중‘정부출연연구기관’을기관의설립목적에맞는
출연연구기관만가능하도록「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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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연구기관중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되는조사·연구를수행하는기관’으로
수정하고, 비용지원·융자신청 및 지원·융자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령으로정하도록개선권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훈련기관 인정요건(훈련시간·기간
및훈련내용)에훈련실시기관에관한요건을추가(강화)

☞훈련과정인정요건에훈련시설기관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훈련실시능력이부족한
기관들의훈련참여로인한부실훈련을방지하려는것이므로원안의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정부지원훈련규모비율(연간훈련실적의 50%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부실훈련방지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시설·인력 등을 지정
요건으로규정(내용심사)

☞인력요건중‘기타노동부장관이정하는자’를‘직업상담, 직업지도등의업무에
종사한자중가목내지다목에준하는자로서노동부장관이정하는자’로하여
노동부장관이정할수있는기준과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도록개선권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정지 및 폐업으로
근로자가훈련을계속받을수없는경우나근로자스스로훈련수강을포기하는
경우,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훈련생이훈련비를반환받을수
있도록하여 선의의피해를 예방하고, 훈련비 반환사유및 반환기준을마련하여
훈련생보호를강화하기위한것이므로원안의결

○훈련기관 평가결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곳은
훈련위탁을제한하거나훈련과정인정을하지아니할수있도록제한(신설)

☞평가결과부실훈련기관에대해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을제한하거나훈련과정을
인정하지않도록하여훈련의질제고를위한노력을유도하려는것으로규제의
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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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신설6)

䤧 심사내용

○법률의위임에따라퇴직연금사업자등록요건을정하고, 사업자로등록할수있는
자는‘신탁업법에의하여신탁업의인가를받은자’, ‘운용관리업무또는자산관리
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등으로함.(신설)

☞퇴직연금사업자로등록할수있는자를노동부장관이고시로정할수있도록한
부분은 법률에서 등록요건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한위임의범위를벗어난규정이므로삭제하도록개선권고

○보험계약및특정금전신탁계약의요건으로가입자가퇴직연금사업자에대하여직접
급여를청구할수있고, 계약이해지되는경우적립금은가입자에게지급되도록할
것을정함.(신설)

☞사용자가부담한적립금이사용자및금융기관으로부터독립되어비교적안전하게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의형태를정하는것으로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나, 
다만노동단체가이사실을알고있는지여부및노동부안에대한금융감독위원회
및재경부안의동의여부를사무국에서문서로확인하는조건하에원안의결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방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또는 금전신탁,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그
밖에금융감독위원회가적립금의안정적인운용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방법
등으로함.(신설)

☞퇴직연금자산의안정적운용을위한적립금운용방법및기준을현행금융제도및
법령에따라정한것이므로원안의결

○퇴직연금적립금 운용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유가증권의경우이해관계인이발행한것이아닐조건등의범위내에서금융감독
위원회가정하도록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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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이라는 점에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위주로운용되어야하는바, 이를위하여위험의분산, 투자한도등을정한사항으로
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교육을
실시해야할사항을법의위임에따라구체적으로정함.(신설)

☞퇴직연금제도의원활한운영및근로자의수급권보장을위한사용자의부담금수준
및납부현황, 적립금의운용현황등에대한사업주의교육의무에관한사항으로그
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퇴직연금사업자는당해사업자관련사항, 운영관리업무수행에관한사항, 적립금의
운용사항, 급여지급사항등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의취급실적을제출하여야
함.(신설)

☞퇴직연금제의운영현황파악및제도개선에참고하기위한것으로규제의타당성이
인정되므로원안의결

4)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신설1)

䤧 심사내용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정하고, 천재·사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4조에서정한사유(파산선고
등) 등을적용제외사유로함.(신설)

☞임금 및 퇴직금의 40%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지불능력 있는 사업주의 지급 지연·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5)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신설1, 강화1)

䤧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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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부정수급자에대한추가징수액을부정한방법에의해지급받은체당금의
100분의 100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고, 부정행위가경미한자에대하여는추가
징수를감경할수있으며자진신고자에대하여는면제할수있도록함.(신설)

☞법률에서 부정이득 추가징수의 근거를 정하였고,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의추가징수액으로인정되므로원안의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요구에 불응한 경우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보고나
서류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서류 제출시 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검사거부·방해·기피한경우80만원에서400만원으로과태료상향
조정(강화)

☞법률에서과태료상한액을5배인상함에따라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을각각
현재금액의5배로인상하여법률개정취지를반영한사항이므로원안의결

6) 산업안전기본법시행규칙(신설1)

䤧 심사내용

○공정안전보고서심사완료후1년이내에이행상태를평가하고, 최초평가후3년마다
정기적으로이행상태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 사업주가요청할경우수시로평가
실시(신설)

☞산업안전기본법의개정(의원입법)에따라공정안전보고서의이행상태를정기적으로
평가할수있게된바, 평가주기등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품질·환경·안전
분야 생산기술의 변화주기가 3년인 것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내용심사5)

䤧 심사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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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위탁계약해지등의조치기준을정함.(내용심사)

☞위탁제한 효력이 미치는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위탁제한 처분기준의 확대적용을
철회하도록 하고, 위탁계약해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위탁제한 가능하도록 한
것을3회이상받은경우로위탁제한기준을완화하는한편, 훈련기관지부·분원
등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도로 적용하고, 부정행위에 의한 훈련비용 청구금액에
따라계약해지, 위탁제한등의조치를세분화하도록개선권고

○훈련기관및수강근로자가부정한방법으로훈련기관인정을받거나훈련비용을
지원받은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 훈련비용의반환, 수강제한등의
조치를취하도록그기준을정함.(내용심사)

☞인정제한 효력이 미치는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인정제한 처분기준의 확대적용을
철회하도록하고, 인정취소를 2회이상받은경우인정제한가능하도록한것을
3회이상받은경우로완화하는한편, 훈련기관지부·분원등에대한처분기준은
별도로적용하고, 부정행위에의한훈련비용청구금액에따라인정취소, 인정제한
등의조치를세분화하도록개선권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거나지정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정지처분을할수있도록기준을정함.(내용심사)

☞결격사유임원을3월이내에개임하지아니한경우1차위반시시정명령, 2차위반시
훈련정지1월, 3차위반시훈련정지2월의행정처분을하도록한개별기준을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하며, 아울러 1차위반과 2차위반을 동일하게‘시정명령’행정
처분으로한것은‘1차위반시권고, 2차위반시시정명령’으로하도록개선권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한구체적인행정처분기준을정하고, 자격정지처분기간중또는종료후 3년
이내에자격정지처분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자격을취소하도록함.(내용심사)

☞자격정지기간종료후3년이내에자격정지처분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자격
취소를하는것은법률에서정한부정행위의양태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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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것인바, 규제의타당성이없어삭제하도록개선권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양성시설이승인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 훈련 미실시한 경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승인취소
등의행정처분기준을정함(내용심사)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부정행위의 양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의시정명령및승인취소의구체적기준을정하였으므로원안의결

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안(신설2, 강화3, 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종사자를 추가하고, 동
작업에대한교육내용을정함.(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를 통하여
산업재해를예방하려는것이므로원안의결

○타워크레인자체검사주기를현행6월1회에서3월1회로단축(강화)

☞최근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
크레인의자체검사를강화하여산업재해를예방할필요가있으므로원안의결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를120종에서178종으로확대(강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를 통하여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것으로인정되어원안의결

○사업주가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근로자를배치하기위해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 취급하는 유해인자 등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통보하도록함.(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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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실시기관에당해근로자가수행할대상업무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
건강진단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므로원안의결

○특수건강진단결과의사가조기검진의필요성이있다고판정한근로자에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실시주기를단축할수있도록함.(강화)

☞개별근로자의건강상태를고려하여의사가인정한경우에는근로자의건강보호를
위해건강진단을강화하는것이므로원안의결

○건강진단 실시기관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와 관련서류를 의료법에서 정하는 기간
(5년)만큼보존할의무를부과(신설)

☞건강검진관련서류의보존의무를부과하는규정이의료법시행령제18조및건강
검진 운영세칙 제6호에 이미 존재하여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철회권고

9)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신설2, 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 작업시 사전에 작업순서, 근로자 역할범위 등을
기재한작업계획서를작성하도록함.(내용심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미숙으로인한사고가전체사고의 58%를차지할정도로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원안의결

○타워크레인을 자립고(타워크레인이 지지없이 설치될 수 있는 최대높이로서
형식마다다르며크레인설계강도계산시결정됨) 이상으로상승시킬경우벽체나
와이어로프에의하여지지하도록함.(신설)

☞근로자및주변보행자의안전을위해타워크레인의지지의무및설치기준을정한
것으로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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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조립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20m/s를초과하는경우에는타워크레인작업을중지하도록
함.(신설)

☞타워크레인은 설치높이가 높고, 무게중심이 윗부분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기준 및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작업제한
풍속기준을설정한것으로규제도입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10) 최저임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액의100분의10을감한금액을최저임금액으로정함.(내용심사)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던 수습근로자에 대하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감액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비율을 정한
것으로, 감액비율 10%는 (구)최저임금법의‘취업기간 6월미만의연소자’에대한
감액적용비율10%를원용하여정한것이고, 입법예고기간중에도노사간이견이
없었음을고려할때규제의타당성이있다고판단되어원안의결

11)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신설4)

䤧 심사내용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사업주는직종별·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을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노동부장관은제출된현황이노동부장관이고시한여성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제출을요구할수있음.(신설)

☞차별행위를적극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제도의취지에는공감하나, 기업의인력운용의
자율성을과도하게제약할수있으므로, 여성고용비율설정과관련하여직급별기준은
제외하도록하고, 여성고용비율을고시가아닌최소한법령에서정하도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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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고,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사업주가제출한시행계획대로이행하였는지여부를확인및평가하고이를통해
우수기업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한조치로서, 제도시행을위해필요하다고
판단되어원안의결

○남녀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한 자, 노동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자에대하여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신설)

☞제도시행을위한기본자료의성실한제출을강제하여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려는
것으로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1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신설2, 강화2)

䤧 심사내용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위해각기관의업무수행능력을평가하고그결과를공표할수있음.(신설)

☞안전관리대행기관에대한정부의평가및공표는평가의전문성이미흡하며, 이는
민간기업영리행위에대한지나친개입이므로철회권고

○안전보건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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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로 인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원안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사업장 중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로이를갈음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여별도운영하도록하는
한편,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심의사항에‘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도입한경우안전·보건조치에관한사항’을추가(강화)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심의사항을 추가한 것은 기계·기구, 설비 및
원재료를 신규 도입한 경우 조작 및 취급미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것이므로 원안의결

○사용중지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명령받은 사업주가 그 명령받은 사항을
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곳에게시하지아니하는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
부과(강화)

☞안전보건·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13)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개정안(신설3)

䤧 심사내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과그조정에관한사항,
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행사방법 등에 대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조합은 당해 계약사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조합원별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수량등계약의주요내용을개별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함.(신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와관련하여당사자간계약을통해정하여법률관계를
명확히하고, 분쟁을예방하기위한것으로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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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끼친경우, 당해회사가파산등으로우리사주매수선택권행사에응할수
없는등의경우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부여를취소할수있도록함.(신설)

☞법에서 정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취소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조합원이회사에중대한손해를끼친경우나회사의파산등취소사유가
과도하지않고, 입법예고시관련기관의이견이없었던점등을고려하여원안의결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일을기준으로연간6백만원범위내에서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부여하도록
함.(신설) 

☞우리사주 조합원별 부여한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평균임금및저축률, 외국의사례등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으로
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1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강화3)

䤧 심사내용

○인력부족확인서발급요건에출국만기보험·신탁및보증보험가입을추가(강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시 출국만기보험 등의
가입여부를확인하여사용자에게의무사항인출국만기보험등의가입을유도하여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출국만기보험의일시금액이근로기준법에의한퇴직금액보다적을경우, 사용자로
하여금그차액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에게지급하도록함.(강화)

☞출국만기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성격으로, 보험의 일시금액이
퇴직금보다적을경우그차액을지급토록하여외국인근로자의퇴직금수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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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고용허가제의적정운영을도모하려는것이므로원안의결

○3년근무후출국하는외국인근로자중사용자가재고용을원하는자에대한재취업
제한기간을현행6월에서1월로단축하되그횟수는1회에한하는것으로함.(강화)

☞개정된법률의위임에따라외국인숙련인력의신속한재고용을지원하기위해
재취업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제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방지를위한의견을수용한것으로규제의적정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15)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1)

䤧 심사내용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설비보전기사·기능사,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열차조작산업기사·기능사의 명칭을 철도운송산업
기사·기능사로변경하는한편, 민간에서이들과동일명칭을사용할수없도록함.
(강화)

☞신설·명칭변경된국가기술자격과동일한명칭의민간자격신설·운영을금지하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 자격취득자의 대외
신임도를 제고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업계 및
관련부처의이견이없으므로원안의결

16)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임신 16주 이후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가보호휴가를신청하는경우사업주는
임신기간에따라16주이상21주이내는30일, 22주이상27주이내는60일, 28주
이상은90일의유산·사산휴가를주도록함.(내용심사)

☞근로자가유산또는사산한경우임신기간에따라건강회복기간이달라지므로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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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보호휴가기간을달리부여한것으로서, 법률의위임범위내에서의학계의의견,
외국사례및학술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합리적인유산·사산휴가기간을정하려는
것으로규제의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17)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
징수액은 그 지급받은 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대하여는추가징수를면제할수있도록함.(내용심사)

☞유산·사산휴가급여의부정수급을예방하여유산·사산휴가제도의건전한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의 예에 따른 제재수준의 형평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8) 직업안정법개정안(신설2, 강화2, 내용심사1)

䤧 심사내용

○청소년유해업소에 직업소개가 금지되는 대상자의 범위를‘18세 미만자’에서
‘청소년(19세 미만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으로 변경하고, 18세 미만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사업’의 직종에 소개함을
금지(강화)

☞근로기준법 제63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의
직종에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에맞추어동대상자에대한직업
소개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고용관련 법령간 규제기준의 불일치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청소년또는18세미만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려는것이므로원안의결

○누구든지허위의구인광고를하거나허위의구인조건을제시할수없도록대상자의
범위를확대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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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은‘근로자를 모집한 자 등’이 아니면 허위구인광고 등을 하더라도
처벌하지못하는한계가있었던바, 근로자를모집한자등뿐만아니라, ‘누구든지’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건전한고용질서를확립할필요가있으므로원안의결

○노동부장관은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에대하여
적정한고용질서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 사업의운영및구인·구직자에대한
관리방법등에관한개선을명할수있도록함.(신설)

☞기존법은민간사업자의법규위반행위에대하여사후행정처분을하거나벌칙을
부과하도록규정하는데그쳤으나, 개선명령제도를도입하여보다실효적으로법규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기여하며,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도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대신시정기회를부여하게되는것이므로원안의결

○법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근로자공급
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보고’뿐만 아니라‘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시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하면서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도록함.(내용심사)

☞종전에는 필요한 사항을‘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왔으나, ‘보고’의 의미에 당연히‘자료제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바, 자료제출요구를 위해서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고려에서문언을정비한것의타당성이인정되며, 행정조사시대상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여서는
행정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부득이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하도록한것은타당하므로원안의결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및 개선명령(법 제35조의
2)을위반한자에대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신설)

☞유료직업소개소의 유사명칭사용 금지나 개선명령 위반은 구인·구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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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을위하여위반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여시정을강제할필요가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도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19)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신설3, 강화1)

䤧 심사내용

○기존의운영중인고령자인재은행외에전문(고급·중견)인력으로근무후퇴직한
고령자의 재취업 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정보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경비 등을
지원하되, 현행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사유 및 휴·폐업시
신고의무규정등을전문인력정보센터에동일하게적용함.(신설)

☞전문인력의취업난과중소기업의인력난을동시에해소하고자도입하는제도로서,
전문인력정보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사유 및 휴·폐업시 신고의무는 센터의
부실설립·운영을 방지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설정이며 현행 고령자인재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수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고령자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그 밖에 고령자 고용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함.(신설)

☞‘고령자의고용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이법시행에필요한
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는법률의규정을구체화하기위한규정으로보고내용
및 절차,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보고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있는고령자고용정책을수립하게할필요성이있으므로원안의결

○‘우선고용직종 고용부진 및 기준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확대 요청 미이행시’그
내용을공표하거나직업안정업무를행하는행정기관에서직업지도및취업알선등
고용관련서비스를중단할수있도록규정한것을‘정년계획변경권고미이행시’에도
동일한 조치를할수있도록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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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출한 정년연장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획
변경을권고할수있고, 이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그내용을공표하거나고용관련
서비스 일시중단 조치를 하여 고령자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령자
고용안정및고용확대를도모하고자한것이므로원안의결

○기준고용률이행계획또는정년연장계획을제출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500만원
이하의과태료부과(신설)

☞고령자고용 부진 사업주 등이 그 개선계획서 미제출시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어고령자고용정책의효율적인추진이어려운바, 미제출시과태료부과를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법제23조의경우고령자의고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할
수있고, 미보고또는허위보고시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한
점을고려할때제재수준도타당하므로원안의결

20)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개정안(신설4)

䤧 심사내용

○납부의무가확정된보험료및각종징수금에대하여국세징수법제14조를준용하여
징수가곤란한사유가발생한경우납부기한도래전에납부기한을다시정하여
고지한후보험료및징수금을징수할수있도록납기전징수제도를규정(신설)

☞타사회보험과의제도상차이(자진납부제도, 보험료납입주기가원칙적으로1년인
점, 급여제한이불가한점등)로인하여보험료징수실적이상대적으로저조하므로
제도도입의필요성은인정되나, 

-  납기가도래하기까지는보험료등을납부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업주의정당한
신뢰를제한하는점, 체납처분·강제집행등으로그영업을폐지하게된체납액이
미미한영세사업장의경우까지규제대상으로삼는것은과도한규제라는점, 또한
규제비용에 대비하여 실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기전 징수제도의
적용대상을 납부고지액(체납예상액) 500만원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하도록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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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국세징수법제14조납기전징수규정에는성격상이법률개정안에준용하기
부적절한부분(국세포탈우려, 납세관리인을정하지아니하고국내에주소를두지
아니하게된때등)이있으므로이를삭제하고, 조문형식을준용이아닌입법내용을
직접기술하는형식으로수정하도록개선권고

○당연가입대상이나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에부과된소급보험료에대하여는
공단의승인을얻어분할납부할수있도록하고, 사업주는분할납부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제출하도록하는한편, 분할납부계획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경매등
강제집행을받은경우분할납부의승인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속행하여보험료
등을일시에징수하도록함.(신설)

☞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하여 소급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세사업주의 일시납부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는한편현실적인체납보험료회수를통해보험재정의건전화를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할납부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승인을취소하여원래의절차에따라체납처분을진행함이타당하고, 또한
분할납부신청을하는사업주에게납부능력심사를위해재산목록을제출하게함은
분할납부제도의도입을위한필요최소한의제한이라인정되므로원안의결

○법인에게부과된고용·산재보험료등에대한납부가부족할경우무한책임사원및
과점주주에게그부족액에대한 2차납세의무를부과(국세기본법준용)하는한편,
사업의양도·양수가있는경우양도일이전에양도인의납부의무가확정된사업에
관한고용·산재보험료등을양도인의재산으로충당할수없을때, 양수인에게그
부족액에대해양수한재산의가액을한도로 2차납부의무부과(국세기본법준용)
(신설)

☞민법·상법의관련규정을살펴보아도출자자또는사업양수인에게2차납부의무를
부과할당위성은인정되지않으며사업양수인에게 2차납부의무를부과할실익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반면, 출자자 및 사업양수인에게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과도한규제이고, 고용·산재보험의보험료납부의무는법률상의무인데비해
조세납부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국세기본법 등 조세관련 법률상의 여러
조세보전제도들을 무차별적으로 준용함은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서 여타 수단에
의해서도소기의행정목적달성이가능하다고판단되므로철회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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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발생일로부터2년이경과한고용·산재보험체납액이10억원이상인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료 등을 3회이상
체납한때에는허가·인가·면허및등록과그갱신을요하는사업주무관서에당해
체납자에대해허가등을하지않도록요구할수있도록하며, 신용정보업자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관한자료요구시이를제공하도록함.(신설)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의제공,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등악성체납자에대한
각종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체납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성실납부풍토조성이가능하고보험료수입확보를통해사회적약자인근로자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점, 악성체납등의자료를신용평가자료로활용하여신용사회정착에기여할
수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규제신설의타당성은인정되나, 

다만 명단공개, 자료제공등의조치만으로도충분히그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
판단되므로관허사업의제한은삭제하도록개선권고

2. 여성가족부
집필자: 김자영사무관(Tel. 2100-2447, kjyo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등2개의법령에대해신설
1건, 강화1건등총2건에대한규제를심사(비중요2)

○심사대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여성가족부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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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성발전기본법(신설1)

䤧 심사내용

○공공기관의장및사업주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성희롱의방지를위하여
교육을실시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공공기관의장은그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신설)

☞’05. 3. 24 법률제7422호로폐지된‘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부칙
제1항단서규정에의거, 계속효력을가지도록규정된‘공공기관의장및사용자는
성희롱의방지를위하여교육을실시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는규정을
여성가족부가‘여성발전기본법’에규정. 공공기관및사업주에대해필요한조치를
취해야한다는선언적규정만을(불이행시제재수단없음) 두고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조치결과 제출의무를 부여하므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강화1)

䤧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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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계

예비심사
(2005. 9. 28)

예비심사
(2005. 11. 4)

-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신설 1
* 비중요 1

강화 1
* 비중요 1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보육시설종사자중취사부배치기준을완화하여, 기존에는영유아40인이상을
보육하는시설의경우취사부1인을두며, 영유아매60인을초과할때마다1인씩
증원하였으나, 개정안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1인을두어야하며, 영유아매80인을초과할때마다1인씩증원

☞61~80인 이하시설(약 2,100개소) 및 121인 이상 시설(약 1,400개소) 등의 경우
취사부 1인의 인건비가 절감(연간 1,200만원)되어 보육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것으로판단되어원안의결

3. 국가청소년위원회

집필자: 김자영사무관(Tel. 2100-2447, kjyo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청소년유해약물 결정고시, 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 등 2개의
법령에대해신설4건, 총4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3, 비중요1)

○심사대상 4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4건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청소년유해약물 결정고시 제정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계

제 258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8)

제 267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20)

-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신설 1
* 비중요 1

신설 3
* 중요 3

신설 4
*중요 3
*비중요 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청소년유해약물결정고시(신설1)

䤧 심사내용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유해약물로초산에틸이함유된유기졸이나겔상의부는풍선류를정함.(신설)

☞청소년의건강을위해규제도입필요성은인정되어원안의결, 
다만향후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입법개정절차를추진할것.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신설3)

䤧 심사내용

○성범죄자중2회이상금고이상의실형을받고최종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
받거나면제를받은자중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는국가
청소년위원회에정보를등록할수있게함. 
이 때, 성명·생년월일·직장 및 거주지의 주소·사진을 등록토록 하고 정보의
등록기간을5년으로정함.(신설)

☞‘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때’를구체화하기위해다음의항을신설할것을
개선권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서
등록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등록대상자의가족관계및대상청소년에대한관계, 범행후의정황등을고려하여
등록대상자및그가족등에대한부당한인권침해가없도록하여야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등록정보및등록대상자의범죄사실의요지를

①등록 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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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②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으로하여금열람하게할수있음.(신설)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자료의 열람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인
청소년을보호할필요가있으므로원안의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2항각호의1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는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음.(신설)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
필요하고, 또한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3호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반복적으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제공한자’로수정할것을개선권고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 보건복지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도에는식품안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노인수발보장법, 모자보건법, 약사법시행규칙등 40개의법령에대해신설 42건,
강화38건, 내용심사34건등총114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71건, 비중요43건)

○심사대상 건 중 6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72건은
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보건복지부의2005년도총
신설규제는38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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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상사무관(Tel. 2100-2422, kosikosil@opc.go.kr)

제10절 보건복지분야

<보건복지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혈액관리법 시행령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3.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모자보건법

5. 전염병예방법

6. 식품안전법 기본법

7. 약사법 시행규칙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9)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9)

제 248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26)

예비심사
(2005. 2. 25)

제 249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16)

제 250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23)

제 252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16)

개선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원안의결 3

철회권고 2
개선권고 4
원안의결 3

내용심사 1
*중요 1

내용심사 2
강화 1, *중요 3

신설 2
*중요 2

신설 5
*중요 5

강화 4, 내용심사 1
*비중요 5

신설 6
*중요 6

강화 9
*중요 9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8. 국민건강증진법

9.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

10.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11. 의료급여법

12.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4. 식품등의 회수·공포 규정

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암관리법

1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 정신보건법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2.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23.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 257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1)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제 265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6)

제 266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13)

제 258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8)

제 258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8)

예비심사
(2005. 6. 3)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예비심사
2005. 7. 18

예비심사
2005. 7. 18

예비심사
2005. 7. 18

예비심사
2005. 8. 1

예비심사
2005. 8. 1

예비심사
2005. 8. 28

예비심사
2005. 9. 21

제273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28)

예비심사
2005. 9. 29

예비심사
2005. 9. 29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4

내용심사 1
*중요 1

신설 2
*중요 2

강화 1
*중요 1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3
*중요 3

강화 4, 내용심사 1
*중요 5

강화 1
*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2
*비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신설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강화 4
*중요 4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신설 4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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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2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혈액관리법

27. 실종아동지원법 시행령

28. 실종아동지원법 시행규칙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 노인수발보장법

31. 아동복지법 시행령

3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35.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36.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37.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38.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39.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40. 건강검진 실시기준

계

예비심사
2005. 10. 7

제275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6)

제275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6)

제275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6)

제27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9)

제27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16)

제27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16)

예비심사
2005. 11. 24

예비심사
2005. 11. 24

제279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30)

제279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30)

예비심사
2005. 12. 15

예비심사
2005. 12. 22

예비심사
2005. 12. 22

예비심사
2005. 12. 22

예비심사
2005. 12. 23

예비심사
2005. 12. 23

-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개선권고 8
원안의결 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4

원안의결 3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72
개선권고 36
철회권고 6

강화 1
*비중요 1

신설 1, 강화 1
*중요 2

내용심사 2
*중요 2

내용심사 2
*중요 2

신설 5
*중요 5

신설 15
*중요 15

내용심사 2
*비중요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강화 1
*중요 1

강화 1
*중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강화 1
*비중요 2

강화 2, 내용심사 3
*비중요 3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내용심사 2 
*비중요 2

강화 1
*비중요 1

신설 42, 강화 38
내용심사 34
*중요 71

*비중요 43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혈액관리법시행령(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혈액원에대해정기평가(매2년)와수시평가를실시하고그세부기준은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함.(내용심사)

☞기술적이고전문적인평가의세부내용은별도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나, 예측가능성
제고를위해보건복지부장관의고시로규정하도록개선권고

2) 혈액관리법시행규칙(내용심사2, 강화1)

䤧심사내용

○혈액원허가시䦮의료기관개설증빙서류, 䦮제조관리자의사면허증등을제출하고,
제조관리자는 䦮위생적 관리 및 종사자 교육, 䦮혈액제제 출고 검사 등의 의무를
부여함.(내용심사)

☞제조관리자 준수사항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규정하고, 동규제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위반에대한행정처분등을향후법률
개정시보완토록개선권고

○부적격혈액을폐기물관리법령의규정에따라폐기처분토록정함.(내용심사)

☞부적격혈액에대한관리방법이법률에규정됨에따라그세부내용을규정한것이며
다른폐기물처리방법과비교하여타당하므로원안의결

○헌혈경력조회서, 부적격혈액처리기록등을10간보관토록규정(강화)

☞혈액부작용발견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며, 다른의료기록보관기간과의형평성
등을고려하여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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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지방의료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함.(신설)

☞의료유인 등의 방지를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회계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 등의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토록규정함.(신설)

☞행정목적달성을위해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4) 모자보건법개정안(신설5)

䤧심사내용

○산후조리업을운영하고자하는자는지도의사, 간호사등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인력및시설을갖추어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토록규정함.(신설)

☞지도의사의성격, 사고에대한법적책임등이불명확하며, 형식적인임명으로인한
부작용등을고려하여의무화규정을삭제토록개선권고

○산후조리업자에게감염예방조치, 안전교육등의의무를규정함.(신설)

☞산후조리원의적정한안전관리등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산후조리업종사자에대한건강진단을의무화하도록규정(신설)

☞산후조리원의적정한안전관리등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산후조리업자에게정기보고와출입·검사에대한협조의무등을규정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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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적정한안전관리등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양도, 사망, 또는 법인 합병 등의 경우 제27조제1항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효과는양수인·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승계토록규정함.(신설)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로 인하여 선의의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권리침해를받지않도록관련조항을수정토록개선권고

5)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신설6)

䤧심사내용

○식품등으로인한중대한위험발생시행정기관의긴급경보발령및생산·수입등
잠정금지조치권한, 사업자의협력의무등을규정함.(신설)

☞긴급경보발령, 생산·수입금지등에대한이해당사자의해제요청또는불복등
구제절차를마련토록개선권고

○식품섭취에 따른 위험 발생시 행정기관의 검사명령 및 사업자의 검사결과 제출
의무를규정함.(신설)

☞위해의신속한제거등을위해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이력추적을 위한 행정기관의 필요 검사, 서류 열람 등의 권한, 추적조사의 결과
생산·유통등의금지를명하고결과를공개토록규정함.(신설)

☞별도의 조항으로 위해정보 등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관련 사항은
삭제토록개선권고

○식품 등이 식품안전법령에 위배되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자의
회수, 행정기관통보, 제품회수현황및사유공개의무등을규정함.(신설)

☞식품으로인한위해의신속한제거등을위해타당성이있으므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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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조사또는처분등을하는경우당해식품등이국민건강에중대한영향을
미치는경우위해및사업자정보를공개토록규정함.(신설)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해 및 사업자
정보’등의범위를하위법령에서구체화하도록개선권고

○사업자가제10조(검사명령) 등을위반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토록규정(신설)

☞규제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6)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9)

䤧심사내용

○생물학적제제등의 자료제출 면제기준을‘최종원액이 동일한 것 → 최종원액이
같은제조소에서제조되어동일한것’등으로변경함.(강화)

☞일반제제와 상이한 생물학적제제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것이타당하므로원안의결

○생물학적동등성시험대상에䦮전문의약품으로서허가된의약품과동일한의약품
중정제, 캡슐제, 좌제, 䦮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생물학적동등성시험등의자료가
필요하다고정한의약품등을추가함.(강화)

☞규제의예측가능성제고를위해‘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필요한경우’부분은삭제하고,
규제의 시급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선
순위를감안하여고시하는의약품’으로변경, 연차적으로확대하도록개선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제출자료의적합성판단을위해필요한경우현장조사를
실시할수있으며, 소요비용은해당품목을신고한자가부담토록규정함.(강화)

☞비용부담의무는법률에서규정할사항이므로삭제토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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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검사기관이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거나허위판정등지정
요건에부적합하다고인정될경우시정을명령하거나지정을취소하도록규정함.
(신설)

☞지정취소등은법률또는상위법령위임에따라규정할사항이므로철회권고

○재심사를 받는 자는 사용성적조사계획서와 연차별 조사 진행상황을 제출토록
규정함.(강화)

☞상당한기간동안의변화및추이를조사·심사하는재심사의실효성확보를위해
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내용액제에 양치제를 포함하고 불량의약품 처리결과 보고의무, 조제용 의약품
제조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소량포장제조의무등을추가함.(강화)

☞양치제는내용액제에포함되지않으므로동부분은삭제, 소포장의무화는일시적
시행에따른준비부족등을고려하여연차적으로실시하되, 정의가명확하지않은
‘조제용의약품’용어는삭제토록개선권고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수입자확인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제출토록규정함.(신설)

☞약사법은 수입업을 허가(신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수입자확인증제도를도입하는것은타당하지않으므로철회권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을준수하도록규정함.(강화)

☞현재실시되고있는준수사항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원안의결

○행정처분 효과는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된 약국에
승계되며, 기타개별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기준을규정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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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61조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위임규정이며, 행정처분의 승계는
법률에서규정할사항이므로동부분은삭제토록개선권고

7)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담배1갑당부과되는현행354원의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2005.7.1일반출량부터
558원으로인상토록규정함.(내용심사)

☞담배값인상이담배소비량감소및국민건강증진기여효과가인정되므로인상안에
대해원안의결

8) 긴급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게할수있도록규정함.(신설)

☞과다지급된지원금등도환수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토록개선권고

○긴급지원대상자에게지급된금전또는현물은압류할수없도록규정함.(신설)

☞긴급지원금의성격등을고려할때타당성이있으므로원안의결

9)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유통실명제를 위해 한약규격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성명, 주소, 소비자상담전화번호, 검사필중등을추가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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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은 도·오용 등에 대한 관리수단 및 법적근거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삭제토록개선권고

10)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식품위생법령위반으로행정처분이확정된경우처분내용, 제품명등을공표토록
규정함.(내용심사)

☞국민건강보호및영업자책임성강화를위해필요성이있으므로원안의결

○의사 또는 한의사는 필요시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중독 환자의
혈액·배설물등을성명, 채취일자등을표시·보관토록규정함.(내용심사)

☞식중독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이므로원안의결

○시민식품감사인위촉또는해촉시보고의무위반시3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토록
규정함.(내용심사)

☞자율적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과도하므로
삭제토록개선권고

11) 식품위행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4,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정밀검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5회,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자는
1년간모든제품에실시하며기타무작위검사실시등을규정함.(강화)

☞부적합식품등의수입자에대한관리강화및현행주기적정밀검사제도의악용
사례를방지를위해필요한규제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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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영업자의 거래기록 작성·보관 의무, 대형음식점(150㎡이상)의
원산지증명서를보관의무등영업자준수사항을규정함.(강화)

☞이력추적을통한위해요인제거, 소비자알권리충족, 국민건강보호를위해필요한
규제로원안의결

○집단급식소설치신고절차및위생교육필증, 소방시설완비증명서등의제출서류,
시설기준및준수사항등을규정함.(내용심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닌 영업의 경우에는 동 증명서에 대한
제출면제조항을명시적으로규정하도록개선권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 미표시, 위해식품 회수 미이행 및 회수 불성실 이행
등에대한행정처분부과등을규정함.(강화) 

☞유동적인알레르기유발식품의범위를명확히하기위해‘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알레르기유발식품등’으로규정하도록개선권고

○GMO 구분유통증명서의규제존속기한(5년) 폐지함.(강화)

☞구분유통증명서의 유전자재조합식품검증의 한계, 악용소지, 향후 검증방법 발전
등을고려하여동제도의존폐여부를5년후재검토하도록개선권고

12) 식품등의회수·공포규정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서 위해 우려를 제기하거나 사용금지한 원료·성분,
시민식품감사인이회수조치를권고한때등을회수대상식품으로규정함.(강화)

☞권고사항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회수대상 식품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이권고한경우를제외토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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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4)

䤧심사내용

○공중위생영업변경사항에영업자의성명을(법인은대표자) 추가함.(강화)

☞영업자와법인대표자는각종사안에대한책임자이므로변경이있을경우이를
신고하여관리할필요성이있으므로원안의결

○밀폐형 또는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세제의 종류에
‘석유계용제’를추가함.(강화)

☞‘석유계용제’의주성분인벤젠, 부탄, 사이클로헥산, n-헥산, 톨루엔등은환경및
건강에유해한물질이므로외부배출억제가필요하므로원안의결

○발한실과목욕실을별개의구조물로구획하고, 업소내설치된편의시설 (PC방·
비디오방·노래방·휴게및일반음식점·헬스장등)은관련법령에따라신고또는
허가절차를득하도록규정함.(강화)

☞PC방, 비디오방등의인·허가요건및절차는개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추가규정필요성이없으므로삭제토록개선권고

○찜질방에 숙박을 목적으로 요 또는 침구류 등을 비치·반입할 수 없으며, 24시
영업장은22:00이후부터청소년의입을제한하도록규정함.(강화)

☞일시적인 수면과 휴식을 위해 대형타월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적 측면도
있으므로이러한것은허용하도록문구를조정하도록개선권고, 또한침구류반입
금지및청소년출입금지는규제일몰제5년을조건으로의결

14) 혈액관리법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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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신고하도록규정함.(강화)

☞잠복기(항체미형성기)나 헌혈혈액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의
특성을고려할때의심사례에대한신고를강화할필요성이있음. 다만, 동규제의
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신고의구체적인대상, 절차, 형식등을하위법령에규정할
수있는근거를마련토록개선권고

○복지부장관은 수혈업무지침을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수혈관리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규정함.(강화)

☞수혈사고는사후적, 금전적보상에한계가있으므로안전관리업무지침, 수혈관리
위원회등사전적예방체계의구축이필요하므로원안의결

15) 실종아동지원법시행령제정안(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요건으로 사회복지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
장관의허가를얻은법인, 3년이상아동복지업무수행실적등을규정함.(내용심사)

☞업무의공공성및전문성등을고려한적정한요건으로원안의결

○실종아동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 대학에서 심리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7급 이상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자, 그
밖에전문기관의장이인정한자등을규정함.(내용심사)

☞교과목 이수에 아동관련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학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원경력자격요건을9급이상으로확대토록개선권고

16) 실종아동지원법시행규칙제정안(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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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을규정함.(䦮보고또는자료제출거부, 허위
보고또는자료제출, 관계공무원출입, 조사기피: 200만원, 䦮실종아동신고의무
위반, 신상카드송부의무위반: 50만원, 내용심사)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단순 보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자’보다 높게 설정하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를상향조정토록개선권고

○법 6조에서규정한‘직무를수행함에있어실종아동등임을알게된때’의구체적
사례를䦮약취, 유기·유인·사고·가출등의사유로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등을발견하거나인지한경우, 䦮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되지
않고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을알게된경우로규정함.(내용심사)

☞신고의무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절하게사례가열거되었으므로원안의결

1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신설5)

䤧심사내용

○안경법인설립시정관등의서류를갖추어시·도지사의인가를받도록하고, 정관
기재사항, 등기, 설립인가취소및해산에관한사항을규정함.(신설)

☞일반적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설립 등기, 인가 등과 설립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원안의결

○안경법인은 안경업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며,
또한 안경업소 개설 안경사 및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못하도록규정함.(신설) 

☞법인의 업무범위는 법률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수행되는것이바람직하며동부분은삭제하도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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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법인이 아닌 자는 안경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신설)

☞유사명칭의 범위가 모호하고 명칭사용으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철회권고

○안경법인은2인이상의안경사로구성하고구성원의가입및탈퇴시시·도지사에게
신고및보고토록규정함.(신설)

☞현행법률이안경법인의구성원을안경사로제한하고있는바, 안경법인구성원의
변경사항을신고할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다른안경법인의구성원이된경우일정기간자격정지, 유사명칭사용자, 구성원
가입사실미신고등의경우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토록규정함.(신설)

☞유사명칭에사용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은삭제토록개선권고

18) 노인수발보장법제정안(신설15)

䤧심사내용

○이 법에 의한 수발관리요원, 수발사 및 수발시설이 아닌 자는 수발관리요원,
수발사및수발시설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함.(신설)

☞‘유사명칭사용금지’는보다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제한적으로인정하는것이
타당하므로철회권고

○65세이상또는64세이하노인성질환자로서일상생활에상당한장애가있어6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로서 수발인정을 받은 자를 급여
대상으로규정함.(신설)

☞수발인정대상의구체적기준은하위법령으로위임하고있으므로기술적인개념인
‘6월’부분은삭제하도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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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에 대한 수발계획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하거나 본인의
의뢰에 의해 수발평가관리원이 작성하며, 수발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발급여를거부하지못하도록규정함.(신설)

☞별도로 실시되는 수발인정 신청과 수발서비스 신청을 통합·조정하고, 불확정
개념인‘정당한사유’를구체화여하위법령에서명시하도록개선권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수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마련함.(신설)

☞급여의 제한은 가입자의 수급권(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증도등을고려한‘시설입소우선순위기준’을정하도록개선권고

○공단은수발시설의급여종류, 시설및인력현황을제공하고노인복지법위반사실
(노인 학대 및 감금 등) 및 위반자(청소년은 제외) 등을‘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의결을거쳐공개하도록규정함.(신설)

☞이용자선택권및알권리보호와학대행위의사전예방등을위해공개필요성이
인정되므로원안의결

○공단은가입자, 수발시설등에게문서의제출을요구하거나관계서류를조사할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보수, 소득등기타필요한사항에대하여관련보고및서류제출을
명하거나검사하게할수있도록규정함.(신설)

☞‘관계서류’및‘보수, 소득등기타필요한사항’의범위를하위법령에서구체적으로
명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도록개선권고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의한적용대상(가입자및피부양자), 자격취득및
상실시기를동법에준용하도록규정함.(신설)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준용함이
타당하므로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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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원은 적용대상자 및 수발시설에 대하여 수발급여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급여의질을제고하도록규정함.(신설)

☞실효성 있는 질 관리를 위해 세부적인 절차, 내용, 자료제출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도록개선권고

○수발시설설치자는폐지, 휴업등을신고하고, 수발시설이되고자하는자및지정
철회를하고자하는자는신청이필요, 단급여의실시에중대한차질또는공익상
필요한경우지정철회를거절할수있도록규정함.(신설)

☞시·군·구(노인복지법)와 공단(노인수발보장법)에 중복신고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일원화하고, 불확정개념인‘수발급여실시에 중대한 차질 및 공익상
필요시’를하위법령에서구체화하여규제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도록개선권고

○수발급여를받을권리의양도, 압류및담보제공을금지하도록규정함.(신설) 

☞양도및압류등을제한하여최소한의서비스제공을보장할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공단은사위기타부당한방법으로수발급여를받은자, 허위의행위에관여한자,
수발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자 등에게 부당수발급여 및 수발급여
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할수있도록규정함.(신설)

☞귀책사유가 없는 단순 세대원에게 부당 급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또는‘지역건강보험료 산정단위‘로
한정하여구상권을행사하도록개선권고

○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국민건강
보험요율에 수발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동일 보험료율을 3년간
유지하도록규정함.(신설)

☞사회보험의원리상부담능력이있는가입자에게보험료를징수할필요가있으며,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현행 보험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정



방식도적정한것으로인정되므로원안의결

○공단은수발시설로부터비용의청구를받았을경우이를심사하여수발시설에게
지급하도록규정함.(신설)

☞제도의체계상선서비스실시, 후상환방식이적합하므로원안의결

○공단, 평가관리원, 수발업무종사자의업무상비밀누설금지를규정함.(신설)

☞수발급여서비스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필요성이있으므로원안의결

○유사명칭사용자, 시설기준 위반 및 신고의무 해태, 수발급여의 거부, 비용의
허위·부당청구, 허위서류제출등의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함.(신설)

☞‘유사명칭사용금지’철회에따라동부분은삭제하도록개선권고

1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직장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인‘비상근 근로자’중 법인의 비상임 이사 및 기타
비상임임원등을제외토록규정함.(내용심사)

☞비상임이사등을직장보험가입대상으로의무화하는것에대한긍·부정적효과
등을보완하여차기법령개정시재심사(철회)

20)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19세미만미성년자의소득에대해서도건강보험료를부과하도록규정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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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의 변화로 미성년자의 경제활동 기회 및 소득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소득등에대해서도보험료를부과하는것이사회보험부담의형평성
차원에서바람직하므로원안의결

2. 식품의약품안전청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 수의약품등관리규정, 의약품안전용기
포장대상지정,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임상시섬실기기준, 생약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등25개의고시에대해
강화20건, 내용심사53건등총73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60건, 비중요13건)

○심사대상 건 중 9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2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05년도총신설규제는0건임.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의약품·의약외품제조·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2.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3.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4. 식품등의 표시기준

5.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6.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7.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규정

예비심사
2005. 1. 14

제 249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16)

제 249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16)

제 250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23)

제 250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23)

제 251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9)

제 251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9)

원안의결 1

개선권고 4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7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강화 1
*비중요 1

내용심사 4
*중요 4

내용심사 1
*중요 1

강화 8
*중요 8

내용심사 4 
*중요 4

내용심사 2 
*중요 2

내용심사 5 
*중요 5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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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8.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등 안정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9. 의료기기재평가에 관한 규정

10. 식품공전

11. 검사능력관리규정

12.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13. 식품공전

14.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15. 의료기기임상시험 실시기준

16. 식품공전

17. 생약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18. 의약품동등성 시험관리기준

19.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20. 의약품등 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
지정지침

21.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

2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23.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24. 의약품안전용기 포장대상 지정

제 254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6)

예비심사
2005. 4. 11

제 255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13)

예비심사
2005. 4. 26

제 259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25)

제 259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25)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제 264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9)

제 266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13)

제 267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20)

예비심사
2005. 7. 27

예비심사
2005. 8. 18

제272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14)

예비심사
2005. 9. 21

제273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28)

제273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28)

예비심사
2005. 11. 2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철회권고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개선권고 1

개선권고 3

철회권고 1
개선권고 7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2

철회권고 3
개선권고 4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4 
*중요 4

내용심사 3
*비중요 3

강화 2 
*중요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내용심사 1 
*중요 1

강화 1
*중요 1

내용심사 3 
*중요 3

내용심사 9 
*중요 9

강화 2
*중요 2

강화 1
*중요 1

내용심사 2
*비중요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내용심사 8 
*중요 8

내용심사 3
*비중요 3

내용심사 3 
*중요 3

강화 1 
*중요 1

강화 1
*비중요 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제정안(내용심사4)

䤧심사내용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제출자료의 요건으로 䦮생산국 정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인정기관, 등록품질관리심사기관발행, 䦮제조회사명, 제조소, 소재지등
명기, 䦮동일제품임을 검토받기 위하여 기술문서 등을 제출, 䦮변경허가에 따른
제출자료의범위등을규정함.(내용심사)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일제품 확인시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변경허가의경우시행규칙이제출토록규정한서류이외는삭제토록개선권고

○시험용의료기기수입시제출서류및절차, 취급등에대하여규정함.(내용심사)

☞수입품목허가또는임상계획승인신청시동일한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서류제출
면제토록개선권고

○의료기기 시험검사 신청시의 제출자료, 시험검사성적서의 인정범위, 전수검사
의료기기의범위등을규정함.(내용심사)

☞고시에서새로운의무를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나기술적이고세부적인
사항이며 관련업무 시행 차질 우려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조속히
법령에근거조항마련을조건으로의결(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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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25.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계

제27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16)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8
철회권고 9
개선권고 36

강화 1
*중요 1

강화 18
내용심사 55
*중요 60
*비중요 13



○시험검사기관의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및 심사, 업무범위 및 검사대상 등, 평가,
보고및감독, 개선명령및등록취소, 세부운영규정승인등을규정함.(내용심사)

☞고시에서새로운의무를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보고및검사, 개선
명령 및 등록취소, 세부운영규정 승인 등의 조항은 삭제하되, 기타 조항은 향후
조속히법령에근거조항마련을조건으로의결(개선권고)

2) 의료기기생산및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에관한규정(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전년도 실적을 당해연도 4월15일까지 의료기기산업협회 장에게 제출, 허위·
과대·축소보고의금지, 관련서류의2년보존등을규정함.(내용심사)

☞고시에서새로운의무를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 허위보고등의금지,
관련서류의2년보존등은삭제토록개선권고

3) 식품등의표기기준개정안(강화8)

䤧심사내용

○진공포장한농·임·수·축산물의경우에도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정한사항을
표시토록규정함.(강화)

☞식품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정보제공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식품등의 명칭은‘본래적 특성을 나타내어야 하며, 일반적이 아닌 구체적인
명칭’을사용하도록규정(강화)

☞‘본래적 특성’은 용어의 추상성 등으로 규제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상품성을
고려한제품명의사용이(예: 고래밥등) 필요하므로철회권고

○빙과류의최소유통단위별용기등에제한적으로제조일을표시토록규정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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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정보제공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원칙적으로제조·가공시사용한모든원재료명을표시하고, 식품첨가물표시규정에
‘천연카페인‘을포함토록규정함.(강화)

☞식품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정보제공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과자류중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등어린이다소비식품및고열량식품
중심으로영양표시대상품목을확대함.(강화)

☞식품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정보제공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0.15㎎/㎖이상카페인함유액체식품은‘고카페인’명시하도록규정함.(강화)

☞식품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정보제공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한입크기용기를사용하는젤리제품에대하여경고문구를표시토록규정함.(강화)

☞식품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정보제공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특정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원재료명
또는성분명과그함량을표시토록규정함.(강화)

☞식품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정보제공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4)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제정안(내용심사4)

䤧심사내용

○안전성·유효성심사대상에䦮안전성·유효성에관한사항의변경허가, 䦮 임상
시험용조건을삭제시, 䦮신개발의료기기와4등급품목중안전성·유효성의확보
정도가미흡한의료기기,䦮수출용, 군수용또는관수용의료기기를국내시판용으로
변경하고자하는경우등을규정함.(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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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관련문구를‘…의료기기의설계, 재료, 화학적구성요소, 에너지원,
제조과정등제품의안전성이나유효성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로구체화하고,
임상시험의료기기 또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상시험용조건삭제시는삭제토록개선권고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의뢰시첨부자료의세부요건을규정함.(내용심사)

☞세부요건 중‘유효율 평가’의 내용을‘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
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이므로 현행대로‘유효율이 66.7%’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기술문서등심사의뢰시작성에필요한요령등을규정함.(내용심사)

☞기술적인사항으로타당한것으로판다되는바원안의결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대한변경시필요한첨부서류를규정함.(내용심사)

☞기술적인사항으로타당한것으로판다되는바원안의결

5)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제정안(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䦮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는 정기, 수시로 실시, 䦮허가증 사본,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기술문서등의 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 䦮대표자, 소재지 등 중대한
변경이있는경우재평가를실시하도록규정함.(내용심사)

☞평가기준을의료기기등급에따라차등적용하고, ‘품질관리기준평가자료’, ‘중대한
변경’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위임근거가 없는 수시심사는 삭제토록
개선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심사의적정성에대해매년평가하고관련법령을위반하는
경우에는시정을명하거나업무를정지할수있도록규정함.(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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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새로운의무를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나관련업무시행의차질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조속히 상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명확히규정하는것으로조건으로의결(개선권고)

6)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제정안(내용심사5)

䤧심사내용

○조직은행 명칭, 은행장, 처리방법, 보관방법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
(내용심사)

☞고시에서새로운의무를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나관련업무시행의차질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조속히 상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명확히규정하는것으로조건으로의결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인체조직안전성심사의뢰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안전성심사를받도록하고, 필요시번역된자료를
제출토록규정함.(내용심사)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번역된 자료를
제출토록한조항은삭제토록개선권고

○인체조직의기증,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반환, 폐기시준수하여야할세부
사항등을규정함.(내용심사)

☞고시에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실적인 행정공백 등을
고려하여위임조항(法·令15조)의적극적으로해석하여원안의결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보고토록규정함.(내용심사)

☞ 부작용발생원인확인및감염확산방지등을위해타당하므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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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거나 검사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경우에는상호문서로계약을체결토록규정함.(내용심사)

☞책임소재를명확히하여인체조직오염등으로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이므로원안의결

7) 의료기기부작용보고등안전성정보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내용심사4)

䤧심사내용

○‘안전성 정보’를 의료기기 관련 임상정보, 국내·외 사용현황 및 연구논문 등
과학적근거자료에의한문헌정보로규정(내용심사)

☞정의가상위법령의범위를벗어나지않도록‘안전성및유효성과관련된새로운
문헌정보’로변경토록개선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성 정보의 수집·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다음각호의단체를‘협조단체등’으로지정할수있고, 행정상의지원등을
요청할수있도록규정함.(내용심사)

☞‘협조단체등’은상위법령에근거가없는새로운의무이므로관련조항또는문구를
철회권고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안전성 정보를 알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고된 의료
기기가안전성및유효성을해치거나품질이불량한경우자발적회수등시정조치를
취하고30일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보고토록규정함.(내용심사)

☞의료기기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적절한보고이므로원안의결

○의료기기취급자는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보고토록규정함.(내용심사)

☞보고의 범위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도록‘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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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보고토록개선권고

8) 식품공전중김및인삼기준개정안(강화2)

䤧심사내용

○김(조미김)의납기준을5ppm으로설정함.(강화)

☞기준의과학적인근거가불명확하며, 위험성, 원인등에대한보다심도있는검토가
필요하므로철회권고

○인삼음료의카드뮴기준을0.1ppm으로설정함.(강화)

☞기준의 과학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며, 위험성, 원인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필요하므로철회권고

9) 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제정안(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재심사대상품목을허가받은제조·수입업자의시판후조사를위한업무기준서
작성·관리, 시판후조사계획서제출, 시판후조사실시, 시판후조사의연차보고,
관련문서의재심사완료일부터2년간보존등의의무를규정함.(내용심사)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되, 불명확한‘의료기기의
정보수집에관한사항’‘그밖에필요한사항’등은삭제토록개선권고

10) 식품공전중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식품등의기구및용기·포장제조시디에틸헥실 아디페이트(di-(2-ethyl hexyl)
adipate, DEHA, DOA)의사용금지를추가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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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식생활 습관(뜨거운 국물, 배달문화 등)을 고려하여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랩종류에는DEHA의사용을금지, 다만기타제품에대해서는DEHA의
사용에대한경고문구와함께표시방안도입을강구토록개선권고

11)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제정안(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승인 신청시 제출자료의 요건으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심의하고위원장이서명날인한승인서등을규정함.(내용심사)

☞고시에서‘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승인서의 제출을 의무화 한 것은
위임의한계를벗어나고있으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두고전문적판단·관리를
하는것이국내·외일반적원칙이므로조속히상위법령개정을통한근거마련을
조건으로의결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치료적사용은임상적효과가객관적으로관찰된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응급상황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얻어우선사용하고청장에게보고토록규정함.(내용심사)

☞의료기기법령은치료적사용에대해승인여부또는절차등을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으나, 치료적 사용에 대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한점을고려하여‘청장의사용승인’을‘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사용승인’으로,
‘임상적효과가객관적관찰’부분은삭제, ‘청장에게보고’를‘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보고’등으로규정하고조속히상위법령에근거를마련하도록개선권고

○임상시험용의료기기를사용한자는증례기록서를작성하고이상의료기기반응에
대하여즉시청장및개발자에게보고토록규정함.(내용심사)

☞개발자에대한보고는자율적계약에의해이루어질사항이므로삭제토록개선권고

12)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준제정안(내용심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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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심사내용

○임상시험에적용하여야할윤리규정, 회적이익과피험자보호이익형량, 피험자의
보호및과학적타당성등임상시험실시에있어고려하여야할일반원칙을규정함.
(내용심사)

☞윤리규정과추상적이고포괄적인일반원칙을통한의무를고시에서규정하는것을
부적절하므로철회권고

○임상시험실시 계약은 문서로서 연구비, 지급방법, 조기종료 및 임상시험 중단시
미사용연구비반납등재정에관한사항이명시되도록규정함.(내용심사)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 영역이며, 열거된 내용이 피험자 보호, 투명성
담보등과공익목적과도직접적으로관련이없음으로동부분은삭제토록개선
권고

○임상시험실시기관 장에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 사무절차 등
실시 규정 마련, 심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 심사위원회의 표준작업지침서
마련, 임상시험실 설비와 전문인력 구비 의무, 의뢰자 또는 청장에 협조 의무,
관련서류의보존의무등을부여함.(내용심사)

☞상위법령의근거없이고시에서임상시험심사위원회설치의무화등을규정할수
없으나, 임상시험관리를위한필수적기관이므로상위법령에근거마련을조건으로
원안의결, 다만협조의무등은삭제토록개선권고

○임상심사위원회는5인이상으로구성하고피험자권리보호, 임상시험승인·보완
·반려·중지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내용심사)

☞상위법령의근거없이고시에서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구성, 임무등에대해규정할
수는없으나, 동기관이임상시험관리를위한필수적기관이므로상위법령에근거
마련을조건으로의결, 또한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임상시험을중지또는보류를
권고할수있는권한만을부여하도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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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수의
시험담당자, 적합한장비나시설을확보토록규정함.(내용심사)

☞‘필요한 교육·훈련 및 충분한 경험’다의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삭제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적절한 수의 시험담당자와 적합한 장비나 시설’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승인한임상시험계획서상의인력, 장비, 시설을갖추도록개선권고

○의뢰자는충분한교육을받고경험이있으며임상시험을수행할수있는적절한
자원을 보유한 자를 시험책임자로 선정하고 시험책임자에게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자료집등을제공토록규정함.(내용심사)

☞‘충분한교육을받고경험이있으며, 적절한자원을보유한자’의개념은다의적이며
추상적이므로삭제토록개선권고

○임상시험관련질문에대해피험자등이만족할수있는대답을해주어야하며,
임상시험 관련 발생 손상는 시험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의무태만에 기인한 것이
아닌경우에는의뢰자가보상토록규정함.(내용심사)

☞다의적인‘만족할수있도록’과보상범위및책임에관한사항은법률에서규정할
사항이므로삭제토록개선권고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관리를위한취급상의주의사항등을규정함.(내용심사)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적절한관리를위해필요한규정으로원안의결

○시험책임자는연1회이상또는진행상황서면요약을심사위원회에제출하고이상
의료기기반응발생시, 조기종료또는일시중지시시험책임자와청장에게보고토록
규정함.(내용심사)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일시중시 및 조기종료에 대한 보고 의무는 삭제하되,
의료기기법령에서부작용보고를규정하고있는것을고려하여, 동사항은조속히
상위법령에근거마련을조건으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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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식품공전개정안(강2) 

䤧심사내용

○원료건조고추의포장단위30kg 이하및투명포장재질사용의무화, 제조공정에는
금속성이물제거장치를설치하고별도고추씨첨가금지, 생산된고춧가루의밀봉
포장등을규정함.(강화) 

☞포장방법과 단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권고규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식품공전에서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부적절하므로 삭제토록 개선
권고하고이물제거장치는권고기준으로운영할것을조건으로의결

○냉동대구머리는국제협약상식용(HS 0303-60)으로분류되어위생적으로처리된
것이관련기관에의해확인되어야하며, 식품첨가물등다른물질을사용하지않은
것으로서포장단위는20㎏이하로규정함.(강화) 

☞포장단위 관련,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따라 권고규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식품
공전에서 냉동대구머리의 포장단위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부적절하므로
삭제토록개선권고

14) 생약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식물성생약중갈근등 134품목의이산화황잔류기준은 30ppm 이하로검인등
72품목은200~1500ppm 이하로규정(강화)

☞천연유래함유량 조사, 임상실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안대로시행하는것에의결, 다만, 향후동기준을개선·보완하고,
기준시행에따른수급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방안을준비할것

15) 의약품등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지정지침제정안(내용심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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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심사내용

○‘의약품등’이라함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마약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하는의약품등을제외한약사법제2조의규정에의한의약품, 의약외품으로,
‘의약품등 품질검사’라 함은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의약품 등 수입자가 약사법
제26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의약품등이허가또는신고된내용과적합한지여부를검사하는업무로
규정함.(내용심사)

☞법 66조에의한검사는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포함하므로고시와내용적으로
상충되며, 품질검사의내용은약사법령등상위법령에서규정되어있으므로별도의
정의가불필요하므로철회권고

○지정신청시일반현황, 품질관리부서운영조직및현황, 주요시험검사수행업무및
다른 수행업무 등과 검사원 이력서, 위·수탁검사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규정함.
(내용심사)

☞검사기관으로지정을받기위해위·수탁계약서를첨부토록하는것은모순이므로
동서류는삭제토록개선권고

○품질검사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교육은 받은 자료서 약학, 화학, 생화학,
미생물학 등 품질관리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여야 하며, 품질검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관한전문지식과실무경험이있는약사로서의약품등품질관리에
관한모든업무를관리할수있는책임과권한이있는자로규정함.(내용심사)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품질검사원의 자격기준을 고시에서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다만 약사법은 품질검사책임자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기관에도 이에 준하는 자격기준이 필요하므로 향후
상위법령정비및문구수정을조건으로의결

○위탁품질검사기관은의약품등제조업허가또는수입시갖추어야하는약사법등
관련규정을준용하여관련기구및시설을비치토록규정함.(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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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품질검사를위해기구및시설을갖추어야하므로원안의결

○위탁검사기관장은 허가·신고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분기별 검사실적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
(내용심사)

☞당초 제조업소 품질검사시 준수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도 준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법령에명시적인위임없이의무를고시에서신설하는것은부적절하므로
상위법령정비를조건으로의결

○위탁검사기관장은 위탁검사 의뢰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것으로약정한부분은의뢰자에게책임을부과하도록규정함.(내용심사)

☞연대책임등은법률에서규정할사안이므로철회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수행이적절하지못한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함.(내용심사)

☞지정취소등은법령에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나, 지정취소의별도법적근거가
불필요하다는학설도있는바, 추후법령정비를조건으로원안의결

○의약품등품질검사업무등에관하여이지침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약사법시행
규칙[별표4]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기준령및동시설기준령시행규칙을준용함.(내용심사)

☞상위법령에서 적용토록 하지 않은 내용을 고시에서 준용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수는없으므로철회권고

1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내용심사3) 

䤧심사내용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6개 식품류의 의무적용 대상 적용시기를 매출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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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에따라4단계로구분하여2012년까지적용토록규정함.(내용심사)

☞HACCP 적용의무화는 이미 2003.8 상위법령에서 근거를 마련하였고, 업체의
규모별로단계적용을실시하고있다는점에서원안의결다만, 2007년중HACCP
의무적용실태및효과, 영세업체의적용가능성, 영세업체우선적용기준, 정부의
지원방안등을조사하여규개위에보고

○ HACCP 적용을 위한 영업장관리·위생관리·제조설비관리·용수관리·보관
운송관리·검사관리및회수프로그램등90개의선행요건을규정함.(내용심사)

☞준수여부를구체적으로판단할수없는다의적추상적인용어(‘영향을받지않는’,
‘청결히 관리’,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위생적’, ‘적절한’등)는 삭제 또는
수정토록개선권고

○ HACCP 관리 책임자에게적용업소에대해선행요건등 HACCP 관리의적절한
이행여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원인규명, 적절한 조치 및 기록 관리할
의무를규정함.(내용심사)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없이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다만 관련 기록은 보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위법령
정비를조건으로의결

17)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식물성 생약의 개별 유해중금속기준(mg/kg 이하)을 납(5), 비소(3), 수은(0.2),
카드뮴(0.3)으로각각규정함.(강화)

☞카드뮴, 비소, 수은의 기준은 생약에 대한 국제기준과 동등하며, 납 기준의 경우
한약재최대생산국인중국의녹색표준과동일하므로원안의결. 단, 고시적용후1년
동안의한약재의중금속모티터링결과를규개위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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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모든식물성생약대상으로하는잔류농약기준 10성분추가(메톡시클로르, 싸이퍼
메쓰린등) 개별생약대상농약및허용기준9품목27성분신설, 식품공전기준준용
생약에갱미등 33품목규정, 미설정농약검출시적부판정을위한잠정기준으로
유럽약전‘PESTICIDE RESIDUES’항의기준등을규정함.(강화)

☞국민건강보호를위해잔류농약기준을강화할할필요성이있으나, 농약잔류기준
설정원칙 등을 고려하여 검출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우선 개별적 기준을
설정하고, 식품과한약재간검사체계가상이함으로발생하는모순을제거하기위한
검사체계개선방안을강구토록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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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제정안에
대해2건의신설규제를심사(중요규제1건, 비중요규제1건)

○그중 1건은 철회권고,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통일부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1건임.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기간을 정기운행은2년, 부정기운행은1년으로제한

제11절 통일·외교·국방분야

집필자: 서경석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통일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계

제 254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6)

-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운행승인의유효기간을설정하는행위는해당행정행위의본질적내용에관련된
것으로 법률 또는 시행령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법률 또는
시행령개정시필히반영할것을조건으로원안동의함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자동차·철도차량의 정기운행은 운행노선별로 2개
사업자로제한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은우리정부의승인과북한측의합의등이있어야가능
하므로사업자의난립으로인한과당경쟁가능성이높지않으며,    

- 사업의 성패여부는 사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질 사항으로
사업체의건전육성은정부가간여할사항이아님.  

- 따라서, 사업자의수를제한하는행위는시장에서의경쟁을제한하여관련산업의
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는것으로판단되어철회할것을권고함.

2. 외교분야
집필자: 서경석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여권법에대해2건의신설규제를심사(비중요규제2건)

○그중 1건은 개선권고, 1건은 철회를 권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외교통상부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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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여권법 개정안

계

제 265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6)

-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2
*비중요 2

신설 2
*비중요 2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권법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위험지역여행자여권효력정지
-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으로 인하여 그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현저한해외지역을여행하거나체재하는것을중지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특정외국의입국또는체재에한하여여권의효력을정지할수
있음.

☞위험지역에입국하는우리국민의보호와타국의유사한입법례등을고려할때
규제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아래 사안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위임근거를마련할것을권고함.

①‘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등’위험의원인의유형과내용
② 예외규정인‘영주, 취재·보도, 인도, 공무상 목적 등’의 경우에 대해 그

유형과내용
③ 추상적인‘현저한위험’의개념
④ 여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예 : 심의위원회 등)와

관련한규정및위임근거마련

○효력정지된 여권으로 위험지역에 입국한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해 처벌, 다만 그
형을감경할수있음.

☞여권법에의한정당한여권을소지하고출국한자에대해밀항단속법을적용함은
법논리상무리이므로철회권고

- 여권법 2조에 의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한 것은 밀항단속법상 밀항의
개념(법2조1항)에해당된다고보기어려운점, 

- 밀항단속법에의한범죄구성요건을충족한다고보기어려운점,
- 적법한여권의소지자가출입국이금지된국가에입국시그적법한여권을무효화하는
것이아니라, 효력만일시적으로정지시킨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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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항단속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동 단서 조항은
철회하고, 여권정지조치에대한위반시처벌규정은별도규정으로할것을권고함

3. 국가보훈처
집필자: 서경석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시행령개정안, 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등 4개법령에
대해12건의신설규제를심사(중요규제4건, 비중요규제8건)

○심사대상중4건은개선권고, 8건은원안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
거친국가보훈처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12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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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소관법령별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계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27)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27)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27)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25)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

개선권고 1

개선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8

원안의결 8
개선권고 4

신설 1
*중요 1

신설 1
*비중요 1

신설 1
*중요 1

신설 1
*중요 1

신설 8
*중요 1
*비중요 7

신설 12
*중요 4
*비중요 8



(2) 2005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고용비율표상에철도운송업종신설
- 2005. 1. 1일철도청이국가기관에서
공기업체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됨에따라고용비율표상에철도운송업(60100)을신설함.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1% 가산 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1항)에따라7%가적용됨.

☞철도운송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도시철도운송업과유사한업종이므로철도
운송업의 고용비율 수준을 도시철도 운송업의 고용비율과 동일한 수준인 5%로
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고용비율을5%로하도록개선권고함. 

○채용시험의가점
- 채용시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없으며, 가점에의한선발인원산정시소수점이하는버림.

☞국가유공자가점합격자상한선설정안을당초안대로30%로하되, 
- 05년과 06년도 시험결과와 가점합격자 추이를 반영하여 07년까지 가점합격자
상한선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취업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
동의함.

2) 독립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공공기관의범위
- 독립유공자와그유가족에게우선영업권이부여되는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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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②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
③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④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적용을받는정부산하기관
⑤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밖에다른법률에의하여설치된각급학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살리되, 「장애인 복지법」과의
형평성등을유지하기위해제4호(정부산하기관), 제5호(초·중등교육법등에의해
설립된 각급학교)를 삭제하여「장애인 복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정하도록개선권고함.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법적용대상으로부터배제

①이법의적용을받거나적용받을제대군인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
법적용대상에서배제함.(안제22조제1항)

① 국가보안법의위반행위로인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자

③상습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품위손상행위를한자

☞품위손상의 개념이 모호하며 품위손상을 이유로 법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소가혹하다고판단되므로제22조제1항제3호(상습적으로품위를손상하는
자)를삭제할것을개선권고함.

4)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신설8)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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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대한국고보조절차등규정
-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범위·절차,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
절차등규정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특수임무수행자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학비를면제하고면제금액중반액(50%)은국고보조, 나머지반액은학교부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수업료등의 면제범위 및 절차,
사립대학에대한국고보조절차등을구체화하는것으로, 원안동의함.

○고용의무업체의범위, 고용비율
- 취업지원실시기관중제조기업체의구분
- 취업지원실시기관의대상업체및공기업의고용비율
- 공기업및공공단체의기준을규정

☞「예우법」시행령 별표9에서 정한 고용비율의 범위 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를
고용하도록하였으므로원안동의함.

○사립학교의고용비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라우선하여채용되는자를포함하여교원을제외한직원정원의 10퍼센트를
의무고용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9에서정한전체고용비율의
범위안에서유공자들을고용하는것이므로원안동의함.

○고용명령
- 고용명령을받은업체등의장은30일이내에지정된취업지원대상자를고용하여야
함.

- 고용명령에따른취업지원대상연령은35세까지로하고, 가구당취업지원인원수의
상한은3인으로함.

☞특수임무수행자로 인하여 관련기관·단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연령과상한인원의제한도다른국가유공자들과의제한과동일하므로원안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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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의가점대상직급지정

☞법률에서 위임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및 범위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유공자관련법과동일하게규정하고있어원안동의함.

○고용명령에의한취업보호제한기준설정
- 정당한사유없는취업불이행자: 6월
- 근무태만, 직무유기또는부정행위의사유로징계면직된자: 1년
- 징계로면직된자가다시징계에의하여면직된경우의취업지원횟수: 1회

☞모법(25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른 유공자 관련법과
동일하므로원안동의함.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
- 차별대우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통보
하도록함.

☞모법(27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른 유공자 관련법과
동일하므로원안동의함.

○취업사실등의통보
- 업체등은취업지원대상자가취업한경우또는법에의한취업자가퇴직하거나해임
또는해고된경우 10일이내에관할지방보훈청장또는지청장에그사실을통보
하도록함.

☞다른국가유공자의경우에도같은규제를하고있어원안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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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새마을
금고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등 7개의 법령에
대해신설6건, 강화 5건, 내용심사3건등총 14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규제
5건, 비중요규제9건)

○심사대상 14건중 1건에대하여는개선권고하고, 13건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행정자치부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6건임.

제12절 일반행정분야

집필자: 양상근사무관(Tel. 2100-2442, yangsk@opc.go.kr)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 250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23)

예비심사
(2005. 5. 16)

예비심사
(2005. 5. 26)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예비심사
(2005. 9. 13)

제 272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14)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원안의결 2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강화 1
* 비중요 1

신설 2
* 비중요 2

강화 1
*중요 1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3

신설 1, 
내용심사 2
*중요 3

<  행정자치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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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지자체의공사발주·물품계약등에있어, 당해시·도의사업자만입찰에참여하게
할수있는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상항조정(강화)

- 일반공사: 50억→70억원이하
- 전문공사: 5억→6억원이하
- 건설기술용역: 1.5억→재정경제부고시금액

☞현행한도금액은’95년이후동결되어건설업계및지자체에서지속적으로인상을
건의해 온 사안으로서 지역평균 업체수(800여개) 등 고려시, 지역제한 하에서도
경쟁체제의 근간은 유지할수 있는 점과 개정안을 통해 외지업체 수주후 불법
전매되는관행을개선할수있는점, 지역제한범위를인접시도까지완화한점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할때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의결

2)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금융기관등이채무자의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초본교부를신청(별지8호서식)
하는경우, 법인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를제시하도록규정(강화)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계

예비심사
(2005. 11. 16)

-

원안의결 3

원안의결 13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1
* 비중요 3

신설 6
강화 5

내용심사 3
*중요 5

* 비중요 9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보다엄격한본인확인절차가필요하다고판단되며, 법인인감계및사용
인감계는 법령상 허용된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개개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확인절차로
판단되므로원안의결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일반인의) 광고물표시가금지또는제한되는지역에
광고물을표시하는경우에는다음기준을준수하도록규정(신설)

- 보행자및차량통행에방해가되지않아야함.
- 가로수나가로등주등에매달거나가로질러서는아니됨.
- 도로·제방의기능에영향을주거나농작물의생육에피해를주어서는아니됨.
- 주민주거환경이나안전에지장을주어서는아니됨.

☞일반 광고물에 비해 특례가 인정되는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통행방해, 주민불편방지등을위한최소한의준수의무가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
원안의결

○현재시·도조례에규정되어있는광고물의안전도검사기준을시행령(별표2)에
정함.(신설)

- 접합부위및전기설비상태, 차량및보행자통행장애여부등

☞법적근거명확화를위해시·도조례에규정된사항을시행령에규정하는것이므로
타당성이인정됨.(원안의결)

4)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해 퇴직급여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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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의1/4를감액(*파면된자의1/2수준)토록규정(강화)

☞’05.5월개정된공무원연금법상에금품수수등금전비리로징계해임된자에대한
퇴직급여제한규정이신설됨에따라세부감액기준을규정하는것으로서「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및「국가공무원법(33조)」상공직재임용제한등에있어,
해임된자에대해파면된자보다경한기준을적용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
감안할때과도한수준은아니라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5)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상근임원을두는지역금고의자산기준및상근임원수를다음과같이규정함.(내용
심사)

- 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1인
- 500억원이상: 3인이하

☞본개정안은’04.10.20 「새마을금고법개정안」규제심사시, 규제개혁위원회개선
권고(당초법률개정안에모든금고에상근임원을의무적으로두도록하던규정을
일정규모이상의금고에만의무화하도록개선권고)에따라, 시행령에세부기준을
마련하는것이며, 법률개정안에대한국회심의(행자위, ’05.6.20)시 제시된부대
의견을반영한것으로서입법취지에도부합되므로원안의결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준법
감시인의자격요건을규정함.(신설)

☞피규제자가 상근임원을 두는 금고(542개) 및 연합회(1개)로 한정되는 비규제
사항으로서 신협·농협 등 유사한 금융기관의 자격요건과 비교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금고의 출연금 납입비율을 예탁금 및 적금합계액의 30/10,000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가정하도록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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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비율(0.78%)이 미연방예금보험공사
권장비율(1.25%)에미치지못해출연금납입비율을인상코자하는것으로서유사
금융기관인 신협·농협의 출연요율(50/10,000범위내에서 기금관리위가 정함)과
비교시, 과도한수준은아니라판단되므로원안의결

6) 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안(신설1,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법제14조의4제 1항의규정에의해주식백지신탁계약대상이되는‘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재정경제부직제중 금융정책·은행·
증권·보험등금융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국의4급이상공무원’및‘금융감독
위원회의4급이상공무원’으로규정함.(내용심사)

☞본규제안에대해법률(안) 심의시국회(행자위)에서논의된점, 재정경제부금융
정책국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은 자체규약 또는 관련법률에 의해 주식거래가
금지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규제수준의적정성이인정되므로원안동의

○법 제1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 대상이 되는 주식의
하한가액을3,000만원으로정함.(내용심사)

☞법률개정안국회심의시논의사항및금융기관에서신탁상품개발이가능한최저
한도금액(3,000만원) 등고려시, 적절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법제14조의5 제8항의주식의직무관련성이라함은공개대상자등이보유한주식을
발행한기업의경영또는재산상권리에관한상당한정보를입수하거나영향을미칠
수있는다음각호의직무에종사하거나, 지휘·감독하는경우를말함.(신설)
1~7(생략) : 관련업종에관한정책의입안·집행또는법령의제·개정에관련되는

업무, 수사·조사·감사·검사에관련되는업무등
8 : 기타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것으로

판단하는업무

☞제8호 규정을‘기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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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수정토록개선권고

7) 공직자윤리법개정안(신설1, 강화1) 

䤧심사내용

○재산등록의무자가등록해야하는재산의범위에‘주식매수선택권’을추가함.(강화)

☞현행공직자윤리법제4조에는현금,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등재산전반을등록
재산으로규정하고있고, 스톡옵션도취득이예정되어있는재산의한종류이므로
등록재산에포함할타당성이인정됨.(원안의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정기변동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금융기관의장에게금융거래중잔액에관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에
응하여야함.(신설).

☞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변동사항신고를위한불편을해소하고, 추후신고누락으로
인한소명등행정비용감소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승인과 관련하여 밀접한 업무
관련성확인및취업승인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련영리사기업체및협회의
장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해당영리사기업체및협회의장은정당한
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함.(신설)

☞법17조 제1항에는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시, 해당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체로부터의 자료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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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방재청
집필자: 양상근사무관(Tel. 2100-2442, yangs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풍수해보험법 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재해구호법개정안등17개의법령에대해신설38건, 강화2건, 내용심사
13건등총53건에대한규제를심사(중요37, 비중요16)

○심사대상 5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5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3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방재청의
2005년도총신설규제는38건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소방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옥내소화전 등 5종)

소방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수동식소화기 등 2종)

풍수해보험법 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방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유수검지장치 등 5종)

재해구호법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계

예비심사
(2005. 2. 15)

예비심사
(2005. 7. 19)

제267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20)

예비심사
(2005. 9. 23)

예비심사
(2005. 10. 7)

예비심사
(2005. 10.24)

제274차 행정사회분과
(2005.10.19)

제159차 규제개혁위원회
(2005.10.21)

제278차 행정사회분과
(2005.11.23)

-

원안의결 5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6

원안의결 2

원안의결 5

원안의결 2

개선권고 6
원안의결 5

개선권고 6
원안의결 10

원안의결 37
개선권고 15
철회권고 1

내용심사5
*비중요5

내용심사2
*비중요2

신설10
*중요10

신설2
*비중요2

내용심사5
*비중요5

신설2
*비중요2

신설8,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11

신설16
*중요16

신설 38, 강화 2
내용심사 13
*중요 37
*비중요 16

<  소방방재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소방용기기(옥내소화전방수구, 완강기,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소방호스, 가스관
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내용심사5)

䤧심사내용

○옥내소화전방수구 등 5종의 소방용기기 형식승인과 관련된 기술적 시험기준,
시험조건등을규정함.(내용심사)

- 본체강도시험, 밸브대강도시험, 낙하시험등의구체적시험조건및기준등

☞제품검사와관련한기술적·절차적내용을규정하는비중요규제사항으로서세부
시험조건등을국제기준에맞춰개정하는것이므로타당성이인정됨.(원안의결)

2) 소방용기기(수동식소화기, 소화약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
(내용심사2)

䤧심사내용

○수동식소화기등2종의소방용기기형식승인과관련된기술적시험기준, 시험조건
등을규정함.(내용심사)

- 전기전도성시험기준및조건, 응력시험·표면장력시험관련공학적산식등

☞제품검사와관련한기술적·절차적내용을규정하는비중요규제사항으로서세부
시험조건은ISO등국제기준에부합되므로타당성이인정됨.(원안의결)

3) 풍수해보험법제정안(신설10)

䤧심사내용

○풍수해보험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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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체결하여야하며, 보험사업자가기초서류를제출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확인을받아야함.(신설)

☞기초서류를제출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는조문을
‘소방방재청장은약정체결시기초서류의적정성에관해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한다’로수정토록개선권고

○소방방재청장은보험가입자가지급받을수있는보험금의예측과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운영을위하여보험가입금액의한도를정할수있음.(신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임을 감안할 때, 정부예산 가용한도 등을
고려한일정수준의한도설정은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보험사업자가기초서류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보험업법」제127조내지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
위원회위원장은변경내용에대한신고의수리등의처분을하고자하는때에는소방
방재청장과미리협의하여야함.(신설)

☞본법제정안제6조의규정에의하여기초서류는보험약정체결권자인소방방재청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그 변경내용 역시,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기초서류변경은소방방재청장에게신고’하도록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변경내용에대한신고의수리등의처분을할경우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과협의’
하도록개선권고

○보험가입자는보험기간만료이전에는「상법」제649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
계약을중도해지할수없음. 다만, 대상시설물이철거, 멸실, 양도등의사유로더
이상보험가입자의소유가아닌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신설)

☞풍수해위험기간(1~2월, 7~9월) 직후해지사례가증가할것을예상하고, 이로인한
보험재정악화방지를위해도입한조치이나, 피해발생이특정월(4~5월, 8~9월)에
집중되는 농작물에 대한‘재해보험법’을 4년간 운용한 결과, 평균 중도해지율은
극히낮은수준(0.36%)으로나타나고있어대규모보험해지사태가발생할것으로
예단하기는무리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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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계약해지예방을위한방안은가입시기를특정(*농작물법: 3월)하거나, 보험료
환급 감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적정한 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철회를권고함.

○보험사업자는매결산기마다책임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을계상하여야함.(신설)

☞통상적인위험및이상위험에대비하여보험업분야에서공통적으로적용하고있는
위기관리방식이므로원안동의

○보험사업자는보험사업의결산상잉여금이생긴때에는이를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함. 결산상손실이생긴때에는비상위험준비금과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손실액을충당하여야하며, 충당하여야할손실액이적립된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초과할때에는그차액을국가에서지원할수있음.(신설)

☞유사정책보험인「어선원및어선재해보험법」에도도입·운용되고있는제도로서
연도별발생편차가큰풍수해의특성을고려할때, 대규모재난에대비한일정한
위험분산정책이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음의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동안풍수해보험을
가입및유지하도록할수있음.(신설)

- 대상시설물에대통령령이정한각종자금의대출및지원을받은경우
- 제29조 규정에 의해 대상시설물을 풍수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신축하는경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을받은경우

☞국가로부터영농·영어자금등각종정책자금을대출받거나, 무상지원을받은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또다시 고질적 채무자로
전락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서국가정책적차원의필요성이인정됨.
그러나,‘풍수해 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신축하는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의무가입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있으며, 국가의지원을받지않는자에대해서까지의무화하기에는상당한
저항 등 실현가능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풍수해 위험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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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된지역에신축하는경우’는삭제하도록개선권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사업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
사업자에게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의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있음.(신설)

☞정부예산이투입되는정책보험의관장기관으로서당해보험사업의적정운용을
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동의

○보험가입자가 풍수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다만, 보험대상시설물이담보로제공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신설)

☞풍수해 피해를 입은자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판단되어원안동의

○보험사업자가「보험업법」제95조규정위반한경우, 보험사업자의이사, 감사등이
「보험업법」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보험업법」제133조의
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등의경우, 보험사업과관련보고또는
관계서류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보고또는관계서류를제출한자등에
대한과태료를규정(신설)

☞보험업법 및 농작물재해보험법상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동등한 수준으로서
제재수준의적정성이인정되므로원안동의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개정안(신설2)

䤧심사내용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등록요건을다음과같이정함. 
지진분야, 댐·저수지분야, 해일분야등3개분야로구분하여, 각분야별로기술사3,
기사3명을원칙으로하되, 관련분야학위소지자등으로대체할수있음.(신설)

☞유사법령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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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분야별 대체인력을 폭넓게
인정하고있는등기준의적절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행자의 위반사유별로 경고, 업무정지(1월~6월), 등록취소
등의기준을정함.(신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상의행정처분기준과동일한
기준으로설정하였으며, 구체적처분행위도경고→업무정지(1월~6월)→등록취소
등을단계적으로부과토록하고있어규제수준의적정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5) 소방용기기(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송수구, 방염제)의형식승인및
검정기술기준, 방염제품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내용심사5)

䤧심사내용

○유수검지장치 등 소방용기기 형식승인 및 방염성능기준과 관련된 기술적 시험
기준·조건등을규정함.(내용심사)

- 굽힘반복시험횟수, 압력손실값의오차범위등

☞제품검사와관련한기술적·절차적내용을규정하는비중요규제사항으로서세부
시험조건은UL, FM 등국제기준에부합되므로타당성이인정됨.(원안의결)

6) 재해구호법개정안(신설1, 강화1)

䤧심사내용

○기부금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기부물품은 모집한
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구호기관의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에 전달하고,
전달받은구호기관은해당이재민들에게필요한기부물품을배분하여야함.(신설)

- 허가및등록을받은자는기부금품의모집완료시 7일이내에모집된기부금품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 모집비용을 제외한 기부금은 중앙 및 지역위원회에서
개설한구좌에즉시납입하여야함.

654

655

제12절 일반행정분야



☞현행, 허가제 하에서 사실상 단일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이 모집 및 배분을 일괄,
추진해오던것을배분위원회를설치, 지역별적정배분을모색하기위한것으로서,
이를통해집행의투명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기부금품모집 등록말소 사유에‘모집자가 모집완료후 모집된 금액을 중앙·
지방위원회에서개설한구좌에여입하지않았을경우’를추가하고, 

- 등록이말소된경우, 반환명령을받은모집자가모집금품을기부한자를알수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기부금은 중앙·지방위원회에서 개설한 구좌에 납입하고, 모집
물품은중앙·지방위원회에반납하도록함.(강화)

☞특정지역에기부금품배분이집중되는것을방지하고, 지역간합리적배분을추진
하고자하는‘배분위원회’제도도입의취지를고려할때배분의재원이되는모집
금품을‘배분위원회’계좌로납입토록하는본규제의필요성이인정됨.
아울러, 모집된금품을반환함에있어기부자를알수없는부득이한경우에는이를
배분위원회로반납, 당초모집목적(이재민전달) 취지에맞게사용되도록할필요가
있으므로원안의결

7)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안(신설8, 강화2,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다중이용업의허가등을받고자하는자는허가관청에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및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제출토록규정(신설)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제출의무는 현행「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8조에의거, 소방관서에서화재안전기준에적합할경우, 발급해주도록규정되어
있으며식품위생법등개별법률에서도영업허가·신고시동증명서제출을의무화
하고있는사항임.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제출의무도불가측하게발생하는화재발생의특성을
고려할때, 영업개시이전에기본적인소방교육을받도록함으로써, 초기화재대응
능력을갖추도록할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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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을받아야하며, 다중이용업주는그가고용하고있는자중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대하여소방안전교육을받게하여야함.(강화)

☞초기화재대응능력강화를위해서는영업주뿐만아니라, 실질적운영자·종사원
등현장에서대피업무를보조할사람들에대해서도기본적인소방교육을받게할
필요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다중이용업주는화재등비상시이용객들이안전하게피난할수있도록피난계단
·통로 등이 표시된‘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함.(신설)

☞최근 초대형 복합상영관, 미로형 유흥업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비상구·비상계단등피난시설을사전에숙지시켜이용객들의신속한
대피를유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적으로 제11조 제1항 규정의 안전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제출해야함.(제15조제1항, 강화)

- 소방본부장등은정기점검결과서를제출받은경우, 이법또는다른법령의규정에
적합한지여부를살펴서그에적합하도록지도하거나필요한조치를하도록할수
있음.(제2항)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점검
결과를정기적으로소방관서에제출토록할경우, 영업주에게는적지않은부담으로
작용할우려가높으므로제1항의규정중‘점검결과서제출의무’를‘일정기간자체
보관’의무로수정하고, 제출을전제로한제2항규정은삭제할것을개선권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따라소방검사를실시한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발생하는경우인명또는재산의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대하여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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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음. (내용심사)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수명령대상
선정의객관성확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규정에
해당하는대상에대하여화재위험평가를실시할수있음.
·다중이용업소가일정한지역에대통령령이정하는정도이상으로밀집한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가다수밀집해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개수명령등의근거를규정한제1항의규정은현행「소방시설설치유지법」제5조에
규정된 내용을 제정법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음. 다만,
개수명령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화재위험평가’실시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결과를 통해, 종전 소방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던‘개수명령 등의 대상’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평가실시및비용부담주체가행정기관이므로민간의경제적부담을초래하지않는
점등을고려할때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동의
※다만, 제2항내지제6항은별도조항으로규정하는것이보다명료할것이므로
‘화재위험평가’관련조항을별도조문으로규정할것을권고

○화재위험평가를대행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인력및장비를
갖추고소방방재청장에게‘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등록하도록하고, 평가대행자로
등록할수없는자및평가대행자의준수사항을규정함.(신설)

☞다중이용시설의고층화, 복합시설물의급속한증가등의추세감안시, 제반환경
요인을전문적으로분석·평가할수있는일정자격요건설정은필요하다고판단
되며, 평가대행자의등록제한사유및준수사항등도유사법령인「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평가대행자의
적정한업무수행유도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소방방재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취소하거나6월이내의업무정지를명할수있음(신설)
1~7호(생략) :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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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경우

☞제8호에규정된‘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는행정처분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요행정처분사유는제1호내지7호에대부분규정된것으로판단되므로
삭제할것을개선권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결과서,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유지관리실태등을고려하여, 그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업무수행내용이
법령에위반된다고인정하여필요한조치를명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
안에서 그 조치내용과 법령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을 시·도의 공보,
인터넷등에공개할수있음.(신설)

☞위반업소 공개는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므로 단순히‘법령위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명한때부과하기보다는수차례의이행명령에도불구하고이행하지않은
경우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개요건을‘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
등을2회이상이행하지않은경우’로규정토록개선권고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신설)
1.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제14조의규정에의한피난안내문의비치또는영상물을상영하지아니하여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으로부터시정등의조치명령을따르지않은경우

3. 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필요한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4. 제17조제1·3항의규정에의한명령(개수명령)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하여매년2회이내의범위안에서그이행명령이이행될때까지반복하여
제1항의규정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징수할수있음.

☞고의·상습적인법령위반자에대한실효적제재수단으로서경제적제재는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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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판단되나, 같은경제적제재로서과태료부과조항에도규정된제2호(안내문
비치등미이행)의규정은삭제하고, 제3호규정은앞에서다중이용업주의정기점검
조항을검토하면서이미삭제를권고한바있으므로본조항에서도삭제할것을
개선권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
평가대행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기관의 감독을
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인에게필요한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사무소또는사업장에출입하여관계서류등을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질문할수있음(신설)

☞대행또는위탁한업무의성격상, 감독의범위는업무수행실적등필요한자료의
보고또는제출수준이면적정할것으로보여지며, 사업장출입, 관계서류검사등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감독의 범위를‘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만을명할수있는조문’으로수정토록개선권고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신설)
1. 제10조의규정에따른안전교육을받지아니한자
2~4호(생략)
5. 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기점검결과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6~7호(생략)

☞본법(안) 제10조에서‘다중이용업주는그가고용하고있는자에대해안전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업주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1호
규정은‘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영업주’로명확히수정토록하고
5호규정은앞에서제15조(다중이용업주의정기점검) 규정을검토하면서점검결과
제출의무는삭제토록권고하였으므로과태료부과도삭제토록개선권고

8) 급경사지안전관리및재해저감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16)

䤧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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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및관리기관등은관리하는
시설물에대하여연1회이상자체점검을실시하고시·군·구본부장에게그결과를
통보하여야함. 시·군·구본부장은점검결과를관리기관및제4조제3항의관계인
등에게통보하여안전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여야함.(신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관할구역 내의 시설물
등을 정기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점검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할필요성이인정됨.(원안의결)

○관리청은 제3조의 점검결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재해위험도평가및주민의견수렴등의절차를거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으로지정·고시하여야함.(신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관리 및 이에 기초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수립을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어원안의결

○급경사지의관리청과관리기관은지정·고시한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하·활동·전도·붕괴 등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시계측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측관리 시설물
훼손금지의무를부과(신설)

☞계측관리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변위감지를 통해,
긴급상황발생시신속한주민대피를위한조치이므로필요성이인정되며, 정확한
계측관리유지를위해동계측관리시설물등을훼손한자에대한일정한제재조치
(과태료)는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원안동의

○개별법에따른각종인·허가사업으로급경사지를조성한자가사업을준공하고자
할때에는준공도서를작성하여관할시·군·구본부장에게제출하여야함.(신설)

☞준공도서는일반적으로개발사업자등이공사완료후제출하고있는서류이므로
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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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관리를위해필요한서류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때에는나무·흙·돌그밖의장애물을변경·제거할수있음(신설)

☞유사법률인「측량법」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된사항으로서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조사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므로
기본규제안은동의. 다만, 측량법등유사법률과같은취지로‘피해보상규정’을별도
규정할것을개선권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시·도지사에게제출해야함.(제11조제1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3항의 급경사지(*사유지) 관계인에게 시·군·구
의‘급경사지정비중기계획’을통지하여정비토록하여야함.(제5항)

☞국민에대한의무부과는피규제자가규제내용을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구체적
처분에의해부과되어야할사항이며, 행정기관내부계획자체로의무를부과하는
것은 규제의 명확성 확보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11조 제5항의
규정은삭제할것을개선권고

○제4조제3항에의거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으로지정·통보받은자중다음각호로
정하는자는붕괴위험의해소를위한자체안전점검을실시하고, 응급조치·보수보강
등을시행하여급경사지의안정성을확보하여야함.(제15조제1항, 신설)
가. 주택법제43조에의한관리주체등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1조에의한관리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의급경사지의안정성확보를위해긴급히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응급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음.
(제2항)

☞제2항의 행정대집행 관련규정은 본법 제정안 제17조에서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자에대한행정대집행근거를별도규정하고있으므로삭제할것을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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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및관리기관의장은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을시행하는데필요한
토지·물건또는권리를협의취득하거나수용또는사용할수있으며, 이에대한
절차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함.(신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대한근원적위험해소를위해서는인근토지등에대한
권리취득이불가피한경우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협의취득불가시,
공익적차원에서당해토지·물건을수용·사용할수있는근거마련은필요하다고
판단되어원안의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제한·금지, 보수·보강, 제거등의안전조치를명하거나직접필요한조치를
취할수있으며, 안전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적용하여필요한안전조치를취할수있음.(신설)

☞안전점검 결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하여피해를사전예방할필요성이인정되며, 이행명령에도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않은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구역의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행정대집행을통해위험요인을제거토록할필요성이인정됨.(원안의결)

○시·군·구본부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지역
주민이나위험지역에있는자에게대피명령또는강제대피등의조치를할수있음.
(신설)

☞현행「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으로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생명·신체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므로원안동의

○시·군·구 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
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응급조치를하여야할사정이있는때에는「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해현장 또는 인근 거주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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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을일시사용, 장애물을변경또는제거할수있음.(신설)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5조를 준용하는 조항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위험 제거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인근 거주자 등에 대한 작위 또는
수인의무를부과할수있는근거마련은필요하다고판단됨.(원안의결)

○제5조에서정한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의계측관리를위한계측업을영위하고자
하는자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전문인력·시설및장비등을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함.(신설)

☞본법안에서계측업등록권자(소방방재청장, 제22조)와영업취소등을명할수있는
자(시장·군수·구청장, 제23조)를각각달리규정하고있어이를통일할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본법에서는급경사지점검및붕괴위험지역지정등주요규제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담당하고있으므로등록권자를‘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할것을개선권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측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이의시정이나영업정지또는사업장의
폐쇄, 등록취소등을명할수있음. 
다만제1·2호에해당하는경우등록을취소해야함.(신설)

1. 허위또는부당한방법으로등록을하거나등록하지않고계측업을한때
2. 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기준에미달한때
3. 제28조에의한등록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4. 등록증이나명의를대여하거나도급받은계측업무를하도급한경우
5.계측결과를허위로작성하거나,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부실하게작성한경우
6. 등록후정당한사유없이일정기간이상영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7. 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또는처분에위반한때

☞제1호규정은법리상, 등록자체를하지않은자에대한등록취소는불가능하므로
본조항에서는삭제하고, 벌칙조항에별도규정
제6호 규정중‘일정기간 이상’은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유사법률과 동등하게“2년
이상영업을개시하지아니한자’로명확히규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7호규정은행정처분요건이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 행정청의자의적해석
및예측가능성저해우려가있으므로삭제토록개선권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성능검사에합격한계측기기를사용하여야하며, 계측기기의성능검사는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전문인력및시설등을갖추고소방방재청장에게등록한
기관및단체에게대행하게할수있음.(신설)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을 등록대상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등록결격사유 및
영업취소·정지 규정을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로 판단되므로 본법
제정안에규정된‘계측업자의등록결격사유(제28조), 영업취소및정지(제23조)’에
준하여관련조항을신설, 규정할것을개선권고

○계측업에종사하는전문기술인력과계측기기성능검사대행자로등록한기관및
단체에서성능검사업무에종사하는기술인은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
교육·훈련과정을이수하여야함.(신설)

☞계측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므로원안의결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신설)

1. 계측관리를성실하게실시하지않음으로써공중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또는
사회혼란을야기한자

2. 제5조제4항에의한상시계측관리시설물을훼손한자
3. 제6조에서정한비탈면준공도서제출을미이행한자
4. 제10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표지를이전·훼손한자
5. 제15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자
6. 제17조제1항의안전조치명령을미이행한자
7. 제18조의규정에의한대피등명령을거부한자

☞급경사지붕괴등으로인한피해방지를위해각조항에규정된의무사항들의실효적
이행확보를위해필요한조치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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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
집필자: 양상근사무관(Tel. 2100-2442, yangs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등
2개의법령에대해강화3건, 내용심사1건등총4건에대한규제를심사(비중요4)

○심사대상 4건 규제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찰청의2005년도신설규제는없음.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경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시행고시개정안(강화1)

䤧심사내용

○주5일근무제본격시행에따라, 토요일경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시행시간을
08시~21시(종전: 12시~21시)로규정함.(강화)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 전략과제인「육상운송분야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사안으로서규제목적의타당성이인정되므로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경찰청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개정안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계

예비심사
(2005. 9.26)

예비심사
(2005. 12.27)

-

원안의결 1

원안의결 3

원안의결 4

강화 1
*비중요 1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강화 3
내용심사 1
*비중요 4



2) 경비업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䤧심사내용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교육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테러대응요령등을교과목추가(강화)

☞피규제자수및규제비용이중요규제기준에미치지않는비중요규제사항으로서,
국제기준등에견주어과도한수준은아니라판단되므로원안의결

○신규 채용된 경비원은 근무배치후 1월 이내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되(*종전과
동일), 법제18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경비원(노사분규등다툼이있는장소)을
새로채용한때에는근무배치전까지신임교육을받게하여야함.(강화)

☞규제사항인교육이수의무(배치후1달이내)는이미규정된상태에서안전사고발생
우려가있는장소에는사전교육을받은자를배치토록하는것이므로동규제로
인한추가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원안의결)

○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의해‘배치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내용심사)

- 노사분규가진행중인사업장, 재개발관련다툼이있는장소, 특정시설물설치관련
민원이있는장소등

☞상위법에 기본 규제사항(24시간전 신고)이 규정된 상태에서,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수(총 2,418개 업체) 및 사용주의 부담
등을고려할때, 중요규제에는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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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
집필자: 서경석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변호사법개정안, 정부법무공단법제정안등4개법령에대해신설 16건,
내용심사4건의신설규제를심사(중요규제1건, 비중요규제19건)

○심사대상 20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11건, 개선권고 7건, 철회권고 2건을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법무부의 2005년도총신설규제는
18건임.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안(신설3)

䤧심사내용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법무부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안

계

제 252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16)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27)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제 270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24)

-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철회권고 2

원안의결 11
개선권고 7
철회권고 2

신설 3
*중요1, 비중요2

내용심사 4
*비중요 4

신설 5
*비중요 5

신설 8
*비중요 8

신설 16
내용심사 4
*중요 1

*비중요 19



○질서위반행위조사및과태료부과
- 행정청은과태료를부과·징수하기위해필요한경우당사자의출석요구·자료제출
명령등의처분을할수있고, 관계공무원은당사자의사무소또는영업소에출입하여
장부·서류또는물건검사등을할수있음.

○행정청의출석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 자료제출을하지않는경우
등과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사람에게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행정조사요건이다소포괄적이고추상적이어서행정조사요건을행정조사목적에
맞도록구체화할필요가있어,

- ‘과태료의부과·징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라는질서위반행위
조사요건을‘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수정하도록개선권고함.

○가산금징수: 당사자가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지방세법
제27조를준용하여가산금을징수함.

☞성실납부자와의형평성문제해소, 상습체납자예방, 법규준수도제고등을위해
필요한제재수단이라판단되어원안동의함.

○고액·상습과태료체납자에대한제재
- 행정청은허가·인가·면허·등록및갱신을요하는사업을경영하는자가당해
사업에관한과태료를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과횟수이상체납한때에는사업의
정지또는허가등을취소할수있음.

-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등이요구하는체납사실에대한신용정보를제공할수있음.

☞경미한 법규위반 사안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것이비례의원칙에부합되지않는측면이있지만, 

- 법규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하되, 관허
사업의제한이엄격하게적용되도록함.

○이를위해관허사업의제한적용대상을‘당해사업에관한과태료의체납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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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이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며,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과횟수이상을체납한자’등으로한정할것을개선권고함. 

- 아울러, 과태료체납정보에관한정보제공이행정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막연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공익목적’부분을
삭제할것을개선권고함.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4)

䤧심사내용

○외국인유학생등의학적변동사항통보의무
- 외국인유학생또는일반연수생이재학중인대학의장에의해지정된담당직원은
매 반기별로 외국인유학생 등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유학생 등의
이탈방지를위한상담을실시하여야함.

☞유학및어학연수생의불법체류, 불법체류자단속비용증가, 유학체류자격을
불법체류 목적으로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을 초청한
초청자(대학)에게유학생등의불법체류예방에대한1차적인책임을부과하는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되지만,

-외국인 유학생 상담활동이 대학 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24조의 8
제2호의 규정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외국인 유학생의 이탈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담’으로개선할것을권고함.

○출입국승무원및승객명부보고의무
- 출입항보고서중승무원명부및승객명부에국적, 여권상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행문서의종류와번호, 환승객인지의여부(승객에한함) 등을기재하도록함.

- 항공기에관한사항도항공기의종류, 등록기호및명칭, 국적, 출항지및출항시간,
경유지및경유시간, 입항지및입항시간, 승무원·승객·환승객수등을기재하여
제출하도록함.

- 출입항보고서는입항의경우출발국에서출항후20분이내또는국내입항2시간
이전에, 출항의경우에는출항준비가완료되는즉시제출하도록함.

☞승무원과 승객의 국적, 여권상 성명 등이 기재된 승객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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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객정보제도(APIS)는 입국부적격자 등을 판별하기 위해 현재 미국·호주
등에서도사용하고있는제도로기재요청사항이미국이요구하는제출정보보다
완화된것으로입국부적격자판단에필요한정보라판단되며,

- 항공기에관한정보제출사항은출입항보고서를통해예전부터시행해온사항을
시행령에구체화하여, 정보제출에대한근거를보다명확히하기위한것이고, 

- 출입항 보고서를‘입항의 경우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입항
2시간이전에제출’하도록한것은현재API제도를운영하고있는미국, 호주등의
국가로 항공기가 출항하는 경우 출항 30분전에 출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항공사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원안동의함.

○사증발급의기준
- 법률에서위임한사증발급의기준에관한사항으로법무부장관은사증발급시다음
사항을심사하여사증을발급함.
䤎유효한여권을소지하였는지여부
䤎입국금지또는거부의대상이아닌지여부
䤎체류자격에해당하는지여부및체류자격에부합한입국목적을소명하는지여부
䤎허가된체류기간내에본국으로귀국할것이인정되는지여부
䤎그밖에체류자격별로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여부

☞사증발급기준으로제시된‘유효한여권소지여부, 입국금지또는거부의대상해당
여부등’은불법체류가능성이있는외국인을사전에판단하기위한기준으로그
기준이명확하여사증발급신청인이사증발급기준을명확히이해할수있고, 

- 이를통해불법체류가능성이높은외국인입국을사전에예방함으로써불법체류
외국인관련범죄예방등에필요한규정이라판단되어원안동의함

○사증발급인정서발급기준
- 사증발급인정서를신청하는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초청외국인에
대한사증발급인정서를발급하지않을수있도록함.
䤎허위초청 등의 금지(법제7조의2), 선박 등의 제공금지(법제12조의2), 외국인
고용의 제한(법제18조 제3항내지 5항) 등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은자로일정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

䤎외국인에게윤락행위, 사행행위, 마약류판매및공급행위강요등으로「성매매

670

671

제12절 일반행정분야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일정기간이
경과하지아니한자

䤎외국인근로자또는산업연수생에게임금또는수당을체불하거나강제근로를
시키는등「근로기준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자로일정기간이
경과하지아니한자

䤎신청일로부터최근1년간10인이상의외국인을초청한자로서피초청외국인의
과반수이상이불법체류중인자등

☞사증발급인정서발급기준은외국인이발급기준을사전에알수있도록하여불필요한
발급신청을자제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그기준이명확하고, 법령위반자등에대해
사증발급인정서를발급하지않도록한것은필요한제한이라판단되어원안동의함.

3) 변호사법개정안(신설5)

䤧심사내용

○법무법인(유한)의다른법인에의출자제한등
- 법무법인(유한)의자본충실유지를위해다른법인에의출자제한(자기자본의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금지) 및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자기자본의
100분의10)

☞법무법인(유한)의타법인에의출자제한등은자본의충실한유지를위해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인회계사법등의예에비추어적정수준의규제로판단되어원안동의함.

○법무법인(유한) 및법무조합의손해배상책임명시(안제13조의3)
- 법무법인(유한) 및법무조합은사건계약서및광고물에손해배상책임을명시하도록함.
- 광고물에는 손해배상책임자,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명시해야함.

☞법무법인(유한)과법무조합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
사건의뢰인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규제로판단됨.

- 다만, 광고매체를좀더다양화하여국민들이보다쉽고편리하게법무법인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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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알수있도록정기간행물외에도각종부정기간행물, 단행본, 안내
책자, 홈페이지등에도게재하는등광고물의범위를확대할것을개선권고함.

○법무법인(유한) 및법무조합의보험또는공제기금가입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 보험및공제기금의보상한도액은청구당1억원이상, 연간구성원및구성원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잔여보상한도액은3억원이상이어야함.

☞유한책임인법무법인(유한) 및법무조합의손해배상금담보를위해보험또는공제
기금가입을의무화하는것은의뢰인의권익보호를위해적절한규제로생각되지만,
가입사실신고의무부여는상위법에근거가없으므로삭제하도록개선권고함.

○법무법인(유한) 및법무조합의주사무소와분사무소에구성원주재
- 주사무소에는10년이상경력의법조인1인을포함한구성원의과반수, 
분사무소에는1인이상의구성원이주재하여야함.

☞법률사무 서비스의 원활하고 적정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지방변호사회의법무조합제출서면사본비치
-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법무조합이 제출한 서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함.

☞법률소비자에게법무조합에대한올바른정보제공을위해필요한규제로판단되어
원안동의함.

4) 정부법무공단법제정안(신설8)

䤧심사내용

○사인으로부터의소송수임등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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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사인 또는 사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거나 법률자문·연구용역 등을
의뢰받지못함. 다만, 공익과밀접한관련이있고중앙행정기관장의요청이있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기본적으로 국가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의 성격과, 그 설립 및
지원근거를법으로마련하는업무의공공성및공익성을고려할때, 

-정부에서출연한국가소송공단이사인이나사기업으로부터소송수임등을함으로써
영리단체화되고 공익성을훼손하는것을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적정한규제로
판단됨.

- 다만,‘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수정할것을권고함.

○국가의상대방으로부터소송수임금지
- 공단은국가또는국가의행정기관이당사자인소송에서상대방으로부터소송을
수임하지못함.

☞국가의로펌으로서기능을수행하는공단의성격상, 국가의상대방을위하여국가를
상대로소송을하는것은그설립취지에반하는것으로이를방지할필요가있다고
보며, 적정한수준의규제로판단됨.

○공단소속변호사의업무제한
- 공단소속변호사는공단에소속된기간중공단이수임하였던사건에대하여퇴직후
변호사업무를할수없으며, 위반시변호사법에의한징계대상이되도록함.

☞공단소속변호사가수임하였던사건에대해퇴직후상대방을위해국가를상대로
소송업무를할수없도록제한함은, 
1. 공단에손실을끼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란점
2. 변호사법상 일반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동일한규제를하고있다는점에서형평성에부합한다는점

3. 법무공단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일반법무법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변호사법적용을위해서는위반시변호사법에의한징계대상으로별도로정할
필요가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적정한수준의규제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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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익금처리의제한
- 공단은매사업연도의결산결과이익금이생긴때에는이월손실금의보전에먼저
충당하고나머지가있으면적립하여야함

☞법무공단의이익금처리를제한하는것은
1. 이익금을 공단 임의로 사용할 경우 내부직원들끼리 분배하는 등 공단이 사적
영리집단화할우려가있고, 법인을성장시켜나가야할필요가있다는점,

2. 법률과 정부출연에 의해 설립되는 공단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는점,

3. 환경관리공단법등다른공단의입법례에서도유사한규제를하고있는점등을
고려할때, 필요하고적정한규제로판단되어원안동의함.

○유사명칭사용금지및과태료부과
- 이법에의한공단이아닌자는정부법무공단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
없으며, 위반시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유사명칭사용금지및이에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는대신상표법에의한업무표장
등록제도에의해보호받을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이조항은철회할
것을권고함.

○규칙제정에대한승인
- 공단이규칙을제정하려면법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

☞공단의주요규칙제정시법무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함은
1. 국가출연금으로 설립하고, 국가업무의 위탁수행을 하는 법무공단이 그
업무범위내에서행정기관적지위를갖는점에서업무의공익성과공단재정의
건전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는점, 

2. 공단의영리단체화변질을방지할필요가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필요하고적정한수준의규제인것으로판단됨.

- 다만, 법무공단의공익성과재정의건전성확보라는동조항제정의취지를감안할
때, 법제정뿐만아니라, 법개정시도포함하는것으로이해되므로, ‘제정’을‘제·
개정’으로수정할것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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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및과태료부과
- 법무부장관은필요한경우공단에대하여지시를하고업무·회계에대한보고를
받거나서류등을검사할수있음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공단에대한지시, 업무·회계보고, 서류등검사를허용하고실효성확보를위해
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

- 법무공단의 설립목적과 공익성 유지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 유사한정부출연기관등의입법례에서도공익성담보를위해동일수준의규제를
허용하고있음을고려할때적정한규제로판단됨.

○보조금상계에대한승인
- 공단 설립 첫 해에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국가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지급받게될소송수임료및법률자문료와상계하기위하여는미리법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함.

☞공단 설립 첫해에 국가가 지원한 운영보조금에 대해 국가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소송수임료 등과 상계할 경우 상계집행의 적정성과 정부부처간
소송위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지도나 협의 등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판단되므로, 동조항은철회를권고함.

5. 국무조정실

*집필자: 서경석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규제심사 개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2005년도에는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제정안에대한규제를심사
(비중요규제1건)

○심사대상 1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무
조정실의2005도총신설규제는1건임.

(2) 2005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갈등영향분석서작성·심의요청·심의결과반영
- 공공기관의장은공공정책등을수립·시행·변경함에있어국민생활에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 결정전에 갈등영향
분석서를작성하여갈등관리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여야함.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공사업이국민생활에중대하고광범위한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한다)에게갈등영향분석을실시하게할수있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는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동 사업을
지도·감독하는공공기관에설치된갈등관리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여야함

- 공공기관의장또는민간사업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갈등관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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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일반행정분야

<  국무조정실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계

제 257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1)

-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신설 1
*비중요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갈등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반영하도록할수있게한것은,

- 민간사업자등이당해사업과관련된이해관계인들의다양한의견수렴과정을통해
향후발생할수있는이해갈등을사전에예측·조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사업
시행에따른이해관계인들의불신과오해를해소하고, 사업지연에따른자원낭비를
예방하며, 갈등으로 인한 국민통합의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갈등관리에필요한수단이라판단됨.

- 또한, 민간사업자가갈등영향분석서를작성해야하는‘대상사업의범위’를대통령
령에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투자사업으로한정하여구체화
할계획이며, 

-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기관이 필요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게
되므로민간사업자가갈등영향분석서를작성하는경우는많지않을것으로보임.
*제출된자료에따르면대상민간투자사업은지난10년간(’95.1~’05.3) 연간2~3건에그치고

있음.

- 따라서, 규제의필요성이인정되고규제범위가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동의함.

6. 중앙인사위원회

집필자: 양상근사무관(Tel. 2100-2442, yangs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1건의 신설규제를 심사하여
원안의결(비중요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중앙인사위원회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계

예비심사
(05. 10. 24)

-

원안의결 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신설 1
*비중요 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대통령비서실장은고위공직자인사검증사항과관련하여인사검증대상자·기관·
단체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신설)

☞고위공직자에대해서는그직위의중요도·사회적영향력등을고려할때, 청렴도·
업무능력등자질요소에대한보다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원안의결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집필자: 서경석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안에대한규제를심사
(중요1)

○심사대상1건에대하여개선권고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친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2005년도총신설규제는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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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일반행정분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법령별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옴부즈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계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

개선권고 1

개선권고 1

신설 1

신설 1
*중요 1



(2) 2005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안(신설1)

䤧심사내용

○고충민원조사방해등에대한과태료부과
- 옴부즈만의고충민원조사를방해하거나지연시킨경우 1천만원미만의과태료를
부과함.

☞제50조(과태료) ①항 중‘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를‘업무수행을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경우’로 법조문을 수정하되, 조문
수정시법제처와법무부의견을반영하도록개선권고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4장 규제개혁제도개선및역량강화

행정규제기본법개정

행정조사기본법제정

부처자율규제개혁시스템구축

정부혁신과규제개혁

규제개혁교육

규제개혁국제협력

규제연구회활동

제 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6절

제 7절





1. 개정경과

’97.8월행정규제기본법제정이후규제영향분석제도등그동안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
문제점과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04.7월부터’05.6월까지운영된국회규제개혁특별
위원회의개정요구사항을반영하고자2005년도에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추진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은05년7월입법예고를실시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거쳐
05년 10월28일국회에제출되었고, 05년9월9일유기준의원등16인으로부터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과함께정무위원회에회부되었다. 제256회국회(정기회)
제8차정무위원회(2005. 11. 24.)에상정하여제안설명, 검토보고를듣고대체토론을거친
후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되였으며정무위원회제3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이상2건의법률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위원회대안을마련키로하였다.

정무위원회의행정규제기본법대안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거쳐국회본회의에
회부되어’05. 12. 2. 국회를통과하였으며, ’05. 12. 29. 공포되었다.

2. 주요개정내용

(1) 행정규제 대상「국민」정의 명확화

행정규제의객체로국민을명시(법제2조제1항제1호)하고있으나이때국민은내국인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규제의 대상으로 국민의 개념에‘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이
포함’됨을명확히하였다.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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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적용 제외범위 명확화

현재행정규제기본법의적용제외대상중일부를대통령령에위임하여규정하고있어
법률유보원칙을위배하고있어대통령령에규정되어있는동법적용제외대상을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법
취지에따라국가정보원법, 통합방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법적용제외범위에
추가하였다.

(3) 사회적 규제 강화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공익과관련된사회적
규제는실효성있게정하여야하나인권보호, 식품·의약품안전등을위한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고있어규제의원칙을정하고있는
제5조2항에인권보호와식품·의약품안전을추가하였다.

(4) 규제 사무목록 국회 제출 의무화

현재 규제 사무목록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보고
절차가없어규제현황의변동등에대한국회의효율적인감독이곤란하여등록된규제
목록을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미등록 규제 정비계획
제출을강화토록하였다.

(5)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의 신설·강화시 타당성 판단 자료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규제
입안시보다는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심사요청시사후적으로규제영향분석을하는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이해관계자가 규제를
정확히이해하지못하고규제영향분석내용에대해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가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강화규제의 입안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입법예고 기간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이해관계자등이제출한의견을검토하여규제영향분석서를보완하도록하였다.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6) 규제 일몰제 운영 강화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존속기한 도래 6월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받도록하고있으나법률에설정된규제에대해서는입법권자인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존속기한 도래 3월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국회에제출토록하였다.

(7) 규제심사 요청시 규제정비계획 요구권 신설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행정여건의변화에따라불합리하거나불필요하게된기존
규제의 정비노력은 미흡하여 신설·강화 규제심사 요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
강화하는규제와질적·양적으로상응하는기존규제의정비계획제출을요청할수있는
근거규정을신설하였다.

(8)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절차 개선

기존규제정비지침및규제정비종합계획을국무회의심의및대통령승인을받도록
하고있으나이러한정비계획수립절차는규제개혁의강력한추진을위한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타법규정에비해다소엄격하게운영되고있다. 

일반적으로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은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단년도 계획은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마련토록 하고 있어 매년도 규제정비지침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시달하고, 규제정비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보고후공표하도록개선하였다.

(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개선

규제개혁위원회위원은총 20명으로구성되어위원회를분과위중심으로운영하고
있으나, 각분과위에배정된위원수가적어의사결정과정에서충분한토론과다양한
의견수렴에제약이있어위원회위원수를현행15인이상20인이내에서20인이상25인
이내로개정하여위원수를5명증원하여보다다양한시각과관점에서규제를심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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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규제개혁위원회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위원회에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법 28조) 하고, 분과위원회가 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토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분과
위원회에대한업무위임규정을법률에상향규정하였다.

(10) 규제개혁 업무 행정지원 소관부처 변경

규제관련 제도의 연구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국무조정실(규제
개혁조정관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규정과 현실간의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게
국무조정실장을행정지원등의기관의장으로지정하였다.

3. 향후추진계획

규제영향분석서공표방법등법률에서시행령에위임된사항및제도개선이필요한
사항을반영한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 ’06년4월까지개정작업을마무리
하고개정된법령에따라’06년6월30일부터시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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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행정영역이확대됨에따라각행정기관은법규이행여부확인조사, 일반적인업무감독
조사, 행정처분을위한실태조사등다양한목적으로각종의행정조사를도입하여운영하고
있다. 이러한행정조사는법령의실효성확보, 정책수립을위한기초적인통계자료수집
등을위해필요하지만, 유사·동일한사안에대한여러부처의중복조사실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조사요건으로인한행정조사의투명성과객관성저하, 위법한행정조사에대한
통제장치미흡으로인해국민권익이침해되고기업에게부담으로작용하는등의문제점이
있다고경제5단체등이지속적으로행정자치부1)와규제개혁위원회에문제를제기해왔다.

이에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개혁차원에서행정조사가기업에게주는부담을경감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행정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적법절차
구현을통해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04. 4월한국경제연구원에「기업관련행정조사
절차개선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해그결과를토대로「행정조사개선방안」을마련
했다.

「행정조사 개선방안」에는 행정조사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별법령들을
정비하는‘행정조사관련법률일괄정비(11개부처49개법률)2)’계획과행정조사의기본
원칙, 조사절차 확립 등 행정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 성격의「행정
조사기본법(가칭)」제정방안이마련되었고, 「행정조사개선방안」은’04. 12. 3일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심의·의결되었다.

제2 절행정조사기본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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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2.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는 행정조사 요건의
구체화·중복조사 등 실체적인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으나, 사전통지·목적제시·공무원의 소속 및
신분제시 등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규정할 수 있음을 검토한 바 있지만, 행정조사의 유형과 형태가 다양해 일반적
규정으로 모든 행정조사 유형을 규율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결정하였다.(’04. 7, 한국경제연구원)

2) 「온천법」, 「지하수법」등 49개 법률 중 이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개정된 법률 3개를 제외한 46개 법률이 국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3명(김혁규 위원장 등)이 ’05. 7월부터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06. 3. 23일 현재「건설산업 기본법」
등 26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하에서는「행정조사기본법(안)」마련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서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행정조사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는기회를갖기위해한국경제연구원에서실시한
「기업관련 행정조사 절차 개선방안」을 토대로 행정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행정조사기본법(안)」이 마련된 과정과 주요내용,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에 관한 향후
계획을살펴보고자한다. 

2. 행정조사현황및문제점

(1) 행정조사 현황

한국경제연구원의조사결과산자부·건교부등 15개부처가 137개법률에근거하여
단순실태조사, 법령위반여부확인, 행정처분을위한사실확인등총160개의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04.7,한국경제연구원) <표1>의부처별행정조사현황을
살펴보면금융감독위원회가 22개법률에근거하여 24건의행정조사를실시하고있고,
건설교통부가17개법률에근거하여21건의행정조사를실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세청, 산업자원부, 환경부등도개별법에근거하여각각 15건, 13건, 18건의행정
조사를실시하고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표1>에는나타나있지않지만각
부처가훈령이나지침등을통해실시하는행정조사도다수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행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2>를 통해 살펴보면 관리감독권 행사관련 조사가

57건(36%), 법령위반 확인 조사가 58건(36%),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확인 조사가 32건
(20%), 정책입안등을위한실태조사가 13건(8%)으로나타나행정조사가다양한목적과
형태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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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부처별행정조사현황

농 노 환 국
총부서 림 동 경 세
계부 부 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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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조사 실태 및 문제점

1) 관주도의행정조사관행지속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민간·정부기관간 정보유통이 촉진되고, 기업에 대한
감시장치의확대로규제의자율준수의식이높아지고있음에도관주도위주의행정조사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관리하고있어, 업체의자율관리노력또한부족했다. 기업이스스로행정조사사항을
관리할수있는시스템으로전환하는것을유도하기위해행정조사시스템을행정환경
변화에맞도록변화시킬필요가있다.

2) 유사·동일사항에대한중복조사

기업의 유사·동일한 경영활동에 대해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있다. 대표적인중복조사분야를예시하면䦮식품안전의경우식약청은「식품
위생법」, 농림부는「축산물가공처리법」, 해수부는「수산물품질관리법」, 환경부는「먹는물
관리법」, 교육부는「학교 급식법」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䦮건설
현장안전점검의경우건교부가「건설기술관리법」, 노동부가「산업안전보건법」을근거로
중복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유화학업체의 지도·점검 사례를
살펴보면 석유화학업체 A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
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등에의거년간총40회(약 80일)의조사와점검을
받는것으로나타났다. 
중복조사해소를위해통합조사방안3)등제도개선노력이일부추진되고있으나조사

자료공동활용미흡, 부처·지자체간역할불명확, 행정조사를유발하는인·허가제도
중복관리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미흡해 중복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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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조사분야(예시)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조사(환경부), 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 동시실시(노동부), 동일세목
중복조사 금지(국세청) 등

<표2> 행정조사의유형별현황

행정조사수 관리감독 위반확인 사실확인 실태조사

160(100%) 57(36%) 58(36%) 32(20%) 13(8%)



3) 포괄적인조사요건및절차미확립

개별법령에규정되어있는행정조사의내용을살펴보면대부분‘…조사를하게할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보고를 하게하거나…검사하게 하거나…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처럼 총160건 중
107건이 행정조사의 사유, 대상 및 내용 등 행정조사요건을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행정조사의개연성이있고, 조사대상자(피조사자)가행정조사의내용을예측하기곤란한
문제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각종행정조사가점차확대·강화되고있으나, 법령에규정된조사절차에관한
규정은증표제시4) 정도만규정하고있어절차규정또한매우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내부거래조사」관련 업계의견 조사(2003.
6~7.전경련)에보다구체적으로나타나는데䦮사전통지항목의구체성에대해조사범위
·내용이‘포괄적이다’는 답변이 85%로“구체적이다”는 의견 15%보다 훨씬 높았고,
조사범위가“사전통제 내용을 벗어났다”는 대답이 85%에 달하고 있어 행정조사의
범위와내용에대한업계의불만이매우높아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4) 무분별한행정조사에대한통제장치미흡

행정조사는 자료요구, 출입·검사 등을 통해 업체에 부담을 주게 되나, 현재 행정
조사의 원칙,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 무분별한 행정조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도
조사과정에서행정기관이위법한행위를하거나행정조사과정에서특별한희생을입은
경우행정소송이나손해배상을통해구제받을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행정조사는단기간에종료되는것이보통이기때문에소의이익이
없어행정소송등사후구제수단을통해조사대상자의권리를구제하는데한계가있어,
적법절차구현을통해조사대상자의권리를보호하는것이더욱필요하므로무분별한
행정조사를통제할수있는장치마련이시급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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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표제시 이외 사전통지 등 절차규정을 둔 행정조사는 세무, 공정거래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고, 총 160건이 행정조사 중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69건(43%)으로 나타났지만, 사전통지의 경우에도 조사목적, 조사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정조사기본법(안) 마련경과

(1)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기업행정조사 개선방안의 확정에 따라 국무
조정실은 ’05.1월「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행정절차법」을 보완하는 방안과 별도의
법률을제정하는방안에대해논의가있었지만, 피조사자의권익을보다충실히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학계 및 경제단체의 의견과 행정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을「행정절차법」에 모두 규정하기
곤란5) 하다는현실적인문제를고려해별도의법률을제정하기로하였다.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행정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조사·분석하여 기본법의 법체계와 내용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에는 䦮행정조사의 목적 및 기본원칙, 䦮조사대상
기관의선정기준및조사발동요건, 䦮행정조사의절차및조사방식, 䦮기업의자율신고
제도도입 등 자율관리체계, 䦮무분별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장치, 䦮피조사자의
권익보호장치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하였다.

‘05.3월 한국법제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국무조정실에제출하였고, 국무조정실은검토회의를개최하여䦮본법과
개별법간의 관계, 䦮실효성 확보수단, 䦮적용범위, 䦮행정조사결과의 이용제한,
䦮영장주의 적용, 䦮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수정
요청을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검토회의시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여 ’05.4월「행정조사 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고 최종보고서에
포함된「행정조사기본법(안)」은7장38조부칙2호로구성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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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정절차법」의 대폭적인 개정 없이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을「행정절차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등
주요내용만「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행정처분 관련절차는 법에 규정되고 행정조사
관련절차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T/F팀」구성 및 운영

’05.5월국무조정실은「행정조사기본법(안)」을마련하기위해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행정조사기본법 제정 T/F팀」을 구성6)하여, 3회에 걸친
검토회의를거쳐제정(안)을마련하였다. 

제1차 회의는 ’05.5.13일 개최되었고 참석자들은 법안체계 및 구성, 자율신고시스템
운영, 법적용상의 문제점, 집행가능성 등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䦮법안의성격, 䦮적용범위, 䦮실효성확보수단, 䦮영장주의적용여부,
䦮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주기, 䦮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간의 관계, 䦮조사결과의
이용제한 등 법 제정안 전반에 대한 사항과 법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대해의견을제시해주었다.

제2차 회의(’05. 5. 25)는 제1차 회의 결과가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䦮적용범위에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䦮행정조사에 영장
주의의적용가능성여부, 䦮공동조사와중복조사제한의적용가능성등에대해의견들을
제시해주었다.

제3차회의(’05. 6. 8)는 6.8일 2차회의에서논의된사항을반영한개정(안)을토대로
이루어졌다. 금번회의에서는䦮적용범위에세무조사포함여부, 䦮중복조사제한의실시
가능성,  䦮연도별 행정조사 계획 수립 등 법적용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의견제시가
많았고,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를 2006. 1. 1일로 앞당기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차에 걸친 검토회의 내용을 반영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안)
초안(7장 39조 부칙 2조)을 작성해 관계부처회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수렴하였다.

(3) 관계부처회의 개최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05. 6. 17 ~ 7. 20일간「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초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7.21일 재경부, 국세청, 건교부등 9개부처 13명이참석한가운데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䦮세무조사, 금융기관감독 등의 법적용 범위 포함여부, 䦮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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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계 3, 시민단체 1, 경제단체 2, 전문연구기관 2, 행정자치부·환경부 등 부처 관계관 8 등 14개 기관 총16명이 T/F에 참여하였다.



실시에따른행정기관의부담경감방안, 䦮환경분야등지속적인단속이필요한분야의
중복조사 제한여부, 䦮연도별 행정조사계획 및 개별 행정조사계획 수립 등에 대해
의견조정을 하고, 부처 협의과정에서 종결되지 않은 적용범위 대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1급회의개최(7.27)를통해의견을조율7) 한후「행정조사기본법제정(안)」(7장
39조 부칙3조)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간의 주요이견과 협의결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3>에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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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무조사는 국가재정수입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세무조사의 특수성과 독일·미국 등 선진 외국도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는 조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증권·선물시장 등에 대한 상시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표3> 관계부처이견사항및협의결과

구분

연도별
행정조사
계획수립
및 공표

조사대상 선정
기준 공시

공동조사실시

중복조사제한

이 견 사 항

○ 행정조사의 특성상 미리 정한
계획외의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계획을 사전공표하는 경우
조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대상자들이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기 곤란

○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있는 행정조사
활동이 곤란

○ 다른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
사항을 모두 파악하기 곤란하고,
공동조사를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공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
규정 위반여부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변경

○ 행정조사의 성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중복조사 예방을 위해
타기관에서 실시한 행정조사 사항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정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짐

협 의 결 과

☞ 부처 의견을 수용하여 행정조사계획의
사전공표 부분을 삭제하고,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

☞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공시하는 대신
조사대상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동조사 실시
대상을 당해 행정기관 내의 2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분야(건설사업장, 식품안전,
고압가스시설, 유해·위험물질)로 한정

☞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간 조사내용 확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처간 확인사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

※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실시, 조사의 연기신청 등을 조사대상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부처의 의견제시가 있었
지만 행정조사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자구수정 등을 통해 부처
의견 수용



’05.8.2~22일 간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에 인천시, 한국산업안전공단,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문경선씨 등이 䦮적용범위, 䦮공동조사, 䦮중복조사의 제한, 䦮조사의
거부, 䦮고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국무조정실은 䦮중복조사의 제한,
䦮조사의 거부, 䦮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한 후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심사를요청하였다.  

(4) 법제처 심사

’05. 8월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나서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안)」은 조문체계 수정, 출석요구서 등 조사요건의 구체화, 조문의미
명확화, 중복내용 등의 삭제8)등 수정작업을 거쳐 총6장 29조 부칙3조로「행정조사
기본법(안)」이확정되었다.

(5) 국회 설명

’05. 10. 20일 국무조정실은 당정협의를 위해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문석호
의원)이주재하고이상경의원, 신학용의원, 국회전문위원등이참여한열린우리당제3
정책조정회의에참석하여행정조사기본법의제정배경과제정의주요내용, 제정효과등에
대해설명을하였고, 참석자들은행정조사의성격, 법제정요청자, 적용범위, 공동조사
실시등법제정과법안의주요내용에대해토론을하였다. 

본 회의 참석자들은 행정조사기본법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데의견을모으고05년정기국회제출을목표로11월중당정협의를실시하기로
하였다. 제3정책조정위원회보고후정무위원회소속여·야보좌관에게법안설명회를
개최해행정조사기본법의제정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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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조사의 이념(안 제4조), 조사주기 중 일부조항(안 제12조 2호, 3호, 7호, 8호), 조사방법(안 제13조), 범죄수사로의 전환(안 제2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안 제31조), 조사결과의 이용제한(안 제33조), 고발(안 제34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안 제35조), 개인정보 보호(안
제36조), 조사대행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38조, 제39조) 등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



4. 「행정조사기본법(안)」의주요내용및제정효과

(1) 「행정조사기본법(안)」의 주요내용

「행정조사기본법(안)」은총6장제29조, 부칙3조로구성되어있고, 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법률안의구체적인내용은[붙임1] 참조)

1) 행정조사의개념(안제1조)

○행정조사란행정기관이정책결정이나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정보나자료를
수집하기위하여현장출입, 문서열람, 보고및자료제출요구, 출석·진술의요구,
시료수거등을행하는활동을말함.

☞행정조사기본법의적용을위해행정조사의개념을명확히함.

2) 적용범위(안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행정 조사를 적용범위에
포함하되, 䦮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에 관한 사항, 䦮국방·안전에 관한 사항
중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징집·소집·동원·훈련에관한사항, 䦮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위해수집·분석한정보), 䦮조세·형사·행형및보안처분에관한
사항, 䦮금융기관의 감독·검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䦮「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 행위조사에 관한 사항은
적용범위에서제외.

☞행정조사기본법과 개별법간의 적용순위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조사가조화롭고원만하게집행되도록규정.

3) 행정조사의기본원칙(안제4조)

○행정조사 최소화 및 조사권 남용금지,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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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실시및중복조사제한, 제재위주의행정조사에서예방적조사로의전환,
조사결과에대한비밀유지등행정조사의기본원칙마련.

☞행정조사 기본원칙을 수립함으로써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적 조사를 지양하고
기업등의부담경감을유도.

4) 행정조사의근거(안제5조)

○법령등에서행정조사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한해행정조사를실시하도록함.

☞법령에근거한행정조사에한해조사를실시하도록함으로써내부지침등을통한
행정조사의남용을예방. 

5) 행정조사운영계획의수립및조사주기(안제6조, 제7조, 제16조)

○행정기관은매년12월말까지중복조사방지계획·공동조사실시계획등이포함된
다음년도의행정조사운영계획을수립하여국무조정실에제출.

○법률에서수시조사를규정하고있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법령등이정하는바에
따라정기적으로행정조사를실시.

○행정기관은행정조사를실시할때마다조사목적·대상·방법및기간등이포함된
개별조사계획을수립.

☞계획에따른행정조사를실시토록하여불필요한행정조사를예방하고, 조사계획에
관한정보를공동조사에활용할수있도록하여중복조사에따른조사대상자의부담
경감도모. 다만, 행정조사계획의수립에따라발생할수있는관계부처의부담을
완화해주기위해행정조사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최소화하여대통령령으로
규정할계획.

6) 조사요건의명확화(안제9~제11조)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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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목적과 범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요구서나
현장출입조사서를발송.

○출석요구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1회조사로조사를마무리하고, 해뜨기전또는
해진후의현장조사금지및증표제시를의무화.

☞조사내용 등의 사전통지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며, 조사대상자의적극적인협력을유도.

7) 공동조사실시및중복조사제한(안제14조~제15조)

○‘당해 행정기관 내의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공동조사실시.

○조사대상자는 동일한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수있으며, 공동조사요청을받은행정기관은이에응해야함.

○행정기관이이미조사를받은조사대상자에대하여위법행위가의심되는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를 받은 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재조사할수없음.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공동조사신청권을부여함으로써공동조사실시를활성화.

8) 조사의사전통지및연기·거부·기피신청(안제17조~제22조)

○ 출석요구서등은조사개시 7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발송되어야하고, 천재·
지변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조사대상자가조사연기를신청.

○조사대상자는행정기관이사전에통지한조사내용에대해의견을제출할수있고,
행정기관의장은제출한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반영.

696

697

제2절 행정조사 기본법 제정



○조사원이조사를공정하게행하지않을우려가있다고판단될경우서면에의한
기피신청가능(지연목적또는신청에이유가없다고인정될경우기각).

☞조사시기조정, 조사내용에대한의견제출기회부여, 조사원에대한기피신청등을
통해행정조사의효율성제고및조사대상자의권익보호강화.

9) 조사권행사의제한및결과통지(안제23조~제24조)

○사전통지된조사사유, 조사의대상및범위안에서만조사가가능하고, 전문지식을
갖춘변호사등이조사과정에입회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며,
조사대상자 및 조사원은 조사에 현저한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과정의녹음또는녹화가가능하도록함.

○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조사대상자에대한조사결과가
확정된날로부터7일이내조사결과를조사대상자에게통지.

☞조사범위를 사전통지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변호사등을입회시킬수있도록함으로써조사대상자의권익보호를강화.

10) 자율신고제도의도입등(안제25조~제28조)

○조사대상자가조사내용을스스로신고하고이를행정조사에갈음할수있도록하는
자율신고제도를도입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조사대상자가스스로법령준수
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자율관리체제)의 구축을 지원하며, 성실한 자율
신고자에대하여행정조사감면또는행정·세제상인센티브를부여. 또한일정한
경우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통해조사대상자가자료제출을할수있도록허용.

☞정보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도록 행정운영 시스템을 변화시켜 국민이
참여하는행정을구현하고, 자율신고자에대한조사감면혜택부여등을통해기업의
자율성신장도모.

11) 행정조사의점검·평가(안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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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은행정조사의투명성및예측가능성제고를위해각급행정기관의
조사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여부 등을 확인·점검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국무회의와대통령에게보고.

☞행정조사의 적법성 여부,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행정조사의효율성제고및제도개선방안마련.

12) 시행시기(부칙제1항)

○동법은2007년1월1일부터시행.

(2) 「행정조사기본법」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행정조사기본법이제정되면다음과같은기대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① 조사대상선정기준, 조사목적, 조사절차등의구체화를통해행정조사의투명성및
예측가능성이제고되어행정조사에대한신뢰가향상될것이다.

②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운영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이
구현되고, 이를통해국민의권익보호가강화될것이다.

③ 투명하고공정한행정조사실시와공동조사및중복조사방지등으로조사결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규제에 대한 순응도가 향상되고,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부담이감소할것이다.

④ 자율신고제도 및 자율관리체제 구축,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조사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행정조사패러다임변화를촉진시킬것이다.

⑤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통해 부패 취약부문의
부패척결에기여할것이다.

⑥ 중복조사가 많은「유해·위험물질 관리분야」와「식품안전 관리분야」에서 공동
조사를실시하는경우수검비용이연간약850억원이상절감될것으로추정된다.
(추계액의세부사항은[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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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계획

국무조정실은열린우리당제3정책조정위원회와회의를개최한후당정협의가조속한
시일내에개최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왔지만05년에는국회일정등으로인해
당정협의일정을결정하지못했다. 
’06.2.8일제3정책조정위원장에새로임명(’06.1.27)된열린우리당우제창의원에게

「행정조사기본법(안)」의 제정배경과 제정효과 등에 대해 보고를 하고, 당정협의 개최
일정이조속히결정될수있도록지원해줄것을요청하였다. 
’06.3.9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희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한가운데「행정조사기본법(안)」에대해당정협의를실시하였다. 당정협의에서는법
제정의효과, 특히공동조사실시등에따른기업의부담경감효과등이논의되었고,
참석자들은법제정의필요성을긍정적으로평가한후법안이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
적극지원해주겠다는의사를표명하였다.
이에국무조정실은차관회의(3. 30)와국무회의(4. 4) 심의절차를거쳐4월6일국회

의안과에법안을제출하였고, 동법안은4월7일정무위원회로배정되었다.

국무조정실은법안이조속한시일내에국회를통과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07. 1. 1일「행정조사
기본법」이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할예정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붙임1]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행정조사’라 함은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및출석·진술요구를행하는활동을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3. ‘조사원’이라 함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말한다.

4. ‘조사대상자’라함은행정조사의대상이되는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의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①행정조사를한다는사실이나조사내용이공개될경우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
하거나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국가안전보장·통일및
외교에관한사항.

②국방및안전에관한사항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또는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에관한사항.
(나)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의한징집·소집·동원및훈련에관한사항.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제3항에규정된정보.
④「근로기준법」제104조의규정에의한근로감독관의직무.
⑤조세·형사·행형및보안처분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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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금융기관의감독·검사및조사에관한사항.
⑦「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

행위조사에관한사항

제4조(행정조사의기본원칙) 

1. 행정조사는조사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실시하여야하며,
다른목적등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행정기관은조사목적에적합하도록조사대상자를선정하여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은유사하거나동일한사안에대하여는공동조사등을실시함으로써행정
조사가중복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4.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두어야한다.

5.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6.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내부에서
이용하거나다른기관에게제공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래의조사목적이외의
용도로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행정조사의근거) 

행정기관은법령등에서행정조사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한하여행정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6조(연도별행정조사운영계획의수립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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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사의기본원칙에따라야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사운영계획에는 조사의 종류·조사방법·공동조사
실시계획·중복조사방지계획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4. 국무조정실장은행정기관의장이제출한행정조사운영계획을검토한후그에대한
보완을요청할수있다.

제7조(조사의주기) 

행정조사는법령등또는행정조사운영계획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실시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시조사를할수
있다.

1. 법률에서수시조사를규정하고있는경우.

2. 법령등의위반에대하여혐의가있는경우.

3. 다른행정기관으로부터법령등의위반에관한혐의를통보또는이첩받은경우.

4. 법령등의위반에대한신고를받거나민원이접수된경우.

5. 그밖에행정조사의필요성이인정되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제8조(조사대상의선정)

1. 행정기관의장은행정조사의목적, 법령준수의실적, 자율적인준수를위한노력,
규모와업종등을고려하여명백하고객관적인기준에의하여행정조사의대상을
선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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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신청인이조사대상선정기준을열람할수
있도록하여야한다.

①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②내부고발자등제3자에대한보호가필요한경우.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 그 밖에
행정조사대상선정기준의열람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장 조사방법

제9조(출석·진술 요구) 

1. 행정기관의장이조사대상자의출석·진술을요구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기재된출석요구서를발송하여야한다.

①일시와장소.
②출석요구의취지.
③출석하여진술하여야하는내용.
④제출자료.
⑤출석거부에대한제재.
⑥그밖에당해행정조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2.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행정기관의장에게출석일시를변경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으며, 변경
신청을받은행정기관의장은행정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범위안에서출석
일시를변경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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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한조사대상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출석요구서에기재된내용을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1회의출석으로당해조사를종결하여야한다.

제10조(보고요구와자료제출의요구) 

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보고요구서를발송하여야한다.

①일시와장소.
②조사의목적과범위.
③보고의내용.
④보고거부에대한제재.
⑤그밖에당해행정조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2. 행정기관의장은조사대상자에게장부·서류그밖의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
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자료제출요구서를발송하여야한다.

①제출일자.
②제출요청사유.
③제출서류.
④제출서류의반환여부.
⑤제출거부에대한제재.
⑥그밖에당해행정조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제11조(현장조사) 

1. 조사원이가택·사무실또는사업장등에출입하여현장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제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문서를조사대상자에게발송하여야한다.

①조사목적
②조사기간과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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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사원의성명과직위
④조사범위와내용
⑤제출자료
⑥조사거부에대한제재
⑦그밖에당해행정조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2. 제1항의규정에의한현장조사는해뜨기전이나해가진뒤에는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①조사대상자(대리인및관리책임이있는자를포함한다)가동의한경우
②사무실또는사업장등의업무시간에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
③해뜨기전또는해가진뒤에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조사목적의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없는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조사대상자에게내보여야한다.

제12조(시료채취)  

1. 조사원이조사목적의달성을위하여시료채취를하는경우에는그시료의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손실을보상하여야한다.

제13조(자료등의영치) 

1. 조사원이현장조사중에자료·서류·물건등(이하이조에서‘자료등’이라한다)을
영치하는경우에는조사대상자또는그대리인을입회시켜야한다.

2. 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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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나영업이사실상불가능하게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조사원은자료등을
사진으로촬영하거나사본을작성하는등의방법으로영치에갈음할있다. 다만,
증거인멸의우려가있는자료등을영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그중1부를입회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4. 행정기관의장은영치한자료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즉시반환하여야한다.

①영치한자료등을검토한결과당해행정조사와관련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②당해행정조사의목적의달성등으로자료등에대한영치의필요성이없게된
경우.

제14조(공동조사)

1.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하여야한다.

①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조사대상자에게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

②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공동조사를실시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조사일시·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
신청서를관계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동조사를요청받은행정기관의장은이에응하여야한다.

4.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행정조사운영
계획의내용을검토한후관계부처의장에게공동조사의실시를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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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조사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중복조사의제한) 

1. 제7조의규정에의하여정기조사또는수시조사를실시한행정기관의장은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행정
기관이이미조사를받은조사대상자에대하여위법행위가의심되는새로운증거를
확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행정조사를실시할행정기관의장은행정조사를실시하기전에다른행정기관에서
동일한조사대상자에게동일하거나유사한사안에대하여행정조사를실시하였는지
여부를확인할수있다.

3. 행정조사를실시할행정기관의장이제2항의규정에의한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
행정조사의결과에대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요청받은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
사유가없는한관련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제4장 조사실시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수립) 

1.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하기전에개별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조사의시급성으로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수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제17조(조사의사전통지) 

1.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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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입조사서(이하‘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발송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
조사의개시와동시에출석요구서등을조사대상자에게제시하거나행정조사의목적
등을조사대상자에게구두로통지할수있다.

①행정조사를실시하기전에관련사항을미리통지하는때에는증거인멸등으로
행정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②「통계법」제3조제2호의규정에의한지정통계의작성을위하여조사하는경우
③제5조단서의규정에의한행정조사의경우

2. 행정기관의장이출석요구서등을조사대상자에게발송하는경우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외부에공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8조(조사의연기신청) 

1.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장에게에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연기신청서를행정기관의장에제출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조사의연기여부를결정하여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9조(제3자에대한보충조사)

1. 행정기관의장은조사대상자에대한조사만으로는당해행정조사의목적을달성할
수없거나조사대상이되는행위에대한사실여부등을입증하는데과도한비용등이
소요되는경우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자에대하여보충조사를할
수있다.

①다른법률에서제3자에대한조사를허용하고있는경우.
②제3자의동의가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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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3자에대한보충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발송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제3자에대한보충조사를사전에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조사목적의달성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제3자에
대한조사결과를확정하기전에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4. 원래의조사대상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통지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20조(자발적인협조에따른행정조사)  

1. 행정기관의장이제5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에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거부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조사에대하여조사대상자가조사에응할것인지에대한
응답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그조사를거부한
것으로본다.

3. 행정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조사거부자의인적사항등에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이용할수있다.

제21조(의견제출) 

1. 조사대상자는제17조의규정에의한사전통지의내용에대하여행정기관의장에게
의견을제출할수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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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피신청) 

1.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행정기관의장에게당해조사원에대한기피신청을할수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한다.

3. 기피신청을받은행정기관의장은즉시이를심사하여야한다.

4. 행정기관의장은기피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기피된조사원대신
다른조사원으로하여금행정조사를하게하여야한다.

5. 행정기관의 장은 기피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기피신청에타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신청을기각하고그취지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3조(조사권행사의제한) 

①조사원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필요성과조사내용등에관한사항을서면이나구두로통보한후추가
조사를실시할수있다.

②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받는과정에입회하게하거나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③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한다.

④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이를당해행정기관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조사결과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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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장은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조사의결과를
확정한날부터7일이내에그결과를조사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제25조(자율신고제도) 

1. 행정기관의장은법령등에서규정하고있는조사사항을조사대상자로하여금스스로
신고하도록하는제도를운영할수있다.

2. 행정기관의장은조사대상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내용이허위신고라고
인정할만한근거가있거나신고내용을신뢰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신고
내용을행정조사에갈음할수있다.

제26조(자율관리체제의구축)

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이하‘자율관리체제’라 한다)의
기준을마련하여고시할수있다.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수있다.

①조사대상자.
②조사대상자가법령등에의하여설립하거나자율적으로설립한단체또는협회.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등의 준수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에의한자율관리체제의구축을지원하여야한다.

제27조(자율관리에대한혜택의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자율관리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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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자율관리체제의기준을준수한자에대하여는법령등이규정한바에의하여
행정조사의감면또는행정·세제상의지원을하는등필요한혜택을부여할수있다.

제6장 보 칙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통한행정조사)

1. 행정기관의장은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통하여조사대상자로하여금자료의제출
등을하게할수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신상이나사업비밀등이유출되지아니하도록제도적·기술적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제29조(행정조사의점검과평가)

1.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사의 실태, 공동조사의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의
실시여부등을확인·점검하여야한다.

2.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국무회의와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국무조정실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확인·점검을위하여각급행정기관의장에게
행정조사의결과및공동조사의현황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를할수있다.

4. 행정조사의점검및평가절차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법은200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종전의 행정조사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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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당해 계획에 의한 행정조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제8조, 제14조및제15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국무조정실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유해·위험물질관리

(1) 유해·위험물질관리현황

가. 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방재청은위험물
안전관리법을각각관리

- 관련법령에따라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시·도및시·군·구등에서조사
업무수행

- 동일화학물질을취급하는경우에도3개기관에서허가·등록등을받아야하는
문제발생

나. ’03년도유해·위험물질관련행정조사는총59,945회에달함

(2) 공동조사실시를통해기대되는비용절감효과: 305억원

가. 기관간공동조사실시를통한기업의조사수검비용절감액: 120억원
※30,000건(’03년조사횟수의 50%)×1일(조사준비기간포함)×400,000원(조사인
및피조사인각2인) = 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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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동조사 실시에 따른 비용절감액 추계액(예시)

03년유해·위험물질관련조사현황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계

조사횟수 35,919 7,421 16,605 59,945



나. 조사횟수축소에따른기업의부가가치창출효과: 185억원
※30,000건(’03년 조사횟수의 50%)×112,800,000원(화학공업체의 연간 1인당
부가가치)/365×2인(기업의조사수행인원) = 185억원

2. 식품안전 관리

(3) 식품관리현황

가. 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나식약청,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등다수부처가식품종류별·과정별로
업무를담당하기때문에중복조사가발생

- 식품담당기관: 식약청,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등8개부처
- 식품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등21개법률
나. 단일업종에 대하여도 농림부, 해수부의 원산지 표시, 미검사 축산물 단속,

표시광고조사등다수기관이개별적으로조사
다. ’04년 전체 식품제조업소 업소 당 평균 조사횟수 0.4회, 300명이상

고용업소(8개) 업소당평균2.5회

(4) 공동조사실시를통해기대되는비용절감효과: 545억원

가. 복수기관 점검대상 업체에 대해 공동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유를 통해
중복조사축소도모

나. 공동조사실시및유사조사통합을통한조사수검비용절감액: 160억원
※20,000건(전체점검건수의 40%)×2일×40만원(조사인 및 피조사인 각 2인) =
160억원

다. 수거검사통합에따른비용절감: 320억원
※80,000건(전체수거검사의1/3)×40만원(조사인건비20만원+재료비5만원+검사비
15만원) = 320억원

라. 생산실적보고통합등관련서류통일로인한비용절감: 65억원
※21,899개소(식품제조업 및 축산물가공업)×3회(연간평균6회의 50%)×10만원
(보고비용) =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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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는 그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두고, 기업·국민등
수요자요구에부응하는기존규제정비를추진하였다. 특히, 2004년4월에는국무조정실
내에기업애로해소센터를설치하여개별기업의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해소하였으며,
2004년8월에는규제개혁기획단을설치하여다수부처가관련되고경제적파급효과가큰
핵심덩어리규제개혁을적극추진하였다.

이러한국무조정실주도의적극적인규제개혁에도불구하고규제개선방안이마련된
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아직도 국민이 규제완화를 체감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된 기업애로해소센터와 규제개혁
기획단이각각2006년 4월과2006년 9월까지한시적으로존속하여국무조정실주도의
규제정비방식을지속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이에따라규제개혁의성과를높이기위해소관규제에대해서는가장잘알고있는
부처가자율적으로규제개혁을추진하는시스템을구축하게되었다. 이를위해 2005년
4월에는부처자율규제개혁추진을위한전담반을신설하고, 5월부터7월초까지부처자율
규제개혁 시스템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7월 및 8월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9월에「부처자율규제정비시스템구축방안」을전부처에시달하였다.

2. 부처자율규제개혁시스템구축

(1) 부처자율 규제개혁 조직 정비

제3 절 부처자율규제개혁시스템구축

집필자: 백승일사무관(Tel. 2100-8795, lgv10@opc.go.kr)



우선, 중앙부처(지방자체단체포함)의자체규제개혁위원회설치를법률에명문화하고
규제가 많은 부처의 경우,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다음으로,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내실화하여민간위원장을단독위원장으로하거나
민간위원장과 차관 또는 정책홍보관리실장·차장이 겸임하는 정부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하도록적극추진하고, 위원도규제수요자를대표하는법률전문가등민간·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성제고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도 규제개혁 평가에 공동위원장 선임은 1%, 민간위원 비율은 4%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개최시충분한사전검토기회를부여하고, 이해관계인및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면 및 토론 중심의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심사의
내실화를도모하였다. 이를위해 2005년도규제개혁평가에대면회의비율을 4% 반영
하고, 정비권고비율을4%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심사기구운영, 규제정비계획수립및이행등을전담할부처자율
규제개혁전담조직보강및역할을강화하였다. 필요시규제업무담당자인원을보강하고,
한시적별도전담조직설치및운영검토, 이러한전담조직이정기적으로모든규제에
대한Zero Base에서재검토, 상시과제발굴체계구축, 사업부서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
등의기능과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이러한 부처자율 규제개혁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5년도에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부위원 비율이 80%로 외부위원중심의 심사가 가능해졌으며,
대면회의비중을68.4%까지높여서실질적인심사가가능해지는등부처자율규제개혁
조직이대폭강화되었다.

(2) 규제개혁 인센티브 도입

규제개혁총괄담당자로서일정기간(예: 2년) 이상근무자에대해서전보시우대하고,
해외연수기회를우선부여하는등각부처의규제개혁총괄업무담당자의사기진작을
위한방안을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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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되,
규제개혁마일리지는단독으로또는다른마일리지점수와합하여포상, 인사상가점,
해외연수등대상자선발에활용하여예측가능한인센티브로운영하도록하였다. 특히
부처별로규제수, 규제성격, 규제업무의중요도등이서로다른점을감안, 등록규제수
50개이상부처는우선도입하도록하고연말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시우선도입대상
부처에 대해 규제개혁마일리지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실적을 4% 반영하였다. 그리고
등록규제수가50건미만인부처도희망시평가에포함하도록하였다.

(3) 부처 규제개혁 평가시스템 구축

2005년도정부업무평가에규제개혁추진실적을±2.5점을반영하였고, 2006년도에는
기본평가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처 자율 규제개혁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인센티브 도입, 중점분야 규제개혁 추진 등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포함하였다.
그리고10월초에인센티브도입및중점분야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를위한평가계획을
마련하여각부처에시달하고, 11월초에세부평가지표를마련하여시달하였다. 세부평가
지표 마련시에는 정비 건수 위주의 수량지표 외에 부처의 규제개혁 노력 등 질적
평가항목을개발하여가중치를부여하였다.

(4)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성과 홍보

정부는 모든 규제정비활동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을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에 구축하여 2005.12.5(월)부터
가동을 개시하였다. 「규제정비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이 개통됨으로써, 정부
규제정비활동에대해관심있는국민, 기업체, 지자체공무원등에게투명하게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규제정비활동을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통합관리할수있게되어정부규제개혁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정비활동과실적을공개함으로써각부처의책임성을크게높이게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홈페이지(www.rrc.go.kr) 상단의「규제정비현황」메뉴를클릭하면,
정부각부처가추진하고있는규제정비활동을개별규제(낱개규제)·전략과제(다수부처
관련 덩어리규제)·부처자체 중점과제 등 부처별/과제별로 살펴볼 수 있고, 세부과제
정비현황에대해손쉽게검색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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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부처자체규제심사조직운영현황, 부처자율
규제정비이행실적등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점검결과를평가와연계할뿐만아니라
국민에게도실시간으로공표할수있게되었다.

(5) 지속적인 규제개혁 교육·훈련 시행

연2회부처-규제개혁위원회-이해관계자합동토론회를개최하고, 국장급고위정책
과정 Action Learning 학습에포함시키는등고위규제정책연구·토론회개최하는
한편, 연 2회 1주 과정의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정과 연 1회 2~3일 과정의
한국행정연구원규제영향분석과정등규제개혁실무자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하였다.

(6)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기업 또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규제개혁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관련
공무원, 이해당사자등수요자, 관련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개선방안을마련(필요시
T/F 구성)하고, 지자체, 업계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민원·규제개혁 건의사항
등을분석하여수요자또는현장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였다. 이렇게마련된규제개혁
중점분야과제 개선방안은 기관장이 직접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무조정실은 만족도
조사등을통해중점분야과제개선방안을평가하고연말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에8%
반영하였다.

또한, 현장중심의규제개혁을위해규제현장을직접방문, 현장에서실제로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개별규제의 부분적 개선·완화보다 기능별 및
분야별일괄개선으로규제개혁추진방식을전환하였다. 아울러, 국민또는기업활동과
직결된 사항은 고시이상으로 상향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대국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규제개혁사후관리를강화하여확정된개선방안은법령정비등을신속하고
철저하게이행하도록하고, 이를위해부처별로분기별1회이상자체적으로점검하고,
이행실적은개인별평가에반영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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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정부혁신의기반강화및부처의혁신추진역량제고를위하여부처의정책수행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5년에 정부 공통
혁신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다.

공통혁신과제는 정부전체의 정책·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혁신과제로서, 정책역량 극대화를 위한「행정인프라」분야 7개 과제 및
고객지향정책을위한「정책품질향상」분야10개과제를말한다.규제개혁은이러한17개
공통혁신과제의하나의과제로추진되었다.

2. 추진경과

05년 2월 교육부, 공정위, 금감위, 관세청 등 선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개혁 과제 추진계획에 대해 토론하여 세부 실행과제 및
향후계획을 확정하였다. 첫 번째 세부 실행과제는「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시스템
구축」으로 행정편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규제체계를 국민편의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규제관련 개별민원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
강구를목표로하였다. 이는피규제자의직접참여를통한규제개혁추진을통해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있었다.

제4 절 정부혁신과규제개혁

집필자: 김진남서기관(Tel. 2100-2422, twinjin@opc.go.kr)

행정인프라분야(Process): 7개

인사혁신, 법적의무권장, 재정혁신
조직관리, 일하는 방식개선

지방이양, 전자정부

정책품질향상분야(Product): 10개

정책품질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
갈등관리, 정책홍보, 규제개혁, 기록관리
정보의제관리, 정보공개, 민원제도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존치하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규제통과에따른비용과시간을감축하고규제옴부즈만등을통해일반국민및기업
등의규제개선건의사항을보다능동적·적극적으로수렴·정비하는데두었다.

두번째세부실행과제는「신설·강화규제의품질제고」로각부처의자체규제심사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에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타당성판단기준인규제영향분석내실화를위해규제대안개발및규제영향분석지침서
마련을목표로하였다. 이것은그동안규제개혁위원회주도의규제개혁을부처자율적인
규제개혁추진체계로전환하기위해부처의규제개혁추진역량을높일수있는제도적
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어과제로채택하였다. 이러한세부실행과제의효율적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선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자급(사무관), 과장급, 국장급
포럼을 구성하고 매월 2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보완해나가는작업을추진하였다.

3. 주요추진실적

(1)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시스템 구축

1) 민관합동의규제개혁기구를통한수요자요구반영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체감도가 낮아 수요자를 직접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규제개혁 추진기구(규제개혁기획단)에 수요자인
대기업(10명), 중소기업(2명), 경제단체(2명)및제3자인연구기관연구원(10명) 등24명의
민간인이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하였고 규제개혁 업무방식도
수요자의요구가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경제단체건의, 국민제안등을통해수요자가
요구하는 규제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선방안 마련시 기업 파견자가 직접
이슈를제기하고, 연구기관연구원이공정하고객관적인입장에서타당성을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그동안수차례건의했으나수용되지않은문제들이해결되는
성과가있었고민관합동조직운영을통해피규제자의요구와전문성을정책추진에직접
반영하고, 공무원·민간인간상호이해와신뢰를제고하는계기를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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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민원의신속한처리시스템구축

관세 민원규제 해결을 위한 관세종합상담센터, 청장과의 대화 등 다양한 창구를
제공하였으나, 공급자위주의행정집행이라는불만이계속표출되었다. 이에관세청은
제3자입장에서독립적이고중립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는민간인을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관세관련 고충·애로사항을 수요자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민간인옴부즈만과지원조직인관세공무원(옴부즈만도우미)과워크숍개최를
통해제도를보완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05년 기준으로 108건의 과제를 접수, 53건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민간인 규제 옴부즈만은 수요자 입장에서 과제를 해결한 점, 대면방식을 통해
수요자 접근을 용이하게 한 점,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중계자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이
피부로느끼는규제개혁을추진하였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하겠다.

3) 규제환류시스템의제도화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구축하였다. 금감위는금융관련전문가를중심으로금융업패널및금융소비자
패널제도도입, 교육부는규제현장체험팀을구성하여규제발굴및규제운영관련컨설팅
기능수행, 공정위는규제개혁에대해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도록사이버공간의
개편, 관세청은 on-off line 전문가 그룹 및 참여패널단(민간인) 구성 등을 통해 규제
환류시스템을 제도화 하였다. 이러한 규제 환류시스템은 집행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참여를상시적으로보장토록함으로써불합리한규제에대한신속한시정및
보완이가능하게되었다.

4) 불합리한규제정비를통한국민·기업의불편및부담최소화

금융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수요자요구를반영하기위해금융분야규제를전면
재정비하였다. 이해관계자건의과제, 등록규제, 행정지도, 유사행정규제등모든유형의
금융규제 1,453건을 선정하여 총 269건의 금융규제를 폐지·개선하고 특히 수요자
의견을적극반영하여건의과제316건중157건을수용하였다.

대학이자신의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학사·재정·조직·인사등분야별로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자율화 과제로 확정된 63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일정을마련하여05년도37개과제중28개과제를완료하고06년도추진과제중5건을
조기 완료하였다. 또한 현실 또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Zero-base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여행자통관 소요시간을 2시간35분에서 45분으로 대폭단축하여
통관비용도약11억원을절감하는효과를가져왔다

이밖에도 고시, 예규등 하위법령상에 있는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101개정비대상규제를발굴하여정비해나가고있다

(2) 신설·강화규제의 품질 제고

1) 자체규제개혁위원회활성화를통한규제품질제고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한교육부사례에대해포럼(4월)에서논의하고
각부처가교육부사례를벤치마킹하여자체규제개혁위원회활성화방안을수립하였다. 

민간위원구성비율(75%이상)을높여외부전문가의의견이반영되어실질적인심사를
하도록하고위원회의심사기능을신설강화규제의심사뿐만아니라기존규제의정비
등심사범위도확대토록하였다. 그결과그동안형식적으로운영해온자체규제개혁
위원회가규제품질제고를위한실질적인기구로역할을할수있었다. 

2) 규제업무매뉴얼을통한규제품질기준마련

규제심사업무매뉴얼작성팀을구성하여 매뉴얼내용을작성(3~6월)하고내부직원·
부처 공무원의 의견수렴, 규제개혁 포럼 등을 통해·보완을 거쳐 최종본을 발간(9월)
하였다. 규제심사매뉴얼은규제심사절차표준화를통해규제심사기간단축및신규
공무원의업무적응기간을단축하고부처공무원의규제입안시착안할사항을사전에
제시함으로써규제의품질을제고하는데기여하였다.

또한 신설강화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핵심적 도구로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8개 분야 20개 평가요소별로
분석방법및절차, 유의사항, 실제사례등을포함하여규제입안공무원에게실질적으로
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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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총량제를통한불합리한규제신설억제

규제신설을최대한억제하고규제의신설·강화불가피시이에상응하는기존규제
정비를 의무화하는‘규제총량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침을 시달(1월)하고
환경부에서 규제총량제 운영계획을 마련(2월)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규제총량제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규제개혁 포럼에서 발표하였고 금감위, 관세청 등 선도부처를
중심으로규제총량제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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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규제개혁을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규제를생산·집행하는공무원
및 피규제자인 국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중요성, 규제영향분석등규제개혁제도전반에대한교육훈련이필요하다.
이러한 규제개혁 교육훈련은 규제개혁 워크숍, 국내 교육 및 해외 정책연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2. 규제개혁워크숍

(1) 규제개혁 연찬회(2.18~19)

’05. 2. 18(금)~19(토) 1박2일의일정으로규제개혁조정관실및기획단직원(약100명)을
대상으로한규제개혁연찬회를실시하였다.(장소: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규제개혁 주체로서의 의식제고를 위한「GNP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한 규제개혁인의

사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의 실태와 바램」, 「전통문화·관광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전략」등의강연을실시하였다. 이후 05년성과도출을위해「규제개혁추진의
문제점및개선방안」을주제로분임토론을실시하였다.

(2) 규제연구세미나 시리즈

규제연구센터주관으로 1·2차규제연구세미나, 1·2차규제개혁추진체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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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회의, 1차OECD 워크샵등을실시하였다.

1) 제1차규제연구세미나(4. 27, 한국행정연구원)

「시장원리와행정규제법이론의과제」에대해시장원리에비추어본행정규제의문제점,
시장원리의한계, 시장원리에기초한행정규제의재검토가공법이론에미치는영향등을
토의하였다.

2) 제2차규제연구세미나(10. 31,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의 ISO품질인증시스템 도입 배경과 성과」의 소개를 통해 목표달성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접근방식인 품질경영시스템(ISO)의 특징과
연구기관에서의활용가능성등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였다.

3) 제1차규제개혁추진체계개선방안전문가회의(4. 19, 한국행정연구원)

「우리나라규제영향분석의현황과개선방안」, 「행정규제기본법개정방향」등의발표및
토론을통해각분야의전문가들의행정규제기본법의문제점에대한견해를청취하고,
여러각도에서그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향을모색하였다.

4) 제2차규제개혁추진체계개선방안전문가회의(6. 16,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추진체계의개선방안」, 「행정규제기본법령개선방안」등의발표및토론을
통해행정규제기본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심도있게모색하였다.

5) 규제연구센터제1차OECD 워크샵(5. 19, 규제개혁위원장실)

「규제개혁의국제적동향과한국의대처방안」을주제로각계전문가의자유토론을통해
우리나라의규제개혁노력에대한국제적평가및진단을검토하고, 주요국가및국제
기구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동향을 파악한 후,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규제
개혁의구체적방안을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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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급교육기관을통한교육

(1) 규제개혁관련 전담과정 운영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구‘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05. 1. 1 ‘자치인력
개발원’으로 ’06. 1. 1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등에서는 규제개혁 전담
과정을설치·운영하여지속적으로규제관련교육을실시하고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5~8급 중앙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59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전문과정(5일과정: 8.29~9.2)을운영하여, 규제개혁의비전과전략,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규제개혁 사례연구 등에 대해
강의와토론방식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4~6급지방공무원35명을대상으로규제혁신과정(5.23~27)을
운영하여, 규제행정의절차실무, 규제개혁사례, 규제영향분석과비용편익분석등에대해
강의와분임토의방식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2)기타 관련 교과목 운영

각급 중앙·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단일교과로 규제개혁과정을 설치하여 규제
개혁에대한소양교육을실시하여, 이에대한기본지식을함양토록하고있다.

연간약2만여명의공무원이교육을받고있으며실시되고있으며, 규제개혁관련과목
평균강의시간은2~3시간가량으로주된강의내용으로당해연도규제정비방향, 규제관련
법규, 추진실적등이교육되고있다.

3. 해외정책연수

(1) 개요

국무조정실등9개기관총16명으로구성된방문단은규제영향분석을내실화하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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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공무원들의규제개혁마인드제고를위해규제정책및제도를합리적으로운영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면담 및 사례
연습을실시(2005.11.2~11)하였다.  

(2) 연수내용

호주의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New
South Wales Government),뉴질랜드의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
opment), 건설주택부(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오클랜드 시청
(Auckland City Council)을방문하여, 면담과토론을통한사례학습을실시하였다. 

호주의경우수출에영향을주는모든규제에대한무역영향평가(TIA) 실시, 규제영향
분석시 개별 영향에 대한 계량화 노력 등이 돋보였다. 뉴질랜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등으로 2년연속세계에서가장기업하기좋은나라로선정(세계은행, 2005·2006 기업
활동보고서)된바있어서방문단의규제개선사례학습에많은도움이되었으며, 특히규제
정책과정에서 규제가 아닌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규제대안」
개발을위한지침작성에많은참고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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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관련한 국제협력은 크게 OECD와 APEC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ECD에서는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국의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과에서규제개혁을담당하고있으며APEC에서는Com-
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Group에서담당하고있다. 

2005년 규제개혁과 관련된 세부 국제협력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OECD와
관련해, Expert Meeging(1회),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2회), Spe-
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2회), APEC-OECD 규제개혁회의(1회) 등과같은
국제기구차원의규제개혁논의과정에참여하였다.우리나라는 동회의시발표를통하여
규제개혁추진상황을홍보하고우리의입장을반영하는한편, 회의내용을국내규제개혁
추진에참고하였다. 

APEC과 관련,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등을 제출하여 지난 1년간
규제개혁관련진전사항및향후정책계획등을국제사회에알렸다. 

1. OECD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

※각국규제개혁추진상황을공유하고향후OECD 규제개혁논의방향을설정하고자
매년 1~2회 규제개혁 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
ment and Reform)를개최.

(1)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2005. 3. 30, 프랑스파리)

1) 행정간소화(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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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사무국은총21개국가가최근에행정부담간소화를추진하고있음을밝히면서,
05~06년에 걸쳐 자체적으로‘표준비용모델(SCM: Standard Cost Moedl)을 사용한
행정간소화’작업을수행할것임을알렸다. 이에, 영국, 덴마크등은OECD가추진하는
행정간소화작업에참여할용의가있음을표명하였다. 네덜란드대표는2007년까지2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Red Tape을 25% 줄이는 경우, GDP는 1.5%,
노동생산성은 1.7% 상승한다고전망하면서 SCM의장점으로서규제비용을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점, 개선되어야할규제를명확히파악할수있다는점, 규제비용에대해
국가간비교가가능하다는점등을들었다. 

2) 규제질을위한지표(Indicators for Regulatory Quality) 작성

OECD 규제지표작업과관련, 대부분의회원국들은지지의사를표명하면서규제성과를
나타내는 요소가 지표에 보다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OECD
경제위원회측은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지표가 국가통제,
기업활동의 장애요소, 무역·투자에의 장애요소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16개부문
139개의규제에대해국가별로비교한것임을설명하였다. ’98년과’03년을비교·분석한
결과회원국모두가규제의상황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으며, 규제시스템이잘갖추어진
국가일수록대체로상품시장규제의경쟁력이강하다는결과를언급하였다. 

3) 규제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 논의

OECD는 공동규제·자체규제·인센티브 기반의 접근·정보제공 등 규제대안의
장·단점 및 국가별·영역별 사례를 포괄하는 보고서를 ’06 초순에 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2)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
(2005. 9. 28 ~ 30, 프랑스파리)

1) 행정간소화작업추진

OECD 사무국은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SCM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으로서, 대체로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사용한 매뉴얼을 행정간소화 작업에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행정간소화전략에 대해서는 한국과 헝가리 대표단의 기조발제가 있었는 바, 한국은
행정조사법 제정, 행자부의 시민을 위한 정부(G4C), 관세청의 여객정보확인시스템
(APIS)등을 소개하였다. 이에 여타 회원국들은 법령 간소화, 전자정부 사례 등을
언급하였다. 

2) 스위스국별심사(정부역량부문) 동료심사(Peer Review)

먼저스위스의대표단이정부역량분야와항공, 철도, 우정, 통신분야의규제품질강화
관련정책에대해기조발제를하였으며, 이에대해미리선정된주요토론자(peer re-
viewer)들이 분야별로 질의 응답을 하였다. OECD 사무국은 정치적 차원의 강력한
규제개혁추진, 규제개혁조정기구설치, RIA(규제영향분석) 개선, 지방정부간조정강화
등을정책권고하였으며, 스위스는특별한이의제기없이이를수용하였다. 

3) 아랍국가규제개혁특별회의

※동 회의는 APEC·중국·러시아와의 협력과 같은 OECD의 Outreach사업의
일환으로시작되었는바,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국가에대한
선진국의규제개혁정보제공및경험전수차원에서개최.
아랍국가 및 OECD 국가가 각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면서 규제개혁 관련
정보공유및의견교환의기회를가졌다. 아랍국가에있어서의행정서비스제공과
규제개혁과의관계, 규제개혁과정상의문제점, 행정문화변화의중요성등에대해
토론하였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설명하고
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개혁기획단 운영,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 등 최근
규제개혁 조치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의 규제개혁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MENA지역에서는 규제개혁을 경제자유화, 민영화 등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입장이었으며한국에대해서는규제개혁인프라구축등에대한지원을
희망하였다. 

2. OECD Spe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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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1월 OECD 각료회의의 의결에 따라, OECD회원국의 고위관료가 참여하여
규제개혁정책방향을제시하는규제개혁특별작업반(Special Group on Regu-
latory Policy)이 구성되었음. 2003년 3월·12월, 2004년 6월에 이어 2005년
3월·12월에제4·5차회의를개최.

(1) OECD SGRP(2005.3.14 ~ 15, 프랑스파리)

1) 러시아국별심사에대한동료심사(Peer Review)

러시아는 ①거시경제, ②정부역량, ③경쟁정책, ④시장개방, ⑤철도, ⑥전기분야에
대해 국별심사(country review)를 받았다. 러시아는 모두발언을 통해 명령·통제
중심의계획경제가붕괴된이후시장경제로의이행과정중임을설명하고, 관료제확립·
가격자유화·시장개방 및 경쟁정책의 수립, 국유재산의 사유화 등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있음을발표하였다. OECD는5~6월경모스크바에서국별심사보고서를최종
발표할예정임을밝혔다. 각국은다국적기업등을위한세법규정의확립, 러시아철도와
전기의 국가독점소유와 경쟁제한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주 토론자는 재정,
공공서비스, 주택시장, 연금 시스템이 등이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성과주의에 근거한
예산체제가확립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2) 「좋은규제를위한’05 정책권고안」및「APEC-OECD 통합체크리스트」승인

OECD는 ’05년도 정책권고안이 경쟁과 시장개방을 촉진하는 OECD의 대원칙과
회원국의 국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통합체크리스트
(Integrated Checklist)는 Action Plan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OECD 및 APEC
회원국에게 중요한 규제개혁 수단이 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대표는
중국의개혁이개별적으로진행되고있어조정이필요한바, 통합체크리스트가유용할
것임을발언하였으며, 기타이태리대표등이이에대해지지를표명하였다. OECD는
2005년정책권고안과통합체크리스트가SGRP 승인, 이사회상정등과정을거쳐최종
승인될것임을밝혔다. 

(2) OECD SGRP(2005. 12. 5 ~ 6, 프랑스파리)

1) 망산업(Network Industry) 규제체계의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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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국은에너지·환경등망산업별로현재의 GATS 분류체계를개선하려는
노력이있음을설명하였는바, 미국은에너지분야에GATS 추가적인원칙(Discipline)을
적용할것을제안하였다. WTO 사무국은향후WTO 홍콩각료회의시에는특정영역에
대한부속서마련, 협상시한설정등협상의계획서(Roadmap)가채택될것임을밝혔다.
핀란드대표는소비자의시장에대한신뢰형성을위해적절한가격·공정한계약기간·
서비스질등을보장하는기제가필요하며, 소비자보호기관·규제자·경쟁당국간의
협력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호주발표자는보편적서비스를위한기금조성관련, 총
기금수입중민간업자가기여하는금액이국가마다상이한바, 이것이점차정부수입, 즉
세금으로대체되어야한다고설명하였다.

2) 스위스국별심사

스위스대표는모두발언을통해스위스규제체계의특성을연방주의, 비 EU 국가,
직접 민주주의적 특성 등 3가지로 요약하면서 스위스 국별심사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대표는 분권화된 연방제 등 복잡한 정체[연방정부(Confederation), 26개의 주정부
(Canton), 2,880개의 소규모자치도시(Municipalities)로 구성됨] 하에서 ①일관된
규제체계의 설계, ②타국과의 경쟁법 비교, ③독립규제자 역할의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가지고국별심사를받았음을밝혔다. 토론자들은스위스와EU 규제간조화의
문제를제기하였으며, 회원국들은농업부문에서보조금외의다른정책수단이마련되어야
한다는점, 전력산업관련독립규제기구가설치되어야한다는점등을제안하였다. 

3) 향후SGRP 활동계획

OECD측은 05. 10. 14 OECD이사회(Council)가 SGRP의활동을 2010. 12. 31까지
연장하였으며 그 명칭을 GRP(Group on Regulatory Policy)로 변경하였음을 알리
면서, GRP의 장기적인 역할이‘구조개혁에 대한 Peer Review 및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개혁 촉진’, ‘APEC-OECD 체크리스트 등 규제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산’,
‘비회원국과의협력강화’등임을알렸다. 아국대표는한국의모니터링관련, 일정조정
등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OECD 협력을 당부하고, 내년도에 발간될 한국 모니터링
보고서에대한회원국들의관심을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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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Expert Meeting(2005.1.10~11, 영국런던)

(1)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현대 규제국가가 직면하는 도전

네덜란드 대표는 유럽의 경우 EU내 부문별 규제체계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통합은 가능하나 정치적인 책임성의 문제에 의해 실제
규제를통합하는것은어려울것이라는지적이있었다. 노르웨이대표는‘독립성을위한
규제체계설계’를주제로발표하였다. 독립규제기관은조직측면에서거의변화가없기
때문에경직적일수있으며부문별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정부정책, 특히경쟁정책의
통합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는바, 책임성확보를위해명확한목표설정, 정부·
의회에의보고의무, 주기적인성과평가등이필요함을언급하였다. 

(2) 중앙·지방 규제당국의 관계 및 고품질의 규제를 통한 책임성의 확보

미국대표는에너지·통신등각부문별규제기관의규제영역중첩으로갈등이일어날
수있는바, 이를피하기위해규제기관간관계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을
발표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정전사태는 규제기관의 난립, 일관되지 못한 규칙의
적용, 시장의동향에대한오해등에서비롯된것임을설명하였다. 영국의Better Reg-
ulation Task Force는독립규제기관이나정부의규제기관에적용가능한5가지‘좋은
규제의원칙’(①균형성, ②책임성, ③일관성, ④투명성, ⑤목적성)을제시하였다. 

(3) 개발도상국에의 OECD의 경험 전수 및 OECD 국가의 Good Practice

영국대표는개발도상국의규제개혁관련, 독립성(구성원의임명, 의사결정), 책임성
(백서발간,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투명성(결정절차의 공개)의 기준에 따라 규제의
효율성이주기적으로평가되어야한다고발언하였으며, 선진국의모델을무조건따르기
보다는망산업민영화전규제체계를확립하는등개도국의역사적·정치적상황에맞는
모델을개발해야한다고설명하였다. 

4. APEC-OECD Co-operative Initiative

※금번심포지움은APEC-OECD 협력사업1단계(’00~’02, 베이징, 메리다,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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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워크샵개최), 2단계(’03~’04, 벤쿠버, 파리, 칠레, 태국에서 4차례워크샵
개최)에이어 3단계로의진전의계기가된것으로서, 향후양기구간협력사업은
APEC-OECD 통합체크리스트를 통한 회원국의 자기평가 및 Peer Review로
진행될것으로예상됨.

(1)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의 중요성

일본대표는일본의구조개혁으로인한GDP 12.2%상승경험을인용하면서구조개혁을
위해서는 FTA체결, 경쟁정책 및 지적재산권제도의 확립 등 국내·외적인 개혁정책이
동시에이루어져야함을강조하였다. OECD 사무국은규제개혁이구조개혁의한요소인
바, 한국은규제개혁기획단을설치하는등부문간의규제를효율적으로조정하려했다는
점등에서구조개혁의좋은사례라고지적하였다. 또한, APEC-OECD 통합체크리스트는
장기적으로규제문화를변경시킬수있다는점에서 좋은규제디자인(Regulatory De-
sign) 임을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추가발표를통해현정부가양적인규제개혁보다는
질적인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정부적인 혁신 노력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있음을설명하였다. 

(2) 구조개혁을 위한 규제정책의 이행

우리나라대표는기존규제정비, 규제개혁절차간소화, 원스탑서비스등을통한한국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페루 대표는 체크리스트 항목을 페루의 경쟁법
체계에적용한결과에대해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대표는기업경쟁위원회의정책권고
제시역할을설명하였는바, 항공사의수및항공권의가격통제등에대한규제를철폐한
결과항공산업에대한투자가증대하였음을소개하였다. 

(3)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위한 제언

캐나다 대표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국가별로 응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혁의목표설정및단순화를위해체크리스트사용시이를계량화할필요가있다는점을
강조하였다. APEC CTI 의장은체크리스트사용에있어서Peer Review를포함한Re-
viewing Exercise를제안하였으며, 이에미국, 뉴질랜드대표등은참여의사를밝혔다.
타이완 대표는 체크리스트 사용시 계량분석 등 자체 역량이 부족하므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제공해줄것을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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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배경과비전

규제개혁 추진방식이 정부주도, 총량위주에서 민관협력, 질적개혁으로 전환되면서
규제관련업무의전문성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게되었다.  특히법령이복잡·다양화
되면서 신설·강화규제 심사에 참여하는 직원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따라규제연구회는이론적, 실증적차원의규제연구를통해질높은규제정책의
도입방향을모색하고, 전문가및내부직원간의의견교환을활성화하기위해도입되어
활동중에있다.(’04. 6월창립)

규제연구회는업무성과를공유하고규제심사현안에대한토론및의견교환, OECD 등
선진국규제동향파악등의다양한활동을통해규제심사업무의시스템화를유도하고
현안규제에 대한 사전 객관성 검증을 통한 규제품질을 제고하며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연계를통해규제전문역량을축적해나가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2. 2005년도주요활동내용

2005년에는 총 9회의 연구모임을 개최하였으며, 규제심사업무 담당관들이 쓴
규제심사사례집‘규제개혁의실제’를발간하였다.

먼저 이론연구와 관련하여, 행정연구원 규제개혁센터의 연구원을 초빙하여 2회에
걸쳐모임을개최하였으며, (‘환경규제의순응확보전략’, ‘대안적규제방식의활용방안’)

제7 절규제연구회활동

집필자: 이순아사무관(Tel. 2100-2429, leesa@opc.go.kr)



타 부처의 규제개혁업무담당관을 초청하여 부처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건의를
청취하여이를반영하기도하였다. 

또한 각 부처 담당관들이 주요 규제심사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전반을 리뷰해보고
이슈가되었던사례를중점분석해8개분야에걸친‘규제심사사례집규제개혁의실제’를
발간하였다. 

‘규제개혁의실제’는심사과정을정리하면서그이면에숨어있는이해관계와각부처
및규제개혁위원회간의역할과갈등에대해기술하고규제심사프로세스를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있어규제개혁담당자뿐만아니라각부처공무원및연구자에게도큰도움이
되리라예상된다. 발간후각부처는물론이고관련연구기관및단체에도이를활용하여
규제심사의중요성에대해홍보하도록하였다.

또한규제심사업무매뉴얼발간에단초를제공하였는데, 심사업무과정속에느끼고
배웠던 노하우를 나누면서 매뉴얼 발간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특히 규제심사
체크리스트는 규제연구회에서 발굴되어 많은 직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기초로매뉴얼을작성하게되었다.

이와 더불어 직원간의 정보공유가 활성화됨으로써 규제심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OECD 등 선진국의 규제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규제개혁마인드를고취시키고있다.

3. 향후계획

2004년도에 신설된 규제연구회는 외부전문가와 내부직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연구모임의 내실을 기해 왔다. 2005년도에 이어 향후에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식을공유하고함께연구해가는모임이되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이와함께연구회의외연확장을통해보다폭넓은활동영역구축을위한노력을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규제연구모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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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통해다양하고심층적인연구활동을벌일예정이다.

앞으로도 규제연구회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개혁 실현을 위한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것이며, 실직원들의혁신마인드를제고하고실질적인의견개진의통로로
활용되는포럼이되도록운영해나갈것이다.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제5장 규제개혁평가및향후추진방향

2005년규제개혁평가

외부전문가평가

2006년규제개혁추진방향

제 1절

제2절

제3절





1. 2005년규제개혁추진노력및평가

2005년도에는민·관합동의「규제개혁기획단_을중심으로기업환경개선효과가크고
다수부처가관련된핵심덩어리규제를중심으로규제의개혁을강도높게추진하였다.

특히국가경쟁력강화와국민편의증진을위해시급히해결해야하는덩어리규제로
4대영향평가제도개선, 전자상거래규제개선25개과제에대해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각부처도소관규제중불합리한규제에대한정비를독려하여05년도에총1,076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하고, 05년말 현재 금융·증권, 교통, 환경, 식품위생, 출입국 분야
등에서964건의규제를정비완료하였고다수민원제기분야등을중심으로중점분야46개
과제를선정하여부처자율적으로정비하고있다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도 보완하였다.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이어려운사항을최종심의하기위해법제처에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
민원인도 중앙행정기관에 의뢰하여 법령해석 요청이 가능토록 하였고 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법령해석내용이불명확하거나잘못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직접해석을
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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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진남서기관(2100-2255, twinjin@opc.go.kr)

분 야

창업·경영

물류·유통

건축·건설

신 산 업

덩 어 리 규 제

부담금제도, 산업단지제도, 표시·광고제도

물류투자, 육상·해상·항공 운송, 농수산물 유통

민간 SOC투자, 건설사업, 공동주택, 소규모 주택

전자상거래, 신기술·신제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등

<  2005년도덩어리규제정비실적 >



감사방식도인허가관련위법·특혜여부에서거부·지연등사례중심으로, 처벌·적발
위주에서지도·제도개선과제발굴위주로전환하여일선기관의적극적인업무처리를
유도하였다. 

규제개혁평가·점검을통한사후관리체계도구축하였다. 각부처의규제개혁추진
노력및실적, 국민만족도등을종합적으로평가, 정부업무평가에반영하여부처자율
규제개혁을유도하였고덩어리규제세부과제에대한이행점검팀을구성, 매월규제개혁
이행상황을점검하여신속한후속조치가이루어지도록노력하였다.

이밖에도규제개혁의효과적추진을위해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시공표, 규제개혁
위원회위원증원등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마무리하였으며규제심사매뉴얼, 규제영향
분석매뉴얼등을통한업무효율화추진기반을조성하였다.

이와같은규제개혁추진노력에대해’05. 11월한국갤럽이경제계전문가, 일반국민등
총 327명을대상으로「규제개혁체감도」를조사한결과, 참여정부의규제개혁의지및
노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규제개혁방안마련이후법령개정등후속조치에시간이많이걸리고, 일선
기관의규제집행절차및관행개선에대해불만을표시함에따라향후이부분에대해
집중적인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덩어리규제의지속적인정비」, 「규제개혁방안에대한신속한후속조치」, 「규제
집행절차및관행개선」, 및「규제개혁평가시스템구축」이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먼저덩어리규제정비계획52개과제중현재추진중이거나추진예정인정보통신산업
규제등 17개덩어리규제의개선방안을06년상반기까지마무리하고경제단체, 기업인,
일반국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수요자들이요구하는과제를추가발굴하여정비할필요가
있다.

규제 개선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규제개선방안 확정·발표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부처협의, 공청회등을생략할필요가있으며법률개정사항은국회와협조를통해의원
입법으로추진하는방안을강구하는등법령개정소요시간을대폭단축해야할것이다.

규제 집행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한「부서
합심제」를의무화하고, 부서합심제의기능및운영관련표준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현행 원스톱 민원처리제도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처리절차나 시간을
단축하는데근본적인한계가있으므로복합민원허가전담과를설치토록하여관계부서
협의없이복합민원의검토및허가여부를직접결정토록함으로써명실상부한민원처리의
원스톱처리시스템을정착시킬필요가있다.

아울러각급기관이자기소관규제를책임지고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기위하여
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대해규제개혁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공개하고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반을구성, 매분기별로점검하여관행및행정편의등을이유로
규제를 불합리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해 행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규제개혁전략과제추진평가

집필자: 손진욱사무관( 2100-8754, peda21@opc.go.kr)

(1) 전략과제 추진 개요

가. 창업및경영환경 : 공장설립, 행정조사, 법인설립 개선, 산업단지, 부담금, 표시광고,

사업자교육등7개과제

나. 물류·유통 : 물류시설투자,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활성화, 항공운송, 해상운송, 육상운송,

농수산물유통등7개과제

다. 건축건설 : 골프장건설, 민간SOC 투자, 건설산업, 공동주택, 소규모건축등5개과제

라. 정보·통신·방송·금융등신산업 : 전자상거래, 신기술·신제품,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소프트웨어산업규제등4개과제

마. 교육·문화및관광 : 관광·레저규제, 문화예술창의성, 대학행정규제등3개과제

바. 고용·환경 : 직업훈련제도, 4대영향평가제도등2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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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민편의등기타 : 자치단체 규제, 행정내부 규제, 유사행정 규제, 교통관련제도,

국공유재산관리제도등5개과제

(2) 성과

규제개혁기획단의전략과제추진은규제의주요분야가모두망라되어있어사실상규제
전분야에걸쳐덩어리규제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함으로써체계적인규제정비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경제단체, 개별기업, 국민공모 등을 통해 규제의 수요자로부터 문제
규제라고제기된각종덩어리규제에대한정비마스터플랜을마련하였다는의미를갖는다.
그동안에는규제개혁이법령의조문에있는개별규제별로검토되어앞뒤규제와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수 없었고, 그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다른 규제가 여전히
불합리하게남아있어수요자의규제개혁체감도가낮은등한계가있었으나전략과제의
추진은각분야별, 주제별로관련된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단편적인개별규제개선이
갖는한계를극복하고해당분야의실질적인규제개선이가능하였다.

예컨대공장설립과관련하여처음부터끝까지관련되는모든법령과규제를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한 절차는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에 불필요하게
부담시키던비용을시대의변화에맞게개선하여공장설립비용을절감함과동시에공장에
대한입지규제등설립요건을완화하여공장설립이실질적으로용이해지도록개선하였다.

또한전략과제추진시수요자중심, 현장중심이라는원칙을철저히준수하여수요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뢰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기업등피규제자의요구와민간의전문성을정책추진에직접반영할수있었다.
과제추진시일선기업의건의수렴, 문제가되는규제의발굴등을피규제자인기업직원이
적극적으로분담하였고연구기관의박사급연구원등이전문성을십분발휘하여깊이있는
검토를한결과수요자들이문제제기한규제를수요자들이원하는방향으로현실성있는
대안을가지고추진할수있었던것이다.

그 결과 기획단이 추진한 규제개선방안 내용에 대한 기업 등 수요자의 만족도가
실질적으로제고되었다. 다음은10개전략과제에대해각분야의수요자, 창업컨설팅사,
물류기업, 골프장창업예정자및운영자, 건설회사, 관광레저분야기업등의임직원, 관련
분야교수, 연구원, 관련협회임직원등300명을대상으로개선방안주요내용을설명한
뒤그만족도를물은결과이다.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규제개혁대상영역의기업, 협회등관련자들은덩어리규제개선방안에대해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높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한
결과개선방안의종합적타당성이높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3) 한계 및 과제

덩어리규제를전략과제로선정하여그개선방안을마련하는등규제개혁에큰진전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되어 국민에게 공표됨으로써 기업
등의 경우 개선이 금방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의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가지연되어관련수요자불만의요인이되는등국민의규제개혁의체감도가
낮은문제가나타났다. 

법령등의규정정비가완료되어야규제개혁의효과가나타나나, 입법과정에입법예고,
부처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법정 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후속적인
실무협의가필요한사항, 연구용역의진행, 해당법령의다른조항과동시에추진하기위해
추진을유보한사항등의이유로후속조치가지연되는등개선된규제개혁방안이규제
집행현장까지전달되는데상당한기간이소요되고있다. 기획단에서는이러한문제를
조속히해결하고신속한후속조치를위하여이행점검전담반을설치하여중점관리하는등
관리를강화하고있다. 

한편기업등은전략과제로선정되어추진되고있는과제이외에도더많은영역에서
규제개혁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이러한지속적인규제개혁의
요구를만족시키기위하여한시적으로설치되어운영하고있는규제개혁기획단의성과와
추진과정 등을 평가하여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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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규제개선방안만족도조사결과 ( ’05.10. 현대리서치)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 규제 개선방안 현장실태 반영정도

◑ 규제 개선방안 수요자 입장반영 정도

◑ 규제 개선방안의 종합적 타당성

▶▶▶▶76%

▶▶▶▶76%

▶▶▶▶82%

▶▶▶▶65%



3. 부처규제개혁추진평가
집필자: 김진남서기관(2100-2255, twinjin@opc.go.kr)

(1) 평가개요

부처의자율적인규제개혁을유도하고국민·기업등피규제자를대상으로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각부처규제개혁을평가하였다.

37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정책수립21개기관(부·위원회기관) 및정책집행16개
기관(청단위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행정규제가 없거나 적은 기획예산처,
법제처등9개기관은평가에서제외하였다.
평가는각부처가자체작성한실적자료를토대로평가하였으며각항목별평가지표에

따라계량평가를원칙으로하되계량평가가어려운사항은정성평가하고평가대상기관별
업무특성으로 특정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항목의 평가는
생략하였다. 평가분야및배점은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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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규제개혁
추진노력
(32)

규제개혁
추진실적
(48)

규제개혁 조직 구성 및 운영(13)

규제영향분석제도(5)

규제개혁 추진의지(14)

부처 개별규제 정비(18)

유사행정규제 정비(5)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15)

①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적절성

②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성

③ 규제영향분석 내용 적정성

④ 기관장 규제개혁 의지

⑤ 공무원 규제개혁 의지

⑥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실적

⑦ 개별규제 정비실적

⑧ 중점분야 과제발굴 및 추진실적

⑨ 유사행정규제 정비실적

⑩ 전략과제 세부과제

5

8

5

5

5

4

10

8

5

15

규제개혁
만족도
(20)

신설·강화규제 억제(5)

규제개혁 우수사례(5)

수요자 만족도(20)

⑪ 신설·강화규제 억제정도

⑫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

⑬ 국민 만족도

⑭ 전문가 만족도

5

5

7

13

<규제개혁평가분야및배점>



(2) 종합평가 결과

각부처가과거에비해관심과의지를갖고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전반적으로
실적이보통이상(63.4점)인것으로평가되었다. 다만기관별평가(45~78점)가다소크게
나타났으며, 특히규제개혁추진의지및규제개혁전략과제후속조치분야에서큰차이가
났다. Ⅰ그룹(정책수립 기관)은 환경부, Ⅱ그룹(정책집행 기관)은 관세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나타났다. 규제개혁종합만족도는58.9점으로보통이상으로평가되었으며전문가
(61.0점)가일반국민(56.2점)에비해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3) 분야별 결과

1) 규제개혁추진노력

(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부분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외부위원(80%) 중심으로개편하는등다양한시각에서
규제를심사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다. 위원장도외부위원중심으로변경하여수요자
입장에서규제를심사하였으며, 부처내에서정책의특성이다른경우에는분과위원회를
구성(환경부, 문화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청등)하여심사전문성을높이려고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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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결과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Ⅰ그룹 (21개)

환경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농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Ⅱ그룹 (16개)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
농업진흥청, 방송위원회,

(가나다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운영에있어서과거에비해서면회의에서대면회의위주(대면회의
비율 68.4%)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 권고율(24%)에 비해
부처자체정비권고율(13.6%)이낮아개선할필요가있다.

따라서위원회운영을보다내실화할수있도록각기관별로안건사전배포, 이해관계자
참여보장등위원회운영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신설·강화규제심사이외에기존규제
정비등규제업무전반에대해심의하는기구로역할을강화해야할것이다.

(나)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규제타당성검토및품질관리를위해도입한규제영향분석충실성은전체평가분야중
가장점수가낮은분야로부단위기관(55점)에비해청단위기관(39.2점)이상당히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영향분석 항목별로는 규제대안 및 규제비용 편익분석이 충분한
검토없이간략하게기술하였다. 규제대안검토는대부분생략되어있는데같은규제라도
수준이나기준을달리하거나(규제적대안) 비규제적인수단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규제
비용편익분석도주로서술적분석방법을사용하고계량적기법을이용한비용효과분석은
매우미흡하였다.

공무원이실제규제영향분석을작성하는데능력이나시간상제약이있으므로규제영향
분석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규제영향분석전문교육강화, 규제영향분석을위한
각종DB 구축, 규제영향분석자문기구운영등의체계구축이필요하며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시공표토록하여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반영해야할것이다.

(다) 규제개혁 추진의지

기관장의규제개혁추진의지가높은기관이전체적으로좋은평가를받았으며, 기관장의
의지에비해소속공무원의규제개혁인식이나태도는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장 규제개혁 의지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고 주로 경제부처
기관장이규제개혁의지가높았다. 공무원의규제개혁인식및태도는여전히미흡하였으며
규제개혁관련교육및학습조직운영도미미하였다.

규제개혁활동에대해근평등인사우대방안을마련한경우도있으나, 이를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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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며 인사평가 우대의 지속성·예측가능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았다. 앞으로기관장주재규제개혁추진점검회의개최등보다적극적이고상시적인
점검·관리시스템을자체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으며공무원의규제개혁인식과태도
제고를위해자체교육프로그램운영등학습활동을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2) 규제개혁추진실적

(가) 기존 규제 정비

부처 개별규제정비는 등록규제(7,919건)대비 13.6%인 1,076건의 규제정비를 추진
하였으며 정비계획중 897건(90%)을 완료하여 비교적 높은 정비율을 보였다.
유사행정규제정비는정비작업을비교적충실히이행하고있으나, 협회정관개정사항이
많아정비실적은66%로낮은편이었다. 앞으로기존규제정비는민원이다수제기된분야,
규제가시장속도에뒤쳐지는분야를중점적으로발굴하여정비하여규제개혁체감도를
높여나가야할것이다.

(나)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에 대해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과제추진에
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다만법률개정의경우부처협의, 법제처심사
등입법절차이행에상당기간소요되고시행령이나규칙등개정에있어서도법개정사항과
연계되어한번에개정하기위해지연되는경우도발생하였다.

(다) 신설· 강화규제 증가율

신설·강화규제증가율은지난3년간평균1,012건에비해금년도에1,104건으로약간
증가하였다. 이는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제정
법률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다만환경부등일부기관은규제총량제를실시하여
규제가전년도와동일한수준에서유지하는성과를보였다.

(라) 규제개혁 우수사례

규제개혁추진과관련하여각기관별로우수사례를창출하였다. 재경부및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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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금융규제에대해, 산업자원부는등록규제전체에대해재검토하여정비하였다.
법무부및관세청은규제개혁로드맵을마련하여규제개혁을체계적으로추진하였으며
다수기관에서규제업무매뉴얼을마련하여업무의효율화를기울였다.

3) 규제개혁 만족도

규제개혁종합만족도는58.9점이며일반국민은56.2점, 전문가는61.0점으로전문가가
민원인에비해4.8점높게평가하였다.

항목별로는‘규제개선노력’에대한만족도가60.1점으로가장높고, ‘규제의견수렴’에
대한 만족도가 57.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국민은‘규제 환류성’에 대한 만족도가
58.3점으로가장높고, 전문가는‘규제개선노력’에대한만족도(63.0점)가가장높았다.
기관별로는청단위기관의만족도가61.2점으로부단위기관의만족도57.5점보다3.7점
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규제개혁만족도조사결과(항목별)

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결과(그룹별)

일반국민

56.2

54.5

54.2

57.3

56.9

58.3

57.4

구 분

종 합

규제의 적절성

규제의견 수렴

규제 개선 노력

규제 개선 실적

규제 환류성

규제 대안 활용

전문가

61.0

61.7

60.2

63.1

62.4

61.4

57.4

전 체

58.9

58.0

57.1

60.1

59.5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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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합

Ⅰ그룹 (부처)

Ⅱ그룹 (청)

일반국민

56.2

54.2

59.5

전문가

61.0

60.3

62.1

전 체

58.9

57.5

61.2



(4) 향후 추진계획

각부처규제개혁평가결과는전부처청에통보하여우수사례는확산하고미흡분야는
보완토록조치하고, 평가결과에따라우수기관및공무원에대해2006년상반기중포상을
실시할계획이다. 

평가가우수한분야는평가대상에서제외또는축소하고미흡하거나부처간편차가큰
분야는평가배점을확대해나가고환경변화에따라규제개혁추진에필요한규제관리
실태, 규제개선방안의일선기관 전달등의사항은평가항목으로추가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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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1. 2005년규제개혁평가와과제1) 

(1) 경제계의 규제개혁 건의 및 반영 현황

䦟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규제개혁위원회등에건의해오고있음.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기업으로부터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경제계의창구역할을맡고있는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굴된과제를취합·정리하여
규제개혁위원회등에건의하고있음.

○규제개혁위원회는 제출된 규제개혁과제에 대하여 각 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이를다시검토하여수용, 불수용또는전략과제에반영등으로결정하여
각경제단체에회신하며각단체는이를건의한기업에회신하고 있음.

기 업

전 경 련

무 협

중 기 협

경 총

대한상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기획단

건의

건의

취합/정리

건의

회신

1)본 기고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005. 12. 20에 발표한 자료를 전재(轉載)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가 규제개혁백서 발간시 변경되었을 수
있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의규제개혁건의체계



䦟경제계는2001년부터2005년까지모두13회에걸쳐878건의규제개혁과제를규제
개혁위원회또는규제개혁기획단에제출함.

○2001년부터2004년상반기까지규제개혁위원회에11차례, 519개과제를건의.
○2004년하반기부터2005년까지규제개혁기획단에3차례, 354개과제를건의.

䦟지금까지경제계가건의한878개규제개혁과제중정부가전부또는일부수용키로
한과제는448건으로경제계건의과제의정책반영률은51.0%에달함.

○2001년부터2004년상반기까지는건의한524건의과제중349건이수용되었으며
(반영률66.6%) 175건은수용되지않음.

○2004년하반기부터2005년까지건의한354건의과제중99건이수용되었고(반영률
28.0%) 120건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5건은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수립시검토할예정으로있음.

○결국총878건의건의과제중448건이정책에반영되어전체적인반영률은51.0%에
달하고있으며, 규제개혁기획단에서전략과제개선방안을마련할때추가로반영될
경우경제계건의과제의정책반영률이더욱높아질전망임.

䦟경제계건의과제중정책에반영된주요과제는다음과같음.

○중소기업의공장설립을제한하던관리지역내1만㎡미만공장설립제한규정폐지
○1만㎡의공장설립시최소 1억원을부담해야 했던농지조성비를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면제

○신탁업을겸영하는은행의無수익자산증가요인이되었던공탁금의무를자본금의
10/100에서25/1,000으로축소

○산업단지내물류시설용지에대해서도공장용지와마찬가지로감정평가액이아닌
조성원가에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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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규제개혁과제건의및반영실적

건 의

878

100.0

구 분

건수(건)

비율(%)

未반영

295

33.6

반영

448

51.0

135

15.4

전략과제
추진시 검토

반 영 결 과



04년하반기이후반영된주요과제

공장설립 및

토지이용

- 관리지역 내 1만㎡미만 공장설립 제한 폐지

- 공장설립 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무 개선

- 2종지구단위계획 절차 간소화 및 연접개발제한 개선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 완화

- 농지조성비 부담완화

- 공장진입로 개설 관련 산업용지 분할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일정면적내 제조·부대시설 증설허용

- 문화재 지표조사의 기간 및 기준 명확화

- 민간산업단지 지정 요건 완화

공정거래 및

대기업규제

-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규제 완화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개선

- 기업 CP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금융 및 세제

- 수도권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

- 납세자 경정청구 기간 연장

- 물류시설용 토지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

- 신탁겸영은행의 공탁의무 완화

- 외국인의 장외시장 참여제한 완화

- 유가증권 개념의 포괄화 및 유가증권 범위의 확대

- 기업공개요건 개선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무역 및 관세

주택 및 건설

- 컨테이너 적재 운행차량 높이 제한 개선

- 독성화학물품 수출검사 수수료 부과 개선

-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상계에 의한 수출입 대금결제 신고 개선

-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개선

- 국가대상 발주계약시 연대보증요구 개선

-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높이 제한 개선

- SOC 민자사업 처리기한 단축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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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물류

주택 및 건설 - 택지지구 가스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개선

- 스티로폴 샌드위치패널 사용적용기준 확대

- 물류시설에 대해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 대형유통시설 출점 인허가시 이중 부담 부과 및 중복 심의 개선

-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거래피해 보상제 의무 조항 개

- 물류업체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

- 철도청 사유화차 검수제도 개선

- 우체국 택배의 차별적 우위 시정

- 택배 집배송차량 정차 단속기준 현실화

-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

- 물류센터내 방화구획 설치기준 완화

- 물류센터 캐노피 면적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 물류시설 임시투자 세액공제 범위 추가 확대

- 의약품 도매업의 중소기업 범위 상향조정

인력 및 노동

- 파견근로자 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 폐지

- 위로금 등 등 파업기간중 임금보전 관행 근절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 기준훈련 인정기준 완화

-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이용시 훈련과정 인·지정신청서 제출 면제

- 대기업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제한 개선

안전 및 보건

-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련 각종 검사·교육 최소화

- 산재 요양신청서상‘근무중 치료’명시

- 산재통계기준의 합리화

-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근거한 산업재해율 통계 개선

- 산재의 업무상 재해유무 판정기준 개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선

- PSM(공정안전관리) 이행능력평가 관리제도 개선

- 유해위협방지계획서 확인심사 횟수 조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수 조정

분 야 반영된 규제개혁 과제



(2)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

䦟규제개혁기획단은2004년하반기부터규제개혁의파급효과가크고기업투자환경
개선효과가큰 54개 전략과제를선정하여 2005년 11월말현재 30개 전략과제에
대한개선방안을확정하였음.

○규제개혁기획단의 작업과는 별도로 정부 각 부처도 2005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규제 7,900건 중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분야의
1,076건의규제를제로베이스에서정비한다는목표로정비작업을하고있음.

䦟위와 같이 규제개혁기획단에서 확정·발표한 전략규제 개선방안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등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사업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평가되고있음.

○정부가기업·협회·전문가를대상으로기획단의규제개선방안의타당성여부에
대한조사결과긍정적의견이81.7%에달함.

○특히 정부가 규제개혁기획단 운영과 함께 대통령 주재‘규제개혁추진회의’및
국무총리주재‘규제개혁장관회의’를설치·운영하여이들회의에서규제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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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개선

-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 안전검사 및 성능검사의 중복검사 개선

환경 및 에너지

- 18.9ℓ 먹는샘물 PC용기의 빈 용기 보증금 제도화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개선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 폐·하수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의배출허용기준 체제 개선

-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의 완화

- 소음·진동 규제기준 합리화

-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시험결과를 환경부에서도 인정

-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기간 연장

분 야 반영된 규제개혁 과제



확정하고있어규제개혁에대한정부최고위층의지지와관심을이끌어내고있는
점도규제개혁을강력하게추진할수있게한다는점에서매우바람직함.

䦟규제개혁기획단 및 정부부처의 규제개선작업에 경제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점에서고무적으로평가할수있음.

○규제개혁기획단의전략규제개선방안에반영된경제계건의는다음과같음.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골프장건설규제개선방안’에골프장인허가시기초지자체
의회(議會)의견청취의무폐지

- ‘물류시설투자규제개선방안’에3D업종인물류업종에외국인근로자채용허용
- ‘민간SOC투자활성화방안’에SOC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기한을6개월에서
3개월로단축등

○각부처가추진한개별규제정비방안에반영된경제계의건의사항은다음과같음.
- 건교부는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공공기관만 산업단지
지정을요청하게하고민간은할수없게했던차별적규제를개선

- 노동부는산재요양신청서에‘근무중치료’항목이없어장기휴직요양의빌미가
되었던규정을변경

- 보건복지부는 영업직원이 많은 의약품도매업의 특성을 감안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100인에서200인미만으로상향조정하자는경제계의건의를수용등

(3) 규제개혁 추진상의 문제점 및 과제

䦟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있지만몇가지아쉬운부분도지적되고있음.

䦟먼저, 규제개혁기획단에서규제개선방안을발표한후에법령개정등후속조치가
늦어지고있음.

○규제개혁기획단은 전략규제 개선방안에서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대략
6개월이내에완료하는것으로발표하고있음.

○그러나국회의의결을거쳐야하는법률사항은예외로하더라도시행령등정부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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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수있는사항도지연되는사례가빈번함. 이러한예로아래를들 수있음.
- 2004년9월골프장건설을쉽게하기위해산지(山地)전용기준을완화하겠다고발표
하였으나 1년이지난 05. 11월말현재관련규정인「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
기준」이개정되지않음.

- 2004년 12월 물류시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수
있는물류시설면적을1만㎡에서3만㎡까지허용한다고발표했으나05. 11월말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관련규정이개정되지않음.

○발표한 규제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이행여부점검기능을강화하고해당부처최고위층의지속적관심이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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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개선방안이행현황( ’05. 11월말현재)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04. 8)

- 공장설립 면적제한(1만㎡ 이상) 완화

- 농지전용 허가절차 간소화

- 농지대체조성비 면제

- 개발이행보증금 축소

골프장 건설규제
(’04. 9)

- 골프장 부지면적, 골프코스 등 일률적

제한 폐지

- 사업승인절차에서 시장·군수 경유 폐지

- 산지전용면적 제한 개선

- 사업승인절차에서 시·군의회

의견청취 폐지

물류시설 투자규제
(’04. 12)

-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분양
- 자연녹지지역 개발허가 완화(1만→3만㎡)

- 물류업종에 외국인력 채용 허용

재래시장 활성화
(’04. 12)

- 재래시장 등록요건 완화(3천㎡ →2천㎡)
- 기반시설 정부 전액부담

-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기업행정조사
(’04. 12) -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04. 12)

민간 SOC투자
활성화
(’05. 2)

- 지방여객터미널 부대사업에 대규모

점포 명시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기한 단축

(6개월→3개월이내)

- BTL(건설-이전-임대) 방식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 계획관리지역 입지허용

- 운동장 할인점 설치범위 확대

(100만 → 10만㎡)

-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 통합운영

- 현수막 교체시 수시신고 폐지

-

전략과제(발표시기) 주요 이행사항 주요 未이행사항



䦟실질보다 명분이 중시되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규제의
개선에소극적인경우가있음

○이에해당하는사례로아래를들수있음.
- 非상장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1개사당 약 1,100만원)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감사기준을 자산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경제계의 건의를 외부
감사가기업투명성확보에도움이된다며수용하지않고있음. 그러나대기업과달리
자산 100억원이하소규모非상장중소기업은대주주가대부분의지분을보유하고
있어주식이분산되어있는대기업과같은회계투명성을요구할실익이적음.

- 기존「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을2003년부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으로 통합·시행하면서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준농림지역(현 관리
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20%로 하향조정함. 해당지역내의 기업이 추후 공장
증설을 위해 유보해 놓은 부지를 활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지않고있음.

䦟제도의 환경이 변하면 제도도 신속히 바뀌어져야 하는데 제도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의부담을야기하고있는경우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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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규제 개선(’05. 3)

- 제 1종지구단위계획 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완화(4/5→2/3)

- 민간의 택지 수용요건 완화(토지소요자

2/3이상 →1/2 동의)

창업절차 간소화
(’05. 3) - 

- 법인설립 등기 본점에서 일괄신청토록 개선

- 법인 설립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산업단지 규제
(’05. 8)

- 

- 민간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직접

지정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민간사업자가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 완화(공사진척율 10%요건 삭제)

표시·광고규제
(’05. 9) - 

-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출신학교 등

표시 금지 개선

- 변호사 광고 사실상 금지 개선

관광레저산업 규제
(’05. 7)

- 관광거점지역 복합개발 허용 (편의시설,

유통시설 등)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기준 개선

전략과제(발표시기) 주요 이행사항 주요 未이행사항



○아래와같은경우가여기에해당함
- 2001년말부터전자입찰제도가시행돼입찰수수료를받을필요가없음에도아직까지
기초지자체의 42%인 105개 단체에서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
때문에조례개정을거부하고있음.

- 택배수요가30~40%씩늘어나고있지만건교부가화물연대의파업을이유로택배
차량증차를동결해택배회사가어려움을겪고있음. 그러나건교부는당초2005년에
종료될예정이던이조치를2007년까지연장할계획임.

䦟결론 : 정부는현재어느때보다체계적이고성실하게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하겠음.

○즉, 규제개혁기획단에서향후덩어리규제개혁작업이차질없이추진해나가는한편
정부가 계획하는 바와 같이‘복합민원 허가전담과’또는‘부서합심제’를 속히
제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일선에서 기업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나간다면
기업현장의규제체감도도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됨.

2. 2005 규제개혁평가및향후추진방향

산업연구원高東秀선임연구위원

(1) 2005년도 규제개혁 성과

정부가 2005년도 최우선 목표로‘일자리 창출’과‘경제 활성화’를 선정한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과제로서
기존규제의전면정비, 규제개혁의실효성제고, 규제개혁시스템개선등을제시하였다.
‘기존규제의전면정비’를위한방안으로는첫째덩어리규제의정비, 둘째부처개별규제
정비, 셋째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 넷째유사행정규제정비등을선정하였다. 

정부는오래전부터적절치못한경제·사회적규제를개선하기위하여꾸준히노력해
온 반면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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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있다. 이처럼국민과기업이규제개혁에대해느끼는체감도가낮은이유를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덩어리규제처럼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거나 규제가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특정 규제의 폐지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거나, 둘째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폐지하였지만 실질적 집행기관이 지방정부의 조례 등이 존치되고 있거나 혹은
개선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셋째 사업자단체 등과 관련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경우 2005년에
‘기존규제의정비’를위해선정된과제는상당히바람직한것이었다.

1) 핵심덩어리규제

‘핵심 덩어리규제’란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일컫는것으로서규제당국은이러한덩어리규제를분기별로8~10개선정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는것을계획하였다. 개선방안을마련할때에는각종인허가절차에대해수요자
시각에서 BPR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통과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되도록하였다. <표1>은2005년도에시행된덩어리규제및개혁내용이다.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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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덩어리규제개혁주요내용

’05. 1

’05. 3

’05. 5

’05. 6

시 기 과 제 명 주 요 내 용

민간 SOC투자

항공운송규제

문화·예술 창의성

공동주택

소규모건축

육상운송규제

해상운송규제

직업훈련제도

교통관련제도

법인설립제도

전자상거래

신기술신제품 규제

관광레저규제

행정내부규제

유사행정규제

사업추진절차 및 기간 단축(3년→1년) 등 2건

운임 등 인·허가사항 축소 등 21건

영상물 심의기준 구체화, 중복심의 통합 등 27건

택지개발시 토지수용요건 완화(소유자 2/3→1/2동의)등 30건

다수부서 관련 인허가 일괄협의제 도입 등 13건

버스터미널에 허용되는 편의시설 확대 등 23건

선박 등록 일반화, 항만시설 공사시 중복승인 통합 등 29건

훈련대상자가 훈련기관을 선택 허용 등 42건

자동차 정기검사·정밀검사 통합 등 33건

최저자본금 축소·폐지 등 2건

오프라인과 중복 신고 통합 등 28건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10년)등 61건

인허가 절차 단축(10단계, 4년→5단계, 27개월) 등 31건

지방세, 수수료 등 공과금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40건

협회 등의 회원가입의무 폐지 등



참고로, 1년전인 2004년도규제개혁추진계획을살펴보면, 규제정비의전략적추진
항목 중에서 첫 번째가‘핵심덩어리규제의 전략적개선 추진’으로 선정되었었다.
핵심덩어리규제의개선이첫번째로선정된이유는다수부처가관련되고규제개혁의파급
효과가큰규제분야를선정한다는취지였다. 특히경쟁국벤치마킹, 제로베이스접근등
과제별특성에맞는추진방식을활용하여규제정비효과를높여가기로하였었다. 한편,
핵심덩어리규제개혁은단지2004년및2005년도에만계획되었던것이아니고, 예전부터
추진된주요한규제개혁과제였다. 이처럼핵심덩어리규제가기존규제의정비대상에서
우선시되는 이유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

지방자치단체의주요정비대상규제로는상위법령위반및위임일탈규제, 법령미근거
규제, 복잡한인허가절차규제및규제내용이포괄적이거나행정기관자체확인가능한
서류제출규제등을선정하였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빈번한유권해석의뢰및부처의
불명확한해석등질의회신문제민원접수거부·지연처리등자치단체의부작위행태등
규제를집행하는일선공무원들의불합리한관행및행태개선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자치단체의규제정비가중요한이유는일반적으로정부각부처가관할하는법령의
시행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나규칙을통해서집행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규제가
중앙정부의 규제에 비하여 국민이나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사실상중앙정부의규제개혁이지방자치단체의규제에정확하게반영되지않는
경우도있고또는자치단체의규제에반영되는데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일반국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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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8

’05. 9

’05. 11

산업단지 규제

공공정보이용활성화

농수산물 유통규제

표시광고규제

사업자 교육

건설산업 규제

각종 부담금규제

산업단지 입주업종 기준 확대 등 24건

개인주소변경시 정부시스템을 이용한 일괄통보 등 33건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통합 등 29건

정수기·화장품·동물용 의약품 비교광고 허용 등 33건

보수교육, 사업자교육 부담 완화 등

일반·전문 건설업 통합 등 15건

교통유발부담금 등 중복부과 부담금 감경 등 21건

시 기 과 제 명 주 요 내 용



기업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표2>는규제개선사항이자치단체에전파되지못한사례로서, 2005년 6월, 자치단체의
규제를점검한결과공장설립규제개선방안17개개선사항중전파되지못한9개사항을
보이고있다.

따라서정부는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반을구성하여분기별로점검하기로하였으며,
지적사항에대하여는시정조치및신상필벌의원칙을적용하기로하는등지방자치단체에
대한규제개혁점검및평가를강화하고있다.

3) 유사행정규제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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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규제개선사항자치단체비전파사례(’05. 6월점검결과)

1

2

3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개선

- 사전환경성검토항목축소, 조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일괄의제

처리확대

각종변경사항에대한절차개선

- 각종경미한사항은신고로대체

사업계획승인기간등단축

- 현행30일에서20일로단축

- 공장등록통보기한단축(7→3일)

사업계획승인기간등단축

- 현행30일에서20일로단축

불명확한규정의구체화및명료화

- 규제내용을명확하고구체적으로

규정

법령미근거서류요구금지

- 이행실태점검

창업관련매뉴얼및가이드발간

○환경부고시 개정·시행

○관리지역내공장설립에 관한 사전

환경성검토업무처리지침 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개정

○산집법시행규칙 제7조 개정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개정

○산집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개정

○사도법시행령 제2조 개정

○광역자치단체 협조공문 발송

○다각적인 이행실태 점검 추진

○매뉴얼 및 가이드 발간, 배포

환경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04.11.8

04.12.8
의원입법

05.3

05.3

미전파

미전파

미전파

미전파

5

6

7

8

9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05.3

04.12.8
의원입법

05.5.31

04.12.8
의원입법

05. 5

미전파

미전파

미전파

미전파

미전파

자료: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계획(2005)

구 분 과 제 내 용 조 치 사 항 주관부처 이행결과 전 파
(인지여부)



유사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는 아니나 정부산하기관·유관단체·
법인·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각종 정관 및 내규 등의 규정으로 국민·기업·회원(사)
등에게부담을주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을의미한다. 정부는그동안행정의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준공공기관에게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하여 집행토록 하였는바,
위탁업무을 집행하는 기관 및 대상업무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권한 위탁이
유사행정규제로작용하게되었다. 따라서정부는‘유사행정규제정비지침’을마련하고,
특별법에의해설립된기관, 각부처의권한을위탁받아집행하는산하단체, 협회및법인
등의정관, 지침, 요령등각종규정중에서국민들에게부당한영향을미치는등대외적
효력을갖는규정에포함된모든규제를정비대상으로선정하였다.

우선, 정부는 유사행정규제 정비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는바,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법적합성의 원칙이다. 이는 정부산하기관 등 법정단체에 의한 유사행정규제는 관련
법령에규정된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자발적단체·협회에의한유사행정규제는
민법 및 소관부처의‘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규칙’의 취지내에서 이루어져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적정성의 원칙이다. 이는 법적으로 적합한 유사행정규제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규제의 수준과 방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순응성의 원칙이다. 이는 알기
쉽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피규제자가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야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유사행정규제의유형별정비기준을제시하였다. 
첫째, 주무관청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주무관청에 대한 각종 보고·승인사항은

근거법령, 민법, 주무관청의‘비영리법인설립감독규칙’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협회·단체의설립은자율적으로하되, 다른사업자단체의복수설립을막거나
우회적인방법으로이를어렵게하는규정은정비하도록하였다. 셋째, 회비납부에관한
사항으로회비납부를강제하여서는아니되며반환사유발생시즉시반환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넷째, 기관운영 및 회원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회원(사)의활동에관한사항으로협회등은법적근거없이회원(사)의영업활동, 직원채용,
종사원교육에강제적인방법을금지하였다. 여섯째, 불공정거래등에관한사항에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일곱째로 위탁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였다. 즉정부위탁사무를처리하기위한자체규정을제정할경우그범위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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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내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위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며 수수료 징수는 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는,
행정편의적으로운용되는사항에대한정비기준을, 그리고아홉째는규정내용이불분명한
사항에대한정비기준을마련하였다.

(2) 규제개혁 평가

2005년규제개혁평가와관련하여, <표3>은정부가중점추진한덩어리규제가얼마나
개선되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는 2005년
10월현대리서치가기업·협회·전문가등300명을대상으로시행한것으로서, <표3>에
따르면참여정부들어시행한덩어리규제개혁에대하여이해관계자들의만족도가상당히
높음을알수있다. 

다만, ‘민간부문참여에따른의견반영정도’는상당히높은(90.7%) 반면에, ‘규제개선
방안의 수요자 입장 반영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65.3%)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덩어리규제를개선하는작업과정에민간부문의참여가활발히이루어지기는하였으나, 그
자체가수요자의입장을정확히반영하기에는부족한점이있었다고해석할수있다.

이처럼 덩어리규제 개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에, 아직도 많은
국민이나기업들은정부규제가많아서경제활동을제약하고있다고느끼고있다. 이러한
실정은2005년11월‘한국갤럽’이경제계, 전문가, 기업인, 일반국민등327명을대상으로
조사한규제개혁체감도를통해서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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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덩어리규제개선만족도조사결과

참여정부규제개혁추진의지

90.7%

75.7% (13.7%+62.0%)

65.3% (8.3%+57.0%)

81.7% (20.0%+61.7%)

76.3%

16.6% (15.3%+1.3%)
*이유: 현재 개선방안보다 더 많은 개선 필요

(48%), 정부지원 필요(20%)

9.3%

22.7% (20.3%+2.4%)

32.6% (27.3.%+5.3%)

22.3%

항 목
긍정적의견응답률

(매우 긍정+약간 긍정)
부정적의견응답률

(약간 부정+매우 긍정)

민간부문참여에따른
의견반영정도

규제개선방안의
현장실태반영정도

규제개선방안의
수요자입장반영정도

규제개선방안의
종합적타당성

자료: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계획(2005)



<표4> 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표4>로부터알수있는것은첫째, 정부의규제개혁의지및노력에대해서는대부분이
공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개선방안마련이후의후속조치가지연되고있는데
대한불만이높음을알수있다. 넷째, 일선기관의규제집행절차및행태에대해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그성과에대해서는공감을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에정부는 2005년규제개혁추진종합계획을수립하면서규제개혁의성과를높이기
위하여, ‘규제개혁의실효성제고’를주요과제로선정하였다. 이를위하여첫째규제개혁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국무총리실), 둘째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평가·
공개하고(국무총리실), 셋째일선공무원의의식및행태를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였었다.
특히부처별규제개혁성과를객관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규제개혁평가지수’를개발·
적용하여규제개혁평가결과를공개하기로하였다. 즉규제개혁추진성과를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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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규제개혁 노력

규제개혁 성과

과제(54개)의 충분성

신속한 후속조치

규제 집행절차

공무원 집행행태

만 족

70.3%

37.9%

36.4%

15.3%

26.3%

27.8%

보 통

20.8%

40.1%

52.6%

48.6%

46.2%

35.2%

불 만

8.9%

21.4%

11.0%

35.5%

26.9%

36.4%

자료: 참여정부 규제개혁 및 추진성과 및 계획(2005)

<표5> 규제개혁평가지수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규제개혁 추진노력
(40점)

규제개혁 추진실적
(40점)

규제개혁 국민 만족도
(20점)

자체 규제심사 실질적 운영

규제영향분석 실시 수준

기관장 추진의지 및 공무원 노력

기존규제 정비실적

신설강화규제 억제

각종 건의과제 처리실적

민원인 규제개혁 만족도

전문가 규제개혁 만족도

배 점

10점
20점
10점
20점
10점
10점
10점
10점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수를 적용하여 각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독려하자는
것이었다. <표 5>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규제개혁 추진노력, 규제개혁
추진실적, 규제개혁국민만족도등3대분야8개항목에대해평가하기로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성과가 미치지 못할 경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규제개혁 접근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있다. 현재의상황에서규제개혁의성과를높이고또한국민의공감대를높이기
위해서는<표5>의규제개혁성과지수항목에대한배점기준을변경해보는것도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현재는 규제개혁 추진노력,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각각 40점씩
배정하고, 규제개혁 국민만족도에 20점을 배정하고 있으나, 규제개혁 국민만족도에
가장높은점수를배정하는방안을고려하는것이다. 이럴경우규제개혁이실적위주로
추진될수있는가능성을배제하고대신에국민이나기업이규제개혁성과를실제적으로
느낄수있는개혁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다음은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이용하여우리나라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기로 한다. 참고로 Heritage Foundation과 Wall Street
Journal이개발한경제자유도지수는각국정부의규제정책과시장개입정도를측정할수
있다고한다.

1995년에 경제자유도 지수가 발표된 이래 우리나라의 규제부문의 지수는 3.0을
유지하고있다. 지수의범위는1부터5까지이며낮을수록바람직한수치이다. 지수3.0은
중간등급(moderate)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 등급을 받은 국가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복잡한허가절차를갖고있으며, 민간부문에규제가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며,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심지어 공표되지 않는 규제도
적용하고있는것으로분류된다. <표6>에서알수있는것은한국의규제분야는행정규제
기본법과규제개혁위원회가신설된1998년이후와그이전에대한평가가거의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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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한국의경제자유도지수추이

1997
2.31
24
3.0
32

1998
2.30
21
3.0
31

1999
2.38
26
3.0
27

2000
2.50
33
3.0
25

2001
2.35
29
3.0
23

2002
2.49
38
3.0
22

2003
2.75
52
3.0
23

2004
2.69
46
3.0
23

2004
2.69
46
3.0
23

연 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전체

규제분야

자료: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않고있다는것이다. 즉 1998년부터2003년까지모든규제의45% 정도를폐지하였으나
규제환경이거의바뀌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물론이러한지수에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 불구하고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되지못함을인식하여야하겠다.

(3) 향후 규제개혁 추진 방향

그동안 규제개혁 성과의 관건으로 알려져 왔던 덩어리규제의 경우,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상당부분개선이되었다는의견이많이있다. <표3>의덩어리규제개선만족도
조사결과에서보듯이긍정적의견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제2절에서언급한것과마찬가지로정부의규제개혁을위한노력은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반면에, 정부의규제개혁으로인해실질적성과를얻고있다고느끼는일반
국민이나기업이적은이유에주목하여야한다. 
특히 <표 5>에서보듯이, 정부의규제개혁노력에대해서는대부분공감을하고있는

반면에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비중이
높은실정이다. 분명이러한데에는다양한원인이있겠지만, 그중에서두가지사항, 즉
정책적규제및유사행정규제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1) 정책적규제

일반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소위
정책적 규제라 일컫는 핵심규제들이다. 정책적 규제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경제력집중억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부동산투기억제, 노동관련 및 물가안정 등이
있는바, 이들은정부의여러가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정당화되고있는
규제들을의미한다.

이들 정책적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는바, 이러한
정책적규제가철폐되지않는한국민과기업은정부의규제개혁에대한만족감을느끼기
어려울것이라는주장이끊임없이제기되어왔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정책적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서, 규제철폐를 통하여

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는발상은단순히구호에그칠가능성이높다면서정부의
규제개혁의지를평가절하하는경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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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규제개혁위원회차원에서정책적규제에대한개혁이나대안제시는
어려운실정이다. 이는정책적규제는정부의일반정책과는달리참여정부의국정기조및
국정철학과연계하여추진되고있기때문이다. 즉 정책적규제는규제개혁과는별개로
국정과제위원회등에서마련한로드맵에따라단계적으로추진되고있기때문이다. 

우선, 정책적규제로서일반국민및기업의자유로운경제활동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
있는 수도권관련 규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등국토균형발전계획과연계하여단계적으로개선시키는것을계획하고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은 2007년까지 허용할 계획이며,
수도권관련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기업 투자계획은 첨단 8개 업종에대해 2006년까지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체제를개편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 

둘째, 대기업집단관련규제는2003년12월민관합종T/F(공정거래위원회)를구성하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즉
시장개혁로드맵에따라출자총액제한제도졸업제도도입, 차세대성장동력산업영위회사
출자예외인정등대기업집단관련규제를개선하기로하였다. 그리고2007년에‘시장에
대한종합평가’를실시하여민간자율규율여건이성숙되었다고판단될경우에대기업
집단에대한정부의직접규제방식을재검토할예정이다. 

정책적 규제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의 개념이 자리잡기이전인 정부
주도하의 경제 환경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처럼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세계화된
우리의경제상황에비추어볼때적절치못한측면이있는것도사실이다. 따라서보다
성숙하고 세계화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이들 정책적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설득력을갖는것도사실이다. 

다만, 정책적 규제 중에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성격의
규제도 있고, 또한 참여정부 들어서는 이들 정책적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있기때문에, 이제는정책적규제의필요성여부에대한논의에치중하기보다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로드맵에 따라 제반 정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에 치중하면서 로드맵 이후에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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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행정규제중사업자단체에의정부위탁업무

정부는60~70년대의경제개발시대이래행정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사업자
단체의설립을유도함과동시에, 사업자단체의활동을감독·통제하여왔다. 즉, 정부는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감독·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가입 등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그러나단체의운영및활동에대한정부의지나친간섭과통제로인하여
민간조직인각종사업자단체의자율성이제한받는결과가나타났다.

한편사업자단체에의정부업무위탁이중요한문제가되고있는원인은정부의지나친
통제로인해사업자단체의자율성을제한하고있다는문제이외에, 중앙정부의업무를
하부 기관에 이양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의 일부 집행업무를 특정 사업자단체에게
독점적으로위탁하고있기때문에회원사간의경쟁을제한하는행위가만연해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하고 가격인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조직인
사업자단체가‘정부기관화’되어가는등부작용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사업자단체는 구성회원간의 동질성 및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 이러한 형태의 사업자단체를‘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조합주의적이익대표체제의성격을지니고있는우리나라사업자단체의문제점을
요약해보면 ⅰ)사업자단체가 단일·강제·비경쟁·위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ⅱ)정부가사업자단체의설립및가입을강제하고, ⅲ) 정부가사업자단체의중앙집권적
조직을유도하고있다는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태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개혁을시도하였으며, 또한규제개혁위원회는1988년에사업자단체에대한규제개혁
조치를 시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짧은기간동안에그리고급격히추진하였던당시의규제개혁조치는
정부및사업자단체의반발에의하여근본적인문제등을개혁하기에는다소미흡한점이
있었다.

사업자단체의정부위탁업무관련규제는규제의내용그자체만으로는그다지중요한
규제로분류되지않을수도있다. 즉이들규제는대기업집단관련규제처럼논쟁의대상이
되지도않고그리고이들규제를정비한다고하여경제활성화및경제상황변화에커다란
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일수도있다. 또한이들규제에밀접한관련이있는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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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일반적으로규모가작거나혹은거대한조직으로결성되기어려운경제주체이기
때문에그들의의견이크게부각되지도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단체의 정부위탁업무 관련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규제로
인하여정부기관도아닌유사행정기관이‘정부기관화’되어일반개인이나작은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사업자단체에의정부위탁업무와같은유사행정규제에대한근본적
철폐는참여정부의국정기조나국정철학에적합하다고할수있다. 특히일반국민이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이같은 유사행정행위가 개혁될수록 높아질
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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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변화속도에뒤쳐지는규제정비

「2006년도규제개혁추진계획」은2005. 12. 5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시시장속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시장 변화속도에
뒤떨어지는규제를집중정비해나가기로한것을특징으로하고있다. 우선여건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규제목적이 달성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변화속도에맞추어개선할계획이다.

1) 시장수요가증가하고있음에도공급을제한하는규제

(예) 인터넷쇼핑몰등의증가로택배업체의택배물량이크게증가하고있으나증차를
제한하여택배운송에어려움을주고있는규제

2) 시장구조가경쟁체제로바뀌었음에도아직잔존하고있는독과점체제하의규제기준및방법

(예) 이용약관승인제도, 요금인허가제도등시장진입제한규제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도입후에도관련서류를요구하거나민원처리기간을지나치게길게

하는규제

(예) 행정기관간각종증명서확인이가능함에도종이형태의서류를요구하는규제

4) 기술발달등사업여건이변화되었음에도과거사업요건을갖추도록하는규제

(예) 인터넷관련사업시사무실등물리적시설을갖추도록하는규제

5) 업종간또는기능의통합화추세에도이를제한하는규제등

아울러 존치가 필요한 규제일지라도 시설·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후에도 기존의
시설·장비를 구비토록 하는 규제 등과 같이 낡은 기준을 찾아내어 시장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개선할계획이다. 이러한시장변화속도에뒤떨어지는규제는경제단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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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상반기중정비계획을확정할예정이다.

2.덩어리규제정비

덩어리규제정비는기업활동여건개선, 신산업의기반조성, 환경·안전규제의합리화
및 국민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중 경제단체, 기업인,
일반국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규제개혁과제를추가발굴·정비할계획으로06년도에
추진할덩어리규제정비계획은다음과같다.

3. 규제개혁체감도제고

규제개선방안의신속한후속조치, 규제집행절차및행태개선, 일선기관규제운영
실태를집중점검하여규제개혁체감도를제고할계획이다. 

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 마련 및조치시한을 설정하고
법률사항은국회와협조를통해의원입법방식을적극활용하여법령제개정에소요되는
기간을최대한단축하여규제개혁의효과가바로나타날수있도록하기로하였다.

또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부서합심제」운영을 의무화하고, 「허가전담과」
설치를 확대하여 복합민원의 검토 및 허가여부 결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하고
민원사무전수조사를실시하여「의제처리」대상민원을확대하고, 제출서류도명확화하여
기업및국민편의를제고해나갈계획이며각종인허가시따라야할질의회신매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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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추진대상19개덩어리규제

분 야 대 상 과 제 명

1. 기업활동(5)

2. 신산업(4)

3. 환경·안전(5)

4. 교육(2)

5. 국민편의 등 기타(3)

조세 부과·징수 절차,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조합 및 사업자단체 규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 기업간 차별 규제

금융산업, 정보통신산업 진입·영업규제, 금융감독·예금자보호, 네트워크 설비
산업 규제 등

수질보전지역 규제, 산업재해 규제, 안전·보건규제,  환경 허가·보고 절차, 
폐기물 처리·재활용 규제

초·중등학교 행정보고 및 학원규제 , 고등교육기관 설립

비점포 유통분야 규제,  외국인 기업·생활환경 규제, 옥외광고 제도



마련하여애매한해석, 허가권자에일임하는해석, 부실한설명등잘못된관행도시정해
나갈계획이다.

아울러 일선기관의 규제 운영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여 폐지·개선된 규제 또는
법령미근거규제운영, 소극적인민원처리등불합리한집행실태를집중개선해나갈
계획이다.

4. 규제품질관리강화

규제담당공무원의규제영향분석능력향상을위해규제영향분석전문교육과정을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및 규제대안 매뉴얼 활용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행정연구원 협조하에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 모형 개발 및 각종 통계·연구자료 등 DB 구축 활동을 병행하여 규제영향분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책임성 강화를 위해 규제영향
분석서를 입법 예고시 공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토록 하는것을
의무화할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큰「중요규제」의심사에집중하고규제의
파급효과가 적은「비중요규제」는 부처 자체심사에 일임하되, 심사결과 공개 등 부처
자체심사를내실화하여규제심사체계를효율화할계획이다. 규제심사에있어중요규제
심사자료(위원회상정안건)는별도설명자료를작성하지않고부처에서제출한규제영향
분석서를활용(7.1 시행)하고위원회안건보고도부처담당관이직접함으로써소관부처의
책임성을제고토록할계획이다.

규제개혁위위원회심사결과및조건부동의사항은DB화하고규제심사를받지아니한
규제 신설, 일몰제 적용규제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규제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기업활동·국민생활과밀접하거나준수도가낮은규제를대상으로피규제자·공무원·
국민의순응도를각부처별로1-2개규제를선정하여상반기중조사를실시하고항목별
조사결과및원인분석을토대로순응도제고방안마련할계획이다.

또한이용자중심규제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규제등록제도개선을위해규제등록
단위를행정행위에서규제의4요소(주체, 객체, 내용, 형식)를고려하여조정하는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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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규제를경제적규제와사회적규제로구분하고이를진입, 가격, 거래, 품질
등으로 세분류 하는 등 성격별 분류를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들이 규제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면서도 질적 수준이 높은 규제등록서 형식 사용 및
검색기능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해나갈계획이다.

5. 규제개혁추진기반강화

신고제를허가제처럼운영하는등의일선공무원행태를개선하기위해민원제도및
덩어리규제개선방안의교육을강화하여수요자중심의규제개혁마인드를제고해나가고
협회등직접수요자에대한홍보를통해국민들이규제개선내용및효과를제대로알수
있도록하는동시에규제개혁관련전문가와일반국민을선발하여규제개혁추진효과를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계획이다.

규제개혁에대한국제협력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OECD Monitoring Exercise
준비를위해부문별전문가등이참여한민·관합동Monitoring 준비기획단을운영하여
OECD 질의에대한답변서등을공동검토하고실사단방한에대비할계획이다. OECD,
APEC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도 더욱 강화하여 규제개혁관련 국제회의에 참석,
선진국의규제개혁동향을파악하여우리의규제개혁추진에활용하는동시에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도적극설명할계획이다.

774

775

제3절 2006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특별기고

현행규제심사제도에대한평가와발전과제

규제가산업성장에 미치는영향분석

제 1절

제2절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005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2005년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피규제기업 중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목소리가크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규제현장에서는아직도
많은국민들이규제개혁의성과를체감하지못하고있다. 

정부가 오랫동안 정열적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행정법을 연구하는 법학도로서
필자는이점에대해오래전부터의구심을가져왔다. 그리고필자가2004년부터규제개혁
위원으로서 규제심사과정을 경험하면서 규제개혁이 왜 그토록 지난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국민의입장에서는규제개혁을체감하기어려운가하는점에대해여러모로
검토할기회를가질수있었다.

정부규제는그자체가고도의정치경제적현상이면서아울러실정법체계를반영하는
법현상이고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도 정밀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복합적
사안이다. 더구나 규제개혁은 개혁의 속성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저항세력을 상대로
싸워야하는어려운작업이다. 그러므로규제개혁에관한분석은단순할수없고여러
차원에서다각도로검토되어야한다. 그러나필자의경험에서분명히말할수있는것은
규제개혁의 곤란성의 핵심에 규제심사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규제심사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다른 여러 장애요소가 있더라도 규제개혁이
훨씬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국민의 규제개혁체감도 역시 규제심사시스템의
작동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부인할수없다. 

제1절현행규제심사제도에대한평가와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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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심사는신설규제와강화규제에대해서이루어지고있고,
기존규제에 대한 개혁작업은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추진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주로경험한것은신설및강화규제에대한심사이다. 그러므로이하에서는신설
및강화규제에적용되는현행규제심사제도에대해검토해보고자한다. 다만, 기존규제에
대한개혁작업도방법론적측면에서신설및강화규제에대한심사의경우와유사한점이
많을것이므로 현행규제심사제도에대한평가가궁극적으로는규제개혁의전반에걸치는
문제에대한언급이될것으로생각한다.    

2. 규제개혁의 성과와 규제심사제도

보통규제개혁성과의평가에있어서는다양한정량적통계수치가제시된다. 2005년
12월에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계획에도 그동안의
규제개혁에관한다양한통계적수치가제시되어있다. 그러나규제개혁의성공여부를
확인하는데있어서이러한정량적평가는과연얼마만큼의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을까?
정부가 몇 건의 신설,강화규제안을 제시하였고 그 가운데 몇 건에 대해 개선권고나
철회권고안을내었는가하는것은정부입장에서의규제통계일뿐각각의규제가실제로
국민생활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가하는것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것은사실상
불가능에가깝다. 

더본질적인문제는신설,강화되는규제가어떠한품질의것으로평가될수있는가하는
것이다. 정량적인분석이가지는한계는이러하다. 예컨대, 규제목표를최대한달성하면서도
경제활동등에최소한의간섭만을하는규제제도10건보다규제목표를제대로달성하지
못하면서경제활동에족쇄를채우는규제1건의폐해가훨씬더크다.
이런이유로규제개혁에관한OECD의권고는규제품질향상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보다 적은 침해와 간섭으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품질평가는 각종 통계수치에 의해 대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처럼규제개혁의성과에대한정량적평가는본질적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의 평가지표를 상승시키는
핵심적인요인은규제심사제도라고본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규제개혁의성패여부에대한시금석이되는것은규제심사
제도라고 본다. 왜냐하면 규제개혁의 목표와 방법론은 결국 규제심사제도의 목표와
방법론에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효율적이고 건강한 규제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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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않은가하는것이사실상규제개혁의성패를좌우하고나아가국민의규제개혁
체감도에도중대한영향을미친다.

Ⅱ. 현행규제심사제도에대한평가의관점

무릇모든평가에있어서평가의기준은, 평가의대상이되는행위나제도의 목표와
그것의실제상황에대한비교의관점에서도출되는것이다. 플라톤식으로말하면평가는
형상에비추어질료의성상을가늠해보는것이다. 규제심사제도의개선이라는목표와
우리나라의규제심사제도의현황에비추어보아다음과같은요소들을평가와분석의
기준으로삼았다.  

1.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역량

규제심사제도가효율적으로기능하기위한첫번째조건이규제심사를행하는정부가
적절하고 충분한 심사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량에는 규제심사
조직과 운영방법, 규제심사인력의 전문성, 규제영향평가 등 정책분석의 방법론과 그
활용방식등의문제가존재한다. 특히과학기술영역에서의규제제도에대한심사, 규제와
경쟁정책및기술혁신과의관계를고려한규제심사그리고체계성, 계획성있는규제제도
마련을위한규제심사등을수행할역량이있는가하는것이문제이다.
아무리좋은규제심사제도를마련하여도그를시행할정부의역량이미치지못한다면

규제품질의제고를기하기어렵기때문에규제개혁성과의제고를위해서는규제심사에
필요한적절한정부의역량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가장본질적으로요구된다. 

2. 규제영향평가 등 정책분석시스템

정부의 역량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규제심사의 수준은 해당 정부의 정책분석
능력의범위를벗어날수없다. 따라서모든정책의입안과확정및집행에있어서정책
분석시스템이어떻게기능하고있는가하는것이효율적이고건전한규제심사제도인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정책분석시스템은규제영향평가제도라할수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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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제영향평가제도 그리고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주요방법론에 해당하는 비용-편익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를 가진 몇 안되는 정책분석제도라 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7조 제4호 참조



문제는이제도가실질적으로규제개혁을위해얼마만큼의미있게활용되고규제개혁에
기여하고있는가하는점일것이다. 

3. 규제심사절차의 적정성

규제심사는매우기술적이면서도정치적인과정이다. 따라서규제심사가효율적으로
기능하게하기위해서는규제심사절차를정교하게만들필요가있다. 그러므로기술성과
정치성, 전문성과대중성등이적절히균형을유지할수있는심사절차를마련하여야할
것이다.
예컨대, 과학기술분야의규제에대한심사절차의경우기술적판단의부분과정치적

판단의부분을반영할수있는절차가적절히마련되어야한다. 또한사회갈등이예상되는
분야의경우각사회적그룹의충분한의견개진이가능하도록길을열어줄필요가있다.
한편, 정부의핵심적인역점사업의경우, 규제심사의자율성을해치지않으면서도그러한
정부의의지를반영할수있는절차적고려가있어야한다. 규제심사과정을규율할심사
규칙도마련될필요가있다. 회의운영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소수의의견이규제
심사과정을지배하게될가능성도있고지적된문제점이적절히검토되지않고심사가
종료될가능성도있는것이다.

4. 규제를 위한 정부조직 및 예산과의 연계심사

흔히 규제심사를 개별법제에 대한 심사로만 보기 쉽지만 사실 모든 규제제도는 그
규제를시행하는행정조직이라는뿌리위에뻗어나온가지에불과하다. 가지를아무리잘
정리하여도 뿌리를 정리하지 않는 한 새로운 가지는 또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규제
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심사가 정부조직의 기능에 대한 심사 그리고
예산심사 등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서는 규제심사를 통해 그 활동근거가 되는 규제권한의 일부를 잃더라도 그 기능존속을
위해새로운규제제도를창출하기마련이다. 
즉, 규제심사결과어떤규제가불필요한규제로판명되어규제철폐를하였다하더라도

조직과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해당 행정기관은 새로운 규제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뿌리치기어렵다. 규제제도의정리와더불어행정조직및예산에대한정리가함께
이루어지지않으면규제개혁은뿌리를두고끝없이가지만잘라내는꼴이되고말것이다.
이것이정부조직및예산과의연계심사가잘이루어지고있는가하는것이규제심사제도의
평가요소가되어야할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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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시스템

규제개혁은철저한정책분석의바탕위에이루어져야만성공할수있다. 그러한정책
분석에는규제영향평가도있지만정작더본질적인것은현재의규제제도가실제로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없이
어떻게현재의상황을변화시킬개혁을논할수있을것인가? 그러나실제의규제심사에
있어서는 현재의 규제제도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규제심사를 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현행 규제의 집행상황,
집행상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자료검토와 분석이 여하히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규제심사제도의평가요소의하나라고보아야할것이다.

6. 규제심사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정부규제는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지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흔히
포획이론(Capture Scenario)2)나 회전문(Revolving Door)3) 현상 등에 대한 설명에서
보듯이규제정책이제반사익에의해심각하게영향을받아결국은규제목표를달성하는데
부적절한제도로전락하는경우가많다. 규제심사에있어서도이해관계자집단으로부터의
압력, 정치집단으로부터의압력그리고관료사회로부터의압력등이존재하기마련이다.

그러므로규제심사제도가건전하고효율적으로기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이러한제반
이익표출활동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규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규제심사제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효율적인규제개혁을할수가없다.

7. 경쟁촉진 및 대체질서에 대한 고려시스템

모든규제제도가경쟁촉진의관점을중시하여야한다고할수는없으나기본적으로규제
심사에 있어서 경쟁촉진의 관점이 중요시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규제
개혁은 정부부문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에서 부터 비롯되었고 시장기능에 대한
긍정적평가에바탕하고있었다고본다. 시장은경쟁을통하여질서를유지하고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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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청이 관련산업의 볼모가 되어 정당한 공익의 대변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론, Green & Nader, Economic Regulation vs. Com-
petition:Uncle Sam the Monopoly Man, 82 Yale Law Journal 871(1973) 참조.

3) 규제행정청의 관료가 퇴직 후에 피규제기업의 임원 등으로 취임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역의품질을확보하게된다. 그러므로경쟁촉진은규제완화의대체질서를마련한다는
의미가있는것으로서궁극적으로규제개혁의성공을담보하는장치가된다. 
경쟁촉진과더불어규제완화의대체질서로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민,형사의

사법시스템이다. 소송을통하여민간부문이상호견제함으로써정부규제의철폐나완화로
인한질서의공백을막을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부문의역할이줄어들면, 일반私法秩序나시장질서의역할을통해새로운
질서를형성하여야한다. 그러므로규제철폐나규제완화시에는시장이나司法府의기능
등으로기존의규제질서를대체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실제규제심사에서그러한
노력을의도적으로기울이지아니하면결국규제목표와관련된공익보호를위해정부의
기능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은 위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규제철폐나 규제완화 조치로
나아가기어렵게되고, 결국규제체제의개선은지엽적인것에머무를수밖에없다. 따라서
규제심사에 있어서 과감하게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찾고 정부규제를 대체하는 다른
질서를모색할수있는업무시스템과관행이마련될필요가있다.

8. 심사의 체계성

정부규제및그에대한심사에있어서고려할점이많다는것은규제심사자체가매우
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뜻한다. 우선내용적으로규제심사에있어서기초
자료가 되어야 할 집행상황의 분석이나 규제영향평가 그리고 경쟁촉진적 요소나
대체질서에대한고려및관련정부조직및예산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이루어질
필요가있다. 그리고절차적으로도이해당사자의의견청취및관련행정기관간의협의,
전문적영역에대한의견검토등의절차가체계적으로정비되어있어야할것이다.

나아가서 하나의 규제제도는 보다 넓은 범위의 규제시스템의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하나의규제제도를심사함에있어서전체규제시스템이어떻게작동할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심사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한다. 또한규제제도가시간적으로어떻게변화하여왔는가하는것을검토하는
것이 규제제도의 사회적 수용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규제제도는 공익을 위한
제도이지만 사회적인 현상의 하나이므로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검토한 후에 시행해
나가야할것이다.
이하Ⅲ-Ⅵ에서는위에서제시한평가의관점에입각하여현행규제심사제도에대한

평가적검토와아울러그개선과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특별기고



Ⅲ. 규제품질제고를위한정부역량과현행의규제심사제도

1. 총설

규제품질제고를위한정부역량은향후개선되어야할점이많다고본다. 규제개혁에
투입된 인력의 역량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며 규제개혁의 시스템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먼저 규제개혁에 투입된 인력의 측면을 보면 현재 우리 행정관료들의 능력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훈련이나 업무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규제품질제고의실질을기하는데다소지장이있지않은가사료된다. 한편규제개혁의
시스템측면에서보면업무방식이나매뉴얼이여러측면에서개선되어야할것으로본다.
이하에서제시하는새로운업무방식을이행하는것이쉽지는않을것이지만인력투입을
좀더늘리고교육훈련을강화하면서업무매뉴얼을개선하면반드시좋은성과를볼수
있을것이라고확신한다.

2. 규제등록과 규제분류 및 심사대상의 판정

현재 규제등록 제도는 규제심사의 기본이 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규제
심사가규제등록의단위에너무구속을받게되면나무의비뚤어짐을고칠수있을지언정
숲이잘못형성되는것을바로잡을수없다. 하나의규제단위가그하나의단위만으로
의미를가지는경우는거의없다. 관련규제를통틀어규체체제의관점에서규제를관리·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규제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실무적 처리
방식이개발되어야한다. 

또한규제의분류에있어서중요규제와비중요규제를구별하여처리하고있다. 그러나
중요규제와비중요규제의구별이좀더정밀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중요규제여부는
파급효과 뿐 아니라 규제의 질적 중요성이나 규제적 침해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판정하여야할것이며좀더정밀한실무기준이개발되어야한다.

한편, 현재신설,강화규제가아닌것으로판단되어규제심사의대상에서제외되는것
중에서 전체적인 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없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규제적결정과관련된조직이나그조직의의사결정방식을바꾸는것은그자체가
규제의신설도아니고강화도아니지만규제시스템의중요요소를변화시키는것이므로
심사될필요성이있다. 그러나현재는이러한사항은규제심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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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현재의방식하에서는미세한효과를가지는규제의신설은규제대상이되지만
규제시스템자체의작동방식을바꾸는중요한사항은규제심사대상에서제외되는결과를
초래할수있다.

3. 규제정책분석과 규제영향평가

규제심사관련 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분석능력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더욱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본다. 아직도중요정책을입안함에있어서
정책수립의기반이될사항에대한통계자료나분석자료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정책이
입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위한 자료를 관련 부처에
요청하여도원천자료가없어제출하지못하는경우도상당수있다. 기본적으로우리공직
사회에서 정책분석이 체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여론이나 일반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결정이이루어지는경우가허다하다.

정부의업무관행을하루아침에바꿀수는없으나규제개혁위원회는향후적어도규제
심사와관련하여서는관련부처에보다엄밀한정책분석자료의제출을의무화하여정부의
정책역량을증진시켜나가야할것이다. 또한규제개혁위원회사무국의역할을맡고있는
국무조정실의정책분석역량도증진시켜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정책분석과관련된
규제심사업무매뉴얼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규제영향평가와 그 주요 방법론이 되는 비용 - 편익분석은 매우 유용한 규제개혁
수단이지만현재와같은업무문화하에서는개선노력을기울이더라도향상의가능성이
많지않다고본다. 규제영향평가가제대로규제개혁의수단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
것은 관련 담당자들의 규제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술적,실무적 훈련 부족도 원인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책분석에 의한 행정이 체질화되지 않은 행정문화가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나아가서 규제영향분석의 제요소를 구체적인 규제심사의 판단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실무처리
관행을개선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본다.

규제영향분석과비용- 편익분석은기술적, 방법론적인한계가많기때문에4) 어차피

특별기고

4)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론적 한계 및 헌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拙稿, 미국행정법에서의 비용-편익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27권
4호(1986), 129면 이하 : Michael S. Baram, Cost-Benefit Analysis : An Inadequate Basis For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egula-
tory Decisionmaking, 8 Ecology Law Quarterly, p.477-478 참조.



정성적 분석 차원에서 그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술적 엄밀성 보다는 각 분석
요소를규제심사의관점으로반영한다는측면이더욱본질적이라고본다. 기술적엄밀성을
제고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여야할것이지만방법론에있어서의기술적엄밀성의제고를
통하여단기간에만족할만한규제개혁성과를거두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4. 과학기술분야의 규제심사역량

식품안전이나 에너지,고도산업기술 등에 관한 규제심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이각분야에전문성을가진사람들이라할지라도이러한과학기술
분야의전문성을갖추기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따라서이러한분야에대한규제심사가
다소형식적으로이루어지기쉬운측면이있다. 예컨대, 식품, 의약품안전규제기준으로서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규제개혁
위원회의능력만으로는완전한심사를할수없다.
따라서이러한영역에있어서과학기술의내용과관련되는심사는다른전문역량을가진

기관이담당하고규제개혁위원회는그위원회의심사가정당하고공정하게이루어졌는가
하는점을심사하면서전문기관의전문적평가에바탕하여다른규제체제와의균형성이나
사회적수용성여부등에심사역량을집중하여야할것으로본다.

그러므로과학기술적사안에대한규제심사에있어서규제개혁위원회는전문적정책
판단기관이어떠한구성으로어떻게논의를전개하여어떠한쟁점을가지고토론하였는가
하는점을집중검토하고이해관계인의의견과그에대한주관부서의대응논리의타당성과
정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당해 규제사안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도록하여야할것으로본다.
이러한관점에서과학기술분야의규제심사와관련하여절차나업무매뉴얼등을개선할

필요가있다고본다.

5. 관료제의 문제

현재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로 되어 있으나 규제심사의 실무는 국무
조정실에맡겨져있다. 그런데국무조정실이담당하고있는규제심사의실무의핵심은
규제심사결정안의초안을작성하는것이므로국무조정실의실무작업은실상규제심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직업관료에 의해 규제심사가 실질적으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스럽지만은 않다. 본질적으로 규제는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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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다. 그러므로규제개혁은행정조직과행정권한에대한개혁이다. 그러므로이것은
관료조직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이 비록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국무총리소속으로되어있으나그공무원들은넓은범위의정부조직에속해
있으므로, 다른부처나업무상관련있는다른기관의공무원이규제심사의방향에대해
제시하는요청이나요구에냉담할수만은없다. 더구나상대방부처의핵심적인조직
운명과관련된사안이라고한다면그것을무시한다는것은인간의정서상기대불가능한
일이라할것이다.

이처럼 규제심사는 관료제라는 본질적인 한계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 비중 이상으로 민간위원의 참여의 폭을 유지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성공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러나민간위원은모두비상임이므로실질적으로참여의폭을
넓히기가쉽지않으며민간위원들이현재관료들이가지고있는실무적능력을갖추기도
반드시쉽지않을것으로본다. 이딜레마를여하히극복하느냐하는것이규제심사제도의
성과와직접적인관계가있다고생각한다. 

6. 규제체제전반에 대한 이해와 중장기규제계획

규제심사는 개별 등록단위의 규제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규제제도가 모두 문제되지 특정규제제도만의
타당성과적절성이확보되었다고만족할수있는것은아니다. 

따라서규제심사자는규제제도전반에대한이해가있어야한다. 예컨대, 특정법령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제도를 만들고자 할 때, 규제심사 자체는 특정법률의
특정제도에대한것이지만, 전반적인소비자보호제도의맥락에서새로운제도가어떠한
의미를가질것이며소비자나기업은이제도에어떠한반응을보일것인가에대한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특정제도의 타당성 만을 따질 경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오히려역효과를가져올수도있다.

한편 특히 식품,의약품, 환경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현재의 규제
수준이나규제품질이만족할수준이아니기때문에향후규제수준을상승시키거나규제
효과를증진시킬대책이반드시필요하다. 이렇게장기적인목표를가지고있는규제의
경우, 규제제도는장기적인계획하에진화,발전시킬필요가있다. 선진국의예에비추어
규제제도의 진화,발전 그리고 규제수준의 상승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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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 하에
계획성있게규제제도를발전시켜나가야한다.
현재의 규제심사제도 하에서는 규제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이나 중장기

규제계획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허점이 있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한
규제심사및관리의실무적인지침이마련될필요가있다. 

7.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의뢰되어 오는 규제안은 관계부처의 자체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온다. 그러나 실제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실태는 규제
개혁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비추어매우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무조정실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심사라는 일
자체가 정부부처의 추진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야 하는
일이기때문에부처내부의기관이감당하기쉬운작업이아니라고본다. 자체 규제개혁
위원회의활성화를위한하나의대안은부처내부의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위원임명을
해당부처에맡기지말고국무조정실이관여하여임명하도록하고비판적인심사를비교적
자유롭게할수있는길을열어주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도 사무국 역할을 맡은 국무조정실의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의강도를높이기어려웠다는점을고려해볼때, 각 부처에서위촉한위원들이각
부처의규제안에대해비판적으로접근하기어려운것은불문가지의사실이라고할것이다.

8. 특별조직 : 규제개혁기획단

국무조정실에민관합동의규제개혁기획단을설립하여기존규제, 덩어리규제의정비에
힘쓴것은참여정부규제개혁의가장큰특징이면서업적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다만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되어
시너지효과를내지못한점은개선의여지가있다고본다. 만약규제개혁기획단의활동이
연장된다면규제개혁위원회와규제개혁기획단상호간업무노하우가시너지효과를발휘할
수있도록양자를보다긴밀하게연계시키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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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규제심사절차와개선과제

현행의규제심사절차는규제개혁이라는과업의중대성에비추어지나치게단순하다고
평가된다. 보다 정치한 규제심사절차와 심사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심사시당면하는여러가지곤란한사항들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이하
구체적으로검토하여본다.

1.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규칙의 확립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의사규칙이확립되어있지않다. 그러나의사진행이어떻게되는가하는것은
실질적으로규제개혁위원회의기능성과그효율성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 

분과위원회와본위원회사이의역할분담, 사무국과위원회간의역할분담, 위원장과
위원의역할과기능, 위원들사이에이견이있을경우의조정방법,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등으로부터의의견청취의방법, 위원회권고안의형식, 분과위원회의결형식등
깊이검토되고연구되어야할사항이많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의사규칙이확립되지
않아서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의 스타일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진행이나 기능이 다소
상이하게나타날여지가많았다고본다.

규제개혁위원회는통상의자문위원회와는달리안건이현저히많고사실상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합의제기관이니 만큼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규칙 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여그에따라위원회를운영하여야할것으로본다.  

2. 이해관계대립 또는 사회적 갈등사안의 경우의 의견청취

규제개혁위원회는현재이해관계대립이심하거나사회적갈등이예상되는사안인경우,
이해관계인을출석시켜의견을청취하고있다. 정부규제가가지는영향력에비추어볼때,
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는것은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고본다. 그러나현재의관행
하에서는어떤경우에의견청취를실시하여야하는가하는점에대해서원칙이나기준이
존재하고있지않다. 

따라서매우중요한사안임에도의견청취없이심사가진행되기도한다. 또한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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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들을것인가하는점에있어서도상당히자의적인판단이개재될가능성이있다.
의견청취는 규제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니만큼공정하고적절하게이루어져야하며그를위해운영규칙또는의사규칙의
제정을통한기준과원칙의정비가있어야할것으로본다. 

3. 충분한 심사기간의 확보

행정규제기본법이 상당히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로규제개혁위원들이심사에서가질수있는기간은매우제한되어있다. 사무국에서
복잡한 실무처리과정을 거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규제개혁
위원들이참여한논의과정은항상시간에쫓겨깊이있는검토를하기어렵다. 법적으로는
충분한기간이확보된것처럼보이지만실제실무처리에서심사에필요한기간이확보되지
않고있는것이다. 이역시운영규칙등의제정을통하여교정하여야한다.

규제개혁위원들이실무적검토를대체할안을가지고있더라도시간에쫓긴다면그안을
구체화하고논의할엄두조차낼수없을것이다. 또판단을위한새로운자료확보의시간
조차가지기어렵다면심도있는심사를한다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규제개혁위원들이실무검토초안단계에서부터참여하지못하고있는만큼, 규제심사를
위해어느정도의합리적시간을위원들에게허락하지못하게되면위원들은규제심사안에
대한파악조차완전히하기힘들게된다. 그것은사실상규제개혁작업의실질을관료제라는
한계를 가진 사무국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규제
개혁이라는현상을야기하게될것이다.

4. 다른 논의절차를 거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늘문제가되는것중에하나는심사대상법령안등이
특별위원회의의결을거쳤거나이미이해당사자간의사회적합의를거친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은규제개혁의관점에서문제가있더라도심사를통해수정하기어려운사안이되기
쉽다. 예컨대, 심사대상법령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성안한 경우,
이것을규제개혁위원회에서수정한다는것은관료제문화에서는거의불가능하다. 또한
이해당사자간에 어렵사리 합의한 사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수정한다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무산시킬가능성이있어사실상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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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문제가있기때문에가급적국무총리가위원장인위원회가법안을성안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고위급 논의기구가 미리 법안에 대해 합의해
버리면그하위단계의법안심사는사실상무의미한절차가되어버리기때문이다.5)

다만부득이그러한논의기구가필요한경우에는규제개혁의관점을반영할수있도록
성안이전단계에서규제개혁위원회심사를받게하든가협의하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
있어야할것이다.
한편,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성안된 법안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최고위급

국가기관이 이미 합의해 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가 파기한다는 것에는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보호나
법치주의그리고규제개혁등의관점에서균형있는합의라고확신할수는없기때문에,
합의자체가다른국가적가치의관점에서수정될수있다는점을사전에이해당사자에게
주지시켜야할것이라고본다. 이런사안에있어서규제개혁위원회가취할수있는대안은
합의당사자를불러의견을청취하고규제안을변경할필요가있으면합의당사자출석하에
심사를진행하는것이다.

5. 과학기술분야의 규제심사

과학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규제심사의 경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취하고있지않으나심사절차나방식을달리하여야할것으로본다.
과학기술분야의경우, 특히안전과관련된규제라면관계부처는국민의안전을담보로

규제안을원안대로통과시켜줄것을요청하게되고그에대한전문적견해를가지지못한
규제개혁위원회로서는 사후책임문제 때문에서라도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라도원안을승인할수밖에없는것이다.  

그러므로과학기술적판단은별도의전문성있는공식기구에맡겨야할것이다. 그러한
판단과정에이미전문성있는공식기구의논의과정이존재한다면그의견을규제심사에
반영하여야할것이고, 그렇지않다면그러한전문적영역에대한판단을위한논의기구를
만들던지아니면공신력있고객관성있는전문가를참고인으로선발하여그진술을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성있는 공식기구의 논의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규제개혁
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그기구의대표자등의구두보고와그에대한질의가있어야한다.
이러한사항은모두운영규칙에서규율할내용이라고본다.

특별기고

5)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지만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사무국의 역할을 맡고 있다.



Ⅴ. 현행규제심사제도에내재하고있는구조적문제

규제개혁위원회가아무리열성을가지고규제개혁작업을추진하더라도피해갈수없는
구조적한계가있다. 이러한구조적한계점들은현재로서는회피가불가능한것들이지만
새로운제도개선과관행개선을통해교정할수있는방안이전혀없는것은아니라고본다. 

1. 관할권 위주의 규제시스템

현재모든규제시스템은행정청의관할권또는권한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그러므로
실제로규제가피규제자에게어떤의미와영향을가지는가에대해세분화된각행정조직의
실무자는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규제
권한을가지고있으므로피규제자가체감하는규제는총량개념으로그리고상호연계되어
있는데비해각부처는그러한이해가없이자기권한내의규제를위주로생각할수밖에
없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열심을 내는데도 규제개혁체감도가 낮은 근본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와같은사실은규제심사에있어서도근본적인한계가되고있다. 관할권위주의
규제시스템 하에서는 피규제자 위주의 규제심사가 사실상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
심사자는피규제자의총량적규제부담의관점그리고규제체제의복합적효과의관점을
규제심사과정에서유지할수있도록별도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2. 조직문제 및 예산문제에 대한 심사권한

개별단위의 규제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행정조직과 권한 나아가서 예산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제심사는 늘상
되풀이되는가지치기에불과하다는것은이미전술한바와같다.6)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조직이나 예산 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뿌리는 그냥 둔 채 가지치기에 전념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현재의 규제개혁
위원회의인력과구조하에서행정조직이나예산에대한검토를할수있도록하는것은
어려운일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나사무국의체제개선을전제로, 바람직한규제개혁을
위해서는규제심사가행정조직체계나관할권배분그리고예산에대한심사와연계되어야
한다는점을분명히밝히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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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fra. Ⅱ.4. 참조



3. 규제심사에 대한 회피

현재국회에서의원입법이획기적으로증대되면서의원들간에입법경쟁이라고할만한
상황이발생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정부의각부처도부처간정책조율이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법안을의원입법으로추진하는경우가있다는소문이확산되고있다.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논의과정에서논란의대상이될만한사안을미리의원입법으로추진하는
것도소문대로있을법한일이라고생각된다. 

규제심사의관점에서의원입법은일종의사각지대이다. 그리고현실적으로많은문제를
야기하고있다. 삼권분립의관점에서정부소속의규제개혁위원회가의원입법에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의원입법과정에서 실효적인 규제심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조치가있어야한다. 

Ⅵ. 규제개혁을위한규제심사의새로운관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의 관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하에서는현재의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심사의관점이상당부분코페르니쿠스적전환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나아가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한다.

1.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심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규제제도는 구조적으로 권한배분체계인 관료조직의 관할권
체계에 따라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심사에 있어서 만큼은 의도적으로
피규제자중심으로, 규제의총량을파악하고규제상호간의관련성을검토하여신설, 강화
규제가야기할수있는폐해와부작용을최소화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규제심사에 있어서의 관점이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규제를 재검토함에 있어서도 관할권 중심의
사고에서벗어나서피규제자관점에서관련규제를총량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특별기고



2. 규제대안의 모색과 규제목표와 규제수단 간의 mismatch에 대한 검토

현재규제심사의주안점은제시된심사대상이되는규제안이타당성이있는가하는
점이다. 그러나많은경우, 규제의실패는규제방식이규제목표와부합되지않거나또는
지나치게광범위하고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에발생한다. 그러므로규제목표에
비해규제수단이적절한지그리고그보다더합리적이고덜침해적인규제대안이없는지
하는것을찾는데규제심사의초점을맞추어야한다.

특히규제목표의달성에만급급하여특정한규제제도를유지하지않으면안된다고만
생각할것이아니라민,형사제도등사법제도의활용이나재편으로규제목표를달성할
수는없는지검토해볼필요가있으며, 규제철폐나완화시에는질서의공백을어떻게
메울수있을지7) 등에대한대안적검토가있어야할것이다. 

3. 규제의 단순화와 규제투명성

피규제자의관점에서는복잡한규제제도와투명하지못한규제제도는그자체가심각한
부담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규제심사시 복잡하고 투명하지 못한
규제제도는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제도로 개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복잡한제도는좋지못한규제이며불투명한규제역시그러하다.

4. 규제순응성 및 규제집행도 제고

아무리내용이좋아도국민들이규제에대해순응하지아니하거나규제집행도가떨어지는
규제는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의 연장선상에서 규제순응도와 규제집행도의 점검에
게을러서는 안된다.모든 심사대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보고를
하도록하여규제순응도와규제집행도를파악하고집행상의장애요인에대해서도정확히
파악하는가하면규제가시대발전에뒤떨어진것인지에대해서도늘점검하여규제제도가
업데이트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야한다.좋은규제제도를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
규제제도의집행률을높이는것도매우중요하다. 집행율이일정수준이하로떨어지는
규제는규제제제도로서존재할가치가없다고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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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나 자율규제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질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5.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의 연계

규제심사에 있어서 항상 고려하여야 할 것은 특정의 규제제도가 시장상황에 어떠한
영향을줄것인지산업이나경쟁구도에는어떤영향을줄것인지하는점이다. 규제개혁의
취지가 경제활성화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러한 관점을 소홀하게
취급한다면규제개혁의본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 그러나규제심사의실제에있어서는
해당부처만이의견을개진하므로해당부처가보는규제목표의달성만이심사의주요
이슈가되기쉽다. 현재규제개혁위원회의모든분과위원회에법제처담당자가참석하듯이
모든분과위원회에산업정책이나경쟁정책과관련된기관(산업자원부나재정경제부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를 참석시켜서 이러한 주요 관점이 심사과정에서 무시되지
않도록하는것도고려해봄직하다.

Ⅶ. 결어

초기규제개혁작업이시작될때에는규제심사시스템의존재만으로도큰의미가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초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마무리되고 규제심사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보니현재의규제심사시스템은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준만큼규제개혁에있어전향적인
진전을이루어내지못하고있다. 필자는지금단계에서규제심사시스템의대폭적인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강력한 규제심사
시스템이확립되어야할시점이라고본다. 

이를위하여위에서검토한여러문제점을포함하여광범위한실무연구와제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규제심사의 규칙과 매뉴얼이 대폭 재편될 것을
기대한다. 이글이그와같은규제심사제도의발전에조금이나마보탬이되기를희망하며
글을맺는다.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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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목표및개요

본 연구는 규제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규제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규제의 개선이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 및
유지를위한주요요인이라고판단되기때문이다.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목표들을 교과서적으로 요약하면, 미시적
차원에서는각개별시장의자원배분과정의효율성과공정성, 그리고거시적차원에서는
국민경제전반의안정과성장이라고할수있다. 단기적인경기과열로인한인플레이션의
위협이나 일시적 경기후퇴에 따른 실업의 고통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통화금융정책이나재정정책등을통한경기안정화정책의과제라고한다면, 한 나라의
경제가중장기적으로견실한성장을지속하도록경제의구조적인발전을유도하는것은
보다장기적이고근본적인경제정책목표라고할수있다.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체제와 운영 시스템을 선진국 기준으로 맞추어
정비해나가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의 OECD 출판물과 내부 보고서들은, 선진국
경제정책의주된관심이경기안정화를위한단기적인거시정책을넘어서지속적인혁신과
성장을목표로하는중장기적인구조정책으로확대·이전되어가는과정에있음을확연히
보여주고있다. 

선진경제그룹구성원들의경제성장률추이를보면, 2차대전종전이후일인당GDP가
상대적으로낮은국가들과높은국가들사이의경제적격차가갈수록좁혀지는경향을보여
신고전파성장이론에서예측하는수렴현상이선진국그룹내부에서도전반적으로관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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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안상훈1), 차문중2) 

1)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2)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본 논문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차문중(편)[2005])의 제11장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상을보였었다. 그런데, 1990년대들어미국의성장률이회복되면서성장패턴은과거의
추세와반대로바뀌어오히려국가간격차가커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유럽과 미국이
모두경기후퇴기에들어간 2000년대에도그격차는계속벌어져왔다. 이 같은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의 원천은 무엇인가, 경제성장의 성과가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르게나타나게하는요인들은과연무엇이며, 성장잠재력의제고를위해어떤정책적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규제개혁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
주목받으며, 세계각국에가장중요한 아젠다로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규제개혁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널리확산되고있는데, 특히
그공감대는성장잠재력의확충과연관되어있다. 규제개혁위원회도공정한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2005]). 하병기외(1999)는수량적분석을통해규제개혁이우리경제의활력회복과경제
성장에크게기여할수있음을확인하고, 규제개혁이경제의효율성을높여성장에미치는
효과는일시적성장효과를갖는수요진작책과는달리영속적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그렇다면우리경제에서규제가산업의성장에미친영향은구체적으로무엇인가? 

본 연구는우리나라의자료를이용하여진입규제가산업의진입률에미치는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3) 본 연구에서는 진입률에 대해 세 가지
정의를사용하고있다. 보다 자세한논의는데이터의설명부분에제시되어있다. 진입
규제에 주목하는 것은, 진입 규제가 가격 규제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경제 규제의
형태이며, 중요한 존치 규제 중의 하나이고, 김재홍(2002)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에비해계량분석에활용하기용이하게정리되어있기때문이다. 진입규제에대한
연구는규제가다양한진입률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진입률의변화가산업의
성장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진입규제가산업의성장에미치는
영향을규명한다.

2. 구조개혁을위한규제정책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과 경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함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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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에서는 진입률에 대해 세 가지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데이터의 설명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예를 들어, Djankov, McLeish and Ramalho[2004],
OECD[2004]). 경제성장의요인분석과관련된일련의실증연구결과들은, 노동활용도와
생산성의차이가미국과여타선진국들간의성장격차의주된요인임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노동활용도와생산성모두가규제와밀접한관계가있음또한보여주고있다. 

유럽의경우경제활동참가인구의비율이낮고실업률은높으며, 법정노동시간이짧아
미국에 비해 노동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하는 큰
문제로부각되었다. 그러나이런연구들이간과했던중요한사실은, 유럽의경우규제가
만연한기업환경으로인해혁신기업에의한‘창조적파괴’가특히정보통신기술 (Infor-
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 분야에서미국에비해상당히뒤졌다는
것이라고OECD(2004)는지적하고있다. 

특별기고

<그림1> 신규기업의초기규모와생존기업의성장률

■ 제조업 신규 기업의 평균 초기규모, 1989~94
(기업당 평균 피고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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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2년 후 제조업 생존기업의 순고용 증가,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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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조적파괴가활발한미국의신규기업은평균적으로유럽의신규기업보다규모가
작지만일단진입에성공하면매우빨리성장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그림1), OECD는이
역시 규제정책 및 기업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광공업통계
조사를바탕으로계산한우리나라의제조업신규기업초기규모는약18.4명으로, [그림1]에
나타난 대부분의 비교 대상국가보다 매우 낮고, 캐나다나 미국 정도가 비교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면에서는 신규기업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있다. 그러나 1990년대, 창업 2년후생존한제조업기업의순고용증가는약
8%로,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고, 핀란드와만 흡사한 정도이다. 요컨대,
미국경제와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창조적 파괴와 신규기업의 성장을 통한 원활한
신진대사가우리나라에는부족한것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의 구조조정과 이를 저해하는 규제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을 위한 규제 및 구조 개혁 정책을 다양하게
추구할필요가있다. 이경우정책의우선순위를(1) 노동시장및자본시장과같은생산요소
시장(production factor market)의원활한작동, (2) 생산물시장(product market)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의 촉진, (3) 교육 및 혁신정책의 강화와 개선 등에 둘 것을
OECD(2004)는권고하고있다. 생산요소시장과생산물시장에서의구조적개혁은단순히
거래가이루어지는과정에서의경쟁뿐아니라거래가되는재화에대한생산과정에서의
구조적개혁까지를포함하는것으로이해하여야한다. 

특히규제정책은이러한정책우선순위분야들전반에걸쳐심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
요소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경쟁정책, 무역정책, 산업정책, 소비자정책,
환경정책등여타정책들과의연관속에서, 여러선진국들이범정부적차원에서중장기적
구조개혁정책으로서의규제개혁정책을고려하기시작한것은바로이러한맥락속에서
보다잘이해될수있을것이다.

3. 규제의논리와문제점- 진입규제를중심으로

경제의주요부문들에서정부가생산수단을직접적이고독점적으로소유하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시장에개입하여, 독점이나과점등비경쟁적인환경이형성되어있는것이
많은경제에서목격되고는한다. 가장대표적인경제규제는가격규제와진입규제인데,
우리나라의경우경제규제중진입규제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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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진입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자연독점이 존재하는 산업에서의
중복투자를막는다는이론과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이사회후생을떨어뜨릴가능성이
있을때, 정부가경쟁기업의수를제한하여야한다는과당경쟁이론이다. 

과당경쟁이론은다시경쟁을시장내에존재하는기업의수로해석하는과당진입이론과
경쟁을 기업의 수보다는 투자액으로 해석하는 과당투자 또는 중복투자의 이론으로
발전한다(김재홍[1994]). 이러한 자연 독점이론과 과당경쟁이론을 규제 대상의 양적인
진입규제로이해한다면, 시장에진입하려는기업의자격을규제의기준으로삼는정책은
질적인 진입규제로 이해할 수 있다. 질적 진입규제는 파괴적 경쟁으로 인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quality)의 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에
근거를두고있지만, 김재홍(1994)은신규기업이시장수급을깨뜨리지않아야한다는명분
또한존재함을지적, 질적진입규제역시과당경쟁방지의명분과직접적인관련이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진입규제의 이론적 배경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진입규제이론중과당진입이론의논리적근거를대표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예를 들어, 시장 내에 N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대칭적 과점 균형에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0 )이라고하자. 이경우각기업의이윤은,

가된다. 여기서 P는일반적형태의수요함수, c는 (가변)비용함수, 그리고K는고정
비용이다. 정부의 진입규제가 없다면, 이 이윤이 0이 되는 곳에서 균형기업의 수 N*가
구해진다. 
그러나정부가진입규제를통해시장의구조또는기업의수를결정하고, 일단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자신들끼리 경쟁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N개의 기업이
시장에진입하여각각 만큼을생산한다면, 정부가극대화하고자하는사회후생은

가되고이식에서후생을극대화하기위한기업의수Nw가구해진다.Mankiw and
Whinston(1986), Perry(1984) 등에의해주장된과당경쟁이론은이경우경쟁하에서의
최적 기업의 수 N*가 사회후생극대화를 위한 최적기업의 수 Nw보다 큼을 보이고,
그러므로기업의자유로운시장진입이사회적후생의극대화를위해서는규제될필요가
있다고설명한다.

특별기고



그러나과당경쟁의논리는엄격한가정위에서성립되는것이며, 과당경쟁의방지나
국민후생의증가등을표방하는정부의경제규제는많은경우시간이흐름에따라그
정당성의기반을상실하고있다. 한예로, 자연독점이존재하는산업에있어서생산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고 그러므로 진입규제가 필수적이라는
기존의주장은, 기술의발전과시장규모의성장, 그리고진입규제의폐해경험등으로
인해그근거가희박해지거나취약해지고있는것이다.

김재홍(2002)은 과당경쟁이론의 문제점으로 (ⅰ)과당경쟁이론은 재화가 동일할
경우(homogeneous)에만성립하고, 상품이차별화된경우에는항상성립하지못한다는
점, (ⅱ)사회후생극대화를위한최적기업수는이론적으로는하자가없어보이지만, 실제
경제에서정부가최적기업수를수리적으로도출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는점, (ⅲ)과당
경쟁에 근거한 진입규제는 비효율적인 기존기업을 효율적인 경쟁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ⅳ)과당경쟁이론은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진입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규제가없을때에비해사회후생을저해하는방향으로작용한다는것이다.

Djankov 등(2002)은 85개국의 자료를 활용한 진입 규제의 분석에서, 진입 규제는
특히 소득 1/4분위(the top quartile)밖에 있는 국가들에서 진입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부패, 비공식 경제부문 등과 연계되지만, 정작 재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는없다고질적진입규제논거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또한규제의수혜자는대부분
정치인과공무원들로밝혀져, 불공평한소득의재분배를초래한다고밝혔다.  

또한 좀더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보더라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경제, 세계화
(Globalization)의 조류 등도 산업의 전부문에 걸쳐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경쟁을
격화시키는등, 독점또는과점등의비경쟁적환경을변화시키고있다. 비슷한논의를
이용환(199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4) 이런 이유로, 현존하는 규제는 많은 경우 그
시의성을 상실하고 있고, 논리적 근거를 잃고 있으며, 경제 성장 또는 국민 후생 등에
부정적영향을끼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이에따라규제개혁의논의가더욱가속화
되고있는것이다. 시장실패와더불어자주거론되는정부실패또한비효율성생산의
원천으로지적되며, 정부규제의철폐내지는개선의한논거로자주사용된다(예를들어,
임상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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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슷한 논의를 이용환(199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규제개혁, 신기술, 생산성의증대

높은비용, 높은가격, 자원의비효율적배분, 그리고상품개발이나서비스품질개선
등의지체를초래하게되는규제를개혁하는것은경제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
주장은 많이 있어왔고, 진입규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규제가 경제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이론과 실증적 조사도 있었지만,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이들을정리한연구는최근OECD(2005)에서행해졌다. 규제개혁이과연어떠한경로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규제정책 및 규제개혁은 어떤
산업에서어떤양상으로경쟁과정에영향을미치고있는가·경쟁의활성화와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이러한 질문에 대해 OECD
경제총국내부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두편의연구보고서가지난10월파리에서열린
OECD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의 구조개혁작업반
(Working Party 1: WP1) 회의를위해작성되었다. 두 편의보고서는아직공개되지
않았으며, 연구진들의OECD 방문시열람할수있었다5). 이보고서에따르면규제개혁과
생산성의관계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규제개혁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로로는, (1)신기술의 채택, (2)새로운
기업들의 진입, (3)다국적 기업들의 입지선정 등이 있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생산물
시장의규제가약한나라일수록 1995년이후의생산성증가가빨랐던것으로나타난다.
특이한것은, OECD 국가들사이에규제완화의정도는어느정도수렴되는경향을보이는
반면, 생산성증가의속도에있어서는나라들사이의격차가오히려커지는경향을보이는
것으로나타난것이다. 이같은일견모순되어보이는현상에대한하나의설명은, 규제의
정도에있어서나라간차이는줄고있었지만반(反)경쟁적규제의개혁의생산성제고
효과가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확산과 맞물리면서 보다 확대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OECD 회원국들의산업별데이터에근거한실증분석의결과를종합해보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반(反)경쟁적 규제가 적은 부문일수록 ICT 투자의 비중이 높고,
신기업의진입비율이높으며, 외국기업들의국내진출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 생산물시장의규제가혁신의유인을감소시킨다면이로인해효율성증대를
위한 신기술의 채용도 지체될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 변화의 시기일수록 경쟁
촉진적인규제정책의긍정적인효과는한층증폭되어나타난다는것이다. 반(反)경쟁적

특별기고

5) 두 편의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연구진들의 OECD 방문시 열람할 수 있었다



규제가생산성증대에미치는부정적효과가ICT를집약적으로이용하는사업에서더욱
큰것으로나타난것이바로이러한설명과부합하는실증분석의결과이다. 

많은경우규제는경제의효율성과후생을감소시키지만, 규제의무조건적인철폐가
항상최선의결과를낳는것은물론아니다. 단순한규제의철폐보다는좀더효율적인
규제개혁을통해경제행위를왜곡시키는경제구조를타파하는것이최근각국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규제개혁을위한대안을제시하는것보다는우리나라의경험상실증적으로진입규제가
산업발전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 이로인해우리가겪은손실을제시하는것을주된
목표로삼는다.

5. 분석및분석결과

(1) 데이터

우리 나라의 진입률, 진입규제 및 산업 발전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진입규제의
각종지수들은 1992년과 2001년 시점에서산업별진입규제의현황을규제산업수및
생산액을기준으로수량화하고더나아가진입규제의현황을규제형태별·규제강도별로
분석한김재홍(1994, 2002)의연구결과에근거하였다. 

진입규제가기업활동및경제성과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기위해서는각종
진입규제지수 외에도 산업별진입률·산업별 고용증가율·산업별출하증가율·산업별
자본- 노동비율등추가적인변수들이필요하다. 이를위해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를이용하여김재홍(2002)의분석에이용된표준산업분류(1991년 6차개정안)에
맞추어산업별변수들을계산하였다. 진입규제지수들이 1992년및 2001년두시점에
대해서만존재하므로, 이에대응하는산업별변수들은두시점에가장근접한6개연도
(1991, 1992, 1993, 2000, 2001, 2002년)의 값들을 이용하였고, 제조업부문 23개
중분류산업 (‘15 : 음식료품제조업’에서‘37 : 재생재료가공처리업’까지)에대해 6개
연도의값들이존재하므로총138개의관측치를이용한계량분석이가능하였다. 본절의
분석에이용된변수들의정의및계산방법에대해간략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䤎진입률(사업체수기준)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연도별 원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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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진입한사업체들을식별하고6)이들이각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하였다.
사업체수기준의진입률은각연도별로23개중분류산업마다각각그해에진입한
사업체의총수가전체사업체수에서차지하는비율로정의하였다.

·진입률(출하기준) : 각연도별로23개중분류산업마다각각그해에진입한사업체에
의한출하액의총액이그산업전체의출하액에서차지하는비율로정의하였다.

·진입률(고용기준) : 각연도별로23개중분류산업마다각각그해에진입한사업체에
의한고용의총수가이그산업전체의고용자수에서차지하는비율로정의하였다.

·진입규제지수(사업체수기준) : 각중분류산업에속하는세세분류산업7)의총수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세세분류산업 총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였다.(김재홍
[2002]).

·강한형태 진입규제의 지수 : 김재홍(1994, 2002)은 진입규제를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와 약한 형태의 진입규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강한 형태 진입규제
지수는 각 중분류 산업에 속하는 세세분류산업의 총수에서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
(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가존재하는세세분류산업총수가차지하는
비율로정의하였다. 

·약한형태진입규제의지수: 각중분류산업에속하는세세분류산업의총수에서약한
형태의 진입규제(등록, 신고)가 존재하는 세세분류산업 총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였다. 

·진입규제지수(생산액기준) : 각중분류산업에속하는세세분류산업의총생산액에서
진입규제가존재하는세세분류산업8)의총생산액이차지하는비율로정의하였다. 

특별기고

6)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는 5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던 5인 미만 사업체라도 5인 이상
사업체로 성장하여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대상 사업체가 되어야만 그 시점에서 비로소 새로운 진입 사업체로 포착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시데이타에 근거한 진입퇴출 분석이 갖는 본원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 문헌 가운데 20인 이상 혹은
심지어는 200인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진입 퇴출 분석도 종종 발견되는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포괄하는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한 데이터에 속한다. 주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실증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로는 Ahn(2001)을 참조하라.

7)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 23개 중분류산업 내에 총 585개 세세분류 산업이 존재한다. 

8)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 23개 중분류산업 내에 총 585개 세세분류 산업이 존재한다.



·비생산직/생산직 비율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로부터 매년 각 사업체별 월평균
생산직종사자수와월평균비생산직종사자수를중분류산업수준에서집계하고, 각
중분류산업에속하는비생산직종사자수총계와생산직종사자수총계의비율을
계산하였다.

·자본/노동 비율 : KDI 내에서는 생산성 추계를 위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매년각사업체별실질자본투입과노동투입을계산하여왔는데9), 여기서는
각중분류산업별로실질자본투입대노동투입의비율을계산하였다.

·고용증가율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각 중분류산업별 종사자 총수의
증가율을계산하였다. 단기효과와중기효과를모두검토하기위하여, 향후1년간의
종사자 총수의 증가율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의 연평균 종사자 증가율을 모두
계산하였다. 

·출하증가율 : 역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각 중분류산업별 출하액
총액의증가율을계산하였다. 단기효과와중기효과를모두검토하기위하여, 향후
1년간의 출하액 증가율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의 연평균 출하액 증가율을 모두
계산하였다. 

(2) 진입률과 규제 - 분석결과와 시사점

<표1>은본연구에서사용된모든변수들간의상관계수를구해정리한것이다.
진입률을의미하는세가지변수들사이에는매우높은상관관계가존재함이밝혀지고

있다. 진입규제변수사이에는, 강한형태의규제와약한형태의규제사이의상관관계를
제외하고모든변수들사이의상관계수가매우높고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강한형태의규제와약한형태의규제가같이동일한산업에존재하기는정의상어렵지만,
생산액 기준, 또는 산업수 기준의 규제들은 규제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이들 두 규제
지수와각각유의한상관관계를갖고있는데, 특히약한규제와의상관계수가더높았다. 

비생산직·생산직 비율은 진입률과는 단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자본·노동 비율은 진입률과는 음(-)의 단순상관관계를, 진입규제지수와는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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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팀(2003)의‘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I)’및‘통계자료집’, 그리고 김동석(2004)의‘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및 국제비교’참조.



단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높은자본·노동비율이새로운기업의진입을저지한다는
것은기존의시장구조모형이설명하는바와부합한다. Dunne and Roberts (1991) 은
진입율과퇴출율이낮은산업은자본집약적성향이강하며, 대규모기업체들이포함되어
있고, 가격 - 비용마진이타산업에비해더욱높았음을실증적으로밝혀낸바있다.
최용석·차문중(2005)의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사실이
입증되고있다.

또한<표 1>에서자본/노동비율과진입규제지수사이에대체적으로유의한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고도화된 산업(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진입규제가더집중되어있음을시사한다.10)

특별기고

진입률
(사업체수기준)

진입률
(출하기준)

진입률
(고용기준)

진입규제지수
(산업수 기준)

진입규제
(강한형태)지수
(산업수 기준)

진입규제
(약한형태)지수
(산업수 기준)

진입규제지수
(생산액 기준)

비생산직/
생산직비율
(산업별)

자본/노동
비율

(산업별)

1.0000

0.7310**

0.8167**

-0.2944**

-0.4232**

-0.0387

-0.3128**

0.0919

-0.3527**

1.0000

0.9453**

-0.1953*

-0.2314**

-0.0658

-0.1380

-0.0562

-0.3429**

1.0000

-0.2434**

-0.2752**

-0.0927

-0.1816*

-0.0316

-0.3969**

1.0000

0.6382**

0.7806**

0.9122**

0.3616**

0.4353**

1.0000

0.0170

0.6112**

-0.0563

0.0802

1.0000

0.6885**

0.5152**

0.5002**

1.0000

0.2920**

0.3149**

1.0000

0.2298** 1.0000

<표1> 주요변수들의상관관계분석

진입률
(사업체수
기준)

진입률
(출하
기준)

진입률
(고용
기준)

자본/
노종비율
(산업별)

진입규제
지수

(산업수
기준)

비생산직
생산직
비율

(산업별)

진입규제
지수

(생산액
기준)

진입규제
(강한형태)

지수
(산업수
기준)

진입규제
(약한형태)

지수
(산업수
기준)

주: ***, **, *는 각각 1%, %%, 10%에 유의함을 의미. 이들 변수들을 활용한 희귀분석 결과가 <표 11-3>부터
<표 11-9>까지에 보고되어 있다. 희귀분석은 23개 중분류 산업에 대하여 6개년의 자료를 사용, 최소자승추정볍(OLS)으로 추정하였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진입률은세가지방법(사업체수기준, 출하액기준, 고용기준)
으로정의되어있다. <표2>부터<표4>까지는이들각각의진입률이진입규제지수와갖는
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이다.11)

<표2>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해당산업의자본·노동비율은사업체수를기준으로
한진입률을억제하는효과를가져와시장구조이론의주장과부합하는모습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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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진입률(사업체수기준)과진입규제지

주: 계수 밑의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추정치가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뜻함.

진입률
(사업체수 기준)

자본/노동비율
(산업별)

진입규제지수
(산업수기준)

진입규제(강한
형태)지수(산업수기준)

진입규제(약한
형태)지수(산업수기준)

진입규제지수
(생산액기준)

상수항

연도더미

관측지수

F

결정계수

-0.00017***
(0.00005)

-0.04273**
(0.01724)

0.18017***
(0.01153)

포함

138

11.59***

0.38433

-0.00020***
(0.00004)

-0.14389***
(0.02105)

0.18707***
(0.00967)

포함

138

20.59***

0.52575

-0.00031***
(0.00005)

0.05439**
(0.02263)

0.16138***
(0.01105)

포함

138

11.51***

0.38268

-0.00017***
(0.00005)

-0.04477***
(0.01297)

0.18430***
(0.01129)

포함

138

12.87***

0.40937

Ⅰ Ⅱ Ⅲ Ⅳ

10) 일반적으로 자본집약도와 진입 규제의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현상은,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실시한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수익률과 관련된 규제가 자본집약적 투자를 유도한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Averch-Johnson 효과라고 불린다(Averch and Johnson[1962]). <표 1>에서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가 자본집약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가 존속하는 이유가 주로 자본집약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제외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11) 진입규제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진입률의 회귀분석(표 2부터 표 4까지)에 대해 한 검토자는 산업별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산업별 고정효과 더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각 23개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6개년씩의 관측치들 중 전반 3년과
후반 3년의 내부에서는 진입규제지수의 변화가 없는 데이터의 구조가 주는 자유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26개의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넣어야 하는 제안을 끝까지 따르기는 곤란하였다. 그 대신 산업별 특성의 보다 효과적인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검토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두 가지 중요한 산업별 변수들 (산업별 전년도 평균 사업체규모와 산업별 비생산직 종사자 비율)을 추가시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본문에서 기술한 분석내용이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년도의 산업별 평균 사업체
규모가 진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이를 입증하는 <표 11-3>에 대응한 새로운 회귀분석의 결과를 부록에
<부표1>로 수록하였으며, 여타 분석 결과들도 저자들에게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진입규제지수는 대체적으로 음(-)의 부호를 지니며 유의하지만, 약한 형태의 진입규제
지수만그계수가유의하고양(+)으로나타난다. 강한진입규제는주로음식료품제조업과
화학물및화학품제조업에집중되어있고, 약한규제는이두산업에는거의없는반면,
출판, 인쇄및기록매체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등에
집중되어있다. 

약한형태의진입규제가진입률을억제하는효과를보이지못하는것은예상과다르다.
진입규제가약한경우, 진입규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진입하는기업들이있다면추정된
계수가유의하지않게나타날수있고, 이런현상은어느정도이해가능하다. 그러나본
연구에서는약한규제의추정계수가유의하며양(+)의부호를지닌다. 즉약한규제의
경우, 규제가많은산업에기업이더많이진입하는것이다12). 이런현상이나타나는가장
중요한이유는약한진입규제와강한진입규제의정의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즉본
분석에서는강한진입규제가있지만, 약한진입규제가없는경우, 이산업의약한진입
규제지수는 0으로처리되어, 규제가전혀없는산업과동일하게취급된다. 어느형태의
규제도존재하지않는산업은 23개중분류의경우 1992년에는 4개, 2001년에는 11개로
상당히 작은 편이어서 많은 산업이 약한 규제나 강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사실은약한규제지수의계수가양(+)으로나타나는이유를어느정도설명해준다. 

출하기준으로진입률을정의할경우, 자본/노동비율은여전히유의하고음(-)의계수를
지녀, 산업의 자본 집약도가 진입저지의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진입규제가,
출하기준진입률에는별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해, 사업체수기준의진입규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지수만이 출하기준의 진입률을 억제하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진입에 의해 증가하는 출하액수가(정확히는
출하액수의전체출하액대비비율이) 진입규제가강한산업에서는감소한다는것, 또는
진입규제가강한산업에진입한기업수가작거나진입한기업의출하액이대체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입규제가 약한 형태이거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진입규제의 경우, 진입에 의한 출하액수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표3 참고).

<표 4>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용기준으로 정의한 진입률의 경우에도 출하

특별기고

12) 약한 규제가 많은 산업에 이익률이 높은 경우, 약한 규제의 수가 이익률의 함수가 되어 진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자료의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다루기 어렵다. 단, 산업별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전년도 산업별 평균
사업체 규모와 산업별 비생산직 종사자 비율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표 1>에서는 약한 형태의 진입규제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과비슷한결과가도출된다. 자본/노동비율의진입저지효과, 즉상대적으로자본
집약도가높은산업에기업의진입이어렵다는것은여전한반면, 진입규제의경우,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는 진입으로 인한 고용률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강한
형태의진입규제가많이존재하는산업일수록, 진입한기업의고용은상대적으로더욱
감소하게되는것이다. 그러나약한형태의규제하에서는오히려규제가있을수록진입
기업들에의한고용의증가는커지는데, 이는<표2>에서논의한바와같다.

진입률은또한해당산업의고용및출하의증가율과밀접한관계를지니고있을것으로
추정된다. 안상훈·차문중(2005)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업체 수 기준, 고용기준,
출하기준진입률이모두고용및출하의증가율과양의상관관계를지니고있음을보였다.
즉, 진입률이 높은 산업의 고용과 출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입규제에
의한진입률의저해가궁극적으로산업의성장을훼손함을추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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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수 밑의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추정치가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뜻함.

진입률
(출하기준)

자본/노동비율
(산업별)

진입규제지수
(산업수기준)

진입규제(강한 형태)지수
(산업수기준)

진입규제(약한 형태)지수
(산업수기준)

진입규제지수
(생산액기준)

상수항

연도더미

관측지수

F

결정계수

-0.00016***
(0.00005)

-0.01966**
(0.01730)

0.06572***
(0.01157)

포함

138

6.28***

0.25263

-0.00018***
(0.00005)

-0.07387***
(0.02330)

0.06987***
(0.01070)

포함

138

7.94***

0.29940

-0.00024***
(0.00005)

0.03184
(0.02261)

0.05614***
(0.01105)

포함

138

6.41***

0.25654

-0.00018***
(0.00005)

-0.01174
(0.01331)

0.06457***
(0.01159)

포함

138

6.18***

0.24969

Ⅰ Ⅱ Ⅲ Ⅳ

<표3> 진입률(출하기준)과진입규제지수



6. 맺는말

본연구는규제가산업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해특히우리나라의관점에서분석하였다.
그러나이주제에대한우리나라의기존문헌이주로개별산업의규제개혁이가져올효과를
정성적으로분석하거나산업연관표등을통하여추정한반면, 본연구는우리나라의산업별
진입규제와진입률, 그리고산업의성장을통해규제의영향을분석하였다. 
본 연구의결과들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결론을얻을수있다. 첫째, 우리나라전

산업에걸쳐, 산업의수나생산액을기준으로각산업의규제정도를추정했을때, 이들
규제는해당산업의진입률을대체적으로억제하는효과가있었다. 둘째, 이경우특히
강한규제가존재하는산업에의진입률이많은타격을입었다. 셋째, 고용증가나출하
증가로측정되는각산업의성장은사업체수, 출하비율, 고용비율등으로측정된진입률에
의해가속화되는현상이있다. 즉, 사업체수의증가, 진입에의한출하의증가및고용의
증가 등을 경험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전체적인 출하와 고용이 유의하게 증가한

특별기고

주: 계수 밑의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추정치가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뜻함.

진입률
(출하기준)

자본/노동비율
(산업별)

진입규제지수
(산업수기준)

진입규제(강한 형태)지수
(산업수기준)

진입규제(약한 형태)지수
(산업수기준)

진입규제지수
(생산액기준)

상수항

연도더미

관측지수

F

결정계수

-0.00020***
(0.00005)

-0.01956
(0.01661)

0.09595***
(0.01110)

포함

138

7.32***

0.28285

-0.00021***
(0.00004)

-0.07956***
(0.02215)

0.10084***
(0.01017)

포함

138

9.60***

0.34066

-0.00028***
(0.00005)

0.03706*
(0.02164)

0.08567***
(0.01057)

포함

138

7.63***

0.29118

-0.00021***
(0.00005)

-0.01187
(0.01278)

0.09487***
(0.01113)

포함

138

7.22***

0.27997

Ⅰ Ⅱ Ⅲ Ⅳ

<표4> 진입률(고용기준)과진입규제지수



것이다. 결국 이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진입 규제는 해당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억제하고, 이로인해해당산업의성장이저해되었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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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와 발전과제

진입률
(사업체수기준)

평균사업체 규모
(고용기준)

비생산직 종사자
비율

자본/노동비율
(산업별)

진입규제지수
(산업수기준)

진입규제(강한형태)지수
(산업수 기준)

진입규제(약한형태)지수
(산업수기준)

진입규제지수
(생산액기준)

상수항

연도더미

관측지수

F

결정계수

-0.00048***
(0.00006)

0.05367**
(0.02024)

-0.00010**
(0.00004)

-0.03956**
(0.01523)

0.18962***
(0.01170)

포함

138

22.62***

0.61396

-0.00039***
(0.00007)

0.03451* 
(0.01793)

-0.00015***
(0.00004)

-0.08473***
(0.02101)

0.19119***
(0.01132)

포함

138

25.22***

0.63945

-0.00052***
(0.00007)

0.03053 
(0.02211)

-0.00015***
(0.00005)

0.00409
(0.02208)

0.18914***
(0.01200)

포함

138

20.78***

0.59372

-0.00046***
(0.00007)

0.05105** 
(0.01996)

-0.00012***
(0.00004)

-0.03007**
(0.01192)

0.18913***
(0.01171)

포함

138

22.51***

0.61286

Ⅰ Ⅱ Ⅲ Ⅳ

<부표1> 진입규제와진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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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제 1절

제2절

부 록





가. 행정규제기본법

■제 정 1997. 8.22 법률5368호
■일부개정 1998. 2.28 법률5529호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77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행정규제의신설을억제함으로써사회·경제활동의자율과창의를촉진하여
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국가경쟁력의지속적인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①‘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 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법령등또는조례·규칙에규정되는
사항을말한다. <개정2005·12·29>

②‘법령등’이라함은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그위임에의하여정하여진
고시등을말한다.

③‘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후이법이정한절차에따라규정된규제를말한다.

④‘행정기관’이라함은법령등또는조례·규칙에의하여행정권한을가지는기관과
동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⑤‘규제영향분석’이라함은규제로인하여국민의일상생활과사회·경제·행정등에

제1 절규제개혁관련법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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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
함으로써규제의타당성을판단하는기준을제시하는것을말한다.

2.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규제의구체적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규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
바에따른다.

2. 이법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개정2005. 12. 29>
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및감사원이행하는사무
②형사·행형및보안처분에관한사무
③「국가정보원법」에의한정보·보안업무에관한사항
④「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
자원관리법」및「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
훈련에관한사항.

⑤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및방위사업에관한사항.
⑥조세의종목·세율·부과및징수에관한사항.

3.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조 (규제법정주의) 
1.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한다.

2.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고시등으로정할수있다.

3. 행정기관은법률에근거하지아니한규제로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할
수없다.

제5조 (규제의원칙)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자유와창의를존중하고, 규제를정하는경우에도

부록



그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안전을위한규제를실효성있게정하여야한다. <개정2005. 12. 29>

3. 규제의대상과수단은규제의목적을실현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가장
효과적인방법으로객관성·투명성및공정성이확보되도록설정되어야한다.

제6조 (규제의등록및공표)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규제의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등을제23조의규정에
의한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등록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말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신설2005. 12. 29>

3.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이를위원회에등록하게하거나당해규제를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개정2005.1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장규제의신설·강화에대한원칙과심사

제7조 (규제영향분석및자체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신설또는강화(규제의존속기한연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규제영향분석을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①규제의신설또는강화의필요성
②규제목적의실현가능성
③규제외대체수단의존재및기존규제와의중복여부
④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⑤경쟁제한적요소의포함여부
⑥규제내용의객관성과명료성
⑦규제의신설또는강화에따른행정기구·인력및예산의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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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관련민원사무의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적정여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제출한자에게제출된의견의처리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신설2005. 12. 29>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등을정하고그타당성에대하여자체심사를하여야한다. 이경우
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심사에반영하여야한다.<개정2005.12.29>

4. 규제영향분석의방법·절차와규제영향분석서의작성지침및공표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개정2005. 12. 29>

제8조 (규제의존속기한명시)
1.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신설또는강화하고자할때에계속하여존속시켜야할명백한
사유가없는규제에대하여는존속기한을설정하여당해법령등에명시하여야한다.

2.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하며, 그기간은원칙적으로5년을초과할수없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도래하기6월전까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심사를요청하여야
한다.<개정2005. 12. 29>

4.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당해규제의존속기한을설정할것을권고할수있다.

5.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률에규정된규제의존속기한을연장할필요가있는때에는
당해규제의존속기한이도래하기3월전까지규제의존속기한연장을내용으로하는
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신설2005. 12. 29>

제9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야한다.

제10조 (심사요청)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신설또는강화하고자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법령안에대하여는법제처에법령안심사를요청하기전에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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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심사를요청하는때에는규제안에다음
각호의사항을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①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규제영향분석서
②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자체심사의견
③ 제9조의규정에의한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제출의견요지

3. 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규제심사의요청을받은때에는해당법령에대한
규제정비계획을제출하게할수있다. <신설2005. 12. 29>

제11조 (예비심사) 
1. 위원회는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심사를요청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당해규제가
국민의일상생활및사회·경제활동에미치는파급효과를고려하여제12조의규정에
의한심사를받아야할규제(이하‘중요규제’라한다)인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받은것으로본다.

3. 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결정을한때에는지체없이그결과를관계중앙행정
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 (심사)
1.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2.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절차에따라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보완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
제1항의규정에의한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후단신설2005. 12. 29>

4.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 (긴급한규제의신설·강화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긴급하게규제를신설또는강화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제7조·제8조제3항·제9조및제10조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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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그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의심사결과를통보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심사요청된규제의긴급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내지제10조의규정에의한절차를거치도록요구할수있다.

제14조 (개선권고) 
1. 위원회는제12조및제13조의규정에의한심사결과를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당해규제의신설또는강화를철회하거나개선하도록
권고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권고를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이에따라야하며, 그처리결과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원회에재심사를요청할수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 제14조의규정은제2항의규정에의한재심사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16조 (심사절차의준수)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의심사를받지아니하고규제를신설또는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국무회의에상정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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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기존규제의정비

제17조 (의견제출)
1.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의견제출의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존규제의심사)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기존규제의정비에관하여심사할수있다.
①제17조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의견을위원회에서심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한
경우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정비에관한사항을이송받은경우

③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2. 제14조및제15조의규정은제1항의심사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19조 (기존규제의자체정비)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소관기존규제에대하여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의견을
수렴하여정비가필요한규제를선정하여정비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정비결과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 
1.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대한정비의기한을정할수있다.<개정2005. 12. 29>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수립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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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공표하여야한다. <개정2005. 12. 29>
4. 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공표의방법및절차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시행)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
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통보한특정한기존규제에대하여는그기한내에정비를완료하고그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완료한후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22조 (조직정비등)
1.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정부의조직또는예산의합리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제4장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하에규제개혁위원회를둔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기본방향과규제제도의연구·발전에관한사항
2. 규제의신설·강화등에대한심사에관한사항
3. 기존규제의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
4. 규제의등록·공표에관한사항
5. 규제개선에관한의견수렴및처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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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급행정기관의규제개선실태에대한점검·평가에관한사항
7. 기타위원장이위원회의심의·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25조 (구성등)
1.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2. 29>

2. 위원장은국무총리와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자가된다.
3. 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무원이된다. 이경우공무원이아닌위원은전체위원의과반수가되어야한다.

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자가된다.

5. 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6.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신분보장) 
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면직또는
해촉되지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
2. 장기간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
있다.

2.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것으로본다.<신설2005. 12. 29>

제29조 (전문위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조사요원을둘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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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사및의견청취등)
1.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①관계행정기관에대한설명또는자료·서류등의제출요구
②이해관계인·참고인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및의견진술요구
③관계행정기관등에대한실지조사.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위원회에출석하여그의견을진술하게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할수있다.

제31조 (위원회의사무처리등) 
1. 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하여전문성을갖춘사무기구를둔다.
2. 위원회의전문적인심사사항을지원하기위하여전문연구기관을지정할수있다.

제32조 (벌칙적용에있어서공무원의제)
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전문위원및조사요원은형법기타법률에의한
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33조 (조직및운영)
이법에정한것외에위원회의조직·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장보칙

제34조 (규제개선점검·평가)
1.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확인·점검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확인·점검결과를평가하여국무회의와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관련전문기관등에여론조사를의뢰할수있다.

4.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이행상태가부량하다고판단되는경우대통령에게이의시정에필요한
조치를건의할수있다.

부록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매년정부의주요규제개혁추진상황에관한백서를발간하여국민에게공표
하여야한다.

제36조 (행정지원등) 
국무조정실장은규제관련제도를연구하고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지원을하여야
한다.<개정1998. 2. 28,  2005. 12. 29>

제37조 (공무원의책임등) 
1.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불이익한처분이나부당한
대우를받지아니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우대조치등을하여야한다.

부 칙<제5368호, 1997. 8. 22>

제1조 (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1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날부터시행
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폐지) 
법률제4735호행정규제관리법은이를폐지한다. 

제3조 (법시행당시기존규제의자체정비에대한특례)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법시행후5년이경과한날이
속하는해의12월31일까지는제19조의규정에의한기존규제의자체정비에갈음하여
이법시행당시모든소관규제에대한연차별정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및그시행결과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훈령·고시등의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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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법시행후1년이내에이법시행당시
시행중인훈령·예규·지침·고시등에규정된규제에대하여제4조의규정에의하여
법령또는조례·규칙에근거하였는지여부를재검토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예규·
지침·고시등에규정된이를지체없이폐지하거나관계법령또는조례·규칙에그
근거를정하여야한다. 

제5조(다른법률의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다른 법령의 규정’을‘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제61조의규정에의한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를
‘미리통상산업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로한다. 
제62조 제3호중‘제정 또는 개정’을‘개정’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관한행정규제’로하며, 동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이송하여야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제5529호, 1998. 2. 28>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내지제4조생략
제5조(다른법률의개정) ①내지④생략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총무처장관’을‘행정자치부
장관’으로한다. 

⑥내지<34> 생략
제5조및제7조생략

부록



부 칙<제7797호, 2005. 12. 29>

이법은공포후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나.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정1998.2.24 대통령령제15,681호

개정2006.3.31 대통령령제19,43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영은행정규제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행정규제의범위등)
①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또는이와유사한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감독에관한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영업등과관련하여일정한작위또는부작위의무를부과하는사항

4. 기타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행정행위(사실행위를포함한다)에
관한사항
②법제2조제1항제2호및법제4조제2항단서에서‘고시등’이라함은훈령·예규·
고시및공고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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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규제의등록방법및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신설하거나등록된규제를변경또는폐지한경우에는
당해규제에관한법령등이공포또는발령된날부터30일이내에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등록하여야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규제를등록하는경우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요청하여야한다.
1. 규제의명칭
2. 규제의법적근거및내용
3. 규제의처리기관
4. 규제의시행과관련된하위법령등의내용
5. 규제를규정한법령등의공포일또는발령일과규제의시행일
6. 규제의존속기한
7. 기타위원회가규제등록에필요하다고정하는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④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가법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되지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그요구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공표) 위원회는법제6조제2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별규제사무
목록또는그변경된내용을관보에게재하거나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
국민에게알려야한다.

제 2 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평가요소등)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영향분석을하는경우에는가능한한계량화된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수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게재하는등의방법으로입법예고기간동안공표하여야한다.

부록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작성하여야한다. 이경우규제영향분석서에는그작성에관여한
국장·과장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인적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제7조(자체심사의기준및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자체심사를한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법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자체심사의기준및절차에관한세부지침을
작성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행정상입법예고를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이정하는절차에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보완)
①위원회가법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첨부서류의보완을요구하는경우에는
보완하여야할사항과기한을명시하여야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그기한내에보완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개선권고등)
①위원회는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규제의신설또는강화를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권고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규제의내용
2. 위원회의심사의견
3. 철회또는개선권고사항
4. 철회또는개선권고사항에대한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처리기한내에위원회의철회또는
개선권고사항에대한조치를하고, 그처리결과를지체없이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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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심사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대상이된규제의내용과재심사요청의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제3 장 기존규제의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방법등)
①법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존규제의폐지또는개선(이하‘정비’라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구술·전화등의방법으로할수있다.

1. 의견제출자의성명·주소
2. 규제의내용·문제점및정비방안
3. 기타참고사항

②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정비의견의원활한접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각급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등을활용할수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존규제에대한전년도의자체정비결과를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절차)
①위원회는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매년12월31일까지다음연도의기존
규제의정비지침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정비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규제정비의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추진할규제분야또는특정한기존규제
4. 기타위원회가기존규제의효율적인정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정하는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규제정비계획을수립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④제3항의규정에의한규제정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당해기관의규제정비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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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가선정한중점적으로추진할규제분야에대한조치계획
3. 위원회가선정한특정한기존규제에대한조치계획
4. 기타위원회가정하는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규제정비종합계획을2월말까지관보에게재하거나인터넷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국민에게알려야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추진실적통보) 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1월31일까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장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직무) 위원장은각자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구성등)
①법제25조제3항에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자를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등의자격을가지고있는자
3. 사회·경제관련단체의임원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자
4. 1급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직에있었던자
5. 기타규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②법 제2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말한다.

③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간사로지명된위원은위원장의직무를
보좌하며,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에대한사전검토의총괄
2. 2이상의분과위원회에관련된사항의소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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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위원장이지시한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의일시·장소및부의사항을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위원회의회의는이를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공익보호기타사유로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④위원회의심의안건과관련이있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
수있다.

제20조(위원의회피) 위원장또는위원이공정한심의·의결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
되는사유가있는때에는스스로그사안의 심의·의결에서회피할수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구성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위원회에상정할안건의사전검토·조정
2. 위원회에상정할안건의전문적인조사·연구
3. 기타위원회가위임한사항

③분과위원회의구성, 분과위원장의임명기타분과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등)
①법제29조의규정에의한전문위원및조사요원은관계공무원또는규제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또는위촉한다.

②전문위원및조사요원은필요한경우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
발언할수있다.

제23조(관계행정기관의설명요구등) 위원회는법제3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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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에필요한설명또는자료·서류등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
그내용과제출기한을명시한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회의에출석한
공무원에대하여는구두로할수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등의출석요구등)
①위원회는법제3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이해관계인·참고인또는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회의개최일전일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할
수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등에대하여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
장소및조사자의인적사항등을미리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
조사목적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소속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로하여금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진술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통지하여야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지정등)
①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전문연구기관의지정및그해제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지원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한경비를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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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당등)
①공무원이아닌위원장및위원과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및관계
공무원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여비기타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간사인위원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수당·여비기타경비외에그직무를
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영에규정한것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5장보 칙

제30조(규제개선의점검·평가등) ①위원회는법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각급
행정기관의규제운영실태와개선사항을확인·점검하고자하는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한서면으로관계행정기관에통지
하여야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합동점검반을편성·운영할수있다.

③위원회는법제3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관련전문기관등에여론조사를의뢰한
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이에필요한경비를지급하여야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발간및공표) 위원회는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매년 3월
31일까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규제개혁백서를발간하여공표하여야한다.

1. 전년도말현재정부의규제현황
2. 전년도정부의규제개혁추진실적및그평가
3. 기타규제개혁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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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8. 2. 24 대통령령제15,681호>

제1조(시행일) 이영은1998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6조내지제11조의규정은
1998년6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법률제5368호행정규제기본법은1998년
3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법제7조내지제16조의규정은1998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법령의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이를폐지한다.

제4조(고시등에관한경과조치)
①이영시행당시의규제에관하여는제2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또는공고의형식이아닌것은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또는공고로변경하여야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제6조(법시행당시기존규제의자체정비에대한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기존규제에대한연차별정비계획을수립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연차별정비계획은1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규제에대한정비계획을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한다.

1. 행정및사회환경에비추어존속시킬필요성이없어진규제
2. 법시행일전5년간개정되지아니한규제
3. 다른규제와중복또는경합되는규제
4. 시행과정에서효율성이저하된규제
5. 기타정비의시급성이인정되는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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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연차별정비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
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부 칙<2006. 3. 31 대통령령제19,436호>

이영은2006년6월30일부터시행한다.

다.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2000. 5.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장위원회의운영

제2조(회의) 위원회의회의는매월1회정기회의를원칙으로하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의안의제출) 
1. 의안은위원장, 분과위원회위원장또는위원3인이상의동의로제출한다.

부록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개혁과관련한의안을위원장의동의를얻어제출할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3장분과위원회의구성·운영

제5조(구성) 
1. 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는다음과같은3개분과위원회를둔다.
①경제1분과위원회
②경제2분과위원회
③행정사회분과위원회
2. 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회위원장1인과약간인의위원으로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및위원은위원회의동의를얻어위원장이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법제29조에의한전문위원
및조사요원을소관분야별로분과위원회에배치한다.

제6조(소관) 
1. 경제1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건설교통·산업자원·공정거래·금융감독 등에
관한사항을분장한다.

2. 경제2분과위원회는 정보통신·과학기술·해양수산·농림·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외교통상·통일·국방·법무·복지·교육·
노동·문화관광등에관한사항을분장한다.

4. 분과위원회별소관이불분명한사항에대해서는간사위원이소관사항을조정한다.

제7조(회의) 
1.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인정하는때에당해분과위원회위원장이소집한다.

2. 분과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3. 분과위원회회의시정부위원의경우국장급이상의관계공무원을대리출석시킬수
있으며, 이경우대리출석한공무원은의결권한을가진다.

838

839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기타사유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분과위원회의의결로써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

5. 심의안건과관련있는중앙행정기관의장및소속공무원과이해관계인등은분과
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6.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심의·의결) 
다음의사항에대하여는분과위원회의심의·의결로써위원회의심의·의결로본다.

1. 법제11조규정에의한중요규제여부의결정
2. 법제13조규정에의한규제의긴급성인정여부의결정
3. 기타위원회에서분과위원회에심의·의결토록위임한사항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기록보존이필요한사항에대해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장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업무를보좌하고기타행정사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위원회의사무
처리는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이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조정관실의직무) 
규제개혁조정관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에서심의할의안의준비·작성·배부및심의결과의정리
등회의운영에관한사항

2. 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에상정할안건의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운영을위한서무·인사·회계등제반행정지원에관한사항
4. 확정된과제의추진상황점검·평가
5.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임하는사항

부록



제12조(심의안건설명)
규제개혁조정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수있다.

제5장전문위원·조사요원및전문연구기관등

제13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구성등) 
1. 전문위원은각분과위원회에소속되며, 상근또는비상근으로근무한다.
2.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등의업무를수행한다.

3. 조사요원은소속분과위원회의소관사항에대한전문적인조사연구, 보고서작성
등의업무에관하여전문위원을보좌한다.

제14조(공정위에조사·연구의뢰) 
1.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범위를지정하여전문적인조사·연구업무를의뢰할수있다.

2. 제1항의조사·연구업무를수행하는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의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사무기구의일부로본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의지정등)
1.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위하여분야별로전문연구기관을지정할수있다.

2.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1항의전문연구기관으로하여금위원회의
심사사항에대한전문적인조사·연구업무를의뢰할수있다.

3.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며,
용역비의지급기준은위원장이정한다.

제16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협조요청) 
위원회는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관계행정기관또는연구기관·단체등의
장과협의하여전문적지식과경험이있는공무원이나직원의파견또는겸임을요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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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8조(수당등의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등에대한수당·여비기타필요한경비의지급기준은위원장이정한다.

부 칙
이운영세칙은2000. 5. 15일부터시행한다.

부록



차 수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149차
(05.01.28)

599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원에관한국민신탁법 제정안 

  분과위 심의 결과
보고 -

600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 규제영향 재분석 보고 -

601 ․‘04 규제개혁 백서 발간 계획 보고 -

제150차
(05.02.25)

60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의결 1 1

603

․규제개혁전략과제 보고

  - 문화예술 창의성 제고방안

  - 항공운송규제 개선방안

보고 -

제151차
(05.03.18)

60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

605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정안 심의결과 외 2건 보고 -

606

․기획단 전략과제 보고

  - 직업훈련제도 개선

  - 육상운송 규제 개선

보고 -

제152차
(05.04.22)

607 ․주택거래신고의무 규제 순응도 보고 외 2건 보고 -

608 ․식품공전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 의결 1 1

609 ․전략과제1건(교통관련 규제) 보고 -

제153차
(05.06.24)

609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상정

61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보고 -

611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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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차 수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154차
(05.07.01) 612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2 6

제155차
(05.07.15)

613 ․분과위 구성 및 소관업무 조정안 의결 1 1

614 ․여권법 개정안 보고 -

61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1 1

제156차
(05.07.29)

616 ․신설․강화 규제 심사체계 확립방안 보고 -

617 ․풍수해보험법 제정안 보고 -

618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 제정안 의결 3 5 8

제157차
(05.08.19)

61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의결 9 5 14

제158차
(05.09.30)

620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구성안 의결 재논의

621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의결 1 2 3

622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의결 1 1

623
․환경분야 시험.검사에관한 법률제정안 규제 심사 

  결과보고
보고 -

624 ․규제개혁평가계획(만족도 조사 포함) 보고 -

제159차
(05.10.21)

625 ․분과위 위원 재배치 의결 1 1

626 ․다중이용업안전관리특별법 제정안 보고 -

627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보고 -

제160차
(05.11.18)

628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629 ․규제개혁 보고대회 개최계획 보고 -

630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

631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 보고 -

제161차
(05.12.23)

6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의결 1 1

63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심사

  결과 보고
보고 -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구 분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68차
(05.1.7) 산자부

ㅇ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제269차
(05.1.28)

재경부 ㅇ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산자부 ㅇ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재경부
ㅇ여신전문금융업법및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 

  결과 조건부여 사항에 대한 보고
보고

제270차
(05.2.4)

건교부
ㅇ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 규제

  심사안
의결 4 1 5

산자부
ㅇ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71차
(05.2.25)

건교부 ㅇ인천광역시건의사항(수도권공장총량제폐지등) 심사안 의결 2 2

산자부 ㅇ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3 3

공정위 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제272차
(05.3.3)

건교부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산자부 ㅇ석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6 1 17

재경부 ㅇ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3 2 5

제273차
(05.3.25) 건교부

ㅇ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7 2 9

제274차
(05.4.8)

재경부 ㅇ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재경부) 보고

중기청 ㅇ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건교부 ㅇ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건교부 ㅇ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7 1 8

제275차
(05.4.22)

건교부
ㅇ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건교부 ㅇ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건교부 ㅇ교통안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4 3 7

844

845

나. 경제1분과개최일지



부록

구 분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76차
(05.5.20)

건교부 ㅇ철도건설법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건교부 ㅇ철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건교부 ㅇ건설관리기술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7 2 2 11

관세청
ㅇ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77차
(05.6.3)

건교부 ㅇ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4

건교부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3 3

금감위 ㅇ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산자부 ㅇ가스산업허가기준 정비방안 보고 보고

제278차
(05.6.10) 산자부 ㅇ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8 5 13

제279차
(05.7.1)

재경부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건교부
ㅇ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제280차
(05.7.8) 산자부 ㅇ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3 2 5

제281차
(05.7.22)

건교부 ㅇ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정안규제심사안 의결 9 1 10

산자부 ㅇ계량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금감위
ㅇ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시행세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82차
(05.9.13)

관세청
ㅇ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관한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건교부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83차
(05.10.6) 건교부 ㅇ도시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3 1 6

제284차
(05.11.4)

건교부
ㅇ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6 1 7

건교부 ㅇ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구 분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84차
(05.11.4)

건교부 ㅇ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8 1 9

금감위 ㅇ2005년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 보고

제285차
(05.12.2)

공정위
ㅇ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산자부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5 1 6

제286차
(05.12.23)

건교부 ㅇ종합물류업자인증등에관한규칙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건교부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산자부
ㅇ액화석유가스규제 관련 순응도 조사결과 및 제고

  방안 보고
보고 11

총계 132 31 10 173 846

847



부록

구 분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12차
(05. 1. 7)

환경부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환경부 ㅇ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13차
(05. 1.21)

정통부 ㅇ2.7인치 PDA보조금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 원안
접수

해수부 ㅇ내항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 보고
원안
접수

해수부 ㅇ도선법중 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1 2 1 4

환경부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3 3

제214차
(05. 3.11
～3.14)

(서면심사)

해수부 ㅇ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5 5

제215차
(05. 3.25)

산림청 ㅇ산림조합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산림청 ㅇ산지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산림청 ㅇ산지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5 2 8

제216차
(05. 4.15)

환경부 ㅇ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환경부 ㅇ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17차
(05. 4.22)

해수부 ㅇ국제선박등록법중 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해수부 ㅇ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해수부 ㅇ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농림부 ㅇ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4 2 6

농림부 ㅇ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제218차
(05. 5.13)

해수부 ㅇ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1 4

해수부 ㅇ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환경부
ㅇ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환경부
ㅇ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5 1 6

다. 경제2분과개최일지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구 분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18차
(05. 5.13)

환경부 ㅇ하수도법중 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3 3

해수부
ㅇ국제 대기오염방지 적합증서발급 등에 관한 잠정기준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해수부 ㅇ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기상청 ㅇ기상관측 표준화법 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1 2 3

제219차
(05. 5.20)

환경부 ㅇ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3 2 5

환경부 ㅇ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3 3 6

제220차
(05. 5.27
～5.30)

(서면심사)

정통부
ㅇ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8 1 9

농림부 ㅇ양곡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제221차
(05. 6.10)

과기부
ㅇ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해수부 ㅇ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2 3

해수부 ㅇ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3 4

제222차
(05. 6.24)

정통부 ㅇ전자서명법중 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1 4 5

환경부 ㅇ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환경부 ㅇ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개선방안 보고 보고
원안
접수

제223차
(05. 7. 7)

환경부 ㅇ수도법중 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해수부 ㅇ내수면어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해수부 ㅇ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해수부 ㅇ해운법중 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3 1 4

해수부 ㅇ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제224차
(05. 7.14)

환경부 ㅇ대기환경보전법중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4 2 6

과기부 ㅇ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제225차
(05. 8.19)

환경부 ㅇ자연공원법 시행규칙중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농림부 ㅇ친환경농업육성법중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4 3 7

848

849



부록

구 분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25차
(05. 8.19)

산림청
ㅇ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4 2 6

노동부 ㅇ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3 1 4

노동부 ㅇ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3 1 4

제226차
(05. 8.26)

해수부 ㅇ도선운영제도 개선방안 보고 보고
원안
접수

환경부 ㅇ자연공원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27차
(05. 9. 9)

환경부 ㅇ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농림부 ㅇ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농림부 ㅇ축산물가공처리법중 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8 3 11

노동부 ㅇ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3 3

해수부 ㅇ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해수부 ㅇ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5 5

환경부 ㅇ먹는물관리법중 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3 3 1 7

환경부 ㅇ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 보고 원안
접수

제228차
(05. 9.23)

정통부 ㅇ전파법중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3 3 6

해수부 ㅇ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3 1 4

제229차
(05. 9.30)

환경부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3 3

환경부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중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해경청 ㅇ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제230차
(05.10.14)

환경부 ㅇ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환경부 ㅇ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6 4 10

농림부 ㅇ동물의약품 취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3 5 1 9

제231차
(05.10.21) 환경부

ㅇ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구 분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31차
(05.10.21)

과기부 ㅇ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4 2 6

과기부
ㅇ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6 4 10

제232차
(05.10.28)

환경부
ㅇ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환경부
ㅇ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환경부 ㅇ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해수부 ㅇ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해경청 ㅇ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4 11 15

제233차
(05.11.10)

환경부
ㅇ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3 1 4

환경부
ㅇ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환경부 ㅇ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해수부 ㅇ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환경부 ㅇ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해수부 ㅇ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4 5 2 11

정통부
ㅇ“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관련 규제

  순응도 조사결과 및 제고방안 보고
보고

원안
접수

정통부 ㅇ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34차
(05.11.18)

산림청 ㅇ산지관리법중 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2

산림청
ㅇ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환경부 ㅇ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환경부 ㅇ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 1 3

850

851



부록

구 분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34차
(05.11.18) 농림부 ㅇ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7 7

제235차
(05.11.25)

노동부
ㅇ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환경부 ㅇ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1 3

환경부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농림부 ㅇ농산물 인증 및 표시제도개선 종합대책보고 보고 원안
접수

농림부
ㅇ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

  심사안
의결 1 5 6

해수부 ㅇ선박안전법 전부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26 11 37

제236차
(05.12. 2)

노동부
ㅇ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2 1 4

환경부
ㅇ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2 2

환경부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심사안 의결 4 2 6

해수부
ㅇ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9 13 32

해수부 ㅇ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5 6 21

제237차
(05.12. 9)

정통부 ㅇ2.7인치 미만 PDA단말기보조금 정책방향 보고 보고 원안
접수

정통부 ㅇ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해수부 ㅇ수로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5 1 6

해수부
ㅇ남북한간 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38차
(05.12.16)

해수부
ㅇ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고시) 일부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1 3

정통부 ㅇ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심사
보류

제239차
(05.12.23) 정통부 ㅇ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안 의결 1 1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46차
(05.1.12)

고충위 옴부즈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결 1 1

교육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의결 4 1 5

문화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2 6

문화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의결 2 2

문화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의결 3 3 6

방송위 방송프로그램 등에 관한 편성비율 고시 개정안 의결 1 2 3

노동부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고시 제정안 보고

노동부
2005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고시 제정안
보고

제247차
(05.1.19)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규칙 개정안 의결 2 2 4

노동부 업종별 적용 제외율 고시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48차
(05.1.26)

문화재청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4 1 2 7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결 3 2 5

제249차
(05.2.16)

복지부 식품안전 기본법 제정안 의결 3 3 6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 수리실적 보고규정 제정 의결 1 1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4 4

행자부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방재청 소방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보고

제250차
(05.2.23)

식약청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안 의결 7 1 8

식약청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의결 2 2 4

행자부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1건은 재심의 결정) 의결 3 3 2 8

852

853

라. 행정사회분과개최일지



부록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50차
(05.2.23)

문화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51차
(05.3. 9)

문화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문화부 영화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 2

식약청 의료기기 제조 수입및 품질관리기준 의결 1 1 2

식약청 조직운영 허가 등 세부운영규정 제정안 의결 2 3 5

법무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국조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보고

제252차
(05.3.16)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50차 회의시 재상정건) 의결 1 1

법무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 의결 1 2 3

제253차
(05.3.23)

문화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규칙 의결 2 4 6

경찰청 교통안전 표지(정지선) 준수의무 규제순응도 보고 보고

방재청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 규제순응도 보고 보고

제254차
(05.4. 6)

통일부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승인기준 의결 1 1 2

식약청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 의결 1 1

제255차
(05.4.13) 식약청 식품공전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제256차
(05.4.27)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법무부) 의결 3 1 4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의결 1 1

보훈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결 1 1

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1 1

문화부 출판사의 신고제 전환 규제순응도 보고 보고

제257차
(05.5.11)

국조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의결 1 1

노동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2 6

노동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4

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의결 4 2 6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배가격 인상) 의결 재심사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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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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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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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계

제258차
(05.5.18)

복지부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청소년위 청소년 유해약물 결정 고시 제정안 의결 1 1

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보고

노동부 업종별 적용 제외율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종결 보고 보고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고

제259차
(05.5.25)

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0 3 13

식약청 식품공전 중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 규격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규정 제정안 의결 1 1

노동부
근골격계 질환 및 뇌 심혈관 질환 등 작업성 관련질환 

예방의무 규제순응도 보고
보고

제260차
(05.6. 2)

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의결 2 2

제261차
(05.6. 8)

보훈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8 8

방송위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편성분야고시 의결 2 2 4

복지부 식품위생법령 의결 4 5 9

행자부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안 의결 1 1

교육부 재외국민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62차
(05.6.15)

문화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의결 1 2 3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개정안 의결 재 심 의

문화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재 심 의

제263차
(05.6.22) 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2 5

854

855



부록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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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63차
(05.6.22)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개정안 의결 1 4 5

문화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4

문화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본회의 상정

식약청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제정안 의결 3 3

식약청 의료기기임상시험 실시기준 제정안 의결 1 7 1 9

청렴위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발의) 보고

제264차
(05.6.29)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65차
(05.7. 6)

교육부 고등교육법개정안(대학정보공시) 의결 1 1 2

외교부 여권법 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배가격 인상) 의결 재 심 의

제266차
(05.7.13)

교육부 재외국민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5 1 16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배가격 인상) 의결 본회의 상정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2 2

청소년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67차
(05.7. 2)

방재청 풍수해 보험법 제정안 의결 6 3 1 10

식약청 생약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 의결 1 1

청소년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2 3

교육부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68차
(05.7.27)

교육부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69차
(05.8.17)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문화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체육지도자 연수검정규칙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70차
(05.8.24)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안 의결 4 2 2 8

문화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체육지도자 연수검정규칙 

제정안
의결 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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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차
(05.8.31)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3 1 4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의결 2 1 3

제272차
(05.9.14)

식약청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 의결 1 4 3 8

행자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1 3

청렴위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제273차
(05.9.28)

복지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4

식약청 생약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9.30본회의) 의결 1 2 3

제274차
(05.10.19)

방송위 방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6 1 7

방송위 중계송신대상방송고시 제정안 의결 1 1

방재청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의결 5 6 11

제275차
(05.10.26)

복지부 실종아동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4

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2

방송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시보광고 기준 등) 의결 1 1

제276차
(05.11.9)

교육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5 3 8

복지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방송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복수관계자 범위관련) 의결 본회의 상정

제277차
(05.11.16)

복지부 노인수발 보장법 제정안 의결 6 8 1 15

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2 4

식약청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의결 1 1

제278차
(05.11.23)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약대학제6년제 연장) 의결 1 1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대정원 감축) 의결 재 심 의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1 1

방재청 급경사지 관리법 제정안 의결 10 6 16

제279차
(05.11.30)

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의대 정원 감축) 의결 1 1 2

복지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총계 188 137 21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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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Ⅰ. 우리나라규제현황

1. 우리나라규제실태

○우리나라 국가사무 총 30,240건(2002년 기준)중 규제사무는 7,925건으로 국가
전체사무의26.2% 차지
䤎경제분야규제는4,383건, 사회분야규제는3,542건

○경제분야는금융, 건축, 해운·항만부문규제가많고사회분야는환경, 의료, 노동
부문규제가많음
䤎공정한경쟁과건전성감독을위한금융규제가가장많음
䤎국민건강·안전과관련된환경, 보건, 의료, 교통부문규제도상당수차지
䤎기본적사회질서유지에필요한출입국, 병무, 교정부문관련규제도일정수존재

2. 우리나라규제수준

○국제기구의우리나라규제개혁평가
䤎98년이후상시적인규제개혁추진으로우리나라의규제품질에대한국제적평가가
점차향상
- OECD : 30개OECD 회원국중98년21위에서03년18위로상승
- 세계은행: 204개국중98년77위에서04년58위로상승

< 부문별규제현황( ’05.11월말현재) >

규제수

부문

(40개)

500~300건

의료(434), 

노동(364), 

건축(396), 

해운·항만(322)

등 4개

500건 이상

금융(877),

환경(695)

등 2개

300~200건

교통(261), 

보건(255), 

정보통신(263),

물류(205) 

등 14개

200~100건

소방(147), 

교육(172), 

에너지(264),

산림(137) 등 8개

100건 미만률안

출 임국(63), 

관광(66), 

병무(23), 

교정(25) 

등 12개



- 헤리티지재단: 161개국중98년31위에서05년23위로상승
䤎OECD의평가결과(30개국), 우리나라는무역·투자부문은우수한반면, 기업의
행정부담,진입및경쟁제한부문은미흡
- 우수: 무역·투자에대한차별(1위), 공기업범위(4위)
- 중간: 인허가처리(10위), 기업에대한지시·간섭(12위)
- 미흡: 기업의행정부담(24위), 법률에의한진입및경쟁제한(22위)

○OECD 국가간규제비교
䤎사적자치가확립된영미법계국가는규제가적음
- 영국·호주(1위), 미국(3위), 뉴질랜드·아일랜드(5), 캐나다(8위)

䤎국가개입전통이강한대륙법계국가는규제가많음
- 일본(10위), 독일(13위), 한국(18위), 스위스·프랑스(22위), 그리스(25위),
이태리(26위)

䤎우리나라는 규제중심의 법 체계를 갖는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나, 규제수준은
OECD 국가전체의평균수준

3. 그간의규제개혁추진경과

1) 행정개혁차원의규제개혁(1981~1992)
䤎80년대초경제불황을극복하기위해‘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82~’86)’를
설치하여불합리한제도개선을추진
※위원회구성: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장관및민간전문가로구성
- 국정 각 분야에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관습, 행정사례 등
비능률적이고불합리한요소를개선

䤎80년대 중반이후 대통령 직속으로‘행정개혁위원회(’88)’를 설치, 작은 정부의
구현에초점을두어행정규제정비

2) 규제개혁의제도적기반구축(1993-1997)
䤎문민정부출범이후규제개혁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규제완화를위한법적기반
구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93. 6)」제정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94. 1)」제정

부록



䤎각종규제개혁관련기구들을설치하여규제완화추진
※행정쇄신위원회(’93, 국무총리실),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93, 경제기획원),
기업규제완화심의위원회(’93, 상공부), 행정규제합동심의회의(’94, 총무처)

3) 규제개혁본격추진(1998~2002) 
䤎국민의정부출범이후규제개혁을일관성있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행정
규제기본법」을제정·시행(’98. 3)

䤎대통령직속의‘규제개혁위원회’를설치(’98. 4), 규제개혁을대대적으로추진
- 전부처기존규제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 각부처의개별규제50% 정비
※총11,125건중5,958건폐지, 2,981건개선

䤎사전규제심사제도도입을통해무분별한규제신설억제
䤎지식정보화시대에걸맞는사회를구축하기위해관련규제개선
- 전자상거래활성화, 사이버교육활성화방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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䤎그간역대정부의규제개혁은주로행정개혁차원에서추진하여효과미미
䤎국민의 정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추진

䤎참여정부에서는국민참여형, 수요자중심형으로규제개혁추진



Ⅱ. 참여정부규제개혁목표및시스템

1. 규제개혁목표

2. 규제개혁추진전략전환

○규제틀: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
䤎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인 규제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의적 규제체계로
전환

䤎경제계, 이해관계자등의충분한의견수렴및현지실태조사를통해현실성있는
규제개선방안마련

○정비대상: 개별규제에서덩어리규제로
䤎단편적인개별규제는부처책임하에정비하고다수부처관련덩어리규제를중점
정비

䤎규제뿐만 아니라 세제개선, 지원정책 등 비규제사항도 검토하여 효과적인
규제개혁방안마련

부록

세계일류의국가경쟁력달성

핵심 덩어리규제 개선
(de-regulation)

䤎기업부담완화
䤎경쟁제한개선

존치규제 합리화
(re-regulation)

䤎규제재설계
䤎규제모니터링

규제 신설·강화 억제
(regulation control)

䤎규제영향분석내실화
䤎규제대안활용

선진국수준의규제품질확보



○정비주체: 관중심에서민관합동으로
䤎피규제자가정비대상규제를발굴하고전문가의객관적인시각에서타당성검토
(공무원은관계기관과의견조정역할)

○정비방식: 양위주의규제완화에서질위주의규제합리화로
䤎단순한규제완화가아닌규제합리화를통한실질적인규제준수시간과비용감축
䤎기존규제틀내에서의부분적개선이아닌규제제도자체를새로설계

3. 규제개혁추진체계보강

○규제개혁추진체계를규제개혁위원회중심에서규제대상별로구분, 추진체계를보강
䤎규제개혁위원회는신설·강화규제품질제고기능강화

○덩어리규제개혁추진을위한추진체계정립
䤎민관합동규제개혁기획단을설치,(’04.8) 수요자입장에서덩어리규제의근원적인
개선방안마련
- 민간(24명) : 기업(12명), 경제단체(2명), 연구기관(10명)
- 정부(26명) : 각부처(19개부처23명), 자치단체(3명)
䤎규제개선 방안 확정 및 집행상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운영

※주요규제정책심의를위해필요시대통령주재규제개혁추진회의개최
※덩어리규제개혁의주요내용및향후과제(참고1, 2) 

○서비스산업, 토지이용규제등전문분야는각부처별로T/F를구성·추진
䤎부처소관개별규제는부처자율적으로정비대상규제를선정·정비

4. 규제개혁과제발굴·처리시스템

1) 규제개혁과제발굴

○기업, 국민, 자치단체등다양한경로를통한과제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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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䤎경제5단체와협조체계를구축하고분기별로건의과제수렴
- 03년91건(4회), 04년228건(2회), 05년135건(2회) 
䤎민관합동(정부, 경제단체) 조사반을구성, 기업체를직접방문하여애로사항발굴
- 03년10개기업222건발굴, 04년116개기업264건발굴
䤎규제개혁기획단파견직원을통한기업건의과제수시접수
<일반국민>
䤎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제안공모(2회, 1,135건접수)

䤎일반국민들이규제폐지또는개선등건의사항을쉽고간편하게제출토록규제
신고센터운영(연평균1,000건접수)

<자치단체>
䤎지역주민의규제개혁에대한의견과요구를직접청취하기위해지방현장간담회
운영
- 05년하반기부터시행하여매월간담회개최중

䤎규제를일선에서운영하는자치단체로부터규제개선건의수렴
- 03년광주·전남(21건), 04년인천(11건), 전남(19건) 등

○규제개혁과제유형에따른기관별역할분담
䤎다수부처관련덩어리규제는규제개혁기획단전략과제로선정하여추진
䤎토지·서비스등전문분야규제는주무부처에통보하여정비
䤎부처소관개별규제는부처에통보하여규제정비계획에포함·추진

2) 규제개혁과제처리

○규제개선방안마련
䤎현장조사
- 기업등현장을방문, 규제운영실태, 관계자의견청취, 공무원면담등을통해
문제점파악

※현장조사및의견수렴(’05. 11월말현재)
- 의견수렴: 114회, 736기관, 현장조사: 436회, 1,190기관1,691명대상
䤎규제대안마련
- 문제규제와관련된사례분석, 관련법령, 정책환경등에대한검토를거쳐복수의

부록



개선대안마련
䤎대안의타당성검증
- 내·외부전문가검토를통해최적의대안도출
- 퇴직공무원, 전문가등으로구성된규제개혁자문단활용
䤎이해관계자의견수렴
- 개선방안에대해간담회·공청회등을통해관련사업자, 시민단체등의의견수렴

○규제개선방안확정
䤎정책타당성과실현가능성검증을위해단계적절차에따라관계부처협의추진
䤎협의된개선방안을규제개혁장관회의(주재:국무총리)에상정하여확정

○규제개선방안후속조치
䤎세부이행계획수립
- 시행령 이하 법령은 3개월 이내에 개정, 법률 제·개정 사항은 6개월 내
국무회의상정

䤎이행실태점검반운영
- 결정된개선방안이현장에신속히적용되도록법령개정등후속조치진행상황
및실제집행상황점검

○사후모니터링
䤎확정된 개선방안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실제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보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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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과제처리시스템>

규제개선방안
마련 ▶ 규제개선방안

확정 ▶ 규제개선방안
후속조치 ▶ 사후

모니터링

현장조사

관계부처 협의규제대안마련

타당성 검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립

규제개혁
장관회의

세부이행
계획수립

이행실태 점검

만족도 조사

집행과정 점검

▼

▼ ▼ ▼
▼

▼



Ⅲ. 참여정부규제개혁추진실적

1. 덩어리규제정비

■창업및경영환경등7개분야54개과제선정·추진
䤎공장설립등30개과제개선방안마련
䤎4대영향평가제도등9개과제는개선방안마련중
䤎기업공개·시장제도등15개과제는추진예정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투자환경 개선효과가 단기에 확보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환경·고용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분야의 과제는 연구
용역, 공청회등을거쳐신중하게추진

■확정된30개과제(총783개세부과제) 이행방안추진중
䤎농지조성비면제등302개(38.5%) 세부과제완료
䤎398개는세부추진계획을마련, 추진중
䤎83개는세부추진계획수립중

1) 추진실적

부록

※노사관계, 대기업등정책성과제는국정운영기조와연계하여수립된로드맵에따라추진

규제유형

덩어리 규제
(규제개혁기획단)

전문분야 규제
(주관 부처)

개별 규제
(각 부처)

주 요 내 용

䤎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업 투자환
경개선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정비

- 창업 및 경영환경 등 7개 분야 54개 과
제 선정 추진

-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방안 마련

䤎 서비스산업 규제(재경부)
䤎 토지이용 규제(건교부)
䤎 시장 경쟁제한적 규제(공정위)

䤎 각 부처 소관 개별규제중불합리한 내용
자체 정비

규 제 유 형

䤎 11월말 현재 30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

- 세부 추진과제 783개
䤎 앞으로 영향평가제도, 기업공개 등 24개

덩어리규제 추진 예정

䤎 27개 분야중 18개분야 추진완료
- 나머지 9개분야는 금년중 완료

䤎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완료
- 토지이용정보체계 구축중

䤎 법령상 56개 경쟁제한규제 개선
- 고시예규상 경 쟁제한규제 개선중

䤎 금년중 1,076건 정비 추진
䤎 11월말 현재 총 854건 정비

< 총 괄> 



①창업및경영환경(12개과제) 

○공장설립및기업경영여건등을개선하여기업활동을자유롭게하기위한환경조성

○공장설립, 행정조사, 법인설립개선, 산업단지, 부담금, 표시광고, 사업자교육등
7개과제추진

☞인허가절차통합, 부담금감면등을통해공장설립행정절차기간(180일→100일)
및행정비용(150백만원→15백만원) 감축
※경남A철강및충남M파워는각각1.1억원, 9.9천만원창업비용경감

☞건설업자경영실태조사등행정편의적으로실시되던행정조사의요건·절차를
명확히하여기업권리보호
※행정조사관련46개법률개정및행정조사기본법제정

☞산업단지 개발 승인시 다른 법령의 인허가 사항(9개)을 의제 처리하여 승인
소요기간단축(2~3개월)

☞유사 목적으로 중복부과되던 부담금 통합(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및
실효성낮은부담금폐지(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등)

☞창업시최저자본금축소·폐지, 온라인으로사업자등록허용

○산업단지내중소기업, 기업공개·시장제도, 조세부과·징수, 조합및사업자단체
등5개과제추진예정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중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되시험운영후전면도입

☞주식시장신규상장·퇴출요건정비, 기업M＆A 제도개선,  상장기업공시및
보고제도개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절차적 의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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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등조세감면·지원시불필요한서류요구개선, 불합리한체납처분절차
개선등

②물류·유통(8개과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 물류·유통 분야의 규제
선진화

○물류시설투자,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활성화, 항공운송, 해상운송, 육상운송,
농수산물유통등7개과제추진

☞제조업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던 물류시설의 산업단지 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여비용절감

☞대형유통점허가시건축심의와교통영향심의를통합운영

☞시장등록 요건을 완화(3천㎡ → 1천㎡)하여 중규모 시장도 정부지원·재개발이
가능토록개선
※484개무등록시장중149개(30.8%)가등록시장으로전환
※재래시장재개발시주차장등공공시설민간부담경감(59억원)

☞여객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대(식당 등 11개 시설만 허용 →
설치할수없는시설의종류를규정하는negative 방식으로변경)하여투자촉진
및이용률제고

☞친환경농산물, 농산물품질인증등난립한농수산물인증제도통합및도매시장
법인의시장외거래허용등도매시장활성화

○향후비점포유통규제개선추진예정

☞방문·다단계판매관련과도한처벌규정개선, 판매가격제한등다른유통업에
비해과도한규제개선, 소비자피해구제강화

부록



③건축·건설(6개과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산업 투자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장애가되는규제개선

○골프장건설, 민간SOC 투자, 건설산업, 공동주택, 소규모건축등5개과제추진

☞골프장 건설 시 인허가 일괄처리 시스템 도입, 유사중복절차 통폐합 등으로
행정절차소요기간(3~4년→1~2년) 단축

☞민간SOC투자사업시실시계획승인기간단축등을통한기간단축(3년→2년) 및
민자사업세제지원확대(부가세영세율적용)

☞공동주택건설시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기반시설설치조건부허가등법적
근거없는부담부과개선

☞일반주택등소규모건축시다수부서가관련된인허가일괄협의제를도입하여
처리기간단축및절차간소화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수용요건을 완화(소유자2/3 → 1/2이상 동의)하여
택지공급을원활화

○향후주택금융및주택공급활성화방안추진예정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청산규제 완화,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제한완화등

④정보·통신·방송·금융등신산업(9개과제)

○IT 등 신 산업분야 규제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의
경쟁력제고

○전자상거래, 신기술·신제품, 공공정보이용활성화등3개과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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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시 본인이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는
시스템을구축, 통신비용대폭절감
※ 잘못된주소로인한우편물오배송비용연간7,500억원절감효과

☞혈당 측정 휴대폰 등 자가진단용 생활의료 기능이 추가된 통신기기의
판매업소(의료기구점) 자율화

☞전자상거래 사업시 통신판매업자(지자체 신고)와 부가통신사업자(지방체신청
신고)로중복신고하던것을일원화하여부담완화

☞현행법규상시험기준·방법등이없는신기술제품개발시시험기준인정제도마련

○앞으로 금융산업 진입·영업, 금융감독·예금자보호, 정보통신, 방송사업,
네트워크설비, 소프트웨어산업등6개과제추진예정

☞금융사설립·인수규제개선, 비은행금융산업에대한과도한영업규제개선,
경쟁을제한하는사전적영업제한정비

☞전력·통신·가스·정유 등 네트워크 산업용 설비 설치관련 중복규제 정비,
업종별무분별한설비공사정비등

⑤교육·문화및관광(5개과제)

○지식정보화사회및주5일제도입에따른교육·문화, 관광분야경쟁력강화및
삶의질제고기반조성을위한규제재설계

○관광·레저규제, 문화예술창의성, 대학행정규제등3개과제추진

☞관광단지조성인허가절차를대폭통폐합하여관광사업투자확대및투자비용
절감

※ 절차: 10단계4년→5단계2년1개월, 단위업무: 93 →44개
※100만평규모관광단지개발시약214억비용절감추산

부록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범위 확대, 대학 예산편성 지침 폐지 등 대학의
자율성제고

☞문화산업단지개발시산업단지에적용하는면적요건(3만㎡이상) 등을완화하여
단지개발이용이하도록개선

☞영상물 심의기준 구체화, 영상물에 대한 중복심의 통합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활동의자율성확대

○앞으로초중등학교행정보고, 고등교육기관설립규제등2개과제추진예정

☞사립학교 재산관리 관련 승인·허가·신고 제도 개선, 사설학원 설립요건·
수강료·수강시간제한등개선

☞외부인 총장선출 허용, 공설민영대학 등 경영형태 다양화, 학부·학과 설치
융통성확대등

⑥고용·환경(7개과제)

○근로자의근로여건및환경을보호하면서노동·환경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

○현재까지직업훈련제도개선1개과제추진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시 직무중 훈련도 정식과정으로 인정,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지원을확대

☞훈련대상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교육·훈련의 질과
훈련자의만족도제고

○수질보전지역, 4대 영향평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환경허가·보고제도,
폐기물처리등6개과제추진예정

☞환경영향평가중 다른 법령에서 반영하고 있는 평가항목 축소, 교통·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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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영향평가등의통합, 사전영향성검토개선

☞수질보전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폐수 배출기준을 업종별로
차별화, 규제지역지원대책마련

☞산업안전 시설물 인허가·안전관리·검사기관 통합, 각종 안전관리공단·공사
중복기능통합

☞폐기물재활용용도·방법제한개선, 자체발생폐기물재활용시신고의무개선

⑦국민편의등기타(7개과제)

○국민생활불편사항개선, 국공유재산관리합리화등행정내부효율성제고

○자치단체규제, 행정내부규제, 유사행정규제, 교통관련제도등4개과제추진

☞자동차정기검사와정밀검사통합, 운전면허갱신을위한적성검사를건강보험
검진결과로대체하여국민편의제고

☞국립공원 입장권 반환시 전액 환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자진납부시
부가통행료(10배) 면제등공사·협회등준공공기관의규제정비

☞각종 공과금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대형 쓰레기 폐기방법 개선(방문 처리비용
납부→스티커구입배출)으로국민편의제고

☞법령해석심의회(법제처)를 설치·운영하여불분명한유권해석으로인한인허가
절차지연최소화

○앞으로국공유재산, 외국인활동규제, 옥외광고등3개과제추진

☞국공유재산관리체계구축, 무주부동산발견시보상제도, 대부료산정, 매각기준
및절차개선

부록



☞외국인투자제한·사업절차개선, 조세부담및과세신고개선, 외국인취업및
고용제한개선, 출입국·혼인·의료개선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건물·가로시설물·
교통수단등도시환경과조화유도

2) 추진성과

○전분야를망라한덩어리규제정비계획을수립, 체계적인규제정비기반마련
䤎경제단체, 개별기업, 국민공모등을통해제기된덩어리규제정비마스터플랜마련
䤎각분야별로관련된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단편적인개별규제개선이갖는
한계극복
※공장설립절차를처음부터끝까지종합적으로검토하여절차단축, 비용절감및
설립요건완화등을통해공장설립이용이하도록개선

○수요자·현장중심규제개혁으로규제개혁신뢰성및만족도제고
䤎민관합동조직구성을통해피규제자의요구와전문성을정책추진에직접반영
䤎규제개선방안내용에대한기업등수요자의만족도제고
※덩어리규제개선방안만족도조사결과(참고4)  

○각과제별개선방안의법령정비등후속조치지연으로실질적인규제개혁효과미흡
䤎법령개정이완료되어야규제개혁의효과가나타나나, 입법과정이상당기간소요
䤎개선된규제개혁방안이규제집행현장까지제대로전달되지못함

2. 개별규제정비

○총7,900건의등록규제중05년중1,076건을목표로 각부처별로정비추진
䦟05년11월말현재854건을정비(목표대비완료율79.4%)

1) 각분야별정비실적

①금융·세제분야: 총 1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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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파생결합증권 취급 및 신탁업을 허용하여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 및
금융시장의자금중개기능제고(재정경제부)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수수료 한도 규정을 폐지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업계수익구조개선유도(금융감독위원회)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금 사후정산기간을 단축(3개월 → 1개월)하여 업체의
자금부담을경감(관세청)

②산업·통신분야: 총 191건

☞창업투자회사의 조합에 대한 의무출자비율 완화(5%→1%) 및 연차별 투자의무
비율폐지로투자활력제고(중소기업청)

☞전력선을이용한통신설비를허가대상에서인증대상으로완화하여홈네트워크를
활성화(정보통신부)

③건축·교통분야: 총 172건

☞건축허가전에부지에건축가능한건물을미리알수있도록토지이용사전결정
제도를 도입(건설교통부)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하여 검사
대상자(연간300만여명)의편익증대(경찰청)

④사회·법무분야: 총 179건

☞공무원·교사 선발시 국가유공자 등 가점합격자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일반
국민의공무담임권침해최소화(국가보훈처)

☞국민입국신고서및외국인출국신고서폐지로공·항만이용객(연간1300만명)의
편의제고(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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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노동·보건분야: 총 167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사용토록 허용하여 건설업자(총
6만8천개소)의자율적재해예방활동유도(노동부)

☞교도소등수형시설수용자에대한건강보험적용을가능토록하여수용자의건강권
및의료이용권보장(보건복지부)

⑥기타분야: 총 188건

☞제조일로부터5년미만의팽창식구명뗏목의검사주기를연장(매년1회→5년동안
2회)함으로써해운기업의부담완화(해양수산부)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시귀국보증인선정및과태료부과제도폐지로민원인
(연간11만명)의편의제고(병무청)

○하반기에는 국민생활 또는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분야를 부처별로
선정하여정비
䤎’05. 11월말 현재 28개 부처가 46건의 규제개혁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자체
정비계획을수립·추진중

☞항공운항및점검규제개선(건설교통부), 연말정산제도개선(국세청)

☞검사·검정제도개선(노동부), 건강기능식품제도개선(보건복지부)

☞외국인력채용범위확대(법무부), 산지전용허가제도개선(산림청) 등
※부처별규제개혁중점분야(참고5) 

2) 추진성과

○부처자율에의한규제개혁추진
䤎규제개혁위원회주도가아닌부처주도의규제개혁을통해부처자율적으로규제
개혁을추진할수있는여건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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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을통한규제개혁투명성·책임성강화
䤎「규제정비 이행현황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정비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규제개혁투명성강화

○부처간중복규제등의정비미흡
䤎부처소관규제중심으로개선을추진하여부처간중복되는규제정비에한계

【참고】정책성 규제

■정책성규제는보다근본적인참여정부국정기조및국정철학과연계하여추진
■규제개혁과는 별개로 국정과제위원회 등에서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수도권규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등국토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단계적으로개선(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䤎 외투기업첨단업종공장신증설 07년까지허용(’05. 5) 및 수도권규제가차등
적용되는‘정비발전지구’제도도입
※국내기업투자계획은첨단8개업종에대해06년까지신증설허용(’05. 11)
䤎행정·공공기관의지방이전효과가가시화된이후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체제를
개편추진

○대기업 규제는 민관합동 T/F(공정거래위원회)를 구성,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03. 12)」을마련, 정책방향성과예측가능성제고
䤎로드맵에따라출자총액제한졸업제도도입, 차세대성장동력산업영위회사출자
예외인정등대기업규제개선

䤎시장에대한종합평가(07년)를토대로민간자율규율여건성숙시대기업집단의
정부직접규제방식재검토예정

○노동규제는 노사관계전문가(15인)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방안을마련하고현재입법추진중

【참고】경제5단체 건의과제 처리

○추진개요
䤎2000년부터경제5단체와협조체계를구축, 분기별로건의과제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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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전7차례428건건의과제접수, 294건수용
- 참여정부후8차례428건건의과제접수, 처리(비규제95건별도)
䤎안전, 환경, 금융순으로건의가많고, 세제(81건)관련건의도다수

○처리결과분석(참여정부이후)
䤎건의과제 428건중 수용 155건(36.2%), 검토중 137건(32%), 수용곤란
136건(31.8%)

䤎주요수용곤란과제내용
- 안전·환경 : 국민건강및환경보호와밀접한규제로합리적수준에서규제가
불가피한사항

☞합성수지재질봉투무상금지완화, LPG 충전소건축제한완화
- 형평성: 특정기업·업종배려요구로형평성차원에서불수용

☞대기업병역특례연구요원배정정원확대
- 정책성규제: 수도권규제, 대기업규제, 노동규제등국가 정책기조(균형발전,
공정한시장질서, 노사관계선진화) 관련사항

☞수도권공장총량제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 세제: 국가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결정

☞비업무용부동산세폐지, 가업승계에대한상속세할증과세제도폐지

3. 신설·강화규제품질제고

○사전규제심사제도운영
䤎신설·강화규제사전심사제도를통해불합리한규제신설억제
- 7년간 총 6,519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사, 1,681건 개선(25.8%), 457건
철회권고(7.0%), 4,381건원안통과(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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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분야별건의사항(참여정부)>

분야
입지 대기업· 금융· 건축· 유통· 노동· 안전·

환경 기타(토지) 공정거래 무역 건설 물류 인력 보건

건수 47 26 59 29 23 46 105 79 14



䤎비중요규제는 부처 자체심사에 위임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처
심사부담경감
※심사기간단축: 예비심사(10일→5일), 본심사(45일→10일~28일)

○규제영향분석제도내실화
䤎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개선(행정규제기본법개정중)

䤎규제의중요도에따라규제영향분석의요구수준을다르게운영
- 중요규제는 종합적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되, 비중요규제는 규제영향분석에
필요한최소한의항목만분석

䤎규제영향분석교육과정운영을통한규제영향분석능력향상

○규제업무매뉴얼마련
䤎규제심사 업무 매뉴얼을 마련, 규제심사 절차 표준화를 통해 규제심사에
소요되는불필요한시간감축

䤎규제입안자가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매뉴얼마련
- 규제대안개발매뉴얼도함께마련하여직접규제방식최소화

Ⅳ. 규제개혁평가및향후과제

1. 규제개혁에대한평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수요자와 공동으로 개선하는 참여형
규제개혁추진시스템구축
䤎수요자인기업계대표와공급자인공무원이함께참여하여규제개선방안마련
䤎규제개혁 과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경제단체·기업인 등
수요자가제기한과제를중심으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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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의견제출 창구인「경제규제개혁 민간추진센터」설치(’04.9월, 대한
상공회의소)

○현장의수요에부응하는규제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규제개혁전략과방법확립
䤎단순한규제완화가아닌질위주의규제개혁전략적용
- 규제의필요성외에규제통과시간및비용, 집행절차및서류의적절성을필수
검토항목으로포함

䤎실제수요자에게도움이되는현장중심의규제개혁추진
- 규제검토시현장방문및이해관계자의견청취원칙실천
䤎과제의 발굴, 검토, 개선안 확정에 이르는 표준절차와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규제검토방법정형화

○덩어리규제개선방안에대한수요자의만족도도높은수준
䤎덩어리규제 54개중 30개 과제, 783개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방안추진중(302개완료)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등도개별과제에대한규제정비추진중
䤎개선방안이마련된 10개덩어리규제의수요자만족도조사결과매우높은수준
(̀05.10, 현대리서치)

䦟참여정부의규제개혁추진의지 : 76%

䦟규제개선방안현장실태반영정도 : 76%

䦟 규제개선방안수요자입장반영정도 : 65%

䦟 규제개선방안의종합적타당성 : 82%

※만족도조사대상: 덩어리규제관련기업·협회·전문가등300명

○따라서, 참여정부규제개혁은추진시스템과방법을구축하고규제정비를계획대로
추진중
䤎그러나실제로시행이이루어진과제가많지않아구체적인성과로이어지기에는
아직이르며

䤎규제개혁과제, 규제집행절차및행태와관련하여규제개혁체감도를저하시키는
불만요인이상존

880

881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부록

1. 조사개요

䤎조사대상: 경제계, 전문가, 기업인, 일반국민등327명
䤎조사시기: ̀’05. 11, 한국갤럽

2. 조사결과

(1) 주요항목별체감도

(2) 추진중인시책에대한선호도
①현장·수요자중심의규제개혁방법 :  35.5%
②규제개혁기획단등참여형추진체계 :  30.6%
③핵심덩어리54개과제선정및정비 :  15.3%
④부처를중심으로한개별규제의정비 :  15.3%
⑤경제5단체및기업인건의수렴정비 : 3.2%

(3) 규제집행관련개선시급분야
①의제처리대상확대및제출서류간소화 : 38.0%
②복합민원허가전담과설치·운영 : 29.7%
③부서합심제의무화및운영활성화 : 12.8%
④공장설립등민원대행기능활성화 : 11.9%
⑤무응답등기타 : 7.6%

조사항목 만족 보통 불만
①규제개혁노력 : 70.3% 20.8% 8.9%
②규제개혁성과 : 37.9% 40.1% 21.4%
③과제(54개)의충분성 : 36.4% 52.6% 11.0%
④신속한후속조치 : 15.3% 48.6% 35.5%
⑤규제집행절차 : 26.3% 46.2% 26.9%
⑥공무원집행행태 : 27.8% 35.2% 36.4%

< 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2. 규제개혁에대한불만사항

○‘발표만있고시행은없다’
䤎규제 개선방안 발표후에도 일선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집행
※관리지역내1만㎡미만공장증설허용발표(̀’04. 4월) 후‘준비다했는데왜허가해
주지않느냐’는항의전화를수십차례받음.

䤎규제 개선방안의 실제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부의 개선방침이
흐지부지되지않는가하는의구심

○‘정작개선이필요한것은추진하지않는다’
䤎규제개혁을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신의 분야가 추진되지
않으면정부의규제개혁노력을낮게평가

䤎수도권·대기업규제등은로드맵에따라추진하고있으나지속적으로개선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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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투자부진및해외진출요인
①높은임금수준 : 25.7%
②불합리한노사관계 : 24.8%
③과도한규제수준 : 24.5%
④수익모델불확실 : 21.3%
⑤무응답등기타 : 3.7%

3. 시사점

1.  정부규제개혁의지및노력에대해서는대부분이공감
※특히, 수요자참여·현장중심추진시스템에대해높이평가

2. 구체적인성과에대해서는아직까지유보적인입장
3.  개선방안마련이후후속조치지연에대한불만이많음
4.  일선기관의규제집행절차및행태에대해부정적인평가



○‘제도는바뀌어도현장은똑같다’
䤎제도개선으로인허가가가능해졌음에도실제신청하면명확한근거나이유없이
허가해주지않는경우발생
- ‘할수있다’는규정을‘하지않는다’로해석하여처리
䤎허가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복잡한 민원처리절차, 처리 지연, 불필요한
자료요구등으로불편야기

○‘규제를준수하고싶어도몰라서못한다’
䤎인허가시 제출서류 종류가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는데
상당한애로

䤎관계부서문의시충분한설명을듣기어렵고, 어디에물어야하는지도알기어려움

○‘풀지말아야할것도푼다’
䤎폐지나완화위주의규제개혁으로필요한규제폐지
- 특히, 불특정다수의안전·환경·보건관련규제
䤎잘못된규제개혁으로부작용을지적해도적극적인사후조치미흡

3. 향후규제개혁추진과제

1) 불합리한집행절차개선

① 부서합심제설치의무화

○부서합심제가임의화되어설치한기관이절반에불과하고, 형식적으로운영하여
유명무실
※연간2~3회서면회의로운영

부록

참여형규제개혁시스템구축등으로규제개혁의성과가나타나고있으나,
전반적인규제개혁체감도는높지않음.

규제개혁체감도제고를위해서는불합리한규제의지속적인정비와함께
규제집행절차및행태개선이필요



䤎민원의 신속한 검토처리보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민원을 거부하기 위해
심의회를이용한다는지적

→부서합심제의운영을의무화하고운영방식및처리 절차마련
※말레이지아부서합심제운영사례(참고6) 
▶모든 복합민원은 부서합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때는대면회의를필히개최

- 대면회의대상: 불허가, 자료보완및처리기한연장등
- 대면회의시민원인또는민원대행자의참여보장
※현재행자부가개선방안을확정하고, 민원법령개정추진중
▶공장설립허가등중요사항은실무종합심의회를생략하고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바로처리

- 부서합심제는복합민원이많은시·도및시·군·구에우선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등으로확대

②허가전담과확대운영방안강구

○현행원스톱처리제도는부서협의를전제로하므로처리절차나시간을단축하는데
근본적인한계
䤎각각의 인허가에 대한 검토를 소관부서가 하므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민원처리를하는데한계
※관계부서간협의를위한문서수·발신에만최소한2~3일소요

䤎복합민원 수가 많고, 관련부서 담당자가 모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서합심제의
운영에애로

→복합민원허가전담과를설치, 복합민원검토및허가여부결정을원스톱으로처리
▶허가전담과에건축·환경·토목·산림등분야별담당관을배치하고, 관계부서
협의없이허가여부를직접결정

※현재김해시등13개시·군이자체적으로도입운영중이나, 법적근거가없고
인력이부족하여다른시·군은도입기피

※허가전담과설치시민원처리개선효과(참고7)
·불허가(불가, 반려, 철회)처분율: 11% →5%로감소
·자료보완요구건수: 42% →14%로감소
·민원처리기한내처리율: 66% →92%로증가

▶민원사무처리법을개정, 허가전담과를제도적으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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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전담과도입시부서협의, 부서합심제를운영할필요없음

③의제처리제도개선

○의제처리는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의핵심적인제도
※의제처리: 개별법상의제처리+ 민원사무법상창구일원화
䤎전체민원사무 4,400여건중 71개분야, 687개민원사무만의제처리하고있어
원스톱서비스의실효성저하

※석유판매업의경우인허가4건, 준공검사3건을개별처리
→현행민원사무전체에대한검토·분석을실시, 의제처리가가능한민원사무발굴

○의제처리시제출서류기준마련
䤎복합민원의제처리시서류제출에관한규정이없어개별적으로인허가신청시
서류를모두제출
※건축허가 의제처리시 토지건물 소유사용권 증명서류가 전국적으로 연간
763만건이중복제출되는것으로추산

→의제처리대상복합민원의제출서류종류및작성기준마련
(규제개혁기획단전략과제또는행자부중점과제로추진)

▶유사한서류는통합작성하고중복되는서류는제출생략
※유사한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등
※중복서류: 토지건물소유·사용·수익권증명서류

④공장설립대행서비스확대

○공장설립은 관련규제 및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도 수시로 변경되므로 지자체
담당자의상담및대행에어려움
䤎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가장 복잡한 복합민원인 공장설립에 대해 무료 대행
서비스를시행중
※제조업의대행율은약11% 수준(건당평균300만원절감효과)
※공장설립은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여 개인이 준비할 수 없으며 대부분
민간대행기구를활용

→제조업만실시하고하는대행서비스를서비스·물류등비제조업분야까지확대

부록



▶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센터를 확충하여 상담 및 법률검토, 기본서류 작성,
관련부서인허가신청및대응등을대행
※센터 대행요원은 인허가기관 부서합심제에 참석을 허용하고, 규제개혁
모니터요원으로활용

- 산자부(중기청)가06년중인력, 예산등확보방안강구
※필요할 경우 현행 산단공 센터를 흡수하여 별도 전담조직으로 설치·
운영하는방안강구

2) 불합리한행태개선

①법령질의회신제도개선

○규제를 집행하는 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극적이고 애매모호한 법령
해석으로일선행정기관의규제집행이지연되고민원인의불편초래
→행정기관이개별적으로유권해석이어려운사항을최종심의하기위해법령해석
심의위원회설치·운영(’05. 7월)
▶ 민원인도중앙행정기관에의뢰하여법령해석요청가능
▶자치단체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직접해석요청

→각급기관이따라야할질의회신매뉴얼마련(법제처)
▶ 모호한해석, 허가권자에일임하는해석, 부실한설명등잘못된관행시정
※특히, 중앙부처에서‘법령상 규정은… 임. 허가권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식의상투적인표현금지

▶질의회신, 상담등의수요가많은부처는이를전담하는부서를설치·운영

②감사방식전환및법령자문서비스제도도입
○그간감사중점을인허가의적법성및특혜성여부에두어일선공무원의소극적
업무집행야기
䤎허가하지않으면감사도없지만허가하면감사를받게되므로명백하지않으면
안되는쪽으로집행

䤎과거 감사원의 감사선례나 취지 등에 맞지 않으면 제도 개선을 포기하는 등
소신있는업무처리미흡

→적극적인민원처리를유도하는방향으로감사방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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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중점을인허가의위법·특혜여부에서민원처리거부·지연등부작위
및소극적민원행태로전환

▶ 일선공무원의처벌·적발위주의감사에서지도·제도개선과제발굴위주의
감사로전환

- 단체수의계약제도개선, 영향평가제도개선등
※감사원도 동 원칙을 천명하고, 부작위에 대한 정례감사를 도입(̀’04년도
기실시, ’05년도실시예정)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령해석 등 의문이 있을 경우 법제처·감사원에 문의하는
제도도입추진
▶ 청구대상은공공기관등감사대상기관으로하고, 국민이처분청에이를요청할

수있는권리부여
※일선기관 및 경제계에서 사전확인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감사원이도입및운영방안을검토중

③공무원에대한교육강화

○각 부처에서 제도변경시 일선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
집체교육위주로운영되어실제적용에한계
→의식·행태개선을목표로하는공무원교육강화
▶’05. 7월 액션러닝(Action-Learning) 시범실시 결과(10개 과제)를 토대로
’06년부터현장체험교육확대적용

▶ 각급교육기관의교육과정에규제개혁과목확대설치
→규제개선방안이현장에서취지대로시행되도록교육
▶ 규제개선내용에대한단순전달교육보다실제로민원서류를직접처리하는

방식으로교육
▶ 규제개혁기획단 주관으로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교육(’06년

3/4분기)
▶ 행정자치부주관으로민원처리절차개선에대한취지및내용교육

3) 규제개혁평가·점검시스템구축·운영

①중앙행정기관규제개혁평가강화

부록



○부처주관하에소관규제를체계적으로정비할수있는조직및평가체계미비
→규제담당조직및추진체계정비
▶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민간전문가중심으로개편하고기존규제정비심의등

기능강화
▶ 각 부처별 규제개혁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필요시

전담부서로전환
▶ 기관장책임하에규제개혁과제발굴및관리체계구축
→규제개혁평가시스템구축
▶ 규제개혁추진노력및실적, 수요자만족도등을종합평가
▶ 평가결과는정부업무평가에반영(05년부터적용)하고공개

○규제개혁추진현황에대해국민에게정보를제공하고상시적으로평가하는시스템
미비
→규제개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규제정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공개

→규제개혁모니터링요원을선발, 규제개혁상시평가및과제발굴기능수행

②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점검 및 평가

○규제정비에따른조례등하위법령정비지연, 규제정비사항미숙지등으로폐지된
규제의계속운영하는등국민불편가중
䤎법령미근거규제운용등불합리한행정관행및일선기관 공무원의소극적인
행태여전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반을구성, 분기별로점검
▶ 점검사항: 폐지·개선된규제및법령미근거규제운영등
▶ 점검분야: 건축·소방·환경·위생등자치단체의집행기능이많은분야
→지적사항에대한시정조치및신상필벌철저
▶관행및행정편의등을이유로불합리한규제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해인사상
불이익조치

→자치단체에대한규제개혁평가강화
▶행정자치부의‘시도국정시책종합평가’에규제개혁평가비중을상향조정

4) 품질위주의규제개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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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합리한규제정비지속추진

○덩어리규제및전문분야규제정비계획을차질없이추진
䤎덩어리 규제개혁과제 54개중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금융산업,
정보통신사업등24개덩어리규제의개선방안을 06년상반기까지마련

䤎서비스업, 토지이용, 경쟁제한 등 전문분야의 정비작업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완료

○경제계등수요자들이요구하는과제를추가발굴
䤎06년상반기중기업인, 일반국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과제추가발굴
䤎경제5단체를중심으로경제계공통적인규제개혁과제발굴·건의
※무역협회는전담반을설치, 회원사상담조사등대대적인과제발굴작업추진
(’05. 11월20개과제1차건의)

○부처차원에서도규제개혁요구가집중되는분야를중점과제로선정·정비
䤎참여마당신문고등에서민원이집중되는분야를규제개혁과제로선정·정비

②규제개선방안의신속한후속조치

○규제개선방안발표후법령개정등후속조치지연으로규제를개선하고도오히려
체감도를저하
※ 행정입법시최소한법률6개월, 시행령·규칙은3개월소요

䤎다른개정사항까지기다려서개정하거나, 확정된개선방안을다시검토하는등
시간을불필요하게낭비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령개정 소요시간 단축(3~6개월 →
1~3개월)
▶규제개선방안확정·발표시구체적인법령개정안을마련하고, 조치시한설정
- 개선방안마련시충분한의견수렴을거친경우부처협의등의견수렴절차생략
- 특별한사유없이기한내미조치시인사상불이익
※법령개정소요시간을1~2개월정도단축가능

▶법률사항은국회와협조를통해의원입법으로추진하는방안강구
- 국회규제심사특위상설화시상임위심의간소화
- 당정협의를통해각상임위에일괄상정·처리

부록



※법률개정소요시간을6개월→3개월로단축가능

③규제개선방안홍보강화

○규제개선내용이수요자에게제대로전달되지못해규제개혁효과체감미미
䤎보도자료배포등통상적인정보제공방식으로는이해당사자에게내용을충실히
알리는데한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10개 규제개혁 전략과제에 대한 수요자 조사결과 조사
대상의48%만규제개선내용을사전에인지(’05. 10)

䤎규제를실제로집행하는자치단체에대한신속한전파및시행준비도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못함.
※공장설립관련규제개선방안중사후조치가완료된17건중9건이05년6월까지
변경내용을자치단체에미통보(참고8)

→규제개선방안의확정및시행시기에수요자에대한적극적인홍보실시
▶각부처별로해당규제와관련된협회·단체, 업종별전문신문사, 관련기관에
개별통보

▶경제단체, 협회, 학회 등과 협조하여 기업인 및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선내용전파

▶법령개정사항 관보게재와 동시에 지자체에 별도 공문 발송을 의무화
(행정절차법에반영)

- 소관 부처는 표준세부지침 마련·시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모니터링

④규제완화부작용관리강화

○과거규제완화위주의규제개혁으로예상하지못한부작용발생
→덩어리규제정비방안마련시「예상부작용검토서」작성
▶개선방안마련시다른입장에있는기관, 단체의견충분히수렴
▶규제개선방안확정시주요반대의견, 예상되는부작용등에대한검토결과첨부
→부작용이제기되고있는분야규제재검토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해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를 파악, 정확한
실태분석및대응방안마련

※최근환경단체, 중소기업계, 소비자단체등이제기하는과제우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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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방안시행후지속적으로모니터링
▶규제개선방안시행후예상된효과발생여부, 예상하지못한부작용발생여부
등을모니터링

⑤ 규제개혁추진체계강화

○규제개혁추진체계를보다강화하여규제품질제고
→규제개혁장관회의운영강화
▶규제관련주요부처장관은상시로참여, 규제개혁과제논의활성화
▶덩어리규제이행상황, 개별규제정비등부처의규제개혁추진현황점검
→규제개혁위원회중심의규제품질관리강화
▶규제개혁위원을증원하여다양한시각과관점에서심사
▶부처, 지자체의규제품질관리모델제시및관리강화

부록



【참고】1 덩어리 규제개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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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04. 8

’04. 9

’04.11

’04.12

’05. 1

’05. 3

’05. 5

’05. 6

’05. 8

’05. 9

’05. 11

과 제 명

䤎창업·공장설립 절차

䤎골프장 건설

䤎대형 유통점

䤎행정조사제도

䤎물류시설투자

䤎대학행정규제

䤎재래시장 활성화

䤎자치단체규제

䤎민간 SOC 투자

䤎항공운송규제

䤎문화·예술 창의성

䤎공동주택

䤎소규모건축

䤎육상운송규제

䤎해상운송규제

䤎직업훈련제도

䤎교통관련 제도

䤎법인설립 개선

䤎전자상거래

䤎신기술신제품 규제

䤎관광레저규제

䤎행정내부규제

䤎유사행정규제

䤎산업단지 규제

䤎공공정보이용활성화

䤎농수산물 유통규제

䤎표시광고규제

䤎사업자 교육

䤎건설산업규제

䤎각종 부담금규제

주 요 내 용

- 공장용지 공급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38건

- 중복 인허가 절차 통합 등 31건

-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 통합 등 36건

- 자율신고제 도입, 중복조사 통폐합 등 73건

-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 조성원가 분양 등 15건

- 교원 배치, 파견제한 완화 등 학사·학칙 자율성 확대 19건

- 시장등록요건 완화, 재개발 절차 통합·간소화 등 20건

- 인허가시 중앙부처 사전의견청구제 도입 등 14건

- 사업추진절차 및 기간 단축(3년→1년) 등 2건

- 운임 등 인·허가사항 축소 등 21건

- 영상물 심의기준 구체화, 중복심의 통합 등 27건

- 택지개발시 토지수용요건 완화(소유자 2/3→1/2동의) 등 30건

- 다수부서 관련 인허가 일괄협의제 도입 등 13건

- 버스터미널에 허용되는 편의시설 확대 등 23건

- 선박 등록 일원화, 항만시설 공사시 중복승인 통합 등 29건

- 훈련대상자가 훈련기관을 선택 허용 등 42건

- 자동차 정기검사·정밀검사 통합 등 33건

- 최저자본금 축소·폐지 등 2건

- 오프라인과 중복 신고 통합 등 28건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10년) 등 61건

- 인허가 절차 단축(10단계, 4년→5단계, 27개월) 등 31건

- 지방세, 수수료 등 공과금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40건

- 협회등의 회원가입의무 폐지 등

- 산업단지 입주업종 기준 확대 등 24건

- 개인주소변경시 정부시스템을 이용한 일괄통보 등 33건

-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통합 등 29건

- 정수기·화장품·동물용의약품 비교광고 허용 등 33건

- 보수교육, 사업자교육 부담 완화 등

- 일반·전문 건설업 통합 등 15건

- 교통유발부담금 등 중복부과 부담금 감경 등 21건



【참고】2 덩어리규제 향후 추진과제

부록

추진시기

’05 4/4 분기
(4개과제)

’06 1/4 분기
(10개과제)

’06 2/4 분기
(10개과제)

과 제 명

4대 영향평가,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방송사업 관련 규제, 소프트웨어 산업규제

금융산업 진입·영업규제,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제도,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 초중
등학교 행정보고 규제, 고등교육기관 설립 규제, 주택금융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수질보
전지역 규제, 정보통신 관련 규제,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 조세부과·징수제도

네트워크 설비산업 규제, 사업자단체·조합 규제, 산업재해 규제, 외국인 기업·생활환경
규제, 산업안전·보건 규제, 기업공개·시장제도, 환경관련 허가·보고 절차, 폐기물처리·
재활용 규제, 비점포 유통 분야 규제

【참고】3 관광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사례

변경전(4년)

① 기본계획수립 ① 기본계획수립(6개월)

② 권역계획 반영(8개월)

③ 관계부처협의(1개월)

㉠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 절차생략
㉢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

㉣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

④ 조성계획 수립(8개월)

⑤ 조성계획 승인(2개월)

② 권역계획 반영(8개월)

③ 관계부처협의(2개월)

④ 도시관리계획변경(10개월)

⑤ 관광지 지정신청(8개월)

⑥ 관광지 지정(2개월)

⑦ 조성계획 수립(8개월)

⑧ 조성계획 승인(2개월)

⑨ 사업계획 승인(15개월)

⑩ 건축허가(2개월)

변경후(25개월)

※ 협의기간 1개월로 명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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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덩어리규제 개선개선 만족도 조사결과(05.10, 현대리서치)

○각항목별설문조사결과(대상: 기업·협회·전문가등300명)

○각분야별중요규제개선항목

항 목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의지

민간부문 참여에 따른
의견 반영 정도

규제개선 방안의
현장실태 반영 정도

규제개선 방안의
수요자 입장 반영 정도

규제개선 방안의
종합적 타당성

긍정적 의견 응답률
(매우 긍정 + 약간 긍정)

76.3%

90.7%

75.7% (13.7%+62.0%)

65.3% (8.3%+57.0%)

81.7% (20.0%+61.7%)

부정적 의견 응답률
(약간 부정 + 매우 부정)

22.3%

9.3%

22.7% (20.3%+2.4%)

32.6% (27.3%+5.3%)

16.6% (15.3%+1.3%)
*이유 : 현재 개선방안보다 더 많은

개선 필요(48%), 정부지원 필요(20%)

분 야 별

창업 및 공장설립

골프장

물류시설투자

재래시장

공동주택

육상운송

해상운송

전자상거래

신기술·신제품

관광레저

중요 규제개선 항목

1만㎡ 미만 공장 설립 허용

인·허가 구비서류 감축

별도합산과세를 분리과세 체제로 변경

시장 재개발시 공공시설 전액 정부 지원

토지수용 요건 1/2 동의로 완화

화물자동차 과적 화주책임시 화주처벌

항만이용 요금납부 체계 일원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간소화

정부지원 연구과제 선정·평가결과 공개

관광지 조성 인허가 절차 및 기간단축



부록

부 처 명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위

농림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법무부

문화재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병무청

통일부

국세청

국방부

28개

건 수

3

2

2

1

3

2

1

2

2

1

2

3

1

1

2

1

2

2

1

1

2

1

2

1

2

1

1

1

46건

중요 규제개선 항목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및
급여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항공운항 및 점검규제 개선, 도로연결·점용 규제개선

수질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사업장폐기물 관리 개선

선원의 교육훈련 및 승무기준 개선

수시공시제도 재정비,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제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규제 개선,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및 농지전용규제 완화

열사용기자재(관류보일러)의 검사기준 및 절차개선

금융지주회사 설립규제 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업 육성

산업안전분야 검사·검정제도 개선, 근로자건강진단규제 합리화

관광 및 체육 분야 법정교육제도 개선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마련,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

운전면허제도개선, 민간경비 건전육성,사행행위등규제 정비

방사선이용업체 검사규제 정비

소방분야 규제 합리화

방송통신고 설립·운영 자율, 대학교원 인사제도개선

옥외광고물 분야 규제개선

지주회사 제도 활성화, 하도급분쟁의 효율적 개선

의약품 제조 관련 복합민원처리 개선, 의료기기 제조·수입 관련 품목류별 품목허가제도 도입

산지전용 관련 허가제도 개선

외국인력 채용범위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제도 개선,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규제 개선

관세징세제도 개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제도 개선

선박구난자격 기준 완화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전문·산업기능요원 인력제도 개선

남북한 반출입 분야 규제 개선

연말정산 제도개선

군사기지·시설보호 관련 규제정비

【참고】5   부처별 규제개혁 중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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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기초지방정부)

주무부서의검토및

관련기관의협의

종합판단

(주무부서)

승인결정통보

기업의 요청

SSIC의 자체판단

·통상 2~3개월 소요
·부서합심제 개최시 단축가능

< 주정부(SSIC) >

● 부서합심제개최

- 관련부서담당자참석

(중앙정부관계자도참석)

- 신청기업인참석

● 승인여부원스톱결정

※승인결정시 착공가능

·11개 관련기관 서류 건축부서에
일괄 제출

※현지기업HENIKWON의사례

- 최근공장이전을위해지방정부에건축허가를신청하고
주정부(SSIC)에조속한허가협조요청, 2주일만에허가받음.

- 주정부(SSIC)에서는8개관련기관을참석시켜회의를개최, 
그자리에서 허가를확답받고바로공장건축을시작



부록

䤎 민원 전체

䤎 인허가 민원

䤎 복합민원 인허가(10개 시·군)

- 일반 시·군

- 허가과 설치 시·군

0.5%

5.0%

7.7%

11.1%

4.8%

공장설립허가 + 건축허가

* 5개 시군

* 5개 시군

구 분 불허가율 비 고

전 체

일반시군

허가과 설치시군

674건

359건

315건

145건

121건

24건

24.3%

33.7%

7.6%

구 분 접수처리 건수 (A)   기한초과 건수 (B)   기한초과율 (B/A) 비 고

전 체

일반시군

허가과 설치시군

674건

359건

315건

194건

149건

45건

36.2%

41.5%

14.3%

474건

420건

54건

2.5건

2.8건

1.2건

구 분 접수처리 건수 (A)
보완요구율 건당보완서류수

비 고건수(B) 비율(B/A) 서류수(C) 비율(C/A)

【참고】7  일선기관 복합민원 처리실태 분석

○불허가(거부, 반려, 철회) 처분율

※10개시군: 달성군, 순천시, 칠곡군, 서산시, 창원시(이상허가과설치시군), 김천시,
마산시, 원주시, 청원군, 파주시

○처리기간준수여부분석(10개시군)

○보완요구실태분석(10개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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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과 제 내 용

· 2종 지구단위구역내 공장용지 비율
상향(70%) 조정

· 농지전용허가 간소화
- 기초단체장 전용허가권 범위를 3만
제곱미터까지 확대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개선
-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축소,조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일괄 의제처리
확대

·구비서류감축및제출시기의신축운영
- 자체확인 구비서류 제외(31건)
- 구비서류 제출시기 신축적 규정

· 각종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개선
- 각종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대체

· 창업민원 One-Stop서비스 개선
- 복합민원처리제도 개선
- 창업민원대행에 대한 지원확대

· 사업계획승인기간 등 단축
-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공장등록통보기한 단축 (7일→3일)

· 사업계획승인기간 등 단축
-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불명확한 규정의 구체화 및 명료화
- 규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법령미근거 서류요구 금지
- 이행 실태 점검

· 창업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 발간

· 농지, 산지, 초지 조성비 면제
- 중소기업창업 위한 전용시 조성비
면제

·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축소
- 부지조성 공사비의 20%수준 축소

조 치 사 항

·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 농지법시행령 제72조 및 농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16호
서식 개정

· 환경부고시 개정·시행
· 관리지역내공장설립에관한사전

환경성검토업무처리지침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개정

·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2항, 
제30조2항 및 제47조 개정

·국토계획법시행규칙제19조개정
·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2 개정

·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개정

· 산집법시행규칙 제7조 개정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반영

· 산집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개정

· 사도법시행령 제2조 개정

· 광역자치단체 협조공문 발송
· 다각적인 이행실태 점검 추진

· 매뉴얼 및 가이드 발간,배포

· 농지법시행령 제57조 관련
별표2 제8호의3 신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주간부처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중기청

농림부

건교부

농림부

산자부

중기청

행자부

산자부

중기청

건교부

행자부

중기청

농림부

건교부

이행결과

’05.5.6 
지침개정

’04.12.30
관보고시

’04.11.8

’04.12.8
의원입법

’04.12.30

’05.4.14
문서시달

’04. 12. 30
관보 고시
’05. 3

’05. 5

’05. 3
지침 시달

’05. 3

’04. 12. 8
의원 입법

’05. 5. 31

’05. 3. 30
지침시행

’05. 5

’04. 12. 30
관보 고시

’05. 5. 6

전파(인지)여부

건교→도
(’05. 5/6)

농림→도
(’04. 12/29)

미전파

미전파

농림→도
(’04. 12/29)

건교→도
’05.3.14

농림→도
(’04. 12/29)

미전파

미전파

행자→도
(’05. 4/11)

미전파

미전파

미전파

미전파

미전파

농림→도
(’04. 12/29)

건교→도
(’05. 5/6)

【참고】8 규제개선사항 자치단체 미전파사례(’05. 6월 점검결과)

<공장설립규제개선방안17개개선사항중9개사항>



부록

민원인

사전심사청구

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의최종결재

결과통보

민원인

접수 前
경제적비용이수반되는복합민원을
공식접수전에약식서류로인허가
가능여부확인·요청

관련부서실무자(주무부서장주재)
들이인허가검토 (간단한복합민원)

관련부서 국장급(부기관장 주재)들
이 검토 (대규모 복합민원)

불가 처분일 경우 이유, 권리구제절차 고지

접수

심의·처리

최종결정

결과통보

대규모경제적
비용수반민원

불가

허가

법제화

의무화

의무화

후견인
지정 운영

【참고】9 복합민원 원스톱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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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0 복합민원 원스톱처리 적용례(건축허가의 경우)

1⃞복합민원의접수및민원후견인지정

䤎민원실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개발행위허가 등 16개 관련된 인허가신청서를
동시에접수(대상복합민원은사전에고시)

䤎접수서류를주무부서(건축과)에송부하고, 민원후견인지정
※민원후견인은공무원중에서지정하고, 상담·안내기능수행

2⃞주무부서에서일괄검토처리

䤎건축과는 소관사항을 검토하면서, 소관부서가 다른 인허가 사항은 관계부서에
문서로허가가능여부를협의
※관계부서의범위에는해당기관의부서와다른기관도포함

䤎관계부서협의완료후, 건축허가를결정하고허가서를발부(나머지16개허가는
받은것으로간주, 건축허가서에표기)
※위와같은제도를·의제처리제도·라하며, 강행규정임.

3⃞관계부서문서협의→회의방식으로전환(부서합심제)

䤎주부무서와관계부서간의협의를보다신속하게하기위해관계자가함께모여
회의방식으로허가여부를결정

䤎부서합심제는 실무종합심의회(부서장 주재) → 민원조정 위원회(부기관장
주재)의2단계로운영

※부서합심제는강제사항은아니며권장사항임(민원사무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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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 편집위원회

䤎위 원 장: 박재묵(규제개혁위원회간사위원)

䤎위 원: 김유환(규제개혁위원회위원)

䤎위 원: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소장)

䤎위 원: 박철곤(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

▶ 백서 편집기획팀

䤎팀 장: 류갑영(규제개혁1심의관)

䤎팀 원: 권동태(규제개혁총괄팀장)

䤎팀 원: 길홍근(일반행정팀장)

䤎팀 원: 박구연(기업애로처리팀장)

䤎팀 원: 정용욱(기획단기획총괄과장)

䤎팀 원: 김진남(前규제총괄서기관)

䤎팀 원: 권오상(규제총괄사무관)

䤎팀 원: 양찬희(규제총괄사무관)

䤎전문위원: 차미숙·천현숙·신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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